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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재 법❚3

가재 법

[ 2011.10.26] [ 10909 , 2011.7.25, ]

장1

목1 ( ) 가 산 결산 과 리 가채 등 재 에 사· · ·

고 과 지 재 운용과 건 재 틀

립 것 목 다.

계연도2 ( ) 가 계연도 매 월 에 시 여 월 에 료 다1 1 12 31 .

계연도 독립 원3 ( ) 각 계연도 경비 그 연도

충당 여 다.

계4 ( ) 가 계 계 특별 계 다.①

계 등 주 여 가 에 충당②

여 다.

특별 계 가에 특 사업 운 고 특 보 여,③

운용 고 특 특 에 충당 계,

여 계리 가 에 별 에 규 에 지, 1

니 고 없다.

5 ( ) 가가 특 목 여 특 신①

운용 가 에 여 연 에,

민간 담 재원 별 에 규 에 지 니 고2

없다.

규 에 산에 지 니 고 운용 다1 .②

독립6 ( ) 에 독립 라 원헌 재" " · ·①

거 리 원 말 다.

에 라 헌 직 그 에 라" "② 「 」 「 」

말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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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원 처 헌 재 사 처 거 리 원, ,③

사 용에 어 본다.

가재 운용계 립 등7 ( ) 재 운용 건①

여 매 당 계연도 계연도 상 간에 재 운용계 가5 ( "

재 운용계 라 다 립 여 계연도 개시 지 에 여" ) 90

다.

가재 운용계 에 다 각 사 포 어 다 개. < 2010.5.17>②

재 운용 본 과 목1.

재 망2. ·

별 재원 계3.

재 규 가 그 근거4.

지 재 지 에 라 지 가 생 고 에 라 지 규4 2. (

가 결 지 지 말 그 체 통,

다 가 산 내역)

재량지 재 지 에 지 지 말 다 가 에4 3. ( )

별 망과 근거 리계

등 재 가 그 근거4 4. · ·

담 민 담 망5.

통 재 지에 망과 근거 리계6.

삭7. <2010.5.17>

그 에 통 사8.

에 라 에 가재 운용계 에 다 각 첨1③

여 다 신. < 2010.5.17>

도에 립 가재 운용계 비 변동사 변동 리계 등에1. ,

평가 보고·

에 재 리계2. 73 3

에 가채 리계3. 91

재 가재 운용계 립 에 어 에 계 가④

공공단체 에게 내 거시경 망 재 망 등에· ·

여 료 청 거 계 가 공공단체 과 에 여,

다 개. < 2008.2.29, 2010.5.17>

재 가재 운용계 립 에 계 과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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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다 개. < 2008.2.29, 2010.5.17>

지에 규 사 에 가재 운용계 립에 여1 5⑥

사 통 다 개. < 2010.5.17>

재 에 산 에 가경 산35 89⑦

에 재 지 가채 등 가재 운용계 재 량에 미,

과 그 리 에 여 에 보고 여 다 신. < 2010.5.17>

재 가재 운용계 에 에 재 규 재,⑧

지 재원 등 립 상 원 에 보고 여 다 신, . <

2010.5.17>

각 재 지 계 립 에 미리·⑨

재 과 여 다 개. < 2008.2.29, 2010.5.17>

지 단체 가 재 지원에 라 사업 통⑩

규 상 사업 계 립 에 미리 계 과

여 다 경우 재 과 여 다 개. . <

2008.2.29, 2010.5.17>

과 심 재 운용8 ( ) 각 과 에 라 리운용·①

리 운용 업 탁 리주체( , " "

라 다 재 동 과 리체계 여 다) .

각 에 라 산 에 다 연도31 1②

산 과계 도 산 과보고 가 계 에( 14 4「 」

과보고 말 다 에 같다 재 에게 께 여. )

리주체 에 라 운용계 에 다 연, 66 5

도 과계 도 과보고 재 에게 께

여 다 개. < 2008.2.29, 2008.12.31>

각 과 리주체 가 계 에 에 라 산③ 「 」

과보고 여 다 개. < 2008.12.31>

삭 <2008.12.31>④

재 에 과계 등에 지 여 각2⑤

과 리주체에게 각각 통보 여 다 개. < 2008.2.29,

2008.12.31>

재 통 에 라 주 재 사업에 평가⑥

실시 고 그 결과 재 운용에 다 개. < 2008.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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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규 에 평가 여 사연 등6 ·⑦

에 계 등에 사연 등 탁 다 개· . <

2008.2.29>

재 규 에 평가 에 어 다고6⑧

에 계 등에 여 평가에 견 료

다 경우 계 등 특별 사 가 경우.

고 에 라 다 개. < 2008.2.29>

에 산 에 산 에 운33 , 35 , 68 1⑨

용계 에 운용계 변경 에 가경, 70 2 89 1

산 과 그에 라 과계 사업내용 사업비 등 각각

도 여 다 신. < 2009.5.27>

재 보 공9 ( ) 산 결산 채 차 재산 재, , , , ,①

통 재 지 그 에 통 가 지 단체 재 에

사 매 상 보통신매체 쇄 등 당1 ·

고 게 공 여 다.

재 각 에게 규 에 재 보 공1②

여 료 다 개. < 2008.2.29>

재 료9 2( ) 재 매 계연도 개시 90

지 다 각 에 여 다.

에 가보 채 리계1. 92

공공 운 에 에 재 리계2. 39 2「 」

사 시 에 민간 에 민 사업 지3. 24 2「 」

계

본 신[ 2010.5.17]

재 운용에 견10 ( ) 재 재 운용에 견①

여 각 지 단체 공 원 민간 가 등 재

책 라 다 운 여 다 개( " " ) . < 2008.2.29,

2008.12.31>

재 가재 운용계 립 매 계연도 산 편,②

운용계 마 에 미리 견 거쳐 다.

개< 2008.2.29, 2008.12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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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 등에 여 사 통 다· .③

개< 2008.12.31>

업11 ( ) 산 결산 에 사 재,①

다 개. < 2008.2.29>

각 규 에 사 에 개 폐1 ·②

지 거 규 에 사 사 다 에 규 고1

에 재 과 여 다 개. < 2008.2.29>

연12 ( ) 가 가연 개 사업 공공목 운,

등 특 목 달 여 에 근거가 경우에 당 에 연

다.

계 간 여 재원13 ( · · ) 가재 운용①

여 경우에 다 규 에 고 계 목 에

지 래 지 니 에 계 간 계 상 간

에 여 재원 여 통 용 다 다만 다 각. ,

특별 계 다 개. < 2008.3.28>

우체 보험특별 계1.

민연2.

공 원연3.

사립 직원연4.

연5.

고용보험6.

산업재 보상보험7.

채 보8.

사 폐 리9.

그 에 차 담 리 본 규 에 담 등 주10. 2「 」

재원 특별 계 통 특별 계

재 규 에 라 고 에 계1 ·②

리주체 후 그 내용 산 운용계

에 여 다 개. < 2008.2.29>

특별 계 신 에 심사14 ( ) 사①

여 특별 계 신 고 에 당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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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특별 계 신 에 계 에 계 라 다( " " )

재 에게 여 그 신 타당 에 심사 청 여 다.

개< 2008.2.29>

재 규 에 라 심사 청 경우 에 여1②

지 에 지 여 심사 고 특별 계에 여1 4 ,

에 지 여 심사 여 다 경우 미리 에4 5 .

여 다 개. < 2008.2.29, 2008.12.31>

담 등 재원 목 사업과 게 연계 어 것1.

사업 특 여 신 사업 진 것2.

재원 달과 사업 진 가 것3. ·

계 특별 계 보다 새 운 특별 계 사업4. ·

것 과 것

특 사업 운 거 특 특 에 충당5.

계 여 계리 가 것

재 규 에 심사 결과 특별 계 신2③

규 에 심사 에 지 니 다고 에 계2

에게 계 재검 청 다 개. <

2008.2.29>

특별 계 통 폐지15 ( · ) 특별 계 다 각 어

에 당 경우에 폐지 거 다 특별 계 과 통 다.

목 달 경우1.

목 달 가 다고 단 경우2.

특별 계 간 특별 계 상 간에 사 거 복 게3.

경우

그 에 재 운용 여 계에 통 운용4.

것 람직 다고 단 경우

장 산2

칙1

산 원16 ( ) 산 편 집 에 어 다 각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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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다 개. < 2010.5.17>

재 건 보 여 다 여 다1. .

민 담 여 다 여 다2. .

재 운용 에 어 재 지 에 지 과3. 27 1

고 여 다.

산과 과 산과 에 민참여 고 여4.

여 다.

산 여 과 에게 미 과 평가 고 그 결과 산5. ,

편 에 여 여 다.

산 계주17 ( ) 계연도 든 고 든 지,①

다.

에 규 사 고 과 산에 계상 여 다53 .②

가 재원18 ( ) 가 채차· ( ·

도 차 포 다 같다 그 재원. )

다 다만 득 경우에 결 얻 에 채. ,

차 충당 다.

산19 ( ) 산 산 산계 비 시 월비 고채· · ·

담 다.

산20 ( ) 산 에 산계 비 시 월비 고채 담· ·①

에 규 에 다 각 사 규 여 다 개. <

2008.12.31>

단 규 에 채 차 도 리1. 18 (

운용계 에 계상 채 차 도 포 다)

고 리 규 에 재 과 시차 고2. 32「 」

그 에 산집 에 여 사3.

채 새 운 채 체 여 경우에 1 1②

도 과 여 채 다 경우 미리 에 보고.

여 다 신. < 2008.12.31>

산21 ( ) 산 에 계①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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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독립 별 후 내에②

계특별 계 다· .

산 규 에 에 라 그 내용 질별2 ·③

고 산 규 에 에 라 그 내용 별 질별, 2 ·

별 다· · .

산 체 과 각 경비 질에 목 재④

다 개. < 2008.2.29>

비비22 ( ) 없 산 지 산 과지 에 충당①

여 계 산 내 비비 산100 1

에 계상 다 다만 산 등에 라 미리 사용목 지 비비. ,

본 규 에 고 별도 산에 계상 다.

단 규 에 고 공 원 보 상 건비 충당1②

여 비비 사용목 지 없다.

계 비23 ( ) 에 도 공사 연 개 사업 그 경비①

과 연 여 미리 결 얻 에 도에( )年賦額

걸쳐 지 다.

규 에 라 가가 지 연 그 계연도 내1 5②

다 다만 다고 에 결 거쳐 그 연 연. ,

다.

시 월비24 ( ) 산 경비 질상 연도 내에 지 내지 못 것①

에 그 취지 산에 시 여 미리 승 얻

후 다 연도에 월 여 사용 다.

각 규 에 시 월비에 여 산집 상 득1②

사 가 에 사 마다 사 여 재

승 얻 에 다 연도에 걸쳐 지 여 지 원

다 개. < 2008.2.29>

재 규 에 라 다 연도에 걸쳐 지 여 지2③

원 승 에 감사원에 통지 여 다 개. < 2008.2.29>

고채 담25 ( ) 가 에 것과 산 계 비①

것 에 채 담 에 미리 산

결 얻어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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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에 규 것 에 재 복 여 에 계연도마다1②

결 얻 에 채 담 다 경우 그.

계 비비 사용 차에 여 집 다.

고채 담 사 마다 그 고 그 연도③

상 연도 채 담 시 여 다.

지 산26 ( ) 산 여 과 에게 미 미리①

보고 지 산 라 다 여 다[ " ( ) " ] .性認知

지 산 에 평등 과 과목 별 등 포 여, ,②

다 신. < 2010.5.17>

지 산 에 체 사 통 다 개. <③

2010.5.17>

지 산27 ( ) 재 감 비과 득공· · ·①

공 우 용 과 연 등 특 에 재 지원· ( ) ( "課稅移延

지 라 다 직 계연도 실 과 당 계연도 다 계연도" )

별 목별 보고 지 산 라 다 여· ( " " )

다 개. < 2008.2.29, 2010.5.17>

재 지 산 여 에 계②

등 통 에게 료 청 다 개. < 2008.

2.29>

지 산 체 등에 여 통 다.③

산안의 편2

사업계28 ( ) 각 매 월 지 당 계연1 31

도 계연도 상 간 동 신규사업 재 주5

계 사업에 사업계 재 에게 여 다 개. <

2008.2.29>

산 편 지 통보29 ( ) 재 심 거쳐 통①

승 얻 다 연도 산 편 지 매 월 지 각4 30

에게 통보 여 다 개. < 2008.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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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규 에 가재 운용계 과 산편 연계7②

여 규 에 산 편 지 에 별 지 도 포 여1

통보 다 개. < 2008.2.29>

산 편 지 보고30 ( ) 재 규 에 라29 1

각 에게 통보 산 편 지 산결산특별 원 에 보고

여 다 개. < 2008.2.29>

산31 ( ) 각 규 에 산 편29①

지 에 라 그 에 다 연도 산계 비 시 월비· ·

고채 담 산 라 다 여 매 월 지( " " ) 6 30

재 에게 여 다 개. < 2008.2.29>

산 에 통 에 라 산 편 산 리②

용에 첨 여 다.

재 규 에 라 산 가 규 에1 29③

산 편 지 에 지 니 에 여

보 도 다 개. < 2008.2.29>

산 편32 ( ) 재 규 에 산 에31 1

라 산 편 여 심 거 후 통 승 얻어 다.

개< 2008.2.29>

산33 ( ) 규 에 라 통 승 얻32

산 계연도 개시 지 에 여 다90 .

산 첨34 ( ) 규 에 라 에 산 에 다33

각 첨 여 다 개. < 2011.3.30>

산 계 계1.

산사업별2.

계 비에 도말 지 지 지 당 연도 후 지3. ,

과 사업 체 계 그 진 상 에

고채 담4.

고채 담 다 연도 후에 걸 것에 어 도말 지5.

지 지 과 당 연도 후 지 에

산 원 산 편 단가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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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도말에 어 재 과 도말과 당 연도말에 어7.

재 에

규 에 과계8. 8 2

지 산9.

지 산10.

규 에 라 독립 산 감 거11. 40 2 41

감사원 산 감 에 그 규 감 에 당

견

삭12. <2010.5.17>

계 간 계 상 간 여 재원 그 에 재13. ·

상 과 산 내용

재산특 에 재산특 지 산14. 10 1「 」

산35 ( ) 산 에 후 득

사 여 그 내용 고 에 심 거쳐

통 승 얻 산 에 다.

산 첨 생략36 ( ) 에 산 에35 89

가경 산 편 여 에 에 각 에 규34

첨 생략 다 다만 에 과계. , 8 2

생략 에 사후에 여 다 개. < 2009.5.27>

계상37 ( ) 재 통 사업 내용①

미리 곤란 사업 경우에 산에 계상 다 개. <

2008.2.29>

규 에 계상사업 규 매 계연도 산 계1②

통 비 과 없다.

각 규 에 계상사업에 여 산1③

에 산 에 사업시 계 립 여 재 과 여

그 집 실 계연도 료 후 개월 내에 재 에게, 3

여 다 개. < 2008.2.29>

각 규 에 계상사업 사업시 계 과3④

집 실 산결산특별 원 에 여 다.

비타당 사38 ( ) 재 통 규 사업에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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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편 여 미리 비타당 사 실시 고 그 결과 여,

상 원 산결산특별 원 에 여 다 개. < 2008.2.29,

2010.5.17>

규 에 라 실시 비타당 사 상사업 재1②

신청에 라 직 다 개. < 2008.2.29>

재 가 그 결 사업에 여 비타당 사③

실시 여 다 개. < 2008.2.29>

재 규 에 비타당 사 상사업1 ·④

사 사 차 등에 지 마 여 에게 통보·

여 다 개. < 2008.2.29>

규 개 사업 산 단계별 편39 ( ) 각 통①

규 개 사업에 여 타당 사 본 계비실시 계비보상비· · (

몰지역에 여 보상 경우 공사 료 후 어업 에 여

보상 경우 다 공사비 에 라 그 단계에)

경비 당 연도 산 여 다 다만 공. ,

후 사용 가 경우 등 사업 진 여 재 가

다고 사업에 여 단계 상 산 동시에 다2 .

개< 2008.2.29>

재 규 에 규 개 사업에 여 동 규1②

에 에 라 단계별 당 연도에 산 편 여 다.

경우 체공 에 실시 계가 료 고 사업비가 사업에 여 그

사업 지연 지 니 도 산 게 편 여 다 개. < 2008.

2.29>

독립 산40 ( ) 독립 산 편 에 어 당 독립①

견 여 가재 상 등에 라,

에 당 독립 과 미리 여 다.

규 에 에도 고 독립 산1②

감 고 에 에 당 독립 견 여 ,

가 독립 산 감 에 그 규 감 에,

독립 견 에 여 다.

감사원 산41 ( ) 감사원 산 감 고 에

에 감사원 견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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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의 집행3

산42 ( ) 각 산 후 사업운 계

에 산계 비 고채 담 포 산·

재 에게 여 다 개. < 2008.2.29>

산43 ( ) 재 규 에 산 에42①

라 별 산 계 여 심 거 후 통 승

얻어 다 개. < 2008.2.29>

재 각 에게 산 에 감사원에 통지②

여 다 개. < 2008.2.29>

재 에 통 에 라 계연도 개시③

에 산 다 개. < 2008.2.29>

재 산 집 리 여 에 1④

규 에 별 산 계 에 고 개별사업계 검 여 그 결과에

라 산 다 개. < 2008.2.29>

재 재 지 리 산사업 집 리 등⑤

여 에 규 에 별 산 계 거1

산 보 산 집 보 도 취,

다 개. < 2008.2.29>

산집 지 통보44 ( ) 재 산집 여

매 산집 에 지 여 각 에게 통보 여 다 개. <

2008.2.29>

산 목 사용 지45 ( ) 각 산 목 에 경

비 사용 없다.

산 용46 ( ) 각 산 목 에 재원①

용 여 통 에 라 재 승 얻어 각

목 용 다 경우 사업 간 사 지 재 책. ,

재원 등 사용 시 가 지 운 경비 충당 것,

지 여 등 고 여 다 개. < 2008.2.29>

각 규 에 고 계연도마다 재1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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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각 목 체 용 다 개. <

2008.2.29>

재 규 에 라 용 승 에 그 용1③

그 감사원에 각각 여 각, 2

규 에 라 용 에 용 과목별 시

재 감사원에 각각 여 다 개. < 2008.2.29>

각 에 라 용 경우에 별1 2④

만료 달 다 달 말 지 그 용 내역 상 원

산결산특별 원 에 여 다 신. < 2009.3.18>

규 에 라 용 경비 결산보고 에1 2⑤

고 재 여 다 개. < 2009.3.18>

산 용 체47 ( · ) 각 산 각 간 각①

간에 상 용 없다 다만 산집 상 에 라 미리 산· · ( ) . ,移用

결 얻 에 재 승 얻어 용 거

재 에 체 용 다 개. < 2008.2.29>

재 직 등에 개 폐지 여·②

직 에 변동 에 그 에 라 그

산 상 용 거 체 다 개( ) . < 2008.2.29>移替

각 단 규 에 라 산 체 용 에1③

재 감사원에 각각 통지 여 재 단, 1

규 에 라 용 승 거 규 에 라 산 용2

체 에 그 감사원에 각각 통지 여 다 개. < 2008.

2.29>

각 에 라 용 체 경우에1 2④

별 만료 달 다 달 말 지 그 용 체 내역

상 원 산결산특별 원 에 여 다 신. < 2009.3.18>

산 월48 ( ) 매 계연도 산 다 연도에 월 여 사용①

없다.

규 에 고 다 각 어 에 당 경비 다1②

계연도에 월 여 사용 다 경우 월 다 용도 사용.

없 에 당 경비 재 월 없다, 2 .

시 월비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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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도 내에 지 원 고 가 사 여 연도 내에 지 지 못2.

경비 지 원 지 니 그 경비

지 원 여 찰공고 경비 찰공고 후 지 원 지3.

간 경우 통 경비

공 사업 시 에 실보상비 통 경비4.

경상 격 경비 통 경비5.

규 에 고 계 비 연도별 연 당 연도에 지 지 못1③

계 비사업 연도 지 계 월 여 사용 다.

각 규 에 라 산 월 에2 3④

통 에 라 월 여 다 연도 월 지 재1 31

감사원에 각각 여 다 개. < 2008.2.29>

각 규 에 라 산 월 경우 월2 3⑤

과목별 다 연도 월 산 것 본다.

매 계연도 결산상 여 생 경우에 2 3⑥

규 에 산 월 에 상당 다 연도 에 우

여 다.

재 징 상 등 감 여 다고 에 미⑦

리 규 에 산 월사용 취2 3

다 개. < 2008.2.29>

산 과 지 등49 ( ) 각 산 집 도①

개 등 여 거 지 에 에 여 에게

과 지 산 다 사업에 사용 다, .

각 규 에 라 과 지 거 산1②

다 사업에 사용 고 에 산 과 심사 원 심사 거쳐 다.

규 에 과 지 산 다 사업에 사용1 2 ,③

산 과 심사 원 운 등에 여 사 통·

다.

사업비 리50 ( ) 각 에 상 사업2①

통 규 사업에 여 그 사업규 사업비 사업 간·

여 미리 재 과 여 다 거 사업규 사업비. ·

사업 간 변경 고 에도 같다 개. < 2008.2.29>

재 규 에 사업 사업비가 규 상1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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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등 통 건에 당 사업 감사원 감사결과에 라

감사원 청 사업에 여 사업 타당 재 사 고 그 결과,

에 보고 여 다 개. < 2008.2.29, 2009.3.18>

재 가 그 결 사업에 여 사업 타당③

재 사 고 그 결과 에 보고 여 다 개, . < 2008.2.29, 2009.3.18>

재 사업비 리에 지 마 여 각 에게④

통보 여 다 개. < 2008.2.29>

비비 리 사용51 ( ) 비비 재 리 다 개. <①

2008.2.29>

각 비비 사용 에 그 과 산②

여 재 에게 여 다 다만. ,

규 연재 에 신 복 여 에 재「

리 본 규 에 상 보고 재 복20」

에 개산 여 비비 신청 다 개( ) . < 2008.2.29>槪算

재 규 에 비비 신청 심사 후 다고2③

에 고 비비사용계 후 심

거쳐 통 승 얻어 다 개. < 2008.2.29>

계 특별 계 경우에 계 비비④

그 특별 계 사용 다.

비비사용52 ( ) 각 비비 사①

용 여 다 연도 월말 지 재 에게 여2

다 개. < 2008.2.29>

재 규 에 라 에 라 비비 사용1②

후 심 거쳐 통 승 얻어

다 개. < 2008.2.29>

재 규 에 라 통 승 얻 감2③

사원에 여 다 개. < 2008.2.29>

비비 사용 다 연도 월 지 에5 31④

여 그 승 얻어 다.

산 계주 원53 ( ) 각 용역 시 공①

여 생 과 경비 통 경비 체경비( 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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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 다 에 어 산 과 거 과 것 상 에 그 과" )

통 에 라 그 과 에 직 경비 에

경비에 과지 다.

가가 경우 차 도 여 경우에( )轉貸②

산 처리 다.

차 경우 도 득 월( )借款物資貸③

리 변동 여 그 산 과 게 에 그

산 과 여 지 다.

차 상 경우 리 변동 상 여 원리,④

상 그 산 과 게 에 과 에 그 산

과 여 지 다.

각 규 에 라 연 지원 가연 개 사업12⑤

개 과 사용에 가 재 과 거쳐 산

사용 다 경우 지 에 내역 산결산특별 원 에. ·

보고 여 다 개. < 2008.2.29>

체경비 등 산 계주 원 에 여 사 통⑥

다.

보 리54 ( ) 각 지 단체 민간에 지원 고보

실 과 당 보 사업 보 집 실 재 ,

상 원 산결산특별 원 에 각각 여 다.

개[ 2010.5.17]

산 시 산집55 ( ) 에 득 사 계연도①

개시 지 산 결 지 못 에 헌 규 에 라54 3「 」

산 집 여 다.

규 에 라 집 산 당 연도 산 에 그1②

산에 라 집 것 본다.

장 결 산3

결산 원56 ( ) 결산 가 계 에 라 재 에 용 고「 」

보 공 도 객 료 거에 라 공 게 루어지게

여 다 개. < 2008.12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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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결산57 ( ) 여 과 동등 게 산①

고 산 차별 개 집 었 지 평가 보고 ( "

지 결산 라 다 여 다" ) .

지 결산 에 집 실 평등 과 평가 등 포 여 다, .②

신< 2010.5.17>

결산보고58 ( ) 각 가 계 에① 「 」

에 라 계연도마다 결산보고 결산보고 라( " "

다 다 연도 월 말 지 재 에게 여 다 개) 2 . <

2008.12.31>

사 원 처 헌 재 사 처 거 리 원, ,②

사 계연도마다 비 사용 여 다 연도 월말 지2

재 에게 여 다 개. < 2008.2.29>

삭 <2008.12.31>③

삭 <2008.12.31>④

목개[ 2008.12.31]

가결산보고59 ( ) 재 가 계 에「 」

에 라 계연도마다 여 통 승 가결산보고 다 연

도 월 지 감사원에 여 다4 10 .

개[ 2008.12.31]

결산검사60 ( ) 감사원 에 라 가결산보고 검사 고 그 보59

고 다 연도 월 지 재 에게 여 다 개5 20 . < 2008.

2.29, 2008.12.31>

가결산보고61 ( ) 에 라 감사원 검사 거60

가결산보고 다 연도 월 지 에 여 다 개5 31 . < 2008.

12.31>

목개[ 2008.12.31]

장4

리운용 원62 ( · ) 리주체 그 목 과 공 에 맞①

게 리운용 여 다·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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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 <2008.12.31>②

산운용 원63 ( ) 리주체 동 공공· ·①

고 여 산 고 운용 여 다.

리주체 규 에 라 산운용지 에 라 산 운용79②

여 다.

리주체 본시 과 업에 에 사 사③ 「 」

책 사원 없다 개. < 2008.12.31>

결 사 원64 ( ) 리주체 보 고 주식 결

여 신 에 라 실 게 사 고 그 사내용 공시 여,

다.

다 과 계65 ( ) 운용계 등에 여 다

에 다 규 경우에도 지66 68 , 68 2, 69

지 규 용 다 다만 신 여 연도 운용계72 . ,

립 에 단 규 시 에 사66 5 , 68 1

용 지 니 다 개. < 2008.12.31, 2010.5.17>

운용계 립66 ( ) 리주체 매 월 지 당 계연1 31①

도 계연도 상 간 동 신규사업 재 주5

계 사업에 사업계 재 에게 여 다 개. <

2008.2.29>

재 과 심 거쳐 통 승②

얻 다 연도 운용계 지 매 월 지 리주체에게4 30

통보 여 다 개. < 2008.2.29, 2008.12.31>

재 규 에 가재 운용계 과 운용계 립7③

연계 여 규 에 운용계 지 에 별 지2

도 포 여 통보 다 개. < 2008.2.29>

재 규 에 라 리주체에게 통보 운용계2④

지 산결산특별 원 에 보고 여 다 개. < 2008.2.29>

리주체 규 에 운용계 지 에 라 다 연2⑤

도 운용계 여 매 월 지 재 에게 여6 30

다 개. < 2008.2.29>

재 규 에 라 운용계 에 여5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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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주체 여 운용계 마 후 심 거쳐 통·

승 얻어 다 개. < 2008.2.29>

재 규 에 라 운용계 에 어 과도6⑦

여 재원 운용 고 지닌 연 다 에( )

여 산상 지원 단 거 당 원천 담 등

감 취 것 리주체에게 다 경우 리.

주체가 닌 경우에 그 거쳐 다 개. <

2008.2.29>

에 규 리주체 닌 리1 · 5 6⑧

주체 각각 동 에 규 등에 어 거쳐 다· .

운용계 내용67 ( ) 운용계 운용 과 운용계①

다.

운용 에 사업목 달과 운용 주식 동산 취득 도, (②

포 다 산취득에 사 규 다) .

운용계 계 과 지 계 계 질별,③

고 지 계 질별 사업별 주 목 목 다 경.

우 주 목 단 목 단 목 각각 다· · , · .

운용계 에 여 사 통 다.④

운용계 등68 ( ) 규 에 주67 3①

목 단 마 운용계 계연도 개시 지 에 여90

다 경우 리 운용계 에 계상 채.

차 도 규 에 산 에 규 여 다20 .

리주체 운용계 에 월별 지 계②

여 계연도 개시 지 재 에게 여 다 개. <

2008.2.29>

지 운용계68 2( ) 여 과 에게 미①

미리 보고 지 운용계 라 다 여 다( " " ) .

지 운용계 에 평등 과 과목 별 등 포, ,②

여 다.

지 운용계 에 체 사 통 다.③

본 신[ 2010.5.17]



국가재 법❚23

동69 ( ) 가 운용계 주 목 지

거 새 운 과목 고 에 미리 동 얻어 다.

운용계 변경70 ( ) 리주체 지 계 주 목 지①

에 통 에 라 목 지 변경 다.

리주체 리주체가 닌 경우에(②

말 다 운용계 주 목 지 변경 고 에)

재 과 여 마 운용계 변경 심 거·

쳐 통 승 얻 후 에 여 다 개. < 2008.2.29>

에도 고 주 목 지 다 각 어 에 당2③

경우에 운용계 변경 에 지 니 고 통

에 라 변경 다 개. < 2008.12.31>

별 에 규 주 목 지 변경 가1. 3 10

2

별 에 규 주 목 지 변경 가2. 3 10 3 .

다만 리 운 에 경상비에 당 주 목 지 에,

여 다10 2 .

다 규 에 지3.

다 각 목 어 에 당 지4.

가 운용계 상 여 운용 계상 지.

운용계 상 계 과 거 과 것 상 경우.

그 과 과 직 지

다 리 변동 상 차 원리 상 지. ,

채 새 운 채 체 채 원리 상5.

계 산 보 목 당 연도에 미6.

채 에 당 연도에 상 과 용 채 원리

상

리주체 지 규 에 라 목 주 목1 3④

지 변경 에 변경 재 과 감사원에 각각 여

에 라 에 가결산보고 에 그 내용과 사, 61

시 여 다 개. < 2008.2.29, 2008.12.31>

리주체 다목 같 에 라 지 변3 4 , 5 6⑤

경 주 목 지 변경 가 과 경우에 다 에( 10 2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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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상 원 산결산특별 원 에 여 다.

경우 변경 에 채 상 실 포 여 다 신. <

2008.12.31>

각 리주체가 지 규 에 라 목 주 목1 3⑥

지 변경 경우에 별 만료 달 다 달 말

지 그 변경 내역 상 원 산결산특별 원 에 여

다 신. < 2009.3.18>

지 경우 경 에 여 규 용2 6 66 8⑦

다 개. < 2008.12.31, 2009.3.18>

운용계 등 첨71 ( ) 리주체 68 1

에 라 운용계 과 운용계 변경 운용계70 2 ( "

등 라 다 에 경우에 다 각 첨 여 다" ) .

다만 운용계 변경 경우 첨 가 미,

복 에 생략 다 개. < 2008.12.31>

계1.

재 상태 재 운2.

지 계 계 계 주 목별 내역3. ·

규 에 과계4. 8 2

과 계 간 상 간 여 재원 그 에 운5. ·

용계 등 내용

지 운용계6.

목개[ 2008.12.31]

지 사업 월72 ( ) 리주체 매 계연도 지 다 연도에①

월 여 사용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 원 고 가 사. ,

연도 내에 지 지 못 다 연도에 월 여 사용 다.

리주체 단 규 에 라 지 월 에 통1②

에 라 월 여 다 연도 월 지 재1 31

과 감사원에 각각 여 다 경우 경 에 여. 66 8

규 용 다 개. < 2008.2.29>

결산73 ( ) 각 가 계 에 에 라 계연도「 」

마다 결산보고 결산보고 에 통 여 후 58

에 라 재 에게 여 다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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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[ 2008.12.31]

지 결산73 2( ) 여 과 동등 게①

고 차별 개 집 었 지 평가 보고 (

지 결산 라 다 여 다" " ) .

② 지 결산 에 집 실 평등 과 평가등 포 여 다, .

본 신[ 2010.5.17]

재 리계 등73 3( ) 연 여 보험사업 목①

채 통 리주체

에 여 매 당 계연도 계연도 상 간에5

재 리계 재 리계 라 다 립 고( " " )

재 에게 여 다 경우 리주체가 닌.

경우에 거쳐 다.

재 리계 에 다 각 사 포 어 다.②

재 지 등 망과 근거 리계1.

채 감에 망과 근거 리계2.

도 재 리계 비 변동사 변동 리계 등에3. ,

평가·

그 에 통 사4.

재 에 라 립 재 리계1 2③

에 가재 운용계 립 시 여 다7 .

재 리계 립 차 등에 사 통 다.④

본 신[ 2010.5.17]

운용심74 ( ) 리주체 리운용에 사·①

심 여 별 운용심 심 라 다 여( " " )

다 다만 심 가 없다고 경우에 재. ,

과 여 지 니 다 개. < 2008.2.29>

다 각 사 심 심 거쳐 다 개. < 2008.12.31>②

규 에 운용계1. 66 5

규 에 주 목 지 변경2. 70 2 3

에 결산보고3. 73

규 에 산운용지 개4. 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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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운용에 사 통 사 과 리주5. ·

체가 다고 여 사

심 원 리주체 원 원 식, ,③

과 경험 공 원 닌 상 여 다2 1 .

그 에 심 과 운 에 여 사 통 다.④

리운용에 사 심 여 다 에 라 원·⑤

등 심 보 그 원 등 다 에 라 심 여 사,

각 심 사 에 당 것 본다2 .

75 삭 <2008.12.31>

산운용 원76 ( ) 계연도말에 보 여 규 가 원1①

과 거래 규 에 평 다( 13 )「 」

리주체 산운용에 사 심 여 심 에 산

운용 원 산운용 원 라 다 여 다 다만 다 에( " " ) . ,

가 경우에 그 에 다.

다 각 사 산운용 원 심 거쳐 다.②

규 에 산운용 담 등에 사1. 77

규 에 산운용지 개 에 사2. 79

산운용 략에 사3.

산운용 평가 험 리에 사4.

그 에 산운용과 사5.

산운용 원 원 리주체 여건 등 고 여 당③

리주체 탁 직원 공 원 에 다· .

산운용 원 원 다 각 어 에 당 에④

리주체 다 경우 에 당 원 체. 2

원 과 가 어 다.

당 리주체 탁 직원 공 원1. ·

2. 산운용에 식과 경험 통 격 갖

그 에 산운용 원 운 등에 여 사 통⑤

다.

산운용 담 등77 ( ) 리주체 산운용 원 심①

거쳐 산운용 담 어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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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주체 산운용 원 심 거쳐 산운용평가 험 리②

담 거 그 업 에 탁 여 다.

민연 산운용에 특78 ( ) 규 에 고 민연77①

산운용 립 여 여 운용 여 다.

규 에 직운 감독에 여 사 민연1 ·② 「

에 다.」

산운용지 등79 ( ) 리주체 산운용 고①

루어지도 여 산운용업 에 어 여

지 산운용지 라 다 심 심 거쳐 고( " " ) , 14

내에 상 원 에 여 다 경우 산운용 원 가.

어 심 심 에 산운용 원 심 거쳐 다.

규 에 고 단 규 에 라 심 지1 74 1②

니 경우에 리주체가 직 산운용지 여 다.

산운용지 에 다 각 사 포 어 다.③

결 험 리 등에 과 차에 사1.

산별 에 사2.

산운용 실 평가 공시에 사3.

보 주식 결 사에 과 차에 사4.

산운용과 등 지 여 산운용업5.

가 지 사

그 에 산운용과 여 리주체가 다고 사6.

운용계 집 지80 ( ) 재 운용계 집

공공 여 운용계 집 에 지 다 개. <

2008.2.29, 2008.12.31>

여 통 운용81 ( ) 재 여 리운·

용 여 각 리주체가 탁 여 통 과

차에 라 여 통 여 운용 게 다 개. <

2008.2.29>

운용 평가82 ( ) 재 계연도마다 체 3 1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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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에 여 통 에 라 그 운용실태 사평가 여·

마다 체 재 체계 고 여 여 평가 여 다, 3 .

개< 2008.2.29>

재 규 에 운용실태 사평가 도에1 ·②

연 여 운용평가단 운 다· .

개< 2008.2.29>

재 에 평가결과 에 보고 후1 2③

에 라 에 가결산보고 께 에 여 다61 .

개< 2008.2.29, 2008.12.31>

규 에 운용평가단 운 에 여 사2④

통 다.

감사83 ( ) 용 운용 리주체 감사「

사에 규 에 감사 상 다7 .」

산운용담당 상 책84 ( ) 산운용 담당①

고 과실 여 에 경우 그 상

책 다.

공 원 산운용에 목 직 용 여 리주체②

그 에 산운용 담당 에게 당 사 여 에

경우 당 공 원 규 에 책 연 여1

상 여 다.

용규85 ( ) 31 3 · 35 · 38 · 39 · 45 · 49 · 50

규 에 여 용 다55 .

장 재 건5

재 건86 ( ) 건 재 지 고 가채

리 가채 지 도 여 다.

재 담 개87 ( ) 재 지 감①

고 에 시 연도 계5

연도 재 지 감 에 계 료 에 상 재원 달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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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에 첨 여 다.

각 재 지 에 통②

에 라 규 에 계 료 재원 달 여 그1

에 고 에 재 과 여 다 개. < 2008.2.29>

각 에 후 변경 통2③

사 변경 경우에 그 에 여 계 료 재원 달

여 재 과 재 여 다 신. < 2010.5.17>

감88 ( ) 재 통 당 연도①

과 감 에 감 차지 비 (

감 라 다 통 비 가 도 여 다" " ) .

개< 2008.2.29>

각 새 운 감 청 에 통②

에 라 감 보충 감 폐지 재 지

과 그 사 여 재 에게 여

다 개. < 2008.2.29, 2010.5.17>

가경 산 편89 ( ) 다 각 어 에 당 게 어①

미 산에 변경 가 가 경우에 가경 산 편

다 개. < 2009.2.6>

쟁 규 연재 가 생 경우1.

경 체 량실업 계 변 경 과 같 내 여건에2. , , , ·

변 가 생 거 생 우 가 경우

에 라 가가 지 여 지 생 거 가 경우3.

에 가경 산 에 미리 거 집②

없다.

목개[ 2009.2.6]

계 여 등 처리90 ( ) 계 산 보 ( )補塡①

목 당 연도에 미 채 에 당 연도에 상

과 용 여 채 우 상 다 경우 처. ·

리 다 신. < 2008.12.31>

매 계연도 결산상 여 다 에 것과 규48②

에 월 공 계 여 라 다 지( " " ) 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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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 에 산 지 재5 2 9 3「 」

규 에 산에 사용 다 개. < 2008.12.31>

규 에 라 사용 계 여 상2 100 30③

공 상 에 공 상 에 우 연 여 다.「 」

개< 2008.12.31>

규 에 라 사용 거 연 계 여2 3④

상 다 각 채 상 사용 여 다 개100 30 . <

2006.12.30, 2008.12.31>

채 차 원리1.

가 상 에 라 가 상2. 「 」

공공 리 에 공공 리 계 차3. (「 」

포 다 원리 다만 월 차 포 다) . , 2006 12 31 ( )

에 다.

그 에 다 에 라 가 담 채4.

지 규 에 라 사용 거 연 계 여2 4⑤

가경 산 편 에 사용 다 개. < 2008.12.31>

지 규 에 계 여 사용 연 그 계2 4⑥

여 생 다 연도 지 그 계 산에 계없 ,

심 거쳐 통 승 얻어 다 개. < 2008.12.31>

지 규 에 계 여 사용 연 다2 5⑦

규 에 고 가 계 에 라 가결산보고 에13 3「 」

통 승 얻 다 개. < 2008.12.31>

계 여 지 규 에 라 사용 거 연2 5⑧

공 다 연도 에 여 다 개. < 2008.12.31>

목개[ 2008.12.31]

가채 리91 ( ) 재 가 계 담①

채 에 여 매 다 각 사 포 가채 리계 립 여

다 개. < 2008.2.29, 2010.5.17>

도 도 채 차 차 상 실1.

당 계연도 채 차 등에2.

당 계연도 계연도 상 간에 채 계 차 계3. 5

과 그에 채 차 상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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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 계연도 계연도 상 간에 채 감 망과 근거4. 5

리계

그 에 통 사5.

규 에 채 다 각 어 에 당 채 말1②

다.

가 계 재원 운용 식 등에 라 실질 가1. (

계 보 어 운 계 통 계

다 에 같다 채. )

가 계 차2.

가 계 고채 담3.

그 에 에 채 통 채4. 1 2

규 에 고 다 각 어 에 당 채 가채2③

에 포 지 니 다.

고 리 규 에 재1. 32 1「 」

시차

에 당 채 가 계 매 여 보2. 2 1

고 채

3. 에 당 차 가 다 계 차2 2

재 규 에 가채 리계 립 여1④

에 계 에게 료 청 다 개. <

2008.2.29>

가보 채 담 리92 ( ) 가가 보 채 담 고 에①

미리 동 얻어 다.

재 매 에 가보 채 담 리에 가1②

보 채 리계 여 다 신. < 2010.5.17>

에 보 채 리 에 가보 채 리계1 2③

등에 사 통 다 개. < 2010.5.17>

장 보6

가 보93 ( ) 규 에 지 니 고 가①

보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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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 에 라 가 보 게 에②

통 에 보 업 탁 여 다.

규 에 라 통 가2③

탁 리 에 재산 지 규 용15 2 5「 」

다 개. < 2009.1.30>

과 비94 ( ) 재 규 에, , 93 2

라 가 보 업 탁 통

에 라 비 고 사 여 다 개. < 2008.2.29>

보95 ( ) 가 경우에 여 특별 보

다.

채 채 시96 ( · ) 목 가 리①

시 에 여 다 에 규 없 것 동 사 지 니 시5

여 다.

가에 리 목 것도 과 같다1 .②

목 가 리에 어 시 단 지 그·③

사 에 여 다 규 없 에 민 규 용 다.「 」

가에 리 목 것도 같다.

규 에 라 가가 납 고지 시 단 다.④

재 집 리97 ( ) 각 과 리주체 통①

에 라 사업집 보고 산 운용계 에 집 보고 재

에게 여 다 개. < 2008.2.29>

재 산 운용 여 규 에1②

보고 내용 고 산 집 상 과 낭비 실태 검 후·

에 집 낭비 지 여 각

과 리주체에게 다 개. < 2008.2.29>

재 업 보97 2( ) 재 재 에 업 원 게①

여 보통신매체 그램 등 개 여 사용

게 다 경우 가 계업 에 보통신매체 그램 등 개.

에 여 감사원과 미리 여 다.

에도 고 재 에 업 처리 보통신매1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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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 그램 등 직 개 여 사용 다 경우 재 감.

사원 가 계업 에 보통신매체 그램 등 개 경우에 다( )

과 미리 여 다.

본 신[ 2008.12.31]

내 통98 ( ) 각 재 리재원사용 여 집 과 에·

보고 료 신빙 평가 여 공 원 여·

사 에 여 내 통 게 여 다.

산 운용계 집 결산 감독99 ( ) 재 산

운용계 집 결산 여 공 원 여

검 게 여 에 각 에게 도 개· ,

거 심 거 후 통 승 얻어 산 운용계

집 과 결산에 지시 다 개. < 2008.2.29>

산 지 에 민감시100 ( · ) 가 산 집①

재 지원 각 그 포 다, , ( )

리주체 계 그 거래 가 가에

가 에 든지 집 에 책

리주체에게 지 에 거 고 시 다.

규 에 라 시 리주체 통1②

에 라 그 처리결과 시 에게 통지 여 다.

리주체 규 에 처리결과에 라2③

거 지 에 시 에게 규 에49

산 과 지 다.

재 공 원101 ( ) 재 재 업 담당 공 원

업 상 여 통 에 라 실시 다.

개< 2008.2.29>

장 벌7

102 ( ) 공 원 산운용에 목 직 용 여

리주체 그 에 산운용 담당 에게 당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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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징역 격 지 천만원 에 처 다5 , 10 1 .

원 진< 10909 , 2011.7.25> ( )

시1 ( ) 공포 후 개월 경과 시 다3 .

다 개5 ( ) 생략①

가재 다 과 같 개 다.②

별 다 과 같 다2 41 .

원 진41. 「 」

지 생략③ ⑤

6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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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재 법 시행

[ 2011.12.30] [ 23433 , 2011.12.30, ]

장1

목1 ( ) 가재 에 사 과 그시 에 여 사「 」

규 목 다.

가재 운용계 립 등2 ( ) 재 가재 ( " "① 「 」

라 다 에 재 운용계 가재 운용계 라 다) 7 1 ( " " )

립 지 마 여 당 계연도 도 월 지 각12 31

에게 통보 여 다 개. < 2008.2.29>

재 가재 운용계 에 견 여 공청②

등 개 다 개. < 2008.2.29>

재 에 재 망 에7 2 2 40③

계연도 상 간 상 어도 마다 실시 여 다 신5 . <

2011.12.30>

에 지 다 각 같다 신7 2 4 2 . <④

2011.12.30>

지 에 지 지 재 에 지 재1. ,「 」 「 」

등 에 라 지 가 여지고 에 라 지 규 가 결

지

체결 승 규에 라2.

생 지

채 차 등에 지3.

각 에 재 지 계7 9⑤ ㆍ

에 재원 달 가재 운용계 과 연 등 시 여30

재 에게 청 여 다 개. < 2008.2.29, 2010.7.9, 2011.

12.30>

각 에 계 연간 억원 천억5 500 2⑥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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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상 재 지 경우에 에 료 여 시 여5

경 책 규 에 경 책 경 규「 」 「 」

에 경 에 상 여 경우에 재 과,

여 재 에 상 다 신. < 2010.7.9, 2011.

12.30>

재 에 여 그 내용 차 등에 지5⑦

마 여 각 에게 통보 다 개. < 2008.2.29, 2010.7.9,

2011.12.30>

에 통 규 상 사업 라 사업비7 10 " "⑧

사업비가 지 경우에 사업비 말 다 같다( . )

가 재 지원 규 가 억원 상 사업 말 다 개300 . < 2010.7.9,

2011.12.30>

지 단체 에 사업 계 도 월7 10 12 31⑨

지 계 에게 여 다 개. < 2010.7.9, 2011.12.30>

각 에 라 지 단체 사업계9⑩

에 사업계 에 여 매 월 지 재 에게28 1 31

여 다 개. < 2008.2.29, 2010.7.9, 2011.12.30>

재 사업 과평가3 ( ) 재 에 라 각8 6

과 에 리주체 리주체 라 다 에게 재8 1 ( " " )

에 라 주 재 사업 평가 재 사업 평가( "

라 다 도 다 각 어 에 당 사업에" ) ,

심 평가 실시 다 다만 과 본 에. , 9 2 5「 」

가연 개 사업에 평가 가연 개 사업 등 과평가 과 리에「

에 평가 체 다 개. < 2008.2.29, 2009.3.25>」

재 사업 평가 결과 가 평가가 다고 단 사업1.

처간 사 복 사업 비 사업 진 산낭비 지가2. ㆍ

사업

후 지 재 지 상 어 객 검 통 지 가3.

사업

그 에 심 평가 통 사업 진 과 검 가 사업4. ㆍ

재 사업 균 평가4 ( ) 재 에 라 주8 6

재 사업 가균 에 평가 다 개. < 2008.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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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보 공5 ( ) 에 통 가 지9 1 "①

단체 재 에 사 란 다 각 사 말 다 개" . < 2009.

3.25>

가채 그 변동내역1.

에 가재 운용계2. 7

에 주 재 사업에 평가 결과3. 8 6

에 지 산4. 27

에 가채 리계5. 91

삭6. <2011.12.30>

지 재 에 지 재 계7. 33 3「 」

재 에 사 공 여 다 개9 1 . < 2008.②

2.29>

삭 <2008.2.29>③

재 책 운6 ( ) 에 재 책10 1①

라 다 다 각 사 에 여 재( " " )

에 다 개. < 2009.3.25>

가재 운용계 립1.

계연도별 산 편 운용계 운용계 변경 립2. (ㆍ

운용계 변경 에 라 에 경우 다70 2 )

계연도별 산 편 지 운용계 지 립3.

특별 계 신 통 폐지에 사4. ,

에 운용평가단 운용평가 결과 개 고 사5. 82 2

재 도 개 사6. ㆍ

산 도개 사7.

삭8. <2009.11.23>

그 에 재 사9.

삭 <2009.3.25>②

다 각 다 개. < 2008.2.29, 2009.3.25>③

재1.

각 처 차2.

원 처 청3. ㆍ ㆍ

특별시 역시 도 특별 도 시 도지사4. ㆍ ㆍ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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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운용에 식과 경험 에 재5.

내 민간 원30

재 다 개. < 2008.2.29>④

에 라 원 다 다만 재3 5 2 . ,⑤

곤란 사 경우에 에 라 원3 5

다 개. < 2008.2.29, 2009.3.25>

득 사 직 없 에 지⑥

가 그 직 다.

다고 집 다 다만. ,⑦

집 시간 여 가 없거 그 에 특별 다고 경

우에 에 견 갈 다 개. < 2009.3.25>

지 건에 여1 1 9 3 2⑧

지에 규 원별 집 다 개5 . < 2009.3.25>

다고 에 계 공 원 계 가⑨

에 참 게 여 견 들 다.

사 처리 여 간사 간사 재 공 원1 ,⑩

에 지 다 개. < 2008.2.29>

에 민간 원 계 가 등에 여 산 에,⑪

당과 여비 그 에 경비 지 다, .

그 에 운 에 여 사 재 다 개. <⑫

2008.2.29>

장 산2

칙1

산 과목7 ( ) 산 목 과 산 계 비,ㆍ ㆍ

목 과 고채 담 사 재,ㆍ ㆍ ㆍ ㆍ

에 다 개. < 2008.2.29>

시 월비 다 연도에 걸 지 원 승8 ( ) 각

에 라 다 연도에 걸쳐 지 여 지 원 에24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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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승 얻고 에 다 각 사

재 에게 여 다 개. < 2008.2.29>

다 연도에 걸쳐 지 여 지 원 경비 과목과1.

사

다 연도에 지2. 1

지 산 내용 등9 ( ) 에 지 산26 (①

지 산 라 다 에 다 각 내용 포 어 다 개" " ) . <

2008.2.29, 2009.3.25, 2010.7.9>

지 산 개1.

지 산 규2.

지 산 평등 과 과목 별2 2. ,

그 에 재 사3.

지 산 재 여 가 과 여 시②

지 산 상사업 포 다 식 등에 라 각( )

다 신. < 2009.3.25, 2010.3.15, 2010.7.9>

목개[ 2010.7.9]

지 산 등9 2( ) 에 지27 1 ( "①

지 라 다 에 특 에" ) 2 1 8 3 1「 」

특 특 산업 경 동에 지원 여 특 폐지가 등,

고 여 재 에 지 산27 1 ( "

지 산 라 다 에 포 가 다고 사 포 다" ) .

재 에 라 지 산 에 다27 1②

각 내용 포 여 여 다.

산 목별 집계 별1.

목 별 집계 목별2. ( )稅目

특 에 특 감 별3. 2 1 8「 」

에 통 란 다 각 말 다27 2 " " .③

청1.

청2.

그 에 지 과3.

본 신[ 2011.12.3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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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안의 편2

산 내용10 ( ) 에 산31 1①

에 라 여 다21 7 .ㆍ

에 계 비 에 사 별 그 경비31 1②

연 시 여 다( ) .年賦額

에 시 월비31 1 ( ) 21明示移越費③

에 라 고 월 시 여 다7 .ㆍ

에 고채 담 에 에 규31 1 25 3④

사 여 다.

에 산 에 재 에 라 다31 1⑤

각 첨 여 다 개. < 2008.2.29, 2009.7.27>

산 사업별 각목1.

고채 담2.

계 비3.

근거가 내용에4.

사업계5.

직 별 원 도 원과 비6.

재산 리운용보고 도 비7.

에 라 재 주 계 사업에 당 사업에8. 28

어 사업계 내역 사업규 산 내역 에,

다만 에 산 리 용 상사업에 어 사업. , 31 2

계 공 리 에

본 책 변경과 산 계에9.

지 산10.

그 에 산 내용 에11.

에 산 사업별 에 에 어5 1⑥

과 산 에 어 신규 주 계 사업 단 사업,

별 개 산 산 상 사업 과 시 여 다.ㆍ ㆍ

에 산 각목 에 도 결산 병 고5 1⑦

산 과 도 산 비 여 그 감 감 시 여 다.

독립 등 산감11 ( ) 재 에 라 산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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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에 어 독립 감사원 산 그 보다 감

에 감 산 과 과 비 그 에 심 에,

첨 여 다 개. < 2008.2.29>

계상사업12 ( ) 에 통 사업 라 다37 1 " "①

각 어 에 당 사업 재 사업 말

다 개. < 2008.2.29, 2010.7.9>

도 보 사업1.

도 경개 사업2.

만시 지보 사업3.

리시 개보 사업4.

리 지원 사업5.

재 보 비 사업6.

지 사업 규 보 사업7. 1 6

에 통 비 라 매 계연도 산 계37 2 " "②

말 다100 3 .

비타당 사13 ( ) 에 통 규 사업38 1 " "①

란 사업비가 억원 상 고 가 재 지원 규 가 억원 상 신규 사500 300

업 다 각 어 에 당 사업 말 다 다만 사업. , 4

에 라 사업계 에 재 지 억원 상28 500

신규 사업 말 다 개. < 2008.2.29, 2008.7.23, 2009.8.21>

건 공사가 포 사업1.

가 보 본 에 보 사업2. 15 1「 」

과 본 에 가연 개 사업3. 11

그 에 사 복지 보건 동 경 보 림 산 산4. , , , , , , ,

업 업 사업ㆍ

에도 고 다 각 어 에 당 사업 비타당 사1②

상에 다 개. < 2009.3.25>

공공청사 시 등 시 신 사업1. , , ㆍ ㆍ

재 복원사업2.

가 보에 계 거 보 사업3.

에 계 거 가 간 에 라 진 사업4. ㆍ

도 지보 후 상 도 개량 등 시 용 진 단 개량5.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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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보 사업

재 복 지원 시 보 보건 식 등 시6. , ,ㆍ ㆍ

진 사업

에 라 거 진 여 사업7.

삭8. <2011.12.30>

연 보 건비 경상비 지원 사업 등과 같 비타당 사9. ,ㆍ

실 없 사업

지역 균 경 사 상 등 여 가 책10. , ㆍ

진 사업 재 사업

에 라 비타당 사 신청 경우에38 2③

사업 개 등 시 비타당 사 재ㆍ ㆍ

에게 여 다 개. < 2008.2.29>

재 에 라 직 당 사업3④ ㆍ

계 과 사업 진 시 등 검 여 비타당 사 실

시여 결 여 다 개. < 2008.2.29>

재 에 라 비타당 사 실시 결 경우에4⑤

사 상사업 경 책 등 검 여 그 타당 여

단 고 그 결과 공개 여 다 개, . < 2008.2.29>

재 에 비타당 사 에 뢰 여 실5⑥

시 다 개. < 2008.2.29>

규 개 사업14 ( ) 본 에 통 규 개39 1 "

사업 란 사업비가 억원 상 사업 말 다 다만 건 사업 경우에" 500 . ,

사업비가 억원 상 사업 말 다 개200 . < 2008.7.23, 2010.11.10>

산의 집행3

산15 ( ) 에 사업운 계 과 산42

재 에 라 별 여 다 개. <ㆍ

2008.2.29>

산16 ( ) 재 에 라 각42①

사업운 계 과 산 산 계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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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< 2008.2.29>

각 에 라 통 승 얻 산 계43 1②

가 사 여 변경 여 가 에 그

사업운 계 과 산 계 변경 재 에게 여 다.

개< 2008.2.29>

재 에 라 사업운 계 과 산 계 변경2③

에 후 산 변경계 여 심

거쳐 통 승 다 개. < 2008.2.29>

재 에 라 산 계 변경에 여 통 승3④

얻 에 그에 라 당 에게 산 고 감사원에 통지

여 다 개. < 2008.2.29>

에 라 계연도 개시 에 산 경비 다43 3⑤

각 같다.

에 지 경비1.

운 리 등에 경비2. ㆍ

통 통신 편 지역에 지 경비3.

각 에 식 매 경비4.

죄 사 등 특 동에 경비5.

여비6.

경 책상 집 공공사업비7.

재 복 사업에 경비8.

산 재17 ( ) 각 고 리 에22 1① 「 」

재 여 지 원 게 에 산 에

재 별 산재 계 고 에 라 산 재 여

다.

각 에 라 산 재 에 지 과1②

재 에게 통지 여 다 개. < 2008.2.29>

각 산집 상 다고 에 에 라1③

산재 계 변경 다.

각 다고 에 상 재 여④

재 산 에 그 재 에게 재 게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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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집 지 통보18 ( ) 재 에 산집 지44①

매 월말 지 각 에게 통보 여 다 개1 . < 2008.2.29>

에 산집 지 에 다 각 사 포 어 다 개1 . <②

2008.2.29>

경비 비목별 산집 에 사1.

단 에 용 용 에2. 46 2 47 1

사

그 에 재 다고 사3.

산 용 용 체19 ( )ㆍ 각 46 1①

단 에 용 용에 여 재 승 얻고47 1

거 에 용 에 용 용47 2

과목 과 그 재 에게 여

다 개. < 2008.2.29>

에 라 산 체 고 체 여47 2②

과 여 체 상 산 과목과

재 에게 여 다 개. < 2008.2.29>

산 월20 ( ) 에 통 경비 라48 2 3 " "①

다 각 경비 말 다.

가 당사 계 에 시 에 찰1. 19「 」

같 시 에 찰참가 격 사 심사 집 공사에13

경비

가 당사 계 에 시 에 라 상에 계2. 43「 」

체결 집 경비

가 당사 계 에 시 에 라 공고3. 80 3「 」

공사에 경비

재 복 사업에 경비4.

에 통 경비 라 다 각 경비48 2 4 " "②

말 다.

보상 상 지 건 등 사 감 평가가 료 어 보상 차에 착1. ㆍ

거 보상 차가 진 경비

공사 료 후 어업 에 보상비 등 간 보상비 보상에2.

감 평가 용역계 체결 었거 감 평가가 진 경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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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복 사업 보상에 경비3.

에 통 경비 란 각 시48 2 5 " "③

지 운 에 드 경비 재 경비 말 다 경우 월.ㆍ

도 당 경비에 산 다 개100 10 . < 2008.2.29,

2009.11.23>

에 월 에 다 각 사 시 여 다48 4 .④

월 과목별 경비1.

경비 지 지2. 1

경비 다 연도에 월 당 경비 연도 다3. 1

연도 산과목

경비 용4. 1

월5.

사업비 리21 ( ) 단에 통 규 사50 1 "①

업 란 사업비가 억원 상 사업 말 다 다만 건 사업 경우에" 500 . ,

사업비가 억원 상 사업 말 다 개200 . < 2008.7.23, 2010.11.10>

에도 고 다 각 어 에 당 사업 사업비1②

리 규 사업에 다 신. < 2010.11.10>

고에 지원 사업1. ( )定額

고에 지원 사업2.

사 시 에 민간 에 민간 사업3. 「 」

도 지 보 후 상 도 개량 등 시 용 진 단 개량4. ,ㆍ

지 보 사업ㆍ

각 비타당 사 타당 사 본계 립 본 계 실, , , ,③

시 계 주 계 시공 각 단계별 에 라 재, , 50 1

과 여 다 개. < 2008.2.29, 2010.11.10>

각 에 라 사업규 사업비 사업 간에50 1④ ㆍ

여 재 과 에 사업계 내역 사업규 산 내,

역 공 리 에 본 계 실시 계 포 다 재, ( , )

에게 여 다 개. < 2008.2.29, 2010.11.10>

각 다 각 어 에 당 사 여 에1⑤

사업 사업비 변경 고 에 사업비 변동

등에 달청 사 검 거쳐 재 과 여 다 개. <

2008.2.29, 2010.11.1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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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 사업 실시 계 용역 료 경우1.

당 사업에 여 고 담 계 체결 후 가 당사2. 「

계 에 에 가변동 여 계 가19」

경우

그 에 신규 공 가 등 사 에 당 어 달청3. ( )工種

단가 검 가 경우

타당 재 사22 ( ) 에 통 건에 당50 2 "①

사업 라 다 각 어 에 당 사업 말 다 개" . <

2008.2.29>

사업비가 비타당 사 상 규 에 미달 여 비타당 사 실시 지1.

사업 진 과 에 사업비가 비타당 사 상 규 가 사업

비타당 사 상사업 비타당 사 거 지 고 산에 어2.

진 사업

가 상 공 사업 시 에 지 등 실보상비 가3.

사업비가 재 과 거쳐 사업비 비 100 20

상 가 사업

4. 사업여건 변동 등 당 사업 가 상 감 사업100 30

그 에 복 등 산낭비 지가 등 타당 재 사 가5.

사업

에도 고 사업 상당 미 시공 어 매몰비용 차지 비1②

큰 경우 사업비 가 주 원 경비 상 계 변경 등,

에 당 경우 등과 같 타당 재 사 실 없 지역균 ,

경 사 상 목 진 사업 재 복 지원,ㆍ ㆍ

등 시 진 사업 경우에 타당 재 사 실시 지

다 개. < 2009.3.25>

비비23 ( ) 재 에 라 비비 사용에51 3

통 승 얻 에 산 여 다 개. <

2008.2.29>

산 계주 원24 ( ) 에 체경비53 1 ( "①

체경비 라 다 다 각 어 에 당 경비 재" )

경비 말 다 개. < 2008.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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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가 특별 용역 시 공 고 그 공 비용 징1.

경우 당 경비

에 경비 지 경우 당 경비2.

에 라 통 과 에 직 경비53 1 "②

에 경비 라 다 각 경비 말 다 개" . < 2008.2.29>

업 과 직 산취득비 내여비 시 지비 보 비1. ㆍ ㆍ

시 업 사용 용직2.

과 업 직원에게 지 보상 경비3.

그 에 과 에 경비 재 경비4.

각 에 라 산 과 여 체경비 지53 1③

고 에 고 리 에 재 별 산 과집22 1「 」

도 통지 여 다.

각 에 라 산 과 여 체경비 지53 1④

에 그 시 재 감사원에 각각

여 다 개. < 2008.2.29>

각 에 라 당 산 과 여53 3 4⑤

차 지 거 차 상 에( ) ( )借款物資貸 轉貸借款

재 감사원에 각각 통지 여 다 개. < 2008.2.29>

재 에 가연 개 사업 개 과 사용53 5⑥

가에 내용 차 등에 지 마 여 각

에게 통보 다 개. < 2008.2.29>

보 리25 ( ) 각 에 고보54①

실 과 보 집 실 다 연도 월 지 재 상5 31 ,

원 산결산특별 원 에 각각 여 다 개. < 2008.2.29,

2010.7.9>

각 에 라 지 단체에 지원 보 집 실54②

경우에 지 에 특별시 역시2 1 1 , ,「 」

도 특별 도 여 여 다 개. < 2010.7.9>

목개[ 2010.7.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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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결 산3

26 삭 <2009.3.25>

27 삭 <2009.3.25>

장4

운용계28 ( ) 에 라 운용계 다 각67 4

여 다.

운용계 계 산과 같 목 여1. ㆍ ㆍ

고 운용계 에 첨 계 산 목,

여 다.

운용계 지 계 산과 같 목2. ㆍ ㆍ ㆍ ㆍ

여 고 당 계연도에 여 운용 경우에 별도,

그 운용 상 여 다.

삭3. <2009.3.25>

지 운용계 내용 등28 2( ) 에68 2①

지 운용계 지 운용계 라 다 에 다 각 내( " " )

용 포 어 다.

지 운용계 개1.

지 운용계 규2.

지 운용계 평등 과 과목 별3. ,

지 내용 에 재 사4. 1 3

지 운용계 재 여 가 과 여 시②

지 운용계 상사업 포 다 식 등에( )

라 각 리주체가 다.

본 신[ 2010.7.9]

운용계 변경29 ( ) 리주체 에 라 다 각70 1①

어 에 당 에 목 지 변경 다 다만. ,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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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 어 운용계 심사과 에 삭감 에 사용

목 변경 없다.

없 가 생 경우1.

가 생 경우2.

사업 보 경우3.

에 주 목 지 변경 에 운용70 3②

계 에 주 목 지 다.

에 목 주 목 지 변경 변경70 4③

내에 여 다20 .

리주체 과 에 변경 에 어 에70 1 3 36④

운용계 집 지 에 지 목에 재 과

여 다 개. < 2008.2.29>

에 규 리주체 닌 리주체 같4⑤

에 규 에 어 거쳐 다.

월 내용30 ( ) 에 월 에 다 각72 2

사 시 여 다.

월 과목별 경비1.

경비 지 지2. 1

경비 다 연도에 월 당 경비 연도 다3. 1

연도 지 과목

경비 용4. 1

월5.

재 리계 립 상 차 등31 ( ) 73 3 1①

단에 통 리주체 란 다 각 어 에 당" "

리주체 에 재 리계 립 상 리주( "

체 라 다 말 다" ) .

고용보험 에 고용보험1. 「 」

공 원연 에 공 원연2. 「 」

민연 에 민연3. 「 」

연 에 연4. 「 」

실 산 등 처리 산 리공사 립에5. 「 」

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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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 직원 연 에 사립 직원 연6. 「 」

산업재 보상보험 에 산업재 보상보험7. 「 」

역보험 에 역보험8. 「 」

보 에 보험 채 상9. 「 」

주택 에 민주택10. 「 」

업진 에 에 업창업 진11. 「 」

에 통 사 란 다 각 사73 3 2 4 " "②

말 다.

운용여건 망1.

보 산 변동내역2.

재 리계 립 상 리주체 단에73 3 1③

재 리계 재 리계 라 다 립( " " )

여 가재 운용계 에 지 재 에게 여

다 다만 재 리계 내용 에. , 73 3 2 1 2

당 내용 매 월 지 에 사업계1 31 66 1

께 재 에게 여 다.

재 리계 립 상 리주체 재 리계④

립 에 재 과 여 다.

에 시 재 리계 립 상 리주체가4⑤

닌 경우에 거쳐 다.

재 재 리계 립과 여 경우에⑥

식 등 마 여 각 리주체에 통보 다.

본 신[ 2010.7.9]

32 삭 <2009.3.25>

운용심 운33 ( ) 에 운용심74 ( "①

심 라 다 원 포 내 원 다" ) 1 10 .

원 다 각 에 리주체가 가 다.②

1. 고 공 원단에 공 원 당 리업

리 운용에 지식과 경험 다고2.

당 사업과 계가 단체 원3. ㆍ

원 다 다만 에 원 당 직에2 . , 2 1③

재직 간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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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리 운용에 사 통74 2 5 "④ ㆍ

사 라 에 라 재 과 여" 29 4

지 목 변경 말 다 개. < 2008.2.29>

그 에 심 운 에 여 사 심 결 거쳐⑤

원 다.

34 삭 <2009.3.25>

산운용 원 운35 ( ) 에 산운용 원76 1①

산운용 원 라 다 원 포 내 원( " " ) 1 10

다 개. < 2009.3.25>

에 통 격 갖 란 다 각76 4 2 " "②

말 다 개. < 2008.7.29, 2008.12.31, 2009.3.25>

산업 개 에 에 본시1. 2 1「 」 「

과 업에 에 집 평가 사에 산운용258」 ㆍ

산운용평가 험 리 담당 직에 상 근 경5

본시 과 업에 에 주 상2. 9 15 ,「 」 「

업 산 에 업 공공 운 에 에2 , 4」 「 」

공공 에 재 산운용 담당 직에 상 근 경5

고등 에 에 경 경 연 거3. 「 」 ㆍ

가 강사 상 직에 상 재직 경3

경 경 사 취득 연 공공4. ㆍ

에 상 재직 경3

변 사 공 계사 직에 상 사5. 3

그 에 내지 에 당 동등 상 식과 경험 다고6. 1 5

리주체가

원 다 다만 에 원 직책2 . , 76 4 1③

여 경우에 그 원 당 직에 재직 간 다.

그 에 산운용 원 운 에 여 사 산운용 원④

결 거쳐 원 다.

운용계 집 지36 ( ) 재 에 운용80①

계 집 지 매 월말 지 각 리주체에게 통보 여 다 개1 . <

2008.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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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운용계 집 지 에 다 각 사 포 어 다1 .②

개< 2008.2.29>

경비 비목별 집 에 사1.

리주체가 에 변경 고 경우 재 과2. 29 4

여 지 목

그 에 재 다고 사3.

여 통 운용 등37 ( ) 에 라 각81①

리주체가 탁 여 통 운용 계 가

거쳐 재 다 각 고 여 다, .

개< 2008.2.29, 2009.3.25, 2009.11.23>

재 상태 경 지 건1.

등 산운용 과2.

산운용 략 계3.

그 에 고 산운용 여 재 다고4.

사

에 규 사 에 에 여 통 운용에1 81②

여 사 재 다 신. < 2009.3.25>

운용 평가37 2( ) 재 에 라 사82 1①

업 과 여 운용 등 평가 다.

재 에 운용 평가 여 지 립 여1②

리주체에게 통보 다.

리주체 재 에게 운용 실 매 월말 지2③

여 다.

본 신[ 2009.3.25]

운용평가단 운38 ( ) 재 에82 2①

라 다 각 에 운용평가 원 여 시 운용평가단

평가단 라 다 운 다 개( " " ) . < 2008.2.29>ㆍ

운용 에 지식 상1.

2. 연연 에 사 지 에 지식

상 실 경험 공 계사 변 사 업 에 가3. 5 ㆍ

그 에 운용실태 사 평가업 에 지식과 경험 다고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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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평가단 에 어 각 에 당1②

천 다 개. < 2008.2.29>

평가단 리주체에게 료 보 ,③

리주체 에 여 다.

재 산 에 평가단 도에 연④

운용실태 사 평가업 등에 경비 지 다 개, . <

2008.2.29>

지에 규 사 에 평가단 운 에 여1 4⑤

사 거쳐 재 다 개. < 2008.2.29,

2009.3.25>

용규39 ( ) 규 에 여13 , 14 , 21 22

용 다.

장 재 건5

재 담 개40 ( ) 87 1 3①

지 규 에 계 료에 다 각 사 포 어 다 개. <

2010.7.9>

1.

재 계 내역2.

가 재 담.

계.

다 계 결과.

라 계 상 내역.

3.

에 계 간 당 시 다 다만1 5 . 5②

간 비용 어 운 경우에 계 간 연 다.

지 규 에 재원 달 에 산87 1 3③

목 간 채 차 계 특별 계, , , , , ㆍ

등 체 시 여 다 개. < 2010.7.9>

재 에 계 료 에 재원 달 타당1 3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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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계 에 사 연 뢰 다 신. <ㆍ

2010.7.9>

에 통 사 변경 경우 란 다 각87 3 " "⑤

어 에 당 경우 말 다 신. < 2010.7.9>

재 지 규 가 상 변경 경우1. 100 20

연간 재 지 규 가 억원 상 변경 경우2. 100

시 시 시 간 계연도 상 변경 경우3. 1

지 경우 에 재 다고 경우4. 1 3

재 그 에 계 료 재원 달 에 여 사⑥

다 개. < 2008.2.29, 2010.7.9>

감41 ( ) 에 통 당 연도88 1 "①

라 에 라 가 결산 납 말 다" 61 .

경우 결산 계연도 산33

산 말 다.

에 감 란 지 산 감 말88 1 " "②

다 개. < 2009.3.25, 2011.12.30>

에 통 비 라 당 연도 직88 1 " " 3③

간 감 것에 천 비 말 다 경우3 1 5 .

비 계산 에 어 천 미만 없 것 다1 1 .

감 건42 ( ) 에 라 각 새88 2①

운 감 청 에 특 에 감142 2「 」

건 여 다.

각 에 감 건 에 당1②

연 견 첨 여 다 개. < 2008.2.29, 2010.11.10>

가채 리43 ( ) 에 그 에 통91 1 5 "①

사 라 다 각 사 말 다 개" . < 2008.2.29>

에 고채 담1. 25

그 에 재 다고 사2.

에 통 계 라91 2 1 " "②

리 운용 지 계 말 다.ㆍ

에 통 채 라 가보91 2 4 " " 92③

채 지 채 말 다( ) .代支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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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 <2008.2.29>④

가보 채 담 리44 ( ) 채 에 가 보 고①

채 채 사업내용과 그 보 고 채 주채( " "

라 다 채 채 상 계 등 사 에) ㆍ ㆍ ㆍ

여 미리 견 채 보 신청 재 에게

여 다 개. < 2008.2.29>

재 에 신청 경우에 그 주채 가가 보1②

가 다고 에 심 거쳐 통 승 얻

후 에 동 얻 여 차 여92 1

다 개. < 2008.2.29>

재 에 동 얻 에 그 주채2③

가가 보 다 뜻 신청 에게 통지 여 다 개. < 2008.2.29>

에 라 신청 에게 통지 에 다 각 사 재 여3④

다 개. < 2008.2.29>

가가 보 채1.

채 채2.

재 채 채 사3.

채 채 사업내용 보 사 변경 고 에⑤

재 승 다 경우 재 그 변경 당 계.

에 것 에 미리 동 얻 후 승 여

다 개. < 2008.2.29>

재 내지 에 라 보 채 담 에 신청1 5⑥

에 여 보 료 징 다 경우 보 료 보 채 격. ,

보 채 보 간 등 고 여 재 다 개. <

2008.2.29>

에 가보 채 리계 당 계연도 계연도92 2 5⑦

상 간에 보 채 망과 산 근거 리계 등 포 여

여 다 신. < 2010.7.9>

재 매 보 채 리에 사 결산과 께⑧

에 보고 여 다 개. < 2008.2.29, 2010.7.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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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보6

보 취45 ( ) 각 보 취 차에 여

사 에 특별 규 경우 고 재 다.

개< 2008.2.29>

가 리46 ( ) 각 보 가 그①

리 다.

가가 가 재 리 다 다만. , 4 3②

에 라 특별 계 에 라 에 것5 1

그 특별 계 리 리 다 개. < 2008.2.29>

과 에 가 재 에 라1 2③

에 여 취 게 여 다 개4 . <

2008.2.29>

과 에 다 각 같다 개93 2 3 . < 2010.④

11.15>

에 다1. 2 1 2 ( )「 」

산업 에 산업2. 「 」

에3. 「 」

삭4. <2009.3.25>

과 에 라 가가 보 가 취93 2 3⑤

과 그 가 에 계산 재( )收給計算書

감사원에 여 다 경우 감사원에 계산 에 거.

여 다 개. < 2008.2.29>

비47 ( ) 각 가 채 그 에,①

다고 비 여 다.

에 라 가 보 업 탁 채93 2②

과 상 에 납 가 비 고,

가 여 취 납 가 여 다.

에 라 가 보 업 탁 가93 2③

여 비 고 가 여 다.

재 집 리48 ( ) 각 과 리주체 에97 1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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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집 보고 산 운용계 에 집 보고 다 각

사 포 여 매월경과후 거래 에 평( 13「 」

료 후 다 달 내에 재 에게 여 다 경우) 20 .

닌 리주체 거쳐 다 개. <

2008.2.29>

산 운용계 월별 집 실1.

산 등 집 진 사 후 개 계2.

각 처 별 산낭비신고실 실 에 시3. ( 100

내용 처리결과 포 다)

그 에 재 산 운용계 집 여4.

사

재 에 산 집 상 과 낭비 실태97 2②

검 여 재 리 검단 운 다 개. < 2008.ㆍ ㆍ

2.29>

재 리 검단 운 등에 사 재③

다 개. < 2008.2.29>

산집 심49 ( ) 각 에 내 통98①

여 계공 원 산 계에 식과 경험

산집 심 운 여 다.ㆍ

산집 심 운 에 여 사 재1② ㆍ

다 개. < 2008.2.29>

산 지 에 민감시50 ( )ㆍ 리주①

체 에 시 가 건 충 지 못 다고 단 경우100 1

에 간 여 료 보 다.

리주체 에 라 시100 2②

에게 처리결과 통지 경우에 시 내 에30 ( 1

보 간 다 에 여 다 다만 간 내 처리가 곤란 다고 단 경) . ,

우에 그 사 처리 간 등 시 에게 통지 여 다.

닌 리주체 에 처리결과 통지100 2③

에 과 처리내용 등 여 다.

리주체 에 시100 1④

동 없 다 사람에게 그 신 거 시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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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처리결과 통지 차 등 산 지 에100 2⑤ ㆍ

민감시 도 운 여 체 사 재 다.

개< 2008.2.29>

산낭비신고 운51 ( )ㆍ 각 리주체①

에 산 지 에 민 시 산낭비100 1 ,ㆍ

신고 산 감과 등 처리 산낭비신고, ㆍ ㆍ

운 여 다.

에 라 산낭비신고 산 감과1 ,②

리주체 그 처리결과 신고 에게 통지 여 다.

리주체 에 산낭비신고 산 감과1 ,③

등 에게 에 산 과 지 다49 .

내지 규 산낭비신고 산 감과 등50 2 5 ,④

처리 경우에 용 다.

에 산낭비신고 운 에 여 체 사1⑤ ㆍ

재 다 개. < 2008.2.29>

재 공 원52 ( ) 재 산 결산 등 재 업 담당,①

공 원 상 매 상 실시 다 개1 . < 2008.2.29>

재 공 원 원 등에 에1②

탁 다 개. < 2008.2.29>

재 그 에 재 업 담당 공 원 에 사③

다.

< 23433 , 2011.12.30>

시1 ( ) 공포 시 다.

비타당 사에 용2 ( ) 개 규 계연13 2 8 2014

도 산 운용계 용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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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리에 한 법률

[ 2011.10.26] [ 10898 , 2011.7.25, ]

장1 개< 2011.7.25>

목1 ( ) 보 산 편 신청 결 사용 등에 여, ,

본 사 규 보 산 편 집 등 보

산 리 도 목 다.

개[ 2011.7.25]

2 ( ) 에 사용 용어 뜻 다 과 같다.

보 란 가 가 사 사업에 여 가 가재1. " " (「

별 에 규 에 라 리운용 포 다 가2 · )」

거 재 상 원 여 보 지 단체에(

것과 그 에 단체 개 시 운·

것만 당 다 담 에 담 다 그 에 상당), ( ),

지 니 고 통 것 말

다.

보 사업 란 보 상 사 사업 말 다2. " " .

보 사업 란 보 사업 말 다3. " " .

간 보 란 가 가 보 재원 여4. " " ( )財源

상당 지 니 고 그 보 목 에 라 다시

말 다.

간 보 사업 란 간 보 상 사 사업 말 다5. " " .

간 보 사업 란 간 보 사업 말 다6. " " .

란 가재 에 말 다7. " " 6 2 .「 」

보 란 보 사업 간 보 사업 보 간 보8. " "

지 말 다.

개[ 2011.7.2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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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과 계 등3 ( ) 보 산 편 집 등 그 리에 여 다·①

에 특별 규 것 고 에 에 다.

용 지 단체 과 체 에 보 산 편·②

등에 여 당 규 과 지" " " " , "

단체 특별시 역시 도지사 특별 도지사 감" " · · " " "

본다.

개[ 2011.7.25]

장 보 산 편2 개< 2011.7.25>

보 사업 산 계상 신청 등4 ( ) 보 사업①

매 에게 보 산 계상 신청 여 다( ) .計上

에 신청 에 보 사업 목 과 내용 보 사업에 드 경비1 , ,②

그 에 사 신청 첨 여 다.

경우 보 사업 가 시 경우에 그 시1 2 ·③

에 보 도지사 역시 경우에 역시 말 다· ( .

같다 가 여 신청 다) .

지 규 에 신청에 신청 식 첨1 3 , ,④

등 사 다 경우 당 계연도.

도 월 여 다5 31 .

개[ 2011.7.25]

산 계상 신청 없 보 사업에5 ( ) 가 에 보4

산 계상 신청 없 보 사업 경우에도 가시책 상 득 여

통 경우에 보 산에 계상 다.

개[ 2011.7.25]

보 산6 ( ) 보 사업①

신청 보 여 재 에게 보

산 여 다 경우 에 보 사업 경우에 보. 5

산 계상 신청 없 라도 그 보 산 다.

경우 지 단체에 보 사업 지 단체1②

보 사업에 여 지 단체별 없 보 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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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
보 산 재 계 료③

것 보 사업에 여 보 사업 산 계상 신청

내용과 내용 그 에 료 첨 여 여

다.

개[ 2011.7.25]

지 비 담 경비 등7 ( ) 지 단체 담①

보 산 경우에 과 보 사업계 에 여

여 다.

청 경우에 그 견 당 계연1②

도 도 월 지 재 과 계 에게 여6 20

다.

개[ 2011.7.25]

보 사업 료 등8 ( ) 보 사업①

에 보 산 계상 신청과 여 료

거 여 다.

재 보 산 특②

별 다고 당 보 사업 에게 료

게 거 도 직 다.

개[ 2011.7.25]

보 상 사업 보 등9 ( ) 보 지 상 사업 경비,

목 고 보 매 산 다 다만 지 단체에 보, . ,

경우 다 각 에 당 사 통 다.

보 지 상 사업1.

보 산 계상 신청 산 편 시 보 사업별 용2.

고 보 보 라 다( " " )

개[ 2011.7.25]

차등보 용10 ( ) 재 매 지 단체에 보①

산 편 에 다고 보 사업에 여 당 지 단체

재 사 고 여 보 에 비 거 빼 차등보

용 다 경우 보 에 비 빼 차등보 지. 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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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보통 지 니 지 단체에 여만 용」

다.

차등보 용 그 용 상 지 단체 재 주도,②

별 재 지 지 그 에 통 사 각 용 체, ,

산식 통 다.

재 차등보 용 고보 가2③

산과 사 에 보고 여 다.

개[ 2011.7.25]

보 산 편 에 견 시11 ( ) 특별시 역시 도지사 특· ·①

별 도지사 보 산 편 과 에 당 역 보 사업 우

보 산 등에 견 당 재

에게 시 다.

재 특별시 역시 도지사 특별 도지사가 시· ·②

견 타당 다고 사 당 견 들어 산에

다.

개[ 2011.7.25]

보 산 통지12 ( ) 특별 사 가 없 보 산①

사업별 당 보 사업 에게 당 계연도 도 월10

지 통지 여 에 산 심 후에 그15 , ·

내역 사업별 시 당 보 사업 에게 통지 여 다.

에 통지 지 단체에 보 경1②

우에 재 과 에게 통보 여 다.

통지 보 사업 가 시 경우에 그 시1 · ·③

도지사에게 여 통지 다.

개[ 2011.7.25]

지 비 담13 ( ) 지 단체 보 사업에 지 단체 지

비 담 다 사업에 우 여 당 연도 지 단체 산에 계상 여

다.

개[ 2011.7.25]

연 에 별도 보14 ( ) 가 연 산에 계상

에 여 연 에 별도 보 산에 계상 없다 다만.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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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사업 상 특 가 다고 에 그러 지 니 다.

개[ 2011.7.25]

보 사업 운용 평가15 ( ) 재 가재 재 사업8① 「 」

평가 상사업 보 사업에 여 실 지원 등 평가 고 그,

여 결 여 다.

재 에 보 사업 평가 고 여 결1②

여 보 사업평가단 운 다· .

재 에 보 사업에 평가 결과 가재1③ 「 」

에 산 과 께 에 여 다33 .

에 보 사업 체 에 보 사업평가단1 2④

운 에 사 통 다.

본 신[ 2011.7.25]

장 보 부 신청과 부 결3 개< 2011.7.25>

보 신청16 ( ) 보 통①

에 라 보 사업 목 과 내용 보 사업에 드 경비 그 에 사, ,

신청 에 첨 여 지

내에 에게 여 다.

공 통 여 에 보 신청( ) 1公募②

다 다만 다 각 어 에 당 경우에 그러 지 니 다. , .

보 사업 신청에 여 산에 사업 그 신청 가1.

지 니 고 보 사업 목 달 없다고 경우

보 사업 가 지 단체 경우2.

에 규 경우 에 보 사업 특 고 여 공 식3. 1 2

것 지 니 다고 경우

개[ 2011.7.25]

보 결17 ( ) 에 보 신청16①

가 경우에 다 각 사 사 여 지체 없 보 여

결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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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목 에 여1.

보 사업 내용 여2.

산 착3.

4. 담 보 사업 가 담 경우만 당 다( )

에 라 공 식 보 신청16 2②

경우에 에 보 여 결 에 보 사업1

원 심 거쳐 다.

에 보 사업 원 운 에 본 사2 ·③

재 그 사 다, .

개[ 2011.7.25]

보 건18 ( ) 보 결 과①

산에 보 목 달 에 건 다.

보 결 보 사업 료 에 그 보 사②

업 에게 상당 생 경우에 그 보 목 에 지

니 에 미 보 에 당 가에

게 건 다.

개[ 2011.7.25]

보 결 통지19 ( ) 보 결①

에 그 결 내용 그에 건 경우에 그 건 포 다( .

같다 지체 없 보 신청 에게 통지 여 다) .

에 라 보 결 통지 에 지1②

단체에 보 경우 단 사업별보 사업 별 결 내용·

시 재 과 에게 통보 여 다.

개[ 2011.7.25]

보 통 운용20 ( ) 보 결 보 사①

업 보 규 가 여질 경우에 단 사업 내 여

러 개 경비 여 결 여 다.

에 라 단 사업 내 여러 개 경비 여 결 여1②

등 통 다.

통 에 라 사업목 사 보 사업③

산 통 여 운용 다.

개[ 2011.7.2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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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변경에 결 취 등21 ( ) 보①

결 경우 그 후에 생 사 변경 특 다고 에 보

결 내용 변경 거 그 결 취

다 다만 미 보 사업에 여 그러 지 니 다. , .

에 라 보 결 취 경우 보1②

결 후에 생 천재지변 그 사 변경 보 사업

계 가 없 경우 통 경우

다.

에 라 보 결 내용 변경 거 결1③

취 경우에 다 각 사 재 에게

고 여 다 다만 지 니 사 경우에 재. ,

에게 통보 갈 다.

결 취 등 여 사1.

결 취 등에 당 보 사업 견2.

결 취 미 보 후 사용계3.

에 라 보 결 취 경우에 그 취1④

여 특 게 사 사업에 여 통 에

라 보 여 다.

에 라 보 결 내용 변경 거 결 취 경우1⑤

에 용 다19 1 .

에 라 보 결 내용 변경 거 결 취1⑥

경우에 여 보 에 여도 용 다20 .

개[ 2011.7.25]

장 보 사업 행4 개< 2011.7.25>

용도 사용 지22 ( ) 보 사업 보 결 내용,①

에 처 에 라 량 리 주 실 그 보 사

업 여 그 보 다 용도에 사용 여 니 다.

간 보 사업 과 간 보 목 에 라 량 리 주②

간 보 사업 여 그 간 보 다 용도에 사용 여

니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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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도 고 에 라 보 과 납 지1 2 31 4③

니 고 용 경우에 사 목 사업에 사용 다.

개[ 2011.7.25]

보 사업 내용 변경 등23 ( ) 보 사업 사 변경 보 사업 내용

변경 거 보 사업에 드 경비 변경 승

다 다만 경미 사 그러 지 니 다. , .

개[ 2011.7.25]

보 사업 계 등24 ( ) 보 사업 사 변경 그 보 사업 다 사업

에게 계 거 단 폐지 승 다.

개[ 2011.7.25]

보 사업 상 검 등25 ( ) 보 사업 간 보 사업①

에 라 보 사업 간 보 사업 상

보 사업 에게 보고 여 다.

보 사업 간 보 사업 상 여②

경우 사 다.

보 사업 간 보 사업 보 사업 간 보 사업 과③

료 에 통 간 동 보 여 다5 .

에 라 보 여 료 그 에 사 통3 ,④

다.

개[ 2011.7.25]

보 사업26 ( ) 보 사업 가 보,①

결 내용 에 처 에 라 보 사업 지

니 다고 에 그 보 사업 에게 보 사업 에

다.

보 사업 가 에 그 보 사업1②

시 지시킬 다.

개[ 2011.7.25]

보 사업 리체계 개26 2( ) 재 보 사업

원 게 고 보 복 지 여 보

통 리망 등 여 다.

본 신[ 2011.7.2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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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사업 실 보고27 ( ) 보 사업 간 보 사업①

에 라 보 사업 간 보 사업 료 폐지 승,

계연도가 났 에 통 지 그 보

사업 간 보 사업 실 보 사업실 보고 간 보 사업실

보고 여 보 사업 에게 여 다.

보 사업실 보고 간 보 사업실 보고 에 그 보 사업1②

간 보 사업에 든 경비 재원별 계산

첨 여 다.

개[ 2011.7.25]

보28 ( ) 에 라 보 사업27①

보 사업실 보고 그 보 사업 실 보 결 내,

용 에 처 에 것 지 심사 여 다.

경우 다고 지 사 여 다.

심사 결과 보 사업 실 심사 에1 1②

다고 에 여 보 여 그 보 사업 에

게 통지 여 다.

개[ 2011.7.25]

보 사업 시29 ( ) 에 보 사업실 보고27

경우에 그 보 사업 실 보 결 내용 에,

처 에 지 니 다고 에 그 보 사업 에게

보 사업 시 여 다.

개[ 2011.7.25]

장 보5 개< 2011.7.25>

등에 결 취30 ( ) 보 사업 가 다①

각 어 에 당 경우에 보 결

취 다.

보 다 용도에 사용 경우1.

보 결 내용 에 처2. ,

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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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짓 신청 그 보 경우3.

간 보 사업 가 다 각 어 에 당 경우에②

보 사업 에 여 그 간 보 에 보 결

취 다.

간 보 다 용도에 사용 경우1.

경우2.

거짓 신청 그 간 보 경우3.

과 에 라 결 취 경우에 용 다1 2 19 .③

개[ 2011.7.25]

보31 ( ) 보 결 취 경우에 그①

취 보 사업에 여 미 보 었 에 여

그 취 에 당 보 과 여 생 여

다.

보 사업 에게 여 보 에 라28②

경우에 미 보 과 여 생 그

과 경우에 여 그 과 여 다 다.

만 보 사업 가 지 단체 경우 보 지,

후 통 가 사 생 그러 지 니 다.

에 라 경우에 그 보 결 취1③

가 에 것 에 득 사 다고 경우에만30 2

통 에 라 연 다.

에도 고 지 단체 당 보 사업 원래 목 달2④

고 체 산 감 경우에 그 과 지 니 고 당 보,

사업 목 과 사 사업 신규사업 등 통 사업 다 에( )

사용 다 경우 지 단체 지 니 과 사용.

과목별 체 등 포 여 다 과 사용( )

개월 내에 당 에게 통보 여 다1 .

재 지 단체가 여 과 사용4 6⑤

거 보 사업 간 보 사업 가 복 거 과다 게 보 산 신청

여 경우에 다 계연도 당 산 편 고

여 다.

에 라 사 사업에 과 사용 에 건 통4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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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
개[ 2011.7.25]

다 보 시 지 등32 ( ) 보 사업 가 보

고 지 니 경우에 그 보 사업 에게 동 사( )同種

사업에 여 여 보 에 그 시 지 거

그 보 과 보 사업 가 지 니 보 상계 다( ) .相計

개[ 2011.7.25]

강 징33 ( ) 에 라 여 보 에 여31①

징 에 라 징 다.

② 에 징 지 고 다 공과 에우 다1 .

개[ 2011.7.25]

보 에 보 등33 2( ) 보 사업 간 보 사①

업 당 보 가 다 각 어 에 당 경우에

여 지 보 여 다.

거짓 신청 그 보 지 경우1.

보 지 목 과 다 용도에 사용 경우2.

보 지 건 갖 지 못 경우3.

보 사업 간 보 사업 보 가 각 어 에1②

당 경우에 간 동 보 지 지 니

다.

지 단체 보 사업 에 라 보1③

여 보 가 여진 지 지 니 에

지 징 에 라 징 다.

본 신[ 2011.7.25]

장 보6 개< 2011.7.25>

별도 계 등34 ( ) 보 사업 간 보 사업 보①

간 보 에 여 별도 계 고 체 지( )計定

여 계처리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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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사업 가 지 단체 경우 에 계 보 사업 집 에1②

비 지 비 내역과 각각 집 실 여 처리 여 다.

개[ 2011.7.25]

재산 처35 ( ) 보 사업 간 보 사업 보 간 보①

취득 거 그 용 가 것 통 재산

에 재산 라 다 에 여 통 에 라( " " )

그 재 과 감 여 고 그 당 지,

단체 에게 보고 여 다.

지 단체 에 라 보 사업 간 보1②

사업 보고 재산 컴퓨 통신 등 용 여 통

에 라 공시 여 다.

보 사업 간 보 사업 당 보 사업 료 후에도③

승 없 재산에 여 다 각 여 니 다 다만. ,

통 경우에 승 지 니 고도 다 각

다.

보 목 에 용도에 사용1.

도 여2. , ,

담보 공3.

개[ 2011.7.25]

검사36 ( ) 보 에 산 집 도①

여 다고 에 보 사업 간 보 사업 에 여 보고

게 거 공 원 여 그 사 사업 에 그·

재산 검사 게 거 계 에게 질 게 다.

에 라 검사 질 공 원 그 타내 지니1②

고 계 에게 보여주어 다.

개[ 2011.7.25]

신청37 ( ) 보 사업 보 결 결 내용 결, ,①

취 보 그 에 보 에 처, ,

에 가 에 그 통지 처 내에 그20

에게 신청 다.

에 신청 계 견 들 후1②

고 그 사실 신청 에게 통지 여 다 경우 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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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에 신청 가 그 사실 통지 내에 락 사20

시 지 니 에 그 보 신청 철 것 본다.

개[ 2011.7.25]

사38 ( ) 보 리 등에 사 통

에 라 그 지 단체 에게

다.

개[ 2011.7.25]

계 계에 규39 ( ) 보 계에 여 가재 11「 」

용 다99 .

개[ 2011.7.25]

신고포상 지39 2( ) 다 각 어 에 당①

계 청 사 에 신고 고 에게 산 에

포상 지 다 다만 공 원 그 직 여 신고 경우에. ,

포상 지 지 니 다.

각 어 에 당 보 사업1. 30 1

각 어 에 당 간 보 사업2. 30 2

각 어 에 당 보3. 33 2 1

에 포상 지 차 등에 여 사 통1②

다.

본 신[ 2011.7.25]

장 벌7 개< 2011.7.25>

40 ( ) 거짓 신청 그 보 간

보 그 사실 보 간 보

징역 천만원 에 처 다5 3 .

개[ 2011.7.25]

41 ( ) 여 보 간 보 다 용도에 사용22

징역 천만원 에 처 다3 2 .

개[ 2011.7.2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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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 ( ) 다 각 어 에 당 천만원 에처 다1 .

여 승 지 니 고 보 사1. 23 24

업 내용 변경 거 보 사업 계 단 폐지·

여 료 보 지 니2. 25 3

에 지3. 26 2

여 거짓 보고4. 27 36 1

개[ 2011.7.25]

규43 ( ) 개 리 사용 그 업원, ,

그 개 업 에 여 지 어 에 당40 42

그 에 그 개 에게도 당

과 다 다만 개 그 지 여( ) . ,科

당 업 에 여 상당 주 감독 게 리 지 니 경우에 그러 지

니 다.

개[ 2009.1.30]

< 10898 , 2011.7.25>

시1 ( ) 공포 후 개월 경과 시 다3 .

보 사업 상 검 등에 용2 ( ) 개 규25 3

시 후 보 사업 간 보 사업 보 사업 간

보 사업 용 다.

보 에 용3 ( ) 개 규 시 후31 1①

결 취 보 용 다.

개 규 시 후 에 라31 2 28②

보 용 다.

다 개4 ( ) 경 지원 다 과 같 개 다.①

후단 보 산 리에 보 리에12 " " "「 」 「

다" .」

가균 특별 다 과 같 개 다.②

본 단 보 산 리에 각각 보44 1 " " "「 」 「

리에 다" .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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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내 특별 다 과 같 개 다.③ ㆍ ㆍ

보 산 리에 각각 보31 1 3 " " "「 」 「

리에 다" .」

죄 보 다 과 같 개 다.④

보 산 리에 보 리에35 3 " " "「 」 「

다" .」

다 과 같 개 다.⑤

보 산 리에 보 리에36 1 " " "「 」 「

다" .」

득 다 과 같 개 다.⑥

보 산 리에 보 리에32 1 " " "「 」 「

다" .」

식 역 다 과 같 개 다.⑦

본 보 산 리에 보 리에37 " " "「 」 「

다" .」

신 지역 진 특별 다 과 같 개 다.⑧

보 산 리에 보 리에30 2 " " "「 」 「

다" .」

시 심도시 에 특별 다 과 같 개 다.⑨

보 산 리에 각각 보48 1 3 " " "「 」 「

리에 다" .」

거 용 에 다 과 같 개 다.⑩

보 산 리에 보 리에4 3 " " "「 」 「

다" .」

경지역 지원 특별 다 과 같 개 다.⑪

단 보 산과 리에 보 리에18 2 " " "「 」 「

다" .」

주 미 공여 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 다 과 같 개 다.⑫

단 보 산 리에 보 리에34 1 " " "「 」 「

다" .」

사 폐 처 시 지역지원에 특별 다⑬ ㆍ

과 같 개 다.

보 산 리에 보 리에12 " " " "「 」 「 」



74❚ 산 법.Ⅰ

다.

지 재 다 과 같 개 다.⑭

단 보 산 리에 보 리에24 " " "「 」 「

다" .」

폐 지역 개 지원에 특별 다 과 같 개 다.⑮

보 산 리에 보 리에19 " " " "「 」 「 」

다.

다 과 계5 ( ) 시 당시 다 에 보 산「

리에 그 규 용 경우에 보 산」 「

리에 그 규 갈 여 당 규 용」

것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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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리에 한 법률 시행

[ 2011.12.8] [ 23356 , 2011.12.8, ]

목1 ( ) 보 리에 에 사 과 그 시 에「 」

사 규 목 다.

개[ 2011.10.26]

지2 ( ) 보 리에 라 다 에( " " ) 2 1「 」

보 담 산 생산 직 지 도 시 규ㆍ 「

에 득보 다3 .」

개[ 2011.10.26]

신청 없 보 산 계상3 ( ) 에 라 보 산 계상5 ( )計上

신청 없 경우에도 가가 보 산에 계상 경우 다 각

같다.

가가 경비 보 사업 경우1.

재 생 등 지 못 사 보 가 가 경우2.

그 에 재 가 주 시책 상 보 가 가 다3.

고 사업 경우

개[ 2011.10.26]

보 지 상 사업 보4 ( ) 에 보9 1①

지 지 단체 사업 같 에 보2 (

보 라 다 별 과 같다 다만 별 에 지 단체" " ) 1 . , 2

사업 보 지 상에 다.

보 당 계연도 고보 지 비 담 가 재, ,②

달 가 담 과 그 에 재,

에 고보 차지 비 다.

개[ 2011.10.26]

차등보 용 등5 ( ) 에 라 보 에 비10①

차등보 상보 라 다 보 에 트 트( " " ) 20 , 15 ,

트 각각 여 용 고 보 에 비 빼 차등보10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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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에 트 트 트 각각 빼고 용 그 용20 , 15 , 10 ,

과 각 용 체 계산식 별 과 같다3 .

상보 재 사 특 어 운 지 단체에 만 용 다.②

재 상보 용 지 단체에 여 보③

경우에 당 지 단체 재 운용에 여 고

다.

개[ 2011.10.26]

보 사업 운용 평가 상 사업6 ( ) 에 보15 1 4

사업 평가 가재 시 에 재 사업 평가 상사업3「 」

다 각 사업 보 사업 체 상 다 다만 재 여. ,

건 변 보 사업 운용 책 본 변경 등 특별 사 가 경우에 다,

각 사업에 도 평가 다.

가재 에 지 사업1. 7 2 4 2「 」

가재 에 비타당 사 지 재 에2. 38 37「 」 「 」

재 사업 심사 결과 사업타당 어 진 계 사업ㆍ

가균 특별 에 라 포 보 편 사업3. 40「 」

본 신[ 2011.10.26]

보 사업평가단 운6 2( ) 재 15 2①

에 라 다 각 어 에 당 사람 에 보 사업평가 원4

여 보 사업평가단 평가단 라 다 운 다( " " ) .ㆍ

보 운용 에 지식 상1.

2. 연 에 사 지 보 에 지식 사람

상 실 경험 변 사 공 계사 사 업 가3. 5 ㆍ ㆍ

그 에 보 사업 운용실태 사 평가 업 에 지식과 경험4.

사람

평가단 평가 상 보 사업 에게 그 보 사업 평가②

료 보 청 다 경우 당 특.

별 사 가 없 에 라 다.

과 에 규 사 에 평가단 운 에 사1 2③

재 다.

본 신[ 2011.10.2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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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신청7 ( ) 에 보 신청 에 다 각16①

사 어 다.

신청 과 주1.

보 사업 목 과 내용2.

보 사업에 드 경비 보3.

가 담 여4.

보 사업 착 과 료5.

그 에 사6.

보 신청 에 다 각 사 사업계 첨1②

여 다 다만 경우에 사업계 재사. ,

생략 다.

신청 가 경 주 사업 개1.

신청 산과 채에 사2.

보 사업 계 에 사3.

보 산4.

보 사업에 드 경비 사용5.

보 사업에 드 경비 보 충당 경비 담6.

과 담 담

보 사업 과7.

보 사업 에 라 생 에 사8.

그 에 사9.

개[ 2011.10.26]

보 통 등8 ( ) 에 라 단 사업 내 여러 개 경20 2①

비 여 결 여 개별 보 사업 에게

연간 만원 미만 경우 다500 .

재 에 라 사업목 사 보 사업 산20 3②

통 여 운용 경우에 각 보 사업 간 집 변경 가 보 사업,

산 통 집 경우 등 고 여 다.

에 보 사업 간 집 변경 가 체 집2 ,③

차 등 재 다.

개[ 2011.10.26]

사 변경에 결 취9 ( ) 에 통21 2 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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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 란 다 각 어 에 당 경우 말 다" .

보 사업 에 지 주 시 등 보 사업 간 보 사1.

업 책 에 지 니 사 사용 거 용 없게 경우

보 사업 간 보 사업에 드 경비 보 간 보 충당2.

경비 보 사업 간 보 사업 가 담 경비 다( )

그 책 에 지 니 사 달 지 못 경우

개[ 2011.10.26]

결 취 에 라 보10 ( ) 에 라21 4

여 보 다 각 어 경비 다.

보 사업에 계 시건 철거 그 업 처리1. ㆍ

에 경비

2. 보 사업 여체결 계 경우에지 여 상

개[ 2011.10.26]

보 사업 료 보10 2( ) 에 보 사업 간25 3①

보 사업 과 료 보 간 다5 .

에 라 보 여 료 감사원 에25 3 4 25② 「 」

계산 거 계산 거 내용 여,

다.

본 신[ 2011.10.26]

보 사업 시 지11 ( ) 에 라 보 사26 2

업 시 지시키 경우에 여 보 사업 에게 당

보 결 내용과 건에 게 여 다 경우 그.

지 니 에 라 당 보 결30 1

취 다 뜻 게 다.

개[ 2011.10.26]

보 사업 실 보고12 ( ) 보 사업 간 보 사업 27 1①

에 라 보 사업실 보고 간 보 사업실 보고 실 보고 사 가

생 개월 지 단체 보 사업 간 보 사업 경우2 (

에 개월 내에 여 다3 ) .

보 사업 간 보 사업 계연도가 났 에27 1②

보고 경우 당 보 결 내용과 다 계연도 후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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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계 다 경우에 그 계 께 여 다.

개[ 2011.10.26]

보 등13 ( ) 단 에 통 가31 2 "①

사 생 란 다 각 어 에 당 말 다" .

지 개월 내에 집 보 여 생1. 1

2. 천재지변 그 에 에 사 보 사업 지연 간에 생

보 후 개 등 여 그 집 등 개 여 경3.

우 그 개 간 에 생

지 단체 신청과 게 주 보4.

여 생

그 에 재 보 사업 특 고 여 가 것5.

사 생

에 라 보 연 보 사업31 3②

에게 연 신청 여 다.

보 사업 에 연 신청 에 신청 내용 에2③

당 보 사업에 간 보 목 달 여 사 그,

보 곤란 그 에 참고 사 첨

여 에게 여 다.

개[ 2011.10.26]

보 과 사용 건 등13 2( ) 단에 체31 4 "①

산 감 경우 란 다 각 경우 말 다" .

새 운 공 용 여 사업비 감 경우1.

원래 공 집 개 여 사업비 감 경우2.

상 업 진 개 여 경상 격 경비 감 경우3.

보 집 여 집 경우 등 재4.

경우

다 각 어 에 당 경우 단에 체31 4②

산 감 경우 보지 니 다.

리 공공 변경 등 에 여 연 지 감1. , ,

경우

원래 사업계 취 변경에 라 지 감 경우2. ,

실 차 여 지 감 경우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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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못 상 변경 등 재 경우4.

단에 당 보 사업 목 과 사 사업 란 같31 4 " "③

보 사업 가재 운용계 같 에 사업

말 다.

단에 신규사업 등 통 사업 란 다 각31 4 " "④

사업 말 다.

신규사업1.

별 에 보 지 사업2. 2

지 단체 에 라 지 니 고 사용 과31 4⑤

에 과 라 다 사용 상 사용 사업 진과 직( " " ) , (

없 경상 격 경비 다 사용시 등 포 사용계),

워 에게 통보 여 다.

과 원 과 생 당 연도에 사용 여 다 다만 당. ,⑥

연도에 사용 곤란 경우에 에 사용계 에 체 사용시5

시 여 다.

후단에 과 사용 에 다 각 사31 4⑦

어 다.

과 생사 산 근거1.

과 사용 보 사업 목 사업 집2. ,

그 에 당 사3.

개[ 2011.10.26]

에 징 차14 ( ) 에 라33 1

보 징 에 라 징 경우에 공 원 에

그 직 공 원 지 여 다.

개[ 2011.10.26]

처 재산 등15 ( ) 에 통35 1 "①

재산 란 다 각 재산 에 재산 라 다 말 다" ( " " ) .

동산과 그1. ( )從物

거 그2. , ( ), ( ) ( )浮標 浮棧橋 浮船渠

공3.

그 에 보 목 달 여 특 다4.

고 재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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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사업 간 보 사업 에 라 갖 어 고35 1②

재산에 여 재 재 과 량 감 고,

지 단체 당 보 사업 첨

여 별 당 지 단체 에게 보고 여 다.

지 단체 에 라 재산35 2③

당 지 등 통 여 상 공시 여 다.

개[ 2011.10.26]

재산 처 지 니 경우16 ( ) 각35 3

단 에 라 승 지 니 고 같 각

경우 다 각 같다.

보 사업 가 에 건에 라 보 에 당1. 18 2

가에 경우

보 목 과 당 재산 내용연 고 여2. ( )耐用年數

간 지 경우

지 단체가 보 간 보 취득 재산 경우 다만 에3. . , 2

간 지 지 니 재산 처 경우에 과

경우

개[ 2011.10.26]

사17 ( ) 다 각 에 당 사 당

여 고시 사 지 단체 에게

다.

에 보 신청1. 16 1

에 보 결2. 17 1

에 결 취3. 21 1 30 1 2ㆍ

4. 에 보 사업실 보고 간 보 사업실 보고27 1

에 보 사업 실 심사 보5. 28

에 보 에 처6. 31

에 보고 검사 질7. 36

개[ 2011.10.26]

신고포상 지18 ( ) 에 신고39 2 1①

고 경우에 그 내용 후 포상 지 여 결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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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고 에게 다 경우 신고 고 에 통보.

에 라 보 후에 여 다31 1 .

에 라 통보 내에 신고 고1 60②

에게 포상 지 여 그 지 별 같다, 4 .

에 신고 고 후에 동 내용 신고39 2 1③

고 사람에게 포상 지 지 니 상 공동 신고, 2

고 경우에 지 에게 포상 지 다.

지에 규 사 에 포상 지 과 차1 3④ ㆍ

등에 여 사 재 다.

본 신[ 2011.10.26]

보 시< 23356 , 2011.12.8> ( )

시1 ( ) 월 시 다 단 생략2011 12 8 . < >

다 개2 ( ) 지 생략<24>①

보 리에 시 다 과 같 개 다<25> .

별 보 시 어린 집 다1 92 " " " " .

지 생략<26> <5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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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 개 특별회계법

[ 2011.10.22] [ 10887 , 2011.7.21, ]

목1 ( ) 어 개 사업 어 특별 재원 사업

진 여 어 개 특별 계 계 라 다( " " )

고 그 운용에 사 규 목 다 개, . < 2006.12.26>

계 운용 리2 ( )ㆍ 계 림 산식 운용 리 다 개. <① ㆍ

1997.4.10, 2008.2.29>

계 산 직별 다.②

계3 ( ) 계 어 개 사업계 업진 사업계 어,

특별 사업계 다 개. < 1997.4.10, 2006.12.26>

어 개 사업계4 ( ) 어 개 사업계①

다 각 같다 개. < 1997.4.10, 1999.2.5, 1999.12.31, 2006.12.26,

2007.12.21>

지 에 지보 담1. 38「 」

규 에 계2. 6

다 계3.

규 에 원리4. 2 1

공공 리 에 공공 리 다5. 「 」

타6.

어 개 사업계 다 각 같다 개. < 2004.1.16,②

2006.12.26, 2009.4.22, 2010.1.25, 2011.7.21>

어 개 사업에 보 연1. ㆍ ㆍ ㆍ

다 계 원리 상2.

어 특별 규 에 여 어3. 4228 57「 」

채 원리 상

규 에 사업 가균 특별 에 사3 2. 1 34 2「 」

업에 역 지역 특별 계 지역개 계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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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 체결에 어업 등 지원에 특별3 3. 11 3「 」

에7

타 어 개 사업계 운용 리에 경비4. ㆍ

업진 사업계4 2( ) 업진 사업계 다 각①

같다 개. < 1999.12.31, 2002.12.30, 2004.2.9, 2005.8.4, 2006.12.26>

산지 리 규 에 체산림 원 비 산림 원1. 19「 」 「

리에 규 에41」

생동 식 보 규 에 사용료 등1 2. 50 3「 ㆍ 」

규 에 계2. 6

규 에 원리3. 2 1

타4.

업진 사업계 다 각 같다 개. < 2004.1.16, 2006.12.26,②

2009.4.22>

업진 사업에 보 연1. ㆍ ㆍ ㆍ

다 계 원리 상2.

규 에 사업 가균 특별 에 사2 2. 1 34 2「 」

업에 역 지역 특별 계 지역개 계ㆍ

타 업진 사업계 운용 리에 경비3. ㆍ

본 신[ 1997.4.10]

업진 사업계4 2( ) 업진 사업계 다 각①

같다 개. < 1999.12.31, 2002.12.30, 2004.2.9, 2005.8.4, 2006.12.26,

2011.7.28>

산지 리 규 에 체산림 원 비 산림 원1. 19「 」 「

리에 규 에41」

생생 보 리에 에 사용료 등1 2. 50 3「 」

규 에 계2. 6

규 에 원리3. 2 1

타4.

업진 사업계 다 각 같다 개. < 2004.1.16, 2006.12.26,②

2009.4.22>

업진 사업에 보 연1. ㆍ ㆍ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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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계 원리 상2.

규 에 사업 가균 특별 에 사2 2. 1 34 2「 」

업에 역 지역 특별 계 지역개 계ㆍ

타 업진 사업계 운용 리에 경비3. ㆍ

본 신[ 1997.4.10]

시[ : 2012.7.29] 4 2

어 특별 사업계5 ( ) 어 특별 사업계 다①

각 같다.

어 특별 규 에 어 특별1. 5「 」

내지 규 에 원리2. 2 1 4

삭3. <2006.12.30>

공공 리 에 공공 리4. 「 」

그5.

어 특별 사업계 다 각 같다 개. < 2006.12.30,②

2009.4.22, 2011.7.21>

림 산업 경쟁 강 사업 다 각 목 사업에1. ㆍ

보 연ㆍ ㆍ

가 첨단 림 산 개.

림 산업 신용보 규 에 림 산업 신용보. 4 1「 」

에 지원 연에 다( )

다 어 건.

라 그 에 산 사업.

림어업 등 후생복지 진 득보 사업 다 각 목 사2.

업에 보 연ㆍ ㆍ ㆍ

가 림어업 연 보험료 지원.

산어 료 비 개.

다 산어 여 동 복지 진.

라 림어업 재 지원.

마 림어업 득 직 지원 사업.

그 에 산 사업.

산어 여건 개 여 보 사업 다 각 목3.

사업에 보 연ㆍ ㆍ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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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림 산계 운 지원. ㆍ

림어업 비 담 경감 지원.

다 림어업 에 직업훈 등 취업 훈 지원. ㆍ

라 그 에 산 사업.

산어 지역개 산업 충 사업 다 각 목 사업에4.

보 연ㆍ ㆍ ㆍ

가 상 도 비 주택개량 폐 처리 지 도 통지원 그 에 생. ㆍ ㆍ ㆍ

편 진 등 산어 생 여건 개

산어 보 진.

다 지역사 등 산어 거 지역.

라 산어 복지시 지원. ㆍ

마 도시 산어 지원.

산어 에 산업 지원.

사 그 에 산 사업.

내지 사업 가균 특별 에 사업에5. 1 4 34 2「 」

역 지역 특별 계 지역개 계ㆍ

규 에 원리 상6. 1 4

어 특별 사업계 운용 리에 경비7. ㆍ

개[ 2006.12.26]

계6 ( ) 가 매 계연도마다 별 산1①

에 여 과 징 과 사료 리 규 에2 3ㆍ 「 」

사료 별 산 재에 여 과 징 가가2 ㆍ

계 계 어 개 사업계 에 여 별,

산 에 여 과 징 상당 계1 ㆍ

계 업진 사업계 에 여 다 개. < 1997.4.10, 2006.12.26>

계 어 개 사업계 업진 사업계 재원 보②

여 규 에 에 산 에 라 계1

다 개. < 1997.4.10>

시차7 ( ) 계 시 에 시차 다.①

규 에 시차 원리 당 계연도내에 상 여1②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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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월8 ( ) 계 산 가재 규 에48「 」

고 당 계연도내에 지 지 니 경우에도 다 연도에 월 여 사용

다 개. < 2006.10.4>

여 처리9 ( ) 계 결산상 여 다 연도 에 다.

비비10 ( ) 계 없 산 지 산 과지 에 충당

여 비비 상당 산에 계상 다.

건등11 ( ) 계 사업 리 간등 림 산식

재 과 여 다 개. < 1997.4.10, 2008.2.29>

사업 취 사 탁12 ( ) 림 산식 4 4 2① ㆍ

규 에 사 에 업 동 삼5 ,「 」

동 에 탁 다 개. < 1995.12.6, 1997.4.10, 2006.12.26,

2008.2.29, 2010.5.17>

림 산식 다 각 사 림 산식 지②

림 산 에 탁 다 개. < 1997.4.10, 2008.2.29>

규 에 지 에 업1. 4 4 2 5ㆍ ㆍ

그에 계 재산 리등 운용 리에 사

계 재산 매각 리 그에 에 사2. ㆍ ㆍ

규 에 탁사 계처리3. 1 2

림 산식 규 에 여 운용 리에1 2③ ㆍ

사 탁 경우에 림 산식 에 라 취 료

타 경비 지 다 개. < 1997.4.10, 2008.2.29>

림 산식 규 에 여 운용 리에 사2④ ㆍ

탁 경우에 탁 직원 에 당 사 계 계ㆍ

직원 다 개. < 1997.4.10, 2008.2.29>

계 계직원 등 책 에 규 에 여 계4⑤ 「 」

계직원에 여 용 다 개. < 2006.12.26>

13 ( ) 규 에 여 탁 업 동12 1 ,

삼 동 가 그 목 에

여 다 용도에 사용 경우에 그 상 라도

상 게 다 개. < 1995.12.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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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독과14 ( ) 림 산식 규 에 여 취12

사 탁 업 동 삼 동 림ㆍ ㆍ

산 에 여 감독상 에 사 운용ㆍ

리에 보고 거 공 원 여 그 사

감독 게 다 개. < 1995.12.6, 1997.4.10, 2008.2.29>

< 10887 , 2011.7.21>

공포 시 다 다만 개 규 공포 후. , 4 2 3 3 3

개월 경과 시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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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균 특별법

[ 2011.10.26] [ 10898 , 2011.7.25, ]

장1 개< 2009.4.22>

목1 ( ) 지역 특 에 맞 과 지역 간 연계 진 통

여 지역경쟁 고 삶 질 상 지역 간 균 에

지 목 다.

개[ 2009.4.22]

2 ( ) 에 사용 용어 뜻 다 과 같다 개. < 2011.5.19>

지역 란 과 창 지역별 특 과 지역 간 상1. " "

진 통 여 지역경 고 민 삶 질 상 지역경,

쟁 강 것 말 다.

생 란 지역 주민 본 삶 질 상 진2. " "

여 주민 상생 루어지 역 시 주특별 도(「

도시 특별 에 시 포 다 같다15 . )」 ㆍ

역시 포 다 같다 말 다 같다 시( . ) ( . )ㆍ ㆍ

과 에 생 계 공동 립 상 시7 2 ㆍ

말 다.

역경 란 지역 간 연계 통 지역경쟁 상3. " "

시키 여 경 산업 과 역사 동질 등 고 여ㆍ ㆍ

역 통 지역 말 다.

역개 란 지역경쟁 상시키 여 역경 간 다4. " "

역경 에 지 단체 간 산업 통 등 연계ㆍ ㆍ ㆍ

사업 진 역 통 지역 말 다.

지역 략산업 란 지역 가경쟁 상에 여도가 특별시 역5. " " ㆍ

시 도 특별 도 시 도 라 다 산업 에 라( " " ) 11 1ㆍ ㆍ

산업 말 다.

지역 도산업 란 지역 가경쟁 상에 여도가 역경6. " 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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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 에 라 산업 말 다11 1 .

진지역 란 생 경 열 고 개 게 여 당 지7. " "

역 경 사 진 여 도 상 도 등 지역사,ㆍ

시 등에 가 지 단체 특별 가 지역

득 재 상태 등 고 여 통 지역 말 다, , .

특 상 지역 란 단 상 격 경 사 여건 변동 등8. " " ㆍ

에 라 리 경에 처 게 어 간 동 계

에 지원 등 특 지원 가 지역 다 각 목 어

에 당 지역 말 다.

가 경지역 지원 특별 에 경지역. 2 1「 」

도 개 진 에 개 상도 다만 진지역에. 4 1 . ,「 」

당 도 다.

다 그 에 가목과 목에 지역에 지역 통.

지역

산어 란 어 비 에 어 과 산림 본9. " " 2 1 3「 」 「 」

에 산 말 다2 .

공공 란 공공 운 에 에 공10. " " , 4「 」

공 그 공공단체 통 말 다, .

개[ 2009.4.22]

가 지 단체 책3 ( ) 가 지 단체 지역 과 지역 간

연계 진 여 산 보 고 시책 립 진ㆍ

여 다.

개[ 2009.4.22]

장 지역 개 계획 등2 5 개< 2009.4.22>

지역 개 계 립4 ( 5 ) 지역 간 연계 진 고 지①

역경쟁 상시키 여 에 별 계 과5 1 6 1

에 역경 계 여 단 지역 개 계5 5

지역 계 라 다 립 다( " " ) .

지역 계 에 다 각 사 포 어 다.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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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목 에 사1.

다원 개 과 지역 역량 충에 사2.

지역산업 등 지역경 에 사3.

지역 과 과 진 에 사4.

지역 거 과 통 망 충에 사5. ㆍ

지역 에 사6. ㆍ

진지역 특 상 지역 산어 등 개 진에 사7. , ,

공공 등 지 에 사8.

재원 달에 사9.

그 에 지역 여 사10.

지역 계 가재 에 가재 운용계 본7 ,③ 「 」 「 」

에 계 과 연계 어 다6 .

지역 계 심 거쳐 통 승 다 립.④

지역 계 변경 에도 같다.

지역 계 립 차 등에 여 사 통 다.⑤

개[ 2009.4.22]

별 계 시 계 립5 ( ) 계①

에 역경 원 역경 원 라, 28 ( " "

다 특별시 역시 도지사 특별 도지사 시 도지사 라 다) ( " " )ㆍ ㆍ ㆍ ㆍ

여 단 별 계 립 다5 .

에 별 계 립 에1 5②

에 역개 본 상과 에 역경 계2 1 6 1

고 여 다.

지역 계 시 여 매 별 지역 시③

계 별 시 계 라 다 립 시 여 다( " " ) .ㆍ

통 에 라 별 계 ,④

도 별 시 계 진 실 과 당 연도 별 시 계 에22

지역 원 지역 원 라 다 에 여 다( " " ) .

별 계 별 시 계 립 차 등에 여 사⑤

통 다.

개[ 2009.4.22]

역개 본 상 립5 2( ) 시 도지사 견 들어①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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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개 에 본 상 립 다.

본 상에 포 사 다 각 같다1 .②

산업 등 동 과 지역 간 연계 에 사1. , ㆍ

역개 개 진 연계 시 충에 사2.

역개 내 여 사3.

그 에 역개 사업 여 사4.

역개 사업 진 여 시 도지사③ ㆍ

여 역개 체 다.

역개 본 상 립 차 등에 여 사 통④

다.

본 신[ 2009.4.22]

역경 계 등 립6 ( ) 역경 원 계①

과 여 단 역경 계 역계 라5 ( " "

다 립 다) .

역계 에 다 각 사 포 어 다.②

역경 목 에 사1.

역경 과 여건 에 사2.

산업 거 통 망 충 등3. , , , ,ㆍ ㆍ

역경 에 사

천 등 원과 비 공동 용 리에 사4.

에 역 지역 특별 계 지원 시 도 에 사5. 30 ㆍ ㆍ

재원 달에 사6.

그 에 역경 여 사7.

역경 원 역계 진 여 매 역경③

시 계 역 시 계 라 다 립 여 다( " " ) .

역경 원 역계 도 역 시 계 진 실 과 당,④

연도 역 시 계 지역 원 에 여 다.

역경 원 지역 계 그 내용에 게,⑤

역계 보 여 다.ㆍ

역계 과 역 시 계 립 차 등에 여 사 통⑥

다.

개[ 2009.4.2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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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도 계 립7 ( )ㆍ 시 도지사 당 시 도 특 과 경쟁ㆍ ㆍ

상 여 지역 계 과 에 생 계 고7 2 1

여 단 시 도 계 시 도 계 라 다 립5 ( " " )ㆍ ㆍ

다.

개[ 2009.4.22]

생 계 립7 2( ) 시 주특별 도(① 「

도시 특별 에 시 포 다 같다 역시. ) (」 ㆍ

포 다 같다 상 시 당 지역 특. ) ㆍ

과 지역 주민 삶 질 상 여 단 생 계5

생 계 라 다 립 다 경우 시 도지사( " " ) . ㆍ

립 생 계 에 여 산 에 지원 다.

시 도지사 시 상 시 에게 지역 계② ㆍ ㆍ ㆍ

과 시 도 계 그 내용에 게 당 생 계,ㆍ

보 도 청 다.ㆍ

본 신[ 2009.4.22]

시 계8 ( )ㆍ 역경 원 다

별 시 계 다 역경 원 역 시

계 시 그 역경 원 시 계 시 에

지 주거 우 가 다고 에 통 에 라 상

여 다 경우 당 역경.ㆍ

원 지역 원 견 들 다.

개[ 2009.4.22]

시 계 평가9 ( ) 지역 원 매 별 시 계 역 시 계①

등 진 실 평가 여 다.

에 평가 차 등에 여 사 통1 ,②

다.

지역 원 에 평가업 여 지역 사업평가1③

단 평가업 지원 여 평가 지 여 운,

다.

에 지역 사업평가 단 평가 지 운 에3④

사 통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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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원 에 라 보 지원 사업에 여 당 사업40⑤

주 에게 평가에 사 다.

개[ 2009.4.22]

장 지역 시책 추진3 개< 2009.4.22>

다원 개 과 지역 역량 충10 ( ) 가 지 단체 지역①

여건과 특 고 다원 개 과 지역 역량 충 여 다 각

시책 체계 진 여 다.

역개 진에 사1.

역경 경쟁 상과 도 지 상생 에 사2.

생 삶 질 상과 지역공동체 에 사3.

가 지 단체 시책 진 지역산업 통1 , ,② ㆍ

시 충 등 지 가 고 여 체계 연계 고,

에 재 지원 규 진 여 다.

개[ 2009.4.22]

지역산업 등 지역경 진11 ( ) 시 도지사 역경① ㆍ

원 계 역 시 시 청, (ㆍ ㆍ ㆍ ㆍ

청 말 다 같다 과 여 다 각 건 충 산. )

업 당 시 도 지역 략산업과 당 역경 지역 도산업ㆍ

다.

가 재 과 경 에 여도가 산업1.

지역경 경쟁 강 에 심 역 산업2.

지역 역량 강 시킬 산업3.

가 지 단체 지역 략산업과 지역 도산업 여 다②

각 사 에 시책 진 여 다.

지역 략산업과 지역 도산업 고도 진에 사1.

지역 략산업과 지역 도산업 집 에 사2. ( )集積

지역 략산업과 지역 도산업 충에 사3.

지역 략산업과 지역 도산업 에 산업 지 시 등 충에4.

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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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에 지역 략산업과 지역 도산업 여 사5.

가 지 단체 지역산업 과 지역경 여 다 각③

사 에 시책 진 여 다.

지역특 에 맞 업 창업 여건 개 에 사1.

지역 보 진 보통신 진 에 사2.

지역 고용창 과 내 업 동 지원에 사3.

지역특 에 산업 지원과 간 에 사4.

그 에 지역 업 등 지역산업 여 사5.

과 에 지역산업 과 지역경 진 시책2 3④

진 진 차에 여 사 통 다.

개[ 2009.4.22]

지역 과 과 진12 ( ) 가 지 단체 지 도(① 「

비계 에 도 닌 지역에 고등2 1 2」 「 」

각 에 말 다 같다 과 지역 에 우. )

여 다 각 사 에 시책 진 여 다.

지 과 산업체 간 산 동 통 고용 진에 사1.

지 업생에 채용 도 에 사2.

지 우 업 지역 착 지원에 사3.

지역 원 개 산 연 사업 에 사4.

그 에 지 지역 원 개 에 사5.

가 지 단체 지역 에 과 진 여 다 각②

사 에 시책 진 여 다.

지역 과 연 에 사1. ㆍ

지역 연 개 진에 사2.

지역 연 개 충 등 과 역량 상에 사3.

그 에 지역 과 진 여 사4.

개[ 2009.4.22]

13 삭 <2009.4.22>

지역 거 과 통 망 충14 ( )ㆍ 가 지 단체 지역

지역 간 진 여 지역 거 과 통 망 충ㆍ

여 다 각 사 에 시책 진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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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도 후 책 연 공주지역 심복 도시 건 특1. 「 ㆍ

별 에 심복 도시 공공 지 에 신도시 건 지,」 「

원에 특별 에 신도시 업도시개 특별 에 업도시 등,」 「 」

거 도시 과 후 산업과 지역과 연계에 사

경 역 지 운 에 에 경 역 에2. 「 」

사

지역 거 간 연계 강 도 철도 등 지역 통 망 충3. ㆍ

에 사

개[ 2009.4.22]

지역15 ( )ㆍ 가 지 단체 지역

여 다 각 사 에 시책 진 여 다.

지역 원 개 에 사1. ㆍ

지역 과 에 사2.

지역 산업 에 사3.

그 에 지역 여 사4.

개[ 2009.4.22]

진지역 등 개16 ( ) 가 지 단체 진지역 특 상 지,

역 산어 등 생 경 개 고 특 지역 여 다 각, ,

사 에 시책 진 여 다.

통망 등 지역사 시 충에 사1.

주민 득창 충에 사2.

특 원 개 용에 사3.

도시 경 개 과 료 복지 진에 사4. ㆍ ㆍ

그 에 진지역 특 상 지역 산어 등 개 여 사5. , ,

개[ 2009.4.22]

17 삭 <2009.4.22>

공공 지18 ( ) 도 에 공공 통①

에 상공공 라 다 단계 지( " " )

도 닌 지역 말 다 같다 공공 지( . )

시책 공공 지 시책 라 다 진 여 다( " " ) .

공공 지 시책 진 에 다 각 사 고 여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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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
지 단체 계 지원에 사1.

상공공 별 지 계 에 사2.

그 에 지역 여 사3.

계 지 단체 상공공 공공,③

지 시책에 라 공공 별 지 계 립 등 공공 에

시 여 다.

가 지 단체 공공 지 경우 공공④

그 사 에 여 재 지원 생 경 개 등에 지원ㆍ

다.

개[ 2009.4.22]

업 지19 ( ) 가 지 단체 도 시 별① ㆍ ㆍ

과 산업 지 산업집 등 고 여 통 지역에ㆍ ㆍ

업 지 경우 재 사 등에 지원 다.ㆍ

가 지 단체 도 진지역과특 상 지역 다 에( )②

지 경우 재 사 등에 지원 다.ㆍ

에 지원 상 차 등 사 통1 2③

다.

개[ 2009.4.22]

지역 체결 등20 ( ) 가 지 단체 가 지 단①

체 간 지 단체 상 간에 지역 사업 공동 진

여 사업내용 담 등 포 지역 지역( " "

라 다 체결 다) .

가 지 단체 지역 에 사업 진 여 매②

산 편 등 여 다.

지역 체결 등에 사 통 다.③

개[ 2009.4.22]

지역 계 에 연차보고21 ( ) 도 지역 주 시책에①

보고 여 매 개 지 에 여 다.

보고 에 다 각 내용 포 어 다1 .②

지역 계 립과 리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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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에 여 진 시책과 진 시책2.

지역산업 등 지역경3.

지역 과 과 진4.

지역 거 과 통 망 충5. ㆍ

지역6. ㆍ

진지역 특 상 지역 산어 등 개7. , ,

공공 등 지8.

그 에 지역 에 사9.

개[ 2009.4.22]

장 지역 원회 등4 개< 2009.4.22>

지역 원22 ( ) 지역 진 책①

에 통 에 여 통 지역 원 다.

지역 원 다 각 사 심 다.②

지역 본 과 책 에 사1.

지역 계 에 사2.

역개 본 상 별 계 별 시 계 에 사3. ,

역계 과 역 시 계 에 사4.

지역 시책 사업 리 평가에 사5. ㆍ

지역 체결 운 에 사6.

역 지역 특별 계 운용에 사7. ㆍ

공공 등 지 에 사8.

도 경쟁 강 도 지 상생 에 사9.

그 에 지역 과 여 사 원 에 사10.

개[ 2009.4.22]

직23 ( ) 지역 원 원 포 내 원1 30①

원 당연직 원과 원 다.

당연직 원 지식경 재 과, , ,②

체 림 산식 보건복지 경, , , , ,

그 에 통 다 개, . <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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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.1.18>

원 다 각 어 에 당 에 통③

다.

지 에 체 가 천1. 165「 」

지역 에 식과 경험2.

원 원 에 통 다.④

원 내 원 과 재 상 도20 , 1⑤

닌 지역에 주 어 다.

원 연 다 다만 원 사 등2 . ,⑥

여 새 원 원 간 다.

지역 원 에 간사 간사 에 지역 단 단1 , 26⑦

다.

지역 원 운 등에 사 통 다.⑧ ㆍ

개[ 2009.4.22]

계 등에 청24 ( ) 지역 원 그 직 여

계 공 원 계 가 원 에 참 게 여 견 듣거 ,

계 단체 등에 여 료 견 등 청ㆍ ㆍ

다.

개[ 2009.4.22]

직원 견 청 등25 ( ) 지역 원 그 업 여①

계 공 원 계 단체 등에 직원 견ㆍ ㆍ

겸 청 다.

지역 원 그 업 여 가②

계 직공 원 다.

개[ 2009.4.22]

지역 단26 ( ) 지역 원 사 처리 여 지역 원①

지역 단 다.

지역 단 과 운 에 사 통 다.②

개[ 2009.4.22]

지역 지원단 등27 ( ) 지역 단 업 지원 고 역경,①

원 가 역계 과 립 시 도 지식경 에 지역 지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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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단 지원단 라 다 그 통( " " ) , (

리 포 다 에 지역 지원 다) .

지원단 계 지역 원 등과 거쳐 에21②

연차보고 여 다.

지원단 과 운 에 사 통 다.③

개[ 2009.4.22]

역경 원 등28 ( ) 역경 사업 등 진①

여 역경 별 역경 원 역 원 라 다 다( " " ) .

역 원 다 각 사 다.②

역계 역 시 계 립에 사1.

역경 내 시 도 간 사업 에 사2. ㆍ

역경 내 시 도 간 연계 사업에 재원 담에 사3. ㆍ ㆍ

당 역경 사업 리 평가에 사4. ㆍ

그 에 역경 사업 진 여 사5.

역 원 원 포 내 원 다15 .③

원 역경 에 시 도지사가 공동 원 다 각,④ ㆍ

가 다.

지역 원 원 천 내1. 3

지역 에 식과 경험 공동 원2.

역 원 사 처리 여 역 원 사 다.⑤

역 원 계 에 청 직원 견 청 등에 여 24⑥

용 다25 .

역 원 책에 여 여 역경 별 각계⑦

단 다.

에 사 에 여 역 원 원 간에 견 경우에2 ( )異見⑧

역 원 지역 원 에 청 다.

역 원 과 운 에 사 통 다.⑨

개[ 2009.4.22]

시 도 등29 ( )ㆍ 시 도지사 시 도 특 과① ㆍ ㆍ

경쟁 상에 사 에 등 여 시 도ㆍ ㆍ

다.

시 청 당 시 특 과 삶 질 상에② ㆍ ㆍ ㆍ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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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에 여 시 다.ㆍ ㆍ ㆍ

개[ 2009.4.22]

장 역 지역 특별회계5 ㆍ 개< 2009.4.22>

역 지역 특별 계30 ( )ㆍ 지역별 특 과 비 우 에 지역 특

지원 고 역경 경쟁 상 사업 진,

여 역 지역 특별 계 계 라 다 다( " " ) .ㆍ

개[ 2009.4.22]

계 리 운용31 ( )ㆍ 계 재 리 운용 다.① ㆍ

계 산 직별 다.②

개[ 2009.4.22]

계32 ( ) 계 지역개 계 역 계 주특별 도계,

다.

개[ 2009.4.22]

재산33 ( ) 다 각 지 계 역 계 재산 다.①

개 에 에 라 개 담 납 지1. ( )物納「 」

계 용에 에 라 가가 매2. 122 123「 」

지

그 에 다 에 라 계 재산 귀 지3.

계 에도 고 에 계 재산31 1 1②

리 운용 다.ㆍ

에 계 에 계 재산 통2 1③

에 라 사용 차 포 다 거 여 매[ ( ) ]使用貸借 ㆍ ㆍ

각 등 처 다.

개[ 2009.4.22]

지역개 계 과34 ( ) 계 지역개 계 다 각①

같다.

주 에 주1. 100 40「 」

도 비계 에 라 계에 귀 과 담2. 16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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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에 에 라 계에 귀 개 담3. 4 1「 」

어 개 특별 계4. 4 2 3 2, 4 2 2 2 2「 」

에 라 계5 2 5

공공 리 에 공공 리5. ( )豫受金「 」

계 다 특별 계6.

계 역 계 과 주특별 도계7.

에 원리8. 2 7

에9. 36

에 시차10. 37 1

에 도 결산상 여11. 45

그 에 다 에 라 계 귀12.

계 지역개 계 다 각 같다 개. < 2010.7.23, 2011.②

5.19>

지 단체 다 각 목 사업에 보1.

가 진지역 특 상 지역 산어 등 개 사업 다 각각 사. , ,

통 여 실시 생 생 충과 사업

도 개 진 에 도 개 에 사(1) 「 」

지 도 지원 에 지 도 에 사(2) 「 」

경지역 지원 특별 에 경지역 개 에 사(3) 「 」

어 비 에 어 생 경 비 원마 업생(4) , ,「 」

용 개 에 사

어업 삶 질 상 어 지역개 진에 특별 에(5) 「 」

어 개 에 사

어 어 에 어 개 에 사(6) 「 ㆍ 」

지역균 개 지 업 에 에 개 진지 개(7) 「 」

에 사

도시 주거 경 비 에 도시 경 개 에 사(8) 「 」

산림 본 과 업 산 진 진에 에 산 개 에(9) 「 」 「 」

사

도 에 지 상 도 개 에 사(10) 「 」

지역사 시 충 개 사업.

다 지역 체 원 개 충 사업. ㆍ ㆍ

라 지역 통 충 등 산업 등에 사업.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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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 지역 특 원 개 용에 사업.

그 에 통 사업 지 단체 보 사업.

지역 진 사 연 사업에 경비2. ㆍ

3. 공공 리 에 공공 리 원리 상「 」

에 시차 원리 상4. 37 1

계 리 운 에 경비5. ㆍ

계 역 계 주특별 도계6.

그 에 지역 에 여 통 사업에 등7.

경비 지원

에 상 건 차에 여 사 통2 7③ ㆍ

다.

개[ 2009.4.22]

역 계 과35 ( ) 계 역 계 다 각①

같다.

주 에 주1. 100 60「 」

개 역 지 리에 특별 에 라 계에2. 26 1「 」

귀 개 역 보 담

도시 역 통 리에 특별 에 라 계에 귀3. 11 6 1「 」

역 통시 담

동차 통 리 개 특별 계 에 라 계4. 4 1 8 2「 」

공공 리 에 공공 리5. 「 」

계 다 특별 계6.

계 지역개 계 주특별 도계7.

지 에 원리8. 2 1 7 16

에 시차9. 37 1

에 도 결산상 여10. 45

에 계 재산 료 매각11. 33 1

그 에 다 에 라 계 귀12.

계 역 계 다 각 같다.②

역경 지역경쟁 강 통 망 충 사업에1. ㆍ

연 보( )出捐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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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경 지역 도산업 지역 략산업 과 고용창 진에2.

사업에 연 보ㆍ

역경 에 지 경쟁 상 지역 원 개 사업에3.

연 보ㆍ

4. 역경 과 진 특 사업에 연 보ㆍ

공공 업 등 집 시 지 에 사업에5. ㆍ

등 경비 지원

역경 에 원 진 체 동 지원 등에6. ㆍ

연 보ㆍ

역경 주 거 에 연 보7. ㆍ

에 라 지 특별지 사 에8.

경비

개 역 지 리에 특별 에 사업에9. 26 2「 」

경비

역경 지역경쟁 강 사 연 사업에 경비10. ㆍ

11. 공공 리 에 공공 리 원리 상「 」

에 재산 리 운 에 경비12. 33 1 ㆍ

에 시차 원리 상13. 37 1

계 리 운 에 경비14. ㆍ

계 지역개 계 주특별 도계15.

그 에 역경 심 지역 에 사업 통16.

사업 시 에 등 경비 지원

지 에 상 건 차에2 1 7 16③ ㆍ

여 사 통 다.

가 여 에 라 지 특별지2 8④

사 에 경비 당 지 단체에 지원 여

다.

개[ 2009.4.22]

주특별 도계 과35 2( ) 계 주특별 도계①

다 각 같다.

계 다 특별 계1.

계 지역개 계 역 계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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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시차3. 37 1

에 도 결산상 여4. 45

그 에 다 에 라 계 귀5.

계 주특별 도계 다 각 같다.②

주특별 도에 다 각 목 연 보 등1. ㆍ

가 목 다 에 보 지원. 34 2 1 ( ) 7

지 에 연 보. 35 2 1 7 , 9 , 10 16 ㆍ

지원 등ㆍ

다 그 에 통 사업 지 단체 보 사업.

주특별 도 도시 특별 에 라2. 「 」

특별지 사 에 경비 경찰 체( )移替

경찰 에 건비 상당 그 운 비

에 시차 원리 상3. 37 1

계 지역개 계 역 계4.

그 에 계 리 운 에 경비5.

에 상 건 차에 여 사 통2 1③ ㆍ

다.

개[ 2009.4.22]

계 다 특별 계36 ( ) 매 계연도마다① 「

통 에 지 경 에 통 에 지 경 에 당1000 20ㆍ ㆍ 」 ㆍ ㆍ

계 계에 여 다.

에 통 에 지 경 지역개 계 다1 .② ㆍ ㆍ

계 계에 경비 마 없 경우에③

그 계 다 특별 계 충당

다.

개[ 2009.4.22]

시차37 ( ) 계 시 에 계 담①

시차 다.

에 시차 원리 당 계연도 내에 상 여 다1 .②

개[ 2009.4.22]

산편 차상 특38 ( ) 재 가재 에29 1① 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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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편 지 에 계 산 특 도

계 지 단체 견 들어 다.

지 단체 에 사34 2 35 2 35 2 2② ㆍ

업에 다 연도 산신청 여 매 월 지 계5 31

에게 여 다.

통 에 라 에 지 단2③

체 산신청 다 연도 산 매 월 지6 30

재 에게 여 다.

지역 원 에 평가 결과 등 고 여 계 산편 에9④

견 매 월 지 재 에게 통보 다6 30 .

개[ 2009.4.22]

산 차등 지원39 ( ) 계 산 편 지 단체①

재 상 에 평가 결과 등 고 여 통9

에 라 지 단체별 지원규 보 비 등에 차등 다.ㆍ

다 각 에 당 사업에 여 산편 시 우 고 사,②

업별 지원규 보 비 등에 차등 다.ㆍ

상 지 단체 역에 과가 미 사업 당 지 단체1.

가 공동 진 사업

사업 상 시 복 여 건 사업2. 34 2

사업 진지역에 지원 사업3. 34 2

그 에 지역 경쟁 과 상시키 여 사업4.

통 에 라 지 단체 업 등 지역경③

과 평가 여 에 라 지 단체에 재 지원 다.

개[ 2009.4.22]

포 보 지원40 ( ) 에 지역개 계 산34 2①

편 통 에 라 각 시 도별 산 용도 포ㆍ

보 포 보 라 다 편 여 지원 다( " " ) .

에 라 가 포 보 편 사업에 여 계1②

산 에 당 사업 내에 개 내역 여

니 다.

개[ 2009.4.2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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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복신청 등 지41 ( ) 시 도지사 38 2ㆍ

에 라 산 거 신청 사업 그 사 사업에 여

재 에게 복 여 산 거 신청 여

니 다 다만 가시책 득 경우 통. ,

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개[ 2009.4.22]

산 용42 ( ) 가재 에도 고46① 「 」

산집 상 경우 지 단체 청 경우에 통

에 라 계 처별 산 에 각 과목 상 간에

용 다( ) .轉用

에 라 지 단체 청 에1②

통 경우에 당 지 니 에 라 다.

에 라 산 용 경우에 과목별1③

체 재 과 감사원에 보내 다.

개[ 2009.4.22]

산 월43 ( ) 계 산 득 사 당 계연도 내에 지①

지 니 것 가재 에도 고 통48 1「 」

에 라 계 처별 지 단체별 산 에 다

연도에 월 여 사용 다 다만 그 계연도 계연도( ) . , 2移越

과 여 월 없다.

지 단체 에 라 산 월1②

에 당 연도 월 재 여 월 사용 고 월12 31 ,

여 지 단체 다 연도 월 지 에게1 15

보내고 다 연도 월 지 재 과 감사원에, 1 31

보내 다.

재 징 상 지 단체 산 집 실 등 고,③

여 다고 미리 에 산 월 사용1

다.

개[ 2009.4.22]

보 에 다 용44 ( ) 34 2 35 2① ㆍ

사업에 보 에 여 보 리에35 2 2 18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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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규 용 지 니 다 다21 26 28 33 .ㆍ ㆍ

만 보 사업 가 규 여 보 사용 허 신청 그, ,

보 에 라 다 연도 월43

산 다 다 계연도 지 지 지 니 에 보 리에「

지 규 용 다 개30 33 . < 2011.7.25>」

지 단체 사업 후 집 34 2 35 2② ㆍ

에 사업에 용 여 사용 고 과목별35 2 2 ,

체 에게 보내 다.

개[ 2009.4.22]

여 처리45 ( ) 계 결산상 여 다 연도 에 다( ) .移入

개[ 2009.4.22]

탁46 ( ) 계 에33 3

통 에 라 공공 운 에 에 공공4「 」

통 에 탁 다.

개[ 2009.4.22]

계사 탁47 ( ) 34 2 7 , 35 2①

지 에 사 통 에1 7 16

라 에 통 에 탁 다 개. <「 」

2010.5.17>

에 라 사 탁 경우에 재 과1②

여 에 라 취 료 그 에 경비 지 다.

에 라 사 탁 경우에 탁1③

직원 에 당 사 계 계직원 다.

계 계직원 등 책 에 에 라 계 계직원에3④ 「 」

여 용 다.

개[ 2009.4.22]

지역개 사업 등 재원 변경에 지 단체 재원 충48 ( ) 가

계 산 지원 34 2 35 2 35 2 2ㆍ

에 사업 지 단체가 경비 담 사업 변경 경

우에 계에 지원 경비에 상당 주 에 주 지 단체「 」

재원 충에 용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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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[ 2009.4.22]

보 리에< 10898 , 2011.7.25> ( )

시1 ( ) 공포 후 개월 경과 시 다3 .

2 3 생략

다 개4 ( ) 생략①

가균 특별 다 과 같 개 다.②

본 단 보 산 리에 각각 보44 1 " " "「 」 「

리에 다" .」

지 생략③ ⑮

5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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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균 특별법 시행

[ 2011.1.24] [ 22625 , 2011.1.17, ]

장1 개< 2009.5.29>

목1 ( ) 가균 특별 에 사 과그 시 에 사「 」

규 목 다.

개[ 2009.5.29]

역경 역개2 ( ) 가균 특별 라 다( " " )① 「 」

에 통 지역 란 별 과 같다2 3 " " 1 .

에 통 지역 란 다 각 같다2 4 " " .②

1. 동 특별 에 동 그 지역· · 2 1 · ·「 」

경지역지원 에 경지역 그 지역2. 2 1「 」

그 에 역경 간 다 역경 에 지 단체 간에 연계3. ·

사업 진 여 공동 개 상 립 역 28

에 역경 원 역 원 라 다 지 단체( " " )

청에 라 에 지역 원 지역22 ( "

원 라 다 심 거쳐 지 고시 지역" ) ·

본 신[ 2009.5.29]

동[ 2 2 2 <2009.5.29>]

진지역 지 등2 2( ) 에 통 지2 7 "①

역 란 지 에 시 주특별 도" 2 1 2 (「 」 「

도시 특별 에 시 포 다 같다 역15 . )· (」

시 포 다 같다 말 다 같다 시 상. )· ( . ) ·

연평균 변 득 재 상 지역 근 등 지역 원 가, ,

마다 평가 결과 지역사 시 등에 가 지 단체 특5

별 가 다고 지역 에 지역 원 심 거쳐

과 공동 지 고시 지역 말 다·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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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에 라 진지역 지1②

경우에 계 계 특별시 역시 도지사특별 도지· · ·

사 시도지사 라 다 여 다( " · " ) .

시도지사 에 여 견 경우에 미리 당· 2③

특별시 역시도특별 도 시도 라 다 에 시 견 들어· · · ( " · " ) ·

다.

에 라 진지역 지 시 도 상 도 등 경1 · ·④

사 진에 사 시 경우에 에 사업계

립 고 에게 여 다 사업계 변경, .

경우에도 같다.

개[ 2009.5.29]

에 동[ 2 <2009.5.29>]

그 공공3 ( ) 에 통 란 다2 10 " "

각 어 에 당 말 다 개. < 2009.7.27>

1.

공공 운 에 에 공공 본2. 4 100 50「 」

상

재산 에 업체3. 「 」

4. 에 상 거 고

에 연 상 연 거 고5. ( )出捐

개별 에 라 립 주 가허가 없6. ·

당 에 라 직 립

개[ 2009.5.29]

장 지역 개 계획 등2 5 개< 2009.5.29>

지역 개 계 립 차 등4 ( 5 ) 지역 원 에 지4①

역 개 계 지역 계 라 다 립에 여 통 에5 ( " " )

경우에 에 별 계 별 계5 1 ( "

라 다 에 역경 계 역계 라" ) 6 1 ( " 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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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지역 목 진 략 등 포 지역 계) ,

여 보고 여 다.

② 지식경 별 계 과 역계 에 지역1

계 여 지역 원 심 거쳐 지역 계 립 여 다.

지식경 에 라 통 승 지역 계4 4③

계 역 원 시도지사에게 여 다, · .

개[ 2009.5.29]

별 계 립지 등5 ( ) 지식경 별 계①

립 여 계 과 후 지역 원

심 거쳐 별 계 립지 여 다.

지식경 에 립지 계 에게1②

여 다.

개[ 2009.5.29]

별 지역 시 계 립 차 등6 ( ) 지식경 5 3①

에 별 지역 시 계 별 시 계 라 다( " " )

립 여 계 과 후 지역 원 심 거

쳐 별 시 계 립지 여 다.

지식경 에 립지 계 에게 매1②

월 지 여 다11 30 .

계 당 연도 별 시 계 과 도 별 시③

계 진 실 매 월 지 지역 원 에 여 다2 15 .

개[ 2009.5.29]

역개 본 상 립 차6 2( ) 지역 원 에5 2①

역개 본 상 립에 여 통 에 경우에

계 역 원 시도지사 견 들어 역개 본, ·

상 여 보고 여 다.

지역 원 심 거쳐 에 역개1②

본 상 역개 본 상 립 여 다.

에 역개 본 상 계2 ,③

역 원 시도지사에게 여 다· .

계 별 계 에 에3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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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개 본 상 여 다.

본 신[ 2009.5.29]

역계 립지 등7 ( ) 지식경 역계 립①

여 계 과 후 지역 원 심 거쳐 역계

립지 여 다.

지식경 에 립지 역 원 시도지사에게1 ·②

여 다.

개[ 2009.5.29]

역경 시 계 립 차 등8 ( ) 지식경 6 3①

에 역경 시 계 역 시 계 라 다 립( " " )

여 계 과 후 지역 원 심 거쳐 역

시 계 립지 여 다.

지식경 에 립지 역 원 시도지사에게 매1 ·②

월 지 여 다11 30 .

역 원 당 연도 역 시 계 과 도 역 시 계 진 실③

매 월 지 계 지역 원 에 여 다2 15 .

경우 역 원 당 시도지사 미리 여 다· .

개[ 2009.5.29]

생 계 립 지원9 ( ) 경우에 7

에 생 계 립 지원 여 업 편2 1

람 등 실시 다 다만 계 용에. , 「 」

에 도시계 어업 삶 질 상 어 지역 개 진에 특별「

에 어업 삶 질 상 어 지역개 본계 등 다 에」

라 시 단 계 여 사 경우 다 개· . < 2011.

1.17>

개[ 2009.5.29]

10 삭 <2009.5.29>

시 계11 ( · ) 역 원 8①

에 청 다 다 역 원·

특별 사 가 없 청 내에 내· 30 ·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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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 원 에 경우8 ·②

산 사 에 여 재 과 여 다.

개[ 2009.5.29]

별 시 계 등 체평가12 ( ) 지역 원 에 라9 1①

다 각 사 포 별 시 계 등 진 실 에 평가계

우고 매 월 지 계 역 원 시도지사에게, 1 15 , ·

통지 여 다.

상 사업1.

료2.

평가지3.

그 에 평가 여 사4.

도 별 시 계 진 실 에 여 체평가②

실시 고 그 결과 매 월 말 지 지역 원 에 여 다 다만, 2 . ,

에 라 보 지원 사업에 그 사업 주40

역 원 체평가 결과 평가 실시 고 그 결과, 3

월 말 지 지역 원 에 여 다.

역 원 도 역 시 계 진 실 에 여 체평가 실시 고,③

그 결과 매 월 말 지 계 지역 원 에2

여 다 다만 에 라 보 지원 사업에 미리 계. , 40

시 도지사 견 들어 체평가 실시 여 다· .

개[ 2009.5.29]

별 시 계 등 평가13 ( ) 지역 원 12 2 3①

에 평가 결과 별 시 계 등에 평가 실시 고 매,

월 지 평가보고 여 통 에게 보고 여 다5 31 .

지역 원 에 평가 결과 계 역1 ,②

원 시도지사에게 여 다· .

지역 원 에 평가 결과 과 본1 9 2③ 「 」

에 연 개 사업 연 개 사업 라 다 에 당 사업에5 ( " " )

평가 결과 매 월 지 재 가과 원 에 미리4 30

여 다.

지역 원 평가 결과에 라 진 사업과 역경 시도1 ·④

별 지역 책 진 과에 별도 심 평가 실시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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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원 에 평가 여 지역 사1⑤

업에 보 고 운 여 다.

지역 원 에 평가 여 계1⑥

역 원 시도에 여 평가 료 과 에, · 5

보 운 에 료 청 다 경우 계.

역 원 시도지사 가 보 상, ·

등 당 사 가 없 청에 라 다.

개[ 2009.5.29]

평가14 ( ) 에 평가 다 각 같다9 2 .

사업 타당1.

사업 집2.

사업목 달 도 사업 과3.

그 에 지역 원 심 거쳐 사4.

개[ 2009.5.29]

평가 단 등14 2( ) 에 지역 사업평가 단9 3①

평가 단 라 다 매 평가업 고 그 결과( " " ) ,

지역 원 에 보고 여 다.

평가 단 지역 사업 평가에 과 경험 내100②

평가 원 평가 원 지역 원 원 원 라, ( " "

다 다) .

평가 단 평가 원 에 원 다.③

지역 원 지역 사업 평가에 갖 에 9④

에 평가 평가 라 다 지 다3 ( " " ) .

평가 다 각 다.⑤

평가 단 평가 지원1.

에 보 리 운2. 13 5

계 역 원 시도 체평가 지원3. , ·

그 에 지역 원 에 평가 여 탁 사4.

매 평가 단과 평가 운 에 산 립 고 지원⑥

여 다.

본 신[ 2009.5.2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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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지역 시책 추진3 개< 2009.5.29>

지역경 진15 ( ) 지식경 에11 2 3①

지역 략산업 지역 도산업 지역산업 에 지역 략산업, ( "

등 라 다 과 지역경 시책 진" )

여 지원 상 사업 고 산 에 지원 다, .

지원 상 사업 지원 간 사업 진 실 검 등 그 에, ,②

지역 략산업등 과 지역경 시책 시 에 여 사

지식경 여 고시 다.

본 신[ 2009.5.29]

동[ 15 16 <2009.5.29>]

공공 지16 ( ) 에 통18 1 " "①

란 공공 다 각 말 다.

1.

도 역2.

진지역 특 상 지역 도 폐 매립지에3. ,

도 에 공연시 시시 도 시 지역 복지시 료시 등4. , , , ,

도 주민 생 과 복리 진에 여 시 직 리

도 에 지 지 매립지 시 철도역 공5. , , , , , ,

그 시 등 리

원 간 상 복리 진 상 업 질 지 목6. , ,

립 단체

그 에 격 업 등 고 여 도 에 것 가 다고7.

지역 원 심 거쳐

에 공공 지 시책 진 여18②

공공 그 사 에 여 지원 체 내용 차 등,

지역 원 심 거쳐 다.

개[ 2009.5.29]

에 동 동[ 15 , 16 17 <2009.5.29>]

업 지17 ( ) 에 통 지역 란 다19 1 " "①

각 지 평가 여 시 상 지식경 계 시도· ·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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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사 견 들어 마다 고시 지역 말 다3 .

도1.

업 업 생산2. ·

그 에 업 업 사업체 등 지식경 사3. ·

지식경 에 라 지 업에 여19 1②

지 등 가 훈 보 지 등 지 지원,

다.

지식경 에 지원 상 건 차등 여2 ,③

고시 다 경우 재 계 과 여 다. .

개[ 2009.5.29]

에 동 동[ 16 , 17 18 <2009.5.29>]

지18 ( ) 과 에 라 지19 2①

지원 여 지원 차 등 포 지원계 계·

과 후 지역 원 심 거쳐 립 여 다.

계 과 지 단체 지 지②

보 등에 지원 등 다.

개[ 2009.5.29]

에 동 삭[ 17 , 18

18 2 삭 <2009.5.29>

18 3 삭 <2009.5.29>

지역 체결 등19 ( ) 에 지역20 1①

지역 라 다 체결 시도지사 가 다 시( " " ) · ·

도 공동 진 지역 사업에 여 지역 (

에 라 다 꺼 에 여 매 월 지 지식경 에" " ) 2 15

게 여 다.

지식경 에 라 계1 ,②

재 지역 원 에 시 여 다.

계 재 지역 원 에 라, 2③

에 견 지식경 에게 여 다 경우 계.

산 사 에 여 미리 재 과 여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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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경 에 라 검 견 지역 원3④

심 거쳐 지역 체결 여 다 경우 계.

에게 지역 체결 여 다.

지식경 에 지역 체결 에 여 계4⑤

과 공동 시도지사 체결 다· .

시 도지사 지역 체결 에 당 시도 역 시· · ·⑥

청 견 들어 다· .

에 규 것 에 지역 상 사업과 그 체결⑦

변경 등에 사 지역 원 심 거쳐 지식경 다.

개[ 2009.5.29]

지역 계 에 연차보고20 ( ) 지식경 에 지역21①

주 시책에 보고 연차보고 라 다 계( " " )

과 후 지역 원 심 거쳐 여 다.

지식경 연차보고 여 에 계②

시도지사에게 지역 계 주 시책에 료·

청 다 경우 계 등 특별 사 가 없 청에.

라 다.

개[ 2009.5.29]

장 지역 원회 등4 개< 2009.5.29>

지역 원 원21 ( ) 통 원 다 각 어

에 당 경우에 그 원 다( ) .解囑

원 사망 경우1.

원 개 사 등 사 경우2.

3. 원 개월 상 타 질병등 사 직 어 운경우6

그 에 상 등 직 당 다고 지역 원 원4.

상 찬 경우3 2

개[ 2009.5.29]

원 직22 ( ) 원 지역 원 고 지역 원,①

업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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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득 사 직 없 에 원 미리 지②

원 그 직 다.

개[ 2009.5.29]

23 ( ) 원 지역 원 집 고 그 다, .①

지역 원 재 원 과 개 고 원( ) ,開議②

과 찬 결 다.

원 경우에 지역 원 심 건과③

리실 포 다 통 원 원 지 단체( ), ,

지 에 체 에 참 게165「 」

다.

개[ 2009.5.29]

원24 ( ) 지역 원 심 사 별 사 에 연 검·①

여 지역 원 에 원 다.

원 원 지역 에 식과 경험 사람 에 원②

다.

원 다1 .③

원 에 간사 원 에 원 에1 , 23 3 2④

원 지 사람 다.

원 운 등에 사 지역 원 결 거쳐⑤

원 다.

개[ 2009.5.29]

원25 ( ) 지역 원 원 업 사 에 여①

여 내 원 다200 .

원 지역 에 과 경험 사람 에 원②

다.

원 다1 .③

개[ 2009.5.29]

여 집26 ( ) 지역 원 업 여 공청 미,

개 사 등 통 여 여 집 다, , .

개[ 2009.5.2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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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단체 견 집과 처리26 2( ) 지역 원 지 단체

건 사 등 견 집 고 계 처리 도 다.

본 신[ 2009.5.29]

사연 뢰27 ( · ) 지역 원 업 여 에①

계 가 계 단체 등에 사연 뢰 다, · .

에 라 사연 뢰 에 산 에 그에 경비1 ·②

지 다.

개[ 2009.5.29]

당 등28 ( ) 원 지역 원 등 원 원 그 직원과 계, , ,

공 원 계 가에게 산 에 당 여비 그 에 경

비 지 다 다만 공 원 원 그 업 직 어. ,

지역 원 에 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개[ 2009.5.29]

운29 ( ) 에 규 것 에 지역 원 운 에 사

지역 원 결 거쳐 원 다.

개[ 2009.5.29]

지역 단30 ( ) 에 라 지역 단 단26 ( "①

라 다 다 각 사 처리 다" ) .

지역 원 원 비에 사1.

지역 원 원 에 건 에 사2.

지역 원 과 사연 에 사3. ·

그 에 지역 원 원 각 업 지원에 사4.

단 단 통 실 지역 업 담당 비 겸직 원,②

사 처리 다 다만 특별 사 경우에 계. ,

에 견 공 원 에 원 지 사람 당 비 과 께

단 업 공동 다.

단 연 과 진 등 여 경우에 연연 등③ 「

립운 에 에 라 립 연 원 경 연 원· ,」

지 연 원 에 지 연 원 여 연 과 등「 」

게 다.

지에 규 사 에 단 운 등에 사1 3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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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다.

개[ 2009.5.29]

지역 지원단 등31 ( ) 에 라 지식경 에 지역27 1①

지원단 다 각 업 다.

가균 개 지원에 업1. ·

역 원 역계 립운 등 지원업2. ·

지역 보고 업 등에 업3. ,

지역 통계 연차보고 에 업4. ,

지역 원 산 운 업5.

그 에 지역 단에 지원업6.

지식경 에 업 지원 여 연연 등1② 「

립운 에 에 라 립 산업연 원 여 지역· 」

연 운 게 다· .

개[ 2009.5.29]

31 2 삭 <2009.5.29>

역 원 운32 ( ) 역 원 원 역 원 집 고,①

그 다 다만 역 원 원 상 경우에. , 2

진 여 에 여 단독 다.

역 원 역 원 원 포 재 원 과②

개 고 원 과 찬 결 다, .

역 원 원 집 경우에 개 지7③

짜시간 심 건 각 원에게 통지 여 다 다만 경우· · . ,

득 사 가 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역 원 원 원 다 다만 원 사 등2 . ,④

여 새 원 원 간 다.

역 원 원 원 다 각 어 에 당 경우에⑤

그 원 다( ) .解囑

원 사망 경우1.

원 개 사 등 사 경우2.

3. 원 개월 상 타 질병등 사 직 어 운경우6

그 에 상 등 직 당 다고 역 원 원4. 3

상 찬 경우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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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 원 당 등에 용 다28 .⑥

지역 원 역 원 역 원 사 운 에⑦

사 규 운 여 역 원 에 여 다.

개[ 2009.5.29]

사 운32 2( ) 에 사 사28 5 ( " "①

라 다 에 사 과 직원 다) 1 .

사 역 원 원 채용 계 직 공 원 보 다.②

사 역 원 원 사 처리 직원 지, ·③

감독 다.

계 에 견 공 원 사 체 원 없다.④

별 에 역경 강원 과 주 에 사 직에1⑤

여 지 규 에도 고 에 운1 4 32 7

에 역 원 운 다.

사 다 각 사 처리 다.⑥

역 원 비에 사1.

역 원 에 건 에 사2.

역 원 과 사연 에 사3. ·

그 에 역 원 각 업 지원에 사4.

지에 규 사 에 역 원 사 직운1 6 ·⑦

등에 여 사 에 운 에 역 원32 7

운 다.

본 신[ 2009.5.29]

여 집과 사연 뢰32 3( · ) 역 원 여 집과 사연·

뢰에 용 다26 27 .

본 신[ 2009.5.29]

33 삭 <2009.5.29>

33 2 삭 <2009.5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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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역 지역 특별회계5 ㆍ 개< 2009.5.29>

결산보고34 ( ) 계연도마다 에30①

역지역 특별 계 계 라 다 별 결산보고 여 다· ( " " )

연도 월 지 재 에게 여 다 경우 결산보고1 31 .

재 에 라 지 단체별 여 여 다.

재 에 라 결산보고 여 결산보고1②

다.

개[ 2009.5.29]

재산 리35 ( ) 계 에 라33 3①

계 재산 사용 차 포 다 경우 그 상 재산 용도( )

목 에 가 지 니 에 여 다.

에 라 계 재산 경우 그 료 그 재산33 3②

리운용 계 재 과 여 다· .

에 라 계 재산 처 계 매33 3③

월 지 처 상 등 여 다 경우 재 과5 31 , .

여 다.

계 에 라 계 재산 처 경우33 3④

에 용도별지역별 지 과 망 등 고 여 다· ( ) .給

개[ 2009.5.29]

지 단체에 보 사업 사업36 ( ) 목에34 2 1 "

통 사업 란 별 사업 말 다" 2 .

개[ 2009.5.29]

지역개 지 리사업37 ( ) 에 통34 2 7 "

사업 란 다 각 어 에 당 사업 재"

사업 말 다.

가가 지역 여 시 개 사업1.

지 단체가 지역 여 시 지역개 사업2.

개[ 2009.5.29]

건 등38 ( ) 에 건과 간 계34 2 7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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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과 여 다.

에 신청 차 원리 상 그 운 차34 2 7 , ,②

등에 여 사 계 다.

지 에35 2 1 7 16 , 35 2 2 1③

에 여 용 다1 2 .

개[ 2009.5.29]

산 신청39 ( ) 재 에 지역개 계34 2①

사업별 산 포 여 지 단체별 산신청 도 다.

에 산신청 에 다 각 사 포 어 다38 2 .②

사업 주체 상1.

사업 목 과 내용2.

사업에 경비 계에 연보 산3. ·

내역

사업 주체가 담4.

사업 착 과 료5.

사업 과6.

사업 우 도7.

역경 사업에 역 원 견8.

그 에 산신청과 사 재 사9.

시도지사 역 시 산신청 여 다· · · .③

경우 시도지사 재 에 라 계 산 지원·

사업 집 주체 사업시 주체 라 다 여 여 다( " " ) .

개[ 2009.5.29]

산40 ( ) 에 라 산38 3①

에 단 사업별 산 지원 사업시 주체 여 여 다.

에 지역개 계 산 사업에34 2②

여 특별 사 가 없 지 단체 신청 내용 우 여

산 재 에게 여 다.

지 단체 신청 사업 내역③

여 산 경우 재 에 라 지 단체 당

산신청 내역 내역 사 등 체 다, .

지 단체 신청 지 니 사업 다 각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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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에 당 사업에 경비 가 계상 여 산

다.

가 간 체결 재 생 등 지 못 사 산 지원 가1. ,

진 사업

그 에 재 가 주 시책 상 산 지원 가 다고2.

사업

개[ 2009.5.29]

지역 원 견 통보41 ( ) 지역 원 에13 1①

평가 결과 고 여 검 계 산편 에 견 매 월 지6 30

재 에게 통보 여 다.

지역 원 에 산편 에 견 여1②

계 역 원 원 시도지사에게 료, ·

청 다 경우 계 역 원 원 시도. , ·

지사 가 보 상 등 당 사 가 없 청에 라

다.

지역 원 에 산편 에 견 연 개 사업에 당1③

사업 산에 견 매 월 지 가과 원 에 통보6 30

여 다.

개[ 2009.5.29]

차등 지원42 ( ) 재 에 라 지원규 보39 1

비 에 차등 경우 다 각 사 고 여 다.

지 단체 재 상1.

에 평가 결과2. 13 1

시 도3. · ·

4. 산 집 실 산편 지 여 등지 단체 계운 과,

그 에 지역 책에 지 단체 도 지 단체5. ,

체 재원 보 당 사업 지역 에 여도 등 고 여 재,

사

개[ 2009.5.29]

지역경 과 평가 등42 2( ) 재 에39 3①

라 지역경 과 평가 에 각 지 단체별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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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징 실 등 지역경 지 단체 고 여

다.

재 평가 결과 고 여 에 라 지1 39 1②

단체별 산신청 도 다.

에 평가 평가에 재 지원 규 등 재1 ,③

다.

본 신[ 2009.5.29]

포 보 지원43 ( ) 재 에 라 포 보40①

사업 편 경우에 사업 목 같 여러 개 사사업 단

사업 통 고 당 사업 용도 포 여 다, .

지역 원 에 라 평가사9 5②

에 지역 원 등 라 다 에 라 포 보( " " ) 1

편 사업에 여 그 책목 평가 과지 다.

지 단체 에 라 재 산신청39 1③

도에 당 지 단체에 진 포 보 사업과 그 내역

에 라 책목 다 목 포 보 사용, 2

니 다.

지 규 에 라 지 단체1 3④

포 보 신청 사업에 여 그 신청 니 다 다만. ,

지 단체 신청 포 보 사업 내용 에 책목2

다 경우에 당 지 단체 에게 보 다.

지역 원 등 에 라 별시 계 역시 계 등 평가9⑤

에 에 책목 과지 달 여 등 여 다2 .

에 주특별 도계 재 사업에35 2⑥

산 편 경우에 지 규 용 다1 5 .

개[ 2009.5.29]

산 복신청 등 지44 ( ) 단 에 통41 "

경우 란 다 각 어 에 당 경우 말 다" .

사 개 재 생 등 가시책 상 지 못 규 재1. ,

가 생 경우

그 에 재 가 주 시책 상 계 다 특별 계2.

에 가 지원 가 다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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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[ 2009.5.29]

산 용45 ( ) 에 라 별42 1①

산 에 각 과목 상 간에 용( )轉用

계연도마다 재 과 여 다 경우 산 지원.

지 단체 변경 니 다.

에 통 경우 란 다 각 어 에42 2 " "②

당 경우 말 다.

지 단체가 신청 지 니 사업에 여 산1.

가 여 사업에 용 청 경우

지 단체 용 청 사 가 경우2.

그 에 용 당 사업 목 달 에 지 우 가 다고3.

재 경우

개[ 2009.5.29]

산 월 등46 ( ) 에 라 다 계연도에 월43 1 ( )移越①

여 사용 산 계연도 각 단 사업비 100

에 계연도마다 과 지 단체 견 들20

어 재 다 경우 산 지원 지 단체 변경.

니 다.

에 라 계 산 월43 2②

경우 재 에 라 지 단체별 월 내역

여 여 다.

개[ 2009.5.29]

탁47 ( ) 에 라 계46 33 3①

에 계 재산 여매각 등 처 에 지· · · 「

주택공사 에 지주택공사 지주택공사 라 다 에 탁( " " )」

다 개. < 2009.9.21>

지주택공사 사 매 월 지 도 탁재산 리 실 에1 31②

사 당 재 에게 보고 여 다 개. <

2009.9.21>

계 에 라 탁 에 다 각1③

에 탁 료 감 료신 공고료등 료 등 탁재산· ·

여 매각 등 처 여 지 비용 지주택공사에· ·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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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여 다 개. < 2009.9.21>

탁재산 경우 탁 료 사용료 에1. : 100 5

재 과 여

탁재산 매각 경우 탁 료 매각 매 천2. : 1 5

에 재 과 여

지주택공사 사 에 라 탁 재산 여매각1 · · ·④

등 처 여 계 여 리 여 다 개. < 2009.

9.21>

개[ 2009.5.29]

계사 탁48 ( ) 에 라47 1 34①

지 에 지2 7 , 35 2 1 7 16 ·

운용 리에 사 다 각 에 탁 다 개· . < 2009.9.21>

지주택공사1.

삭2. <2009.9.21>

어 공사 지 리 에 어 공사3. 「 」

업 동 에 업 동4. 「 」

산림 에 산림5. 「 」

에 라 사 탁47 1②

사 주 재 사 리

집 과 료 청 에 라 다.

개[ 2009.5.29]

어업 삶 질 상 어 지역 개 진에< 22625 , 2011.1.17> (

특별 시 )

시1 ( ) 월 시 다2011 1 24 .

다 개2 ( ) 가균 특별 시 다 과같 개 다.①

단 림어업 삶 질 상 산어 지역 개 진에 특별9 "「

에 림어업 삶 질 상 산어 지역개 본계 어업 삶" "」 「

질 상 어 지역 개 진에 특별 에 어업 삶 질 상」

어 지역개 본계 다" .

지 생략② 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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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지 자원사업 특별회계법

[ 2011.4.14] [ 10594 , 2011.4.14, ]

목1 ( ) 에 지 가격 과 에 지 원 사업( )給

과 진 여 에 지 원사업특별 계 고 그 운용에

사 규 목 다.

개[ 2011.4.14]

2 ( ) 에 에 지 원 사업 란 다 각 사업 말 다" " .

에 지 지 원 원 포 다 같다 개 생산 비1. ( . ) · · ·

공 질 리 사업· ·

에 지 지 원 산업 사업2.

에 지 과 신에 지 재생에 지 사업3.

가 리 통 개 사업4.

지 사업과 연 개 사업5. 1 4

개[ 2011.4.14]

계 운용 리3 ( · ) 에 지 원사업특별 계 특별 계 라 다 지( " " )

식경 운용 리 다· .

개[ 2011.4.14]

계4 ( ) 특별 계 계 과 계 다.

개[ 2011.4.14]

계5 ( · ) 계 다 각 같다.①

체연료 사업 에 과징1. 14 35「 」

체연료 사업 에 과 과 가산2. 18 37「 」

도시가 사업 에 과징3. 10 8「 」

업 에 과 가산4. 87「 」

고 가 리 에 리 담 가산5. 34 2「 」

산 지 복 에 에 라 지사업6. 22「 」

같 에 가산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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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 에 납7. 11 1 4「 」

계 보 산 매각 운용8.

특별 계 탁 생 원리9.

에 계10. 7

다 특별 계11. ( )預受金

에 차12. 8

계13.

지14. 1 13

계 다 각 같다.②

에 지 원 사업에 사업비 에 지사업1. ( 1 6

가산 산 지 복 에 에 라 시 지「 」

사업에 우 사용 원 다)

에 지 원 사업에 연 보 채 보 지원2. (

포 에 지사업 가산 산 지, 1 6 「

복 에 에 라 시 지사업에 우 사용 원」

다)

에 지 원 사업 단체에 연3. ·

계4.

계 차 원리 상5.

계 운용 리에 경비6. ·

지 규 에 에 지 원 사업 그 사업2 1 3 ,③

단체 에 여 통 다· .

개[ 2011.4.14]

계6 ( · ) 계 다 각 같다.①

생 원리1.

특별 계 탁 생 원리2.

에 계3. 7

다 특별 계4.

에 차5. 8

계6.

지7. 1 6

계 다 각 같다.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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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지 원 사업 지원 상 에1.

계2.

계 차 원리 상3.

계 운용 리에 경비4. ·

에 상 통 다2 1 .③

지식경 에 상 지원 에2 1④

지 원 사업 가 당 사업 실 여 지원 상 가

에 통 에 라 그 원리

다.

개[ 2011.4.14]

계7 ( ) 계연도마다 통에 지 경 에· ·① 「 」

통에 지 경 천 에 당 계 계에· · 1 30

여 다 신. < 2006.12.30>

계 재원 보 여 규 에 에 산1②

에 라 계 다 개. < 2006.12.30>

규 에 통에 지 경 산 과 결산 과 차1 · ·③

어도 결산 연도 다 연도 산에 계상 여 산 여 다 신. <

2006.12.30>

계7 ( ) 특별 계 재원 보 여 산( )財源

에 에 라 계 다.

개[ 2011.4.14]

시[ : 2013.1.1] 7

차8 ( ) 특별 계 재원 에 결①

에 차 다.

특별 계 지 시 에 특별 계 담 시②

차 다.

에 시차 원리 당 계연도 내에 상 여 다2 .③

개[ 2011.4.14]

산 월9 ( ) 특별 계 산 당 계연도 내에 지 지 니

가재 에도 고 다 계연도에 월 여 사48 1「 」

용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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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[ 2011.4.14]

여 처리10 ( ) 특별 계 결산상 여 다 계연도 에 (移

다) .入

개[ 2011.4.14]

비비11 ( ) 특별 계 없 산 지 산 지 에

충당 여 산에 비비 계상 다.

개[ 2011.4.14]

업 계 원12 ( ) 특별 계 에 업 계 원 에 라 계①

처리 다.

에 라 업 계 원 용 경우 업 계 원 에 지 니1②

가재 규 용 지 니 다.「 」

개[ 2011.4.14]

13 삭 <2010.1.1>

계사 탁14 ( ) 지식경 특별 계 운용 리 등에 사·①

통 단체에 탁 다· .

지식경 에 라 특별 계 운용 리 등에 사 탁1 ·②

경우에 탁 단체 직원 에 당 사 계·

계직원 다.

지식경 에 라 특별 계 운용 리 등 사 탁 경우1 ·③

에 지식경 에 라 특별 계에 취 료 경

비 지 다.

에 라 계 계직원에 여 계 계직원 등 책 에2④ 「

용 다.」

개[ 2011.4.14]

감독과15 ( ) 지식경 에 라 사 탁14 1 ·

단체에 여 감독상 에 특별 계 운용 리·

리에 보고 계 거 공 원 여 그 사,

감독 게 다.

개[ 2011.4.1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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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10594 , 2011.4.14>

공포 시 다 다만 개 규 월 시. , 7 2013 1 1

다.



134❚ 산 법.Ⅰ

에 지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

[ 2010.11.18] [ 22493 , 2010.11.15, ]

목1 ( ) 에 지 원사업특별 계 라 다 에( " " )「 」

사 과 그 시 에 여 사 규 목 다 개. <

2007.2.6>

2 ( ) 에 사용 용어 다 과 같다 개. < 2001.8.10,

2007.2.6, 2008.2.29, 2010.11.15>

라 에 지 원사업특별 계 계라 다 가1. " " ( " " )

충계 규 에 상 상 라 다 에5 ( " " )

여 것 말 다.

라 상 직 다 각목 통 여2. " "

실 에게 여 것 말 다.

가 에. 「 」

산업 에 산업. 「 」

다 에. 「 」

라 업 에 업. 「 」

마 여신 업 에 라 신 사업 업 등. 3 2「 」

지식경 지 여 고시

사업 등3 ( ) 지 규 에 에 지5 2 1 3①

원 사업 다 각 같다 개. < 1996.4.6, 1996.12.31, 1998.7.16,

1998.12.31, 1999.6.8, 2001.8.10, 2004.3.29, 2005.4.22, 2005.8.31, 2005.12.26,

2006.9.4, 2007.2.6, 2008.9.16, 2010.4.13>

체연료 사업 에 가격 사업 질1. 「 」 ㆍ

리사업

개 사업 공사 에 여 립 공사가2. 「 」

사업

도시가 사업 에 도시가 사업3. 「 」

리 에 사업4. 「 」

어 공 사업 진 에 어 공 사업5. 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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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에 심 원개 사업 업 원개「 」ㆍ「 」ㆍ

원개 사업 에 원개 사업「 」

재사업 골재채취 에 골재사업7. 「 」

탄산업 에 탄사업 폐 지역개 지원에 특별 에8. 「 」 「 」

체산업 지원사업

에 지 용 리 에 에 지 용 리 사업 신에 지 재생에 지9. ,「 」 「

개 용 보 진 에 신 재생에 지개 보 사업 집단에 지사업,ㆍ ㆍ 」 ㆍ 「

에 집단에 지공 사업 에 지 에 에 지 개 사업」 「 」

고 가 리 가 리 사업 도시가10. 「 」ㆍ「 」 「

사업 에 가 리 통 개 사업」

가격 개편에 지원사업10 2.

가 등 에 지 가격 지원 사업11. ㆍ

내지 사연 개 사업12. 1 10

규 에 여 계 연 상 에 지5 2 3②

원 단체 다 각 같다 개. < 1998.12.31, 1999.1.29, 2001.3.27,ㆍ

2004.12.3, 2006.4.27, 2007.2.6, 2008.9.30, 2009.4.21, 2009.4.30, 2010.4.13>

연연 등 립 운 에 규 에1. 8「 ㆍ 」

여 립 에 지경 연 원

에 지 용 리 에 에 지 리공단2. 「 」

산 지 복 에 에 리공단3. 31「 」

과 연연 등 립 운 에4. 8「 ㆍ 」

규 에 여 립 지질 원연 원

과 연연 등 립 운 에5. 8「 ㆍ 」

규 에 여 립 에 지 연 원

과 연연 등 립 운 에6. 8「 ㆍ 」

에 라 립 연 원

과 연연 등 립 운 에7. 8「 ㆍ 」

에 라 립 생산 연 원

원 연 에 원 연8. 「 」

산업 신 진 에 산업 진 원 같 에9. 38 39「 」

산업 평가 리원

고 가 리 에 라 립 가 공사10. 28「 」

에 지 에 에 지 평가원11. 13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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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 에 여 계 상 에 지5 2 3③

원 단체 다 각 같다 신. < 1998.12.31, 2007.2.6, 2009.6.26>ㆍ

공사 에 공사1. 「 」

탄공사 에 탄공사2. 「 」

원공사 에 원공사3. 「 」

건등4 ( ) 규 에 상 에6 2 1①

에 여 사 지식경 다 다만 과 간에. ,

여 재 과 여 다 개. < 1998.12.31, 2008.2.29>

상 규 에 여 에 여1②

사 고 경우에 지식경 승 얻어 다 개. <

1998.12.31, 2008.2.29>

상5 ( ) 규 에 상 다 각 같6 3

다 개. < 1996.4.6, 1996.12.31, 1998.12.31, 2006.4.27, 2007.2.6, 2008.9.30,

2009.6.26>

내지 사업에 공사1. 3 1 1 5

내지 사업에 원공사 다만2. 3 1 6 8 . ,

탄산업 규 에 사업에28 1 2 , 4 7「 」

탄공사 폐 지역개 지원에 특별 규 에, 17「 」

체산업 지원사업에 산 지 복 에「 」

에 리공단 다31 .

사업에 에 지 리공단3. 3 1 9 11

사업에 가 공사4. 3 1 10

감6 ( ) 규 에 여 원리6 4①

경우 다 각 같다.

개 사업 상업 생산에 지 못 고 사업 료 경우1.

개 사업 상업 생산에 경우 천재 지변 내 경 사 변2. ,ㆍ ㆍ

개 사업 특 등 사업경 상 귀책사 가 닌 사 여 원

리 상 가 경우

상 규 에 여 원리 감 고 경우에1②

지식경 승 얻어 다 개. < 1998.12.31, 2008.2.29>

규 에 원리 감 에 여 사 지식1 2③

경 여 고시 다 개. < 1998.12.31, 2008.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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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충 비 운용7 ( ) 지식경 규 에 가13①

충 비 비 라 다 립상 운용결과 계 결산보고( " " )

에 첨 여 다 개. < 1998.12.31, 2008.2.29>

지식경 비 가 충 사 가 생 경우 시②

가 가 도 가목 내지 라목 규 에 에2 2

여 여 운용 보 도 여 다 개, . <

1998.12.31, 2001.8.10, 2008.2.29>

계사 탁8 ( ) 지식경 규 에 여14 1①

계 비 운용 리에 사 다 과 같 탁 다 개. <ㆍ

1998.12.31, 2008.2.29>

계 납 산 지 결산 산 리 탄 비 비 탄1. , , (ㆍ

리 다 비 운용에 사 공사)

계 산 탄 비 비 탄 리에 사 탄공사2.

각 사 탁 공사 탄공사 탁 사1②

운용 리상 에 여 월간실 다 달 지 연간실 계연도15 ,ㆍ

료후 다 월 지 지식경 에게 보고 여 다 개1 31 . <

1998.12.31, 2008.2.29>

공사 탄공사 사 탁 사 처리③

여 지식경 승 얻어 사 다.

시< 22493 , 2010.11.15> ( )

시1 ( ) 월 시 다2010 11 18 .

2 3 생략

다 개4 ( ) 지 생략<71>①

에 지 원사업 특별 계 시 다 과 같 개 다<72> .

가목 다2 2 " " " " .

지 생략<73> <115>

5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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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 지 에 른 신도시 건

지원에 한 특별법

[ 2012.1.17] [ 11183 , 2012.1.17, ]

장1

목1 ( ) 가균 특별 규 에 공공 지18「 」

시책 등에 라 도 에 도 닌 지역 공공 등

용 신도시 건 여 사 과 당 공공 그 직원에

지원에 사 규 공공 지 진 고 가균

과 가경쟁 강 에 지 목 다.

2 ( ) 에 사용 용어 다 과 같다 개. < 2009.4.22,

2012.1.17>

공공 라 가균 특별 말 다1. " " 2 10 .「 」

공공 라 도 에 도 닌 지역 공공2. " "

단 규 에 라 개별 공공 포 다( 29 1 )

통 말 다.

신도시 라 공공 용 여 업 연 공공 등3. " " · · ·

게 신여건과 주거 등· ·

주 경 갖 도 에 라 개 미래 도시 말 다( ) .定住

신도시개 지 라 신도시개 사업 시 여 규4. " " 7

에 라 지 고시 지 말 다· .

5. 신도시개 사업 라 신도시 여시 사업 말 다" " .

동산 라 도 에 공공 청사 등 건 과 그6. " "

지 말 다.

시 라 계 용에 시7. " " 2 6「 」

말 다.

공공시 라 계 용에 공공시8. " " 2 13「 」

말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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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라 도 비계 지역 말 다9. " " 2 1 .「 」

다 과 계3 ( ) 에 신도시개 지 신도시개 사업

에 용 규 에 특 다 규 에 우 여 용 다 다만 다. ,

에 규 에 특 보다 규 그 규

에 다.

장 공공 지 계획 등 립2

공공 지 계 립4 ( ) 공공 다 각 사①

포 지 계 립 여 다.

규 에 사1.

시 에 사2.

비용 달 에 사3.

그 에 통 사4.

규 에 지 계 도 에 공공 본사1②

주사 그 직 지 것 목 립

어 다.

공공 규 에 라 지 계 립 에 그 계1③

에게 여 다 그 계 변경 경우에도.

같다.

규 에 라 지 계 검3 ·④

여 에게 여 가균 특별, 「 」

에 지역 원 심 거쳐 승 여 다 다만 통22 . ,

경미 사 변경 경우에 지역 원 심 거 지 니

다 개. < 2008.2.29, 2009.4.22>

지 단체 지원계 립5 ( ) 공공 지역①

역시 도지사특별 도지사 시도지사 라 다 공공· · ( " · " )

지역 시 청 청 말 다 같다 과 여· ( . )

공공 견 들어 당 공공 그 직원에 지원

사 포 지원계 립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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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 에 지원계 립 등 사1②

다 개. < 2008.2.29>

규 에 라 시도지사가 지원계 립 경우에1 ·③

에게 통보 여 다 그 계 변경 경우에도 같다 개. . <

2008.2.29>

장 신도시 지 개 지원 등3 ㆍ

신도시개 지 지6 ( ) 신도시개 지①

지 다 개. < 2008.2.29>

각 에게 신도시개 지 지10 1②

다 개. < 2008.2.29>

규 에 신도시개 지 지 차 비 그 에2 ,③

사 통 다.

신도시개 지 지 차 등7 ( ) 에 라6①

신도시개 지 지 경우에 시도지사 시 청· ·

견 듣고 계 과 업도시개 특별 39「 」

에 도시개 원 도시개 원 라 다 심 거쳐 신도시( " " )

개 지 지 다 지 신도시개 지 변경 통. (

경미 사 변경 다 경우에도 같다 개) . <

2008.2.29, 2011.5.30>

규 에 라 신도시개 지 지 변경1②

에 통 에 라 주민 계 가 등 견 들어

다 다만 통 경미 사 변경 그러 지 니 다 개. , . <

2008.2.29>

규 에 라 신도시개 지 지 변경1③

에 다 각 사 보에 고시 고 계 사본 계 특별,

도지사 시 청 에게 여 다 경우 계 사, · .

본 계 특별 도지사 시 청 주민 열람, ·

도 여 다 개. < 2008.2.29>

신도시개 사업 목 시1.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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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도시개 지2.

용 사용 지 목3.

지 용규 본 규 에 지 도4. 8 2「 」

신도시개 지 지 고시 지역 계 용에·④ 「

규 에 도시지역 같 규 에 지 단6 51 1」

계 역 지 고시 것 보 신도시개 지 가 지 고시· , ·

에 계 용에 규 에 지 도 고시32「 」

것 본다.

신도시개 지 지 차 등7 ( ) 에 라6①

신도시개 지 지 경우에 시도지사 시 청· ·

견 듣고 계 과 업도시개 특별 39「 」

에 도시개 원 도시개 원 라 다 심 거쳐 신도시( " " )

개 지 지 다 지 신도시개 지 변경 통. (

경미 사 변경 다 경우에도 같다 개) . <

2008.2.29, 2011.5.30>

규 에 라 신도시개 지 지 변경1②

에 통 에 라 주민 계 가 등 견 들어

다 다만 통 경미 사 변경 그러 지 니 다 개. , . <

2008.2.29>

규 에 라 신도시개 지 지 변경1③

에 다 각 사 보에 고시 고 계 사본 계 특별,

도지사 시 청 에게 여 다 경우 계 사, · .

본 계 특별 도지사 시 청 주민 열람, ·

도 여 다 개. < 2008.2.29>

신도시개 사업 목 시1. ·

신도시개 지2.

용 사용 지 목3.

지 용규 본 규 에 지 도4. 8 2「 」

신도시개 지 지 고시 지역 계 용에·④ 「

규 에 도시지역 같 에 지 단 계6 51 1」

역 지 고시 것 보 신도시개 지 가 지 고시 에· , · 「

계 용에 규 에 지 도 고시 것32」

본다 개. < 2011.4.1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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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[ : 2012.4.15] 7

신도시개 지 지8 ( ) 에 라7 1①

지 신도시개 지 가 다 각 어 에 당 경우에 도시

개 원 심 거쳐 그 지 다 개. < 2008.2.29,

2011.5.30>

규 에 신도시개 사업 시 가 규 에1. 10 1 7 1

라 신도시개 지 가 지 내에 규 에2 11

신도시 개 계 승 신청 지 니

규 에 신도시개 사업 시 가 규 에2. 10 1 11

라 신도시 개 계 승 내에 규 에 신도3 12

시개 사업에 실시계 승 신청 지 니

규 에 라 신도시개 지 에1②

통 에 라 그 내용 보에 고시 여 다 개. < 2008.

2.29>

규 에 라 신도시개 지 가 경우에 규1 7 4③

에 도시지역 지 단 계 역 지 것 본다1 .

신도시개 지 지8 ( ) 에 라7 1①

지 신도시개 지 가 다 각 어 에 당 경우에 도시

개 원 심 거쳐 그 지 다 개. < 2008.2.29,

2011.5.30>

규 에 신도시개 사업 시 가 규 에1. 10 1 7 1

라 신도시개 지 가 지 내에 규 에2 11

신도시 개 계 승 신청 지 니

규 에 신도시개 사업 시 가 규 에2. 10 1 11

라 신도시 개 계 승 내에 규 에 신도3 12

시개 사업에 실시계 승 신청 지 니

규 에 라 신도시개 지 에1②

통 에 라 그 내용 보에 고시 여 다 개. < 2008.

2.29>

규 에 라 신도시개 지 가 경우에 규1 7 4③

에 도시지역 계 용에 에 지51 1「 」

단 계 역 지 것 본다 개. < 2011.4.1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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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[ : 2012.4.15] 8

등9 ( ) 신도시개 지 에 건 건 공,①

지 질변경 채취 지 건 등 통, , ,

특별 도지사 시 청 허가, ·

다 허가 사 변경 경우에도 같다. .

다 각 어 에 당 규 에 고 허가1②

지 니 고 다.

재 복 재 습에 여1.

그 에 통2.

규 에 라 허가 신도시개 지 지1③

고시 당시 미 계 에 라 허가 거 허가 가

없 에 여 그 공사 사업에 착 통 에 라

특별 도지사 시 청 에게 신고 후 계 시 다, · .

특별 도지사 시 청 규 에 여, · 1④

원상 복 다 경우 가 그 지 니.

에 특별 도지사 시 청 집 에 라 집, · 「 」

다.

규 에 허가에 여 에 규 것 고 계1⑤ 「

용에 내지 규 용 다57 60 62 .」

규 에 라허가 경우에 계 용에1⑥ 「 」

규 에 라 허가 것 본다56 .

사업시 지 등10 ( ) 다 각 에 신도①

시개 사업 시 지 다 개. < 2008.2.29, 2011.5.30>

가 지 단체1.

공공 운 에 에 공 업 공 업 라 다2. 5 ( " " )「 」

통 공 업

지 공 업 에 지 공 업3. 「 」

규 에 신도시개 사업 시 사업시 라 다1 ( " " )②

신도시개 사업 시 여 경우에 통

에 라 지 공사 등 신도시개 사업 주택 규9「 」

에 등 업 건 산업 본 규 에 등 업 여9「 」

게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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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 에 에 라 지 신도시개6 2③

지 신도시개 사업에 여 그 지 우 사

업시 지 다 개. < 2008.2.29>

개 계 승 등11 ( ) 사업시 가 신도시개 사업 시 경우①

에 통 에 라 신도시 개 계 개 계 라 다( " " )

여 승 얻어 다 승 개 계 변경 통. (

경미 사 변경 다 경우에도 같다 개) . <

2008.2.29>

사업시 가 규 에 개 계 경우에 지역 업체1②

가 개 사업에 게 참여 도 여 다.

개 계 에 다 각 사 포 어 다.③

개 계 신도시개 지1. ,

사업시 주2.

신도시개 사업 시 간3.

용 지 용 통처리 경보 에 계4. · ·

재원 달계 연차별 계5.

체 보건 료복지 가 시 계6. · · · ·

신도시개 지 지역에 시 여 경우에 그 시7.

에 비용 담계

도 상 도 등 주 시 계 비용 담계 포 다8. , · ( )

그 에 통 사9.

개 계 승 경우에 통 에④

라 시도지사 시 청 견 들 후 계· ·

과 도시개 원 심 거쳐 다 개. < 2008.2.29,

2011.5.30>

규 에 라 개 계 승 에 통1⑤

에 라 보에 고시 고 특별 도지사 시, , ·

청 에게 그 내역 여 주민 열람 게 여 다 개. <

2008.2.29>

규 에 라 개 계 승 고시 에 계 용에5 ·⑥ 「

규 에 도시 본계 립 변경과 그에18 22」

승 것 본다 개. < 2008.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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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계 승 등11 ( ) 사업시 가 신도시개 사업 시 경우①

에 통 에 라 신도시 개 계 개 계 라 다( " " )

여 승 얻어 다 승 개 계 변경 통. (

경미 사 변경 다 경우에도 같다 개) . <

2008.2.29>

사업시 가 규 에 개 계 경우에 지역 업체1②

가 개 사업에 게 참여 도 여 다.

개 계 에 다 각 사 포 어 다.③

개 계 신도시개 지1. ,

사업시 주2.

신도시개 사업 시 간3.

용 지 용 통처리 경보 에 계4. · ·

재원 달계 연차별 계5.

체 보건 료복지 가 시 계6. · · · ·

신도시개 지 지역에 시 여 경우에 그 시7.

에 비용 담계

도 상 도 등 주 시 계 비용 담계 포 다8. , · ( )

그 에 통 사9.

개 계 승 경우에 통 에④

라 시도지사 시 청 견 들 후 계· ·

과 도시개 원 심 거쳐 다 개. < 2008.2.29,

2011.5.30>

규 에 라 개 계 승 에 통1⑤

에 라 보에 고시 고 특별 도지사 시, , ·

청 에게 그 내역 여 주민 열람 게 여 다 개. <

2008.2.29>

규 에 라 개 계 승 고시 에 계 용에5 ·⑥ 「

규 에 도시 본계 립 변경과 그18 22 ·」

에 승 것 본다 개. < 2008.2.29, 2011.4.14>

시[ : 2012.4.15] 11

실시계 승 등12 ( ) 사업시 다 각 도 첨①

신도시개 사업에 실시계 실시계 라 다 여( " " )

승 다 승 실시계 변경 통 경미. 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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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변경 다 경우에도 같다 개) . < 2008.2.29, 2011.5.30>

계 연차별 계 재원 달계 포 다1. ( )

사업시 지 도2.

계 평 도 개략 계도3.

단계별 계 사업여건상 단계 신도시개 사업 시4. (

경우에 다)

특별 도지사 시 청 과 체결 신도시개 사업 진5. , ·

등에

신도시개 사업 지건 공 등 처 계6. ·

그 에 통 사7.

에 라 도1 36 1② 「 」

에 보 공동 용 통 여 사업시 지 지 도 여 다.

신< 2011.5.30>

실시계 에 계 용에 규 에 라52③ 「 」

지 단 계 포 어 다 개1 . < 2011.5.30>

에 라 실시계 승 거 변경승 경우에1④

시도지사 시 청 견 듣고 도시개 원 심· ·

거쳐 다 다만 사업시 가 미 시도지사 시 청. , · ·

과 실시계 에 여 경우에 견 들 것 본다 개. <

2008.2.29, 2011.5.30>

규 에 라 실시계 승 거 변경승 에1⑤

통 에 라 보에 고시 고 사업시 특별 도지

사 시 청 에게 계 사본 여 다 경우 계, · .

특별 도지사 시 청 그 내용 주민 열람, ·

게 여 다 개. < 2008.2.29, 2011.5.30>

실시계 승 등12 ( ) 사업시 다 각 도 첨①

신도시개 사업에 실시계 실시계 라 다 여( " " )

승 다 승 실시계 변경 통 경미. (

사 변경 다 경우에도 같다 개) . < 2008.2.29, 2011.5.30>

계 연차별 계 재원 달계 포 다1. ( )

사업시 지 도2.

계 평 도 개략 계도3.



공공 지방이 에 른 신도시 건 및 지원에 한 특별법❚147

단계별 계 사업여건상 단계 신도시개 사업 시4. (

경우에 다)

특별 도지사 시 청 과 체결 신도시개 사업 진5. , ·

등에

신도시개 사업 지건 공 등 처 계6. ·

그 에 통 사7.

에 라 도1 36 1② 「 」

에 보 공동 용 통 여 사업시 지 지 도 여 다.

신< 2011.5.30>

실시계 에 계 용에 규 에 라52③ 「 」

지 단 계 포 어 다 개. < 2011.4.14, 2011.5.30>

에 라 실시계 승 거 변경승 경우에1④

시도지사 시 청 견 듣고 도시개 원 심· ·

거쳐 다 다만 사업시 가 미 시도지사 시 청. , · ·

과 실시계 에 여 경우에 견 들 것 본다 개. <

2008.2.29, 2011.5.30>

규 에 라 실시계 승 거 변경승 에1⑤

통 에 라 보에 고시 고 사업시 특별 도지

사 시 청 에게 계 사본 여 다 경우 계, · .

특별 도지사 시 청 그 내용 주민 열람, ·

게 여 다 개. < 2008.2.29, 2011.5.30>

시[ : 2012.4.15] 12

타 지에 등13 ( ) 사업시 신도시개 지 지 개,①

계 실시계 등 사 량 신도시개 사업 시·

여 에 타 거 지에 거 타

거 지 재료 시통 시 사용 ,

특 경우에 돌 그 변경 거 거 다· · .

계 용에 내지130 2 9 , 131 , 144② 「 」

내지 경우에 용 다 경우 도1 2 · 3 3 6 1 . "

시계 시 사업 시 에 사업시 본다" " " .

타 지에 등13 ( ) 사업시 신도시개 지 지 개,①

계 실시계 등 사 량 신도시개 사업 시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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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에 타 거 지에 거 타

거 지 재료 시통 시 사용 ,

특 경우에 돌 그 변경 거 거 다· · .

계 용에 내지130 2 9 , 131 , 144② 「 」

내지 경우에 용 다 경우 도1 2 · 3 3 6 1 . "

시 계 시 사업 시 에 사업시 본다 개· " " " . <

2011.4.14>

시[ : 2012.4.15] 13

허가 등14 ( · ) 에 라 실시계12 1①

승 거 변경승 그 실시계 에 다 각 허가 가지· · ·

승 신고 등 허가등 라 다 에 여 에 라 계· ( " · " ) 3

과 사 에 여 당 허가등 것 보· , 12

에 라 실시계 고시 경우에 다 각 에 허가등 고5 ·

시 공고 것 본다 개. < 2007.4.11, 2007.12.27, 2008.2.29, 2008.3.21,

2009.1.30, 2009.6.9, 2010.4.15, 2010.5.31, 2011.5.30>

계 용에 규 에 도시 리계 결1. 30 ,「 」

같 규 에 개 허가 같 규 에 도56 , 86

시 리계 시 지 같 규 에 실시계 가88

도시개 규 에 도시개 사업에 실시계 가2. 17「 」

주택 규 에 사업계 승3. 16「 」

택지개 진 규 에 택지개 계 승 같4. 8 9「 」

규 에 택지개 사업 실시계 승

공 리 매립에 에 공 용사용허가5. 8 · ,「 」

같 에 승 같 에 용사용 실시계10 , 17 ·

승 신고 같 에 공 매립 허 같, 28 , 35

에 가 등 시 매립 승 같 에 공, 38

매립실시계 승 같 에 매립목 변경 승49

삭6. <2010.4.15>

만 규 에 만공사시 허가 같7. 9 2 10「 」

규 에 실시계 승2

시 개 운 에 에 단지 지 같8. 22「 」

에 단지개 실시계 승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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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비 에 업생산 시 목 사용 승 같9. 23「 」

에 어 단지 사업계 승82 2

산업 지 개 에 규 에 산업단지개 사업 시10. 16「 」

지 같 내지 규 에 산업단지개 실시계, 17 19

승

진 규 에 사업계 승 같 규11. 15 , 52「 」

에 지 단지 지 같 규 에 지, 54 ·

단지 계 승 같 규 에 사업 시 허가55

주특별 도 도시 특별 규 에12. 217「 」

주 진 지 지 같 규 에 개 사업229

시 승

재산 에 재산 사용허가13. 30「 」

공 재산 리 규 에 사용 허가14. 20 ·「 」

사 등에 에 개 허가15. 27「 」

지 규 에 지 용허가16. 34「 」

지 규 에 지 질변경 등 허가 같17. 21 2「 」

규 에 지 용 허가신고23 ·

도 규 에 도 리청과 승 같18. 5 , 34「 」

규 에 도 공사 시 허가 같 규 에 도38

용 허가

사도 규 에 사도 개 허가19. 4 ( )私道「 」

사 사업 규 에 채 등 허가 같 규20. 14 20「 」

에 사 지 지

산지 리 규 에 산지 용허가 같 규 에21. 14 , 15「 」

산지 용신고 같 에 산지 시사용허가신고 같, 15 2 · ,

규 에 채 허가 같 규 에 사채취허가25 32

산림 원 리에 에 목 채등22. 36 1 · 4「 」

허가신고 산림보 에 산림보 역 지· 11 1 1「 」

다만 산림 원 리에 에 채 림 시험림과. , 「 」

산림보 에 산림 원보 역 경우 다.「 」

건 규 에 허가 같 규 에 신고 같23. 11 , 14 ,「 」

규 에 허가신고사 변경 같 규 에16 · , 20

가 건 허가신고 같 규 에 건· 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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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집 공 립에 규 에 공24. 13 1「 」

립등 승

통산업 규 에 규 포 개 등25. 8「 」

천 비 규 에 천공사 시 허가 같26. 10 14「 」

규 에 천 용 등 허가

천 에 천 리청과 승 같 에27. 6 , 30「 」

천공사 시 허가 천공사실시계 가 같 에, 33

천 용 등 허가

도 규 에 도사업 공업용 도사업28. 17 49「 」

가 같 규 에 용상 도 용공업용 도, 52 54

가

도 에 공공 도 뇨처리시 만 당 다 가29. 11 ( ) ,「 」

같 에 공공 도공사 시 허가 같 에16 24

공공 도 용허가

량 사 지 에 에 사업 착 변경30. · 86 1 ·「 」

료 신고

31. 집단에 지사업 규 에 집단에 지 공 타당 에4「 」

체 시 용에 규 에 사업계 승32. · 12「 」

량 사 지 에 에 지도등 간 심사33. · 15 3「 」

폐 리 규 에 폐 처리시 승 신고34. 29「 」

에 지 용 리 에 에 지사용계35. 10「 」

삭36. <2011.5.30>

골재채취 규 에 골재채취 허가37. 22「 」

규 에 허가등 고 사업시 실시계1 ·②

승 변경승 신청 에 당 께

여 다.

규 에 라 실시계 승 변경승12 1③

에 어 그 내용에 각 어 에 당 사 포 어1

경우에 미리 계 과 여 다 개. < 2008.2.29>

에 라 청 계3④

청 내에 견 여 다 경우 계20 .

그 간 내에 견 지 니 견 없 것 본다 개. <

2008.2.29, 2012.1.17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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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 에 허가등 고 경우 건 건 등1 ·⑤

어 건 허가 건 신고 등 여 에· 1 23

규 에 건 허가 등 에 첨 도 갈 다.

허가 등14 ( · ) 에 라 실시계12 1①

승 거 변경승 그 실시계 에 다 각 허가 가지· · ·

승 신고 등 허가등 라 다 에 여 에 라 계· ( " · " ) 3

과 사 에 여 당 허가등 것 보· , 12

에 라 실시계 고시 경우에 다 각 에 허가등 고5 ·

시 공고 것 본다 개. < 2007.4.11, 2007.12.27, 2008.2.29, 2008.3.21,

2009.1.30, 2009.6.9, 2010.4.15, 2010.5.31, 2011.4.14, 2011.5.30>

계 용에 규 에 도시 리계 결1. 30 ·「 」

같 규 에 개 허가 같 규 에, 56 , 86

도시 계 시 사업 시 지 같 규 에 실시계· 88

가

도시개 규 에 도시개 사업에 실시계 가2. 17「 」

주택 규 에 사업계 승3. 16「 」

택지개 진 규 에 택지개 계 승 같4. 8 9「 」

규 에 택지개 사업 실시계 승

공 리 매립에 에 공 용사용허가5. 8 · ,「 」

같 에 승 같 에 용사용 실시계10 , 17 ·

승 신고 같 에 공 매립 허 같, 28 , 35

에 가 등 시 매립 승 같 에 공, 38

매립실시계 승 같 에 매립목 변경 승49

삭6. <2010.4.15>

만 규 에 만공사시 허가 같7. 9 2 10「 」

규 에 실시계 승2

시 개 운 에 에 단지 지 같8. 22「 」

에 단지개 실시계 승28

어 비 에 업생산 시 목 사용 승 같9. 23「 」

에 어 단지 사업계 승82 2

산업 지 개 에 규 에 산업단지개 사업 시10. 16「 」

지 같 내지 규 에 산업단지개 실시계, 17 19

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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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 규 에 사업계 승 같 규11. 15 , 52「 」

에 지 단지 지 같 규 에 지, 54 ·

단지 계 승 같 규 에 사업 시 허가55

주특별 도 도시 특별 규 에12. 217「 」

주 진 지 지 같 규 에 개 사업229

시 승

재산 에 재산 사용허가13. 30「 」

공 재산 리 규 에 사용 허가14. 20 ·「 」

사 등에 에 개 허가15. 27「 」

지 규 에 지 용허가16. 34「 」

지 규 에 지 질변경 등 허가 같17. 21 2「 」

규 에 지 용 허가신고23 ·

도 규 에 도 리청과 승 같18. 5 , 34「 」

규 에 도 공사 시 허가 같 규 에 도38

용 허가

사도 규 에 사도 개 허가19. 4 ( )私道「 」

사 사업 규 에 채 등 허가 같 규20. 14 20「 」

에 사 지 지

산지 리 규 에 산지 용허가 같 규 에21. 14 , 15「 」

산지 용신고 같 에 산지 시사용허가신고 같, 15 2 · ,

규 에 채 허가 같 규 에 사채취허가25 32

산림 원 리에 에 목 채등22. 36 1 · 4「 」

허가신고 산림보 에 산림보 역 지· 11 1 1「 」

다만 산림 원 리에 에 채 림 시험림과. , 「 」

산림보 에 산림 원보 역 경우 다.「 」

건 규 에 허가 같 규 에 신고 같23. 11 , 14 ,「 」

규 에 허가신고사 변경 같 규 에16 · , 20

가 건 허가신고 같 규 에 건· 29

산업집 공 립에 규 에 공24. 13 1「 」

립등 승

통산업 규 에 규 포 개 등25. 8「 」

천 비 규 에 천공사 시 허가 같26. 10 14「 」

규 에 천 용 등 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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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 에 천 리청과 승 같 에27. 6 , 30「 」

천공사 시 허가 천공사실시계 가 같 에, 33

천 용 등 허가

도 규 에 도사업 공업용 도사업28. 17 49「 」

가 같 규 에 용상 도 용공업용 도, 52 54

가

도 에 공공 도 뇨처리시 만 당 다 가29. 11 ( ) ,「 」

같 에 공공 도공사 시 허가 같 에16 24

공공 도 용허가

량 사 지 에 에 사업 착 변경30. · 86 1 ·「 」

료 신고

31. 집단에 지사업 규 에 집단에 지 공 타당 에4「 」

체 시 용에 규 에 사업계 승32. · 12「 」

량 사 지 에 에 지도등 간 심사33. · 15 3「 」

폐 리 규 에 폐 처리시 승 신고34. 29「 」

에 지 용 리 에 에 지사용계35. 10「 」

삭36. <2011.5.30>

골재채취 규 에 골재채취 허가37. 22「 」

규 에 허가등 고 사업시 실시계1 ·②

승 변경승 신청 에 당 께

여 다.

규 에 라 실시계 승 변경승12 1③

에 어 그 내용에 각 어 에 당 사 포 어1

경우에 미리 계 과 여 다 개. < 2008.2.29>

에 라 청 계3④

청 내에 견 여 다 경우 계20 .

그 간 내에 견 지 니 견 없 것 본다 개. <

2008.2.29, 2012.1.17>

규 에 허가등 고 경우 건 건 등1 ·⑤

어 건 허가 건 신고 등 여 에· 1 23

규 에 건 허가 등 에 첨 도 갈 다.

시[ : 2012.4.15] 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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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등 용사용15 ( · ) 사업시 신도시개 지 에 신①

도시개 사업 시 여 에 공 사업 지 등 취득「

보상에 규 에 지 건 리 지등 라3 · ( " "」

다 용 사용 용등 라 다 다) ( " " ) .

규 에 신도시개 지 지 고시가7 1 3 ·②

에 공 사업 지 등 취득 보상에 20 1「 」

규 에 사업 그 고시가 것 본다22 .

규 에 지등 용등에 재결 신청 공 사업1③ 「

지 등 취득 보상에 규 에23 1 28 1」

고 규 에 신도시개 사업 시 간 내에11 3 3

다.

규 에 지등 용등에 재결 지 용 원1④

지 용 원 가 다.

규 에 지등 용등에 여 에 특별 규 경우1⑤

고 공 사업 지 등 취득 보상에 용 다.「 」

시 등16 ( ) 통신가 지역 시 등에 여· ·①

도시개 규 용 다 개55 . < 2008.3.21>「 」

가 지 단체 신도시 공공 원②

여 시 등 우 지원 다.

규 에 지원 상지원규 등에 여 사2 ·③

통 다.

공검사17 ( ) 사업시 신도시개 사업 료①

에 지체 없 통 에 라 공검사

다 경우 그 공검사 시 에 여 계.

과 미리 여 다 개. < 2008.2.29>

사업시 가 규 에 라 공검사 에 각1 14 1②

에 규 허가등에 당 사업 공검사 공 가 등 것·

본다.

역시 특별 도지사시 역시 역에· · (③

다 신도시개 사업 공 지 에 라 고시 실시계) 12 5

에 포 지 단 계 에 라 리 여 다 개1 . < 2011.5.3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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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검사17 ( ) 사업시 신도시개 사업 료①

에 지체 없 통 에 라 공검사

다 경우 그 공검사 시 에 여 계.

과 미리 여 다 개. < 2008.2.29>

사업시 가 규 에 라 공검사 에 각1 14 1②

에 규 허가등에 당 사업 공검사 공 가 등 것·

본다.

역시 특별 도지사시 역시 역에· · (③

다 신도시개 사업 공 지 에 라 고시 실시계) 12 5

에 포 지 단 계 에 라 리 여 다 개. < 2011.4.14, 2011.5.30>

시[ : 2012.4.15] 17

공사 료 공고18 ( ) 규 에 공검사17 1

결과 신도시개 사업 실시계 료 었다고 에 사업시

에게 공검사 고 공사 료 공고 여 실시계,

료 지 니 에 지체 없 보 시공 등 여 다 개. <

2008.2.29>

지 등 공19 ( ) 사업시 신도시개 사업 지건·①

공 등 지등 라 다 공 경우에 통( " " )

에 라 승 얻어 다 개. < 2008.2.29>

규 에 라 공 지등 용도 공 차 상 그1 , ·②

에 공 건 등에 여 통 다.

20 ( ) 사업시 신도시개 사업 지등 공①

거 용 통 에 라 그

미리 다.

규 에 라 고 사업시 통1②

에 라 승 얻어 다 개. < 2008.2.29>

지상 채21 ( ) 사업시 지 가 동 경우 지등①

매 지 여 통 에 라 신도시개

사업 지 상 채 지상 채 라 다( " " )

다.

사업시 규 에 라 지상 채 에 통1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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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라 지상 채 계 여 승

얻어 다 개. < 2008.2.29>

지상 채 차 건 등에 여 사 통·③

다.

공공시 등 귀22 ( ) 사업시 가 신도시개 사업 시 새①

공공시 주차 운동 그 에 통 시 다 에( · .

같다 거 공공시 에 체 시 경우 그 귀 에)

여 계 용에 규 용 다 경우65 .「 」

청 에 사업시 본다" " " " .

규 에 공공시 과 재산 등 에 어 실시계 승1②

공검사 동산등 등 원 에 갈 다.「 」

규 에 라 계 용에 용 에 어1③ 「 」

리청 재산 도 천 거 그 에 에 시 에 여· · ( )溝渠

그 재산에 여 재 리청 본다, .

개< 2008.2.29>

공 지 처 등23 ( · ) 신도시개 지 에 가①

지 단체 지 신도시개 사업에 지 그 개 계

여진 목 목 처 없다.

신도시개 지 에 가 지 단체 재산②

신도시개 사업에 재산 재산 공 재산 리 에「 」 「 」

고 사업시 에게 계 처 다 경우 그( ) .隨意契

재산 용도폐지 재산 경우에 다 처 에 여( )

미리 계 과 여 다 개. < 2008.2.29>

계 후단 규 에 청 에 그2③

청 내에 에 여 여 다30 .

가 지 단체 신도시개 지 에 재산 공④

재산 사업시 에게 매도 경우 개 여건 감 여 통

에 라 납 등 건 다.

역 통개 책 립에 특24 ( ) 도시 역 통 리에① 「

특별 규 에 고 사업시 같 에 역 통개7 1」

책 립 여 에게 여 다 개. < 2008.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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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 에 라 사업시 가 역 통개 책1②

에 여시도지사 견 들 후 도시 역 통 리에 특별· 「 」

규 에 도시 역 통 원 심 거쳐 규 에8 12

실시계 승 지 고 시도지사에게 통보 여 다 개, · . <

2008.2.29>

규 에 라 역 통개 책에 여 견2③

청 시도지사 내에 견 여 같 간 내에· 30 ,

견 지 니 경우에 견 없 것 본다 개. < 2008.2.29>

과 운 특25 ( ) 신도시가 지역 만 상( 100①

도시 다 특별 도지사 시 청 신도시 특 에) , ·

맞 과 여건 개 등 여 당 신도시에 등·「 」

에 특 용 거 특 용 과 운61 (

라 다 같 에 특 목" " )

고등 특 목 고등 라 다 지 여 것 역시도특별( " " ) · ·

도 시도 라 다 감에게 청 다 경우 특( " · " ) .

목 고등 지 청 시도 감 신도시에 특 목·

고등 우 지 다.

특 목 고등 당 시도 감 에·②

게 특 목 고등 운 에 원 용 원

보 본 동 가 경우만 당 다 청 다( ) .

개[ 2011.5.30]

재 지원에 특26 ( ) 신도시가 지역 시 청·

등 규 에 라 운 에 여 지 매 시· 61 ,「 」

건 운 에 지원 다.

원 용27 ( ) 신도시에 등 규 에· 2「 」

어 습 여건 여 등· 21 ,「 」 「

공 원 사립6 · 32 1 52 · 54 4 1 3」 「 」

규 에 고 통 에 라 용 격 용 간 여 근 건, , , ,

업 과 등 계 건 여 과 운 에 원 용

다.

편 공28 ( · ) 감 공공 라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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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 주직원 라 다 들 주 여 지역에 등( " " ) ·

에 에 어 지 니 도 여 다· .

공공 지29 ( ) 공공 신도시 것 원①

다 다만 지역 특 과 공공 특 경우에. ,

공공 과 공공 지역 시도지사 견·

듣고 가균 특별 에 라 지역 원 심 거쳐, 22「 」

신도시 개별 다 개. < 2008.2.29, 2009.4.22, 2012.1.17>

단 에 라 신도시 개별 공공 개별1②

업 시 신 여 경우에 지등 용 사용 다.

신< 2012.1.17>

에 지등 용 사용에 여 공 사업 지 등2③ 「

취득 보상에 용 다 신. < 2012.1.17>」

장 신도시 리 원회 등4 개< 2011.5.30>

신도시에 책 심30 ( ) 다 각 사 도시개 원

심 거쳐 다.

신도시에 본 책과 도에 사1.

신도시개 지 지 변경 에 사2. ·

신도시 본 상 개 계 에 사3.

신도시 실시계 에 사4.

신도시개 지 내 지 용도지역 변경에 사5.

신도시 내 연 업 등 주 주 간 진6. · ·

지원에 사

신도시 리 원 에 청 사7.

그 에 신도시 여 심 에 사8.

개[ 2011.5.30]

신도시 리 원31 ( ) 신도시 리 고 지역 과 신여①

건 지원 여 시도에 신도시 리 원 다 경우 상· . 2

시도가 공동 개 신도시 공동 신도시 라 다 건 경우에· 1 ( " " )

공동 신도시 리 원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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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도시 리 원 다 각 사 심 다.②

신도시 특 에 사1.

신도시 산업계 계연 등 동 계 에 사2. · · ·

신도시 내 지식 보산업 등 업 에 사3.

지역특 산업과 연계 연 등 에 사4. ·

가 사5.

그 에 신도시 여 원 다고 사6.

신도시 리 원 원 포 여 내 원 다2 20 .③

경우 공동 신도시가 들어 시도가 공동 신도시 리 원·

경우에 내 원 다30 .

신도시 리 원 원 시도지사 당 지 단체·④

계 공 원 도시계 등에 가 공공 그 주 연, , · ·

경 단체에 에 시도지사가 가 다 개· · . <

2008.2.29>

원 시도지사 민간 원 에 시도지사가 가 다· · .⑤

그 에 신도시 리 원 운 등에 여 사 통·⑥

다.

신도시 리 원31 ( ) 신도시 리 고 지역 과 신여①

건 지원 여 시도에 신도시 리 원 다 경우 상· . 2

시도가 공동 개 신도시 공동 신도시 라 다 건 경우에· 1 ( " " )

공동 신도시 리 원 다.

신도시 리 원 다 각 사 심 다.②

신도시 특 에 사1.

신도시 산업계 계연 등 동 계 에 사2. · · ·

신도시 내 지식 보산업 등 업 에 사3.

지역특 산업과 연계 연 등 에 사4. ·

가 사5.

그 에 신도시 여 원 다고 사6.

신도시 리 원 원 포 여 내 원 다2 20 .③

경우 공동 신도시가 들어 시도가 공동 신도시 리 원·

경우에 내 원 다30 .

신도시 리 원 원 시도지사 당 지 단체·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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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공 원 도시 계 등에 가 공공 그 주, · , · ·

연 경 단체에 에 시도지사가 가 다 개· · . <

2008.2.29, 2011.4.14>

원 시도지사 민간 원 에 시도지사가 가 다· · .⑤

그 에 신도시 리 원 운 등에 여 사 통·⑥

다.

시[ : 2012.4.15] 31

공공 지 진단32 ( ) 공공 신도시 개 업①

진 여 에 공공 지 진단 진단 라( " "

다 다 개) . < 2008.2.29>

진단 운 등에 여 사 통 다.②

진단 원 업 여 에 계③

지 단체 신도시 연 사업시,

에게 공 원 직원 견 청 다 개· . < 2008.2.29>

장 신도시건 특별회계5

신도시건 특별 계 리운용33 ( · ) 공공 지①

신도시 건 에 사업 재 지원 여 신도시건 특별 계

계 라 다 다( " " ) .

계 리 운용 다 개· . < 2008.2.29>②

계 산 직별 다.③

계 과34 ( ) 계 다 각 같다.①

가 동산 매각 사용료 당 재산 생 그1. , ,

가 공공 차보

계 다 특별 계2.

공공 리 에 라 공공 리 다3. 「 」

규 에 차4. 36

규 에5. 44 4

그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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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다 각 같다.②

공공 사 신 비 등 비용에 지원1.

신도시 에 시 비용에 지원 등 신도시건 비용2.

규 에 에 원리 상3. 1 3

규 에 차 에 원리 상4. 1 4

규 에 실 보5. 44 4

신도시 건 도 사연 비6. ·

공공 비용 규 에 사업시 사업시7. 10 1

에

그 공공 지 신도시 건 과 여 통8.

목에 지

계 다 특별 계 등35 ( ) 계 재원 보

여 산 에 라 계 다 특별 계,

다.

차36 ( ) 계 재원 에 결 얻①

에 계 담 차 다.

계 그 지 시 에 계 담 시②

차 다.

③ 규 에 시차 원리 그 계연도 내에상 여 다2 .

비비37 ( ) 계 없 산 지 산 과지 에 충당

여 비비 상당 산에 계상 다.

산 월38 ( ) 계 산 그 계연도 내에 지 지 니 것

가재 규 에 고 다 연도에 월 여 사용 다48 .「 」

여 처리39 ( ) 매 계연도 결산상 생 여 다 계연도

에 다.

재산 리 등40 ( ) 계 다 특별 계에 동산①

계 리 에 재산 규 에 고17「 」

상 다 개. < 2009.1.30>

계가 취득 청사 지등 재산 규 에 고· 17② 「 」

계 그 재산 사용 가 리운용 특별 계 상·

리 거 다 개. < 2009.1.3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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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종 부동산 용6

동산 건 개 등41 ( · ) 공공 상 지·

보 에 건 신 개 거 차 없다 다만· . ,

공공 건 개 차 가 가 경우·

과 후 건 등 ,

동 에 미리 견 들어 다 개. < 2008.2.29>

동산 사42 ( ) 동산에 여①

규 특 주변 여건 매각 용 가 등 여, , ,

경우 사 실시 다 개. < 2008.2.29>

공공 규 에 사에 극 여1 ,②

사 여 료 등 가 경우에 특별 사 가 없 에

여 다.

동산 처리계 립 등43 ( ) 공공 4 1 3①

규 에 비용 달 가균 등 고 여 다 각 사

포 동산 처리계 립 여 다.

동산 매각시1.

2. 동산 매각 지못 경우 체 사 용

공공 규 에 라 립 동산 처리계 에1②

여 과 거쳐 규 에 지 계4 4

승 개월 내에 에게 여3 ,

경우 동산 재지 특별시 시도지사 시, · ·

청 견 듣고 과 여 동산 처리

계 보 다 경우 그 공공 특별.

사 가 없 사 들여 다 개. < 2008.2.29>

에 동산 처리계 에 시 내에1③

동산 매각 지 니 거 공공 원 경우 지 단체 통,

공공 매 공공 라 다 지 공 업 에( " " ) 「 」

지 공 업 지 공 업 라 다 여 동산 매 게( " " )

다 경우 매 가격 동산 가격공시 감 평가에 에. 「 」

감 평가업 상 평가 산 평균 다 개2 . < 200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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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29, 2011.5.30>

에 매 공공 지 공 업 동산 매 에 여3④

사 통 다 개. < 2011.5.30>

에 라 매 공공 지 공 업 매 동3⑤

산에 여 동산 재지 특별시 시도지사 시 청, · ·

과 고 도 비계 에 도 비 원 심 거, 21「 」

쳐 용계 립 여 다 다만 가 동산. ,

계 리 등 여 경우에 공공

과 여 에 매 공공 지 공 업 매 에 미리3

당 동산 용계 립 다 개. < 2008.2.29, 2011.5.30>

규 에 라 립 동산 용계5⑥ 「

계 용에 에 도시 리계 에 가 경우,」

당 지 단체에 그 다 경우 당 지 단체.

동산 용계 도시 리계 에 여 다 개. < 2008.2.29>

동산 처리계 립 등43 ( ) 공공 4 1 3①

규 에 비용 달 가균 등 고 여 다 각 사

포 동산 처리계 립 여 다.

동산 매각시1.

2. 동산 매각 지못 경우 체 사 용

공공 규 에 라 립 동산 처리계 에1②

여 과 거쳐 규 에 지 계4 4

승 개월 내에 에게 여3 ,

경우 동산 재지 특별시 시도지사 시, · ·

청 견 듣고 과 여 동산 처리

계 보 다 경우 그 공공 특별.

사 가 없 사 들여 다 개. < 2008.2.29>

에 동산 처리계 에 시 내에1③

동산 매각 지 니 거 공공 원 경우 지 단체 통,

공공 매 공공 라 다 지 공 업 에( " " ) 「 」

지 공 업 지 공 업 라 다 여 동산 매 게( " " )

다 경우 매 가격 동산 가격공시 감 평가에 에. 「 」

감 평가업 상 평가 산 평균 다 개2 . <

2008.2.29, 2011.5.3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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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매 공공 지 공 업 동산 매 에 여3④

사 통 다 개. < 2011.5.30>

에 라 매 공공 지 공 업 매 동3⑤

산에 여 동산 재지 특별시 시도지사 시 청, · ·

과 고 도 비계 에 도 비 원 심 거, 21「 」

쳐 용계 립 여 다 다만 가 동산. ,

계 리 등 여 경우에 공공

과 여 에 매 공공 지 공 업 매 에 미리3

당 동산 용계 립 다 개. < 2008.2.29, 2011.5.30>

규 에 라 립 동산 용계5⑥ 「

계 용에 에 도시 리계 에 가 경우· ,」

당 지 단체에 그 다 경우 당 지 단체.

동산 용계 도시 리계 에 여 다 개· . < 2008.2.29,

2011.4.14>

시[ : 2012.4.15] 43

동산 매 지원 등44 ( ) 가 에 라 지 단체 매43 3 ,①

공공 지 공 업 동산 직 매 경우에 매

다 개. < 2011.5.30>

공공 통 공공 에게 동산 매각업②

게 다 개. < 2011.5.30>

에 라 동산 매 매 공공 매 달43 3③

여 통 에 라 채 다 개. < 2011.5.30>

매 공공 지 공 업 동산 매 에 실 통④

에 라 계에 거 계에 보 다 개. <

2011.5.30>

장 공공 등에 한 지원7

공공 등에 지원 등45 ( ) 가 지 단체 공공①

에 여 공공 사 신 비 등 비용 지원 거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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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지 단체 택지개 사업 시 다 에 라· (②

주택 에 공공택지 등 개 사업 시 말 다2 5 .「 」

에 시 라 다 공공 주직원 주택 건" " )

경우 공공택지 우 공 주직원 사 건,

경우에 건 비용 주택 규 에 민주택60「 」

민주택 라 다 에 다 개( " " ) . < 2009.2.3>

가지 단체 시 공공 사용 건 건 여·③

다.

가 지 단체 공공 지 에 라 게 감④

경우에 통 에 라 간 지원 다.

공 재산 료 감 등46 ( · ) 가 지 단체 재산 ·① 「 」

공 재산 리 그 다 규 에 고 신도시개 사업「 」

등에 경우 사업시 공공 그 에 통 공공,

에게 공 재산 료 통 에 라 감 다· .

사업시 공공 가 지 단체 신도시개②

지 지에 사용허가 공 지에 사용 허가· (貸

경우에 재산 공 재산 리 에 고그허)付 「 」 「 」

가 공 지 매 원상 복 거 시·

것 건 공 지에 시 다 개· . < 2009.1.30>

공공 주직원에 지원 등47 ( ) 공공 주직원①

에 여 사비용 주 당 지 등 통 에 라 지원 책

마 여 시 다.

공공 주직원에게 주택 공 경우 주택 38② 「 」 「

주택 규 에 라 주택 우 공 다3 .」

공공 주직원에게 민주택 에 주택③

다.

신도시개 지 주민에 지원 책 립시47 2( · ) 계 시 도·

지사 시 청 사업시 신도시개 사업 여 생, · ·

상실 게 신도시개 지 주민에 여 직업 훈 득,

창 사업지원 그 에 주민 재 착에 지원 책 등 통,

에 라 립시 여 다·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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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신[ 2007.10.17]

담 감 등48 ( ) 가 지 단체 공공 지①

과 신도시 건 지원 여 경우에 특 지,「 」 「

특 그 계 에 에 라 지 감」

다 개. < 2010.3.31>

가 지 단체 공공 지 과 신도시 건 지원②

여 경우에 개 에 지 지 산지 리· · · ·「 」「 」「 」「 」

연 경보 도시 통 비 진 도시 역 통 리에 특별· · ·「 」「 」「 」

개 역 지 리에 특별 계 용에「 」 「

에 에 라 개 담 지보 담 체 지 비 체산· · ·」

림 원 비생태계보 통 담 역 통시 담 개 역· · · ·

훼 담 시 비용 감 다 개. < 2011.5.30>

신도시 개 운 과 공49 ( · ) 가 지 단체 신도시①

과가 신도시가 들어 지 니 다 지 단체에도 산 어 지역균

에 여 도 여 다.

신도시가 들어 시 말 다 같다 공공 납· · ( . )②

지 다 시 여 사용 도· ·

여 역시 도 다.

신도시가 들어 시도 규 에 라 지 과 그 시· 2 ·③

도가 연 재원 등 그 시도 역 시· · ·

운 다· .

공동 신도시 건 경우에 계 시도가 공동· 3 ·④

운 다.

장 보8

동산가격 개 지에50 ( ) 시 도지, ·①

사 시 청 신도시개 지 근 지역 동산가격, ·

여 여 다 개. < 2008.2.29>

시도지사 시 청 신도시개 지 지· , ·②

여 동산 동산가격 등 우 지역에 여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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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도지사에게 다 각 청 여 다· .

득 규 에 지 지역 지1. 104 2「 」

주택 규 에 과열지 지2. 41「 」

계 용에 규 에 지거래계 에3. 117「 」

허가 역 지

그 에 동산가격 여4.

시 도지사 시 역시 역에, · , (③

다 신도시개 지 근지역 별 개 지)

여 건 규 에 건 허가 계 용18「 」 「

에 규 에 개 허가 등 여63」

다 개. < 2008.2.29, 2008.3.21>

다 에 개 사업 역과 복지 등51 ( ) 택지① 「

개 진 에 택지개 지 등 다 에 개 사업 역 에(」

사업 역 라 다 과 복 여 신도시개 지 지 다" " ) .

개< 2008.2.29, 2011.5.30>

규 에 라 복지 여 신도시개 사업 시 경우에1②

규 에 고 다 에 개 사업 차 에 신3

도시개 사업 차 각각 거쳐 다 다만 다 에 라 공 사업. , 「

지 등 취득 보상에 규 에 사20 1 22」

업 그 고시가 것 보 사업 역 에 지등 용등에

여 규 에 고 다 에 다 경우 규15 . 7 3

에 라 신도시개 지 지 고시 에 같 규3

에 용 사용 지 목 고시 지 니 다.

사업 역에 신도시개 지 지 경우 사업시③

가 다 각 에 당 다고 단 여 청 경우에 도시개 원

심 거쳐 사업 역 지 에게 그 지 거 당

개 계 실시계 승 에게 그 계 변경 다 개. <

2008.2.29, 2011.5.30>

사업 역에 사업 신도시개 사업 시 에 심 지 래1.

경우

신도시개 사업 시 사업 역에 사업시 에 비 여 공2.

에 여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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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특별 사 가 없 계 에 라3④

사업 역 지 거 개 계 실시계 변경 고 그 사실 보

공보에 고시 후 에게 통보 여 다 개. < 2008.2.29>

규 에 라 사업 역 어 사업시 가 규 에4 15⑤

라 사업 역 지등 용 경우 사업시 공 사업「

지 등 취득 보상에 에 보상 에 어 사업시 과」

여 지 사 계비 등 비용 보상 여 다· .

사업시 가 사업 역 지 취득 용 후 3⑥

규 에 라 사업 역 경우 공 사업 지 등4 「

취득 보상에 규 에 매 사91 1 2」

간 같 규 에 고 공 사업 에 신도시6

개 사업 변경 것 보 규 에 라 사업 역 지4

어 그 사실 보 공보에 고시 산 다.

사업시 규 에 공 사업 변경사실 통6⑦

에 라 매 에게 통지 여 다.

열람 등52 ( ) 사업시 가 신도시개 사업 시 에 어①

에 등 그 계 에게 료 열람복사·

그 등본 본 청 다.

규 에 라 료 공 청 당 사 가 없 그1②

청에 여 다.

료 공 청53 ( ) 사업시 신도시개 사업 시 여①

다고 료 공 계 계 에게 청 다.

규 에 라 료 공 청 당 사 가 없 그1②

청에 여 다.

보고 검사 등54 ( ) 신도시개 사업 시 과 여①

다고 에 사업시 에게 보고 게 거 료

공 원 여 신도시개 사업에 업 검

사 게 다 개. < 2008.2.29>

규 에 라 업 검사 공 원 그 시 지1②

니고 계 에게 시 여 다.

규 에 에 여 사 다2 .③

개< 2008.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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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에 처55 ( ) 다 각 어①

에 당 에 여 에 지 승 등 취 거 공사

지 건 등 개 그 에 처 거,

다 개. < 2008.2.29>

다 각 목 어 에 당1.

가 내지 규 에 지 승 시 과 건 지키지. 10 12

니 거 개 계 실시계 신도시개 사업 시 지 니 경우·

규 여 공검사 지 니 경우. 17 1

다 규 여 지등 공 경우. 19

라 규 여 경우. 20

마 규 여 지상 채 경우. 21

규 에 라 용 계 용에. 22 1 「 」

규 에 통지 지 니 경우65 5

사 규 에 재산 공 재산 처 시 과 건. 23 2

지키지 니 경우

규 에 보고 지 니 거 거짓 보고 거. 54 1

검사 거 경우·

2. 거짓그 에 지 승 가 허가등· ·

규 에 라 체결 내용 내에 지3. 12 1 5

니 거 사가 없다고 상당 가 사업시

시도지사 시 청 각 어 에 당 에· , · 1②

여 그 처 여 것 에게 건 다 개. <

2008.2.29>

청56 ( ) 규 에 라 에 지 승55

취 경우에 청 실시 여 다 개. < 2008.2.29>

탁57 ( · ) 에 통①

에 라 시도지사에게 다 개· . < 2008.2.29>

통 에 라 다 각 어 에②

당 업 통 공공 에 탁 다 개. < 2011.5.30>

에 공검사 사업시 가 에 당1. 17 ( 10 1 1 2

경우 다)

에 동산 사2. 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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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벌9

58 ( ) 다 각 어 에 당 징역 천만3 5

원 에 처 다.

규 여 허가 지 니 고 같 에 규1. 9 1

거짓 그 규 에 허가2. 9 1

규59 ( ) 개 리 사용 그 업원, ,

그 개 업 에 여 그58

에 그 개 에게도 당 과 다 다만( ) . ,科

개 그 지 여 당 업 에 여 상당 주 감

독 게 리 지 니 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개[ 2011.5.30]

< 11183 , 2012.1.17>

시1 ( ) 공포 시 다.

허가등 에 경과2 ( )ㆍ 시 에 에 라14 3

청 경우에 같 개 규 에도 고 규 에 다4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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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 지 에 른 신도시 건

지원에 한 특별법 시행

[ 2011.12.1] [ 22995 , 2011.6.29, ]

장1

목1 ( ) 공공 지 에 신도시 건 지원에 특별「

에 사 과 그 시 에 여 사 규 목 다.」

공공2 ( ) 공공 지 에 신도시 건 지원에 특별「

라 다 에 통 란( " " ) 2 2 " " 2」

공공 다 각 어 에 당 공공 말 다 다만1 . ,

신 도 후 책 연 공주지역 심복 도시 건 특별·「

에 계 에 라 심복 도시 등16」

다 개. < 2011.2.14>

가균 특별 에 라 도 에 도 닌 지역1. 18「 」

공공 .

심 거쳐 신도시2.

단 에 라 개별3. 29

장 공공 지 계획 등 립2

공공 지 계 립3 ( ) 에 그 에4 1 4 "①

통 사 라 다 각 사 말 다" .

사 신 차계1.

에 주직원에 지원 책2. 47 1

사 지매 비신 비 차비 주직원에 지원 책에 비용 등3. · · ,

비용 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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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에 감 책4.

그 에 지 과 여 사5.

단 에 통 경미 사 변경 경우 라4 4 " "②

다 각 어 에 당 경우 말 다 개. < 2008.2.29>

개 등 여 공공 변경 경우1.

내 내에 시 변경 경우2. 1

비용 산 트 에 변경 경우3. 1 3 10

그 에 경미 다고 사 변경 경우4.

에 당 경우 재 지2 3③

경우에 미리 재 과 여 다 개. < 2008.2.29>

장 신도시 지 개 지원 등3 ·

신도시개 지 지4 ( ) 각 가10 1 6 2①

에 라 에게 신도시개 지 지 경우에

그 에 다 각 도 첨 여 에게

여 다 개. < 2008.2.29>

신도시개 지 에 사1.

척 만 천 도2. 2 5 1

지 용규 본 에 지 도3. 8 2「 」

지 도 에 신도시개 지 역경계 결 사 시 것4. 3

도시 재5.

편 지 에 사 료6.

사진7.

신도시개 지 주변 역 통체계 료8. (

상 신도시개 지 에 다)

경 책 본 에 사 경 검 에 료9. 25「 」

에 라 지 건 리 지등 라 다 용10. 15 1 · ( " " )

사용 경우에 용 사용 지등 재지 지 지목, , ,

리 그 리 주 재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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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라 신도시개 지 지 지1②

사 과 에 보가 지 니 게 가 에 보

리 책 립시 여 다· .

경미 사 변경5 ( ) 후단에 통 경미 사7 1 "

변경 란 다 각 어 에 당 경우 말 다 다만" . , 2

경우 신도시개 지 지역 어 비 13「 」

에 라개간 상지역 결 고시 지역 사 지 사시 보· , 4「 」

에 라 지 사 지 사시 보 역 거 그 지역에

지가 새 포 에 미리 계 과

여 다 개. < 2008.2.29, 2008.9.22, 2009.12.15, 2011.6.29>

신도시개 지 에 경우1. 100 10

신도시개 지 에 경우2. 100 10

주민 등 견청취6 ( ) 에 라 신도시개7 2①

지 지 변경에 여 주민 계 가 등 견 들

에 계 사본 계 특별 도지사 시 청, · (

청 말 다 고 같다 에게. 14 1 2 46 2 )

여 다 개. < 2008.2.29>

계 특별 도지사 시 청 에 라 계, · 1②

에 지체 없 신도시개 지 등 공고 여·

다 경우 계 특별 도지사 시 청 공고 동. , · 14

그 열람 도 여 다.

신도시개 지 지 에 견 에 열람 간2③

내에 계 특별 도지사 시 청 에게 견 다, · .

계 특별 도지사 시 청 에 라 견, · 3④

경우에 여 에게 여 견,

없 경우에 그 사실 에게 통보 여 다 개. < 2008.2.29>

계 특별 도지사 시 청 에 라, · 4⑤

견에 여 검 고 견에 처리결과 당 특별 도지

사 시 청 에게 통지 여 다 개, · . < 2008.2.29>

단 에 통 경미 사 라 각7 2 " " 5⑥

어 에 당 사 말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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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도시개 지 지7 ( ) 에 라 신도시개8 2

지 경우에 다 각 사 보에 고시 여 다.

신도시개 지 사업시1.

신도시개 지2.

신도시개 지3.

신도시개 지 사4.

신도시개 지5.

신도시개 지 가 에 라 용 사용 가 없게 지등6.

목

등8 ( ) 에 라 신도시개 지 에 특별9 1①

도지사 시 청 허가 다 각 같다, · .

건 건 등 건 에 건 가 건 포1. : 2 1 2 (「 」

다 건 용도변경) ,

공 공 가 여 시 건 에2. : ( 2 1 2「 」

건 다)

지 질변경 지포 등 지 상 변경3. : · · ·

지 착 공 매립,

채취 래 갈 등 채취 다만 지 질4. : · · · . ,

변경 목 것 에 다3 .

지5.

건 동 용 지 니 건 월 상6. : 1

죽목 채 식재7.

특별 도지사 시 청 에 라 각, · 9 1 1②

에 허가 경우 에 라 신도시개 사업 시10

사업시 라 다 가 지 어 경우에 미리 그 사업시 견( " " )

들어 다.

에 그 에 통 라 다 각9 2 2 " "③

어 에 당 계 용에 에56「 」

개 허가 상 닌 것 말 다 개. < 2008.2.29>

림 산 생산에 직 용 것 간 공1.

경 지 질변경2.



공공 지방이 에 른 신도시 건 및 지원에 한 특별법 시행 ❚175

신도시개 지 개 에 지 주지 니 고 연경 상 지3.

니 에 채취

4. 신도시개 지 에 결 지 에 건

상용 죽목 시식재 경 지에 시식재 다5. ( )

에 라 신고 여 신도시개 지 지 고시9 3 ·④

가 내에 그 공사 사업 진 상 과 시 계 첨 여30

특별 도지사 시 청 에게 신고 여 다, · .

사업시9 ( ) 에 라 사업시 지 공10 1 2

업 다 각 같다 개. < 2009.9.21, 2011.6.29>

지주택공사 에 지주택공사1. 「 」

삭2. <2009.9.21>

도 공사 에 도 공사3. 「 」

신도시개 사업10 ( ) 에 라 주택 에10 2 9① 「 」

등 업 건 산업 본 에 등 업 에 등 업 라9 ( " "「 」

다 가 신도시개 사업 다 각 같다) .

실시 계1.

지 공사2.

시 공사3.

지4.

에 라 신도시개 사업 등 업 다10 2②

각 사 재 신도시개 사업 신청 에

첨 여 사업시 에게 여 다 개. < 2008.2.29>

개 사업 경우에 말1. (

다 주)

신도시개 사업 신도시개 지2. ·

다 각 목 사 포 신도시개 사업 시 계3.

가 사업 목.

사업 개.

다 사업 시 간.

사업시 에 라 신도시개 사업 시키 경우에10 2③

등 업 신도시개 사업 에 계 체결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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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계 승 등11 ( ) 사업시 가 에 라 신도시 개11 1①

계 개 계 라 다 승 얻 경우에 개 계 승 신청( " " )

에 에 개 계 첨 여 에게 여11 3

다 개. < 2008.2.29>

후단에 통 경미 사 변경 라 다11 1 " "②

각 어 에 당 경우 말 다.

개 계 변경 경우1.

신도시개 사업 시 간 변경 경우2.

신도시개 사업 단계별 시 계 변경 경우3.

주 용도별 용지 트 에 지 용계 변경 경우4. 10

도 공원 지 등 시 트 에 변경 경우5. · · 10

용 사업비 트 에 감 경우6. 10

승 얻 에 비 시 트 에7. 10

감 경우

각 어 에 경미 사 변경에 라 변경 경우8. 5

사업시 가 각 사 변경 경우에 지체 없2③

에게 보고 여 다 개. < 2008.2.29>

에 그 에 통 사 라 다 각11 3 9 " "④

같다.

공공 등 용계1.

단계별 시 에 계2.

경 계3.

도시 보 계4.

재보 계5.

공동 등 지 매 계6.

도시 재계7.

집단에 지공 에 계8.

개 계 시 척 천 상 지 도9. 5 1

에 라 계 역시 도지사특별 도지사11 4 · ·⑤

시도지사 라 다 시 청 견 들 에 계( " · " ) ·

사본 여 다 경우 계 시도시 시 청. · ·

그 청 내에 견 시 여 다 개30 . < 2008.2.29>

에 라 개 계 보에 고시 에 어 다 각 사11 5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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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여 다.

개 계 개1.

사업시 주2.

공공 등 용계3.

신도시개 사업 시 간4.

지 용에 계5.

도 상 도 등 주 시 계6. , ·

개 계 체 립 다 개. <⑦

2008.2.29>

실시계 승 등12 ( ) 사업시 가 에 라 신도시 개 사업12①

에 실시계 실시계 라 다 승 얻 경우에 다 각( " " )

사 재 실시계 승 신청 에 에 실시계 첨 여12

에게 여 다 개. < 2008.2.29>

사업1.

사업시 지역2.

사업시 주3.

사업시 간 공 별 간 포 다4. ( )

각 후단 통 경미 사 변12 1 "②

경 란 다 각 어 에 당 경우 말 사업시 가 경미" ,

사 변경 경우에 지체 없 에게 보고 여 다 개. <

2008.2.29, 2011.6.29>

사업시 주 변경 경우1.

사업비 트 에 변경 경우2. 10

착 락 량 결과에 라 도시계 시 지 등 변경3. ·

경우

각 어 에 개 계 경미 변경에 라 변경4. 11 2

경우

에 그 에 통 사 라 다 각12 1 7 " "③

같다.

에 공공시 등 처 계1. 22

건 공 에 계2.

지 단 계 결 에 계 도3.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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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라 고 허가 가지 승 신고 등4. 14 1 · · · ·

과

에 라 실시계 보에 고시 에 어 다 각 사12 5④

시 여 다 개. < 2011.6.29>

각 사1. 1

지 단 계 내용2. 1

계 도 열람3.

에 라 도시 리계 결 것 보 경우에14 1 1⑤

계 역시 특별 도지사시 계 용에· · · 「 」

에 라 실시계 승 상지 지 도 승 신청 등 차32

거쳐 사업시 지 도 고시에 도 등 역시 특별 도, ·

지사 시 에게 여 다· · .

시13 ( ) 에 라 가 지 단체가 우16①

지원 시 등 다 각 같다 개. < 2008.2.29>

도 철도 등 통시1.

도시 공동 등 통공 시2. , ·

도 폐 처리시 등 경 시3. ·

그 에 신도시개 여 시4.

시

지 단체 등 시 우 지원 다.②

에 지원규 지원 등에 본 사 업도시개 특1 ·③ 「

별 에 도시개 원 도시개 원 라 다 심 거쳐39 ( " " )」

다 경우 상 시도가 공동 개 신도시 건. 2 · 1

경우에 지원규 등 달리 다 개. < 2008.2.29, 2011.6.29>

공검사14 ( ) 에 라 공검사 사업시 다 각17①

첨 공검사신청 에게 여 다 개. <

2008.2.29>

공1.

특별 도지사 시 청 가 닌 청 포 다2. , · ( )

실 평 도 평 도

지 용도별 평 도3.

지 별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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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공공시 등 귀 도5. 22

신 지 도6. ·

그 에7.

사업시 가 에 공검사 공 가 등 고17 2 ·②

경우에 당 께 여 다.

에 공검사 에 계17 1③

에게 그 내용 통보 여 다 개. < 2008.2.29>

공사 료 공고15 ( ) 에 공사 료 공고 다 각 사18

보에 공고 에 다.

신도시개 사업1.

사업시2.

신도시개 사업 시 지역3.

신도시개 사업 시 지역 용도별4.

공5.

주 시 처 에 사6.

지등 공 승16 ( ) 사업시 에 라 지 등19 1

지등 라 다 공 승 얻 경우에 다 각( " " )

사 재 공 신청 에 공 상 지별 도 첨 여

에게 여 다 개. < 2008.2.29>

공 상 지등 공 용도1. ·

공 상 격 건2.

공 시 건3. ·

공 가격 결4.

공 공고 공고사5.

지등 공 등17 ( ) 사업시 에 라19 2①

지등 개 계 에 용도에 라 공 여 다.

사업시 가 지등 공 경우에 경쟁 찰 당 지에 건(②

건 에 계내용 평가 여 찰 식 찰 포 다)

에 다 다만 곱미 단독주택용지 주택 에. , 330 , 2 3「 」

민주택규 주택 민주택규 과 주택 포 다 건( )

용지 공 용지에 여 첨 에 라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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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고 다 각 어 에 당 경우에 계2③

에 라 지등 공 다 다만 에 라 지 공 경우. , 6

지 공 신청량 계 량 과 경우에 신청 간 첨 에

다 개. < 2008.2.29, 2009.4.21, 2009.9.21, 2011.6.29>

공공 공공 과 같 에 사 신1.

용지 공 경우

공공청사용지 시 용지 에게 없 공공시 용지 가지2. · ·

단체 그 에 에 라 당 시 에게 공,

경우

주택 에 사업주체 가지 단체 지주택공사 에3. · ,「 」 「 」

지주택공사 지 공 업 에 라 주택사업 목 립 지「 」

공 업에 주택건 용지 공 경우

보 리주택건 등에 특별 에 보 리주택 건4. 2 1「 」

지 같 에 보 리주택사업 시 에게 공4

경우

에 라 공공 주직원 주택건 용지5. 45 2

사용지 공공 에 공 경우

공 사업 지 등 취득 보상에 에 에 여6. 「 」

그가 지역 지 당 지 천 곱미 상( 1

경우에 그 지에 같 에 당 건 리가 경, 3

우에 포 다 사업시 에게 도 에 공고) [ 6 2 (

에 라 신도시개 지 지 경우에51 1 2

다 에 라 개 사업 역 지 에 주민 등 견청취 여 공고

말 다 지 경우에 그 후에 지 경) ,

우 지 지 그가 지 에

지 취득 경우 원 결 상 에 라 지 취득 경우

포 다 에게 곱미 에 지 공 경우] 330

실시계 에 라 시 지 리에 지 공7.

경우

도시 미 경 상 신도시 진 등 여8. · ·

다고 어 차 에 라 에게 지

공 경우

그 에 계 에 라 계 공 경우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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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라 신도시개 지 복지 여 신도시개 사업51④

시 경우에 각 에 당 용지에 여 택지개 진 시3 「

등 다 규 에 고 계 공13 2 2」

다.

사업시 지 공 에 어 시 용지 료시 용지 등·⑤

특 시 용지 다고 여

지에 여 공 상 격 다 개. < 2008.2.29>

사업시 지등 가격 경우에 도시 여 용도⑥

별공 건별공 상 별 그 가격 달리 다· · .

사업시 지등 공 경우에 공 신청 마감 10 (⑦

경우 재공 경우에 지 다 각 사 공고 여5 )

다 다만 에 라 계 공 경우 에 라. , 3 · 4 5

공 상 격 어 경우 공 상 가 어 경우에

그러 지 니 다.

사업시 재지1. ·

지등 용도 용도에 지 경우에2. · (

그 지 내용 포 다)

공 시 건3. ·

공 가격4.

공 신청 간5.

공 신청 격6.

공 신청시 비7.

사업시 지 공 에 에 라⑧

원가 공시 여 다 개. < 2008.2.29>

내지 에 사 에 지등 용지 공 차가1 6 , · ·⑨

격 등에 여 사 다 경우.

그 내용 지 등 용 여 에게 다 개. <

2008.2.29>

18 ( ) 사업시 가 에 라 경우에20 1①

개 계 립고시 후에 사업시 지 상 지에· 100 30

보 여 다 다만 실시계 승 얻 에. ,

경우에 경 평가 에 경 평가 도시 통 비 진 에「 」 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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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 개 책 여 시 계 체 경우에 다 개· . <

2008.12.31>

사업시 가 에 라 미리20 2②

여 승 얻 경우에 승 신청

에게 여 다 개. < 2008.2.29>

에 라 사업시 승 신청2③

경우에 그 내에 그 승 여 사업시 에게 통보 여15

다 개. < 2008.2.29>

지상 채 규19 ( ) 에 지상 채 지21 1 ( "

상 채 라 다 규 그 지상 채 상 지가 당 개 사" )

업 지 트 과 지 니 도 여 다50 .

지상 채 계20 ( ) 에 지상 채 계21 2

에 다 각 사 포 어 다.

사업시1.

지상 채2.

지상 채3.

지상 채 상4.

상 상지역 상 상 지 용도5.

지가격 산6.

지상 채 공고21 ( ) 사업시 가 지상 채 경우에

지상 채 과 각 사 공고 여 다 다만 공 사업20 . , 「

지 등 취득 보상에 에 보상계 에 포15」

여 공고 거 지등 에게 개별통지 경우에 공고 생략 다.

지상 채 건 등22 ( ) 지상 채 시①

리 동산 상 고 여 가 다.

지상 채 식 다.②

지상 채 청 등23 ( ) 지상 채 지등 매각

청 라 다 다 각 사 재 지상 채 청( " " ) 2

여 사업시 에게 여 다.

사업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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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 경우에 주2. ( )·

청 지등3.

청 가 지등 매각4.

지상 채5.

지상 채 재사24 ( ) 지상 채 에 다 각 사 재 고

가 에 여 다.

내지 사1. 20 1 3 6

지상 채2.

지상 채3.

지상 채 원 비25 ( ) 지상 채 주 사 에 다 각

사 재 지상 채 원 지상 채 원 라 다 비 여( " " )

다.

지상 채1.

지상 채2.

내지 사3. 20 2 6

지상 채 주4.

지등 지상 채 취득5.

지상 채 등26 ( ) 지상 채 경우 취득 그①

과 주 지상 채 원 에 재 여 것 청 여 취득,

과 주 가 지상 채 원 에 재 고 그 지상 채 에 재 지

니 취득 그 에게 지 못 다3 .

지상 채 질 목 경우에 질 과 주 가 지상②

채 원 에 재 지 니 질 그 에게 지 못3

다.

에 라 질 에 지상 채 에 그 뜻 시 여2③

다.

지상 채 에 통지27 ( ) 지상 채 에 통지

고 지상 채 원 에 재 주 여 다 다만 지상 채. ,

가 지상 채 에게 주 통지 경우에 그 주 여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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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시 등 귀28 ( ) 에 통 시 라 다22 " "

각 시 말 다 개. < 2008.5.26>

공동 지1.

시 시2.

공 재산 매도 납 건29 ( · ) 가 지 단체 23①

에 라 재산 공 재산 매도 내 에 연단4 20

균등 게 납 게 다.

에 라 납 게 경우에 등에 여 재산1② 「

공 재산 리 에 다.」 「 」

원 용30 ( ) 에 라 신도시에 등27 ·① 「 」

에 신도시 라 다 어 과 에2 ( " " )

원 용 격 다 각 어 같다.

1. 등 별 등 사 격 에 당· 21 2 2「 」

그가 보 가 에 라 원 격 취득 고 경2. ,

상3

신도시 에 어 과 운 상 경우 원 용②

강사 용 다.

에 강사 격 다 각 어 같다2 .③

각 어 에 당1. 1

그가 보 가 에 라 사 상 취득2.

에 당 강사 용 에 그 용 후 월 내에3 2 6④

각 특별시 역시도 특별 도 시도 라 다 감 시· · ( " · " ) 4

주 상 연 다.

에 원 단 계 어 과에 여1 5 ,⑤

용 에 강사 용 간 내, 2 1 ,

경우 에 연 다3 .

원 강사에 여 공 원보 규 별5 11⑥ 「 」

규 참 여 채용계 에 라 보 지 다.

원 강사 복 채용계 에 에 다.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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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신도시 리 원회4 개< 2011.6.29>

31 삭 <2011.6.29>

신도시 리 원32 ( ) 에 라 시도가 신도시 리 원31 1 ·①

에 에게 통보 여 다 개. < 2008.2.29>

에 규 것 에 신도시 리 원 운 등에 여 사·②

당 시도 다 다만 후단에 라 공동· . , 31 1

신도시 리 원 경우에 당 시도가 여 다· .

장 신도시건 특별회계5

신도시건 특별 계 산33 ( ) 에 라 신도시건 특별33 3

계 특별 계 라 다 산 직별 경우에( " " )

산 계 시 에 산 첨10 11「 」

에 여 과 거쳐 재 에게 여

다 개. < 2008.2.29>

특별 계 목34 ( ) 에 라 특별 계34 2 8

목 다 각 같다 개. < 2009.7.27>

가 공공 차보1.

에 라 특별 계 리 동산 리처2. 40 ·

비용

그 에 특별 계 운용에 경비3.

장 종 부동산 용6

동산 처리계 립 등35 ( ) 공공 동산①

매각 경우에 에 라 동산 처리계43 1

립 동산 처리계 에 다 각 사 포 시 다.

동산 매각시 진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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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라 매각업 게 경우 매각업 지2. 44 2

등

동산 매각시 에 라43 1 1 4 1 2②

지 계 에 료 내 다 다만1 . ,

동산 경 에 미 등 고 여 공공 과 여 매각시 연

다 개. < 2008.2.29>

동산 매 공공36 ( ) 단에 통43 3 "

공공 란 다 각 매 공공 라 다 말 다" ( " " ) .

지주택공사 에 지주택공사1. 「 」

실 산 등 처리 산 리공사 립에2. 「 」

에 산 리공사

어 공사 지 리 에 어 공사3. 「 」

개[ 2011.6.29]

동산 매37 ( ) 공공 에 라 매 공공43 3①

지 공 업 에 지 공 업 지 공 업 라 다 에 여( " " )「 」

동산 매각 원 경우에 동산 첨 여

에게 매 공공 지 공 업에 매 청 다 다만 동. ,

산 처리계 에 시 내에 동산 매각 지 니 여 매 공공

지 공 업에 매각 경우에 과 거쳐 매각시

가 료 월 내에 다 각 첨 여 매 청6

다 개. < 2008.2.29, 2011.6.29>

동산1.

동산 매각 진경2.

동산 매각가격 산 산 근거3.

그 에 매각 진과 사4.

에 라 동산 매 청 경우에1②

동산 매 상 등 검 여 매 공공 지 공 업에,

매 도 다 경우 매 공공 지 공.

업 견 미리 들어 다 개. < 2008.2.29, 2011.6.29>

에 라 매 매 공공 지 공 업 동산 매2③

계 여 에게 여 다 개. < 2008.2.29,

2011.6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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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단에 감 평가업 공공 과 매 공공43 3④

지 공 업 감 평가업 각각 다 개1 . < 2011.6.29>

동산 매 지 원 공공 과 매 공공,⑤

지 공 업 에 라 채 지 거 신도시개

지 내 공공 지 과 상계 신도시개 지 내 지

다 개. < 2011.6.29>

공공 과 매 공공 지 공 업 매 매 건에⑥

여 견 경우에 상 여 결 고 가 립 지 니,

경우에 여 결 다 개. < 2008.2.29, 2011.6.29>

공공 과 매 공공 지 공 업 동산에 매 계⑦

체결 경우 공공 동산 에 극 여 ,

감 평가 료 등 매 과 여 공통 비용 당사 가 균등 게

담 다 개. < 2011.6.29>

매 동산 리 처 등38 ( ) 매 공공 지 공 업 매①

동산에 여 리 립시 여 에· , 43 5

용계 립에 지 없도 리 여 다 개. <

2008.2.29, 2011.6.29>

매 공공 지 공 업 매 동산에 여 용②

매각 여 에 용계 립 경우에 용계 에43 5

라 매 동산 처 계 립시 여 다 개· . < 2011.6.29>

매 공공 지 공 업 에 라 동산 처 계 립2③

경우에 미리 과 여 다 개. < 2008.2.29, 2011.

6.29>

동산 매각업39 ( ) 에 통 공44 2 "①

공 란 다 각 매각 라 다 말 다 개" ( " " ) . <

2009.9.21, 2011.6.29>

지주택공사 에 지주택공사1. 「 」

실 산 등 처리 산 리공사 립에2. 「

에 산 리공사」

동산 매각상 등 여 매각 에게②

매각 료 등 다 경우 매각 특별 사 가 없.

에 여 다 개. < 2008.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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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40 ( ) 매 공공 에 라 채 경우에44 3

다 각 에 규 에 에 다 개. < 2009.9.21,

2011.6.29>

지주택공사 에 지주택공사 같 같 시1. : 10「 」

지 규14 28

실 산 등 처리 산 리공사 립에2. 「 」

에 산 리공사 같: 33

어 공사 지 리 에 어 공사 같3. : 27「 」

같 시 20

동산 매 에 실 등41 ( ) 에 라 특별44 4①

계에 거 특별 계에 보 여 매 공공 지 공 업

실 동산 매각 매각 지 생 산

과 동산 매 매각 지 생 그 비용 산

차 다 개. < 2011.6.29>

② 에 라 동산 매각 지 생 다 각 같다1 .

동산 경우1.

동산 매각에2.

그3.

에 라 동산 매각 지 생 그 비용 다 각1③

같다 개. < 2011.6.29>

매 공공 지 공 업 담 감 평가 량 료1.

동산 매 과 리 매각에 공과2.

에 동산 매 에3. 44 1 44

에 채 지3

그 에 동산 매각시 지 건비 매비 리비 그4. ,

비용

매 공공 지 공 업 매 동산 매 리 등에④

실 내역 여 다 연도 월말 지 에게 보고 여2

다 개. < 2008.2.29, 2011.6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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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공공 등에 한 지원7

공공 등에 지원 등42 ( ) 가 지 단체 지①

에 라 게 감 공공 에 여 에45 4

라 지원 경우에 다 각 사 고 여 지원 내용 등 도시개

원 신도시 리 원 심 거쳐 다 개31 . <

2011.6.29>

공공 지 료 연도 그 간 평균1. 3

비 당 연도별

감 책 등 공공 지2. 3 1 4

에 경변 에 처 여 사

공공 에 라 게 감 다고 단 경1 1②

우에 첨 여 지역 시도지사에게 신·

청 여 다.

공 재산 료 감43 ( · ) 에 공 재산46 1 ·①

료 당 공 재산 가 에 천 상 곱 여 산· 1 10

다.

에 재산 료 감 당 재산 료46 1②

에 당 재산 재산100 100 (「 」

같 에 라 탁 포 다28 42 1 .

같다 다 개) . < 2009.7.27, 2011.4.1>

에 라 공 재산 료 감 당 공46 1 · ·③

재산 리청에 감 신청 여 다.

에 공 재산 료 감 공 재산 료46 1 100④

에 당 지 단체 다80 .

에 라 공 재산 에 여 에 규 것46 ·⑤

고 재산 공 재산 리 에 다.「 」 「 」

에 통 공공 란 신도시 신여46 1 " "⑥

건 마 여 것 도시개 원 재산 료 감 상에(

다 신도시 리 원 공 재산 료 감 상에) 31 (

다 심 거쳐 업 연 공공 등 신도시) · · ·

말 다 개. < 2011.6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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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직원에 지원 책44 ( ) 에 라 공공47 1①

다 각 사 포 여 주직원에 지원 책 마 시 여 다· .

주직원에 실비 사비용 지 에 사1.

주직원에 시 주 당 지 에 사2.

주직원에 생 지원에 사3.

공공 에 라 지원 책 립 경우 지원 책 내용1②

계 에 여 다.

에 라 마 지원 책 원 시 여1③

다고 에 계 에게 지원 청 다 개. <

2008.2.29>

주민에 지원 책44 2( ) 에 라 계 시도지사 시47 2 · , ·①

청 사업시 가 립시 여 주민지원 책 다 각· ·

같다.

업 망 신도시개 지 주민 신도시개 지 에 거주1. (

지 니 그 포 다 에 직업 훈 실시)

신도시개 지 주민 단체 에 주민2. ( "

단체 라 다 에 득창 사업 지원" )

신도시개 지 주민 신도시개 지 에 거주 지 니 그3. (

포 다 에 직업)

에 직업 훈 상 훈 훈 당 지 등1 1 ,②

에 사 계 시 청 견 들어 계 시도지사가 다· · · .

사업시 에 라 신도시개 사업 시 에 지1 2 ,③

철거 지 착공 원상복 등 주민참여가 다고 단 여,

계 시 청 고시 사업 주민단체에 탁 여 시 다· · .

계 시도지사 시 청 사업시 주민 재 착 생· , · ·④

여 경우 신도시개 사업에 참여 시공업체 등 에( "

사업 라 다 에게 신도시개 지 에 거주 주민 신도시개 지" ) (

에 거주 지 니 그 포 다 고용 천 고용 천) ,

사업 특별 사 없 용 도 여 다.

본 신[ 2008.1.11]

운45 ( · ) 에 라 시도가49 3 4 ·

경우에 시도지사가 운용 리 용도 운용 그 에· · , ·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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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당 지 단체 다.

장 보8

공 사업 변경통지46 ( ) 사업시 에 라 사업 역51 4①

지 사실 보 공보에 고시 에 같 에 라 공 사7

업 변경사실 공 사업 지등 취득 보상에 91「 」

에 매 에 매 라 다 에게 통지 여 다 다1 ( " " ) .

만 매 없거 그 주 거 그 에 통지 없, , ,

에 에 공고 통지에 갈 다2 .

단 에 공고 사업시 가 공고 당 지1②

특별 도지사 시 청 가 닌 청 포 다 에, · ( )

게 여 당 특별 도 시 가 닌 포 다 게시, · ( )

지에 간 게시 에 다14 .

등47 ( ) 에 라 에57 1 17①

공검사 사업시 가 에 당 경우( 10 1 1 3

다 시도지사에게 다) · .

에 라 다 각 업 지주택공57 2② 「

사 에 지주택공사에 탁 다.」

에 공검사 사업시 가 에 당 경우1. 17 ( 10 1 2

다)

에 동산 사2. 42

개[ 2011.6.29]

< 22995 , 2011.6.29>

월 시 다 다만 지 개 규2011 12 1 . , 36 41

월 시 다2011 7 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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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 지 에 른 신도시 건

지원에 한 특별법 시행규

[ 2011.4.11] [ 350 , 2011.4.11, ]

목1 ( ) 규 공공 지 에 신도시 건 지원에 특「

별 같 시 에 사 과 그 시 에 여 사 규」

목 다.

지원계 립 등2 ( ) 공공 지 에 신도시 건 지「

원에 특별 라 다 에 라 역시 도지사 특별( " " ) 5 2」 ㆍ ㆍ

도지사 시 도지사 라 다 여 공공 그( " " )ㆍ

직원에 여 다 각 사 포 지원계 립 시 여 다.ㆍ

공공 사 신 비 등 비용 지원에 사1.

공공 직원 료 체 공원 통시2. ㆍ ㆍ ㆍ ㆍ ㆍ

그 시 등 주여건 에 사

공공 직원 지역에 에 착 도 지역주민과3.

지원에 사

공공 직원 주택건 용 공공택지 우 공 사 건립4. ,

등 주거 지원에 사

공공 에 공 재산 료 감 에 사5.

지원 차에 사6.

업 연 간 과 보 여건 갖 어진 단지7. ㆍ ㆍ

과 업 에 사

그 에 공공 그 직원에 재 지원에 사8. ㆍ

신도시개 지 지3 ( ) 공공 지 에 신도시 건「

지원에 특별 시 라 다 에 신도시개( " " ) 4 1」

지 지 별지 식과 같다1 .

역 통체계 검 상4 ( ) 에4 1 8 "

라 만 곱미 말 다 개" 100 . < 2008.3.1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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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 공5 ( ) 에 간 공 라8 3 1 " "

다 각 공 말 다 개. < 2008.3.14>

비닐 우1.

2.

고 엽연 등 림 산 건3. , ,

재 사4.

5.

퇴비6.

탈곡7.

그 에 내지 사 것 여 보에8. 1 7

고시 공

신도시개 사업 신청6 ( ) 에 신도시개 사업10 2①

신청 별지 식과 같다2 .

에 신도시개 사업 신청 에 다 각 도1②

첨 여 다.

척 만 천 도1. 2 5 1

사업계2.

달계3.

4. 그 에 신도시개 사업 시 가 신도시개 사업과

신도시 개 계 승 신청7 ( ) 에 신도시 개 계 승11 1

신청 별지 식과 같다3 .

신도시개 사업 실시계 승 신청8 ( ) 에 신도시개12 1

사업 실시계 승 신청 별지 식과 같다4 .

원가 산 공시9 ( ) 에 라 공시 여 원가17 8①

목 다 각 같다.

용지비1.

비2.

직 건비3.

주 책비4.

매비5.

리비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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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비용7.

에 원가 산 별 원가 산 에 라 산 다1 .②

동산 감 평가10 ( ) 공공 에 매36①

에 감 평가업 가 동산에 감 평가 검37 4

결과 그 평가가 계 에 여 평가 었거 당 게 평가 었다고

경우에 당 감 평가업 에게 그 사 시 여 다시 평가 것

다.

공공 매 다 각 어 에 당 경우에 당②

감 평가업 상 감 평가업 에게 동산 평2

가 다시 뢰 다.

에 당 경우 당 감 평가업 에게 재평가 없 특1. 1

별 사 가 경우

평가 고평가 평가 트 과 경우2. 110

검사공 원11 ( ) 에 검사공 원 별지54 3 5

식에 다.

보 공동 용 감 개< 350 , 2011.4.11> (

에 시 규 등 개 )

규 공포 시 다.



양곡 리법❚195

양곡 리법

[ 2012.1.26] [ 10932 , 2011.7.25, ]

장1 개< 2009.4.1>

목1 ( ) 곡 리 곡 리 등 통

여 식량 보 민경 에 지 목 다.

개[ 2009.4.1]

2 ( ) 에 사용 용어 뜻 다 각 같다.

곡 란 미곡 맥 그 에 통 곡1. " " ( )· ( ), ( )·米穀 麥類 穀類

원료 쇄 가루 그 에 에( ) ( )· · ( ),薯類 粉碎物 澱粉類

것 통 것 말 다.

리 곡 란 가 민간 매 거 등2. " "

취득 여 리 곡 말 다.

공공비 미곡 란 미곡 과 천재지변 등 비상시에 비3. " "

여 가 민간 시 가격에 매 여 비 미곡 말 다.

곡매매업 란 곡 매매 매매 개 업 말 다4. " " ( ) .業

곡가공업 란 곡 원료 여 가공 것 업5. " " 19

에 라 신고 말 다1 .

곡 란 월 에 곡6. " " 1999 12 31 ( 5662「 」

곡 리 폐지 말 다 같다 에2 . )

라 곡 리 담 곡 말 다.

채 란 다 각 목 것 말 다7. " " .

가 곡 원리 미상.

월 에 곡 에 곡 리. 1999 12 31 「 」

담 도 차 곡 원리 미상

다 에 공공 리 원리. 25 2 2

미상

개[ 2009.4.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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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양곡 리2 개< 2009.4.1>

리 곡 계 립3 ( ) 림 산식 매 리 곡①

계 곡 계 라 다 워 다( " " ) .

곡 계 에 다 각 사 포 어 다.②

리 곡 리 본목 진1.

리 곡 량 공 량2.

공공비 미곡 운용에 사3.

그 에 림 산식 다고 사4.

림 산식 에 라 곡 계 운 경우 심1③

거 후 통 승 다.

림 산식 에 라 곡 계 통3④

에 라 고시 여 다.

개[ 2009.4.1]

곡 매 지 등4 ( ) 림 산식 곡 계 운용①

에 곡 통 생산 매 다.

림 산식 에 생산 곡 매1②

체결 여 곡 매 경우에 고 리 에도 고 산26「 」

에 그 매 라 다 미리 지 다( " " ) .

에 라 생산 그2 ( )先金③

원 지 니 에 상당 에 여 납 여

다.

과 에 그 에 매 에 사 통2 3 , ,④

다.

개[ 2009.4.1]

곡 매 가격 등 결5 ( ) 림 산식 에 라 곡4 1①

매 에 그 매 가격과 매 량 심 거 후 통 승

결 다.

림 산식 에 라 곡 매 경우4 1②

그 곡 매 가격 가 매 곡 가격에 림 산식

비용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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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[ 2009.4.1]

6 삭 <2005.3.31>

7 삭 <2005.3.31>

8 삭 <2005.3.31>

리 곡 매9 ( ) 림 산식 리 곡 다 각①

용도에 라 매 다 경우 림 산식 통 용도에.

여 그 에도 곡 매 에게 도 다( ) .引渡

가 용1.

가공용2.

공공용3.

매용4.

그 에 통 용도5.

에 리 곡 매가격 림 산식 다1 .②

림 산식 리 곡 통 원 게 여③

에도 고 가공용 매용 매 리 곡 공개2

찰 매 다.

림 산식 리 곡 용도에 라 매 시④

등 격 고 곡 용도 지 여 매 지 용, ,

도 사용처 다· .

에 용도에 라 매 격 용도지 그 에4 ,⑤

사 림 산식 다.

개[ 2009.4.1]

리 곡 매 격9 2( ) 림 산식 에 라9 1

매 리 곡 매 가 다 각 어 에 당 림 산

식 에 라 내 간 여 리 곡 매1

격 다 다만 에 당 매 격 여 다. , 1 .

거짓 그 에 격 갖 경우1. 9 4

에 라 림 산식 지 용도 용도 곡 사2. 9 4

용 처 경우·

당 곡에 여 에 생산연도 질 등 시3. 20 2 1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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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 여 거짓과 시 거짓과 고20 3 1 · ·

경우

당 곡에 여 산 질 리 에 원산지 시4. 15 2「 」

같 에 원산지 시 같, 15 2 2 16 2

에 변 산 시 거 같 각17 1

같 각 어 에 당 경우2

그 에 곡 리 비 등 곡 통질 립 여 림 산식5.

사 지키지 니 경우

개[ 2009.4.1]

리 곡 매 격9 2( ) 림 산식 에 라9 1

매 리 곡 매 가 다 각 어 에 당 림 산

식 에 라 내 간 여 리 곡 매1

격 다 다만 에 당 매 격 여 다 개. , 1 . <

2011.7.21>

거짓 그 에 격 갖 경우1. 9 4

에 라 림 산식 지 용도 용도 곡 사2. 9 4

용 처 경우·

당 곡에 여 에 생산연도 질 등 시3. 20 2 1 ·

거 여 거짓과 시 거짓과 고20 3 1 · ·

경우

당 곡에 여 산 원산지 시에4. 5 1「 」

에 원산지 시 거 같 각3 6 1 2

각 어 에 당 경우

당 곡에 여 산 질 리 에 변4 2. 56 1「 」

산 시 거 같 각 어 에 당57

경우

그 에 곡 리 비 등 곡 통질 립 여 림 산식5.

사 지키지 니 경우

개[ 2009.4.1]

시[ : 2012.7.22] 9 2

공공비 미곡 비 운용10 ( · ) 림 산식 민식량①

보 여 공공비 미곡 비 운용 여 다·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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림 산식 공공비 미곡 비 운용 계 역 립·② 「

마라 에 내보 감 충 여 다.」

공공비 미곡 매 매가격 매 매지역 당시 시 가격 다· · .③

과 에 공공비 미곡 비 운용 시 가격 등에1 3 · ,④

사 통 다.

개[ 2009.4.1]

곡11 ( ) 림 산식 곡 여 다고

곡 거 다.

개[ 2009.4.1]

미곡 등 허가 등12 ( ) 계 역 립 마라 에① 「 」

민 허 시 근 량에 용 허 허 라( " "

다 미곡 원료 쇄 가루 그 에 에 것 통) · ,

곡 허가 상미곡등 라 다 통( " " )

에 라 허가 상미곡등 용도 등 림 산식 허

가 다.

허 허가 상미곡등 닌 곡 거 림 산식②

곡 림 산식 천 다.

림 산식 에 곡 에 천업2③

림 산식 지 비 리 에 게 다 경우 목.

별 천 량 천 그 에 사 림 산식 다, .

계 원 민간원 단체가 공④

허가 천 상 곡 계 에 라 미리 림

산식 과 여 그 거쳐 경우에, 1

에 허가 천 것 본다2 .

개[ 2009.4.1]

곡 리 등13 ( ) 림 산식 곡 과 곡

리 여 특 다고 에 허가12 1 2

천 거 에 당 용 곡71「 」

그 곡 매 거 가공 에게 다 각 사

다 다만 사 에 과징 상 에. , 1 13 2 ·

게만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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곡 매가격 시1. ·

곡 용도2.

곡 사용량 재고량에 보고3.

개[ 2009.4.1]

징 등13 2( ) 림 산식 12 1 2①

에 허가 천 곡 림 산식

목 에 여 림 산식 에 라 내가

격과 가격 차 에 과징 다· .

에 림 산식 에 라 업1② 「

산 에 곡 리특별 계 득등 보 에3 3 ,」 「 」

에 득보 변동직 지 산 통 가격 에17 「

에 산 가격 에 납 여 다54 .」

에 라 낼 가 가 지 내지 니1③

체납처 에 라 징 다.

림 산식 에 라 낼 가 에게 다1④

각 어 에 당 사 가 결 처 다 다만. , 1

경우에 결 처 후 재산 견 경우에 지체3

없 그 처 취 고 체납처 에 라 징 여 다.

에 체납처 결 고 체납 에 충당 그 체납 보다1. 3

경우

징 채 에 시 가 경우2.

체납 사망 등 통 에 라 징 가3.

없다고 경우

개[ 2009.4.1]

징 등13 2( ) 림 산식 12 1 2①

에 허가 천 곡 림 산식

목 에 여 림 산식 에 라 내가

격과 가격 차 에 과 징 다.ㆍ

에 림 산식 에 라 업1② 「

산 에 곡 리특별 계 업 득 보 에3 3 ,」 「 」

에 업 득보 직 지 산 통 가격 에19 「

에 산 가격 에 납 여 다 개54 . < 2012.1.26>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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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라 낼 가 가 지 내지 니1③

체납처 에 라 징 다.

림 산식 에 라 낼 가 에게 다1④

각 어 에 당 사 가 결 처 다 다만. , 1

경우에 결 처 후 재산 견 경우에 지체3

없 그 처 취 고 체납처 에 라 징 여 다.

에 체납처 결 고 체납 에 충당 그 체납 보다1. 3

경우

징 채 에 시 가 경우2.

체납 사망 등 통 에 라 징 가3.

없다고 경우

개[ 2009.4.1]

시[ : 2015.1.1] 13 2

14 삭 <1999.1.21>

15 삭 <1999.1.21>

가격 곡 등16 ( ) 림 산식 곡 (出①

가격 여 다고 업 동 그 에)荷

통 업 동 등 라 다 에게 곡 매 고 매( " " )

게 다 경우 그 매 산 에 다. .

림 산식 곡 리 여 다고 매②

량 량에 여 매 가격과 산지 가격 차 에 라( ) 1産地

곡 매 에게 지 다.

에 매 가격과 산지가격 차 림 산식 다2 .③

림 산식 에 라 업 동 등에게 곡 매1 2④

게 경우에 지에 규 에 라 매 체결4 2 4

지 등 게 다.

개[ 2009.4.1]

17 삭 <1999.1.21>

18 삭 <1999.1.21>

곡가공업 신고19 ( ) 통 곡가공업 림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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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식 시 갖 어 특별 도지사시 청· · (

청 말 다 같다 에게 신고 여 다 신고 사 통. ) .

사 변경 경우에도 같다.

에도 고 주 에 허 식 생 에 업1② 「 」 「 」

허가 가 통 곡가공업 경우에 에 신1

고 것 본다.

에 라 신고 업 폐업 림 산식1③

에 라 특별 도지사시 청 에게 신고 여 다· · .

에 신고 차 등에 사 림 산식1 3④

다.

개[ 2009.4.1]

곡가공업 승계19 2( ) 다 각 어 에 당①

곡가공업 신고 지 승계 다.

곡가공업 신고 가 그 업 도 경우 그1.

곡가공업 신고 가 사망 경우 그 상2.

병 경우 병 후 병 립3.

다 각 어 에 당 차에 라 업시 비·②

에 곡가공업 신고 지 승계 다.

민사집 에 경매1. 「 」

채 생 산에 에 도2. 「 」

징 지 에 재산 매각3. ,「 」 「 」 「 」

그 에 지 규 에 차4. 1 3

에 라 곡가공업 신고 지 승계1 2③

개월 내에 림 산식 에 라 특별 도지사시1 · ·

청 에게 승계 사실 신고 여 다.

본 신[ 2009.4.1]

곡가공업 에20 ( ) 림 산식 곡 가공 개 가,

공생산 질보 원 통 여 다고 주 과

거쳐 곡가공업 에 여 간과 지역 여 통

에 라 다 각 사 다.

가공시 개1.

가공 가공 가공생산 규격2. ( )·加工收率



양곡 리법❚203

포 규격포 재 포3. ·

가공생산 에 가공 지 첨4.

개[ 2009.4.1]

생산연도 질 등 시20 2( · ) 곡가공업 곡매매업 가 곡①

매 그 곡 생산연도 질 등 림 산식 사 포 용· ·

등에 시 여 다.

에 시사 시 등에 사 림 산식1②

다.

개[ 2009.4.1]

거짓 시 등 지20 3( ) 곡가공업 곡매매업 곡 생산연①

도 질 등에 여 다 각 어 에 당 시 고 여·

니 다.

사실과 다 거 과 시 고1. ·

비 만 거 동시킬 우 가 시 고2. · ·

에 거짓과 시 거짓과 고 등에 사1 · ·②

림 산식 다.

개[ 2009.4.1]

업 지 등21 ( ) 특별 도지사시 청 에· · 19 1①

라 신고 곡가공업 가 다 각 어 에 당 개월 내6

에 림 산식 에 라 업 지 거 업 폐쇄

다 다만 에 당 업 폐쇄 여 다. , 3 12 .

여 허가 천 지 니 고 허가 상미곡등1. 12

경우

에 경우2. 13

거짓 그 단에 신고3. 19 1

거짓 그 후단에 변경 신고4. 19 1

에 경우5. 20

여 곡 생산연도 질 등 시 지 니 경우6. 20 2 1 ·

여 거짓과 시 거짓과 고 경우7. 20 3 1 · ·

에 보고 료 거 계 공 원 사8. 27 1

거 경우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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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질 리 에 원산지 시 경우9. 15 2「 」

산 질 리 에 변 산 시10. 16 2「 」

경우

산 질 리 각 에 허 시 등 지11. 17 1「 」

경우

업 지 여 계 업 경우12.

에 신고 지 니 고 당 사 없 계 여 개월13. 19 3 6

상 업 경우

특별 도지사시 청 에 업 지 업· · 1②

폐쇄 주 청 그 주 청에 처 청 다.

경우 처 청 주 청 특별 사 가 없 에 라 다.

과 에 처 그1 2③

도 등 고 여 림 산식 다.

개[ 2009.4.1]

업 지 등21 ( ) 특별 도지사시 청 에· · 19 1①

라 신고 곡가공업 가 다 각 어 에 당 개월 내6

에 림 산식 에 라 업 지 거 업 폐쇄

다 다만 에 당 업 폐쇄 여 다. , 3 12 .

개< 2011.7.21>

여 허가 천 지 니 고 허가 상미곡등1. 12

경우

에 경우2. 13

거짓 그 단에 신고3. 19 1

거짓 그 후단에 변경 신고4. 19 1

에 경우5. 20

여 곡 생산연도 질 등 시 지 니 경우6. 20 2 1 ·

여 거짓과 시 거짓과 고 경우7. 20 3 1 · ·

에 보고 료 거 계 공 원 사8. 27 1

거 경우·

산 원산지 시에 에 원산지 시9. 5 1「 」

경우

산 원산지 시에 각 에 거짓 시9 2. 6 1「 」

등 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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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질 리 에 변 산 시10. 56 1「 」

경우

산 질 리 각 에 거짓 시 등 지11. 57「 」

경우

업 지 여 계 업 경우12.

에 신고 지 니 고 당 사 없 계 여 개월13. 19 3 6

상 업 경우

특별 도지사시 청 에 업 지 업· · 1②

폐쇄 주 청 그 주 청에 처 청 다.

경우 처 청 주 청 특별 사 가 없 에 라 다.

과 에 처 그1 2③

도 등 고 여 림 산식 다.

개[ 2009.4.1]

시[ : 2012.7.22] 21

재처 과 승계21 2( ) 곡가공업 에 여 21 1①

각 사 재처 과 그 처 간 만료

간 다 각 어 에 당 곡가공업 에게 승계 다1 .

에 폐업신고 후 다시 곡가공업 신고1. 19 3

각 어 에 당2. 19 2 1

각 어 에 당 에 여 에 라 진1 21 1②

처 차 계 어 다.

에도 고 곡가공업 에 재처1 2③

곡가공업 사실 지 못 에 그러 지

니 다.

본 신[ 2009.4.1]

업 폐쇄21 3( ) 특별 도지사시 청· · 19①

변경신고 다 여 신고 지 니 고 업 경우1 ( )

에 업 폐쇄 후에 계 여 업 경우21 1

에 계 공 원에게 당 업 폐쇄 여 다 각 게

다.

당 업 간 그 업 지 거삭1. ·

당 업 가 업 가 님 리 게시 등 착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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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 업 시 그 에 업에 사용 등 사용 없게3.

특별 도지사시 청 에 후· · 1 3②

계 가 없다고 거 당 업 그 리 당 업

폐쇄 것 거 그 당 사 들어 청 경우

에 다 에 게시 등 경우에도 같다. 1 2 .

특별 도지사시 청 에 경우에· · 1③

미리 당 업 그 리 에게 주어 다 다만 사. ,

가 그러 지 니 다.

에 그 업 없게 여 에1④

그쳐 다.

경우에 계 공 원 그 시 지니고 계1⑤

에게 내보여 다.

본 신[ 2009.4.1]

미곡 통업22 ( ) 림 산식 미곡 통 개 질 상·①

가격 여 생산 미곡 매 매 미곡 건 별보· · ·

가공 매 등 미곡 통 담당 미곡 통업 여 다· .

림 산식 업 동 그 에 에 미곡 통1②

다고 에게 미곡 처리 등 미곡 건 ·

보 가공 통 매 시 미곡 매 에 산· · ·

에 거 보 지 다.

에 보 에 사 림 산식 다2 .③

경우 등 건에 여 재 과 여 다.

개[ 2009.4.1]

23 삭 <2009.4.1>

업24 ( ) 림 산식 리 곡 매매 납· · · · ·

가공과 곡 매 체결 지 등 업· ·

여 다고 경우에 림 산식 지 여

당 업 게 다.

개[ 2009.4.1]



양곡 리법❚207

장 양곡증권 리2 2 신< 2009.4.1>

곡 리25 ( ) 채 리 곡 리 등에 사①

업 여 곡 리 라 다 다( " " ) .

다 각 재원 다.②

곡 에 라1. 「 」

공공 리 에 공공 리2. 「 」

에 라 계3. 25 4

연4.

결산상 여5.

본 신[ 2009.4.1]

채 상 리25 2( ) 채 상 상 간 그 에 상 리에· ,

사 통 다.

본 신[ 2009.4.1]

운용 리25 3( · ) 림 산식 운용 리 다· .①

다 각 용도에 사용 다.②

채 상1.

운용에 비용 통 것2.

본 신[ 2009.4.1]

산25 4( ) 다 각 비용 재원 계연도마다 산에

도 여 다.

에 비용1. 25 3 2 2

채 규 여 재원2.

본 신[ 2009.4.1]

시차25 5( ) 림 산식 운용상 시①

경우에 담 계 다,

운용에 시차 다.

에 시차 당 계연도 내에 상 여 다1 .②

본 신[ 2009.4.1]

계25 6( ) 림 산식 과 지 에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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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게 여 공 원 에 징 재, ,

지 납공 원 다.

에 징 재 지 납공 원1 , ,②

납 담당 에 직 지 다.

본 신[ 2009.4.1]

장 보3 개< 2009.4.1>

보26 ( ) 림 산식 곡 식생 개 곡, ,

가공보 통개 여 다고 통 사업· ·

에 여 산 에 거 보 지

다.

개[ 2009.4.1]

감독27 ( ) 림 산식 곡 리 통질 립①

여 다고 에 다 각 에게 통 에 라

사 보고 료 거 계 공 원에게 당 사업 등에

여 등 계 시 곡 량 등 사 게 다, .

곡1.

곡매매업2.

곡가공업3.

곡 보4. · ·

에 사 경우에 사 지 사 시 사1 7 ,②

사내용 등 사계 사 상 에게 다 다만 사 여. ,

거 사 통지 거 등 사목 달 없다고

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에 라 사 공 원 그 시 지니고1③

계 에게 내보여 다.

개[ 2009.4.1]

감시원27 2( ) 림 산식 특별시 역시 도지사특별, · · ·①

도지사시 청 공 곡 통질 립 감시지도 보· · · ·

계몽 등 게 여 감시원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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림 산식 산 에 지 단체에 감시원 운 에 드②

경비 보 다.

에 감시원 격 업 당 지 등에1 · ·③

사 림 산식 다.

개[ 2009.4.1]

포상 지27 3( ) 림 산식 다 각 어 에 당

계 사 에 신고 고 에게 통

에 라 포상 지 다.

에 라 림 산식 지 용도 용도 곡 사1. 9 4

용 처·

에 생산연도 질 등 시2. 20 2 1 ·

여 거짓과 시 거짓과 고3. 20 3 1 · ·

개[ 2009.4.1]

청28 ( ) 특별 도지사시 청 에 라 곡가공업· · 21

에게 업 폐쇄 청 여 다.

개[ 2009.4.1]

탁29 ( · ) 에 림 산식 통①

에 라 그 특별시 역시 도지사특별, · · ·

도지사 시 청 에게 다· .

림 산식 에 사 통 에②

라 산식 통공사 에 산식 통공사 업,「 」

업 단체에 탁 다 개. < 2011.7.25>

개[ 2009.4.1]

장 벌4 개< 2009.4.1>

30 삭 <1999.1.21>

31 ( ) 다 각 어 에 당 징역10①

곡 시가 산 가 에 처 다· ( ) ( ) 3 .時價 價額

경우 징역과 병과 다( ) .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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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허가 지 니 고 허가 상미곡등1. 12 1

에 천 지 니 고 곡 거2. 12 2

경우에 거 곡 몰 고 몰 없1 ,②

에 그 곡 시가 산 가 징 다.

개[ 2009.4.1]

32 ( ) 다 각 어 에 당 징역 사용처3 ·

곡 시가 산 가 에 처 다5 .

1. 에 라 림 산식 지 용도 곡 사용처9 4 ·

에 여 곡 사용처2. 13 1 2 ·

개[ 2009.4.1]

33 삭 <2009.4.1>

34 ( ) 다 각 어 에 당 징역 천만1 1

원 에 처 다.

에1. 13 3

단에 신고 지 니 고 곡가공업2. 19 1

거짓 그 단에 신고 고 곡3. 19 1

가공업

여 거짓과 시 거짓과 고4. 20 3 1 · ·

에 업 지 고 업5. 21 1

에 업 폐쇄 고도 업6. 21 1

에 라 계 공 원 착 게시 등 거 거7. 21 3 ·

상

에 보고 료 거 계 공 원 사8. 27 1

거 ·

개[ 2009.4.1]

규35 ( ) 개 리 사용 그 업원, ,

그 개 업 에 여 31 · 32 34

그 에 그 개 에게도 당 과

다 다만 개 그 지 여 당 업 에( ) . ,科

여 상당 주 감독 게 리 지 니 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개[ 2009.4.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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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36 ( ) 다 각 어 에 당 에게 만원 과200①

태료 과 다.

후단에 변경신고 지 니 고 곡가공업1. 19 1

거짓 그 후단에 변경신고 고2. 19 1

곡가공업

여 신고 지 니 고 업 폐업3. 19 3

에 곡가공업 승계 신고 지 니 고 곡가공업4. 19 2 3

에5. 20

여 시 지 니 거 같 에 시6. 20 2 1 2

에 과태료 통 에 라 림 산식1②

특별 도지사시 청 과징 다· · · .

개[ 2009.4.1]

산식 통공사< 10932 , 2011.7.25> ( )

시1 ( ) 공포 후 개월 경과 시 다6 .

2 3 생략

다 개4 ( ) 지 생략① ④

곡 리 다 과 같 개 다.⑤

산 통공사 에 산 통공사 산29 2 " " "「 」 「

식 통공사 에 산식 통공사 다" .」

생략⑥

5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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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곡 리법 시행

[ 2012.1.26] [ 23535 , 2012.1.25, ]

목1 ( ) 곡 리 에 사 과 그시 에 사 규「 」

목 다 개. < 2005.6.30, 2008.1.31>

곡 등2 ( ) 곡 리 라 다 에 통( " " ) 2 1 "① 「 」

곡 란 다 각 것 말 다( ) ( )" .穀類 薯類ㆍ

1. 귀리( )豆類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

미곡 맥 에 규 곡 곡2. ( ) ( ) 1米穀 麥類ㆍ

감 고 마3. ㆍ

에 통 것 란 다 각 것 말 다2 1 " " .②

미곡 맥 에 규 곡 착 쇄 가루 집1. 1 ,ㆍ ㆍ

에 규 쇄 가루가 다 식 과 변 지 니 상태2. 1

것

에 규 쇄 가루 만 사용 여 죽 것3. 1 2

변 시킨 것4. ( ) ( )澱粉類 變性

개[ 2009.9.29]

곡연도2 2( ) 곡연도 도 월 당 연도 월11 1 10 31

지 다.

개[ 2009.9.29]

리 곡 계 고시2 3( ) 림 산식 에3 3

라 리 곡 계 같 에 라 그 내용 보에, 4

고시 여 다.

개[ 2009.9.29]

생산 등3 ( ) 에 생산 다 각 같다4 1 .①

어업 어 식 산업 본 가목에 업1. 3 2「 ㆍ 」

어업경 체 지원에 에2. 16「 」

어업경 체 지원에 에 업 사3. 19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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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다 각 같다4 1 .②

1. 업 동 에 업 동 공동사업 업 동,「 」

에 미곡 처리 운2. 22 2

그 곡매매업 등 곡 여 림 산식3.

다고

개[ 2009.9.29]

4 삭 <2005.6.30>

5 ( ) 림 산식 에 라 매4 2①

체결 생산 지 망 에게 매

에 지 다100 60 .

지 생산 가 원 지 니 경우에②

에 라 에 가산 여 납 여 매 량4 3

원 지 니 에 상당 에 연 트 곱 여7

산 다.

개[ 2009.9.29]

5 2 삭 <2005.6.30>

6 삭 <2005.6.30>

7 삭 <2005.6.30>

8 삭 <2005.6.30>

9 삭 <2005.6.30>

9 2 삭 <2005.6.30>

리 곡 매 용도10 ( ) 에 통9 1 5 "

용도 란 다 각 같다" .

용1.

재고 리 처 용2.

사료용3.

체용4.

용5.

시험연 용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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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공식 개 용7.

개[ 2009.9.29]

리 곡 상 매11 ( ) 각 후단에 라9 1①

에도 곡 도 용도 다 각 같다.

가 용과 공공용1.

용 재 등 도 가 경우만 당 다2. ( )

재고 리 처 용3.

체용4.

매용5.

에 용도 상 매 경우 간 건 림 산식1②

다.

개[ 2009.9.29]

매가격 고시12 ( ) 에 라 림 산식 리 곡9 2

매가격 에 지체 없 고시 여 다 다만 당 곡. ,

매 가 특 경우에 매가격 고시 지( )少數

다.

개[ 2009.9.29]

13 삭 <1999.7.29>

시 가격13 2( ) 에 시 가격 공개 찰 통 여10 3

결 가격 매 매 당시 통계청 사 가격 다.

경우 림 산식 경우 가격 사 등에 여 통계청 에

게 견 시 다.

개[ 2009.9.29]

허가14 ( ) 에 통 곡 란 다12 1 " "①

각 것 말 다.

미곡 착 쇄 가루 집1. ,

미곡 쇄 가루가 다 식 과 변 지 니 상태 것2.

미곡 쇄 가루 만 사용 여 죽 것3. 2

에 라 허가 상미곡등 미곡등 허가 신청12 1②

신청 포 다 림 산식 에게 여 다( )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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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[ 2009.9.29]

결 처14 2( ) 에 체납 사망 등13 2 4 3 "

통 에 라 징 가 없다고 경우 란 다 각"

어 에 당 경우 말 다.

체납 가 사망 경우 징 가 없다고 경우1.

체납 가 민 에 라 실 고 경우 징 가 없2. 27「 」

다고 경우

체납 거 재산 없다 것 경우3.

개[ 2009.9.29]

15 삭 <1999.7.29>

가격 곡 매 매16 ( ) 단에 통16 1 "

란 다 각 같다 개" . < 2012.1.25>

산식 통공사 에 산식 통공사 산1. ( "「 」

식 통공사 라 다" )

미곡 처리 시 갖 곡가공업2.

그 에 곡 가격 여 다고 여 림 산식3.

개[ 2009.9.29]

17 삭 <1999.7.29>

18 삭 <1999.7.29>

19 삭 <1999.7.29>

20 삭 <1999.7.29>

곡가공업 신고21 ( ) 단에 통 곡19 1 "①

가공업 란 다 각 같다 개" . < 2010.3.15>

업 곡 원료 여 가루 업 말 다1. ( )

업 과 원료 가공업 림 산식 보건복지2. (

과 여 림 산식 규 상 업 말 다)

3. 림 산식 규 상 도 업 미 맥[ ( ) ( )精米 精麥ㆍ ㆍ ㆍ

맥 맥 업 말 다( ) ( ) ]壓麥 割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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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단에 통 사 란 다 각 같다19 1 " " .②

업 경우에 그 말 다1. ( )

업체2.

업체 재지3.

업체 가공4.

에 통 곡가공업 란 다 각 같다19 2 " " .③

다만 에 당 업 다, 1 2 .

주 에 허 주 업1. :「 」

식 생 에 업허가 미식 업 간 고2. : ( ,「 」

업만 당 다 과 업 업 식용 지 업), , , ,

업 첨가 업 당 업 원료식 가공업 업만, , (

당 다)

개[ 2009.9.29]

22 삭 <1999.7.29>

곡가공업 에23 ( ) 림 산식 곡가공업 에게 20

에 에 그 간과 지역 내용 여 고시 여 다.

개[ 2009.9.29]

24 삭 <2009.9.29>

25 삭 <2009.9.29>

26 삭 <2009.9.29>

27 삭 <2009.9.29>

28 삭 <2009.9.29>

29 삭 <2009.9.29>

30 삭 <2009.9.29>

채 상 리30 2( ) 에 라 채 원 상 에25 2

꺼 에 상 다 다만 림 산식 상 간 에 채. ,

원 상 가 다고 경우에 다 각 사

체 재 과 여 상 다.



양곡 리법 시행 ❚217

상1.

상 채 내용2.

상 원 그3.

그 에 상 에 사4.

본 신[ 2009.9.29]

곡 리 계30 3( ) 림 산식 에25

곡 리 라 다 과 지 여( " " )

에 계 여 다.

본 신[ 2009.9.29]

용도30 4( ) 에 통 것 란25 3 2 2 " "

차 말 다.

본 신[ 2009.9.29]

보 상사업31 ( ) 에 라 산 에26①

거 보 지 사업 다 각 같다.

민 식생 개 곡 여 곡 가공 매 사업1. ㆍ

원료 곡 가격 상승 여 결 생 사업

가 민 식생 개 여 비 리 에 탁 사업2.

곡 시 개 운 에 사업3.

곡 통개 에 사 연 사업4. ㆍ

곡 리 시 개 에 사업5.

리 곡 보 곡 비 비 개 에 사업6.

에 등 건에 여 미리 재 과1②

여 다.

개[ 2009.9.29]

감독32 ( ) 림 산식 에 라 곡 곡매27 1 ,

매업 곡가공업 곡 보 에게 보고, ㆍ ㆍ

보고 보고 상 여 다 각 에 보고,

다.

곡 곡 량1. :

곡매매업 곡 매매가격 곡 별 재고량2. :

곡가공업 원료 곡 매 생산 포 매 재고량3. : , ㆍ ㆍ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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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곡 업 가별 량 그 가격과 곡 용도:

5. 곡 보 업 보 곡 질 상태 재고량 고량 고량 사고 량: , , , ( )事故

곡 업 곡 지 도착지별 량 주 보6. : , ( ),貨主名ㆍ

량 사고량 단, ,

개[ 2009.9.29]

포상 지32 2( ) 에 포상 같 각 어27 3①

에 당 사 계 사 에 신고 고 에

게 만원 에 지 다100 .

에 포상 지 차 등 림 산식1 ,②

여 고시 다.

개[ 2009.9.29]

33 삭 <1997.12.31>

탁34 ( )ㆍ 림 산식 에 라 다29 1①

각 특별시 역시 도지사 특별 도지사에게 다.ㆍ ㆍ

1. 에 리 곡 가 용 가공용 공공용 곡 매9 1 ㆍ ㆍ

각 에 곡 곡매매업 곡가공업2. 27 1 , ,

곡 보 에 감독과 사 공 원에ㆍ ㆍ

에 감독과 사 공 원에 다( 2 1 )

에 당 에 과태료 과 징3. 36 1 5

림 산식 에 라 다 각 립 산29 1②

질 리원 에게 다.

지에 당 곡 곡매매업1. 27 1 1 3 ,

곡가공업 에 감독 에 지 용도 사용 처 에( 9 4 ㆍ

사 에 시 고에 사에20 2 20 3 ㆍ

다 과 사 공 원에)

에 감시원 운2. 27 2

에 포상 지3. 27 3

에 당 에 과태료 과 징4. 36 1 6

립 산 질 리원 에 라 직2③ 「 」

후단에 라 에게 재 경우에 그 내용 고시6 1

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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림 산식 에 라 다 각 사 산29 2④

식 통공사 업 업 단체에 탁 다 개, . <

2012.1.25>

에 곡 미곡1. 11

에 라 미곡 에 매용 매2. 1 9 1

개[ 2009.9.29]

과태료 과35 ( ) 에 과태료 과 별 같다36 2 .

개[ 2009.9.29]

산식 통공사 시< 23535 , 2012.1.25> ( )

시1 ( ) 월 시 다2012 1 26 .

다 개2 ( ) 지 생략① ⑮

곡 리 시 다 과 같 개 다.⑯

다 과 같 다16 1 .

산식 통공사 에 산식 통공사 산1. ( "「 」

식 통공사 라 다" )

각 산 통공사 산식 통공사34 4 " " " "

다.

⑰   지 생략

3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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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곡 리법 시행규

[ 2011.11.1] [ 191 , 2011.4.13, ]

목1 ( ) 규 곡 리 같 시 에 사 과 그 시「 」

에 사 규 목 다.

개[ 2009.10.1]

비용1 2( ) 곡 리 라 다 에 림( " " ) 5 2 "「 」

산식 비용 란 다 각 같다" .

보 료1.

2.

고료3.

상 차료4.

그 운 료 등 림 산식 다고 비용5.

개[ 2009.10.1]

리 곡 용도별 매 격1 3( ) 에 리9 5

곡 용도에 라 매 격 별 과 같다1 .

개[ 2009.10.1]

리 곡 매 격1 4( ) 에 림 산식9 2 5 "①

사 지키지 니 경우 란 다 각 어 에 당"

경우 말 다.

여 보고 료 지 니 거1. 27 1

계 공 원 사 거 경우·

곡 리 비 지 니 거 거짓 경우2. ·

에 리 곡 매 격 별 같다9 2 2 .②

개[ 2009.10.1]

1 5 삭 <2009.10.1>

미곡 등 허가신청2 ( ) 곡 리 시 라 다( " " ) 14「 」

에 미곡등 허가 신청 별지 식과 같다2 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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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[ 2009.10.1]

천 상 곡2 2( ) 에 림 산식12 2 "

곡 란 미곡 말 다" .

개[ 2009.10.1]

과 상 목2 3( ) 에 림 산식13 2 1 "

목 란 다 각 어 에 당 곡 사료용 곡" (

다 말 다) .

비 시 용 미곡1.

가공용 미곡과 맥 보리2. ( )麥類

3. ( ) · · ·豆類

감4. ·

에 곡 귀리 쇄 가루 착5. 2 1 2 , , , , ,

림 산식 여 고시 목

에 곡 귀리 쇄 가루6. 2 1 2 , , ,

집 림 산식 여 고시 목

개[ 2009.10.1]

산 등2 4( ) 림 산식 에13 2 1①

라 내가격과 가격 차 에 과징·

곡 매 에 림 산식 여 고시 비용산

에 라 산 당 곡 운 보험료 그 에 비목· · ,

비용과 공과 보 료운 료 매 료 등 내 매에 비목· · ·

비용 공 곡 결 가 결 시 납

다.

에 라 낼 가 림 산식13 2②

여 고시 지 다 각 에 특별 계에

내 다.

에 미곡 득등 보 에 에1. 2 3 1 : 17「 」

득보 변동직 지

에 곡 업 산 에 곡 리특별2. 2 3 2 : 3 3「 」

계

지에 곡 산 통 가격 에3. 2 3 3 6 :「

에 산 가격54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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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[ 2009.10.1]

3 삭 <1999.8.21>

곡가공업 신고 등4 ( ) 에 라 업 업19 21 1 ·①

도 업 신고 다 각 에 신고 특

별 도지사시 청 청 말 다 같다 에게· · ( . )

에 포 다 여 다( ) .

업 업 신고 별지 식 곡가공업 업용1. · : 2 ( ·

업용 신고 다 각 목)

가 별지 식 동 계시 내역. 3

원료처리 생산 업 경우만 당 다. ( )

도 업 신고 별지 식 곡가공업 도 업용 신고2. : 4 ( )

별지 식 동 계시 내역3

특별 도지사시 청 에 신고 에 그· · 1②

내용 에 시 에 지 후 별지 식 곡가공5 5

업 신고 에 재 고 업 업 신고 에게 별지 식, · 6

곡가공업 업용 업용 신고 도 업 신고 에게 별지( · ) , 7

식 곡가공업 도 업용 신고 각각 에 포 다( ) ( )

여 다.

후단 에 라 변경신고 별지19 1 21 2③

식 곡가공업 변경신고 특별 도지사시 청 에게8 · ·

에 포 다 여 다 다만( ) . , 21 2 4

가공 변경 경우에 그 변경 내용 다 각 첨

여 다.

별지 식 동 계시 내역1. 3

원료처리 생산 업 경우만 당 다2. ( )

에 라 업 폐업 신고 미리 별지 식19 3 9④

곡가공업 업폐업신고 특별 도지사시 청 에게· · ·

에 포 다 여 다( ) .

특별 도지사시 청 에 변경신고· · 3 4⑤

업폐업신고 에 곡가공업 신고 에 재 고 변경신· 2 ,

고 에게 당 곡가공업 신고 갱신 여 에(

포 다 여 다 다만 각 단 가공 에 변) . ,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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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신고 경우에 에 시 에 지 여 다5 .

곡가공업 신고 처리가 가 특별 사 가 없2⑥

리 여 다· .

개[ 2009.10.1]

곡가공업 지 승계 신고4 2( ) 에 라 곡19 2 3①

가공업 신고 지 승계 가 그 승계 사실 신고 별지 10

식 곡가공업 지 승계 신고 에 지 승계 첨

여 특별 도지사시 청 에게 에 포· · (

다 여 다) .

특별 도지사시 청 에 신고 에 지· · 1②

승계 사실 후 곡가공업 신고 에 재 고 당 곡가4 2

공업 신고 에 포 다 여 다( ) .

개[ 2009.10.1]

5 곡가공업 시( ) 단에 시 별 과같다19 1 3 .

개[ 2009.10.1]

6 삭 <1999.8.21>

업7 ( ) 에 림 산식 규21 1 2 "

상 업 란 다 각 어 에 당 업 말 다" .

원료 여 당 엿포도당과당 업1. ( · · ) 1

시간 상 원료처리시 갖 업(24 ) 24

원료 여 식용 지 탈지 생산 업 시간2. 1 (24 ) 20

상 원료처리시 갖 업

개[ 2009.10.1]

도 업7 2( ) 에 림 산식21 1 3 "

규 상 도 업 란 시간 상 미곡 상 맥" 1 (8 ) 2 1

생산 시 갖 도 업 말 다.

개[ 2009.10.1]

곡 시사 등7 3( ) 에 곡 시사 과 시20 2

별 같다4 .

개[ 2008.2.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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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짓과 시 고7 4( · · ) 에 거짓과20 3 2 ·

시 거짓과 고 시 경우에 포 용 에 고 경우에· · ,

라 비 신 지 그 곡 질 등에· · · · ·

보 타내거 리 다 각 어 에 당 것

다.

에 시사 과 시 사실과 다 게 시 고1. 20 2 ·

2. 객 사실에 근거 지 니 고 고 가 특 등" "·" " " "

특 고 트 트 등 포("Best"·"Most"·"Special", " "·" ", " "·" "·" "

다 비 거 우 가 시 고) ·

다 사업 비 시 고3. ·

상 천 보 에 내용 실 다 게 시 고4. · · ·

개[ 2009.10.1]

처8 ( ) 에 업 지 등 처 별21 3

같다5 .

개[ 2008.2.1]

미곡 통업9 ( ) 림 산식 에 미곡 매22 2

생산 민과 계 재 통 여 원료벼 보 에게 우 지

원 다.

개[ 2009.10.1]

사공 원10 ( ) 에 사공 원 별지27 3 11

식 별지 식과 같다12 .

개[ 2009.10.1]

감시원 격 등10 2( · ) 27 2 3 34①

에 라 립 산 질 리원 특별시 역시 도지사특별 도지2 2 , · · ·

사 시 청 감시원 라 다 다 각 어· · ( " " )

에 당 에 감시원 다.

1. 생산 단체 비 단체등 원 직원 에 당단체 천,

곡 통에 심 고 감시원 실2.

감시원 업 다 각 같다.②

에 라 림 산식 지 곡 용도 사용처1. 9 4 ·

에 감시신고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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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곡 시사 시 에 지도 보 사2. 20 2 ·

에 감시신고·

에 거짓과 시 고에 감시신고3. 20 3 · · ·

산 질 리 에 곡 원산지 시 같4. 15 2 16「 」

에 변 곡 시에 지도 보 사 에 감2 ·

시 신고·

그 에 곡 통질 립과 여 감시원 가 여5.

감시원 감시원 동 지원 여 산 에③

림 산식 에 라 당 지 다.

④ 감시원 운 에 사 림 산식 여 고시 다.

개[ 2009.10.1]

11 삭 <2008.12.31>

보고12 ( ) 시 청 곡가공업· 21 1 1 2

에 업 업 신고 별지 식에 라 매 가13

달 다 달 지 특별시 역시 도지사에게 보고 여 다15 · .

개[ 2009.10.1]

< 191 , 2011.4.13>

시1 ( ) 규 월 시 다 다만 별 목2011 11 1 . , 4 1

개 규 월 시 다2012 11 1 .

곡 시사 시 변경에 경과2 ( ) 규 시 당시

규 에 라 포 곡에 시 곡 시사 시 다 각

에 지 별 개 규 에 곡 시사 시 과4

께 사용 다.

규격에 시사 시 월 지1. : 2012 4 30

단 질 량 규격에 시사 시 월 지2. : 2013 4 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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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업 산법

[ 2010.10.13] [ 10247 , 2010.4.12, ]

목1 ( ) 업별 특별 계 고 그 산 등 운용에,

사 규 업 경 리 고 운 고 목

다.

업2 ( ) 에 업 란 업 태 운 우편사업 우체" " ,

사업 곡 리사업 달사업 말 다, .

특별 계3 ( ) 업 운 여 다 각 특별 계

고 그 그 에 충당 다.

우편사업특별 계1.

우체 특별 계2.

곡 리특별 계3.

달특별 계4.

특별 계 리 운용4 ( )ㆍ 에 라 특별 계 특별 계 라3 ( " "

다 계 리 운용 다) .ㆍ

우편사업특별 계5 ( ) 우편사업특별 계 우「

사업 운 에 특 에 다 개11 . < 2010.4.12>」

우체 특별 계6 ( ) 우체 특별 계

우 사업 운 에 특 에 다 개11 2 . < 2010.4.12>「 」

곡 리특별 계7 ( ) 곡 리특별 계 다 각①

같다.

곡 리사업1.

다 계2.

차3.

도 월4.

그 에 곡 리사업과5.

곡 리특별 계 다 각 같다.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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곡 리사업 리 운 에 경비1. ㆍ

다 계2.

차 상3.

그 에 곡 리사업과 지4.

달특별 계8 ( ) 달특별 계 다 각 같다.①

달사업1.

다 계2.

차3.

도 월4.

그 에 달사업과5.

달특별 계 다 각 같다.②

달사업 리 운 에 경비1. ㆍ

다 계2.

차 상3.

그 에 달사업과 지4.

다 과 계9 ( ) 특별 계 산에 여 에 규 것①

고 가재 용 다.「 」

특별 계 지 등 고 리에 여 에 규 것②

고 고 리 용 다.「 」

본 산 감10 ( ) 다고 경우에 통

에 라 특별 계 본 산 감시킬 다.

차11 ( ) 특별 계 그 사업에 시 건 개량 그①

사업 운 여 득 경우에 차 다.

특별 계 그 지 에 어 시 에 시 차②

다.

곡 리특별 계 경우 에 시차 그 다 연도 월2 10 31③

지 상 다.

지12 ( ) 곡 리특별 계 곡 매 과 곡 리

리비 통 에 지 다( ) .先支給

보 운용13 ( ) 특별 계 에 사업 운 에①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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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라 다 보 다( " " ) .

특별 계가 보 여 운용 에 통 에②

라 재 승 다.

에도 고 운용과 여 고 리9 2 30③ 「 」

용 지 니 다.

다 계14 ( ) 특별 계가 다 계

거 다 계 경우에

가재 에 산 에 여 다20 .「 」

산15 ( ) 특별 계 산 계 본계 그, ,

에 계 다.

비비16 ( ) 특별 계 없 산 지 산 과지 에 충

당 여 비비 상당 다고 산에 계상 다.

산17 ( ) 계 가재 에 라특별31「 」

계 산 에 다 각 가 첨 여 다.

당 연도 사업계 계1.

도 당 연도 재 운 재 상태2.

도 재 운 재 상태 그3. ㆍ

재고 감4.

산 첨18 ( ) 에 특별 계 산 에 가재「 」

에 산 첨 에 다 각 가 첨 여 다34 .

당 연도 계 계1.

당 연도 재 운 재 상태2.

차3.

다 계 에4.

마 지19 ( ) 특별 계 그 사업 리 운 여①

가 산 과 과 것 에( "

과 라 다 그 과 에 직 비용에 사용 다" ) .

계 에 라 과 사용 경우에 그1②

시 재 에게 여 다.

재 심사 여 심 거쳐 통2③



부 업 산법❚229

승 다.

재 에 라 과 사용 결 계3④

에게 통지 고 그 사실 감사원에 통보 여 다.

산 용20 ( ) 계 가재 에도46 1① 「 」

고 산집 여 특 경우에 통 에 라

산 각 목 비용 용 다( ) .轉用

계 에 라 산 용 에 그 용 과목별1②

시 재 감사원에 여 다.

실 처21 ( ) 특별 계 매 계연도 결산 결과 생겼 경

우에 립 여 립 고 결 생겼 경우에 립

여 에 결 리 다 다만 다고 에 심. ,

거쳐 통 승 결산 결과 생 립 여

계에 다.

탁업22 ( ) 특별 계 탁 담 그 운 에 지 없 에①

다 각 업 다.

당 특별 계 사업에 시 공사 리 달1. ㆍ

당 특별 계 사업과 탁 매사업2.

각 업 에 여 사 계 다1 .②

우 사업 운 에 특< 10247 , 2010.4.12> ( )

시 공포 후 개월 경과 시 다( ) 6 .①

다 개 업 산 다 과 같 개 다( ) .②

우 사업운 에 특 우 사업운 에 특5 " " " "「 」 「 」

다.

우 사업운 에 특 우 사업운 에 특6 " " " "「 」 「 」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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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업 산법 시행

[ 2009.1.1] [ 21201 , 2008.12.31, ]

목1 ( ) 업 산 에 사 과 그 시 에 사「 」

규 목 다.

사업2 ( ) 업 산 라 다 에 각 사업( “ ” ) 2「 」

다 각 같다.

우편사업 우편사업과 그 사업1. :

우체 사업 우체 사업과 그 사업2. :

곡 리사업 곡 리사업과 그 사업3. :

달사업 달사업과 그 사업4. :

본 산 감3 ( ) 계 에 라 특별 계10①

본 산 감 본 산 감 재 에게 여 승

다.

재 에 라 특별 계 본 산 감 승 에1②

감사원에 통지 여 다.

4 ( ) 에 통 란 업 동12 “ ” 「

에 업 동 말 다.」

보 운용5 ( ) 에 라 특별 계가 보13 2

여 운용 계 매 월 지 규 용1 31 ㆍ

도 등 포 운용계 여 재 승 다.

목 간에 상 변경 여 운용 경우에도100 30

같다.

재고 감6 ( ) 에 라 계 첨17 4

재고 감 에 다 각 사 포 어 다.

도 말 재 재고상 과 재고1.

당 연도 주 계2.

당 연도 말 재 재고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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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 지7 ( ) 에 라 계 과19 2

사용 여 재 에게 다 각 같다.

과1.

과 과 직 비용2.

그 에 과 사용 내용 게 여3.

산 용8 ( ) 에 라 계 산 각20 1

목 비용 용 용 계연도마다 재( )

다.

립 여 계9 ( ) 단 에 라 특별 계21①

립 여 계에 가 에 재 계

과 여 립 여 계산 여 심

거쳐 통 승 다.

에 립 여 계산 에 특별 계 당 연도 산변1②

동 여 다.

< 21201 , 2008.12.31>

시1 ( ) 월 시 다2009 1 1 .

폐지2 ( ) 업 산 계 규 에 지 건 폐지 다19 2 .

다 개3 ( ) 가재 시 다 과 같 개 다.①

업 산 계 업 산 다35 2 2 “ ” “ ” .「 」 「 」

고 리 시 다 과 같 개 다.②

업 산 계 업 산 다2 1 “ ” “ ” .「 」 「 」

업 산 계 업 산 다3 7 “ 20 ” “ 13 ” .「 」 「 」

재산 시 다 과 같 개 다.③

업 산 계 각각 업 산1 1 33 1 1 “ ” “「 」 「

다” .」

리 시 다 과 같 개 다.④

업 산 계 업 산43 3 “ 3 5 ” “ 3 4 ”「 」 「 」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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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과 계4 ( ) 시 당시 다 에 업 산 계「

시 그 규 용 고 경우 가운 그에 당 규」

규 갈 여 당 용 것 본다.



책임운 의 치 운 에 한 법률· ❚233

책임운 운 에 한 법률·

[ 2012.1.1] [ 10699 , 2011.5.23, ]

장1 개< 2008.12.31>

목1 ( ) 책 운 운 에 본 사 과 책 운

직 사 산 계 등에 특 규 운ㆍ ㆍ ㆍ

과 비 질 상 도 목 다.

개[ 2008.12.31]

2 ( ) 에 책 운 란 가 사 공공" " (公共①

지 도 경쟁 원리에 라 운 것 람직 거 어)性

과 리 강 가 사 에 여 책 운 에게 재

상 여 고 그 운 과에 여 책 지도

말 다 개. < 2011.3.8>

책 운 지 에 라 다 각 같 다.②

책 운 에 라 통1. : 4

책 운 직 에 청 에 라2. : 2 2 ( ) 4廳「 」

통

책 운 사 격에 라 다 각 같 다 개. <③

2011.3.8>

사연 책 운1.

훈 책 운2.

책 운3.

료 책 운4.

시 리 책 운5.

그 에 통 책 운6.

각 에 책 운 간 통 다 경우3 .④

각 에 책 운 리 운 여 다3 .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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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< 2011.3.8>

개[ 2008.12.31]

운 원3 ( ) 책 운 그 ( "①

라 다 리가 여 사업목 달 에" )

운 독립 과 보 다.

책 운 라 다 그 경 신 여( " " )②

여 다.

에 실 도2③

지원 여 다 신. < 2011.3.8>

개[ 2008.12.31]

리계 립 등3 2( ) 단 책 운5①

리 운 에 본계 리계 라 다 립 여( " " )

다.

리계 에 다 각 사 포 어 다.②

책 운 도 운 본 에 사1.

책 운 에 사2.

책 운 운 검 도 개 에 사3.

리계 에 라 책 운 운 평가 등에③

연도별 운 지 립 여 다.

직 개편 등 경 변 여 경우에④

리계 연도별 운 지 변경 다.

지에 규 사 에 리계 과 연도별 운 지1 4⑤

그 변경에 사 통 다.

본 신[ 2011.3.8]

책 운4 ( ) 책 운 그 사 가 다 각①

어 에 맞 경우에 통 다.

주 사 가 사업 집 질 비 공 업1. ㆍ

과 개 여 과 사

2. 운 에 재 체 보 사

재 당 과 여 에1②

책 운 거 다 경우 당.

견 여 다 개. < 2011.3.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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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책 운 것 라고③

사 에 여 책 운 책 운 그 목,

달 없다고 경우에 책 운 에게

청 다 개. < 2011.3.8>

에 책 운2 3④

여 당 사 에 진단 실시 거 당 에게 진단 실시

청 다 신. < 2011.3.8>

개[ 2008.12.31]

목개[ 2011.3.8]

다 과 계5 ( ) 책 운 직 운 평가 사 산 계ㆍ ㆍ ㆍ ㆍ

에 여 우 여 용 다 개. < 2011.3.8>

개[ 2008.12.31]

지 단체에 책 운 도 도6 ( ) 과 ,

지 단체 취지에 라 지 단체에 책 운 에

도 도 도 여 다.

개[ 2008.12.31]

장 소속책임운2 개< 2008.12.31>

소속책임운 의 장1 신< 2005.12.29>

채용7 ( ) 공개 집 차에 라①

경 에 지식 경험 사람 에ㆍ

여 계 직공 원 채용 다 경우 통 에 라.

채용 사람 과 질 평가 여 채용 여 에 용 여 다.

개< 2011.3.8>

채용 건 여 에게 통②

보 여 다.

채용 간 에 다 경우5 .③

폐지 등 특별 사 가 없 상 여 다2 .

공개 집 채용 차 채용계 내용 등에 여 통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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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개. < 2011.3.8>

경 직공 원 채용 여 퇴직 경우에 채용 간⑤

만료 거 채용계 지 경우에 퇴직 시 재직 직 고 공 원단에(

공 원 경우에 퇴직 시 재직 직 곤란 책 도가 사 직 말

다 경 직공 원 우 여 경 경쟁채용 다 다만) . , 8 2 1

같 에 당 사 채용계 지 경우에 그3 2 3ㆍ

러 지 니 다 개. < 2011.3.8, 2011.5.23>

개[ 2008.12.31]

책8 ( ) 다 각 사 여 여 다.

과 체결 채용계 내용 실1.

운 공 상2.

재 경 고 비 질 개3. ( )提高

개[ 2008.12.31]

채용계 지8 2( ) 에 책 운51①

에 평가 결과 사업 실 매우 진 게 타 등 책 운

사업 과가 매우 량 경우에 에 책 운 운12

심 심 거쳐 그 채용계 지체 없 지 다.

에 책 운 사업 과가 매우 량 경우에 당 지1②

에 단 통 다.

에게 다 각 어 에 당 사③

가 채용계 지체 없 지 여 다.

책 운 그 사 채용계 상 상 직 가 었1.

경우

사사건 어 상 직 곤란 경우 다만 직 없2. . ,

과실 죄 여 경우 식 청 경우 다.

가공 원 각 어 에 당 경우 다만 가공 원3. 33 . ,「 」 「

지 직 여33 5 129 132」 「 」 「 」

죄 사람 고 상 고355 356

경우만 당 다.

그 에 채용계 상 지 건에 당 경우4.

본 신[ 2011.3.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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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9 ( ) 보 에 사 통( ) ,報酬

에 평가 결과 등 경 과 도 여 다 개51 . <

2011.3.8>

개[ 2008.12.31]

운 및 평가2 신< 2005.12.29>

본운 규10 ( ) 에 에 책 운①

직 운 에 본운 규 여 사 에 승

다 본운 규 내용 변경 경우에도 같다. .

에 본운 규 본운 규 라 다 내용 건비1 ( " " )②

에 공 원 별 계 별 원 등 통ㆍ

경우에 승 지 니 다 경우 그 내.

용 에게 통보 여 다.

본운 규 에 다 각 사 포 어 다.③

업 그 집 차에 본 사1.

책 운 그 직 운 과 공 원 원2. (定ㆍ

운 에 사)員

공 원 사 운 에 사3. ( )人事

산 계에 사4.

그 에 통 사5.

개[ 2008.12.31]

사업목 사업운 계 등11 ( ) 그 책①

운 별 다 각 사 에 사업목 여 에게 여 여

다.

재 경 고1.

비 상2.

경 리 등3.

사업목 달 사업운 계 립 여 통1②

간 내에 승 다.

사업운 계 승 에 책 운12③

운 심 심 거쳐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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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운 계 에 라 연도별 사업계 립 고 통④

간 내에 에게 여 다.

에 연도별 사업계 에 책 운 달 체 사업 과4⑤

목 그 과 객 과 지 가 포 어 다.

개[ 2008.12.31]

책 운 운 심12 ( ) 책 운 사업 과 평가 고①

책 운 운 에 사 심 여

책 운 운 심 심 라 다 다( " " ) .

심 다 각 사 심 다 개. < 2011.3.8>②

사업목 에 사1.

사업운 계 연도별 사업계 립 변경에 사2. ㆍ

책 운 건 에 사3.

채용계 지에 사4.

그 에 통 사5.

심 원 포 내 원 다1 9 .③

심 원 원 책 운 업 식과 경험④

사람 시민단체 비 리민간단체지원 에 비 리민간단체( 2「 」

말 다 에 천 사람 에 당 다) .

원 다2 .⑤

에 평가 차 시 등에 사 에 책 운1 49⑥ ㆍ ㆍ

운 원 에 다.

에 규 사 에 심 운 에 사 통⑦

다.

개[ 2008.12.31]

13 삭 <2008.12.31>

평가 결과 용14 ( ) 에 평가 결과 그 운12 1①

개 에 여 다.

통 에 라 책 운 에②

평가 결과 공 여 다.

평가 결과에 라 운 사업 과③

고 등에 여 공 원에 여 창 등 사상 특 여 다.

개[ 2008.12.3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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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 및 원3 신< 2005.12.29>

직15 ( ) 책 운 에 통①

에 라 다.

책 운 그 직 사 본운( )分掌②

규 다.

개[ 2008.12.31]

공 원 원16 ( ) 책 운 에 공 원 원 도 통①

다 경우 다 각 원 리 통. ,

에 라 통 여 다.

공 원 별 계 별 원1. ㆍ

고 공 원단에 공 원 원2.

각 원 거 가 경우에 그 계1②

에게 여 다.

에 라 계 에 여 미리2③

과 여 다.

개[ 2008.12.31]

계 직공 원 용17 ( ) 업 질상 경우에 책 운①

과 그 직 각각 계 직공 원 다.

책 운 통 에 라 원 계 직공②

원 채용 다.

개[ 2008.12.31]

인사 리4 신< 2005.12.29>

용18 ( ) 가공 원 그32 1 2 ,「 」

공 원 사 계 에도 고 책 운 공 원에

체 용 가진다 경우 통 에.

라 그 용 에게 다.

개[ 2008.12.3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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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시험19 ( ) 책 운 공 원 용시험 실시①

다 다만 단독 실시 곤란 경우에 실시. ,

다 시험실시 과 공동 실시 거 통,

다 에게 탁 여 실시 다.

채용시험 실시 경우에 용 직 고 공 원단에 공 원(②

직 경우에 용 직 말 다 시 격 원), , ,

시험 시 그 에 사 상당 간 공고 여 다 다, .ㆍ

만 경 직공 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에 경쟁 원 에 지 니,

에 통 에 라 채용시험 공고 지 니 다.

채용시험에 시 경 연 과 그 에 격 건 통③ ㆍ ㆍ

고 시험과목 시험 에 사 본운 규 다, .

직시험 시험과목 과 그 에 시험 실시에 사( )轉職試驗④ ㆍ

본운 규 다.

개[ 2008.12.31]

간 사20 ( ) 책 운 과 그①

간 공 원 보 가 다고 경우에( )轉補

과 여 실시 다.

에 라 채용 책 운 경 직공 원 다19②

경 직공 원 보 경 경쟁채용 경우 당 사 계1

보 경 경쟁채용 직 에 용 말 다 에 차에( )

라 용 공 원 경우 에 당 사 계 에 경 경쟁채용시

험 거쳐 다 경우 용 직 당 사 계.

승 개별 다 개. < 2011.5.23>

다 에 라 경 직공 원 용 후 책 운 보③

경 경쟁채용 사람 다시 다 경 직공 원 보 경 경

쟁채용 경우에 용 지 니 다 다만 책 운2 . ,

보 경 경쟁채용 후 승진 용 사람에 여 후단만 용 다2 .

개< 2011.5.23>

개[ 2008.12.31]

결원 보충21 ( ) 책 운 경 직공 원 직 거 견 경우

에 그 간 동 결원 보충 여 계 직공 원 채용 다.

개[ 2008.12.3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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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 실 평22 ( ) 시 공 원 근 실①

직 등 객 고 엄 게 평 여 보 결 사 리에

여 다.

근 실 직 등에 평 평 평 시 그 에, , ,②

사 본운 규 다.

개[ 2008.12.31]

승진23 ( ) 계 간 승진 용 고 공 원단에 공 원①

직 승진 용 근 실 직 등 실 료에( )實證

여 다.

승진에 연 승진 사 승진 용 상 결②

에 사 본운 규 다.

개[ 2008.12.31]

경 경쟁채용에 특24 ( ) 가공 원 에28 2 1「 」

책 운 공 원 경 경쟁채용 퇴직 당시 그 책 운 에 재

직 사람만 상 다 개. < 2011.5.23>

개[ 2008.12.31]

목개[ 2011.5.23]

상여 지25 ( ) 통 에 라 사업 평가 결과에

라 별 직별 개 별 상여 차등 지 다, .

개[ 2008.12.31]

가공 원 등 용26 ( )｢ ｣ 책 운 공 원 사 리에

여 에 지 니 사 가공 원 그 공 원 사「 」

계 용 다.

개[ 2008.12.31]

산 및 회계5 신< 2005.12.29>

특별 계 등27 ( ) 사 주 책 운4 1 2①

사업 운 여 책 운 특별 계 다 개. <

2011.3.8>



242❚ 산 법.Ⅰ

에 라 책 운 특별 계 운 가 책 운1②

재 체 비 등 통 에 라 재

당 과 거쳐 다 신. <

2011.3.8>

에 라 여진 책 운 책 운 특별 계 라2 ( " "③

다 책 운 계 운 통) ,

계변경 곤란 특별 사 가 경우에 다 에 라 특별 계

운 다 경우 계 특별 계에 별도 책 운 목.

고 책 운 특별 계 에 산 운 상 보 여

다 개. < 2011.3.8>

후단에 특별 계에 여3 28 , 29 , 29 2, 30 ,④

지 규 용 지 니 다 개32 , 33 35 38 . <

2011.3.8>

개[ 2008.12.31]

계28 ( ) 에 책 운 특별 계 특별 계27 1 ( " "①

라 다 책 운 특별 계 별 계 다 개) ( ) . <計定

2011.3.8>

에 계 내용과 그 계 에 사 통1② ㆍ

다.

특별 계 산 결산 책 운 특별 계 직별③

다 개. < 2011.3.8>

개[ 2008.12.31]

특별 계 운용 리29 ( )ㆍ 특별 계 계 별 운용

고 재 통 여 리 다, .

개[ 2008.12.31]

재산 등 특별 계 귀29 2( ) 책 운 특별 계 에

라 사 책 운 특별 계

경우에 그 업 상 사용 리 재산 에ㆍ

과 여 책 운 특별 계 운 에

다고 것 특별 계에 것 다 개. < 2011.3.8>

개[ 2008.12.3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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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산 용 등30 ( )「 」 책 운 특별 계 사업① 「

업 산 에도 고 업 본다 개2 . < 2011.3.8>」

특별 계 산 계에 여 에 규 것 에 업 산② 「 」

용 다 다만 재 책 운 특별 계 체 규. ,

사 격 등 고 여 운 경비 시 충당 등 통

경우에 여 계 과 본계 간에 통 게 다 개. <

2011.3.8>

단 에 라 계 과 본계 간에 통 경우 당 책 운2③

특별 계 별 만료 달

다 달 말 지 그 내역 상 원 에 여 다 신. <

2011.3.8>

사업 운 상 다고 경우에 책 운④

특별 계 업 산 에 공동13 ( )回轉資金「 」

사용 게 다 개. < 2011.3.8>

개[ 2008.12.31]

31 삭 <2008.12.31>

과32 ( ) 특별 계 다 각 같다.①

사업 운1.

도 월2.

다 계3.

비용 담4.

시 차5.

그 에 사업과6.

특별 계 다 각 같다 개. < 2011.3.8>②

사업 운 리에 경비1. ㆍ

시 비 등 리 운용에 경비2. ㆍ ㆍ ㆍ

시 차 상3.

그 보 연 등 지4. ㆍ ㆍ

개[ 2008.12.31]

계 등33 ( ) 체 만 운①

곤란 책 운 특별 계 에 여 심 평가 거쳐 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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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 격 경비 계 등에 계상 여 특별 계에( )經常的

다 개. < 2011.3.8>

에 사업운 계 에 포 경비11 2②

계에 담 도 어 경비에 여 에 경상 격1

경비 에 별도 계 등에 계상 여 특별 계에 다.

개[ 2008.12.31]

산 편 지34 ( ) 재 가재 에 산29 1「 」

편 지 에 책 운 특 도

책 운 계 견 들어 지 다.

개[ 2008.12.31]

과 직 사용35 ( ) 특별 계 계 산①

과 거 과 것 과 라 다 경우에( " " )

그 과 당 과 에 직 경비 업

여 다고 경비 통 간 경비 사용

다 개. < 2008.12.31>

삭 <2004.12.30>②

에 라 과 사용 경우에1 ,③

재 감사원에 통보 여 다 개. < 2008.12.31>

개[ 2002.3.25]

산 용36 ( ) 가재 업 산46 20① 「 」 「 」

에도 고 산 집 에 특 경우에 통 에 라

특별 계 계 별 산 계 산 각각 에 각

과목 간에 용 다( ) .轉用

에 라 산 용 경우에 과목별1②

재 감사원에 보내 다, .

개[ 2008.12.31]

산 월37 ( ) 매 계연도 특별 계 계 산 득①

사 그 계연도 내에 지 지 못 경상 격 경비 통

에 다 계연도에 월 여 사용 다( ) .移越

경우에 가재 용 다1 48 4 7 .② 「 」 ㆍ

개[ 2008.12.3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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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 처38 ( ) 특별 계 매 계연도 결산 결과 생 경①

우에 여 립 고 결 생 경우에 여 에 결

보충 다.

특별 계 결산 결과 경 생 다고 심②

에 책 운 운 원 가 사업운 계 간49

그 계 에 여진 용도 에 사용 다.

특별 계 결산 결과 생 결 여 과 경우에 그 과③

월 결 리 다.

개[ 2008.12.31]

비용 담39 ( ) 다 각 에 비용 통①

에 라 가 지 단체 특 단체 등 그 비용 담 원, ,

공 에게 담 도 다.

책 운 가 책 목 공공 목 여 운 사업1.

비용

2. 책 운 비 용 료 감 경우에 생 비용

책 운 사업 여 지 단체 특,②

단체 등 얻 경우에 그 얻 에게 사업 비

용 담 도 다.

과 에 라 지 단체 특 단체 등 담 여1 2 ,③

비용 과 그 지 단체 특 단체 등 여,

다.

개[ 2008.12.31]

탁 에 특39 2( ) 통 책 운①

집 사용에 본 에도 고5 2「 」

탁 다 에 같다 그 사업 목( . )

에 에 다.

에 라 탁 탁 차1 ,②

에 사 통 다.

본 신[ 2011.3.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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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앙책임운3 신< 2005.12.29>

앙책임운 의 장1 신< 2005.12.29>

책 운40 ( ) 책 운 2

차 만 연 다, .

개[ 2008.12.31]

책 운 책41 ( ) 책 운 에42 1

라 리가 여 목 실 여 운 공,

상 재 경 고 비 질 개 여 여 다, .

개[ 2008.12.31]

운 및 평가2 신< 2005.12.29>

사업목 사업운 계 등42 ( ) 리 책 운 별 재①

경 고 비 상 경 리 등에 사업목 여

책 운 에게 여 여 다.

책 운 에 라 주어진 사업목 달 사업1②

운 계 연도별 사업계 립 여 통 간 내에

거쳐 리에게 여 다.

에 연도별 사업계 에 책 운 달 체 사업2③

과 목 객 과 지 가 포 어 다.

개[ 2008.12.31]

책 운 운 심43 ( ) 책 운 사업 과 평가 고①

운 에 사 심 여 책 운

책 운 운 심 운 심 라 다 다( " " ) .

운 심 다 각 사 심 다 개. < 2011.3.8>②

사업목 에 사1.

사업운 계 연도별 사업계 립 변경에 사2.

책 운 건 에 사3.

그 에 통 사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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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 심 원 포 내 원 다1 9 .③

운 심 원 원 책 운 업 식과 경험④

사람과시민단체 비 리민간단체지원 에 비 리민간단체( 2「 」

말 다 에 천 사람 에 책 운 다) .

원 다2 .⑤

에 평가 차 시 등에 사 에 책 운1 49⑥ ㆍ ㆍ

운 원 에 다.

에 규 사 에 운 심 운 에 사 통⑦

다.

개[ 2008.12.31]

44 삭 <2008.12.31>

평가 결과 용45 ( ) 책 운 에 평가 결43 1①

과 그 운 개 에 여 다.

책 운 통 에 라 책 운 에②

평가 결과 공 여 다.

책 운 평가 결과에 라 운 사업 과 고에③

여 공 원에 여 창 등 사상 특 여 다.

개[ 2008.12.31]

조직 인사 산3 ㆍ ㆍ 신< 2005.12.29>

직 원46 ( ) 책 운 직 원에 사 직「 」

그 직 계 에 에 다.

개[ 2008.12.31]

사 리47 ( ) 책 운 가공 원 32 1 2① 「 」

그 공 원 사 계 에도 고 고 공 원단에 공

원 공 원에 체 용 가진다.

책 운 공 원 용시험 책 운 실시②

다 다만 책 운 다고 용시험. ,

다 시험실시 과 공동 실시 거 통 다

에게 탁 여 실시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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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 운 공 원 사 리에 사 과 에1 2③

사 에 가공 원 그 공 원 사 계 에「 」

에 다.

개[ 2008.12.31]

산 계48 ( ) 책 운 산 계에 사 에 여①

규 다 용 다 경우2 5 ( 30 4 ) . 29 , 29

2, 33 1 2 , 34 , 35 3 , 36 2 39 1ㆍ

지 규 에 각각 책 운3 " " " " ,

규 에 심 각각 운 심 본다 개33 1 38 2 " " " " . <

2011.3.8>

에도 고 책 운 통 비35 1②

과 여 과 사용 그 여 미

리 재 과 여 다.

개[ 2008.12.31]

장4 책임운 운 원회 운ㆍ 등 신< 2008.12.31>

책 운 운 원 등49 ( ) 책 운 여①

도 개 등에 사 심 여

책 운 운 원 원 라 다 다( " " ) .

원 다 각 사 심 다 개. < 2011.3.8>②

리계 립 변경에 사1.

책 운 에 사2.

책 운 특별 계 에 라 탁 책3. 39 2 1

운 에 사

책 운 평가 차 평가 평가 등에 사4. , ,

책 운 도 운 개 에 사5.

그 에 통 사6.

원 심 에 평가 결과51③

재 과 여 책 운 여 등에 여 당

에게 고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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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원 책 운 여 에 심 에51④

평가 결과에 사 에 여 리에게 보고 여 다.

리 보고사 고 여 책 운 여 도4 ,⑤

개 등에 사 책 운 에게 지시 다.

본 신[ 2008.12.31]

원 운50 ( ) 원 원 원 각 포1 15①

내 원 다.

원 원 원 에 원, 3 2②

에 다.

원 원 다 각 사람 다.③

통 계 차 공 원1.

책 운 업 식과 경험 사람 에2.

사람

에 원 다3 2 2 .④

에 규 사 에 원 운 과 원 등에,⑤ ㆍ

사 통 다.

본 신[ 2008.12.31]

책 운 평가51 ( ) 원 책 운 도 운 과 개 ,①

여 단 등 여 책 운 에 평가 다 다만. ,

평가 결과가 연 특별 우 다고 에 여2 2

에 통 에 라 평가 다 개. < 2011.3.8>

통 에 라 별도 평가단 거②

지 여 평가업 지원 다.

본 신[ 2008.12.31]

평가 결과 용52 ( ) 책 운 에 평가 결51①

과 그 운 개 에 여 다.

통 에 라 평가 결과 공 여②

다.

평가 결과에 라 우 에 여 창 여 포상,③

지 등 다.

본 신[ 2008.12.3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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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 운 평가에 특53 ( ) 책 운 평가 43

에도 고 비 상 재 등 통 사 가51

경우에 업 평가 본 에 평가 갈 다.「 」

본 신[ 2008.12.31]

가공 원< 10699 , 2011.5.23> ( )

시1 ( ) 공포 후 개월 경과 시 다 다만 생략3 . < >… …

지 규 월 시 생략6 3 5 2012 1 1 , <… > .…

2 5 지 생략

다 개6 ( ) 지 생략① ④

책 운 운 에 다 과 같 개 다.⑤ ㆍ

본 특별채용 경 경쟁채용 다7 5 " " " " .

단 본 단 특별채용 각각 경 경쟁채용20 2 3 " " " "ㆍ

다.

목 목 특별채용 경 경쟁채용 다24 " " " " .

7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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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운 운 에 한 법률 시행·

[ 2012.1.26] [ 23445 , 2011.12.30, ]

장1 개< 2009.3.31>

목1 ( ) 책 운 운 에 에 사 과「 ㆍ 」

그 시 에 사 규 목 다.

개[ 2009.3.31]

책 운1 2( ) 책 운 운 에① 「 ㆍ 」

라 다 에 사연 책 운 사( " " ) 2 3 1 ( "

연 라 다 주 사 가 다 각 어 에 당" )

말 다.

각 보 통계에 사 생산 공1. ㆍ ㆍ ㆍ

각 검사2. ㆍ

특 지식 에 시험 연 개 지원3. ㆍ ㆍ ㆍ

에 훈 책 운 훈2 3 2 ( " "②

라 다 주 사 가 다 각 어 에 당 말 다) .

특 가1.

특 업 에 사 공 원 민간 에 훈2. ㆍ

특 진 사업3.

에 책 운 라 다2 3 3 ( " " )③

주 사 가 다 각 어 에 당 말 다.

공연 에 공연 보1. 2 1「 」 ㆍ

책 보 신 지 등 보 지원2. ㆍ ㆍ ㆍ

료 등 집 시 연3. ㆍ ㆍ ㆍ ㆍ

쇄 료 사 료 시청각 료 그 에 특 료 등 지식 보4. , , ,

원 달 등 목 료 집 리 보 여ㆍ ㆍ ㆍ

에 료 책 운 료 라 다2 3 4 ( " " )④

주 사 가 다 각 어 에 당 말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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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 지도1. ㆍ

료 원 훈2.

료 시험 연3. ㆍ

에 시 리 책 운 시 리2 3 5 ( " "⑤

라 다 주 사 가 공용 공공용 시 비 그 재) ,ㆍ

산 운 리 에 당 말 다.ㆍ

에 통 책 운 타2 3 6 " "( "⑥

라 다 지 책 운 에 당 지 니" ) 1 5

말 다.

개[ 2011.6.7]

리계 등 립 변경1 3( )ㆍ 에 라3 2①

다 각 어 에 당 경우에 그 사실 책 운 계

에게 통보 여 다.

리계 립 거 변경 경우1.

리계 에 연도별 운 지 립 거 변경 경우2.

에 당 경우에 리 승1 1②

다.

본 신[ 2011.6.7]

책 운 등2 ( ) 에 라2 4 1①

책 운 책 운 과 사연 훈, ,

료 시 리 타, ,

별 과 같고 책 운 별 직 에 원1 , 16 1ㆍ

도 별 같다1 2 .

에 라 책 운 청4 3②

경우에 다 각 지 책 운1 3 ,

청 경우에 다 각 에4

게 여 다.

책 운 사 그 경1.

원2. ( )明細

다 계연도 산3.

책 운 사 그 경4.

개[ 2011.6.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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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소속책임운2 개< 2006.4.28>

소속책임운 의 장1 신< 2006.4.28>

채용공고 등3 ( ) 에 라 책7 1①

운 라 다 채용 경우에 채용 건 채용( " " ) ,

간과 그 에 사 상 지에 공고 고 경우에10 ,

그 에 보 간신 등 과 공고 여 다, .

채용 여 천 원 운② ㆍ

여 다.

천 원 운 에 사 당③ ㆍ

다.

고 공 원단에 공 원 용 채④

용 경우에 후단에 라 고 공 원단 사규 에7 1 9「 」

역량평가 통과 사람 채용 여 다 신. < 2011.6.7>

개[ 2009.3.31]

개 직 용 채용3 2( ) 에4 1

라 책 운 에 개 직 공 직 운 등에「

규 에 라 당 에 용 공 원 당 책 운」

후에도 당 개 직 용 간 간 동 당

계 채용 다.

본 신[ 2011.6.7]

채용계 등4 ( ) 채용계 에 다 각 사 포 어①

다 개. < 2010.3.31>

직 내용1.

보 에 사2.

에 사업목 그에 과목 에 사3. 11

과에 처우에 사4.

채용 간 연 에 사5.

채용계 지에 사5 2.

그 에 책 운 운 에 사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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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채용에 여 계 직공 원규 용 지 니 다5 2 .「 」

본 에 채용 공 원 용 에도7 5 16 1 1③ 「 」

고 채용 간 만료 거 채용계 지 내에 용3

경우 다 신. < 2011.6.7, 2011.11.1>

개[ 2009.3.31]

목개[ 2011.6.7]

사업 과 량에 채용계 지5 ( ) 에 책 운8 2 2 "

사업 과가 매우 량 경우 란 당 책 운 에" 51

평가 결과 연 등 평가 경우 말 다2 .

개[ 2011.6.7]

채용 간 연6 ( ) 에 책12 51

운 사업 과 평가 결과가 우 다고 경우에 에3 1

공고 차 거 지 니 고 채용 간 지 니 에5

당 채용 간 연 다 경우 연 간 상 다. 1 .

개< 2010.3.31>

개[ 2009.3.31]

목개[ 2010.3.31]

보7 ( ) 에 보 과연 다9 ( )①

공 원보 규 공 원 당 등에 규 에 다.「 」 「 」

책 운 라 다( " " )②

과연 지 지 차 등 다 경우, .

지 본연 20

트 내에 과연 지 지 차 등 여 고 다, .

본 에 라 과연 지 등2③

경우 단 에 라 과연 지 등2

여 고 경우에 에 책 운 사업 과 평12

가 에 평가 결과 여 다 신51 . < 2011.6.7>

개[ 2009.3.3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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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 및 평가2 개< 2006.4.28>

본운 규 변경7 2( ) 에 건비 에 공10 2 "

원 별 계 별 원 등 통 경우 란 다 각"ㆍ

말 다.

건비 에1.

건비 에 직2.

그 에 건비 에 공 원 별 직 별 원 등3. ㆍ

사

본 신[ 2009.3.31]

사업운 계 등 립8 ( )ㆍ 에 라 사업운11 2①

계 립 여 사업목 여 개월 내에1

승 다.

에 라 사업운 계 에 연도별 사업계 립11 4②

여 사업운 계 승 내에 에게20

여 다.

개[ 2009.3.31]

책 운 운 심 운9 ( )ㆍ 에 책 운12①

운 심 심 라 다 원 심 집( " " ) ,

다.

심 재 원 과 개 고 원 과( ) ,開議②

찬 결 다.

에 규 사 에 심 운 에 사 심1 2③

결 거쳐 심 원 다.

개[ 2009.3.31]

심 심 사10 ( ) 에 통 사12 2 5 " "

란 다 각 사 말 다 개. < 2010.3.31, 2011.6.7>

사업 과 평가 결과에 운 개 과 직원 사1. , (

에 채용 간 연 과 채용계 지 포 다 상여 지 등)

에 고사

계 등 에 사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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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처리에 사3. 38 2

에 비용 담에 사4. 39

그 에 책 운 운 에 여 당 심5.

원 심 에 사

개[ 2009.3.31]

11 삭 <2009.3.31>

12 삭 <2009.3.31>

13 삭 <2009.3.31>

평가 결과 공14 ( )ㆍ 책 운 에 심①

에 책 운 운 원 원 라 다 평가 결과 그49 ( " " )

운 개 에 원 평가 결과 우 여 여 다 개, . <

2011.6.7>

에 라 책 운 에 심14 2②

평가 결과 지에 공 고 경우에 그 에 보 등 용,

여 공 여 다.

개[ 2009.3.31]

조직 및 원3 개< 2006.4.28>

15 ( ) 에 라 책 운15 1

별 같다2 .

개[ 2009.3.31]

공 원 원16 ( ) 에 라 책 운 별 계16 1① ㆍ

별 원 고 공 원단에 공 원 원 리

경우에 책 운 그 직 고 공 원단에

공 원 직 에 여 공 원 계 직 등 (「

가공 원 에 라 직 등 말 다23 .」

같다 시 여 다) .

책 운 에 공 원 직 별 원 에 계16 1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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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 원 에 본운 규 다 다만 고 공 원단에 공 원. ,

경우에 원 체 다.

후단에 라 책 운 별 계 별 원 리16 1③ ㆍ

에 통 여 경우에 책 운 별 건비 에

여 다 경우 별 계 별 원 규 식 에. ㆍ

다.

에 라 별 계 별 원에 여16 3④ ㆍ

경우에 다 각 에게 여 다.

원 과 그 경1.

직별 원과 그2.

원3.

당 업 실 계4.

개[ 2009.3.31]

직 등 시16 2( ) 책 운 고 공 원단에 공 원

직 직 등 리 에 시 다.

개[ 2009.3.31]

계 직공 원 용17 ( ) 에 라 계 직공 원 채용17 2①

공 원 다 각 에 다 개. < 2011.6.7>

직공 원 특 직공 원 경우 계 별 원 트 내 다만1. : 30 . ,

책 운 과 그 직 업 질상 다고

경우에 계 별 원 트 내50

직공 원 경우 계 별 원 트 내2. : 50

계 직공 원규 단에도 고 특2 2 5 1② 「 」

경우에 각 책 운 직 에 당 지 원3 5

계 직공 원규 에 계 직공 원 체 다2 3 .「 」

경우 계 직공 원규 후단 용 지 니 다 개5 1 . < 2011.「 」

5.23>

에 계 직공 원 채용 경우 계 직공 원규1 3 1③ 「 」

단 용 에 과 가 없고 계 직공 원규, 「 」

용 지 니 다5 2 .

개[ 2009.3.31]



258❚ 산 법.Ⅰ

인사 리4 개< 2006.4.28>

용18 ( ) 에 라 책 운18①

공 원에 용 별 에 용 에게 다3 .

에 본운 규 에 에 라 별 에10 3②

용 본 에게 다시

다.

원 본 간 사 실시 에③

에도 고 용 사 다2 .

개[ 2009.3.31]

채용시험 공고19 ( ) 채용시험 실시 다 각 사①

든 시 격 가 도 시험 직공 원 채용 경우 채20 (

용 원 에 에 간신 그10 10 ) , ,

과 공고 여 가 사 공고 내용 변경,

경우에 시험 에 다시 공고 여 다7 .

채용 직 고 공 원단에 공 원 직 경우에1. (

용 직 말 다 원)

시 격2.

시험 시3. ㆍ

시험과목 비4.

시원 격 에 사5. ㆍ

격 에 특 에 사6.

그 에 시험 실시에 사7.

에도 고 가공 원 각 본1 28 2② 「 」

에 채용시험 경 경쟁채용시험 라 다 실시 시험( " " ) 10

에 각 사 든 시 격 가 도 지 등에1

공고 여 다 개. < 2011.11.1>

경 경쟁채용등 가공 원 각 본( 28 2③ 「 」

단 에 채용 말 다 같다 다 각 어 에 당. )

경우에 에 채용시험 공고 지 니 다 개1 . < 2011.11.1>

채용 후 담당 직 특별 에 라 립 연1. ,

등에 원 상에 당 원 천 뢰 경우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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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 직 에 근 공 원 에2.

여 공 보 통망 그 시 집 경우ㆍ

경 경쟁채용시험 결원 충원 곤란 본운 규 에3.

단 에 근 사람 집 경우

4. 가공 원 에 라경 경쟁채용등 경우28 2 4 11「 」

개[ 2009.3.31]

시 격 등20 ( ) 책 운 공 원 시 격 에①

여 가공 원 과 그 공 원 사 계 에 다.「 」

채용시험 경 직공 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다 실시( )②

특 다고 에도 고 경 연 격 지1 ㆍ ㆍ ㆍ

건 등 시 격 다.

개[ 2009.3.31]

간 사20 2( ) 에 시 우 공20 1

원 보 사 체 등 원 사운 여 경우에

에게 공 원 사 청 다 경우.

특별 사 가 없 여 다.

개[ 2009.3.31]

승진 용 상 결21 ( ) 책 운 공

원 별 에 라 승진 용 지 니 공 원 말 다 승진 용( 3 )

당 견 들어 다.

개[ 2009.3.31]

상여 지22 ( ) 에 상여 공 원보 규 에 과연25 「 」

공 원 당 등에 규 에 과상여 말 다 다만 그 지. ,「 」

지 등에 여 공 원보 규 공 원 당등에 규 에도「 」 「 」

고 사 승 다.

개< 2010.3.31>

개[ 2009.3.31]

산 및 회계5 개< 2006.4.28>

특별 계22 2( ) 에 재 체 비27 2 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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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통 다 각 같다" .

책 운 재 체 에 다1. ( 32 1

계 지 계 말 다 같다 비. )

상에 당 경우2 1

책 운 재 체 비 미만 경우2. 2 1

체 격 체 재 운 독립 등 고,

여 책 운 특별 계 운 가 다고 경우

본 신[ 2011.6.7]

동[ 22 2 22 3 <2011.6.7>]

다 에 라 특별 계 운 등22 3( ) 단에27 3①

통 계변경 곤란 특별 사 란 다 각 말 다" " .

개< 2010.11.15, 2011.6.7>

특별 계 목 에 라 당 특별 계 운 여 경우1.

계 변경 시 계 가 재원 담 크게 생 경우2.

단에 라 계 운 거 다 에 라27 3②

특별 계 운 책 운 별 같다 신3 2 . <

2010.11.15, 2011.6.7>

본 신[ 2009.3.31]

에 동[ 22 2 <2011.6.7>]

목개[ 2011.6.7]

계 등23 ( ) 에 라 책 운 특별 계 특별28 2 ( "①

계 라 다 계 별 같 다" ) ( ) 4 .計定

에 각 계 별 체 내용에 여 본운 규1②

다.

개[ 2009.3.31]

계 과 본계 간 통24 ( ) 단 에 운 경비30 2 "

시 충당 등 통 경우 란 다 각 어 에 당"

경우 말 다.

운 경비 시 게 충당 여 득 게 경우1.

재 등 가 사 체 여 산상 지 충2.

당 곤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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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에 상 운 것 가 다고 재3.

경우

본 신[ 2011.6.7]

계 등25 ( ) 에 통 경33 1 "

상 격 경비 란 책 운 운 리 시 비 등( ) "經常的 ㆍ ㆍ

운 리에 드 경비 재 경비 말 다.ㆍ

개[ 2009.3.31]

과 직 사용26 ( ) 에 통 간35 1 "①

경비 란 다 각 경비 말 다" .

업 과 직 산취득비 내 여비 시 지비 보 비1. , ,

시 업 사용 용직2.

과 업 직원에게 지 보상 경비3.

그 에 과 에 경비 재 경비4.

과 사용경비별 집 차에 여②

재 과 여 다.

개[ 2009.3.31]

산 용27 ( ) 에 라 특별 계 계 별 산36 1

계 산 각각 에 각 과목 상 간에 용

계연도마다 재 과 여 다.

개[ 2009.3.31]

산 월28 ( ) 에 라 득 사 당 계연도 내에37 1①

지 지 못 경상 격 경비 다 계연도에 월 여 사용

당 계연도 경상 격 경비 산 트 다20 .

에 라 다 계연도에 월 여 사용 경상 격37 1②

경비 책 운 운 리 시 비 등 운 리에 드ㆍ ㆍ ㆍ

경비 재 경비 다.

개[ 2009.3.31]

비용 담29 ( ) 에 라 비용 담 원 공 에게 담39 1①

도 비용 다 각 비용 말 다.

다 에 라 가 책 목 공공 목 책 운1.

비 용에 료 감 경우 그 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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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 운 사업 경 개 에도2.

고 지 보가 곤란 여 사업 폐지 거 여 경우 가 책

목 공공 목 여 시킴 생 경 실에 상( )存置

당

에 비용 담에 가 루어지39 3②

지 니 에 심 에 비용 담에 사 심 청 여 다.

심 에 라 비용 담에 사 심2③

청 에 지 단체 단체 견 들어 다, .

에 심 결과 지 단체2 3 ,④

단체에 통지 여 다.

개[ 2009.3.31]

탁 차 등29 2( ) 에 라39 2 1①

탁 탁 라 다 책 운( " " )

라 다 별 에 책 운 말 다( " " ) 5 .

탁 란 찬 등 어 든 탁 가 없,②

말 다 다만 재산. , 5 1 1「 」

지 규 에 당 다3 .

탁 가 탁 탁 경우에 탁 사용 용도 목 체③

별지 식 지 탁 에게 여 다.

에 라 지 탁3④

거쳐 다 각 에게 후 원 심 거쳐

다.

에 지 탁 사본1. 3

탁 량 산2. ,

탁 사용 리에 계3.

원 에 라 심 탁 다 각 어 에 당4⑤

경우에 가 허용 탁 보지 니 다.

신 고 그 탁 타 에게 뢰1. ㆍ ㆍ ㆍ

경우 에 탁 사실상 집 경우

탁에 건 경우2.

탁 지 리에 드 비용 지 게 많 것 단 경우3. ㆍ

그 에 탁 리 곤란 다고 단 경우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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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심 여 경우에 계 공 원 가 시⑥

견 듣거 계 단체에 료 견 등 청 다.

에 원 심 결과 당4 5⑦

당 재 에게 다, .

당 에 심 결과 지체 없 탁 에게7⑧

다 경우 심 결과 가 허용 에 탁 고.

여 다.

본 신[ 2011.6.7]

동[ 29 2 29 3 <2011.6.7>]

장 앙책임운3 신< 2006.4.28>

사업목 사업운 계29 3( ) 에 통42 2 "

간 란 에 라 사업목 여 개월 내" 42 1 1

간 말 다.

개[ 2009.3.31]

에 동 동[ 29 2 , 29 3 29 4 <2011.6.7>]

책 운 운 심 운29 4( )ㆍ 에 책43①

운 운 심 운 심 라 다 원 운 심( " " )

집 다, .

운 심 재 원 과 개 고 원 과,②

찬 결 다.

에 규 사 에 운 심 운 에 사 운1 2③

심 결 거쳐 운 심 원 다.

개[ 2009.3.31]

에 동 동[ 29 3 , 29 4 29 5 <2011.6.7>]

운 심 심 사29 5( ) 에 통43 2 4 "

사 란 다 각 사 말 다 개" . < 2011.6.7>

사업 과 평가 결과에 운 개 직원 사 상여 지1. ,

등 책 운 에 고사

계 등 에 사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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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처리에 사3. 38 2

에 비용 담에 사4. 39

그 에 책 운 운 에 여 책 운 운 심5.

원 운 심 에 사

개[ 2009.3.31]

에 동[ 29 4 <2011.6.7>]

29 6 삭 <2009.3.31>

심 결과 공29 7( )ㆍ 책 운 책 운①

에 운 심 원 평가 결과 운 개 에 원,

평가 결과 우 여 여 다.

책 운 에 라 책 운 에 운45 2②

심 평가 결과 지에 공고 고 경우에 그 에 보,

등 용 여 공 여 다.

개[ 2009.3.31]

산 계29 8( ) 책 운 산 계에 사 에 여①

용 다 경우 본운 규 책 운2 5 . 23 2 " " "

여 고시 책 운 특별 계규 " , 29 "

책 운 심 운 심 본다" " " , " " " " .

책 운 보상 경비에 과26 1 3 10②

트 과 여 사용 에 라 재 과 여48 2

다.

개[ 2009.3.31]

장 책임운 운 원회 운 등3 2

신< 2009.3.31>

원 심 사29 9( ) 에 통 사49 2 6 "

란 다 각 사 말 다" .

에 처리에 사1. 38 2

에 탁 에 사2. 39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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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 에 평가 에 사3. 51 1

그 에 책 운 운 에 여 원 원 원 에 사4.

개[ 2011.6.7]

원29 10( ) 에 통50 3 1 "①

계 란 재 당 책 운" ,

말 다.

원 운 여 책 운 과 원 책 운②

과 원 운 다 경우 과 원 운 에 사 원.

결 거쳐 원 원 다.

본 신[ 2009.3.31]

원 운29 11( ) 원 원 원 집 그,①

다 다만 원 원 득 사 직 없 에. ,

원 그 직 다.

원 재 원 과 개 고 원 과 찬,②

결 다.

책 운 사 여 원 에 여 언③

다.

원 사 처리 여 원 에 간사 간사1 ,④

공 원 에 원 원 지 다.

지에 규 사 에 원 운 에 사1 4⑤

원 결 거쳐 원 원 다.

본 신[ 2009.3.31]

평가29 12( ) 단 에 라 평가 결과 연51 1 2

특별 우 다고 에 당 평가 실시 연도 다

연도에 평가 다.

본 신[ 2011.6.7]

동[ 29 12 29 13 <2011.6.7>]

평가단 지29 13( ) 에 라 평가51 2

가 원 여 평가단 거 다 각 어 에

당 평가단 지 여 운 다.

경 연1.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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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 평가2.

계3.

그 에 운 사업 과 등에 평가4.

본 신[ 2009.3.31]

에 동 동[ 29 12 , 29 13 29 14 <2011.6.7>]

평가 결과 용29 14( ) 에 라52 2①

원 평가 결과 지에 공고 고 경우에 그 에,

보 등 용 여 공 여 다.

에 라 평가 결과가 우 에52 3②

여 창 여 고 포상 지 책 운 도 착 에ㆍ

여 공 원 여 창 다.

본 신[ 2009.3.31]

에 동 동[ 29 13 , 29 14 29 15 <2011.6.7>]

책 운 평가특29 15( ) 에 라 책 운53 1

개 경우에 에 평가 업 평가 본 에43 51 「 」

업 평가 갈 다.

본 신[ 2009.3.31]

에 동[ 29 14 <2011.6.7>]

장 보4 개< 2009.3.31>

건비 운 에 특30 ( ) 책 운 직 원 보① ㆍ

운 보 고 리 도 여 지

책 운 경우 책 운 별 건비 에 직 원 보ㆍ

결 에 여 건비 운 다.

에 라 건비 운 책 운 책 운1②

원에 여 에도 고 리 에 라16 4

별 에 각 책 운 원 도 트 에1 2 3

원 여 운 다 경우 원 규 식 에 여.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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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라 건비 운 책 운 직과 원에 여1③

에 지 니 사 에 직과 원에 통「 」

용 다29 .

개[ 2009.3.31]

< 23445 , 2011.12.30>

시1 ( ) 월 시 다2012 1 26 .

원 감 에 경과2 ( ) 시 감 립산림과 원 공

원 원 연 연 사51 (5 2 , 6 1 , 8 3 , 9 2 , 6 , 26 ,

에 당 과 원 경우에 원 에 원과10 11 )

지 그 과 원에 상 원 립산림과 원에 것

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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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 운 에 한 법률

[ 2011.7.25] [ 10896 , 2011.7.25, ]

장1

목1 ( ) 공공 운 에 본 사 과 경 책 경

체 립에 여 사 여 경 리 고 운

고 공공 민 비 진에 여 목 다.

용 상 등2 ( ) 내지 규 에 라 지 고시 공공4 6 ·①

에 여 용 다.

공공 에 여 다 에 과 다 규 경우 에 그②

도 고 우 여 용 다.

운 보3 ( ) 공공 책 경 체 립 여 공공

운 보 여 다.

공공4 ( ) 재 가 지 단체가 닌 단체· ·①

라 다 다 각 어 에 당 공공( " " )

지 다 개. < 2008.2.29>

다 에 라 직 립 고 가 연1.

지원 에 라 직 업 탁 거 독 사업 여2. (

경우에 그 탁업 독 사업 포 다.

같다 과) 2 1

가 상 지 가지고 거 상 지 가3. 100 50 100 30

지고 원 사 등 통 여 당 책 결 에 사실상 지

보 고

내지 어 에 당 여4. 1 3 100 50

상 지 가지고 거 상 지 가지고 원100 30

사 등 통 여 당 책 결 에 사실상 지 보 고

내지 어 에 당 단독 개 상5. 1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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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상 지 가지고 거 상 지100 50 100 30

가지고 원 사 등 통 여 당 책 결 에 사실상 지

보 고

내지 어 에 당 립 고 립6. 1 4 ,

연

규 에 고 재 다 각 어 에 당1②

공공 지 없다 개. < 2007.12.14, 2008.2.29>

원 상 간 상 복리 진 상 업질 지 등 목1. · ·

립

지 단체가 립 고 그 운 에 여2. ,

3. 에 공사 공사 에 공사「 」 「 」

규 에 지원 과 산 동1 2 · 3③

내지 규 에 사실상 지 보 에 여 사5

통 다.

공공5 ( ) 재 공공 공 업 과 타·①

공공 여 지 공 업과 직원 원 상, 50

공공 에 지 다 개. < 2008.2.29>

재 규 에 라 공 업과 지 경우1②

공 업 체 상 에 지 고2 1 ,

공 업 닌 공공 에 지 다 개. < 2008.2.29>

재 규 에 공 업과 다1 2③

각 에 라 여 지 다 개. < 2008.2.29>

공 업1.

가 시 공 업 산규 가 원 상 고 체 통. : 2 ,

상 공 업

시 공 업 시 공 업 닌 공 업. :

2.

가 리 가재 에 라 리 거. : 「 」

리 탁

탁집 리 닌. :

재 공공 규 에 공 업과2④

타공공 지 다 개. < 2008.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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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 에 체 체 산 과2 3⑤

통 다.

공공 등 지 차6 ( ) 재 매 계연도 개시 후 개월1①

내에 공공 새 지 거 지 거 변경 여 지 다, , .

다만 계연도 라도 다 각 에 라 공공 새 지 거, ,

지 거 변경 여 지 다 개, . < 2009.12.29>

각 건에 당 신 경우 신규 지1. 4 1 :

공공 지 민 통 폐지 개2. , · ·

폐지 등에 라 용 가 없게 거 그 지 변경·

가 생 경우 지 변경 지:

재 규 에 라 공 업 과 타공공 새1 ·②

지 거 지 변경지 에 계 에 라 그 공 업·

과 타공공 업 주 라 다( " " )

과 후 규 에 공공 운 원 심 결 거쳐, 8 ·

다 개. < 2008.2.29>

재 규 에 라 공 업 과 타공공1 2 ·③

새 지 거 지 변경지 경우 고시 여 다.

경우 다고 에 공 업 과 타공공·

께 고시 다 개. < 2008.2.29>

공 업 과 타공공 지 변경지 포 다 지 고· ( )·④

시 차 등에 여 사 통 다.

신 에 심사7 ( ) 주 에 라 다 각 어①

에 당 신 고 에 그 고 에

재 에게 그 신 타당 에 여 심사 청 여 다 개. <

2008.2.29>

에 연근거가 규 어1.

지원 과 것 계2. 2 1

에 가 단독 공공 여 본3. 100 30

상 것 규 어

규 에 라 심사 청 재 규 에 공1 8②

공 운 원 심 결 거쳐 신 재 지원 등 과 과 등·

심사 고 그 결과 주 에게 통보 여 다 개, . < 2008.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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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 에 신 타당 심사 등에 여 사1 2③

통 다.

장 공공 운 원회2

공공 운 원8 ( ) 공공 운 에 여 다 각 에 사

심 결 여 재 에 공공 운 원 운· ( "

원 라 다 다 개" ) . < 2008.2.29, 2008.12.31, 2009.12.29>

내지 규 에 공 업 과 타공공 지 지1. 4 6 · ,

변경지

규 에 신 심사2. 7

에 공공 경 공시3. 11 1 13

에 공시 등 에 사상 등4. 12 3

규 에 공공 등5. 14

규 에 공공 신지원 등6. 15

단 에 시 공 업과 시 공 업 비상 사7. 21 2

규 에 공 업 원 등8. 25 26 ·

에 보 지9. 33

규 에 공 업 원에10. 35 2 ·

건 등

규 에 비상 사감사에 직 실 평가 등11. 36 ·

규 에 공 업 경 실 평가 등12. 48 ·

규 에 공 업 경 지13. 50 ·

규 에 공 업 에 감독 여14. 51 4 ·

검과 개

그 에 공공 운 과 여 통 사15.

운 원9 ( ) 운 원 원 다 각 원1①

재 원 다 개, . < 2008.2.29>

리실 차 공 원 리실 지 공 원1. 1

통 계 차 차 에 상당 공 원2.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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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당 지 니 주 차 차 에 상당 공 원3. 2 ·

공공 운 과 경 리에 여 식과 경험 고 립 사람4.

계경 계언 계 계 동계 등 다 에 재· · ·

천 통 내 사람11

규 에 원 연 다1 4 3 , .②

규 에 원 공공 책 경 체 립 경1 4 ·③

고 여 그 심에 라 실 직 여 다.

규 에 원 다 각 어 에 당 경우1 4④

다.

심신 여 직 없게1.

직 태만 상 그 사 여 원 지 니 다고2. ,

직 사사건3.

원 규 에 원 각 어 에 당1 4 4⑤

게 에 통 에게 건 다 다만 경우에. , 4 1

건 여 다.

운 원 에 여 사 통 다.⑥

운 원10 ( ) 운 원 원 포 여 내20①

원 에 당 원 운 원, 9 1 2 3

에 참 원 원 건별 지 고 동 에 당 원, 4

가 원 과 가 도 여 다 개. < 2008.2.29>

운 원 원 과 개 고 원 과,②

찬 결 다.

감사원 과 계 운 원 심 결과 여 다·③

고 경우 운 원 에 견 고 운 원 원 청,

운 원 결 에 공 원 여 운 원 에

여 언 게 다.

운 원 사 처리 여 간사 간사 원 지1 ,④

고 공 원단 공 원 다.

운 원 운 에 여 사 통 다.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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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공공 경 공시 등3

경 공시11 ( ) 공공 다 각 사 공시 여 다 다만 주. ,①

가 보상 다고 경우 재 과 여

공시 지 니 도 다 개. < 2008.2.29, 2008.12.31, 2009.12.29>

경 목 산 운 계1.

결산2.

원 운3.

건비 산과 집4.

사 거래내역5.

규 에 라 실시 고객만 도 사 결과6. 13 2

에 감사 감사 원 감사 원 직 실 평가 결과7. 36 1

규 에 경 실 평가 결과 공 업 에 다8. 48 ( · )

사채원 사 다만 사 경 비 에 사9. · . ,

공공 보공개에 에 라 공개 지 니 다.「 」

감사 감사 원 감사보고 지 사 처 사 과 그에10. (

계 포 다)

주 공공 에 감사결과 지 사 처 사 과 그에11. (

계 포 다)

감사원 변상책 등 내지 고등 규 에 라12. 31 ( ) 34 2( )「 」

변상책 징계시 개 등 거 감사 사에, · · 「

감사 사결과에 처리 규 에 라시 경16 ( )」

우 그 내용과 그에 공공 등 사

그 에 공공 경 에 사 재 운13.

원 심 결 거쳐 공시 도 청 사·

공공 각 사 지 통 여 공시 여 고1 ,②

사 에 비 여 다.

공공 규 에 라 공시 사 에 열람 복사1③

에 여 열람 게 거 그 사본 복 내주어 다 경우.

비용 담에 여 공공 보공개에 비용 담17 ( )「 」

규 용 다.

공공 경 공시에 여 사 통 다.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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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 공시12 ( ) 재 규 에 라 각 공공11 1①

공시 사 주 사 별도 고 통 여 공시 에(

통 공시 라 다 다 개" " ) . < 2008.2.29>

재 공공 에 통 공시 여 료②

청 고 공공 특별 사 없 에 여 다 개, . <

2008.2.29>

재 공공 규 에 경 공시11 1③

규 에 통 공시 실 게 지 거 허 사실 공시

에 당 여 당 사실 공고 고 허 사실 등 시 도

운 원 심 결 거쳐 주 당 공공, ·

에게 에 사상 등 취 도 청 다 개. <

2008.2.29>

통 공시 과 등에 여 사 통 다.④

고객헌 과 고객만 도 사13 ( ) 민에게 직 비 공 공공①

다 각 에 사 포 고객헌 여 공 여 다.

본1.

공 비 내용과 람직 비2.

공 비 에 만처리 시 차 상 등 책3. ,

공 비 상 계 등4.

민에게 직 비 공 공공 그 공공 비 공②

민 상 연 상 고객만 도 사 실시 여 다 경우 재1 .

공공 여 고객만 도 사 통 여 실시 게 고 그,

결과 여 공 다 개. < 2008.2.29>

규 에 라 고객헌 여 공 거 고객만 도1 2③

사 실시 여 공공 고객헌 공 고객만 도 사, · ,

차 등에 여 사 통 다· .

공공 에 등14 ( ) 재 주 과①

후 운 원 심 결 거쳐 공공 검 고·

통폐 재 민 등에 계 립 여 다 개· . <

2008.2.29>

주 규 에 라 립 계 집 고 그 실 에1 ,②

보고 재 에게 여 다 개. < 2008.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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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규 에 보고 내용 여 집 실태2③

검 후 에 운 원 심 결 거쳐 원 계 집· ·

여 주 에게 다 개. < 2008.2.29>

내지 규 에 계 립 집 등에 여 사1 3④

통 다.

공공 신15 ( ) 공공 경 고 공공 비 질 개①

여 지 경 신 진 여 다.

재 규 에 경 신 지원 여 운 원1②

심 결 거쳐 지 신 진단 등· ,

다 개. < 2008.2.29>

장 공 업 부 운4 ·

1

재사16 ( ) 공 업 에 다 각 에 사·①

재 여 다 다만 그 공 업 태 특 업 내용상. , ·

당 지 니 사 재 지 니 다 개. < 2008.12.31>

목1.

2.

주 사 가 곳3.

본4.

주식5.

원 직원에 사6.

주주7.

사 운8.

사업 내용과 그 집9.

계10.

공고11.

사채12.

변경13.

그 에 통 사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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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업 규 에 라 공 업 지 후· 6 · 3②

월 내에 규 에 에 여 주 가1

다 가 재사 변경 경우에도 같다. .

이사회2

사17 ( ) 공 업 에 다 각 사 심· ·①

결 여 사 다 개. < 2010.5.17>

경 목 산 운 계 재 리계1. , ,

비비 사용과 산 월2.

결산3.

본재산 취득과 처4.

차 차 사채 과 그 상 계5.

생산 과 비 매가격6.

여 처7.

다 업체 등에 연8. ·

다 업체 등에 채 보 다만 다 에 라 보 업9. . ,

공 업 경우 그 사업 채 보 다· .

변경10.

내규 과 변경11.

원 보12.

공 업 라 다 다고 여 사13. · ( " " )

심 결 청 사·

그 에 사 가 특 다고 사14.

다 각 사 사 에 보고 여 다.②

감사 규 에 라 실시 계감사 규 에 라1. , 43 1 52

감사원 실시 감사에 지 사 과 그에 계 실

공 업 단체 결과 그에 산 계 단체 체결2. · (

경우에 다)

그 에 사 가 에게 보고 도 사3.

공 업 운 등에 여 다 에 그 공 업· · ·③

에 사 지 니 고 규 에 다,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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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 그 다 과 계없 에 사 보고 그,

원 에 사 보 용 다.

18 ( ) 사 포 내 사 다 다만 다15 . ,①

각 어 에 당 경우에 과 다15 .

주주 등 사원 가 공 업 다 에1. ·

라 지역 직 별 연 립 공 업·

규 에 라 공 업 지 당시 사 가2. 6 · 15

과 경우 다만 단 규 에 라 지 당시 재직 사. , 28 1

가 보 간 내에 다.

후단 규 에 라 비상 사 과3. 25 3 15

경우

시 공 업과 산규 가 원 상 시 공 업 사2②

에 비상 사가 다 다만 사 득 사 그 직21 . ,

없 에 에 라 비상 사 그 직1

다 개. < 2009.12.29>

용 에 에 라 시 공 업 시 공 업 지2 6③

당시 비상 사가 없 경우에 후단에 라 비상 사가25 3

지 사 시 공 업 시 공 업 지 당시

에 가 다 개. < 2009.12.29>

산규 가 원 미만 시 공 업과 사2④

다 다만 다 에 과 사 겸 지 경우에. ,

그 규 에 다 개. < 2009.12.29>

19 ( ) 사 사 재 사 상3 1①

집 고 사 그 주재 다, .

사 재 사 과 찬 결 다.②

사 건과 특별 계가 사 그 건 결에③

참여 없다 경우 결에 참여 지 못 사 등 규 에. 2

재 사 에 포 지 니 다.

감사 사 에 여 견 진 다.④

사 통신 단에 결과 등에 여 상 사391 (⑤ 「 」

결 동 사 사 규 각) 2 , 391 3( ) 1 2

각 용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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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20 ( ) 공 업 사 그 공 업 에 라 사 에 원①

다 경우 원 과 등에 사 상. 393「 」

사 내 원 규 용 다2( ) .

시 공 업과 산규 가 원 상 시 공 업에 에2 24 1②

감사 갈 여 에 원 사 에 감사 원 여1

다 다만 새 감사 원 여 공 업에 감사가 경우에 그. ,

감사 가 료 후에 다 개. < 2009.12.29>

산규 가 원 미만 시 공 업과 다 규 에2③

라 감사 원 다 개. < 2009.12.29>

감사 원 등에 여 에 규 것 고④

상 지 규 용 다 개542 11 542 12 3 6 . <「 」

2007.8.3, 2009.12.29>

감사 원 규 에 라 업 계에 감사 실시 고32 5 ,⑤

그 결과 사 에 보고 여 다.

비상 사21 ( ) 공 업 에 비상 사 다· 1 .①

비상 사 비상 사 에 다 다만 시 공 업과( ) . ,互選②

산규 가 원 상 시 공 업 비상 사 비상 사 에2

재 운 원 심 결 거쳐 다 개· . < 2008.2.29,

2009.12.29>

비상 사 격과 직 등에 여 사 통③

다.

청 등22 ( ) 사 거①

그 직 게 리 등 직 에 지 다고

단 경우 사 결 거쳐 주 에게 그 거

건 도 청 다.

비상 사 다고 경우에 비상 사 상 연 공2②

업 운 과 여 감사 감사 원 에 특 사 에 감· ( )監事

사 청 다 경우 감사 감사 원 특별 사 없( ) .監査

에 여 다.

비상 사 에게 사 업 에 료 다.③

경우 특별 사 없 에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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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용심23 ( ) 리 가재 운용74 (① 「 」

심 단 규 에 고 그 사 리 운용) 1

에 심 운용심 라 다 여 다 다만 다( " " ) . ,

에 리 에 운용 에 책 심

주 에 도 어 경우에 그 리 에

운용심 지 니 다.

본 규 에 운용심 운 에 사1 ·②

가재 에 다.「 」

리 규 에 라 운용심 고 다1 ,③

에 각 사 운용심 심 결사17 1 ·

경우에 그 사 규 에 심 결사 에17 1 ·

다.

임 원3

원24 ( ) 공 업 에 원 포 사 감사·①

다 다만 규 에 라 감사 원 경우에 감사. , 20 2 3

지 니 다.

사 상 비상 다.②

공 업 상 사 규 가 통 상 거 업 내용③

특 감 여 통 상 사

포 사 미만 다 다만 에 라 공 업2 1 . , 6 ·

지 당시 상 사 가 포 사 2 1

상 경우 단 에 라 원 가 보 동 에 상 사28 1

포 사 상 다 개2 1 . <

2009.12.29>

본 에 상 사3④

포 사 미만 다 다만 에 라 지3 2 . , 6

당시 상 사 가 포 사 상 경우3 2

단 에 라 원 가 보 동 에 상 사28 1

포 사 상 다 신3 2 . < 2009.12.29>

감사 다 에 라 상 비상 다.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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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< 2009.12.29>

공 업 원25 ( ) 공 업 규 에 원 천 원29①

원 천 원 라 다 가 복 천 여 운 원 심 결 거( " " ) ·

사람 에 주 청 통 다 다만 규 가. ,

통 공 업 원 천 원 가 복 천 여

운 원 심 결 거 사람 에 주 다· .

공 업 상 사 공 업 다 다만 에. , 20 2 3②

감사 원 감사 원 상 사 상 감사 원 라 다( " " ) 4

에 차에 라 통 재 다 개. <

2009.12.29>

공 업 비상 사 원 천 원 가 복 천 경 에 식과③

경험 사람 공립 원 닌 공 원 다 에 운( · )

원 심 결 거쳐 재 다 경우 규 에· . 6

지 당시 비상 사가 없 공 업 지 후 월 내에 비상 사 상3 2

여 다 개. < 2008.2.29>

공 업 감사 원 천 원 가 복 천 여 운 원 심 결·④

거 사람 에 재 청 통 다 다만 규. ,

가 통 공 업 감사 원 천 원 가 복 천

여 운 원 심 결 거 사람 에 재 다 개· . <

2008.2.29>

공 업 에 라 그 가22 1 · 35 3 48 8⑤

거 사 가 경우 고 지 니

다 개. < 2008.12.31, 2009.3.25>

원26 ( ) 원 천 원 가 복①

천 사람 에 주 다 다만 규 가 통. ,

상 거 업 내용 특 감 여 통

원 천 원 가 복 천 사람 에 주 청 통

다.

상 사 다 에 상 사,②

에 별도 천 원 도 경우에 상 사 천에 여 그

규 에 다 다만 상 감사 원 에 차에 라 통. , 4

재 다 개. < 2009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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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 사 다 에 라 당연 비상(③

사 사람 다 에 같다 주. )

규 가 통 상 거 업 내용 특 감,

여 통 비상 사 원 천 원 가 복

천 사람 에 주 다 다만 다 에 당. ,

비상 사에 여 별도 천 차 고 경우에 비상 사

천에 여 그 규 에 다 개. < 2009.12.29>

감사 원 천 원 가 복 천 여 운 원 심 ·④

결 거 사람 에 재 다 다만 규 가 통. ,

상 거 업 내용 특 감 여 통

감사 원 천 원 가 복 천 여 운 원 심 결 거·

사람 에 재 청 통 다 개. < 2008.2.29>

보 에 여 용 다 경우 공25 5 . "⑤

업 본다 개" " " . < 2009.12.29>

사원 가 공 업 원 에 특27 ( · ) 주주

등 사원 가 공 업 경우 다 에 원·

과 여 사원 결 거 도 경우에 거쳐 다.

28 ( ) 규 에 라25 26 3①

고 사 감사 다 다만 규 에 라 공 업, 2 . , 6 ·

지 당시 재직 원 규 에 라25 26

것 보 그 개시 당시 등에 다, .

공 업 원 단 연 다 경우 원· 1 .②

다 각 에 사 고 여 원 연 여 결 다.

규 에 경 실 평가 결과1. : 48

상 사 규 에 라 체결 과계 실 평가 결과2. : 31 6

그 직 실

비상 사 감사 규 에 직 실 평가 결과 그3. : 36

직 실

규 에 라 공 업 원 연 경우에 원 천2 ·③

원 천 거 지 니 다.

규 에 라 연 경우에 규 에 라2 31 3④

계 다시 체결 여 다 경우 규 에 원 천 원. 31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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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 지 니 다.

가 만료 원 후 가 지 직 다.⑤

원 천 원29 ( ) 에 라 공 업 원 후보25 · 26 ·①

천 고 에 후보 계 에 사 등, 31 2

여 공 업 에 원 천 원 다 개· . < 2009.12.29>

원 천 원 그 공 업 비상 사 사 가 원·②

다.

공 업 직원과 공 원 원 천 원 원 없다· .③

다만 그 공 업 비상 사 공 원 에 원과 그, · , 「 」

주 공 원 그러 지 니 다.

사 가 원 원 천 원 원 미만2 1④

다 다만 원 천 원 당시 비상 사가 경우에 사 가. , 1

원 다 개2 1 . < 2009.12.29>

원 천 원 원 원 천 원 원 공 업 비상·⑤

사 에 원 천 원 원 다.

원 천 원 당시 비상 사가 없 공 업 사 가·⑥

원 원 천 원 원 원,

다.

⑦ 원 천 원 운 등에 여 사 통 다.

원후보 천 등30 ( ) 원 천 원 업 경 과 그 공 업·①

업 에 식과 경험 고 고경 갖 사람,

후보 천 여 다.

원 천 원 공 업 사 감사 업 에·②

식과 경험 고 갖 사람 공 업 닌, ·

사 감사 후보 천 여 다.

원 천 원 원후보 천 고 경우 통 에③

라 후보 공개 집 다.

과 계 등31 ( ) 규 에25 1 26 1①

과 여 사 달 여 체 경 목

과 등에 사 포 계 여 원 천 원 에 통보 여

다 경우 계 사 에 참여 없다. .



공공 의 운 에 한 법률❚283

원 천 원 규 에 라 통보 계 에 여 후보1②

천 고 계 내용과 건 등 고 그 결과 주,

에게 통보 여 다 경우 원 천 원 후보.

여 에 계 내용 건 변경 다.

주 규 에 라 계 에 라2③

사람과 계 체결 공 업 과 계 체결 경우 미리 재,

과 여 다 경우 주 사람과.

거쳐 계 내용 건 규 에 계 과 달리1 2

다 개. < 2008.2.29>

과 주 규 에 라 계 체결 후 가 사3④

생 에 여 계 내용 건 변경 다 다만. ,

주 공 업 과 계 내용 건 변경 경우 미리

재 과 여 다 개. < 2008.2.29>

주 규 에 라 지 변경지 다 공 업6 ( ) ·⑤

지 당시 과 지 후 월 내에 규 에 계 체3 3

결 여 다 다만 여 가 월 미만 경우에 규 에 계. , 6 3

체결 지 니 다.

당 상 사 상 감사 원 다 에 같다( . )⑥

과계 체결 고 그 실 평가 실 평가 결과, ,

그 실 경우 상 사 다 개. < 2009.12.29>

원 직 등32 ( ) 그 공 업 고 업·①

그 공 업 경 과에 여 책 진다, · .

그 공 업 과 신 상 사 에·②

여 공 업 지 못 다 경우 감사 감사 원 가 공· .

업 다 개· . < 2009.12.29>

득 사 그 직 없 에 에③

에 라 상 사 그 직 고 상 사가 없거 그 직1 ,

없 에 원 그 직 다.

사 사 에 쳐진 건 심 고 결에 참여 다, .④

감사 재 감사 에 라 공 업 업·⑤

계 감사 고 그 견 사 에 다 경우 감사원 재, .

에게 감사 에 여 견 시 다 개. < 2008.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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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 감사 원 에 직원 채용과 등에⑥

여 지원 여 다 개. < 2009.12.29>

원 보33 ( ) 공 업 원 보 다 각·①

사 고 여 재 운 원 심 결 거쳐 보 지·

에 라 사 에 다 개. < 2008.12.31, 2009.12.29>

공 업 경 과 규 에1. : · 31 3 4

계 내용과

상 사 상 감사 원 다 에 과계 실 평2. ( ): 31 6

가 결과

상 감사 상 감사 원 에 직 실 평가 결과3. : 36

규 에 원 보 사 에 계가1②

원 참여 없다.

규 에 고 규 에 라 공 업 지 변1 6 · (③

경지 다 원 보 지 당시 등에 다) .

결격사34 ( ) 다 각 어 에 당 사람 공 업·①

원 없다 개. < 2008.12.31, 2009.3.25>

가공 원 결격사 각 어 에 당 사람1. 33 ( )「 」

2. 22 1 , 31 6 , 35 2 · 3 , 36 2 48 4 ·

에 라 지 지 니 사람8 3

원 각 어 에 당 게 거 당시 그에 당1②

에 당연 퇴직 다.

규 에 라 퇴직 원 퇴직 에 여 그 지2③

니 다.

사 감사 책 등35 ( ) 상 사 충실382 3( ), 382① 「 」

사 비 지 사에 책 사에 책4( ), 399 ( ), 400 (

에 책 규 공 업 사에 여) 401 ( 3 ) ·

각각 용 고 상 감사 책 용규 규, 414 ( ) 415 ( )「 」

사에 책 에 사 공 업 감사 감사 원 감· (

사 원 포 다 에 같다 에 여 용 다. ) .

재 비상 사 비상 사 다( .②

에 같다 감사 상 감사 원 포 다 에 같다 가 에) ( . ) 1



공공 의 운 에 한 법률❚285

책 에 직 지 니 거 게 리 경우 운32

원 심 결 거쳐 비상 사 감사 거 그 에게·

건 고 그 공 업 여 상 청 도, ·

다 개. < 2009.12.29>

주 상 사 상 감사 원 다 에 같, ( .③

다 비상 사가 에 책 에 직) 1 32

지 니 거 게 리 경우 상 사,

비상 사 거 그 에게 건 고 그 공 업· , ·

여 상 청 도 다 다만 공 업. ,

거 그 에게 건 경우에 운 원 심 ·

결 거쳐 다 개. < 2009.12.29>

비상 사 감사에 직 실 평가36 ( ) 재①

다고 경우에 공 업 비상 사 감사 감사 원 감·

사 원 직 실 평가 다 개. < 2008.2.29>

재 규 에 직 실 평가 결과 그 실1②

비상 사 감사 감사 원 감사 원에 여 운 원 심 결·

거쳐 거 그 에게 건 다 개. < 2008.2.29>

규 에 직 실 평가 과 운 원 심1 ·③

결 거쳐 재 다 개. < 2008.2.29>

직원 겸직37 ( ) 공 업 상 원과 직원 그 직·①

리 목 업 에 사 지 못 다.

공 업 상 원 그 청 허가 경우·②

공 업 직원 허가 경우 비 리 목 업 겸·

다.

규 에 리 목 업 통 다1 .③

산회계4

계연도38 ( ) 공 업 계연도 계연도에 다· .

계원 등39 ( ) 공 업 계 경 과 재산 감 변·①

동 상태 시 여 그 생 사실에 라 처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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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업 공 경쟁 계 것·②

다고 단 사람 단체 등에 여 내에 간 찰· 2

참가 격 다.

과 규 에 계처리 원 과 찰참가 격 등에1 2③

여 사 재 다 개. < 2008.2.29>

재 리계 립 등39 2( ) 다 각 어 에 당①

매 당 연도 포 계연도 상 재 리계5 ( "

재 리계 라 다 립 고 사 결 거쳐 후 월" ) , 6

지 재 과 주 에게 여 다30 .

산규 원 상 공 업1. 2 ·

그 에 산 채규 등 고 여 통 에 당 공2. ·

업·

재 리계 에 다 각 사 포 어 다.②

에 경 목1. 46

사업계2.

재 망과 근거 리계3.

채 감에 망과 근거 리계 등 포 채 리계4.

도 재 리계 비 변동사 변동 리계 등에 평5. ,

가·

그 에 통 사6.

③ 재 리계 체 등에 사 통 다.

본 신[ 2010.5.17]

산 편40 ( ) 공 업 산 산 계산· · ·①

차 계 여 편 다.

규 에 경 목 규 에 경 지 에46 50②

라 다 계연도 산 편 고 다 계연도 개시 지 그 공 업, ·

사 에 여 다.

규 에 라 편 산 사 결 다 다만 다2 · . ,③

에 공 업 산에 여 주주 등 사원·

결 규 에 운용심 결 등 별도 차 거23

도 경우에 사 결후 거쳐 고 산에,

여 주 승 거쳐 도 경우에 사 결 거 후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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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 얻어 다.

규 에 라 공 업 지 당시 미 어6 ·④

산 내지 규 에 라 편 어 것 본다1 3 .

공 업 산 후 그 공 업 경 목· ·⑤

가 변경 거 그 가 사 여 산 변경 고 경우에

변경 산 여 사 에 여 다 경우 규. 3

변경 산 에 여 용 다.

공 업 내지 규 에 라 산 거 변경· 3 5⑥

경우 지체 없 재 주 감사원 에게 그 내용 보고,

여 다 다만 단 규 에 라 주 승 얻 경우에. , 3

주 에게 보고 것 본다 개. < 2008.2.29>

산41 ( ) 공 업 천재지변 그 득 사 계연도·①

개시 지 그 공 업 산 지 니 경우에 계연·

도 산에 여 산 에 산 라 다 편 여 운용( " " )

다.

산 그 계연도 산 경우에 그 다 경우.②

산에 라 집 산 그 계연도 산에 라 집 것 본다.

운 계 립42 ( ) 공 업 규 에· 40 3 4①

라 산 경우 지체 없 사 결 거쳐 그 계연도 산에

운 계 립 여 다 다만 규 에 라 공 업. , 6 ·

지 당시 립 어 운 계 에 라 립 것 본다.

공 업 규 에 라 산 변경 경우에· 40 5②

지체 없 사 결 거쳐 규 에 라 립 운 계 변경1

여 다.

공 업 규 에 라 립 그 계연도 운· 1 2③

계 재 공 업 경우에 다 과 주 에게( ) 40 3

내지 규 에 라 산 후 월 내에 여 다 개5 2 . <

2008.2.29>

결산43 ( ) 공 업 계연도가 료 에 지체 없·①

그 계연도 결산 고 감사원규 에 라 다 각 어,

에 당 에 계감사 계감사 라 다( " "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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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감사 다 경우 공 업 매 계연도 료 후 감사원. ·

규 간 내에 계감사 에게 결산 여 다 개. <

2009.3.25>

공 계사 에 계 계 라 다1. 23 ( " " )「 」

주식 사 감사에 에 감사 감사2. 3 1 3 ( "「 」

라 다" )

공 업 재 에게 주 에게 다 연도 월, 2②

말 지 에 라 다 각 결산 각각 고 월 말 지1 , 3

승 결산 여 다 다만 주주 등 사원 가. ,

공 업 경우에 사원 에 결산 결 다 개· · . <

2008.2.29, 2009.3.25, 2009.12.29>

재 계감사 감사 견 포 다 그1. ( )

그 에 결산 내용 게 여2.

재 과 주 매 월 지 에 라 공5 10 2③

업 결산 그 에 에 결산 등 라· ( " "

다 감사원에 여 다 개) . < 2008.2.29, 2009.12.29>

에 라 결산 등 감사원 그 공 업 감사원3 ·④ 「

에 과 그 에 감사원규 공 업22 1 3 ·」

결산 등 검사 고 그 결과 월 지 재 에게, 7 31

여 다 개. < 2008.2.29, 2009.12.29>

규 에 라 계감사 실시 계 과 감사1⑤

계감사 차 규 에 감사원 결산감사에 여, 4

사 감사원규 다 개. < 2009.3.25>

재 에 결산 등에 에 감사원 검사 결과3 4⑥

첨 여 에 보고 고 월 지 에 여 다 개, 8 20 . <

2008.2.29, 2009.12.29>

내지 규 에 고 규 에 라 공 업1 6 6 ·⑦

지 에 실시 결산에 여 지 당시 에 다.

공 업 본 등43 2( ) 공 업 비 사업 립,①

그 비 립 본 고 에 사 주주·

등 차 거 에 재 과 미리 여 다.

공 업 에 라 비 사업 립 그 비1 ,②

립 본 에 그 사실 주 에게 보고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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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신[ 2011.7.25]

동[ 43 2 43 3 <2011.7.25>]

계감사 등43 3( ) 공 업 계감사·①

여 과 독립 보 계감사 원 에 감사 원( 20

에 계감사 원 본다 운 여 다) · .

경우 당 공 업 비상 사 계감사 원 원·

어 다.

에 계감사 원 운 에 사 통1 ·②

다.

주식 사 감사에 지3 3 5 , 7 , 4③ 「 」

계감사 결격사 격 등에 여 각각7 6 1 · · ·

용 다 경우 감사 각각 계감사 사 각각 공 업. " " " " , " " " ·

감사 원 각각 계감사 원 본다" , " " " " .

계감사 과 그에 공 계사직원 등 공 업 계감사· ·④

여 그 직 상 게 비 여 니 다 다만 다. ,

에 감사원규 에 특별 규 경우에 그러 지 니43 5

다.

본 신[ 2009.3.25]

에 동 동[ 43 2 , 43 3 43 4 <2011.7.25>]

상책43 4( ) 주식 사 감사에 17 1 5「 」

지 계감사 사 감사 감사 원 원 등 공 업7 , , ·

에 상책 에 여 용 다 경우 감사 각3 . " "

각 계감사 사 각각 공 업 각각" " , " " " · " , " 4 " " 43

본다" .

본 신[ 2009.3.25]

에 동[ 43 3 <2011.7.25>]

매 공사계 탁44 ( ) 공 업 업 매·① 「

진 지원에 에 업 간 경쟁 가 당6」 「

사 계 에 에 라 재 고시4 1」

상 매 경우에 달청 에게 매 탁 거 달사업에, 「 」

에 계 에 라 매 여 다 다만 매 고5 .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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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 등 고 여 재 경우에·

그러 지 니 다 신. < 2009.12.29>

공 업 다고 에 매 시 공사계·②

체결 달청 에게 탁 다 개. < 2009.12.29>

45 ( ) 가 공 업 본 경우에·

재 그 납 시 여 시 다 개. < 2008.2.29>

경 평가 감독5

경 목 립46 ( ) 사업내용과 경 경, 31 3 4①

규 에 라 체결 계 내용 등 고 여 다 연도 포 계연도5

상 경 목 고 사 결 거쳐 후 매 월, 10

지 재 과 주 에게 여 다 개31 . < 2008.2.29,

2010.5.17>

규 에 고 규 에 라 공 업1 6 ·②

지 변경지 다 에 지 후 월 내에 당 연도 포 계( ) 3 3

연도 상 경 목 고 사 결 거쳐 후,

재 과 주 에게 여 다 개. < 2008.2.29>

에 라 립 경 목 변경 경우에 그 변경1 2③

내용 사 결 거쳐 후 지체 없 재 과 주

에게 여 다 개. < 2008.2.29, 2010.5.17>

공 업 경 경경 여건 가 책 등 고 여 재· ·④

공 업 에게 주 에게 각각 경 목,

변경 다 개. < 2008.2.29>

경 실 등 보고47 ( ) 공 업 매 월 지 도 경· 3 20①

실 재 보고 경 실 보고 라 다( " " ) 31 3 4

규 에 라 체결 계 에 보고 여 재

과 주 에게 여 다 개. < 2008.2.29>

규 규 에 라 공 업 지 변경지1 6 · (②

다 에 용 지 니 다) .

경 실 보고 에 에 라 결산 첨 여 다 개43 1 . <③

2009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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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 실 평가48 ( ) 재 규 에31 3 4①

계 에 보고 규 에 경 목 경 실 보고, 46

여 공 업 경 실 평가 다 다만 규 에 라· . , 6

공 업 지 변경지 다 에 경 실 평가 지· ( )

니 다 개. < 2008.2.29>

재 본 규 에 라 공 업 경 실1 ·②

평가 경우 가재 운용 평가 규 에 라 운용평가82 ( )「 」

과 과 본 연연 등 규32 ( ) 2「 」

에 라 평가 에 여 그 평가 결과 용 다 개. < 2008.2.29>

재 에 경 실 평가 여 경우 공 업1 ·③

에 료 청 다 개. < 2008.2.29, 2008.12.31>

공 업 에 계 에 보고· 31 3 4 ,④

경 실 보고 그 첨 지 니 거 거짓 경우·

에 재 운 원 심 결 거쳐 경 실 평가 결과 과·

고 당 에 여 주 경고 등 취 거 주, ·

에게 에 사상 등 취 도 청 여 다.

경우 재 감사 감사 원 감사 원 직 지

니 거 게 리 다 운 원 심 결 거쳐 당 감사 감사·

원 감사 원 거 그 에게 건 다 신. <

2008.12.31>

규 에 경 실 평가 과 운 원 심 결1 ·⑤

거쳐 재 공 업 사업내용 특 경 목, · , ,

달 도 객 도 여 다 개. <

2008.2.29, 2008.12.31>

재 에 경 실 평가 과 경 실 평1⑥

가에 연 여 공 업 경 평가단· ·

경 평가단 라 다 운 다 신( " " ) · . < 2009.3.25>

재 운 원 심 결 거쳐 매 월 지 공 업· 6 20 ·⑦

경 실 평가 마 고 그 결과 통 에게 보고 다 개, . <

2008.2.29, 2008.12.31, 2009.3.25>

재 에 경 실 평가 결과 경 실 진 공 업7 ·⑧

에 여 운 원 심 결 거쳐 규 에· 25 26

상 사 에게 그 건 거 다 개· . <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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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2.29, 2008.12.31, 2009.3.25>

재 에 경 실 평가 결과 건비 과다편1 50⑨

에 경 지 경 실 래 공 업 에 여1 ·

운 원 심 결 거쳐 후 경 책 보 경 개 여·

사상 산상 등 취 도 청 다 신. < 2008.12.31,

2009.3.25>

에 경 실 평가 차 경 실 평가 결과에 경 평1 ,⑩

가단 운 등에 여 사 통 다 개· . <

2008.12.31, 2009.3.25>

연차보고49 ( ) 재 매 경 실 보고 규48

에 경 실 평가 결과 여 공 업 경 상 등에·

연차보고 고 공 다 개, . < 2008.2.29>

경 지50 ( ) 재 공 업 운 에 상 사·①

과 여 운 원 심 결 거쳐 다 각 사 에 지· (

경 지 라 다 고 공 업 주 에게 통보" " ) , ·

여 다 개. < 2008.2.29>

직 운 과 원 사 리에 사1. ·

산과 운 에 사2.

그 에 공 업 재 건 보 여 재3. ·

다고 사

공 업 고 공 사운 과 리경 등 여·②

경우 책 계 규 에 경 지 에1

견 재 에게 시 다 개. < 2008.2.29>

공 업 에 감독51 ( · ) 재 과 주 공①

업 운 지 니 도 다 에·

그 내용과 체 시 경우에 여 감독 다 개. < 2008.2.29>

재 공 업 경 지 에 사 감독 다 개. <②

2008.2.29>

주 다 각 사 에 여 공 업 감독 다· .③

에 라 주 공 업 에 탁 사업 업1. ·

직 사업 에 사 과 그 에 계 에

사



공공 의 운 에 한 법률❚293

경 지 에 사2.

재 과 주 규 에 라 감독2 3④

여 통 에 라 검 고 운 원 심 결, ·

거쳐 개 에 취 여 다 개. < 2008.2.29>

감사원감사52 ( ) 감사원 감사원 에 라 공 업 업·① 「 」

계에 여 감사 실시 다.

감사원 규 에 감사 계 등에게 탁 거1②

게 다.

규 에 라 공 업 에 감사원 감사 탁 거2 ·③

게 계 등 감사 결과 보고 처리 등에

여 사 감사원규 다.

감사결과 등52 2( ) 공 업 다 각 에 당·①

사 상 원 에 지체 없 여 다.

감사 감사 원 가 실시 감사결과 감사보고1.

에 라 감사원 실시 감사에 지 사 과 처 사 그에2. 52

계

재 에 라 실시 감사 감사 원 감사 원 직36 1②

실 평가 결과 에 지체 없 여 다.

본 신[ 2008.12.31]

장 보5

용에 공 원53 ( ) 공 업 직원 운 원· ,

원과 원 천 원 원 공 원 닌 사람 뢰 사129 ( ,「 」

뢰 내지 뢰 용에 어 공 원 본다) 132 ( ) .

주주 사 등54 ( ) 주식 가 시 에 상 지 니 공 업·

에 주주 사 주주 에 여 상 542 6「 」

용 다.

개[ 2009.12.2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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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벌6 신< 2009.3.25>

55 ( ) 계감사 계감사 에 공 계사 감사 계감사, ,①

원 원 감사 원 가 경우에 감사 원 원 말 다( )

그 직 에 여 청탁 고 거

경우에 징역 천만원 에 처 다 다만 에 처3 3 . ,

경우 그 직 여 얻 경 에 당 천만원5 3

과 그 직 여 얻 경 에 상당5

에 처 다.

에 규 공 공 사 시 도1 ·②

과 같다1 .

과 에 규 몰 다 그 몰1 2 .③

없 그 가 징 다( ) .價額

본 신[ 2009.3.25]

56 ( ) 상 에 규 그 에공 업635 1 ·① 「 」

계업 담당 가 에 계처리 원 여 거짓39 1

재 공시 경우 징역 천만원 에 처 다· 5 5 .

상 에 규 그 에공 업 계업 담635 1 ·② 「 」

당 계감사 그에 공 계사가 다 각 어 에,

당 징역 천만원 에 처 다 개3 3 . <

2011.7.25>

당 사 없 계감사 지 니 경우1.

2. 감사 견 에 재 여 사 재 지 니 거 거짓 재 경우

여 비 경우3. 43 3 4

결산 지 니 경우4.

상 에 규 그 에공 업 계업 담635 1 ·③ 「 」

당 가 다 각 어 에 당 징역2

천만원 에 처 다 개2 . < 2011.7.25>

계감사 그에 공 계사에게 거짓 료 시 거 거짓1.

그 계감사 상 계감사 경우

당 사 없 에 계감사 열람 등사 료 등2. 43 3 3 , ,

사 거 거 료 지 니 경우· ·



공공 의 운 에 한 법률❚295

여 계감사 에게 결산 지 니 경우3. 43 1

본 신[ 2009.3.25]

< 10896 , 2011.7.25>

공포 시 다.



296❚ 산 법.Ⅰ

공공 운 에 한 법률 시행

[ 2011.10.15] [ 23221 , 2011.10.14, ]

목1 ( ) 공공 운 에 에 사 과 그 시 에「 」

사 규 목 다.

2 ( ) 공공 운 에 라 다( " " ) 4 1 2「 」

같 가목에 란 당, 5 2 3 1 " "

사업 거 지 단체 민간 등 지원 득ㆍ

과 에 생 여 생 미래 상 가 등 것

별 에 라 산 말 다1 .

지원3 ( ) 에 지원 란 다 각4 1 2 " "

에 당 계 말 다.

연 보 등 담 리 본 에1. , 「 」

담 등 상 강 규 에 라 민간 등

에 당 업 규 어 거 에 규 탁근거에 라2.

탁 업 에 규 어 거 근거에 라

여 독 사업 경우 료 료 사용료. ㆍ ㆍ ㆍ

보험료 여 담 등 그 에 고 탁업 독 사업ㆍ ㆍ

든 말 다.

운용 생3. 1 2

사실상 지 보4 ( ) 지에 사실상4 1 3 5 "

지 보 고 경우라 다 각 어 에 당 경우"

말 다.

지 보 고 지 산도 보 주주 등 사에1. ( )分散度

지 가 가 경우

에 라 당 사 원 과2.

승 청 등 포 다 에 여 경우( )ㆍ

에 라 당 산 사업계 등 승 경우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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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5 ( ) 같 가목에 체 란5 2 3 1 " "

다 각 말 에 당 다 각, 3 1

산 에 다.

고 목 사업 당 립근거 에 시 사업1. :

에 라 직 생 별 에 라 산2

타사업 당 립근거 에 시 지 사업2. :

에 라 생 별 에 라 산2

사업 시 운용에 등 에 규3. : 1 2

사업 에 여 생 별 에 라 산2

등 산 등6 ( ) 같4 1 2 , 5 2①

가목에 지원3 1 , 4 1 2 , 5

같 가목 체 등 라 다2 3 1 ( " " )

근 개 간 결산 재 산 개 평균 다3 , 3 .

에 라 등 산 에 어 재 가 미만 간 동1 3②

경우에 당 간 재 용 여 등 산 ,

재 가 지 경우에 당 산 여 에

료 여 산 다.

에 재 원 생 사실에 라 재1③

용 다 다만 생 사실에 라 지 경우에 에. ,

료 여 등 산 다.

용 직원5 1 3 2 , 21 22④

원 공공 지 원 직 연도 연말 직원 원

다 다만 각 단 에 라 공공 새 지. , 6 1

등 사 직 연도 연말 직원 원 없 공공 경우에 그 사 가

생 원 다 개. < 2010.3.26>

가목 본 본 본5 3 1 , 18 2 4 , 20 2⑤

단 산규 근연도 결산3 , 21 2 22 1 2

재 산 다 다만 각 단 에 라. , 6 1

공공 새 지 등 사 재 가 지 니 공공

경우에 그 사 가 생 연도 산 산 다 개. < 2010.3.26>

근연도 결산 재21 22 1 1⑥

산 다 다만 각 단 에 라 공공 새. , 6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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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등 사 재 가 지 니 공공 경우에 그 사 가

생 연도 산 산 다 개. < 2010.3.26>

재 등 체 산 마 여 계⑦

에 라 그 공 업 과 타공공 업 ( "ㆍ

주 라 다 에게 통보 다 개" ) . < 2008.2.29>

시 공 업 지7 ( ) 가목에 통5 3 1 "

란 말 다" 100 85 .

공공 등 지 차8 ( ) 주 에 라 공공 지4①

상 매 계연도 개시 개월 지 재 에게 통보1

여 다 개. < 2008.2.29>

주 공공 격 등에 변동 생 거 , 6②

각 단 에 공공 신규 변경 지 사1

지 사 가 생 에 그 내용 지체 없 재 에게

다 개. < 2010.3.26>

신 에 심사9 ( ) 주 에 라 재7 1

에게 신 타당 에 심사 청 경우에 다 각 사 첨

계 여 다 개. < 2008.2.29>

사업 내용1.

신 공 비 재2. ㆍ

후 간 연간 지원 산3. 5

후 간 직 운 계4. 5 ㆍ

에 립5.

그 에 재 청 료6.

운 원 심 결사10 ( )ㆍ 에 그 에 공공 운8 14 "

과 여 통 사 란 다 각 사 말 다" .

에 통 공시 목 차 등에 사1. 16 ,

에 민에게 직 비 공 공공 에2. 17 1

사

에 등 상에 지 에 사3. 18 2

에 경 실 평가 뢰에 사4. 27 1

에 공 업 경 평가단 운 에 사5. 28 4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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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 다목에 실질 여 결 에 사6. 1 3

운 원11 ( ) 에 통 계9 1 2 "①

차 차 에 상당 공 원 란 다 각 말 다" .ㆍ

개< 2008.2.29>

재 지 재 차1. 1

지 차2. 1

민 원 원 지 차 공 원3. 1

에 공공 운 과 경 리에 여 식과 경험9 1 4 "②

사람 란 다 각 어 에 당 말 다 개" . <

2008.7.29>

공 연 에 에 상당 직에 상 근1. 5

경

사 검사 변 사 직에 상 근 경2. 10ㆍ

에 공공 본시 과 업에3. , 9 15 3「 」

에 주 상 에 상 근 원 직에 상 재20 3

직

공 계사 격 가지고 에 열거 감사 계 에4. 3 10ㆍ

상 사 경

고 공 원단 공 원 직 공 원 직에 근5.

그 에 공공 운 과 경 등 지 에 상6. 1 5

당 다고

운 원 공공 운 에 사 에 여③ ㆍ

게 여 계 가 단 운 다.ㆍ

운 원 운12 ( ) 원 운 원 집 고그 다① .

원 득 사 직 없 에 원 지②

원 그 직 다 개. < 2010.3.26>

운 원 업 여 에 계공 원 공공 직,③ ㆍ

원 등 료 과 견 진 청 다, .

운 원 민간 원에 여 산 에 당과 여비 그 에④

경비 지 다.

에 라 원 감사원 과 계 에게 운 원10 3⑤

에 상 건 사 에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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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에 운 원 운 에 여 사 운 원 결 거쳐⑥

원 다.

에 사 에 운 원 보 공공 보공6⑦ ㆍ 「

개에 에 내용 공개에 사 포 어 다.」

운 원 원 척13 ( )ㆍ ㆍ 원 다 각 어 에①

당 사 에 심 결에 척 다.ㆍ

원과 직 계가 사1.

원 우 내 내 척 계에 원2. , 4 , 2

과 계가 사

원 원 고 등 고 계가3. ㆍ

사

운 원 에 심 결 사 과 직 계가 원에② ㆍ

게 심 결 공 어 운 사 경우에 그 사 어ㆍ

신청 다 경우 원 신청에 여 운 원 결 거.

지 니 고 여 결 다.

원 사 에 당 에 그 사건 심1 2③ ㆍ

결에 다.

원14 ( ) 운 원 그 업 여 운 원①

원 원 다.

원 원 원 운 원 원 지 다.②

원 운 원 가 그 결 사 검 여 운 원 에 보고③

다.

그 에 원 운 에 여 사 운 원 결④ ㆍ

거쳐 원 다.

경 공시15 ( ) 공공 사 공시 경우에 다 각11 1

에 라 다 개. < 2010.3.26>

경 공시 사 근 간 료 게시 비1. 5 ㆍ

2. 에 결산 사업연도 료 후 내에 게시 비11 1 2 90 ㆍ

지에 사 당 사 가 생3. 11 1 1 3 13

마다 지체없 게시 비ㆍ

통 공시16 ( ) 재 운 원 심 결 거쳐 12① ㆍ



공공 의 운 에 한 법률 시행 ❚301

에 통 공시 목 차 등 통 공시 등 라 다 에, ( " " )

사 고 공공 에게 통보 여 다 개, . < 2008.2.29>

재 에 라 결 통 공시 등에 사 변경1②

경우에 운 원 심 결 거쳐 후 변경 통 공시 등ㆍ

용 지 공공 에게 통보 여 다 개14 . < 2008.2.29>

공공 통 공시 등에 라 재 지1 2③

사 트에 경 보 공시 다 개. < 2008.2.29>

고객헌 등17 ( ) 재 운 원 심 결 거쳐 민에① ㆍ

게 직 비 공 공공 고 공공 에게 통,

보 여 다 개. < 2008.2.29>

공공 에 고객헌 에 민13 1②

도 등 통 여 공 거 에 게시 여 다.

공공 에 고객만 도 사 에13 2③

뢰 여 실시 다.

공공 에 등18 ( ) 재 공공 격 업① ㆍ

특 등 고 여 에 공공 에 등 단계14

실시 다 개. < 2008.2.29>

재 운 원 심 결 거쳐 공공 다 각② ㆍ

어 에 당 등 상에 다14 .

개< 2008.2.29>

당 에 어 독립 립 보 다고1. ㆍ

계 에 규

립 후 경과 지2. 3

그 에 운 원 가 업 특 등 감 여 등 상3.

것 지 다고

재 에 원 계 집 여 경14 3③

우에 주 과 후 운 원 심 결 거쳐 가 공공ㆍ

보 재산 처 사 실 산 등 처리 산「

리공사 립에 에 산 리공사 산 리공사 라( " "」

다 에 탁 것 주 에게 다 신) . < 2011.7.14>

주 공공 에 라 보 재산 처 탁3④

에 다 각 사 포 탁계 산 리공사 체결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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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신. < 2011.7.14>

탁 목1.

탁 료 비용2.

그 에 탁업 에 사3.

비상 사19 ( ) 에 비상 사 공21 ( )先任非常任理事①

공 운 과 경 리에 여 식과 경험 고 립 사람

각 어 에 당 다11 2 .

비상 사 사 건 그 에 운 에 사②

여 비상 사 집 주재 다.ㆍ

공 업 비상 사가 에 업2③ ㆍ

도 지원 여 다.

비상 사 감사 청 등에20 ( ) 감사 감사 원 22①

에 비상 사 감사 청에 어 운 특별 사 경우에2

그 사 당 비상 사에게 고 그 사실 사 에 보고 여 다.

공 업 비상 사 료 에22 3② ㆍ

어 운 특별 사 경우에 그 사 당 비상 사에게 고 그

사실 사 에 보고 여 다.

공 업 원21 ( ) 단 단 에 통25 1 4 "

공 업 란 에 천억원 미만 거 직원" 2 1

원 미만 공 업 말 다500 .

원22 ( ) 단 단 에 통26 1 4 "①

과 본 본 에 통" 24 3 26 3 "

란 다 각 말 다 개" . < 2010.3.26>

탁집 에 천억원 상 고 직원 원1. : 2 1

상 것500

리 산규 탁 리 산 포 다 가 원2. : ( ) 1

상 고 직원 원 상 것500

본 본 단 에 통24 3 , 26 3 4 "②

과 단 에 통 란 다" 26 1 " "

각 말 다 개. < 2010.3.26>

독립 에 독립1. 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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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 보상보험 에 근 복지공단2. 「 」

비 본 에 비 원3. 「 」

주택 공사 에 주택 공사4. 「 」

연 재단 에 연 재단5. 「 」

재단 립 등에 에 재단6. 「 」

원 천 원 운23 ( ) 공 업 사 원① ㆍ

만료 그 사 여 원 새 가 경우에 지,

체없 에 원 천 원 천 원 라 다 여29 ( " " )

다.

천 원 원 에 내 에 사 결5 15②

다 다만 천 원 당시 비상 사가 경우에 원. , 2

다 개2 3 . < 2010.3.26>

에 라 사 가 원 계 경 계 언 계29 2③ ㆍ ㆍ ㆍ

계 동계 등 다 에 식과 경험 사람 에 여

다 다만 당 공 업 원 견 변 사람 포. , 1ㆍ

어 다.

천 원 재 원 과 찬 결 다.④

천 원 원후보 집 사 등 업 에 뢰 다.⑤ ㆍ

에 규 사 에 천 원 원 척⑥ ㆍ ㆍ

도 등 천 원 운 과 원 등에 여 사 공 업ㆍ

내규 다.

천 원 천 원 심 결 내용 등⑦ ㆍ ㆍ

보 고 공개 여 다 다만 공공 보공개에. , 9「 」

각 어 에 당 경우에 공개 지 니 다 개1 . <

2010.3.26>

원후보 집24 ( ) 에 라 원후보 공개 집30 3①

경우에 당 공 업 지 개 상 간지에 공1ㆍ

고 그 집 간 주 상 여 다 다만 신 채용 여, 1 . ,

득 경우에 주 승 얻어 공고 간 단 다 개. <

2010.3.26>

공 업 에 라 원후보 공개 집에 사 공고1② ㆍ

경우에 주 재 에 그 지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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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게재 여 것 청 여 다 개. < 2008.2.29>

원후보 재 천24 2( ) 에 공 업25 26

원 청 천 원 가 천 원후보 가

에 원 결격사 에 당 거 공 업34 1

경 에 게 당 다고 에 천 원 에 원후보 재 천

다.

본 신[ 2010.3.26]

직원 겸직25 ( ) 에 리 목 업37 3

에 여 가공 원 복 규 규 용 다25 .「 」

결산26 ( ) 삭 <2011.10.14>①

에 라 결산43 2 10②

내에 재 에게 여 다 개. < 2008.2.29>

계감사 원 운26 2( ) 에43 2 1①

계감사 원 같 에 라 감사 원 계감사 원 보 경(

우 다 원 당 공 업 감사 비상 사 원)

다.

계감사 원 원 당 공 업 비상 사②

원 에 다.

원 계감사 원 집 고 그 다, .③

계감사 원 재 원 상 개 고3 2④

원 과 찬 결 다.

지에 규 사 에 계감사 원 운 등에1 4⑤

사 재 다.

본 신[ 2010.3.26]

경 실 평가27 ( ) 재 다고 에 운 원①

결 거쳐 에 공 업 경 실 평가 뢰ㆍ

다 개. < 2008.2.29>

재 에 경 실 평가 과 평가결과48②

에 사 등 고 여 매 계연도 개시 지 경 실 평가에 편

람 여 다 다만 에 라 새 지 공 업. , 6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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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 지 후 개월 내에 경 실 평가에 편람 여 다4 .

개< 2008.2.29, 2011.7.14>

재 운 원 심 결 거쳐 평가결과에 사상③ ㆍ

산상 에 건 과 지 결 등 후,

다 신. < 2011.7.14>

공 업 경 평가단 운28 ( )ㆍ 재①

에 라 다 각 어 에 당 에 공48 6

업 경 평가단 경 평가단 라 다 시 운( " " )ㆍ ㆍ

다 개. < 2008.2.29, 2011.7.14>

공공 운 경 리에 지식1.

연연 에 사 지 에 격 다고2.

3. 상 실 경험 공 계사 변 사 경 업 에 가5 ㆍ

그 에 공공 운 경 리에 지식과 경험 다고4.

② 경 평가단 업 에 경비 산 에 지 다.

경 평가단 여 업 가 료 에 체 것 본다.③

에 규 사 에 경 평가단 운 에 여 사 운④ ㆍ

원 결 거쳐 재 다 개. < 2008.2.29, 2010.3.26>

감독 검29 ( ) 재 과 주 에51 4

공 업 에 감독 검 개 격ㆍ ㆍ

업 특 등 고 여 단계 실시 다 개. < 2008.2.29>

재산 시< 23221 , 2011.10.14> ( )

시1 ( ) 월 시 다2011 10 15 .

다 개2 ( ) 공공 운 에 시 다 과 같

개 다.

삭 다26 1 .





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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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 산물 통 가격안 에 한 법률

[ 2012.1.26] [ 10932 , 2011.7.25, ]

장1 개< 2011.7.21>

목1 ( ) 산 통 원 게 고 가격 지 게

생산 비 보 고 민생 에 지 목

다.

개[ 2011.7.21]

2 ( ) 에 사용 용어 뜻 다 과 같다.

산 란 산 산 산 산 림 산식1. " " · ·

것 말 다.

산 도매시 란 특별시 역시특별 도 시가 곡 청과 훼2. " " · · · ·

어 개 갑각 산 등 통· ( )· · · ·鳥獸肉類

목 도매 게 여 에 라 림 산식17

도지사 허가 역에 개 시 말 다.

도매시 란 특별시 역시 특별 도가 개 산 도매시3. " " ·

당 역 그 지역에 도매 심 산 도매시

림 산식 것 말 다.

지 도매시 란 도매시 산 도매시 말 다4. " " .

산 공 란 지역 업 동 지역 산업 동 목별업 별5. " " , , ·

동 공동사업 목 연 산림 산업 동 과 그, , ,

림 등 라 다 그 에 통 생산 단( " " ),

체 공 상 다고 통 공( "

라 다 산 도매 여 에 라 특별시 역시" ) 43 ·

도지사 특별 도지사 시도지사 라 다 승 개 운· ( " · " ) ·

사업 말 다.

민 산 도매시 란 가 지 단체 에 산 공6. " " , 5

개 민간 등 라 다 가 산 도매( " "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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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에 라 시도지사 허가 특별시 역시특별 도47 · · ·

시 지역에 개 시 말 다.

도매시 란 에 라 산 도매시 개 지7. " " 23

고 산 탁 상 여 도매 거 매 여 도매( ) ( )上場 買受

에 라 도매시 지 것 보 공공( 24

포 다 말 다) .

시 도매 란 에 라 산 도매시 민8. " " 36 48

산 도매시 개 지 고 산 매 탁 도매

거 매매 개 업 말 다.

도매 란 에 라 산9. " "( ) 25 , 44 , 46 48仲都賣人

도매시 산 공 민 산 도매시 개 허가 지·

다 각 목 업 말 다.

가 산 도매시 산 공 민 산 도매시 에 상. ·

산 매 여 도매 거 매매 개 업

산 도매시 산 공 민 산 도매시 개. ·

허가 비상 산 매 탁 도매 거 매( )非上場

매 개 업

매매참가 란 에 라 산 도매시 산 공 민10. " " 25 3 ·

산 도매시 개 에게 신고 고 산 도매시 산 공, ·

민 산 도매시 에 상 산 직 매 도

매 닌 가공업 매업 업 비 단체 등 산· ·

말 다.

산지 통 란 에 라11. " "( ) 29 , 44 , 46 48産地流通人

산 도매시 산 공 민 산 도매시 개 에게 등·

고 산 집 여 산 도매시 산 공 민 산, ·

도매시 에 업 말 다( ) .出荷

산 통 란 산 경 다원 고 비용 감12. " "

여 산 집포 가공보 매 그 보처리 등 산· · · · ·

동에 시 과 업 시 갖 사업 말 다.

경매사 란 에 라 도매시13. " "( ) 27 , 44 , 46 48競賣士

거 산 공 민 산 도매시 개 상· ,

산 가격 평가 경락 결 등 업 말 다.

산 거래 란 산 통단계 단 고 통비용 감14. " "



농 산 통 및 가격안 에 한 법률❚311

여 거래 본 에 거래 식 산2 5「 」

거래 것 말 다.

개[ 2011.7.21]

다 용3 ( ) 에 산 도매시 도매시 라( " "

다 산 공 공 라 다 민 산 도매시 민), ( " " ), ( "

도매시 라 다 산 통 통 라 다 에" ) ( " " )

여 통산업 규 용 지 니 다.「 」

개[ 2011.7.21]

장 농 산물 생산 출하2 개< 2011.7.21>

주산지 지 등4 ( ) 시도지사 산· ( )給①

여 생산 진 가 다고 에 주 산

생산지역 생산 주산지 라 다 지 고 그 주산지에 주( " " )

산 생산 에 여 생산 지도 등 지원

다.

에 주 산 내 산 생산에 차지 비 크고1②

생산 것 림 산식 지 목 다· .

주산지 다 각 건 갖 지역 에 역 여( )水面③

지 다.

주 산 재 식 림 산식 고시1.

상 것

주 산 량 림 산식 고시 량 상 것2.

시도지사 에 라 지 주산지가 에 지 건에 지· 1 3④

니 게 었 에 그 지 변경 거 다.

에 주산지 지 에 주 산 목 지1 , 2 4⑤

에 주산지 변경 에 사 통 다· .

개[ 2011.7.21]

업 산업 등5 ( ) 림 산식 산①

여 가격 등락 폭 큰 주 산 에 여 매 상 보 생산, ,

재고 량 비동 시 보 등 사 여 업, ,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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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 실시 고 그 결과 공 여 다.

에 업 에도 고 림 산식 주 곡1②

여 림 산식 주 곡 에 상시 체계

과 곡 개 통 여 매 주 곡 생산 가들

상 등 사 곡 별도 실시 고 그 결과 공·

여 다.

림 산식 업 산업 곡·③

여 다고 경우에 목 지 여 지역 업 동 지역 산업,

동 목별업 별 동 산림 산업 동 그 에 림 산식, · , , ,

여 업 산업 곡 실시·

게 다.

림 산식 에 업 업 산업 업1 2 ·④

곡 업 실시 여 업 연 단

체 업 담 곡 업 포 다 산업 연( ) ,

단체 산업 담 지 고 그 운 에 경비 충당,

여 산 에 연 보 지 다( ) .出捐金

에 업 담 과 산업 담 지 운 에4⑤

사 림 산식 다.

개[ 2011.7.21]

계 생산6 ( ) 림 산식 주 산 원 과 가①

격 지 여 림 등 그 에 통 생산 단체

생산 단체 라 다 산 생산 간에 계 생산 계( " " )

도 다.

림 산식 에 라 생산계 계 체결 생산1②

단체 산 에 여 에 산 가격54 「

산업 에 라 산 산 라 다 계76 ( " " )」

등 지원 다.

개[ 2011.7.21]

립 지원7 ( ) 림 산식 생산 단체가 산①

가격 도 여 산, ( )(自助金 「

운용에 에 라 산 다 같다3 . )」

운 경우에 그 생산 단체에 여 에 산 가격· 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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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에 보 지 다.

에 보 상 산 보 지1 , ,②

그 에 사 통 다, .

개[ 2011.7.21]

가격 시8 ( ) 림 산식 림 산식 주①

산 과 가격 여 다고 에 당 산

산 식 시 에 생산 보( )種苗入植

가격 시가격 라 다 시 다[ " "( ) ] .豫示價格

림 산식 에 라 시가격 결 에 당 산1②

업 주 곡 곡 산 산업 결과 상 경 비, , ,

지역별 상 생산량 상 상 등 고 여 다.

림 산식 에 라 시가격 결 에 미리 재1③

과 여 다.

림 산식 에 라 가격 시 경우에 시가격 지지1④

여 에 업 곡 산업 지( ) 5 ·支

실시 에 계 생산 계 에 매 처, 6 , 9 ,

에 통 통 에 비 사업 등 연계 여10 , 13

시책 진 여 다.

개[ 2011.7.21]

과 생산 시 생산 보9 ( ) 림 산식 채 등 없①

산 가격 여 다고 에 그 생산 생산

단체 에 산 가격 산 당54

산 매 다 다만 가격 여 특 다고 에. ,

도매시 공 에 당 산 매 다.

에 라 매 산 매 거 사 복지단체에1②

거 그 에 처 다.

림 산식 과 에 매 처 에 업 업1 2③

동 산림 산업 동 림 라· · ( " "

다 산식 통공사 에 산식 통공사) ( "「 」

산식 통공사 라 다 에 탁 다 개" ) . < 2011.7.25>

지 규 에 매처 등에 사 통1 3 ·④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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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[ 2011.7.21]

몰 산 등9 2( ) 림 산식 내 산 시①

거래질 립 여 검찰청 에 라몰326 11「 」 「 」

거 고에 귀 산 몰 산 등 라 다 다( " " ) .

림 산식 에 라 몰 산 등 매각공매1 · ·②

각 거 그 처 다.

에 몰 산 등 처 생 비용 매각공매2 ·③

에 산 가격 지 납 여 다54 .

림 산식 에 몰 산 등 처 업2 9 3④

업 동 산식 통공사 에 지 여 게

다 개. < 2011.7.25>

몰 산 등 처 차 등에 여 사 림 산식⑤

다.

개[ 2011.7.21]

통 통10 ( ) 주 산 생산 산지 통 업, ,①

도매업 매업 비 등 생산 등 라 다 당, · ( " " )

산 과 질 상 여 생산

통 라 다 체결 다( " " ) .

림 산식 거 변질 운 산 림 산식②

산 에 여 여 특

다고 고 림 산식 생산 등 생산 단체가 청

에 공 거래 원 거쳐 간 동 지역 당 산

생산 등에게 생산 도 통 통( "

라 다 다" ) .

통 에 통 상 목 상 통 등 통, , ,③

사 포 어 다.

에 라 생산 등 생산 단체가 통 청 경우에2 3④

에 내용 포 청 여 계 통 가 견·

차 거 고 당 산 생산 등 당 생산 단체 재 원 3

상 찬 다2 .

에 통 과 체 차 통 청2 ,⑤

생산 등 직과 운 등에 여 사 림 산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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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
개[ 2011.7.21]

통 집11 ( ) 림 산식 통 도①

통 내용에 보 통 에 재 등 여,

다.

림 산식 다고 경우에 지 단체 당,②

산 생산 등 직 생산 단체 여 에 통 집1

업 게 다.

개[ 2011.7.21]

통 에 지원 등12 ( ) 림 산식 통①

통 생산 등 그 통 통 에 라 생

실에 여 에 산 가격 산 그54

실 보 게 다( ) .補塡

림 산식 에 라 통 집 업11 2②

생산 등 직 생산 단체에 지원 다.

에 통 실 보 에 통 집1 2③

업 지원에 사 통 다.

개[ 2011.7.21]

비 사업 등13 ( ) 림 산식 산 과 보리 다( .①

에 같다 과 가격 여 다고 에) 54

에 산 가격 산 산 비 거

산 생산 에게 그 미리 지 여

다.

에 비 용 산 생산 생산 단체 매 여 다1 .②

다만 가격 여 특 다고 에 도매시 공 에,

매 거 다.

림 산식 단 에 라 비 용 산 경우2③

가격 격 변동에 비 여 가 다고 에 거래(先

다) .物去來

림 산식 에 사업 림 산식1④

통공사에 탁 다 개. < 2011.7.25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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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규 에 비 용 산 매 리 매1 4 · ·⑤

등에 사 통 다.

개[ 2011.7.21]

과 생산 시 생산 보 등 사업 실처리14 ( ) 림 산식 9

에 매 에 비 사업 시 에 라 생 감 가격13 ( ),減耗

락 매 과 그 처 원가 실 포, · · · · ( )防除

등 사업실시에 리비 통 에 라 그 사업 비용

처리 다.

개[ 2011.7.21]

산 천 등15 ( ) 계 역 립 마라 에① 「 」

민 허 상 시 근 량에 용 허( ) ( )讓許表 讓許稅率

산 다 에 달리 지 니 산

림 산식 천 다.

림 산식 에 산 에 천업 림 산1②

식 지 비 리 여 게 다 경우 목.

별 천 량 천 과 그 에 사 림 산식 다.

에 라 산 사용용도 그 에 림 산식1③

사 어 천신청 여 다.

림 산식 다고 에 에 천 상 산1④

림 산식 목 산 단 에 라 비13 2

용 산 거 생산 단체 지 여 여 매 게 다.

개[ 2011.7.21]

징 등16 ( ) 림 산식 에 천15 1①

산 림 산식 목 산

에 여 림 산식 에 라 내가격과 가격 간

차 에 과징 다· .

에 림 산식 에 라 에1 54②

산 가격 에 납 여 다.

에 여진 지 내지 니 체납처1③

에 라 징 다.

개[ 2011.7.21]



농 산 통 및 가격안 에 한 법률❚317

장 농 산물도매시장3 개< 2011.7.21>

도매시 개 등17 ( ) 도매시 통 에 라 별①

상 여 도매시 경우에 특별시 역시 특·

별 도가 개 고 지 도매시 경우에 특별시 역시특별 도 시, · ·

가 개 다.

특별시 역시 특별 도가 도매시 개 미리 림 산식·②

허가 시가 지 도매시 개 미리 도지사,

허가 다.

특별시 역시특별 도 시가 에 라 도매시 개 허가· · 2③

림 산식 에 라 도매시 개 허가 신청 에 업 규

과 운 리계 첨 여 에 허가 개 허가 라2 ( " "

다 에게 여 다) .

특별시 역시 특별 도가 에 라 지 도매시 개 미· 1④

리 업 규 과 운 리계 여 다.

도매시 개 가 업 규 변경 경우에 개 허가 승⑤

다 다만 특별시 역시 특별 도가 지 도매시 업 규 변경. , ·

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도매시 개 가 도매시 폐쇄 그 개월 에 개 허가 허가3⑥

다 다만 특별시 역시 특별 도가 지 도매시 폐쇄 경. , ·

우에 그 개월 에 공고 여 다3 .

에 업 규 여 사 과 운 리계3 4⑦

에 사 림 산식 다.

개[ 2011.7.21]

개 역18 ( ) 도매시 개 역 도매시 개 특별시 역시특별· ·

도 시 역 다 다만 림 산식 당 지역에. ,

산 원 통 여 다고 에 도매시 개 역

에 역 그 도매시 개 역 편 게 다.

개[ 2011.7.21]

허가19 ( ) 개 허가 에 허가신청 내용 다17 3①

각 건 갖 경우에 허가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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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매시 개 가 산 거래 심지 에1.

것

에 에 시 갖 고 것2. 67 2

운 리계 내용 충실 고 그 실 실 다고 것 것3.

개 허가 에 라 시 갖 어지지 니 경우에1 2②

간 내에 당 시 갖 것 건 개 허가 다.

개[ 2011.7.21]

도매시 개20 ( ) 도매시 개 거래 계 편 과 비①

보 여 다 각 사 여 다.

도매시 시 비개 과 리 리1. ·

경쟁 진과 공 거래질 립 경 개2.

상 상 규격 포 개 도 지 진3. , ( )鮮度

도매시 개 각 사 과 여 에1②

계 거래 도 개 등 포 책 립시 여 다· .

개[ 2011.7.21]

도매시 리21 ( ) 도매시 개 공 원 도매시①

리사 리사 라 다 거 지 공 업 에 지 공사( " " ) (「 」

리공사 라 다 공공 산식 통공사 에" " ), 24

시 리 지 다 개. < 2011.7.25>

도매시 개 리사 시 리 여 시 리 거래질,②

지 통 사 에 지도감독 등에 업 여 당 도매시, ·

그 개 역에 도매시 리업 게 다.

개[ 2011.7.21]

도매시 운22 ( ) 도매시 개 도매시 에 그 시 규 거래 등 고·

여 도매시 시 도매 어 운 게 여

다 다만 도매시 에 마다 도매시 어 다. , .

개[ 2011.7.21]

도매시 지23 ( ) 도매시 도매시 개 가 별 지①

다 경우 상 에 지 간 다. 5 10 .

도매시 주주 직원 당 도매시 업 경 도매업②

도매업 여 니 다 다만 에 라 도매시( ) . , 23 2仲都賣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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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도매시 주식 지 과 상 라( " "

다 고 주주 직원 도 주주 직원 지 겸)

게 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에 도매시 다 각 건 갖1③

어 다.

당 도매업 과 지식과 도매시 공1.

업 에 상 사 경험 업 집 담당 원 상 것2 2

원 고 상 실 고 고 그 집 거 집 것2. (

보 경우 포 다 집 후 지 지 니 사람 없) 2

것

원 산 고 고 복 지 니 사람 산 산 가3.

없 것

원 에 도매시 지 취 처 원 사4. 82 2

에 사람 없 것

거래규 산 비 거래보 등 도매시 개 가 업 규5. ,

건 갖 것

도매시 지 후 건 갖 지 니 게 었 에3 1④

개월 내에 당 건 갖 어 다3 .

도매시 당 원 지 어 에 당3 2 4⑤

건 갖 지 니 게 었 에 그 원 지체 없 여 다.

도매시 지 차 그 에 지 에 사 통 다.⑥

개[ 2011.7.21]

도매시 병23 2( · ) 도매시 다 도매시①

거 병 경우에 당 도매시 개 승 다.

에 라 병 승 경우 병 도매시 병1②

도매시 지 승계 다.

도매시 병 승 건 승 차 등에 여 사·③

림 산식 다.

개[ 2011.7.21]

공공24 ( ) 도매시 개 도매시 리운·①

여 다고 경우에 에 도매시 갈 여 그22

업 게 공공 라 다 립 다( " " )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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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 에 다 각 어 에 당 다.②

경우 지에 당 에 계가1 3

과 여 다100 50 .

지 단체1.

리공사2.

림 등3.

당 도매시 그 도매시 시 에 산 거래 상4.

과 그 상 단체

도매시5.

그 에 도매시 개 가 도매시 리운 여 특 다고6. ·

공공 에 여 에 규 사 고 상 주식 사③ 「 」

에 규 용 다.

공공 상 에 립등 에 에 도매317 23④ 「 」

시 지 것 본다.

개[ 2011.7.21]

도매업 허가25 ( ) 도매 업 별 당 도매시①

개 허가 다.

다 각 어 에 당 도매업 허가 없다.②

산 고 고 복 지 니 사람 산 산1.

고 상 실 고 고 그 집 거 집 것 보2. (

경우 포 다 지 니 사람)

에 라 도매업 허가가 취 지 지 니3. 82 5 2

도매시 주주 직원 당 도매시 업 경4.

도매업

원 에 지 어 에 당 사람5. 1 4

거래 거래 지 보 보 등 도매시 개 가 업6.

규 허가 건 갖 지 못

도매 원 에 당 게 었 에 그 원 지2 5③

체 없 여 다.

도매 다 도매 매매참가 거래 참가④

거 집단 산 경매 찰에 참 여 니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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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매시 개 에 라 도매업 허가 경우 상1 5 10⑤

에 허가 간 다 다만 닌 도매. , 3

상 에 허가 간 다10 .

개[ 2011.7.21]

도매 병25 2( · ) 도매 병에 여·

용 다 경우 도매시 도매 본다23 2 . " " " " .

개[ 2011.7.21]

매매참가 신고25 3( ) 매매참가 업 림 산식

에 라 도매시 공 민 도매시 개 에게 매매참가·

신고 여 다.

개[ 2011.7.21]

도매 업 등 특26 ( ) 에 라 허가 도매 도25

매시 에 공 도매시 공 라 다 에 도 그 업( " " )

다.

개[ 2011.7.21]

경매사27 ( ) 도매시 도매시 에 공 고 신 거래①

여 림 산식 에 라 상 경매사 어

다.

경매사 경매사 격시험에 격 사람 다 각 어 에 당②

지 니 사람 에 여 다.

산 산1.

고 상 실 고 고 그 집 거 집 것 보2. (

경우 포 다 집 후 지 지 니 사람) 2

고 상 집 고 거 고 고 그 간 에3.

사람

당 도매시 시 도매 도매 산지 통 그 직원4. , ,

에 라 직 후 지 지 니 사람5. 82 4 2

에 업 지 간 에 사람6. 82 4

도매시 경매사가 지 어 에 당 경2 1 4③

우에 그 경매사 직 여 다.

도매시 경매사 에 림 산식( )任免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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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라 그 내용 림 산식 에게 신고 여 다.

개[ 2011.7.21]

경매사 격시험27 2( ) 경매사 격시험 림 산식 실시 ,①

시험과 실 시험 여 실시 다.

림 산식 에 경매사 격시험 리에 업1②

통 에 라 시험 리 다고 계 에

탁 다.

에 경매사 격시험 시 격 시험과목 시험 시험1 , , ,③

격 그 에 시험에 여 사 통 다, , .

개[ 2011.7.21]

경매사 업 등28 ( ) 경매사 다 각 업 다.①

도매시 상 산 에 경매 우 결1.

도매시 상 산 에 가격평가2.

도매시 상 산 에 경락 결3.

경매사 지 규 용 에 공 원129 132② 「 」

본다.

개[ 2011.7.21]

산지 통 등29 ( ) 산 집 여 도매시 에①

림 산식 에 라 별 도매시 개 에게 등 여

다 다만 다 각 어 에 당 경우에 그러 지 니 다. , .

생산 단체가 원 생산 경우1.

도매시 단 에 라 매 산 상 경우2. 31 1

도매 단 에 라 비상 산 매매 경우3. 31 2

시 도매 에 라 매매 경우4. 37

그 에 림 산식 경우5.

도매시 도매 들 주주 직원 당 도매시 에 산지,②

통 업 여 니 다.

도매시 개 등 신청 에 당 사 없1③

거 여 니 다.

산지 통 등 도매시 에 산 업 매매·④

개업 여 니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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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매시 개 에 라 등 여 가 등 지 니1⑤

고 산지 통 업 경우에 도매시 에 지 거 그·

에 다.

가 지 단체 산지 통 공 거래 진 여 지⑥

원 다.

개[ 2011.7.21]

신고30 ( ) 도매시 에 산 생산 생산 단체 등①

산 거래질 립과 여 림 산식

에 라 당 도매시 개 에게 신고 여 다.

도매시 개 도매시 시 도매 에 라 신고, 1②

가 고 산 경우에 탁 료 경매

우 실시 등 우 다.

개[ 2011.7.21]

탁 매 원31 ( ) 도매시 에 도매시 도매①

탁 여 다 다만 림 산식 특별 사 가. ,

경우에 매 여 도매 다.

도매 도매시 상 산 산 거래 없다.②

다만 림 산식 도매시 상 에 지 니,

산 과 그 에 에 산 그 목과 간 여 도매시

개 허가 산 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단 에 도매 거래에 여2 35 1 , 38 , 39 ,③

단 다40 2 · 4 , 41 ( 2 ), 42 1 1 · 3

용 다81 .

도매 단 에 당 에 산2 70 2 1 1④

거래 에 거래 경우에 그 도매시 지 니

다.

개[ 2011.7.21]

매매32 ( ) 도매시 도매시 에 산 경매 찰

매매 다 다만 다 도매시 공 에 가격 결 어. ,

산 상 여 매매 경우 등 림 산식 특별( )入荷

사 가 경우에 가매매 매매 다( ) .隨意賣買

개[ 2011.7.2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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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 찰33 ( ) 도매시 도매시 에 상 산①

탁 에 라 경매 찰 고가격 시 에게 매 여

다 다만 가 등 림 산식 건 갖. ,

어 거래 립 가격 시 경우에 그 가격 미만 매 여 니

다.

도매시 개 통 여 경우에 림 산식②

에 라 량 규격 등 우, ,

매 게 다.

에 경매 찰 식 원1 ( )電子式③

경우 림 산식 에 라 거 지식 식( ), ,擧手手指式

찰식 등 다 경우 공개경매 실 여.

경우 림 산식 도매시 개 목별도매시 별 경매 식·

다.

개[ 2011.7.21]

거래 특34 ( ) 도매시 개 량 많 상 거래가 어

운 경우 등 림 산식 특별 사 가 경우에 그 사 가

생 에 여 도매시 경우에 도매 매매참가 에게· ,

시 도매 경우에 도매시 도매 에게 매 도 다· .

개[ 2011.7.21]

도매시 업35 ( ) 도매시 도매시 에①

산 매업 지 못 다.

에도 고 도매시 다 각 어 에 당 경우에1②

당 거래 도매시 지 니 다.

도매시 개 사 승 단 에 가매매 매1. 32

매 거래 본 에 거래 식 경우「 」

림 산식 상 시 에 보 거래2. ·

상 산 견본 도매시 에 여 거래 것에 여 도매시 개

가 승 경우

에 거래 견본거래 식 등에 여 사 림 산2③

식 다.

도매시 산 매업 사업 겸 지 못 다 다만( ) . ,兼營④

산 별포 가공 빙 보 후 등 사업· · · ( )· · ( )· ·製氷 後熟

림 산식 에 라 겸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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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매시 개 산지 업 경 과도 겸 사업( )産地⑤

여 도매시 도매업 가 우 가 경우에 통

에 라 단 에 겸 사업 내 에 다4 1 .

개[ 2011.7.21]

도매시 등 공시35 2( ) 도매시 시 도매①

비 보 여 거래 량 가격 보 재 상 등 공시 여, ( )公示

다.

에 공시내용 공시 공시 차 등에 여 사 림1 ,②

산식 다.

개[ 2011.7.21]

시 도매 지36 ( ) 시 도매 도매시 개 가 별 지 다.①

경우 상 에 지 간 다5 10 .

에 시 도매 다 각 건 갖 어1②

다.

원 고 상 실 고 고 그 집 거 집 것1. (

보 경우 포 다 집 후 지 지 니 사람 없 것) 2

원 당 도매시 에 시 도매 업 경 도매업 도매업2.

사람 없 것

원 산 고 고 복 지 니 사람 산 산 가3.

없 것

원 에 라 시 도매 지 취 처 원 사 에4. 82 2

사람 없 것

거래규 산 비 거래보 등 도매시 개 가 업 규5. ,

건 갖 것

시 도매 당 원 지 어 에 당2 1 4③

건 갖 지 니 게 었 에 그 원 지체 없 여 다.

시 도매 지 차 그 에 지 에 사 통 다.④

개[ 2011.7.21]

시 도매 병36 2( · ) 시 도매 병에 여· 23

용 다 경우 도매시 시 도매 본다2 . " " " " .

개[ 2011.7.2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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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도매 업37 ( ) 시 도매 도매시 에 산 매①

탁 도매 거 매매 개 다 다만 도매시 개 거래질. ,

지 여 다고 경우 등 림 산식 경우에

목과 간 여 시 도매 산 탁 도매 것

지 다.

시 도매 당 도매시 도매시 도매 에게 산 매 지·②

못 다.

개[ 2011.7.21]

탁 거 지 등38 ( ) 도매시 시 도매 그 업 에

다 각 어 에 당 경우 고 산 탁

거 거 탁 산 매 거 거 거래 계 에게· · ,

당 차별 우 여 니 다.

에 통 여 경우1. 10 2

에 신고 지 니 고 경우2. 30

에 검사 결과 그 에 미달 경우3. 38 2

도매시 개 가 업 규 량 에 미달 경우4.

그 에 경 개 규격 진 등 여 통 경우5.

개[ 2011.7.21]

산 검사38 2( ) 도매시 개 당 도매시 에①

산 에 여 산 질 리 산 질 리12 2「 」 「

에 질 허용 등 과 여 에 검사42」

여 다.

도매시 개 에 검사 결과 그 에 못 미 산1②

에 여 내 에 당 도매시 에 것1

다 경우 다 도매시 개 검사 결과.

에 여도 같다.

에 검사 실시 과 에1 2③

차 등에 여 사 림 산식 다.

개[ 2011.7.21]

산 검사38 2( ) 도매시 개 당 도매시 에①

산 에 여 산 질 리 에 질61「 」

허용 등 과 여 에 검사 여 다 개. < 2011.7.2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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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매시 개 에 검사 결과 그 에 못 미 산1②

에 여 내 에 당 도매시 에 것1

다 경우 다 도매시 개 검사 결과.

에 여도 같다.

에 검사 실시 과 에1 2③

차 등에 여 사 림 산식 다.

개[ 2011.7.21]

시[ : 2012.7.22] 38 2

매매 산 등39 ( ) 도매시 시 도매 산①

매 매매가 립 시 그 산 여 다.

도매시 시 도매 에 매 당 사 없 매1②

산 거 거 게 리 에 그 매 담 당

산 간 보 거 그 고 지 니 고 그 매매, ( )催告

여 다시 매매 다.

경우 차 생겼 에 당 매 담 다2 ( ) .差損金③

개[ 2011.7.21]

역업40 ( ) 도매시 개 도매시 에 역업①

여 역체 개 역 계 진에 여 역비 감,

보 여 시책 립시 여 다· .

도매시 개 가 업 규 규격 에 역비 도매시(②

에 규격 매 여 드 역비 말 다 도)

매시 시 도매 담 다.

림 산식 에 역체 개 역 계 에1 2③

규격 진 여 도매시 개 에게 다.

도매시 시 도매 도매시 에 역업 에 여 역④

업체 등과 용역계 체결 다.

개[ 2011.7.21]

에 결41 ( ) 도매시 시 도매 탁①

산 매매 었 에 그 에게 시 결 여 다 다.

만 지 에 여 도매시 시 도매 과 사 에 특,

경우에 그 특 에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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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결 도매시 시 도매1 (標準 品②

과 매원 여 산 에게 여) ( ) ,狀 販賣元標

가 별도 산 창 에 시 고 도( )窓口

여 다 다만 도매시 개 가 림 산식 에 라. ,

도매시 경우에 에게 직 결 다.

에 매원 산 결 차 등에2 , , ,③

여 사 림 산식 다.

개[ 2011.7.21]

료 등 징42 ( ) 도매시 개 도매시 시 도매, ,①

도매 다 각 에 어 목 도 징 여

니 다.

도매시 개 가 도매시 시 도매 도매시 지1. ·

리에 비용 징 도매시 사용료

도매시 개 가 도매시 시 림 산식 시 에2.

여 사용 징 시 사용료

도매시 시 도매 산 매 탁 징3.

거래 비 에 당 탁 료

시 도매 도매 산 매매 개 경우에 매매4.

징 거래 비 에 당 개 료

도매시 개 가 도매시 쓰 생 억 여 특 다고5.

여 림 산식 목 비규격 량에( )非規格出荷

여 업 규 에 라 도매시 시 도매 도매, , , ,

매매참가 징 쓰 담

지 규 에 사용료 료 림 산1 1 4②

식 다.

에 라 징 담 산 규격 진 쓰 감량1 5 ,③

역 계 등 사업 재원 사용 여 다( ) .財源

개[ 2011.7.21]

지 도매시 운 등에 특42 2( ) 지 도매시 개 당①

도매시 규 거래 량 등에 비 어 다고 경우 31 1

단 같 단 단 에 라 림 산식 사, 2 32

다 내용 특 업 규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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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라 업 규 개 에 림 산식 승1②

다.

개[ 2011.7.21]

장4 농 산물공 장 민 농 산물도매시장 등 개< 2011.7.21>

공 개43 ( ) 생산 단체 공 공 개 67 2①

에 에 시 갖 고 시도지사 승 다· .

경우에 용 다1 19 2 .②

개[ 2011.7.21]

공 거래 계44 ( ) 공 에 도매 매매참가 산지 통, ,①

경매사 다.

공 도매 공 개 가 지 다 경우 도매 지 등.②

에 여 용 다25 2 3 .

산 집 여 공 에 공 개 에게 산지 통③

등 여 다 경우 산지 통 등 등에 여. 29 1

단 같 지 규 용 다3 6 .

공 경매사 공 개 가 다 경우 경매사 격.④

업 등에 여 지 용 다27 2 4 28 .

개[ 2011.7.21]

공 운 등45 ( ) 공 운 거래 등에 여 31

지 용 다 다만 공34 , 38 , 39 , 40 , 41 1 42 . ,

규 거래 량 등에 비 어 용 것 지 니 공·

경우에 개 가 리 라고 에 업 규 에

라 운 거래 등 달리 다.

개[ 2011.7.21]

도매시 공 운 등에 특46 ( ) 도매시 공 운 거래①

등에 여 지30 2 , 31 1 , 32 34 , 35

지 지 규 용2 5 , 35 2, 38 39 42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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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매시 공 도매 에 여 25 , 31 2 · 3 , 42②

용 다75 .

도매시 공 산지 통 에 여 용 다29 .③

도매시 공 경매사에 여 용 다27 28 .④

도매시 공 에 림 등 통 사 여70 ( )流通子 社⑤

운 게 다.

개[ 2011.7.21]

민 도매시 개47 ( ) 민간 등 특별시 역시특별 도 시 지역· ·①

에 민 도매시 개 시도지사 허가 다· .

민간 등 에 라 민 도매시 개 허가 림 산식1②

에 라 민 도매시 개 허가 신청 에 업 규 과 운 리계

첨 여 시도지사에게 여 다· .

에 업 규 운 리계 에 여2 17 5 7③

용 다.

경우에 용 다1 19 .④

개[ 2011.7.21]

민 도매시 운 등48 ( ) 민 도매시 개 도매 매매참가, ,①

산지 통 경매사 어 직 운 거 시 도매 어 운 게

다.

민 도매시 도매 민 도매시 개 가 지 다 경우 도매.②

지 등에 여 용 다25 2 3 .

산 집 여 민 도매시 에 민 도매시 개 에③

게 산지 통 등 여 다 경우 산지 통 등 등에 여.

단 같 지 규 용 다29 1 3 6 .

민 도매시 경매사 민 도매시 개 가 다 경우 경매사.④

격 업 등에 여 지 용 다27 2 4 28 .

민 도매시 시 도매 민 도매시 개 가 지 다 경우 시.⑤

도매 지 업 등에 여 지36 2 4 , 37 , 38

지 규 용 다39 42 .

민 도매시 개 가 도매 매매참가 산지 통 경매사 어, ,⑥

직 운 경우 그 운 거래 등에 여 지31 34 ,

지 규 용 다 다만 민 도매시 규38 39 42 . ,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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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 량 등에 비 어 당 규 용 것 지 니 민 도매시

경우에 그 개 가 리 라고 에 업 규 에

라 그 운 거래 등 달리 다.

개[ 2011.7.21]

산지 매 도 립49 ( ) 림 등 공 생산지에①

주 목 산 에 여 산지경매 실시 거 계통 ( )系統出荷

등 생산 보 매 책 별포 시 충 등 산지· ·

통 책 립시 여 다· .

림 등 공 에 경매 찰 창고경33②

매 포 경매 상경매 등 다, ( ) ( ) .田競賣 船上競賣

개[ 2011.7.21]

산 집 운50 ( · ) 생산 단체 공 산①

량 비지에 직 통체 립 여 경우에

산 집 운 다· .

가 지 단체 산 집 과 운 과 생산 편②

도 도 그 지 과 도 망 개 에 여 다.

생산 단체 공 에 라 운 고 산 집1③

에 공 시 갖 집 시도지사 승 공67 2 ·

운 다.

개[ 2011.7.21]

산 산지 통 운 등51 ( · ) 가 지 단체 산①

별포 규격 가공 매 등 진 여 산 산지 통· · · ·

여 운 거 에게 지 보 시 등에

지원 다.

가 지 단체 산 산지 통 운 생산 단체②

통업체에 탁 다.

③ 산 산지 통 운 등에 사 림 산식 다.

개[ 2011.7.21]

산 통시 편 공52 ( ) 가 지 단체 그가 산

통시 에 여 생산 단체 림 공 용 청,

당 시 용 등에 우 편 공 여 다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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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[ 2011.7.21]

포 매매 계53 ( ) 림 산식 채 등 없①

산 포 매매 생산 가 경 상태에 단 량단(

매매 것 말 다 에 같다 계 에 식. )

여 다.

에 산 포 매매 계 특 없 매 그 산1②

계 에 내에 지 니 경우에 그 간10

지 에 계 것 본다 다만 매 지 에. ,

지연 사 통지 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업 동 과 그 포 매매에 계 식 여 계③

용 것 다.

림 산식 과 지 단체 생산 비 보 산④

가격 여 특 다고 에 상 목 상,

지역 신고 간 등 여 계 당사 에게 포 매매 계 내용 신고 도

다.

개[ 2011.7.21]

장 농산물가격안5 개< 2011.7.21>

54 ( ) 산 산 산 포 다 에 같( .

다 원 과 가격 도 고 통 개 진 재원)

보 여 산 가격 라 다 다( " " ) .

개[ 2011.7.21]

55 ( ) 다 각 재원 다.①

연1.

운용에2.

다 규 에 라 납3. 9 2 3 , 16 2

다 연4.

림 산식 운 에 다고 에 담②

다 차 다( ) .借入

개[ 2011.7.2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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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용 리56 ( · ) 가 계원 에 라 림 산식①

운용 리 다 개· . < 2011.7.21>

삭 <2004.12.31>②

운용 리에 림 산식 업 통·③

에 라 그 립 원 과 산식 통공사 에게

탁 다 개. < 2011.7.21, 2011.7.25>

운용 리에 여 에 규 사 에 사 통·④

다 개. < 2011.7.21>

목개[ 2011.7.21]

용도57 ( ) 다 각 사업 여 경우에①

다.

산 가격 과 생산1. ·

산 진2.

산 보 리 가공3. ·

도매시 공 민 도매시 경매식 집 에 산 집4. , , ( 50

에 경매 찰 산 매 집33

말 다 진운 시) ·

산 상 상5.

그 에 림 산식 산 통 개 가격 산업6. ,

진 여 다고 사업

다 각 사업 여 지 다.②

에 사업 지원1. 7 12

산업 에 사업 그 사업2. 9 , 9 2, 13 121「 」

리

리 통시 취득 운3. ·

도매시 시 사업 지원4.

그 에 통 산 통 개 가격 과 산업5.

진 여 사업

에 업 동 산림1 ,③

산식 통공사 고 림 산식,

각 에 사업 시 다고1

다 개. < 2011.7.25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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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 에 지 목④

목 에 그 사용 없다.

개[ 2011.7.21]

계58 ( ) 림 산식 과 지 에 사①

게 여 공 원 에 징 재 지· ·

납공 원 다.

림 산식 에 라 운용 리에 업56 3 ·②

탁 경우 탁 공 원 직원 에,

탁 업 징 담당

원 재 지 원 담당 원 지 지 원, ,

납공 원 납원 여 다 경우 담당 원.

징 직 지 원 담당 원 재 직 지, ,

원 지 직 납원 납공 원 직 다, .

림 산식 에 라 징 재1 2 · ·③

지 납공 원 담당 원 지 원 담당 원 지, · ·

원 납원 에 감사원 재 재에,

게 그 사실 통지 여 다.

개[ 2011.7.21]

비처리59 ( ) 림 산식 다 각 어 에 당

비용 생 에 비 처리 여 다( ) .損費

1. 산업 에 사업 실시 결과생 결9 , 13 121「 」

차 운용에 경비2.

개[ 2011.7.21]

운용계60 ( ) 림 산식 계연도마다 가재 66① 「 」

에 라 운용계 립 여 다.

운용계 에 다 각 사 포 어 다1 .②

지 에 사1. ·

목 상 리 간에 사2. , ,

그 에 운용에 사3.

간 내 여 다 다만 시 등2 2 1 . ,③

사용 목 상 내 것 당 지 니 다고 경우에1

그러 지 니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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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[ 2011.7.21]

여 운용60 2( ) 림 산식 여 다 각

운용 다.

에 에1. 「 」

채공채 그 에 본시 과 업에 에2. · , 4「 」

매

개[ 2011.7.21]

결산보고61 ( ) 림 산식 계연도마다 결산보고

여 다 연도 월 말 지 재 에게 여 다2 .

개[ 2011.7.21]

장 농 산물 통 등6 개< 2011.7.21>

비 본 등62 ( ) 림 산식 산 원 과 통질

립 여 경우에 다 각 사 포 산 통

비 본 본 라 다 립 여 고시 다( " " ) .

에 시 에 미달 거 거래 량에 비 여 시 다1. 67 2

고 도매시 공 민 도매시 시 비에 사·

도매시 공 민 도매시 시 꿈 에 사2. ·

도매 경매사 가격 지에 사3.

생산 비 보 통 사 경쟁체 립과 통 경4. ( )奉仕

단 에 사

운 실 진 거 업 도매시 비 도매시 시 도5.

매 체에 사

매상 시 개 에 사6.

개[ 2011.7.21]

지역별 비계63 ( ) 시도지사 본 고시 었 에 그 본·①

에 라 지역별 비계 립 고 림 산식 승 그 계

시 여 다.

림 산식 에 지역별 비계 내용 본 에1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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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니 거 사 변경 등 실 없다고 경우에 그

보 여 승 다.

개[ 2011.7.21]

사 도매시 비64 ( ) 시도지사 산 공 거래질 립·①

여 경우에 산 도매시 과 사 태 시 비( )類似

여 사 도매시 역 지 고 림 산식 에 라 그,

역 산 도매업 거래 개 시 개 책 등에 비계, ,

립 시 다· .

특별시 역시특별 도 시 에 비계 에 라 사 도매시· · 1②

역에 도매시 개 고 그 역 산 도매업 도매시,

시 도매 지 여 운 게 다.

림 산식 시도지사 여 에 비계 내용· 1③

보 게 비계 진에 지원 다, .

개[ 2011.7.21]

시 개 비65 ( · ) 림 산식 본 과①

여 다고 에 도매시 공 민 도매시 개·

에 여 통 에 라 도매시 공 민 도매시·

통 폐쇄 다· .

림 산식 산 원 게 여 특 지역에 도②

매시 공 개 가 다고 에 그 지역 특

별시 역시특별 도 시 림 등 공 에 여 도매시· ·

공 개 것 다.

에 여 생 도매시 공 민 도매시1 ·③

개 도매시 실에 여 통 에 라

당 보상 여 다.

개[ 2011.7.21]

도매시66 ( ) 도매시 개 도매시 매업①

없게 었다고 경우에 간 여 그 업 거 리공

사 다 도매시 여 게 다.

에 라 도매시 업 에 업 처리 과 그1②

에 에 여 사 도매시 개 가 다.

개[ 2011.7.2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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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시 개 등67 ( ) 림 산식 산 원 통①

여 도매시 공 민 도매시 개 도매시 에 여 산·

매 보 시 개 비 다· · · .

도매시 공 민 도매시 보 여 시 별·②

그 지역 거래 량 등 고 여 림 산식 다.

개[ 2011.7.21]

산 매 통 개68 ( ) 림 산식 지 단체①

생산 비 보 고 상거래질 립 산 매단계

리 통 개 에 시책 립시 다· .

림 산식 에 시책 달 여 산 도매1②

업 매업 생산 비 직거래사업 생산 단체 통 단· , ,

체가 운 산 직 매시 등 림 산식,

에 라 지원 다· .

림 산식 지 단체 에 산 매업2③

등 산 통 개 과 공동 진 등 여 동 립

경우에 도매시 공 용편 등 지원 다.

개[ 2011.7.21]

통69 ( ) 가 지 단체 통 여①

생산 단체 통업체에 그 운 탁 다.

가 지 단체 통 에게 지 보 시②

등에 지원 다.

림 산식 지 단체 통 가 그③

도 통 운 용 에게

그 운 어가에 비 개 용 등

고 다.

림 산식 지 단체 에 라 통 운1④

에 지원 통 운 가 에2 3

고 지 니 경우에 간 여 운

어가에 비 개 등 것 다.

통 시 운 에 여 사 림 산식,⑤

다.

개[ 2011.7.2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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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 사 립70 ( ) 림 등 산 통 도①

여 경우에 통 도매시 공 운 거 그 통사·

업 별도 통 사 라 다 립운 다( " " ) · .

에 통 사 상 상 사 어 다1 .② 「 」

가 지 단체 통 사 원 운 여 지원③

다.

개[ 2011.7.21]

산 거래 진 등70 2( ) 림 산식 산 거①

래 진 여 산식 통공사에 다 각 업 게

다 개. < 2011.7.25>

산 거래 산 거래 그에 등1. (

시 포 다 운 리) ·

산 거래 참여 매 매 등 심사 리2. ·

에 산 거래 쟁 원 에 운 지원3. 70 3

결 지원 산 운 리4. ( ) ·精算所

산 거래에 통 보 비 공5.

그 에 산 거래에 업6.

림 산식 산 거래 여 산 에②

지원 다.

과 에 규 사 에 거래 목 거래 료 결 등1 2 ,③

산 거래에 사 림 산식 다.

개[ 2011.7.21]

산 거래 쟁 원70 3( ) 에70 2 1①

산 거래에 쟁 여 산식 통공사에

산 거래 쟁 원 에 쟁 원 라 다 다( " " ) .

개< 2011.7.25>

쟁 원 원 포 여 내 원 고 원1 9 ,②

림 산식 거 원 원 에 다, ( ) .互選

과 에 규 사 에 원 격 원 척1 2 , ( )·除斥③

등 쟁 원 운 에 사 통 다· · .

개[ 2011.7.21]

71 삭 <2007.1.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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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 보 진72 ( ) 림 산식 통 보 원 집처리·①

통 여 산 통 상에 지 도 산 통

보 사업 지원 여 다.

림 산식 에 보 사업 진 여 보1②

비 보 보사업 직 거 에 지원,

다.

개[ 2011.7.21]

재 지원73 ( ) 산 통 개 과 통 여 도매

시 공 민 도매시 개 에 여 산 에 거 보·

지 다.

개[ 2011.7.21]

거래질 지74 ( ) 든지 도매시 에 상 거래 도매시 개①

가 여 고시 시 사용 거 생 경 지·

여 니 다 경우 도매시 개 도매시 에 거래질.

가 지 도 여 다.

림 산식 도지사 도매시 개 통 에,②

라 공 원 여 단 게 다.

에 라 단 공 원 그 시 계 에게 보2③

여주어 다.

개[ 2011.7.21]

훈 등75 ( ) 림 산식 산 통 개 진①

여 경매사 도매 등 림 산식 통 사 에 여,

훈 실시 다.

림 산식 에 훈 림 산식1②

에 탁 여 실시 다.

개[ 2011.7.21]

실태 사 등76 ( ) 림 산식 도매시 운 리·

여 다고 에 림 산식 등 여

도매시 에 실태 사 게 거 운 리 지도 게 다· .

개[ 2011.7.2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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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 실시77 ( ) 도매시 공 개 당 도매시 공①

거래 도 체계 개 등 운 리 도매시 시 도매 등 거· ·

래 실 재 건 등 경 리에 평가 실시 여 다, .

림 산식 에 평가 결과 여 평가 실시 여1②

다.

도매시 개 에 평가 결과 시 규 거래 등 고 여1 ,③

도매시 시 도매 도매 에 여 시 사용 차등 지원 등, , ,

다.

림 산식 에 평가 결과에 라 도매시 공2④

개 에 여 진 사 시 도 거 도매시 개 여

도매시 시 도매 도매시 공 에 시 사용, ,

차등 지원 등 게 다.

평가에 사 림 산식 다1 2 .⑤

개[ 2011.7.21]

시 리운 원78 ( ) 도매시 운 리 여 도·①

매시 개 시 리운 원 원 라 다 다 개( " " ) . <

2011.7.21>

삭 <2008.12.26>②

원 다 각 사 심 다 개. < 2011.7.21>③

도매시 거래 도 거래 택에 사1.

료 시 사용료 역비 등 각 비용 결 에 사2. , ,

도매시 상 규격 진에 사3.

도매시 거래질 립에 사4.

가매매 매매 등 거래 산 매매 운용 에 사5. ·

량 결 에 사6.

그 에 도매시 개 가 특 다고 사7.

원 운 등에 사 림 산식 다 개· . <④

2011.7.21>

목개[ 2011.7.21]

도매시 거래 쟁 원 등78 2( ) 도매시 내 산 거①

래 당사 간 쟁에 사 여 도매시 개 도

매시 거래 쟁 원 원 라 다 다( " " )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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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당사 쪽 쪽 신청에 여 다 각 쟁 심②

다· .

찰 결 에 쟁1.

찰가격에 쟁2.

거래 지 에 쟁3.

그 에 도매시 개 가 특 다고 쟁4.

원 운 에 사 통 다· .③

개[ 2011.7.21]

장 보7 개< 2011.7.21>

보고79 ( ) 림 산식 시도지사 도매시 공 민 도매· ·①

시 개 여 그 재산 업 집 상 보고 게 다.

도매시 공 민 도매시 개 도매시 시 도매· ·②

여 사 거래 등 보고 게 산 가격( ), ,記帳事項

여 특 다고 에 도매 산지 통

여 업 집 상 보고 게 다.

개[ 2011.7.21]

검사80 ( ) 림 산식 도지사 도매시 개 림 산식,①

에 라 공 원 여 도매시 공 민 도매·

시 업 에 재산상태 검사 게 다.

도매시 개 다고 경우에 시 리 직원②

여 도매시 시 도매 갖 어 고 검사 게 다.

에 라 검사 공 원과 에 라 검사 직원에 여1 2③

용 다74 3 .

개[ 2011.7.21]

81 ( ) 림 산식 시도지사 도매시 공 민 도매· ·①

시 운 여 다고 에 도매시 공 민·

도매시 개 에 여 업 규 변경 업 처리 개 그 에, ,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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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매시 개 도매시 시 도매 에 여 업 처리 개②

시 질 지 여 다.

림 산식 에 에 여 감독상③

다.

개[ 2011.7.21]

허가 취 등82 ( ) 림 산식 시도지사 도매시 개·①

민 도매시 개 가 다 각 어 에 당 경우에 개 허가

취 거 당 시 폐쇄 거 그 에 다.

에 개 허가 허가1. 17 2 5 , 47 1 3

승 없 도매시 개 거 업 규 변경 경우

에 라 업 규 운 리계 다 게2. 17 3 , 47 2

도매시 운 경우

에 경우3. 40 3 81 1

림 산식 시도지사 도매시 개 도매시 시 도매, · ,②

도매시 공 개 도매시 등 라 다 가 다 각( " " )

어 에 당 개월 내 간 여 당 업 지 거6

그 지 승 취 다.

지 건 승 건1.

2. 산 여등 지 니 산 상35 4「 」

여 경 도매업 도매업3. 23 2

같 여 지 건 갖 지 못 거4. 23 3 5 4

같 여 당 원 지 니5

여 상 경매사 지 니 거 경매사가5. 27 1

닌 사람 여 경매 도

여 당 경매사 직 지 니6. 27 3

여 산지 통 업7. 29 2

여 매 여 도매8. 31 1

여 가매매 매매9. 32

여 경매 찰10. 33 1

여 지 에게 매11. 34

여 도매시 에 매 거 산 매업12. 35

사업 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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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공시 지 니 거 거짓 사실 공시13. 35 2

여 지 건 갖 지 못 거 같14. 36 2 5 3

여 당 원 지 니

단 에 라 지15. 37 1

여 당 도매시 도매시 도매 에게 매16. 37 2 ·

여 탁 매 거 거 당 차별 우17. 38 ·

에 역비 담 지 니18. 40 2

여 시 결 지 니19. 41 1

에 결20. 41 2

여 료 등 징21. 42

여 시 사용 거 개 가22. 74 1

사 지 니

23. 당 사 없 에 검사에 지 니 거80

에 도매시 개 지 니24. 81 2

25. 에 림 산식 도매시 개4

에 평가 결과 운 실 림 산식77③

진 여 보 에 심각 지 래 우 가 경우 도매시 개

도매시 시 도매 지 취 시도지사 도매, ·

시 공 승 취 다.

림 산식 도매시 개 경매사가 업28 1④

당 게 여 도매시 거래질 란 게 경우에 도매시

도매시 공 개 여 당 경매사에 여 개월 내 업 지6

직 게 다.

도매시 개 도매 에 도매 만 당 다( 25 46 .⑤

같다 산지 통 다 각 어 에 당 개월 내 간) 6

여 당 업 지 거 도매업 허가 산지 통 등

취 다.

지 여 허가 건 갖 지 못1. 25 2 1 4 6

거 같 여 당 원 지 니3

여 다 도매 매매참가 거래 참가2. 25 4

거 당 사 없 집단 경매 찰에 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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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당 도매시 에 산지 통 업3. 29 2

여 매 매 개 업4. 29 4 ·

여 허가 없 상 산 산 거래5. 31 2

여 도매 도매시 에 산 매6. 31 3

등

여 료 등 징7. 42

여 시 사용 거 개 가 사8. 74 1

지 니

에 검사에 당 사 없 지 니 거9. 80

지 규 에 별 처 림 산식1 5⑥

다.

개[ 2011.7.21]

과징83 ( ) 림 산식 시도지사 도매시 개 도매시, ·①

등 에 당 거 도매 에 당 여 업 지82 2 82 5

경우 그 업 지가 당 업 용 등에게 심 편 주거,

공 우 가 에 업 지 갈 여 도매시 등에 1

억원 도매 에게 천만원 과징 과 다, 1 .

② 에 라 과징 과 경우에 다 각 사 고 여 다1 .

내용 도1.

간2.

취득 규3.

에 과징 과 통 다1 .③

림 산식 시도지사 도매시 개 에 과징, · 1④

내 가 납 지 내지 니 지 체납처 에 라

징 다.

개[ 2011.7.21]

청84 ( ) 림 산식 시도지사 도매시 개 다 각, ·

어 에 당 처 청 여 다.

에 도매시 등 지 취 승 취1. 82 2 3

에 도매업 허가취 산지 통 등 취2. 82 5

개[ 2011.7.21]



농 산 통 및 가격안 에 한 법률❚345

등85 ( ) 에 림 산식 통①

에 라 그 시도지사에게 다· .

다 각 에 도매시 개 통 에 라 시②

리 에게 탁 다.

에 라 용 경우 포 다 에 산지 통 등1. 29 ( 46 3 )

과 도매시 에 지 그 에·

에 도매시 시 도매 도매 산지 통 에2. 79 2 · ·

보고

개[ 2011.7.21]

장 벌8 개< 2011.7.21>

86 ( ) 다 각 어 에 당 징역 천만2 2

원 에 처 다.

도매시 개 역 공 민 도매시 개 특별시 역시특1. · ·

별 도 시 역에 에 허가 지 니17 47

고 산 도매 목 도매시 민 도매시 개

에 지 지 니 거 지 간 지 후 도매시2. 23 1

업

에 라 용 경우 포 다 에 허가3. 25 1 ( 46 2 )

지 니 고 도매 업

에 라 용 경우 포 다 에 등4. 29 1 ( 46 3 )

지 니 고 산지 통 업

여 도매시 에 산 매업 거5. 35 1

같 여 산 매업 사업 겸4

에 지 지 니 거 지 간 지 후 도매시6. 36 1

에 시 도매 업

에 승 지 니 고 공 개7. 43 1

에 업 지처 고도 그 업 계8. 82 2 5 ( )業

개[ 2011.7.21]

87 ( ) 에 라 천신청 에 용도 용도15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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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사용 징역 천만원 에 처 다2 1 .

개[ 2011.7.21]

88 ( ) 다 각 어 에 당 징역 천만1 1

원 에 처 다.

여 도매시 업 경 도매업 도매업1. 23 2

에 라 용 경우 포 다2. 23 2 1 ( 25 2, 36 2 )

여 병·

에 라 용 경우 포 다 여 다3. 25 4 ( 46 2 )

도매 매매참가 거래 참가 거 당 사 없 집단

경매 찰에 참

여 경매사4. 27 2 3

에 라 용 경우 포 다 여 산지5. 29 2 ( 46 3 )

통 업

에 라 용 경우 포 다 여 업6. 29 4 ( 46 3 )

매 매 개 업·

여 매 거 거짓 탁7. 31 1 31 2

여 상 산 산 거래 에( 46 1 2

라 용 경우 포 다)

단 에 지 여 산 탁 거래8. 37 1

여 당 도매시 도매시 도매 에게9. 37 2

산 매

본10. 42 1 ( 31 3 , 45 , 46 1 · 2 , 48 5

같 본 에 라 용 경우 포 다 여 료 등6 )

비용 징

에11. 69 4

개[ 2011.7.21]

규89 ( ) 개 리 사용 그 업원, ,

그 개 업 에 여 지 어 에 당86 88

그 에 그 개 에게도 당

과 다 다만 개 그 지 여( ) . ,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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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 업 에 여 상당 주 감독 게 리 지 니 경우에 그러 지

니 다.

개[ 2008.12.26]

과태료90 ( ) 에 통 에게 천만원10 2 1①

과태료 과 다.

② 다 각 어 에 당 에게 만원 과태료 과 다500 .

에 단 에 검사 거1. 74 2 80 1 · 2 ·

에 보고 지 니 거 거짓 보고2. 79 1

③ 다 각 어 에 당 에게 만원 과태료 과 다100 .

여 경매사 신고 지 니1. 27 4

에 라 용 경우 포 다 에 도매시2. 29 5 ( 46 3 )

도매시 공 등 거 거

에 여 타 경우3. 38 2 2 (

포 다)

단 여 도매시 에 상 거래 시 사용4. 74 1

거 생 경 지·

에 보고 공 민 도매시 개 에 보고5. 79 2 (

다 지 니 거 거짓 보고)

에6. 81

지 규 에 과태료 통 에 라1 3④

림 산식 시도지사 시 과징 다, · · .

개[ 2011.7.21]

91 삭 <2008.12.2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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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 산물 통 가격안 에 한 법률 시행

[ 2012.1.26] [ 23535 , 2012.1.25, ]

목1 ( ) 산 통 가격 에 에 사 과 그「 」

시 에 사 규 목 다 개. < 2005.6.23, 2009.5.28>

산 도매시 거래 목2 ( ) 산 통 가격 에 (「 」

라 다 규 에 여 산 도매시 도매시 라" " ) 2 2 ( " "

다 에 거래 목 다 각 같다 개) . < 2005.6.23, 2007.7.2>

곡 미곡 맥 참1. :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

청과 과실 채 산 목과 삼2. : ( )薯類ㆍ ㆍ ㆍ ㆍ ㆍ ㆍ

삼 지 곡 신 것

산3. :

산 생 어 건어 염건어 염 어 갈4. : ㆍ ㆍ ㆍ ㆍ ㆍ

훼 지 엽5. : ㆍ ㆍ

용 재용 용 생 타 재 에 지 니 것 포6. : (

다 다만 사 규 에 동 규 에). , 2 5「 」

매업 허가 경우에 다.

타 어업 생산 산 과 단 가공 개 가 지7.

목

산 공 개3 ( ) 에 통 생산2 5 "①

단체란 어업경 체 지원에 에" 16「 」

과 어 같 에 업 사 과 어업 사 말19

다 개. < 2009.5.28>

에 통 라 산식 통공2 5 " "② 「

사 에 산식 통공사 산식 통공사라 다 말( " " )」

다 개. < 2005.6.23, 2012.1.25>

주산지 지 변경4 ( )ㆍ 에 주 산 생산4 1①

지역 생산 주산지 라 다 지 동 시 단( " " ) ㆍ ㆍ ㆍ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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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
특별시 역시 도지사 특별 도지사 시 도지사 라 다( " " )② ㆍ ㆍ ㆍ

에 라 주산지 지 에 고시 고 림 산식 에게 통지1

여 다 개. < 2008.2.29>

에 주산지 지 변경 에 여4 4 1③

용 다2 .

개[ 2007.7.2]

주 산 목 지5 ( ) 림 산식 에 라 주4 2

산 목 지 에 고시 여 다 개. < 2008.2.29>

개[ 2007.7.2]

6 삭 <2007.7.2>

계 생산 생산 단체7 ( ) 에 통 생산6 1 "

단체 란 다 각 말 다 개" . < 2008.2.29, 2009.5.28>

산 공동 생산 거 산 생산 여 공동 매 가1. ㆍ

공 보 여 지역 업 동 지역 산업 동 목별, ,ㆍ ㆍ

업 별 동 공동사업 목 연 산림 산업 동, , ,

과 그 림 등 라 다 상 여 결 직( " " ) 2

림 산식 여 고시 건 갖 단체

에 당2. 3 1

산 공동 생산 거 산 생산 여 공동 매 가3. ㆍ

공 보 여 업 어업 상 여 결5ㆍ

격 직 림 산식 여 고시 건 갖 단체

단체 상 여 결 직 림 산식4. 2 3 2

여 고시 건 갖 단체

개[ 2007.7.2]

등8 ( ) 규 에 운7 1① ㆍ

생산 단체 단체 라 다 그 원 납( " " )

다.

규 에 여 다 각 용도에 사용 어 다1 .②

개< 2005.6.23>

비 진 보사업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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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 산 시 개척사업2.

질 상 등 여 당 단체 원에게 실시3. ,

사업

규 에 통 통 당 산 과4. 10 (

경우에 다 경비 지)

당 산 에 통 보 공 업 산업 당5. ,

단체 원간 통 보 진 사업

등 당 산 여 사업6.

보 지9 ( ) 규 에 보 지 상 산7①

생산지역 집 도가 거 생산 직 비 어 등

용 산 림 산식 여 고시 목 다 경우.

경 산 경우에 그 특 고 여 여러 목 보 지

상 목 다 개. < 2008.2.29>

삭 <2005.6.23>②

규 에 보 지 고 단체 다 각7③

건 갖 어 다 개. < 2008.2.29>

리 운 에 규 것 경우1. .ㆍ

계 다 계 계리 도 여 다.ㆍ

원 생산 규 에 산 생산규 가 림 산식2. 1

여 고시 과 것

규 에 보 계 역 업 허용 에7④ 「 」

단체가 단체 원 납(

원 에 다 당 연도 사업에 사용 도 여 지 연간) ,

그 원 생산 규 에 산 연간 생산1

천 과 없 단체 직 도 사업1 30 , ㆍ ㆍ

역량 등 감 여 산 에 차등지원 다 경우 연간 생산.

산 림 산식 여 고시 다 개. < 2005.6.23, 2007.7.2,

2008.2.29>

규 에 보 지 고 단체 다 각7⑤

사 에 갖 어 림 산식 에게 보 지 신청 여

다 개. < 2008.2.29>

리 운 에 규1.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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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목 사용계2.

규3.

사용 사용내역4.

림 산식 림 산식 허가 립 사단 생산(⑥

생산 단체가 사원 에 다 규 에 게) 8

운 경우에 단체에 여 보 지ㆍ

다 개. < 2005.6.23, 2008.2.29>

과 생산 산 매 처10 ( ) 림 산식 9①

규 에 여 없 산 매 에 어 다 각 에 당

경우에 에 생산 생산 단체 매 매,

산 에 여 당 산 생산지에 폐 등 처

다 개. < 2005.6.23, 2008.2.29>

생산 에도 고 과 생산 우 경우1.

생산 보 여 다고 경우2.

규 에 여 없 산 매 경우에9 6②

규 에 여 생산계 계 체결 생산 가 생산 산 과

규 에 여 생산 가 생산 산 우13 1

매 여 다.

내지 규 규 에 없12 14 9 3③

산 매 처 탁 비용처리에 여 용 다.ㆍ

통11 ( ) 규 에 통 에 다 각10 2

사 포 어 다 개. < 2007.7.2, 2008.2.29>

가격 득 료 포 다1. ( )ㆍ ㆍ

상 목2.

간3.

지역4.

상5.

생산6.

에 재7.

사후 리 타 림 산식 통 에 여 다고8.

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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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사업 등 탁12 ( ) 림 산식 규 에13 4①

여 다 각 산 비 사업 비 사업등 라 다( " " )

업 동 산림 산업 동 산ㆍ ㆍ

식 통공사에 탁 여 실시 다 개. < 2005.6.23, 2008.2.29, 2012.1.25>

비 산 매 포 보 매1. ㆍ ㆍ ㆍ ㆍ

비 산 보 재 식 매계 체결2. ㆍ ㆍ

산 지3.

내지 규 에 사업 산4. 1 3

림 산식 규 에 여 산 비 사업등 탁1②

에 다 각 사 여 탁 여 다 개. < 2005.6.23,

2008.2.29>

상 산 목 량1.

상 산 질 규격 가격2. ㆍ

상 산 매 매 시 등 사업실시에 사3. ㆍ

비 사업등 집 리13 ( )ㆍ 림 산식 규12①

에 여 산 비 사업등 탁 에 그 사업에 개

산 규 에 산 가격 산업 규54 76「 」

에 여 산 에 당 사업 탁 비 사업( "

실시 라 다 에게 지 여 다 개" ) . < 2005.6.23, 2008.2.29,

2010.4.20>

비 사업실시 규 에 여 비 사업등 비1 ( "②

사업등 라 다 지 에 당 계 여 별도 계" )

고 비 사업등 실시에 과 지 계리 여 다.ㆍ

비 사업실시 규 에 사업 료 에 지체없1③

당 사업에 산 고 그 결과 림 산식 에게 보고 여,

다 개. < 2005.6.23, 2008.2.29>

비 사업등 비용처리14 ( ) 비 사업등 사용 에 어 그 경비 산①

어 운 매 매 등에 사업 리비 규 에 여 비 사12ㆍ

업등 탁 경우 비 사업실시 에 지 비 사업등 리비 림

산식 에 라 산 다 개. < 2005.6.23,

2008.2.29>

비 사업등 실시과 에 생 산 감 에 여 림 산식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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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에 비용 처리 다 개. < 2005.6.23, 2008.2.29>

재 도 등 사고 여 비 산 실 훼③ ㆍ ㆍ ㆍ ㆍ

변질 에 여 비 사업실시 변상 다 다만 그 사고. ,

가 가 에 것 경우에 에 비 처리 다.

도매시 개15 ( ) 규 에 도매시 곡 청과17 1 ㆍ

산 산 훼 용 별 개 거 상2ㆍ ㆍ ㆍ

여 개 다.

도매시16 ( ) 규 에 도매시 에 그 도17 1

매시 개 지 단체 포 어 다.

도매시 지 차 등17 ( ) 에 라 도매시 지23 1①

도매시 지 신청 신청 포 다( )

에 다 각 포 다 첨 여 도매시 개 에게( )

여 다 경우 도매시 지 신청 도매시 개.

에 보 공동 용 통 여신청 등36 1「 」

등본 여 다 개. < 2004.3.17, 2005.6.23, 2006.6.12, 2007.7.2,

2009.5.28, 2010.5.4>

1.

주주2.

원3.

당 직 계연도 재 그 신 경우에4. (

립 차 )

사업개시 간 사업계 산지 동계 경매사 보계 산5. 5 ( , ,

매계 운용계 직 운용계 등 포 다, , )

거래규 산 비 거래보 등 도매시 개 가 업 규6. ㆍ

건 충 고

도매시 개 규 에 신청 에 업 규1②

도매시 에 지 여 다.

경매사 격시험 리 림 산식17 2( ) 27 2 2①

에 라 같 에 경매사 격시험 시험 라 다 리 경매사 격( " " ) (

다 에 업 산업 공단 에 산업 공단) 「 」

산업 공단 라 다 에 탁 다 개( " " ) . < 2008.2.29, 2009.5.2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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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 공단 시험 실시 경우에 시험 시 등② ㆍ

시험실시에 계 립 여 림 산식 승 얻어 다 개. <

2008.2.29, 2009.5.28>

산업 공단 시험 실시에 실비 림 산식③

에 라 징 다 신. < 2009.5.28>

본 신[ 2007.7.2]

시험과목 시험 등17 3( ) 시험 차 택 시험1 (①

차시험 라 다 과 차 실 시험 차시험 라 다 여" 1 " ) 2 ( " 2 " )

별 시 다 경우 차시험 차시험에 격 차시험. 2 1 1

상 시 다 개. < 2009.5.28>

차시험 도매시 계 경매실 통상식 상 평가1 , , , , 2②

차시험 경매진 다.

차시험에 격 가 다 시험에 시 경우 차시험1 1③

차시험에 격 가 다 시험에 시 경우에 다 시, 2

험에 여 차시험 경매실 통상식 다 개1 . < 2009.5.28>

시험 격 실시 다 다만 림 산식 신 충원. ,④

다고 경우에 시험 실시 연도 변경 다 개. <

2008.2.29>

시험 격 결 차시험에 어 매 과목 만 여 매1 100⑤

과목 상 과목 평균 상 득 차시험에 어40 60 , 2

만 여 상 득 다100 70 .

본 신[ 2007.7.2]

시험 에17 4( ) 시험과 여 시

에 여 그 시험 그 처 간 시험 시 격, 3

지 다.

본 신[ 2007.7.2]

경매사 격 등17 5( ) 림 산식 27 2 2①

에 라 같 에 경매사 격 에 업 산식 통공

사에 탁 다 신. < 2009.5.28, 2012.1.25>

산식 통공사 시험에 격 에 여 경매사 격②

고 경매사 격등 에 어 다 개. < 2009.5.28, 2012.1.25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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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식 통공사 경매사 격 에 실비 림 산③

식 에 라 징 다 개. < 2008.2.29, 2009.5.28,

2012.1.25>

본 신[ 2007.7.2]

도매시 겸 사업17 6( ) 도매시 개 35 5①

에 라 도매시 겸 사업 탁 매 산 32 ,ㆍ

지 규 여33 1 , 34 35 1 3

매 산지 업 경 과도 겸 사업 도매시

도매업 가 우 경우에 단 에 겸 사업 다35 4

각 같 다.

차 보1. 1 :

차 개월 지2. 2 : 1

차 개월 지3. 3 : 6

차 지4. 4 : 1

에 라 겸 사업 경우 차 에 처1②

근 간 같 처 경우에 용 다3 .

본 신[ 2007.7.2]

시 도매 지 차 등18 ( ) 규 에 여 시 도매36 1①

지 고 시 도매 지 신청 신청 포(

다 에 다 각 포 다 첨 여 도매시 개 에) ( )

게 여 다 경우 각 후단 규 시 도매. 17 1

지 차에 여 용 다 개. < 2004.3.17, 2005.6.23, 2006.6.12,

2007.7.2>

1.

주주2.

원3.

당 직 계연도 재 그 신 경우에4. (

립 차 )

사업개시 간 사업계 산지 동계 산 매계5. 5 ( , ,

운용계 직 운용계 등 포 다, )

거래규 산 비 거래보 등 도매시 개 가 업 규6. ㆍ

건 충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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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매시 개 규 에 신청 에 업 규1②

시 도매 에 지 여 다.

탁 거 사18 2( ) 에 그 에 경개38 5 "

규격 진 등 여 통 경우 란 다 각 어 에"

당 경우 말 다 개. < 2008.2.29>

림 산식 도매시 개 가 여 고시 목 산1. 「

질 리 에 규격에 라 지 니 경우4」

림 산식 도매시 개 가 여 고시 목 산2. 「

질 리 에 규격에 라 지 니 경우5」

본 신[ 2007.7.2]

산 공 개 승 신청19 ( ) 에 라 산 공 공43 ( "

라 다 개 당 공 재지 시" ) ㆍ ㆍ

청 주특별 도 도시 특별「 」

에 시 견 첨 여 시 도지사에게 공 개 승17 2 ㆍ

신청 여 다.

개[ 2007.7.2]

산 집 운20 ( )ㆍ 규 에 여 림 등50 ,①

에 생산 단체 공 산 집2 5 ㆍ

운 고 에 산 매 여 시

갖 어 다 개. < 2007.7.2>

업 동 산림 산업 동 산② ㆍ ㆍ

집 운 에 여 여 다.

계21 ( ) 림 산식 규 에 산 가54

격 라 다 과 지 여 에( " " )

계 여 다 개. < 2005.6.23, 2008.2.29>

운용 리사 탁22 ( )ㆍ ㆍ 삭 <2001.3.31>①

림 산식 규 에 여 운용 리에56 3② ㆍ

업 다 각 업 산식 통공사 에게 탁 다 개. <

2001.3.31, 2008.2.29, 2012.1.25>

사업과 업 지1.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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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과 업 재산 취득 운 처 등2. ㆍ ㆍ

규 에 여 운용3. 32

타 운용 리에 사 림 산식 업4. ㆍ

지 상사업23 ( ) 규 에 여 에 지57 2 5

사업 다 각 같다 개. < 2005.6.23, 2007.7.2>

산 가공 포 개 브랜드 통 통 보1. ,ㆍ ㆍ ㆍ

진

산 통 개 가격 사업과 사 연 보 지도2. ㆍ ㆍ ㆍ ㆍ

훈 시 개척

산업 진 과 우 개 우 원 집3. ,ㆍ

사 연ㆍ

식량 과 산 산 통 개 생산 공동 용4.

시 에 지원

산 가격 강 사 연 보 지도 훈5. ㆍ ㆍ ㆍ ㆍ

검사 시 지원ㆍ

24 삭 <2002.12.30>

25 삭 <2002.12.30>

26 삭 <2002.12.30>

27 삭 <2002.12.30>

28 삭 <2002.12.30>

29 삭 <2002.12.30>

30 삭 <2002.12.30>

31 삭 <2002.12.30>

32 삭 <2007.7.2>

시 비33 ( ) 림 산식 규 에 여65 1①

도매시 공 민 도매시 통 폐쇄 고 에ㆍ ㆍ

그에 간 어 다 각 사 비 검 여, ㆍ

건 리 시 통 폐쇄 도 여 다 개. < 2008.2.29>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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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 간 거래실 과 거래1. 2

지 건2.

시3.

통 폐쇄 여 당사 가 게 실 도4. ㆍ

림 산식 규 에 여 도매시 공 민 도매시1② ㆍ

통 폐쇄 고 에 미리 계 에게 각1ㆍ

사 에 여 거 견 진 주어 다 개. <

2008.2.29>

림 산식 규 에 여 생 실에1③

보상 고 에 미리 계 과 여 다 개. < 2008.

2.29>

산 직 운 단체34 ( ) 에 통 단체68 2 " "

라 비 단체 지 단체 직거래사업 여

다고 여 지 단체 말 다.

쟁 원 등35 ( ) 에 산 거래70 3 1①

쟁 원 쟁 원 라 다 원 다 각 어 에( " " )

당 사람 다.

사 검사 변 사 격 사람1. ㆍ

고등 에 에 가 상 직에2. 2「 」

거 었 사람

어업 어 식 산업 본 에 어업 같3. 3 1「 ㆍ 」

에 식 산업 단체 등에 상 근 경8 , 10

사람

비 리민간단체 지원 에 비 리민간단체에 천 사람4. 2「 」

그 에 산 통과 거래 쟁 등에 여 식과 경험5. ,

다고 사람

쟁 원 원 다2 .②

본 신[ 2010.7.21]

원 척35 2( )ㆍ ㆍ 쟁 원 원 다 각 어①

에 당 경우에 당 쟁 사건 에 척 다.

원 그 우 가 당 사건 당사 가 거 당 사건에 여 공동1.

리 계에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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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당 사건 당사 계에 거 었 경우2.

원 당 사건에 여 언 감 경우3.

원 당 사건에 여 당사 리 여 거 여 경우4.

쟁 당사 원에게 공 어 운 사 경우에②

쟁 원 에 신청 다 경우 원 신청 타당 다.

고 에 결 다.

원 사 에 당 에 원 허가1 2③

당 사건 다.

본 신[ 2010.7.21]

원 직35 3( ) 쟁 원 원 쟁 원①

그 업 다, .

쟁 원 원 득 사 직 없 에②

원 미리 지 원 그 직 다.

본 신[ 2010.7.21]

쟁 원 운 등35 4( ) 쟁 원 원 쟁 원①

집 고 그 다, .

쟁 원 재 원 과 개 고 원 과,②

찬 결 다.

쟁 원 업 여 경우에 원③

다.

쟁 원 원 에 원에 산 에 당④

과 여비 지 다 다만 공 원 원 업 직 여. ,

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본 신[ 2010.7.21]

쟁 등35 5( ) 산 거래 쟁①

쟁 원 에 쟁 신청 다.

쟁 원 에 라 쟁 신청 내에1 20②

여 쟁 당사 에게 고 여 다 다만 득 사 그. ,

연 경우에 그 사 시 고 쟁 당사 에게 통보 여

다.

쟁 원 에 고 에 쟁 당사 간2③

고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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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 당사 가 에 에 동 쟁 원2④

여 쟁 당사 여 에 도 다, .ㆍ

에 규 사 에 쟁 원 원 운 그 에,⑤ ㆍ

쟁 에 차 등에 여 사 쟁 원 결 거

쳐 원 다.

본 신[ 2010.7.21]

단36 ( ) 림 산식 규 에74 2

에 단 과 실시 여 경우 에 단 지

다 개. < 2008.2.29>

도매시 거래 쟁 원 등36 2( ) 에78 2 1①

도매시 거래 쟁 원 원 라 다 원 포 여( " " ) 1 9

내 원 다.

원 원 원 에 도매시 개 가 지 다.②

원 원 다 각 어 에 당 에 도매시③

개 가 다 경우 에 당 가 상. 1 2 1

포 어 다.

1.

변 사 격2.

도매시 업 에 식과 경험3.

비 단체에 상 근 경4. 3

원 원 다2 .④

원 에 원에 여 산 에 당과 여비 지⑤

다 다만 공 원 원 업 직 여 원. ,

에 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원 운 등에 사 도매시 개 가 업 규⑥ ㆍ

다.

본 신[ 2007.7.2]

도매시 거래 쟁36 3( ) 도매시 거래 당사 간에 생 쟁에①

여 당사 원 에 쟁 신청 다.

원 운 여 쟁 신청 원 원②

원 개 에 사 실시 여 쟁 당사 간

고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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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 신청 원 신청 내에 쟁 사30③

심 여 다 경우 원 다고 경우 쟁 당.

사 견 들 다.

본 신[ 2007.7.2]

과징 과36 4( ) 에 과징 과 별83 3 1

과 같다.

본 신[ 2007.7.2]

탁37 ( )ㆍ 림 산식 규 에85 1①

여 특별시 역시 지역에 개 지 도매시 공 민 도매시 에ㆍ ㆍ

다 각 도지사에게 다 개. < 2008.2.29>

단 규 에 지 도매시 개 역에 역 개1. 18

역 편 특별시 역시 도간 역편 다( )ㆍ

규 에 지 도매시 공 민 도매시2. 65 1 2 ㆍ

통 폐쇄 개ㆍ ㆍ

도매시 개 지 공 업 에 지 공사 에 공공, 24② 「 」

산식 통공사 시 리 지 경우에 85

에 라 다 각 그 에게 탁 다 개2 . < 2005.6.23,

2007.7.2, 2012.1.25>

규 에 여 용 경우 포 다 규1. 29 ( 46 3 )

에 산지 통 등 과 도매시 에 지 타ㆍ

규 에 도매시 시 도매 도매 산지2. 79 2 ㆍ ㆍ

통 업 집 상 보고

과태료 과38 ( ) 지 규 에 과태료90 1 3

과 별 같다2 .

개[ 2009.5.28]

산식 통공사 시< 23535 , 2012.1.25> ( )

시1 ( ) 월 시 다2012 1 26 .

다 개2 ( ) 지 생략① 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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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통 가격 에 시 다 과 같 개 다.⑥

산 통공사 에 산 통공사 산3 2 " ( "「 」

통공사 라 다 산식 통공사 에 산식 통공사" )" "「 」

산식 통공사 라 다 다( " " )" .

각 산 통공사 산식 통공사12 1 " " " "

다.

산 통공사 각각 산식17 5 1 2 3 " " "ㆍ

통공사 다" .

각 산 통공사 산식 통공사22 2 " " "

다" .

각 산 통공사 에 산 통공사37 2 " "「 」

산식 통공사 다" " .

⑦   지 생략

3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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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 산물 통 가격안 에 한 법률 시행규

[ 2012.1.22] [ 250 , 2012.1.20, ]

장1

목1 ( ) 규 산 통 가격 에 같 시「 」

에 사 과 그 시 에 사 규 목 다 개. <

2005.6.28, 2009.6.9>

산2 ( ) 산 통 가격 에 라 다( " " ) 2「 」

에 산 림 산식 것 라 다 각 것 말1 " "

다 개. < 2005.6.28, 2008.3.3>

목과 도 도 리1. : ㆍ ㆍ ㆍ ㆍ

고 목2. : ㆍ ㆍ

재용 산3.

도매시3 ( ) 에 산 도매시 림 산식2 3 "

것 란 다 각 산 도매시 말 다 개" . < 2007.7.6,

2008.3.3, 2008.10.15>

울특별시 가락동 산 도매시1.

산 역시 엄 동 산 도매시2.

산 역시 산 도매시2 2.

역시 산 도매시3.

천 역시 월동 산 도매시4.

천 역시 삼산 산 도매시5.

주 역시 각 동 산 도매시6.

역시 산 도매시7.

역시 산 도매시8.

울산 역시 산 도매시9.

울특별시 량진 산 도매시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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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규 에 에11. 1 2 2 2 3 10 17ㆍ ㆍ

라 특별시 역시 특별 도가 림 산식 허가ㆍ

개 산 도매시

장 농 산물 생산 출하2

업 산업 실시4 ( ) 에 그 에 림 산식5 3 "

라 다 각 말 다 개" . < 2005.6.28, 2012.

1.20>

업 동 산림1.

산업 동2.

3. 산 통공사 에 산 통공사 산 통공사라 다( " " )「 」

타 생산 직 등 림 산식4.

목개[ 2005.6.28]

5 삭 <2009.6.9>

6 삭 <2009.6.9>

산업 담 지 등7 ( ) 에 업 담5 4①

경 연 원 산업 담 산개 원 다, .

개< 2009.6.9, 2012.1.20>

산업 담 업 지원 등에 사 림②

산식 다 개. < 2008.3.3, 2009.6.9>

목개[ 2009.6.9]

리 운 에 규8 ( )ㆍ 산 통 가격 에 시「

라 다 규 에( " " ) 9 3 1」

리 운 에 규 에 다 각 사 포 어 다 개. <ㆍ

2005.6.28>

목1.

사업2.

3.

사 재지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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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격5.

원 가 탈퇴 에 사6. ㆍ

원 탈퇴 시 납 계산에 사7. ㆍ

납 납8. ㆍ

용도 사용9.

여 실 처리에 사10.

에 사 심 원 그 운 에 사11.

산사 경우에 그 사12.

타 리 운 여 사13. ㆍ

가격 시 상 목9 ( ) 에 림 산식 주 산8 1 "

라 규 에 여 계 생산 계 산" 6

림 산식 지 목 말 다 개. < 2008.3.3>

몰 산 등9 2( ) 림 산식 에9 2 1①

몰 산 등 경우에 에 처9 2 4

처 라 다 에게 도 통보 여 다 개( " " ) . <

2008.3.3>

에 통보 처 목 규격1② ㆍ ㆍ

량 상 등 후 고 그 결과 림 산식 에게

지체 없 보고 여 다 개. < 2008.3.3>

본 신[ 2007.7.6]

몰 산 등 처9 3( ) 림 산식 몰 산 등①

다 각 어 에 당 경우 처 에게 각 매몰ㆍ

처 도 다 개. < 2008.3.3>

내 시 가격 에 경우1.

변질 우 가 거 상 가 상실 경우2. ㆍ

림 산식 각 경우 고 몰 산 등1②

처 에게 매각 공매 처 도 다 개. <ㆍ ㆍ

2008.3.3>

처 에 매각 공매 처 경우 보2③ ㆍ ㆍ

처 에 비용과 료 매각 공매 산 가격ㆍ

에 납 여 다.

본 신[ 2007.7.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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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 상 목10 ( ) 규 에 통10 2 ( "

통 라 다 산 다 각 산 림 산식" )

지 목 다 개. < 2008.3.3>

규 에 통 체결 산1. 10 1

생산 고 생산지역 집 도가 산2.

통 청 등11 ( ) 에 림 산식10 2 "①

생산 등 생산 단체 라 다 각 생산 등 생산 단체"

산 질 상 등 림 산식 건 갖

말 다 개. < 2007.7.6, 2008.3.3>

규 에 통 상 목 산 과 질 상1. 10

여 규 에 통 진 원 운 생산12 1 ㆍ

등

규 에 통 상 목 산 주 생산2. 10 6

규 에 생산 단체

각 에 청 가 통 청 경우에 통 청1②

당 지역에 간지에 공고 거 계 등에게 여 10

상 견 여 다 신. < 2007.7.6>

목개[ 2007.7.6]

통 등11 2( ) 에 통10 5

다 각 사 감 여 림 산식 여 고시 다 개. <

2008.3.3>

목별 특1.

에 결과 등 여 산 상 가격과 상 공 량2. 5

본 신[ 2007.7.6]

통 진 원 직 등12 ( ) 규 에 여 통10 2①

청 고 생산 등 규 에 통 상 목 생산10

산지 통 업 도 매업 비 등 가 참여 여 통, , , ㆍ

청 통 진에 사 원 통 진 원( "

라 다 여 통 원 시 여 경우에" ) ,

당 산 주 생산지에 통 진 원 지역 직 다.

통 진 원 운 등에 사 림 산식②

다 개. < 2008.3.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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림 산식 통 진 원 생산 등③ ㆍ

동 지원 다 개. < 2008.3.3>

산 천 등13 ( ) 에 타 림 산식15 3 "①

사 란 다 각 사 말 다 개" . < 2005.6.28, 2008.3.3,

2008.10.15>

시 에 통계통 목 상 목1. 98「 」 ㆍ

2.

량3.

4.

림 산식 규 에 여 비 용 산15 4②

거 생산 단체 지 여 매 게 목 다 각 같다.ㆍ

개< 2008.3.3>

1. 비 용 산 매 게 목 고 마 생강 참:ㆍ ㆍ ㆍ ㆍ ㆍ

생산 단체 지 여 매 게 목 지 감귤2. :ㆍ ㆍ

징 등14 ( ) 림 산식 에 라16 1①

과 징 목 산 다 각 같다 개. <ㆍ

2008.3.3, 2009.6.9>

고 마 생강 참 당 목 매 에 림 산식1. :ㆍ ㆍ ㆍ ㆍ

여 고시 비용산 에 라 산 운 보ㆍ ㆍ

험료 타 에 비목 비용과 공과 보 료 운 료 매ㆍ ㆍ ㆍ

료 등 내 매에 비목 비용 공 당 목

결 가 결 시 납 사 시

참 지 감귤 당 목 결 가 결 시 납2. :ㆍ ㆍ

사 시

규 에 여 납 여 규 에16 1②

림 산식 고지 지 규 에54

산 가격 라 다 에 납 여 다 개( " " ) . <

2005.6.28, 2008.3.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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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농 산물도매시장 등3

도매시 개 허가15 ( ) 규 에 여 산 도매시17 3①

도매시 라 다 개 허가 신청 고 개 허가신청 에( " " )

업 규 과 운 리계 첨 여 규 에 개 허가17 2

개 허가 라 다 에게 여 다( " " ) .

도매시 개 가 도매시 고 에 허가신②

청 에 업 규 과 운 리계 첨 여 개 허가 에게 여 다.

특별시 역시가 규 에 여 지 도매시 개17 1③

에 동 규 에 여 당 도매시 업 규 운 리4

계 림 산식 에게 여 다 당 도매시 업 규.

변경 에도 같다 개. < 2008.3.3>

업 규16 ( ) 에 라 도매시 업 규 에 사 다17 7①

각 같다 개. < 2005.6.28, 2007.7.6, 2009.6.9>

도매시1. ㆍ

거래 목2.

도매시 업 업시간3.

규 에 여 지 공 업 에 지 공사 리공사라4. 21 ( " "「 」

다 에 공공 산 통공사 시 리 지), 24

여 도매시 리업 게 경우에 그 리업 에 사

규 에 여 지 고 도매시 원5. 23 ,

격 본 거래규 산 비 거래 지 보 보 등 그, , , ,

지 건에 사

에 라 도매시 다 도매시 병 경6. 23 2 ㆍ

우 도매시 원 격 본 사업계 거래 지 보, , ,

보 등 그 승 건에 사

규 에 도매업 허가에 사 거래 거래7. 25 , ,

지 보 보 시 사용계 등 그 허가 건에 사,

에 라 도매 다 도매 병8. 25 2 ㆍ

경우 거래규 거래보 등 그 승 건에 사,

규 에 산지 통 등 에 사9. 29

규 에 신고 에 사10. 30



농 산 통 및 가격안 에 한 법률 시행규칙❚369

규 에 도매시 매 거래 상 지 니 산11. 31

도매 거래허가에 사

규 에 도매시 시 도매 매매12. 32 37

에 사

규 에 도매시 시 도매 거래 특 에13. 34

사

규 에 도매시 겸 에 사14. 35 4

에 도매시 시 도매 공시에 사15. 35 2

규 에 여 지 고 시 도매 원16. 36 ,

격 본 거래규 산 비 거래 지 보 보, , , , ,

거래 등 그 지 건에 사

에 라 시 도매 다 시 도매 병 경우17. 36 2 ㆍ

시 도매 원 격 본 사업계 거래 지 보 보, , ,

등 그 승 건에 사

에 량 에 사18. 38 4

에 산 검사에 사19. 38 2

규 에 역비 담 규격 과 역비에20. 40

사

규 에 도매시 시 도매 결 과21. 41

지 지체에 지체상 지 등 결 에 사

규 에 여 개 도매시 시 도매 도매22. 42 , ,

징 도매시 사용료 시 사용료 탁 료 개 료 쓰, , ,

담

에 지 도매시 운 등 특 에 사23. 42 2

에 시 사용 에 사24. 74 1

규 에 도매시 시 도매 도매시 공 도매25. 77 , , ,

시 사용 차등지원 등에 사ㆍ

에 도매시 거래 쟁 원26. 78 2 36 2 ㆍ

운 쟁심 상 등에 사

규 에 경매사 에 사27. 20

규 에 도매시 가매매 매매28. 28 1 2

에 사

규 에 거래 립 가격 시에 사29. 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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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 에 량 등 우 에 사30. 30

규 에 경매 찰 에 사31. 31 ㆍ

에 산청 운 리에 사32. 36 2

에 식 리에 사33. 37 2

에 매원 리에 사34. 37 3

에 산 식 리에 사35. 38

규 에 시 리운 원 운 등에 사36. 54

에 매매참가 신고에 사37. 25 3

타 도매시 개 가 도매시 리 운 여 다38. ㆍ

고 사

규 에 도매시 업 규 에 규 에 도매시1 46②

공 운 등에 사 다.

운 리계17 ( ) 규 에 여 도매시 운 리계17 7

에 사 다 각 같다.

도매시 지 건 타 시 규 상1. ㆍ ㆍ ㆍ

개 에 재원별 달상 과 채가 에 그 상 계2.

규 에 도매시 리사 시 리 운 리 등3. 21 ㆍ

에 계

규 에 도매시 지 계 규 에 공4. 23 , 24

공 립계 규 에 시 도매 지 계36

규 에 도매 허가계5. 25

규 에 역업6. 40

도매시 개 후 간 사업계 지 산7. 5

당 지역 실 과 망에 사8.

당 지역 도매시 산 공 공 라 다 민 산 도9. , ( " " ),

매시 민 도매시 라 다 산 통 통( " " ) ( "

라 다 별 거래상 과 거래 망에 사" )

도매시 리사 등 업18 ( ) 도매시 개 가 규 에21

여 도매시 리사 시 리 여 게 도매시

리업 다 각 같다.

도매시 시 리 운1.

도매시 거래질 지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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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매시 도매시 시 도매 도매 타 통업 사 에 지3. ㆍ ㆍ

도 감독ㆍ

도매시 시 도매 납 공 보 담보 리4.

도매시 산창 에 리 감독5. ㆍ

규 에 도매시 사용료 시6. 42 1 1 2 5ㆍ ㆍ

사용료 쓰 담 징

타 도매시 개 가 도매시 리 여 업7.

규 사 시

도매시 병 승 등18 2( )ㆍ 에 라 도23 2 1①

매시 도매시 개 병 승 경우에 별지 1ㆍ

식에 도매시 병승 신청 에 다 각 (ㆍ

포 다 첨 여 병 등 신청 에 당 도매시 개 에게) ㆍ

여 다.

상 같 에 주주 승 병1. 523 524「 」 ㆍ

계 사본

병 후 주주2. ㆍ ㆍ

병 후 도매시 원3. ㆍ

병 도매시 병 도매시 병 직 도4. ㆍ

재 그

병 도매시 여지 간 동 사업계5. ㆍ

병 후 거래규 산 비 지 보 거래보6. ,ㆍ

보

도매시 개 도매시 각 건 갖 경우23 3②

에 여 병 승 다.ㆍ

도매시 개 에 라 도매시 신청 에1③

경우 그 신청 보 청 다.

도매시 개 건 갖 고 지 여 고 신청2④

내에 그 승 여 결 여 지체 없 신청 에게30

통보 여 다 경우 승 에 그 사 시 여 다. .

본 신[ 2007.7.6]

도매업 허가 차19 ( ) 에 도매업 허가25

도매시 개 가 허가신청 에 다 각 첨 여 도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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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에게 여 다 경우 도매업 허가 가.

경우에 도매시 개 가 에 보 공동36 1「 」

용 통 여 등 등본 여 다 개. < 2007.7.6, 2008.10.15,

2009.6.9, 2011.3.30>

개 경우1.

가.

고.

경우2.

가.

등 등본 주주.

다 삭. <2008.10.15>

라 당 직 계연도 재 그 신 경우 립. (

차 )

도매 병19 2( )ㆍ 에 도매25 2

병에 여 용 다 경우 도매시18 2 . " " "ㆍ

도매 본다" .

본 신[ 2007.7.6]

매매참가 신고19 3( ) 에 라 매매참가 업25 3

별지 식에 매매참가 신고 에 다 각 첨 여 도2

매시 공 민 도매시 개 에게 여 다.ㆍ

개 경우1.

가 신 사본 사업 등. 1

사진 매. (2.5 ×3.5 ) 3㎝ ㎝

경우 등 등본2. : 1

본 신[ 2007.7.6]

경매사20 ( ) 규 에 여 도매시 보27 1①

여 경매사 상 목별 도매시 별 거래 량 등 고2 , ㆍ

여 업 규 다 개. < 2007.7.6>

에 라 도매시 경매사 에 별지 식27 4 3②

에 라 내에 림 산식 에게 신고 여 다 신15 . <

2007.7.6, 2008.3.3, 2008.10.15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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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개[ 2007.7.6]

21 삭 <2007.7.6>

시원 격 재22 ( ) 에 시험 시원17 3 1①

별지 식에 다4 .

경매사 격 실 훼 다시 신청 그 격②

산 통공사 에게 별지 식 신청 에 다 각5

첨 여 여 다 개. < 2009.6.9>

신 사본1. 1

사진 매2. (3 × 4 ) 1㎝ ㎝

개[ 2007.7.6]

실비 징23 ( ) 에 시험 실시에 실비17 2 3①

산업 공단 사 림 산식 승 다 개. <

2008.3.3, 2009.6.9>

에 경매사 격 에 실비 산 통17 5 2②

공사 림 산식 승 다 신. < 2009.6.9>

개[ 2007.7.6]

산지 통 등24 ( ) 규 에 여 산지 통 등 고29①

도매시 개 가 등 신청 도매시 개 에게

여 다.

도매시 개 산지 통 등 에 등 에 재 고②

신청 에게 등 여 다.

규 에 여 등 산지 통 등 사 에 변경2③

에 도매시 개 가 변경등 신청 도매시 개 에게

여 다.

산지 통 등25 ( ) 에 타 림 산식29 1 5 "

경우 라 다 각 경우 말 다 개" . < 2008.3.3>

통 업 등 도매시 에 상 경우1. ㆍ

규 에 여 도매시 다 도매시 시 도매2. 34

매 여 매 경우

규 에 여 시 도매 도매시 매 여 매3. 34

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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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25 2( ) 에 라 도매시 에 산30 1①

별지 식에 신고 도매시 개 에게 여6

다 경우 산 가 개 경우에 신 사본.

사업 등 첨 여 여 고 경우에 도매시 개 가,

에 보 공동 용 통 여 등 등본21 1「 」

여 다 개. < 2009.6.9>

도매시 개 신고 다.②

본 신[ 2007.7.6]

산지 통 등 신고 리25 3( ) 림 산식 산지

통 등 신고에 업 리 여 보통신망 운

다 개. < 2008.3.3>

본 신[ 2007.7.6]

탁 매26 ( ) 단 규 에 여 도매시31 1①

산 매 여 도매 경우 다 각 같다 개. < 2006.6.9,

2007.7.6, 2008.3.3>

단 단 규 에 림 산식1. 9 1 13 2

매에 여 경우

규 에 여 다 도매시 시 도매 매2. 34

여 도매 경우

당 도매시 에 주 취 지 니 산 목 갖 여3.

상 목과 간 여 도매시 개 승 얻어 다 도매시

매 경우

특 상 변 등 가공 여 도매 여 거 탁 매4.

거래 량 보 등 어 운 경우 도매시 개 가 업 규

경우

도매시 단 에 겸 사업에 산 매5. 35 4

경우

도매시 규 에 여 산 매 여 도매 경우에1②

업 규 에 라 다 각 사 재 보고 지체없 도매

시 개 에게 여 다.

매 여 도매 목 량 원산지 매 가격 매가격1. ㆍ ㆍ ㆍ ㆍ

매 여 도매 사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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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지 니 산 거래허가27 ( ) 단 규 에31 2

여 도매 도매시 개 허가 도매시 상 지 니

산 거래 목 다 각 같다 경우 도매시 개.

에 시 리운 원 심 거쳐 허가 여 다 개78 3 . <

2011.3.30>

각 연간 량 비 트 미만1. 2 3

에 당 량 목

목 특 여 당 목 취 도매 목2.

타 상 거래에 여 도매 당 산 매 것 곤란3.

다고 도매시 개 가 목

매매28 ( ) 단 에 라 도매시 도매시 에 상32①

산 가매매 매매 경우 다 각 같다.

개< 2006.6.9, 2007.7.6, 2008.3.3, 2008.10.15, 2009.6.9, 2011.3.30>

규 에 여 도매시 매 여 도매 거래 경우1. 26 1

규 에 여 도매시 개 허가 도매 매2. 34

매참가 에게 매 경우

천재 지변 타 가 사 여 경매 찰 에 것3. ㆍ

극 곤란 경우

량 고 거래 도매 목 에 시4. 78 3

리운 원 심 거 경우

다 각목 에 당 목 경매 찰 에 것 곤5. 1

란 거 당 경우

가 경매 찰 료 후 목.

경매 찰 실시 매매 지 니.

에 시 리운 원 심 거 목 동6. 78 1

에 경매시 에 경우

다 도매시 공 규 에 경매사가 경매 실시7. ( 27

산 집 포 다 에 같다 에 미 가격 결. )

어 매매 경우 당 도매시

공 개 가 가격 지 량 차량 등 경우ㆍ ㆍ

림 산식 거래 차 등 산지 거8. ㆍ

래시 에 미리 가격 결 어 산 매매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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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각 목 어 에 당 목 가 가매매 매9.

매 매매 지 여 청 경우

가 경 업 에 라 경 산. 17「 」

산 질 리 에 라 우 리 산. 5「 」

다 동 가 산 질 리 동 시 규 에. 4 5「 」

동 포 규격 등 규격 갖 산 산업 산업규격ㆍ 「 」

에 트에 재 여 경우

라 에 라 거래 견본거래 산. 35 2

마 단 에 라 겸 사업 탁 산. 35 4

다 건 갖 산.

동 목 것1)

량 상 것2) 5

차량에 재 어 것3)

도매시 에 통 차 거쳐 가격 결 어 산 매매10.

경우

도매시 규 에 여 가매매 매매 에 업1②

규 에 라 다 각 사 재 보고 지체없 도매시

개 에게 여 다.

매 목 량1. ㆍ ㆍ

가매매 매매 사2.

거래 립 가격 시 건29 ( ) 단 에 거래 립 가33 1

격 시 거래 립 가격 등 재 여 다.

개[ 2011.3.30]

량 등 우30 ( ) 도매시 개 규 에33 2

여 다 각 목에 여 도매시 시 도매 여 우

매 게 다 개. < 2005.6.28>

량1.

도매시 개 가 우 주2.

3.

산 질 리 규 에 규격 동 규 에4. 4 5「 」

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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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 도매시 개 가 도매시 운 여 특 다고5.

업 규 목

31 (경매 찰 ) 규 에 여거 지식 식33 3 ㆍ ㆍ

찰식 등 경매 찰 경우 다 각 같다.

산 과 가격 여 매 비 산1. ㆍ

매 경우

타 목별 지역별 특 고 여 도매시 개 가 다고2. ㆍ

경우

32 삭 <2007.7.6>

거래 특33 ( ) 규 에 여 도매시 도매 매매34① ㆍ

참가 에게 시 도매 도매시 도매 에게 산 매, ㆍ

경우 다 각 같다 개. < 2007.7.6>

도매시 경우1.

가 당 도매시 도매 매매참가 에게 매 후 산.

경우

도매시 개 가 도매시 에 원 산 여 특.

다고 경우

다 도매시 단 에 겸 사업 경우. 35 4

시 도매 경우 도매시 개 가 도매시 에 원2. :

산 여 특 다고 경우

도매시 시 도매 규 에 여 산 매 경우에1② ㆍ

다 각 사 재 보고 지체없 도매시 개 에게 여

다.

매 목 량 매1. ㆍ ㆍ ㆍ

매 사2.

견본거래 상 보 시33 2( )ㆍ 에35 2 2 "

림 산식 상 시 란 다 각 시 말"

다 개. < 2010.7.27>

곱미 상 산 시1. 165

냉 천 상 고 산 질 리 에 라 산 가2. 1 19 1「 」

공업 냉동 냉 업 등 시( )ㆍ



378❚ 법.Ⅱ

본 신[ 2009.6.9]

동[ 33 2 33 3 <2009.6.9>]

거래 식에 거래33 3( ) 에 라 도매시35 3①

거래 본 에 거래 식 거래 거래시「 」

여 도매시 개 승 다.

거래시 운 식 등에 사 림 산식②

다 개. < 2008.3.3>

본 신[ 2007.7.6]

에 동[ 33 2 <2009.6.9>]

견본거래 식에 거래33 4( ) 에 라 도매시 견35 3①

본거래 시 에 보 산33 2 ㆍ

견본 경매 에 진열 고 거래 여 다.

견본 량 견본거래 승 차 거래시간 등 도매시 개 가 업,②

규 다.

본 신[ 2009.6.9]

도매시 겸34 ( ) 단 에 산 별 포35 4 ㆍ ㆍ

가공 빙 보 후 등 사업 겸 도매( ) ( )製氷 後熟ㆍ ㆍ ㆍ ㆍ ㆍ

시 다 각 건 충 여 다 경우 지. 1 3

직 계연도 차 통 여 산 다.

채비 채 본 트 것1. ( / ×100) 300

동 채비 동 채 채 트 것2. ( / ×100) 90

동비 동 산 동 채 트 상 것3. ( / ×100) 100

당 실 개 계연도 상 계 여 생 지 니 것4. 2

개[ 2007.7.6]

도매시 등 공시34 2( ) 에 라 도매시 시35 2①

도매 공시 여 내용 다 각 같다.

거래 별 목별 량 가격 보1. ㆍ

주주 원 과 그 변동사2.

겸 사업 경우 그 사업내용3.

직 계연도 재4.

에 공시 당 도매시 게시 보통신망에 여 다1 .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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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신[ 2007.7.6]

시 도매 병34 3( )ㆍ 에 시 도매36 2 ㆍ

병에 여 용 다 경우 도매시 시 도매18 2 . " " " "

본다.

본 신[ 2007.7.6]

시 도매 업35 ( ) 규 에 여 도매시 에 시37 1①

도매 매 탁 개 에 어 여 에 재ㆍ

거래 에 라 여 다.

도매시 개 거래질 지 여 경우에 업 규②

에 라 시 도매 규 에 라 거래 내역 도매시 개1

가 거래신고 에 게 다.

단 규 에 여 도매시 개 가 시 도매 산37 1③

탁 도매 것 지 경우 다 각 같다.

결 상실 여 에게 우 가 경우1.

산 에 거래량 거래 허 재 등 공 경우2. ㆍ

타 도매시 개 가 도매시 거래질 지 여 다고3.

경우

도매시 개 규 에 여 시 도매 거래3④

지 고 경우에 그 상 지 고 산 목,

간 여 공고 여 다.

검사 실시 등35 2( ) 에38 2 1①

검사 실시 별 과 같다1 .

도매시 개 에 검사 결과 미달1②

미달 다 도매시 개 검사 결과(

포 다 에 여 다 각 에 라 도매시 에 것)

다 개. < 2012.1.20>

근 내에 시 개월1. 1 1 : 1

근 내에 시 개월2. 1 2 : 3

근 내에 시 개월3. 1 3 : 6

에 경우에 도매시 개 에2 1③

검사 결과 미달 생사 과 간 등 당 다 도매

시 개 에게 등 다 개. < 2012.1.2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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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신[ 2008.10.15]

결 차 등36 ( ) 본 규 에 여 별도 산41 2①

창 통 여 결 경우에 다 각 차에 다.

여 도매시 시 도매 에게1.

도매시 시 도매 에게 사본 도매시2.

개 가 거래신고 에

도매시 시 도매 산 산창 에 고3. ,

산창 에 결 뢰

산창 에 에게 결 고 산 사본 거래신고4. ,

에

규 에 결 산창 운 리에 사1②

도매시 개 가 업 규 다.

도매시 직 결37 ( ) 개 가 업 규 결

용 보 납 고 운 보 도매시 단 규41 2

에 여 에게 산 직 결 다.

사용37 2( ) 에 라 도매시 에 산41 2①

별지 식 여 도매시 시 도매7 ㆍ

공 개 에게 여 다.

도매시 공 민 도매시 개 도매시 시 도매② ㆍ

가 에 용 도 보 고 재1 ,

포 등 편 공 여 다.

에 라 업 규 에 라1③

보 리 여 다.ㆍ

본 신[ 2007.7.6]

매원 리 등37 3( ) 경매에 사용 매원 에① ㆍ ㆍ

등 량 경락가격 매 담당경매사 등 상 도 그 식,ㆍ ㆍ ㆍ ㆍ

도매시 개 가 다.

시 도매 사용 매원 에 등 량 등 상② ㆍ ㆍ ㆍ ㆍ

도 그 식 도매시 개 가 다, .

도매시 과 시 도매 매원 차 사용 여③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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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매원 실 훼 등 사고 여 매원④ ㆍ ㆍ

경우에 지체 없 도매시 개 승 다.

⑤ 매원 리에 사 도매시 개 가 업 규 다.

본 신[ 2007.7.6]

산38 ( ) 규 에 여 도매시 시 도매41 3 ㆍ

공 개 가 사용 산 에 다 각 사 포 어

다 개. < 2007.7.6>

산1.

2.

주3.

거래 태 매 탁 개 매매 경매 찰 가 매매4. ( ) ( , )ㆍ ㆍ ㆍ ㆍ

매내역 목 등 별 량 단가 거래단 당 량 량 매5. ( ),ㆍ ㆍ ㆍ

매

공 내역 탁 료 운 역비 별비 쓰 담 등 비용6. ( )ㆍ ㆍ ㆍ ㆍ

공

산7.

내역 계 주8. ( )ㆍ ㆍ

사용료 료 등39 ( ) 규 에 여 도매시42 1 1①

개 가 징 도매시 사용료 다 각 에 라 도매시 개

가 다 다만 도매시 시 도매시 개 가 닌 시 에. ,

사용료 징 지 니 다 개. < 2007.7.6, 2010.7.27, 2011.3.30>

도매시 개 가 징 사용료 당 도매시 거래 천1. 1

울특별시 재 도매시 경우에 천 과 지 니5( 1 5.5)

것 다만 다 각 목 식 거래 경우 그 거래 량에 당. ,

거래 천 과 지 니 여 다1 3 .

가 에 라 같 단 에. 31 4 2 70 2 1

에 산 거래 산 거래 라 다 에1 ( " " )

거래 경우

에 라 가 매매 거래 식 경우. 35 2 1 ㆍ

같 에 라 거래 상 산 견본 도매시 에 여 거래2

경우

도매시 시 도매 납 사용료 당 도매시 시 도매2. ㆍ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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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 매 여 징 것

에 라 도매시 개 가 시 사용료 징42 1 2②

시 별 시 산 질 리실 산 생검사사 실 도체1 2 ,

등 사 실 시 연간시 사용료 당 시 재산가,

천 도매 포 사 실 경우에 재산가 천 과 지1 50( 1 10)ㆍ

니 에 도매시 개 가 다 다만 도매시 시 도. ,

매시 개 가 닌 시 에 사용료 징 지 니 다 개. <

2007.7.6, 2009.6.9>

규 에 탁 료 고 도 다 각 같42 1 3③

다 경우 도매시 개 그 도내에 업 규 탁 료.

다 개. < 2005.6.28, 2010.11.26>

곡 거래 천1. : 1 20

청과 거래 천2. : 1 70

산 거래 천3. : 1 60

산 거래 천 도매시 공 에 도4. : 1 20(

경우 산 생 리 에 여 징 도살 체 료 에 포「 」 ㆍ

지 니 다)

훼 거래 천5. : 1 70

용 거래 천6. : 1 50

에 탁 료 도매시 그42 1 3 ,④

에 고 도 과 없다 신3 . < 2007.7.6>

에 라 도매 징 개 료 고 도 거42 1 4⑤

래 천 도매시 개 그 도에 업 규1 40 ,

개 료 다 개. < 2008.10.15, 2011.3.30>

규 에 여 시 도매 매42 1 4⑥

각각 징 개 료 규 에 당 탁 료 고 도3

과 지 못 다 경우 도매시 개 그 도내에 업 규2 1 .

개 료 다 개. < 2007.7.6>

에 림 산식 목 라 다 각42 1 5 " "⑦

것 말 다 개. < 2007.7.6, 2008.3.3>

마1. ㆍ ㆍ ㆍ ㆍ ㆍ

타 쓰 생량 많 쓰 담 징 가 다고 여2.

림 산식 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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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개 승 차40 ( ) 규 에 공 개 승19 1①

신청 에 다 각 첨 여 다.

공 업 규 다만 도매시 업 규 에 도매시 공1. . ,

경우에 다.

운 리계2.

규 에 시 청 견3. 19 1 ㆍ

규 규 에 공 업 규 운16 1 17 1②

리계 에 사 에 여 용 다.

공 개 가 업 규 변경 에 특별시 역시 도지사③ ㆍ ㆍ

특별 도지사 시 도지사 라 다 에게 보고 여 다 개( " " ) . <ㆍ

2007.7.6>

민 도매시 개 허가 차41 ( ) 규 에 여 민 도매시47

개 고 시 도지사가 개 허가신청 에 다 각ㆍ

첨 여 시 도지사에게 여 다.ㆍ

민 도매시 업 규1.

운 리계2.

당 민 도매시 재지 시 청 견3.

창고경매 포 경매42 ( ) 규 에 여 지역 업 동49 2 ,

지역 산업 동 목별 업 별 동 공동사업 목 연, , , ,ㆍ

산림 산업 동 과 그 림 등 라 다 산( " " )

통공사가 창고경매 포 경매 고 에 생산 가

창고 포 상태 상 목 질 생산량 시 가격 등, ㆍ ㆍ

감 여 사 에 가격 다 개. < 2007.7.6>

산 산지 통 운42 2( ) 에 라 산 산지 통51 2

운 탁 시 비 지 리 등에 비용에 충당ㆍ

여 산 산지 통 운 탁 여매 천1

과 지 니 에 시 비 용료 징 다5 .

본 신[ 2007.7.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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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농 산물 통 등4

사도매시 비43 ( ) 규 에 여 시 도지사 다 각64① ㆍ

지역 에 사도매시 비계 립 여 다.

특별시 역시1. ㆍ

고지원에 여 도매시 건 지역2.

타 시 도지사가 산 공공거래질 립 여 특 다고3. ㆍ

지역

사도매시 비계 에 포 어 사 다 각 같다.②

사도매시 역 지 고 체 지역1.

지역 에 산 도매업 거래 개2. 1

사도매시 시 개 책3.

규 에 책 시 상4. 3

시44 ( ) 에 라 별 도매시 공 민 도매시67 2① ㆍ ㆍ

보 여 시 별 같다 개1 2 . < 2008.10.15>

개 허가 시 도지사 산 도매시 공 개 에② ㆍ

여 규 에 시 에 산 생 리 에 도 도계1 「 」

시 갖 게 다 개. < 2005.6.28, 2010.11.26>

산 매 통 지원45 ( ) 림 산식 규 에68 2

여 지원 사업 다 각 같다 개. < 2008.3.3>

산 생산 생산 단체 비 비 단체간 직거래사업1.

산 매시 운 에 사업2.

산 직 운 에 사업3.

타 산 직거래 매 통 여 림 산식4.

사업

통 등46 ( ) 규 에 여 가 지69 2①

단체 지원 통 고 림 산식

지 단체 에게 다 각 사 포 통 건 사업

계 여 다 개. < 2008.3.3>

신청지역 산 통시 통 건 과1. ,

운 계 운 과 량처리계 포 운 계2.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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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 지

지 시 비 보 운 에 달계3. ㆍ

타 림 산식 지 단체 통 건 타당4.

검 여 다고 단 여 사

림 산식 지 단체 규 에 여 사업계1②

에 사업계 타당 고 여 지원 상 고 지,

시 비 보 운 여 보ㆍ ㆍ

다 개. < 2008.3.3>

규 에 여 가 지 단체가 통69 1③

동 규 에 여 지원 고 가 통2

가 갖 어 시 별 같다2 .

통 운47 ( ) 규 에 여 가 지69 1①

단체가 통 여 운 탁 생산 단체

통업체 에 운 주체 라 다 다 각 다 개( " " ) . <

2008.3.3>

림 등 규 에 통 사 포 다1. ( 70 )

통 운 에 과 경 갖 림 산식2.

지 단체 산 통 여 특

다고

통 운 여 가 지 단체3. 1 2

가 여 립

규 에 여 가 지 단체 에 탁69 1 ( "②

라 다 가 통 여 운 탁 고 에 산" )

집 산 계 경 계 산 통에 경험등, ,ㆍ

여 공개 운 주체 여 다 경우 탁. 5

상 간 어 탁 간 다.

탁 통 시 비 지 리 등에 비용에③ ㆍ

충당 여 운 주체 여 운 주체 통 시

비 용료 징 다 경우 용료 당 통 매.

천 과 없 탁 용료 에 어 목 도1 5 ,

징 여 니 다.

통 사 사업48 ( ) 규 에 여 통 사가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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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 통사업 다 각 같다" " .

림 등 산 직 등 비지 통사업1.

산 상 진 규격 포 개 사업2.

타 산 운 사업 등 산 통 사업3. ㆍ

산 거래 거래 목 거래 료 등49 ( ) 에70 2 3①

거래 목 에 산 다2 1 .

에 거래 료 산 거래 용 매70 2 3②

매 다 각 에 라 징 다.

매 경우 사용료 매 료1. :

매 경우 사용료2. :

에 거래 료 거래 천 과 없다2 1 30 .③

산 거래 통 여 거래계 체결 경우에 산 통공사가④

매 신 여 그 거래 매 에게 직 결 다 경우 산.

통공사 매 보 담보 등 채 보 단 미리 마 여,

다.

지에 규 사 에 산 거래에 여1 4⑤

사 산 통공사 림 산식 승 다.

본 신[ 2010.7.27]

훈 등50 ( ) 규 에 훈 상 다 각75 1①

같다 개. < 2008.3.3>

도매시 규 에 공공 공 도매시 공1. , 24 , (

포 다 시 도매 직원) ㆍ

경매사2.

도매 포 다3. ( )

산지 통4.

통 운 직원5. ㆍ

산 직 운 고 어업6. ㆍ

산 가공업에 사7. ㆍ

타 림 산식 다고8.

림 산식 에 라 각 통 사 에75 2 1②

훈 산 통공사에 탁 여 실시 다 경우 도매시 시.

도매 원 경매사 신규 용 었거 도매업 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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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 원 말 다 그 용 허가 후 내에( ) 1ㆍ

훈 다 개. < 2006.6.9, 2008.3.3>

훈 탁 산 통공사 매 도 훈 계③

립 여 림 산식 에게 보고 여 다 개. < 2008.3.3>

실태 사 등51 ( ) 규 에 여 림 산식 도매시 에76

실태 사 게 거 운 리 지도 게 산ㆍ

통공사 경 연 원 다 개. < 2008.3.3>

도매시 등 평가52 ( ) 규 에 도매시 공 평가77①

다 각 차 에 다 개. < 2008.3.3>

림 산식 다 연도 평가 상 평가 평가 등 여1. ㆍ

매 월 지 도매시 공 개 등에게 통보12 31

평가 상 도매시 공 개 규 에 평가 평2. 1

가 등에 여 체평가 후 그 결과 다 연도 월 지 림3 31

산식 에게 보고 경우 업 동 산림 산업. ㆍ

동 당 동 체 평가결과 여 보고 여 ,

산 통공사 평가 통실태 사 료 여 다.

림 산식 규 에 체평가 결과 통실태 사3. 2

료 여 평가 실시 고 그 결과 공,

타 도매시 공 평가실시 그 평가결과에 에 사②

림 산식 다 개. < 2008.3.3>

도매시 지 취 등52 2( ) 에 라 도매시 개82 3①

도매시 시 도매 다 각 어 에 당 경우

에 도매시 시 도매 지 취 다.

에 평가 결과 당 지 간에 상 진평가1. 77 2 3

경우

에 평가 결과 당 지 간에 상 재 건2. 77 2 3

평가 가 도매시 시 도매 평균 경우3 2

에 라 시 도지사 도매시 공 평가결과 근77 2 5② ㆍ

간 상 진평가 경우 도매시 공 승 취 다3 .

본 신[ 2007.7.6]

53 삭 <2009.6.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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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리운 원 등54 ( ) 규 에 시 리78 1①

운 원 원 포 내 원 다1 20 .

시 리운 원 운 등에 여 사 도매시 개② ㆍ

가 업 규 다.

장 보5

검사 통지55 ( ) 림 산식 도지사 도매시 개 가,①

규 에 여 도매시 공 민 도매시 업 에80 1 ㆍ

재산상태 검사 고 에 미리 검사 목 간ㆍ

과 검사공 원 직 통지 여 다 개. < 2008.3.3>ㆍ

도매시 개 가 규 에 여 도매시 시80 2②

도매 검사 고 에 미리 검사 목 간과 검사ㆍ

직원 직 통지 여 다.ㆍ

별 처56 ( ) 규 에 별 처82 6

별 과 같다 개3 . < 2007.7.6>

57 삭 <2007.7.6>

58 삭 <2008.10.15>

< 250 , 2012.1.20>

규 월 시 다2012 1 22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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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농어 공사 농지 리 법

[ 2012.1.15] [ 10843 , 2011.7.14, ]

장1 개< 2008.12.29>

목1 ( ) 어 공사 립 고 지 리 여 어

비사업과 지 사업 시 고 업 시 리 업 규

진 업생산 어 경 사 에·

지 목 다.

개[ 2008.12.29]

2 ( ) 에 사용 용어 뜻 다 과 같다 개. < 2011.7.14>

업 시 란 어 비 에 업생산 시 말1. " " 2 6「 」

다.

공사 리지역 란 어 공사가 리 업 시 지 업2. " "

시 업용 공 지역 말 다.

지 란 지 에 지 말 다3. " " 2 1 .「 」

업 란 지 에 업 말 다4. " " 2 2 .「 」

업 란 지 에 업 말 다5. " " 2 3 .「 」

업 업 란 업 에 고 도 역6. " ( )"專業農業人

업 림 산식 규 상 지 업 동

보 업 말 다.

업 시 리 란 업 시 지 리 고 그 시 용 거7. " " · ,

그 시 용 공 에게 사용료 징 리 말 다.

채 란 어 비 에 업생산 비사업 시 가 업생산8. " " 「 」

비사업 여 계 공공 리 에 공공 리, 「 」

계 에 지 생 채

포 다 차 생 채 말 다( ) .

업개 란 에 산 업개 에9. " " · 3「 」

개 개 사 개 에 사업 포 다 것 말 다( )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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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[ 2008.12.29]

장 한 농어 공사2 개< 2008.12.29>

립1 개< 2008.12.29>

립3 ( ) 목 달 여 어 공사 공사 라 다1 ( " " )

립 다.

개[ 2008.12.29]

격4 ( ) 공사 다.

개[ 2008.12.29]

사 등5 ( ) 공사 주 사 재지 다.①

공사 업 여 사 결 거쳐 곳에 사②

다.

공사 사 에 지역 어업 운 원 주사,③

에 운 원 다 운 원 과.

운 에 사 공사 다.

개[ 2008.12.29]

본6 ( ) 공사 본 원 고 가가5 , (出①

다) .資

② 가 공사 사업에 동산 동산 공사에 다.

가 통 에 라 가가 지 업 시③

리 공사에 다.

개[ 2008.12.29]

등7 ( ) 공사 주 사 재지에 립등 립 다.①

에 립등 사 변경 등 공사 등 에1 · ·②

사 통 다.

공사 등 가 사 에 여 등 후가 니 에게 지3③

못 다.

개[ 2008.12.2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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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삭 <2008.12.29>

리9 ( ) 사 에 라 공사 직원 에 공사

업 에 재 상 재 든 가지 리

다.

개[ 2008.12.29]

사업2 개< 2008.12.29>

사업10 ( ) 공사 다 각 사업 다.①

어 비 에 어 비사업 업생산 비사업 지 에 천1. (「 」

비사업 포 다)

업 시 지 리 용에 사업2. ·

어 용 지 원 개 용 보 리에 사업3. · ( )·保全

지 용 진 사업과 지 등 재개 사업4.

규 지 용 업 개 지시 과 업5. , ,

득 등 다 각 목 사업 지 사업 라 다( " " )

가 지 매매 차 리 병에 사업. · · · ·

지 가격 거래동 등에 보 공. ,

다 경 생 지원 지 매 사업.

라 지 등 탁사업.

마 지 담보 업 후생 지원사업.

어 도 개 비 지역균 개 지 업 에6. , 「 」

에 지역 개 산업 지 개 에 에 공단지 개, 「 」

등 어 지역개 사업

7. 어 질 염 지시 도시 폐 처리시 지원사업· ·

염에 사평가 염 개 사업8. ·

지 사업 시험연 개 사 량 지 계공9. 1 8 · · · · · · ·

사감리 시 진단사업

업개 용역사업10.

도시 어 간 진에 다 각 목 사업11.

가 어 체험 마 원사업에 평가. ·

어 주 지원 어 지역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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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도 그램 개 보. ·

라 어 체험지도사 어 마 가 용. ·

마 어업 어 과 보사업 사연 사업. · ·

업 시 과 그 주변지역 개 용에 사업12.

가 지 단체 그 탁 사업13. ·

다 에 라 공사가 시 사업14.

그 에 공사 립목 달 여 사업15.

공사 사 결 거쳐 각 사업 사 사업1②

에 다.

개[ 2008.12.29]

공사 리지역 리11 ( · ) 공사 공사 리지역 여 리 여①

다.

공사 에 라 공사 리지역 림 산식1②

에 라 공사 리 지역 상 공고 고 계 열람 도20

여 다.

공사 에 라 공사 리지역 그 공사 리지역1③

특별시 역시 도지사 특별 도지사 시도지사 라 다 견· · ( " · " )

들어 다.

공사 에 라 공사 리지역 에 림 산식1④

에 라 지체 없 그 사실 공고 고 계 열람 도

여 다.

개[ 2008.12.29]

공사 리지역 변경12 ( ) 공사 새 운 업 시 리운 등·①

통 사 가 경우에 공사 리지역 지역 공사 리지역

편 다.

에 공사 리지역 편 에 여 지 규1 11 2 4②

용 다.

공사 공사 리지역에 지가 통 사 업 시③

업용 공 없게 었 경우에 그 지 계

신청 림 산식 승 직 공사 리지역에

다.

공사가 에 라 공사 리지역에 경우에 림 산식3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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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라 공사 리지역에 지 공고 여 다.

개[ 2008.12.29]

업용 용13 ( ) 공사 리지역에 업용 공 업용( "①

용 라 다 다 각 다" ) .

공사 리지역 지 사용 지1. ·

공사 리지역 지 사용 여 그 지에 여2. ·

등 차 포 다 같다 가진( . )

그 에 통3.

공사 림 산식 에 라 업용 용 ·②

리 여 다.

개[ 2008.12.29]

업용 공 용료 징14 ( ) 공사 업용 용 에게①

업용 실 게 공 여 다.

공사 업 시 리운 여 경우에 통·②

에 라 업용 용 에게 업용 용료 용료 라 다 징( " " )

다.

공사 용료 징 차 업용 공 건 운 등에 규 여,③

림 산식 승 다 승 사 변경 에도.

같다.

개[ 2008.12.29]

용료 체납처15 ( ) 공사 용료 체납 가 통①

에 라 그 특별 도지사시 청 시· · ( "

라 다 에게 징 뢰 다 경우 공사 통· " ) .

료 당 시 에게 지 여 다· .

시 에 라 용료 징 뢰 지 체납처 에· 1②

라 징 다.

개[ 2008.12.29]

신청16 ( ) 에 공사 리지역 편11 12 ·①

에 여 가 공고 내에 공사에 신청20

다.

용료에 여 가 업용 용 납 통지 20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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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에 통 에 라 공사에 신청 다.

공사 에 신청 에 신청1 2③

내에 신청 여 결 여 다20 .

에 공사 결 에 복 그 결 내3 14④

에 림 산식 에게 재결 신청 다( ) .裁決

림 산식 에 재결신청 에 신청4⑤

내에 재결 고 그 사실 공사 신청 에게 주어 다20 .

개[ 2008.12.29]

업용 용 리17 ( ) 공사 공사 리지역 에 업용 용①

가 업 시 업용 리운 것 과 라고·

지역에 여 그 지역 업용 용 여 리운 에·

업 탁 다.

공사 에 라 업용 용 에게 업 시 업용 리운1 ·②

에 업 탁 경우에 용료 감 등 지원 다.

개[ 2008.12.29]

지매매사업 등18 ( ) 공사 업 업 과 업 닌 지①

억 여 업 니거 업 퇴 업 등( )轉業

지에 여 다 각 사업 다.

당 지 매 여 업 업 상 업1. ( "

상 라 다 업 에게 우 매도 사업" )

업 상 업 에게 당 지 매 우2.

사업

업 상 업 당 지 매3. 1 2

지원

공사 업 상 업 에게 지 에 우②

지원 다.

에 업 상 업 지매1 2③

매 사업 지원 등에 사 림 산식 다· .

개[ 2008.12.29]

지 차사업19 ( ) 공사 업 거 퇴 업 지①

그 에 림 산식 지 차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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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가 에 라 지 차 경우에 차 간 차료1②

미리 지 다.

공사 에 차 지 업 업 업 상 업1 ,③

에게 다.

공사 차사업 여 그 사업에 참여 에게 림 산④

식 에 라 지 다.

지 규 에 차 상 과 차1 3 (料⑤

그 에 차에 사 림 산식 다), .率

개[ 2008.12.29]

차 간척 지 등 매 매도사업20 ( · ) 공사 간 차 고①

간척 지 개간 지 매 여 경 업 에게 매도 거 그 지 에

경 업 에게 지원 다.

에 공사 지 매 당사 간 에 가 립 지1 ,②

니 시 에게 매매 청 다 경우 지· .

특별 사 가 없 시 매매 에 라 다· .

개[ 2008.12.29]

업 업 복귀 지원21 ( ) 에 라 지 고 업19 (轉①

업 업 후 내에 공사 료 고) 2 ( )業 營農

에 복귀 경우에 차 계 간과 계없 계 지 청 다.

공사 당 지가 에게 지 니 경우에 그 청에 라 다3 .

공사 지 매도 고 업 업 업 후 내에 에 복귀2②

경우에 지매매사업 등 우 지원 다.

에 복귀 망 지원에 사 림 산식1 2③

다.

개[ 2008.12.29]

지 리 병 등22 ( · ) 공사 진①

여 지 리 병 시 거 고 과 지원· ,

다.

에 지 리 병에 여 어 비1 · 43② 「 」

지 규 용 다 개47 . < 2009.6.9>

개[ 2008.12.2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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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매매사업 등23 ( ) 림 산식 18 · 19 · 22①

에 지매매사업 지 차사· 24 2· 24 3 24 5 ,

업 지 리 병사업 지 매 사업 경 생 지원 지, · , ,

매 사업 지 담보 업 후생 지원사업에 드, 31

에 지 리 에 다.

림 산식 에 지매매사업 지원 여 마18 3②

다 지가격 변동 고 여 지원규 여 다.

공사 다 각 사업에 과 지 에 여 공사 계③

여 각 사업별 계처리 여 다.

에 지매매사업1. 18

에 지 차사업2. 19

에 지 리 병사업3. 22 ·

에 지 매 매도 사업4. 24 2 · ·

에 경 생 지원 지매 사업5. 24 3

에 지 담보 업 후생 지원사업6. 24 5

에1 18 · 19 · 22 · 24 2 · 24 3④

에 사업 시 경우 그 결과 생 에 지24 5 31

리 에 귀 납 과 실 보 에 사 통, ( )補塡

다.

개[ 2008.12.29]

지 등 재개24 ( ) 공사 지 생산 상 여 통①

에 라 지 재개 거 지 단체 지 지재개

사업에 과 지원 다.

공사 취득 재산 어 비 에 계 지 간척지· , ,② 「 」

등 동산 같 에 라 폐지 업 시 다 각 용도24

개 여 용 거 매도 다 경우 사업시 생.

어 비사업 업 시 지 리 어 지역개 사업에 사용 여, ·

다 개. < 2009.6.9>

지 지 주택 등 어 취락용지1. · ( )草地

어 득 상공업 용지2.

도시 어 간 진 원3.

어 지4.

그 에 림 산식 용도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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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가 에 사업 경우에 통 에 라2③

사업계 립 여 림 산식 승 다.

개[ 2008.12.29]

지 매 매도 등24 2( · ) 공사 지 가격 거래 등에 보①

집 여 보 과 신 검색 루어지도 보 리체계 비 고,

보통신망 용 보공개시 등 여 다.

공사 지시 과 업 개 여 지 매 여 어(② 「

비 에 업생산 비사업 시 가 간척 지 업생산」

비사업 시 여 것 포 다 거 고 지)

매도 다.

③ 에 지 매 매도 에 사 통 다2 · .

개[ 2008.12.29]

경 생 지원 지 매 등24 3( ) 공사 연재 병충 채, ,①

가 그 사 시 경 에 처 업 업 경

생 지원 여 그 업 업 지 지에 린

업용시 에 지등 라 다 매 여 그 업 업( " " )

에게 다.

공사 에 라 매 지등 경우 간 에 그 지1②

등 에게 매도 여 니 다3 .

에 라 지등 공사에 매도 고 다시 차 그 지등1③

포 승계 차 간 에 통 에 라 공사에

여 그 지등 매 고 공사 그 지등 공 사업에( ) ,還買

여 용 등 특별 사 가 없 에 라 다.

지 규 에 지등 매 가격 매가격 지1 3 · ,④

간 료 등에 사 통 다· .

개[ 2008.12.29]

지 등 탁24 4( ) 공사 가지 단체 공공 운 에· ,① 「

에 공공 그 개 지4 ,」

사용 매도 경우에 그 사용 매도 탁· ( ) · (使用貸 受

다) .託

에 탁 탁 료 등에 사1 , ( )料率基準②

통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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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[ 2008.12.29]

지 담보 업 후생 지원사업 등24 5( ) 공사 업①

생 지원 여 업 지 담보 후생 지

원 다.

에 후생 지원 리 다 에게 도 거 담1②

보 공 없 다 없다 신, . < 2011.7.25>

에 지원 지원 상 리보 지 당 등1 · , ,③

가 비 험 담 징 그 에 사, ,

통 다 개. < 2011.7.25>

본 신[ 2008.12.29]

재3 개< 2008.12.29>

달25 ( ) 공사 에 사업 에 사업 라 다10 ( " " )

여 다 각 재원 달 다.

본 과 립1.

에 차2. 26

에 사채3. 27 ( )社債

산운용4.

그5.

개[ 2008.12.29]

차26 ( ) 공사 사 결 거쳐 사업에 차 (

차 포 다 다) .

개[ 2008.12.29]

사채27 ( ) 공사 사 결 거쳐 사채 다.①

사채 공사 본 과 립 과 지 못 다2 .②

공사가 사채 원리 상 보 다.③

에 사채 에 사 통 다1 .④

개[ 2008.12.29]

처리28 ( ) 공사 매 계연도 결산 결과 생겼 에 다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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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처리 다.

월 실 보1. ( )補塡

2. 본 지 상 비 립2 1 100 20

본 과 동 지 상 사업 립3. 100 20

립

고 납4.

공사 매 계연도 결산 결과 실 생겼 에 에 사업1 3②

립 보 고 그 립 도 같 에 비, 2

보 그 후에도 실 다 계연도 월 다, .

에 비 과 사업 립 통1 2 3③

에 라 본 다( ) .轉入

개[ 2008.12.29]

보29 ( ) 가 산 에 업 시 지 리 등 공사 사업과·

운 에 비용 공사에 보 다.

개[ 2008.12.29]

공사 계 특30 ( ) 공사 에 업 시 지10 1 2 ·①

리에 사업 계 계 고 여 계처리 여 다.

공사 업 시 지 리에 사업에 운용· ·②

여 에 라 계 에 업 시 지 리 립 립 라1 ( " "

다 운용 다) · .

립 다 각 다.③

공사가 재산 어 비 에 업생산 비사업1. 「 」

시 지 업 시 에 공 지 니 동산 매각

업 공사 지 리 에 라 지2. 5759 9 「

개량 에 지개량 지개량 연 공사가 승계」

재산 업 시 에 공 지 니 재산 상 가 에 당( )價額

립 운용 에 용도 사용 고3. 4

립 운용 다 각 용도 사용 다.④

공사 리지역 업 시 지 리비용1. ·

업 시 지 리에 시 지 등 동산 취득2. ·

립 다 각 운용 다 개. < 2010.5.17>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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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에1. 「 」

본시 과 업에 에 매 다만 주 신2. 4 . , ,「 」

주 등 다.

재산에 재개3. 3 1 2

그 에 림 산식4.

⑥ 공사가 업 시 감가상각에 사 통 다.

개[ 2008.12.29]

장 농지 리3 개< 2008.12.29>

지 리31 ( ) 규 지 집단 지, ,

리 업개 에 달공 여 지·

리 라 다 다( " " ) .

개[ 2008.12.29]

32 ( ) 다 각 재원 다 개. < 2009.6.9>

연1.

에 차2. 33

공공 리 에 공공 리3. ( )預受金「 」

지 에 지보 담 납4. 38「 」

다 연5.

어 비 에 라 재산 매각 료 시6. 14 4 ,「 」

사용료

운용7.

여 생 업개8.

개[ 2008.12.29]

차33 ( ) 림 산식 운용에 경우에

담 가재 에 특별 계 다4 3 ,「 」

차 다.

개[ 2008.12.29]

용도34 ( ) 다 각 에 당 용도 운용 다 개. <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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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.7.25>

에 지매매사업 등에1. 18

에 지 차사업에 지2. 19

에 지 리 병사업과 어 비 에 업3. 22 · 「 」

생산 비사업 시 가 시 지 리 병 집단· ·

지사업 청산 경비 지

에 지 재개 사업에4. 24 1

에 지 매 사업에5. 24 2

다 각 목 지 업 시 리 보 보강에5 2. ,

보

가 에 라 공사가 업생산 비사업 시. 24 2 2

여 간척 지

가목에 간척 지 업생산에 용 등. , ,

통 업 시

에 경 생 지원 지매 사업에6. 24 3

에 지 담보 업 후생 지원사업에7. 24 5

보

어 비 에 계 지 등 비사업 보8. ·「 」

지 사업에9.

지 에 지보 담 같 에 포10. 38 52「 」

상 지

업개 사업에 보11. ,

운용 리에 경비 지12.

그 에 목 달 여 통 사업에13.

지

각 사업 여 통 에 라 에1②

보 지 사업 결과 생 결 담, ( )缺損金

비 처리 다( ) .損費

여 다 각 운용 다.③

다 탁1.

본시 과 업에 에 매2. 4「 」

에3.

개[ 2008.12.2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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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용 리35 ( · ) 림 산식 운용 리 다· .①

림 산식 통 에 라 운용 리에·②

업 공사에 탁 다 다만 업 에 운. ,

용 경우에 업 동 에 에2「 」 「 」

통 여 다 개. < 2010.5.17>

업 계 원 에 라 계처리 여 다.③

개[ 2008.12.29]

운용 리35 ( · ) 림 산식 운용 리 다· .①

림 산식 통 에 라 운용 리에·②

업 공사에 탁 다 다만 업 에 운. ,

용 경우에 업 동 에 과 에「 」 「 」

통 여 다 개. < 2010.5.17, 2011.3.31>

업 계 원 에 라 계처리 여 다.③

개[ 2008.12.29]

시[ : 2012.3.2] 35

36 삭 <2005.12.29>

계37 ( ) 림 산식 공 원 에①

과 지 에 업 징 재 지, ,

납공 원 여 다.

림 산식 에 라 운용 리에 업35 2 ·②

공사에 탁 경우에 공사 원 에 담당 원과 지

원 담당 원 공사 직원 에 지 원과 납원,

다 경우 담당 원 징 직 지 원 담. ,

당 원 재 직 지 원 지 직 납원, ,

납공 원 직 다.

개[ 2008.12.29]

38 ( ) 림 산식 가 건

경우에 림 산식 에 라 상 라도

다.

개[ 2008.12.2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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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산39 ( ) 림 산식 계연도마다 운용 결산보고

여 다 연도 월 말 지 재 에게 여 다2 .

개[ 2008.12.29]

장 보 벌4 개< 2008.12.29>

공공 운 에 과 계40 ( )「 」 공사 직 운 등에

여 에 규 것 고 공공 운 에 에「 」

에 다.

개[ 2008.12.29]

등 탁41 ( ) 공사가 에 라 가 지 단체10 1 13

탁 시 사업과 여 가 지 단체가 취득 동

산에 리 동산등 에 라 등 여 경우 공사98「 」

가 지 단체 여 등 탁 다 개( ) . < 2011.4.12>代位

개[ 2008.12.29]

다 용42 ( ) 공사가 18 · 19 · 24 · 24 2· 24 3

에 사업 경우에 지 용 지 니 다9 25 .「 」

개[ 2008.12.29]

43 삭 <2002.12.26>

지 처 특44 ( ) 가 어 비 에 라 가가14 1「 」

시 업생산 비사업 재산 업 시 에 공 지 니

재산 공사에 상 여 다 개( ) . < 2009.6.9>讓與

개[ 2008.12.29]

업 시 리 등45 ( ) 림 산식 공사에①

여 업 시 리 다.

공사 업 시 리 에 통 에②

라 림 산식 에 갖 어 업 시 리 등 에등 여 다.

에 등 등 가지 것 본다2 .③

개[ 2008.12.2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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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시 리 질46 ( ) 업 시 리 보 에,

특별 규 경우 고 민 동산에 규 용 다.「 」

개[ 2008.12.29]

료 공 등 청47 ( ) 공사 계 업 에게 업 상 다

고 료 공 등 청 다.

개[ 2008.12.29]

계 열람 등48 ( ) 공사 사업 등10①

그 계 에 열람복사 등 본 청 다· · .

다만 사업에 경우에 료 청 다, 10 1 4 5 .

공사 지 리업 지 사업 여 계②

에 지 산 료 검색 복사 청 다· .

개[ 2008.12.29]

감독49 ( ) 림 산식 공사 경 목 달 경 등

여 다 각 사 과 업 에 여 지도감독 다· .

지 사업1. 10 1 1 15

에 라 림 산식 탁 도 사업2.

경 지 에 사3.

그 에 계 에 사4.

개[ 2008.12.29]

50 삭 <2009.5.27>

사 사용 지50 2( ) 공사가 닌 어 공사 사

사용 없다.

개[ 2008.12.29]

비 지 등50 3( ) 공사 직원 거 직원 었 사람 직 상 게

비 거 도용 여 니 다.

개[ 2008.12.29]

51 ( ) 거짓 그 18 2 , 20 1 , 21①

에 지원 거 에 차료2 22 1 19 2

사람 지원 차료 에 상당100 20

에 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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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직 상 게 비 거 도용 사람50 3 2②

징역 천만원 에 처 다1 .

개[ 2008.12.29]

과태료52 ( ) 에게 만원 과태료 과 다50 2 200 .①

에 과태료 통 에 라 림 산식1②

과징 다· .

개[ 2008.12.29]

< 10950 , 2011.7.25>

공포 시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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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농어 공사 농지 리 법 시행

[ 2012.1.6] [ 23488 , 2012.1.6, ]

목1 ( ) 어 공사 지 리 에 사 과 그 시「 」

에 사 규 목 다.

개[ 2009.6.26]

지 등2 ( ) 가가 어 공사 지 리 ( " "① 「 」

라 다 에 라 어 공사 공사 라 다 에) 6 3 ( " " )

지 간척지 매립지 개간지 그 에 에 지 다, , , .

가가 에 라 공사에 업 시 리6 3②

가가 업 시 림 산식 지 ㆍ

그 시 리 다.

에 라 가가 공사에 업 시 리 가 그2③

업 시 격 등 고 여 림 산식 평가

가 다( ) .價額

개[ 2009.6.26]

립등3 ( ) 에 공사 립등 사 다 각 같다7 2 .①

립목1.

2.

주 사 사 재지3. ( )分事務所

본4.

과 그 납5.

원 주민등 주 없 원 경우에 주6. (ㆍ

다)

공고7.

공사 에 립등 마쳤 에 지체 없 그 뜻 공고 여1②

다.

개[ 2009.6.26]

사 등4 ( ) 공사가 사 경우에 다 각①

에 라 당 사 등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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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사 재지 경우 주 내에 그 사 과 재1. : 2

지 연월

새 사 재지 경우 주 내에2. : 3 3 1 1 3

지 원 경우만 당 다 사, 6 ( ) 7

미 다 사 재지 경우 주 내에 새 사3. : 3

과 재지 연월

주 사 사 재지 등 역에 새 사②

경우에 주 내에 그 사 재지만 등 다3 .

개[ 2009.6.26]

등5 ( ) 공사가 주 사 다 등 역 경우①

에 재지에 연월 과 새 재지 새 재지에 각, 3 1

사 각각 주 내에 등 여 다2 .

공사가 사 다 등 역 경우에 주 사②

재지에 주 내에 연월 과 새 재지 등 고 새 재지에2 ,

주 내에 지 원 경3 3 1 1 3 , 6 (

우만 당 다 사 등 여 다) 7 .

같 등 역에 주 사 사 경우에 주2③

내에 연월 과 새 재지 등 여 다.

개[ 2009.6.26]

변경등6 ( ) 각 등 사 변경 경우에 주 사3 1

재지에 주 내에 사 재지에 주 내에 각각 당 변경2 , 3

사 등 여 다.

개[ 2009.6.26]

등 간 계산7 ( ) 공사가 등 여 사 림 산식

가 승 등 사 등 간 당 가 승 등 도

달 그 간 계산 다.

개[ 2009.6.26]

등8 ( ) 공사 등 그 주 사 사 재지①

지 원 그 지원 등 그 등 등 다, ( ) .支院

등 에 어 공사 등 갖춰 다.②

개[ 2009.6.2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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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신청 첨9 ( ) 공사가 등 신청 에 등 신청 에 다 각

에 첨 여 다.

에 립등 경우 공사 본 납 원 격1. 3 : ,

에 사 등 경우 사2. 4 :

에 등 변경등 경우 그 변경3. 5 6 :

개[ 2009.6.26]

리 등 등10 ( ) 에 라 공사 사 사 라9 ( " "①

다 리 경우에 주 내에 그 리 주 사) 2

사 재지에 다 각 사 등 여 다 등 사 변경.

경우에도 같다.

리 주민등 주1. ㆍ

리 주 사 사 과 재지2.

리 경우에 그 내용3.

에 리 에 주 내에 주 사 사1 2②

재지에 그 뜻 등 여 다.

개[ 2009.6.26]

공사 립목 달 사업11 ( ) 에 공사 립10 1 15 "

목 달 여 사업 란 다 각 사업 말 다 개" . <

2010.10.14>

공 리 매립에 에 라 지 업 산업 용지1. (「 」 ㆍ

지만 당 다 취득 여 개 용 보 리 사업) ㆍ ㆍ

그 에 림 산식 사업2.

개[ 2009.6.26]

공사 리지역에 편 사12 ( ) 에 라 공사 리지역 지12 1

역 공사 리지역 편 경우 다 각 같다.

가 공사가 새 업 시 리 운 게 당 지역1. ㆍ

그 업 시 업용 공 게 경우

공사가 지 단체 업 시 탁 리 게 당 지역2. ㆍ

그 업 시 업용 공 게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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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가 리 운 업 시 당 지역 업용 공3. ㆍ

게 경우

개[ 2009.6.26]

공사 리지역에 사13 ( ) 에 라 공사 리지역에12 3

지 공사 리지역에 경우 다 각 같다.

공사 리지역 업 시 업용 공 지 못1.

고 도 내에 업용 공 가망 없 경우

천재지변 그 에 에 가 사 지 용도가 변경 어2.

업용 공 없어진 경우

업 시 후 거 그 어 사실상 업용 공 지 못3.

고 고 내에 그 업 시 복 가망 도 없

경우

도시지역 산업단지 그 에 공용 공공용 사용 지4. ,

지 본래 용도 용 없게 경우

지 에 라 지 용 허가 거 다 에 라 지5. 34 (「 」

용 허가가 포 다 거쳐 용목 달 거 같)

에 라 지 용 신고 고 용목 달 지35 43

업용 공 없어진 경우

지 가 보 등 리시 거 그 에 에6. ( ), ( )洑 管井

사 공사 리지역 업 시 업용 공 없어

진 경우

개[ 2009.6.26]

그 업용 용14 ( ) 에 라 업용 용 가13 1 3

다 각 어 에 당 지에 업용 공

다 개. < 2009.12.15, 2010.10.14>

재산 다 에 라 지 공 지1. 「 」 ㆍ

공 리 매립에 에 매립 허 가 지2. 「 」

어 비 에 업생산 비사업 시 매립지 등3. 「 」

개[ 2009.6.26]

지 사업 등 시 계15 ( ) 공사 다 각 사업에 시 계①

립 여 매 계연도가 시 지 림 산식 승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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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지매매사업 지 지원사업1. 18

에 지 차사업2. 19

에 지 리 병사업3. 22 ㆍ

4. 에 지에 보 공사업 지 매 매도 사업24 2 ㆍ ㆍ

에 경 생 지원 지 매 사업5. 24 3

에 지 사용 매도 탁사업6. 24 4 ( )使用貸ㆍ ㆍ

에 지 담보 업 후생 지원사업7. 24 5

림 산식 공사가 각 사업 같 사업1 ( 6②

다 시 에 라 생 비용 에 지 리) 31 ( "

라 다 에 지 다" ) .

개[ 2009.6.26]

지 리 병 등16 ( )ㆍ 공사 지 가 어 비① 「 」

에 라 지 리 병 시 신청 경우에만43 22ㆍ

에 지 리 병 시 다 개1 . <ㆍ

2009.12.15>

공사 에 라 역시 도지사 특별 도지사22 2② ㆍ

지 리 병계 가 에 상 내 간5 15ㆍ

여 그 리 병계 개 고시 고 계 열람,ㆍ

게 여 다.

지 가 지 리 병 여 지원③ ㆍ

경우에 림 산식 에 라 공사에 그 지원 청

다.

어 비 에 업생산 비사업 시 지 리④ 「 」 ㆍ ㆍ

병 집단 지 청산 지 에( ) 34 1集團換地

에 라 지원 가 에 림 산식 에3

라 공사에 그 지원에 청 다 개. < 2009.12.15>

개[ 2009.6.26]

시 사업 처리17 ( ) 에 라23 4①

에 귀 다 각 같다( ) .損益

지 매 가격과 매도가격 차1.

지 차료 료 차2.

지 료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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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지연 채 과 그 상 차4. 19 11 2

공사 시 사업 시 결과에 여 매 계연도 말②

림 산식 산 그 결과 생,

에 납 고 실 림 산식 에게 비 처리 청 여 다, ( ) .損費

개[ 2009.6.26]

지 재개 사업 등18 ( ) 에 지 재개 사업24 1①

지 연 건 용 건 지 지 그 주변 지 등 개( ),遊休農地

사업 공사 리지역 지 께 어 비 에 업생산( 「 」

비사업 병 경우 포 다 림 산식 사업)

다 개. < 2009.12.15>

공사가 에 지 재개 사업 경우에 당 역1②

상 지 신청 지 재개 사업 시 계 립 여 림 산

식 승 다.

에 신청 당 역 어 비 에 지등2 11③ 「 」

상 동 여 다 다만 림 산식 사3 2 . ,

그 격 상 동 없 경우에 그 역 개 상3 2

상에 당 지 동 신청 다 개3 2 . <

2009.12.15>

공사 에 라 지 재개 사업 시 계 승 에 지체 없2④

당 지 재개 사업 개 공고 고 계 열람 게,

여 다.

에 지 재개 사업 에 공사24 1 24 2⑤

재산 개 사업에 여 에규 사 에 어 비 에「 」

업생산 비사업 에 다 개. < 2009.12.15>

개[ 2009.6.26]

공사 지에 재개 사업계19 ( ) 에 라 립 사24 3

업계 에 다 각 사 포 어 다.

사업 상 지역 도1.

사업계 개 사업 규 등 포 다2. ( )

사업 지 산 사업비 달계3.

사업4.

개 지 시 리 처 계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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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에 림 산식 다고 사6.

개[ 2009.6.26]

지시 과 업 개 지 매19 2( ) 공사가 24①

에 라 지시 과 업 개 여 지 매 경우2 2

그 매 상 지 다 각 같다.

거 업 업 지1. ( )轉業

고 질병 등 퇴 업 지2.

그 에 림 산식 지3.

공사가 에 라 지 매 경우 그 매 가격 동산 가격공시1② 「

감 평가에 에 감 평가업 가 평가 다.」

개[ 2009.6.26]

매 지 매도 등19 3( )ㆍ 공사 에 라24 2 2①

고 지 업 업 업 그 에 림 산식, ,

에게 매도 거 다.

공사가 에 라 지 매도 경우 그 매도가격24 2 2②

동산 가격공시 감 평가에 에 감 평가업 가평가「 」

다.

공사가 에 라 지 경우 그 료 당 지역24 2 2③

지 료 고 여 차 과 여 다.

개[ 2009.6.26]

경 생 지원 지 매 등19 4( ) 에 라24 3 1①

지 지에 린 업용시 지등 라 다 공사에 매도( " " )

고 차 업 업 공사에 지등 매도 차 신

청 여 다.

공사 에 신청 경우에 당 업 업 에1②

여 경 도 경 생 가 경 등 림 산식,

평가 에 지 검 후 경우에 신청 상 지,

등 매 다.

공사가 에 라 지등 매 경우 그 매 가격 다24 3 1③

각 에 다.

지 동산 가격공시 감 평가에 에 감 평가업 가 평가1. : 「 」



한국농어 공사 및 농지 리 법 시행 ❚413

지에 린 업용시 동산가격공시 감 평가에 에 감2. : 「 」

평가업 가 간 만료 시 평가

개[ 2009.6.26]

간 료19 5( )ㆍ 공사가 에 라 매 지등24 3 1①

당 업 업 에 경우 그 간 다7 .

공사 에 라 지등 매도 업 업24 3 1 1②

에 간에 경 생 어 운 사 가 다고 경우에

림 산식 에 라 과 지 니 에3

간 연 다.

공사가 에 라 매 지등 당 업 업 에1③

경우 연간 료 그 지등 매 가격에 천 에 림 산식1 10

비 곱 여 산 월, ( ) ( )月割 日割

계산 다.

개[ 2009.6.26]

지등 매19 6( ) 에 라 지등 매도 당시24 3 3①

그 포 승계 매 라 다 그 지등에 여 매( " " ) ( )還買

경우에 림 산식 에 라 공사에 매 신청

여 다.

매 가 에 라 매신청 경우에 매도 지등 에1②

여 매 신청 여 다 다만 공 사업에 여 용 등 특별 사. ,

가 지등 고 매 신청 다.

공사가 에 라 매 지등 매 경우 그 매가격24 3 3③

다 각 에 다.

지 다 각 목 낮1. :

가 동산 가격공시 감 평가에 에 감 평가업 가 평가. 「 」

지 매 가격과 지 매 가격에 매 지 림 산식 업.

책 등 고 여 용 여 산

산

지에 린 업용시 당 업용시 매 가격2. :

공사 매 가 간 연 지 니 고 에19 5 1④

간 에 매 청 경우 매 꺼 에 납 어 운 사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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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고 경우에 림 산식 에 라 매

여 납 게 다.

공사 매 가 에 지등 간 만료 지 공24 3 3⑤

사에 매 지 니 경우에 간 후 그 지등 에3

게 매도 거 다 경우 그 지등 매도 에 여.

용 다19 3 .

개[ 2009.6.26]

지 사용 매도 탁 등19 7( )ㆍ 에24 4 1①

라 공사가 사용 매도 탁 지 지 동1ㆍ

연 지 상 지 그 상 그( ) 2 ,連接

천 곱미 상 어 다 경우 같 원 지1 .

동 것 본다.

공사 다 각 어 에 당 지에 사용② ㆍ

매도 탁 없다.

계 용에 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1. 36「 」 ㆍ ㆍ

역 지

지 에 지 용허가 다 에 라 지 용허가가2. 34 (「 」

가 허가 승 등 포 다 거 같 에) 35 43ㆍ ㆍ

지 용신고 지

개 용도 지 지역 지 역 단지에 지 에 림 산식3. ㆍ ㆍ ㆍ

여 고시 지

공사가 지 사용 매도 탁 경우 그 사용③ ㆍ ㆍ

매도 탁 간 다 각 같다.

사용 탁 간 상1. : 5

매도 탁 간 개월 내2. : 6

개[ 2009.6.26]

탁 료19 8( ) 에 지 사용24 4 2 ㆍ

매도 탁 료 별 과 같다1 .

개[ 2009.6.26]

후생 신청 지원19 9( ) 에 라24 5 1①

지 담보 후생 지연 라 다 지원( " " )

업 공사에 지연 지원 신청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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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 에 신청 당 업 다 각 건 갖1②

었 지 검 후 경우에 지원 상 결 다, .

업 우 가 경우에 우 포 다 연 신청연도 말1. ( )

만 상 것65

경 상 것2. 5

고 지 만 곱미 것3. 3

본 신[ 2009.6.26]

지연 지원 등19 10( ) 에 라 지원 상 결19 9 2①

사람 지연 지원 경우에 공사에 지 담보 공 고 지

연 지원에 지연 지원 라 다 체결 여 다( " " ) .

경우 담보 공 지 담보 지 라 다 그 가격 평가( " " )

림 산식 다.

에 라 지연 지원 체결 사람 다 각 지연 지1②

원 식 에 택 여 다.

생 동 매월 지 식1.

간 동 매월 지 식2.

공사 지연 지원 체결 경우에 담보 지에 당 고 다③

각 사람에게 지연 지원 여 다.

공사 지연 지원 체결 업1.

업 사망 개월 내에 담보 지 등2. 1 6

지연 채 여 결 림 산식 우

다만 담보 지 등 지연 채 거 우. ,

다.

업 사망 개월 내에 담보 지 등3. 1 6

지연 채 마 림 산식 우

에 지연 채 란 지 담보 후생3 2 3 " "④

지원 신청 업 공사에 지원 에( 19 11 1 2

가 비 험 담 포 다 에 여 지 채 말 다) .

지연 월 지 산 에 지가격 상승 사망 등, ,⑤

지연 지원에 사 림 산식 다.

본 신[ 2009.6.26]

지연 가 비 험 담19 11( ) 공사 지연 지원 상 지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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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지원 체결 에 과 지 니 에 림 산100 2

식 여 고시 담보 지 가격에 곱 여 산 지연 가

비 징 다.

공사 지연 운 상 등 고 여 연 과 지 니100 2②

에 림 산식 여 고시 에19 10 4

지연 채 에 여 가지 채 지연 채 라 다 에 곱 여 산( " " )

지연 험 담 징 다.

에 가 비 에 험 담 그 지연 채 에1 2③

포 시키 징 다.

본 신[ 2009.6.26]

당 등19 12( ) 에 라 지연 지원19 10 3①

사람 지연 라 다 담보 지에 당 가등 담보 지상( " " ) , ,

지역 등 니 다, ( ) .制限物權

에도 고 지연 가 지연 채 상 상1②

채 고 여 공사에 여 당 경우에 공사 동

당 가등 담보 등 담보 다.

본 신[ 2009.6.26]

지연 지 지 등19 13( ) 공사 다 각 어 에①

당 사 가 생 경우에 지연 지 지 여 다.

업 사망 경우 다 각 목 어 에1. 19 10 3 1

당 경우

가 림 산식 우 가 없 경우.

림 산식 우 가 경우에 그 우 가 개월 내. 6

에 담보 지 등 지연 채 거 거 마 지

니 경우

우 가 사망 경우2. 19 10 3 3

지연 가 담보 지 상실 경우3.

지연 채 당 채 고 과 것 상 경우 공사4.

채 고 변경 에 지 니 경우

여 담보 지에 거 공사5. 19 12 1 2

동 없 담보 경우

담보 지가 용 등 상 지 용 없게 경우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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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 에 사 가 생 경우에 지연 채 상 거 당1②

실 지연 채 여 다.

공사 에도 고 담보 지 가1 2 1 3 6③

에 당 경우 가 사 가 다고 경우에 그 담보 지

에 지연 채 고 지 담보 지 에 여 지연,

지원 다.

지연 언 든지 지연 채 상 고 지연 지원 지④

다.

본 신[ 2009.6.26]

지연 채 사19 14( ) 공사가 지원 지연 에 채①

사 담보 지에 만 다.

에도 고 다 각 어 에 당 사 공사가 담보1②

지에 지 못 에 지연 다 재산에 도

채 사 다 개. < 2010.9.20>

에 당 에 우 본1. 19 10 3 35 1「 」

지 본 에 채99 1「 」

에 당 에 우 근 에2. 19 10 3 38 2「 」

채

에 지 지 사 가 생 후에 지원 지연 채3. 19 13 1

지연 고 과실 담보 지가 훼 어 지 못4.

지연 채

본 신[ 2009.6.26]

사채20 ( ) 공사가 에 라 사채 경우에 다 각27

사 에 여 사 결 거쳐 다.

사채 목1.

사채2.

지 사3. 21 2 2 7

개[ 2009.6.26]

사채 등21 ( ) 사채 집에 사채청 에 그 사①

채 과 주 고 여 다 다만 사채 가, . ,

여 경우에 가 어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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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채청 사 다 각 사 어 다, .②

공사1.

사채2.

각 사채3.

사채4.

원 상 과 시5.

지 과 시6.

사채 가 그 가7.

미 사채 상 지 니 사채가 경우에 그8.

식 식 경우에 그 뜻9. ( ) ( )記名式 無記名式

사채 집 탁 사가 경우에 그 상 주10.

사채 경우에 용 지 니 다 사1 2 .③

채 집 탁 사가 사채 경우 그 에 도

같다.

개[ 2009.6.26]

사채 등22 ( ) 사 사채 청 에 청 에①

보다 경우에도 사채 다 시 사채청 에 다.

경우 그 사채 다.

공사 에 사채 가 료 에 지체 없 가1②

사채 납 게 여 그 납 후가 니 그 사채,

지 못 다.

사채 집 탁 공사 여 에2 21 2③

다.

개[ 2009.6.26]

사채 재 사23 ( ) 사채에 지 사 과 사채21 2 2 6

연월 고 사 여 다, .

개[ 2009.6.26]

사채 원24 ( ) 공사 주 사 에 사채 원 갖춰 고 다 각 사①

어 다.

사채 별1. ( )券種別

사채 연월2.

지 에 규 사3. 21 2 2 6 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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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채가 식 경우에 각 사 에 다 각 사 사채1②

원 에 께 어 다.

사채 주1.

사채 취득 연월2.

사채 그 리 공사 근 시간에 언 든지 사채 원③

열람 다.

개[ 2009.6.26]

사채 에 통지 등25 ( ) 사채 그 리①

에 통지 고 사채청 에 주 여 다.

식 사채 에 통지 고 사채 원 에 주( )催告②

여 다 다만 주 공사에 통지 경우에 그 주 다. , .

식 사채 에 통지 고 공고 다 다만. ,③

주 경우에 통지 공고 갈 다.

개[ 2009.6.26]

비 등 본26 ( ) 공사가 에 라 비 과 사28 3

업 립 본 경우에 사 결 거쳐 재

승 다.

개[ 2009.6.26]

감가상각 특26 2( ) 공사 업 시 에 여 계연도마다 감가상①

각 여 다.

② 공사 에 감가상각 에 업 시 개 보 지1 ㆍ ㆍ

리 여 고보 에 업 시 지 리30 2

립 등 사용 경우에 그 사용 에 감가상각 지 니

다.

개[ 2009.6.26]

차27 ( ) 에 란 과33 " " 「 」

에 말 다 개2 1 2 . < 2010.11.15>

개[ 2009.6.26]

28 ( ) 지 에34 1 1 9 11

도 건과 에 사업 도31 6 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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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 림 산식 재 과 여 다 변경.

경우에도 같다.

개[ 2009.6.26]

에 지 사업29 ( ) 림 산식 지 단체 공사에

게 에 지 사업 지 포 업생산34 1 9

사업 시 게 다.

개[ 2009.6.26]

30 ( ) 34 1 4 5 2 8 9 11① ㆍ ㆍ ㆍ

에 지재개 사업 간척 지 간척 지 업생산에 용,

업 시 리 보 보강 사업 계 지 등 비사업 지 사, ,ㆍ

업 지 포 업생산 사업 업개 사업에

개 비 공사비 재 용지매 보상비 공사감리비 본 사비( , , , ,

량 계비 등 말 다 다 개) . < 2011.11.23>

에 라 사업 시 에 사업시 라 다29 ( " " )②

에 라 탁 리 에게 에 개 비 지원 청35 2 1

다.

탁 리 사업시 개 비 지원 청 경우에③

림 산식 승 지원 다 경우 탁.

리 리 여 사업시 지원에 계

체결 다.

에 라 개 비 지원 사업 료 사업시 그 사업3④

지 매각 거 시사용 경우에 그 매각 료,

시사용료 에 납 여 다.

에 지 매각 시사용 그 매각 료 시사용4⑤ ㆍ ㆍ ㆍ ㆍ

료 처리에 사 림 산식 다.

개[ 2009.6.26]

업 시30 2( ) 목에 간척 지34 1 5 2 "

업생산에 용 등 통 업 시, , "

란 지 담 취 보 용( )取入洑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

과 들 시 에 시 말 다.ㆍ

본 신[ 2011.11.2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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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그 사업31 ( ) 에 통34 1 13 "

사업 란 다 각 사업 말 다 개" . < 2009.12.15>

다 각 목 사 에 사 시험 연 보1. ㆍ ㆍ

가 지 도에 사.

지 보 용 리에 사. ㆍ

다 지 염 지에 사.

업 개 사업과 료 집 리2.

지재개 사업과 지 사업 지 포 업생산 사3.

업 지 사 본 사 시험 연 에 경 평가 사후, , ,

경 사

업진 지역 지 리에 지원4.

어 비 에 라 가가 시 업생산 비사업 지5. 14 (「 」

단체 공사가 가 업생산 비사업 포 다)

매립지 등 리 처 매각 징 업ㆍ

에 차 간척 지 등 매 매도사업 업6. 20 21 ㆍ

업 복귀 지원사업

지 에 매 청 지 매7. 11 2「 」

지 개 사업지역 습지 보 등 연 경 보 책 립8.

개[ 2009.6.26]

보32 ( ) 에 라 에 보 지34 2①

사업 34 1 5 2 7 11 , 31 1 5ㆍ ㆍ

지 사업 다 개8 . < 2011.11.23>

에 라 에 보 보 지 신청 에 보 사업1②

목 주체 간 내용 경비 보 등 사업계 첨, , , , ,

여 림 산식 에게 여 다.

림 산식 에 신청 경우에 보 지 여2③

결 고 그 결과 신청 에게 다.

개[ 2009.6.26]

비처리33 ( ) 에 라 담 비처리34 2

결 다 각 같다 다만 사업시 귀책사 생 결. ,

다 개. < 2011.11.23>

지 에 사1. 34 1 1 3 , 5 , 6 , 7 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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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에 사업 시 에 라 생 결31 6 7

에 지재개 사업 계2. 34 1 4 8 9 ,ㆍ

지 등 비사업 지 사업 가 그 지 등 매각 결과 그 매각

사업비에 미 지 못 게 어 생 결

지 지 규 에 사3. 34 1 1 5 6 9

업과 에 사업 시 림 산식31 6 7

천재지변 그 득 사 생 결

개[ 2009.6.26]

계34 ( ) 림 산식 과 지①

여 에 계 다.

에 라 운용 리에 계업 등 탁 공사35 1② ㆍ

과 지 여 단 에 에35 2

계 여 다.

개[ 2009.6.26]

탁업 등35 ( ) 림 산식 에 라 다35 2①

각 업 공사에 탁 다 개. < 2011.11.23>

운용 리에 계업1. ㆍ

에 지보 담 납 징 리에 업2. 32 4

지 지3. 34 1 1 5 , 5 2, 6 9 11

에 에 여 림 산식 업

에 여 운용에 업4. 34 3

그 에 운용 리에 여 림 산식 업5. ㆍ

에 라 운용 리에 계업 등 탁 공사1 ( "② ㆍ

탁 리 라 다 운용 리 여 다" ) ㆍ

계 여 계처리 여 다.

개[ 2009.6.26]

36 삭 <2006.4.28>

37 삭 <2006.4.28>

38 삭 <2006.4.28>

계 직39 ( ) 계 여 직 다 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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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다.

징 징 에 사1. :

재 지 원 재산 리에 사2. :

지 지 에 사3. :

납공 원 고 보 가 보 납에 사4. : ㆍ ㆍ ㆍ

개[ 2009.6.26]

결산40 ( ) 탁 리 매 계연도 결산보고①

여 다 계연도 월 지 림 산식 에게 여 다2 15 .

에 결산보고 에 다 각 첨 여 다1 .②

사업계 비 실 에1.

차2.

계산3.

여 처 계산 결 처리계산4.

그 에 결산 내용 게 여5.

개[ 2009.6.26]

41 삭 <2002.12.31>

지 등 상 여42 ( ) 림 산식 에 라 공사44①

에 상 여 재산 공사 립목 달 에 다고

매립지 간척지 개간지 취 취 쓸 내 곳 그 에 에( : ),ㆍ ㆍ ㆍ

지 공 목 그 건 다, ( ) .立木

공사 에 재산 상 여 경우에 그 재산 목1②

등 첨 여 림 산식 에게 여신청 여 다.

에 여신청에 사 림 산식 다2 .③

개[ 2009.6.26]

업 시 리 등43 ( ) 공사가 에 라 업 시45 2①

리 등 경우에 림 산식 에 라 업

시 리 등 신청 림 산식 에게 여 다.

공사 에 라 등 업 시 리 가 업 시1②

폐지 등 사 그 원 변경 거 폐지 었 에 지

체 없 업 시 리 변경등 말 등 신청 여 다.

림 산식 에 등 신청 등 에1 2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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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에 등 공사에 여 다.

개[ 2009.6.26]

고 식별 보 처리44 ( ) 어 공사 다 각 사업 업

가 경우 개 보보 시 에 주민등19 1「 」

가 포 료 처리 다.

에 지 매 매도 등에 사업1. 18 , 24 2 24 3 ㆍ

업

에 지 차사업2. 19

에 업 업 복귀 지원 업3. 21

에 지 리 병 등에 업4. 22 ㆍ

에 지 등 탁에 업5. 24 4

에 후생 지원 업6. 24 5

본 신[ 2012.1.6]

과태료 과45 ( ) 에 과태료 과 별52 1 2

같다.

개[ 2009.6.26]

민감 보 고 식별 보 처리 근거 마< 23488 , 2012.1.6> (

과 료 리에 시 등 개 )

시1 ( ) 공포 시 다 단 생략. < >

2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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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농어 공사 농지 리 법 시행규

[ 2009.11.28] [ 97 , 2009.11.27, ]

목1 ( ) 규 어 공사 지 리 같 시 에「 」

사 과 그 시 에 사 규 목 다.

개[ 2009.6.29]

업 업2 ( ) 어 공사 지 리 라 다( " " ) 2「 」

에 업 업 다 각 어 에 당 규 지6 1

상 업 동 보 업 다.

벼 주 목 업 만 곱미 상 지1. ( ) : 6主作木

그 업 림 산식 규 상 지2. :

개[ 2009.6.29]

업 시 리 가 평가3 ( ) 어 공사 지 리「

시 라 다 에 업 시 리 가( " " ) 2 3」

평가 감 평가에 규 에 에 다.「 」

개[ 2009.6.29]

공사 리 지역 공고 열람 등4 ( ) 어 공사 공사 라 다( " " )①

가 에 라 공사 리 지역 공고 에 그 공사 리 지역11 2

사 게시 에 게시 경우( ) ,分事務所

에 간신 에 게재 께 사용 다.

② 에 공사 리 지역 공고에 다 각 사 포 어 다1 .

공사 리 지역 사1.

역별 공사 리 지역2.

업 시3.

공사 리 지역에 업용 공 계4.

에 업용 용5. 7

공사 리 지역 시 지 도6.

공사 리 지역 에 신청 차7.

공사 에 공고 에 공사 리 지역에 계1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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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 그 공사 리 지역 사 에 갖춰 고 계 열

람 도 여 다.

에 공사 리지역 공고 계 열람에11 4④

여 지 규 용 다1 3 .

개[ 2009.6.29]

공사 리지역 신청 등5 ( ) 공사 리지역에 지 계①

에 라 그 지 공사 리지역에 여 것 청 경12 3

우에 별지 식 공사 리지역 신청 공사에 여 다1 .

공사가 에 라 공사 리지역에 지 림 산식12 3②

승 직 공사 리지역에 경우에 별지 식2

공사 리지역 승 신청 에 다 각 첨 여 림 산식

에게 여 다.

공사 리지역 사1.

공사 리지역 사2.

공사 리지역에 업용 용3.

공사 리지역 지 시 역도4.

별지 식 공사 리지역 업용 용 채 담 산5. 3

개[ 2009.6.29]

공사 리지역 공고6 ( ) 공사가 에 라 공사 리지역에12 4①

지 공고 에 다 각 사 상 공고 여 다20 .

공사 리지역에 사1.

공사 리지역에 지 역별2.

공사 리지역에 업용 용3.

공사 리지역에 지가 시 지 도4.

공사 리지역에 업용 용 채 담 에 사5.

공사 리지역 에 신청 차6.

에 공고 에 여 용 다1 4 1 .②

개[ 2009.6.29]

업용 용7 ( ) 에 업용 용13 2

별지 식에 다4 .

개[ 2009.6.2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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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 상 지 등8 ( ) 공사 에 라 다 각 지18 1 1①

매 경우에 림 산식 에 라 매 여 다.

경우 공사 지 에 업진 지역 지 우 매 여28「 」

다.

비 업 지 비 업 지1.

업 업 지2. ( )轉業

고 질병 등 퇴 업 지3.

그 에 림 산식 지4.

에 라 공사가 매 지 업 업 상1 ( "②

업 상 라 다 업 에 라 에 복귀" ), 21 ( )營農

에게 매도 여 다.

개[ 2009.6.29]

매매가격 결9 ( ) 공사가 에 라 매매 지18 1 1①

가격 매매당사 간 에 라 결 동산 가격공시 감 평가에, 「

에 공시지가 근 지역 실 거래가격 등 고 여 결 다.」

삭 <2009.11.27>②

개[ 2009.6.29]

매도 등 상 등10 ( ) 공사가 에 라 지 매도 경우에8 2①

그 여 상 게 다.

공사 에 라 지 매 에18 1 2②

지원 경우에 그 매 여 상 게 다.

에 지매도 에 지매 상 에1 2③

사 림 산식 다.

개[ 2009.6.29]

지 지원11 ( ) 공사가 18 2 , 20 1 21①

에 라 지 지원 여 지원 상 에2

단 에 에 통보 여 다35 2 .

에 라 통보 당 업 에게 고 그 결과1②

공사에 통보 여 다.

개[ 2009.6.29]

업 상 등12 ( ) 에 업18 3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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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업 다 각 같다.

업 상1.

가 에 사 업 동 보 고 업 업 착.

규 고 업 것

강 고 과 개 등 업 에 도 역.

업 것

업2.

벼 감귤 그 에 림 산식 목 주 목 것, ,

에 업 상 업1 , ,②

그 에 사 림 산식 다.

개[ 2009.6.29]

차 상 등13 ( ) 에 그 에 림 산식19 1 "①

지 란 다 각 지 말 다" .

업 득 업 득보다 많 업 지1.

공사가 차 지 다시 차 업 경 지 림2. ( )自耕農地

산식 거리에 비 업 지

공사에 지 간 후 공사에 계 지3.

그 에 림 산식 지4.

공사 에 라 지 차 경우에 림 산식19 1②

에 라 차 여 다 경우 공사 어 비. 2 1「 」

에 어 지역 지 차 여 다.

공사 그 지가 매도 지 니 거 차 지가 지 니 경③

우에 업 상 업 에 그 탁 다 경우.

탁 료 그 에 탁 에 여 사 그 지역 에 다.

개[ 2009.6.29]

차료 결 등14 ( ) 에 라 공사가 차 지19 1①

차료 그 지역 차료 등 고 여 당사 간 에 라

결 다 경우 료도 같다. .

공사 에 라 지 차료 미리 지19 2②

경우에 그 지 차에 여 다 각 어 가 료

후에 지 여 다.

차 당 등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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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업 에 보험 사가 보 보험2. 「 」

상 연 보 보 보3. 1

공사 에 라 지 경우 그 료 매19 3③

여 내게 여 다 다만 차 청 경우에 료 꺼 에 미리. ,

내게 다.

에 료 납 등에 사 림 산식 다3 .④

개[ 2009.6.29]

간척 지 개간 지 매매15 ( ) 에 매매 상 지20 1①

월 에 공 어 상 차 고 간척 지 개간1976 12 31 20

지 다.

공사가 에 지 매 경우 지 매매가격 다 에1②

특별 규 없 매매당사 간 에 라 결 그 지 경 고,

업 견 여 다.

공사가 에 지 경 업 에게 매도 거 경 업 에게 당1③

지 에 지원 경우에 용 다10 .

개[ 2009.6.29]

복귀 지원16 ( ) 공사 지 고 업 업 21 1①

에 라 에 복귀 경우 그 지가 에게 경우에 공사가3

고 거 차 지 우 다.

공사 지 매도 고 업 업 에 라 에 복귀21 2②

경우에 업 당시 지 규 고 여 그 업 에게 공사가

지 우 매도 다.

공사가 에 라 지 거 매도 경우 료 매도1 2③

가격 결 등에 여 용 다9 , 10 14 .

개[ 2009.6.29]

지 리 병 등 지원17 ( )ㆍ 에 라 지16 3①

리 병 여 지원 지원신ㆍ

청 에 다 각 첨 여 공사에 여 다.

상 지 리 병계1. ㆍ

지 간 리 병에2. ㆍ

산 내역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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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라 업생산 비사업 시 가 지원에16 4②

청 경우에 다 각 공사에 여 다.

청산 지 에 드 지원1. 1

2. 에 당 에 지 리 병 지계 사본1 1ㆍ ㆍ

지 리 병 지계 가 사본3. 1ㆍ ㆍ

리 병 지지 도 사본 각4. 1ㆍ ㆍ

공사 에 라 지원신청 경우에 지원 여 결 후 그 결과1③

신청 에게 통지 여 다 개. < 2009.11.27>

공사 에 청 지원 여 결 후 그 결과 업2④

생산 비사업 시 에 당 에게 통지 여 다2 1 .

에 지원 도 건과 그 에 사 림 산1 2⑤

식 다.

개[ 2009.6.29]

개 상 지 동 특 사18 ( )

단 에 림 산식 사 란 다 각 어18 3 " "

같다.

지 재개 사업에 참가 격 지 니1.

가 과 경우3 1

지 재개 사업 시 지 계가 그 개 상2.

트 미만 경우20

개[ 2009.6.29]

공사 지 등 재개 사업 용지 용도19 ( ) 24 2

에 그 에 림 산식 용도 란 다 각 어5 " "

에 당 것 말 다.

에 지역 개 사업1. 10 1 6

시 개 운 에 에 단지2. 「 」

림 산 생산 가공 시 등 업시3. ㆍ ㆍ

림 산 연 시4.

그 에 다 에 사업 림 산식 사업5.

여 시

개[ 2009.6.2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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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 상 지19 2( ) 에 그 에 림 산식19 2 1 3 "

지 란 다 각 어 에 당 지역 림 산식"

지시 여 지매 지역 고시 지역 지 말 다.

지가격 격 락 지역1.

지가격 지 락 거 지 락 상 지역2.

개[ 2009.6.29]

매도 상19 3( )ㆍ 에 그 에 림 산식19 3 1 "

란 다 각 어 에 당 말 다" .

업 상1.

업 새 업경 시2.

지 용 상 만 당 다3. ( )

개[ 2009.6.29]

경 생 지원 지 매 상 평가19 4( ) 19 4 2

에 림 산식 평가 별 같다" " .

개[ 2009.6.29]

차 간 연19 5( ) 에 라 차 간 연19 5 2①

업 업 에 차 간 개월19 5 1 6

지 공사에 차 간 연 신청 여 다.

공사 에 간 연 신청 간 연 사 등1②

검 여 그 처리결과 신청 에게 통지 여 다.

개[ 2009.6.29]

매신청19 6( ) 에 지등 매도 당시 그19 6 1

포 승계 매 라 다 차 간 만료 에 라( " " ) ( 19 5 2

차 간 연 경우에 그 연 차 간 만료 말 다 지 공사에)

매 신청 여 다( ) .還買

개[ 2009.6.29]

매 납19 7( ) 공사 에 라 매 에게19 6 4

매 여 내게 경우에 매 상에 당100 40

매 당시에 내게 고 지 지 니 에3 3

내 여 내게 다.

개[ 2009.6.2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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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생 신청19 8( ) 에 라 지 담보19 9 1

후생 지연 라 다 지원 업 별지( " " )

식에 지연 지원신청 공사에 여 다4 2 .

본 신[ 2009.6.29]

담보 공 지19 9( ) 에 라 담보 공19 10 1

지 담보 지 라 다 다 각 건 갖 어 다( " " ) .

지원 상 가 고 것1.

어 지 것2.

가 가처 등 목 닐 것3. ㆍ ㆍ

본 신[ 2009.6.29]

담보 지 가격 평가19 10( ) 에 담보 지 가19 10 1

격 동산 가격공시 감 평가에 에 개별공시지가에 지「 」

곱 여 산 다.

본 신[ 2009.6.29]

우19 11( ) 본19 10 3 2 3 19 13ㆍ

가목 목에 림 산식 우 란 지연 지원1 1 " "ㆍ

에 체결 당시 계 여 업 과19 10 3 1

계에 우 말 다.

본 신[ 2009.6.29]

지 리 사용20 ( ) 에 라 지 리34 1 (

라 다 운용 사업 시 사용 당 연" " )

도 도 월 지 운용 리 에게 여 다5 20 .ㆍ

개[ 2009.6.29]

21 ( 탁업 처리에 료) 에 운용35 1 1 ㆍ

리에 계업 탁 여 처리 게 료 담

다 경우 료 지 과 그 에 사 림 산식.

다.

개[ 2009.6.29]

운용 리 상 보고22 ( )ㆍ 에 운용 리35 2 ㆍ

에 계업 등 탁 공사 매월 운용 리 상 림 산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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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 에게 보고 여 다.

개[ 2009.6.29]

23 ( ) 에 라 상 에 사 가38①

생 경우에 취 그 사실 지체 없 상 에게 통지 여

다.

에 라 상 통지 그 통지1 30②

내에 원리 상 여 그 지났 에 그 다 연체,

용 다.

개[ 2009.6.29]

24 삭 <2003.1.16>

지 등 상 여 신청25 ( ) 공사 에 라 지42 2①

등 상 여 신청 경우에 별지 식 재산 상 여 신청 에5

다 각 첨 여 림 산식 에게 여 다.

상 여 재산목1.

사2.

여 재산 사용계3.

에 신청 시 담당 공 원 에1 21 1② 「 」

보 공동 용 통 여 다 각 여 다.

지등 등본 지 만 당 다1. ( )

지 경우에 말 다2. ( )

지 도 등본 여재산 시 만 당 다3. ( )

림 산식 에 신청 경우 지 등 상 여1③

결 에 별지 식 재산 상 여 공사에6

고 그 사실 특별 도지사 시 고 시 경우에 청(ㆍ

말 다 등 에 통보 여 다) .ㆍ

개[ 2009.6.29]

업 시 리 등26 ( ) 지 규 에43 1 3①

업 시 리 등 신청 별지 식에 고 업 시7 ,

리 등 별지 식에 업 시 리 등 별지8 ,

식에 다9 .

에 업 시 리 등 에 다 각 사 등 여1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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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
등1.

등 주2.

등 원3.

등 원 생4.

등5.

등 연도별 여 다2 1 .③

개[ 2009.6.29]

지 시 규< 97 , 2009.11.27> ( )

시1 ( ) 규 월 시 다2009 11 28 .

2 생략

다 개3 ( ) 어 공사 지 리 시 규 다 과

같 개 다.

삭 다9 2 .

지 리 원 원 상 견 들어 지원 여17 3 " 2 "

지원 여 다" "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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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법

[ 2011.8.4] [ 11005 , 2011.8.4, ]

장1

목1 ( ) 가 개량 식 산업 개 가 과 산· , ,

가격 통개 등에 사 규 여 산업 시키고 산·

가 득 시키 산 공 지 것 목

다.

2 ( ) 에 사용 용어 뜻 다 과같다 개. < 2007.8.3, 2008.2.29>

가 란 사 말 염 등 산 포 다 같다 돼지닭 그1. " " · · ( . )· · ,

에 림 산식 짐승가 등 말 다· ( ) .家禽

란 특징 지닌 식용 가 에 라 등2. " " 6

거 에 라 검 결과 식용 특징 갖 것7

가 말 다.

산 란 가 에 생산 고 꿀과 들 가공 원 원3. " " · · · · [ (原毛

포 다 원 그 에 가 생산 림 산식) ]· ,皮

것 말 다.

업 란 림 산식 가 공 시 시4. " "

매 다 사람에게 사 탁 것 포 다 업 말 다( ) .

업 란 사 고 그 에 림 산식 식5. " " ,

용 가 생산 여 매 다 사람에게 사 탁 것 포(

다 업 말 다) .

계란집 업 란 계란 집 여 별포 후 매 업 말 다6. " " · .

산 시책 강3 ( ) 림 산식 가 개량 식 산업· ,①

개 가 과 산 가격 통개 사료 산, · · , ,

뇨 처리 원 가 생 등 산 에 계 과 시책,

립 시 여 다 개· . < 2008.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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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지 단체 에 시책 여 사업비1②

산 에 지원 다.

산 심 원4 ( ) 에 산 시책에 사 심3①

여 림 산식 산 심 원 원 라 다( " " )

다 개. < 2008.2.29>

원 다 각 그 과 운 에 사 통,②

다.

계 공 원1.

생산 생산 단체2. ·

계 산 업계 가 등3.

장 가축 개량 인공 등2

개량목5 ( ) 림 산식 통 에 라 개①

량 상 가 별 간 여 가 개량목 고 고시 여 다 개. <

2008.2.29>

도지사 에 개량목 달 여 당 도 가 개량 진계1②

립시 여 다· .

림 산식 에 개량목 달 고 가 개량업1③

진 여 산 단체 에 가 개량 과 가

개량 지 여 다 개. < 2008.2.29>

림 산식 에 가 개량 진계 시 과 에 라2 3④

지 가 개량업 진에 우량 사업비 등 지원

다 개. < 2008.2.29>

에 가 개량 과 가 개량 지 과 지 차 등에3⑤

여 사 통 다.

가 등6 ( ) 림 산식 에 개량목 달5 1①

여 경우에 산 단체 에 등 지 여 가

통 체 등 사 심사 여 등 게 다 개· · . <

2008.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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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등 지 과 지 차 등 상 가 심사등1 , , ·②

차 등에 사 림 산식 다 개. < 2008.2.29>

가 검7 ( ) 림 산식 가 개량 도 평가·①

여 경우에 산 단체 에 검 지 여 다

각 가 검 게 다 개. < 2008.2.29>

에 라 등 가1. 6

림 산식 생산 목 사 가2.

에 검 지 과 지 차 검 신청 차 검1 , ,②

등에 사 림 산식 다 개. < 2008.2.29>

보 가 지 등8 ( ) 시 청 청 말 다· ( .①

같다 가 개량 고 보 여 경우에 가 보 지역)

그 보 지역 에 보 가 지 여 고시 다.

림 산식 특별시 역시 도지사특별 도지사 시도지사, · · · ( " · "②

라 다 시 청 에 보 지역 가 개량 고), · 1

보 여 보 지원 지 거 그 에 다 개. <

2008.2.29>

동 원 보 리 등9 ( ) 림 산식 동 원 다

보 여 동 원 집평가보 리 등에 사· ·

여 고시 다 개. < 2008.2.29>

여10 ( ) 림 산식 시도지사 가 개량· ·

식과 사 여 다고 림 산식

에 라 가 지 단체가 타 에게 상

여 거 타 과 다 개. < 2008.2.29>

가 공 등11 ( ) 가 공 사 사 라 다 사( " " )①

가 니 란 채취처리 거 가 에 주 여 니· ·

다 다만 살 가 에 란 채취 여 가 에 몬. ,

마취 주사 사가 니 여 니 다.

다 각 어 에 당 경우에 용 지 니 다1 .②

시험용 경우1.

가사 가 공 거 식 에 경우2. ( )自家飼育家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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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허12 ( ) 다 각 어 에 당 림 산식①

에 라 시도지사 허 사가 다 개· . <

2008.2.29>

가 격 에 격 통 산 산업 사1. 「 」

상 격 취득

시도지사가 시 사 시험에 격2. ·

다 각 어 에 당 사가 없다 개. <②

2008.2.29, 2010.1.25, 2011.8.4>

산 산1.

신보건 에 신질 다만 신건강 과 가2. 3 1 . ,「 」

사 업 다고 사람 그러 지 니 다.

마 리에 에 마 독 다만 신건강 과3. 40 . ,「 」

가 사 업 다고 사람 그러 지 니 다.

에 사 시험 과목 시험 격 등1 2 ,③

사 시험에 사 림 산식 다 개. < 2008.2.29>

사13 ( ) 시 도지사 사 질 실시·①

다.

가 지 단체 에 에 경비 지원 다1 .②

사 허취14 ( ) 시 도지사 사가 다 각 어 에 당·

에 그 허 취 여 다.

거짓 그 허1.

각 어 에 당 게2. 12 2

등처리업 등15 ( ) 에 란 채취처리 여· ·①

매 업 등처리업 라 다 그에 시( " " )

갖 어 시도지사에게 등 여 다· .

에 등처리업 시 에 그 에 등 에1 ,②

사 림 산식 다 개. < 2008.2.29>

에 라 등처리업 등 등처리업 라 다 가 다1 ( " " )③

각 어 에 당 그 사 가 생 내에 시도지사30 ·

에게 신고 여 다 개. < 2008.2.29>

업 간 단 경우1.



축산법❚439

업 그만 경우2.

간 단 업 다시 개업 경우3.

등 사 림 산식 사 변경 경우4.

등처리업 란 통 여 질병 산 지 니 도·④

림 산식 에 라 다 각 사 여 다 개. <

2008.2.29>

보 검진 그 검진 지1.

감염 격리 도태 그 에 생산2. ·

란 폐·

등처리업 등 취 등16 ( ) 시도지사 등처리업 가 다 각 어·

에 당 그 등 취 거 개월 내 간 여 그 업6

지 다.

에 시 에 미달 게1. 15 2

에 사2. 15 4

여 지 니 거 거짓 그3. 18 1 ,

여 사용 란 가 공4. 19 ·

용 공 주 거 가 에 식·

개 신고 등17 ( ) 란 가 에 주 식①

업 여 가 공 라 다[( ), " " )家畜 人工授精所

개 그에 시 갖 어 시 청 에게 신·

고 여 다.

에 시 에 과 그 에 신고에 사1②

림 산식 다 개. < 2008.2.29>

에 라 개 신고 개 라 다 가 다 각1 ( " " )③

어 에 당 그 사 가 생 내에 시30 ·

청 에게 신고 여 다 개. < 2008.2.29>

업 업 경우1.

업 폐업 경우2.

업 업 재개 경우3.

신고사 림 산식 사 변경 경우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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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18 ( ) 등처리업 그가 처리 란에·①

여 림 산식 에 라 에 등6

란 여 다 개· . < 2008.2.29>

사 사가 가 공 거 란 식 림 산식②

에 라 가 공 란 식

여 다 개. < 2008.2.29>

등 사용19 ( ) 다 각 어 에 당 ·

란 가 공 용 공 주 거 가 에 식 여 니 다 다· .

만 시험용 가사 가 에 공 용 식용 사용 경,

우에 그러 지 니 다 개. < 2008.2.29>

에 란 가 없1. 18 1 · ·

란

림 산식 에 미달 란2. ·

등처리업 등에 감독20 ( ) 시 도지사 시 청 가· , · ,①

개량 림 산식 에 라 등처리업 ,

통업 개 에게 가 개량 여 사 거

공 원 에 등 에게 당 시 과 그 건6 · ,

검사 게 다 개. < 2008.2.29>

에 라 검사 공 원 등 그 시 지니고1②

계 에게 내보여 다.

우 등처리업체 등21 ( ) 림 산식 등처리업과①

업 생 리 고 가 개량 여 우 업체

다 개. < 2008.2.29, 2010.1.25>

림 산식 림 산식 에 라 에 우1②

업체 지 다 개. < 2008.2.29>

에 라 우 업체 림 산식1③

에 라 에 에 신청 여 다 개2 . < 2008.2.29>

에 우 업체 차 등에 사 림 산식1④

다 개. < 2008.2.29>

목개[ 2010.1.2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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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축산물 등3

산업 등22 ( ) 다 각 어 에 당 산업①

통 에 라 시 청 에게 등 여 다· .

업1.

계란집 업2.

업3.

통 규 사 업 돈업 계업 그 에 통4. , , ,

가 사 업

에도 고 통 규 산업 산업1 4②

등 시 청 에게 등 다 경우 과· . 3

지 규 에 사 지 다4 , 23 26 .

과 에 라 등 통 시 비 등1 2 ·③

갖 어 다.

과 에 라 산업 등 가 다 각 어 에 당1 2④

게 그 사 가 생 내에 시 청 에게 신고30 ·

여 다 개. < 2008.2.29>

업 간 단 경우1.

업 그만 경우2.

간 단 업 다시 개업 경우3.

등 사 가 등 림 산식 사 변4.

경 경우

산업 등 결격사23 ( ) 다 각 어 에 당 22

에 산업 등 없다1 2 .

에 라 징역 실 고 고 그 집 거 집1. 53 3 4 (

료 것 보 경우 포 다 집 지 지) 1

니

에 라 징역 집 고 고 그 간2. 53 3 4

에

에 라 등 취 후 지 지 니3. 25 1

가 지 규 어 에 당4. 1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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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승계24 ( ) 산업 등 가 사망 거 그 업 도①

산업 등 병 에 그 상 업,

병 후 병에 라 립 그 업 지 승계

다.

에 라 그 업 지 승계 림 산식1②

에 라 승계 내에 시 청 에게 신고 여 다30 · .

개< 2008.2.29>

에 승계에 여 용 다1 23 .③

산업 등 취 등25 ( ) 시 청 산업 등 가·①

다 각 어 에 당 그 등 취 거 개월 내 간6

여 업 지 다 다만 에. , 1 2

당 그 등 취 여 다.

에 시 비 통 시 비 갖1. 22 3 · ·

지 니 경우

2. 거짓 그 에 등 경우22 1 2

다 사람에게 그 등 사용 게 경우3.

마지막 업 지 처 근 내에 상 업 지 처4. 1

경우

에 등 당 사 없 내에5. 22 1 2 2

업 시 지 니 거 신고 지 니 고 상 계 여 업 경우2

시 청 에 라 산업 등· 22 1 2②

가 같 에 시 비 등 갖 지 니 경우에 시3 ·

다.

에 등 취 업 지 처 에 시 체1 · , 2③

통 다.

산업 등 사26 ( ) 에 라 산업 등22 1 2

가 개량 가 질병 산 생 상 여 림,

산식 사 지 다 개. < 2008.2.29>

27 삭 <2010.1.25>

산업 등 에 감독28 ( ) 시 청 가 개량 가· ,①

질병 산 생 상 가 뇨 처리 여, 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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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라 산업 등 에게 림 산식1 2

에 라 그 시 개 과 업 에 사 거 공 원에게 당

시 과 그 건 검사 게 다 개· , . < 2008.2.29>

에 라 검사 공 원 그 시 지니고1②

계 에게 내보여 다.

등 신고29 ( ) 림 산식 사,①

용 가 가 란 림 산식· ·

에게 신고 여 다 개. < 2008.2.29>

림 산식 에 신고 상 등 생산1②

규격 등 여 고시 여 다 개· . < 2008.2.29>

산 등 천 등30 ( ) 계 역 립 마라 에① 「 」

민 허 시 근 량에 용 허 산( )讓許表

에 등 림 산식 천29

다 개. < 2008.2.29>

림 산식 에 산 등 천 업 시1 ·②

도지사에게 거 림 산식 지 비 리 도

다 경우 목별 천 량 천 그 에 사 림 산. · ,

식 다 개. < 2008.2.29>

산 리31 ( ) 림 산식 산 리 통·

지 그 에 비 보 여 특 다고 에 천, 30

에 당 용 산, 71「 」

당 산 매 가공 에게 림 산식

에 라 다 각 사 거 에 사 여 고시 다.

개< 2008.2.29>

산 매가격 시1. ·

산 용도2.

산 사용량 재고량에 보고3.

지생산 사업32 ( ) 림 산식 지 생산공·①

고 사 가 생산 지 여 지 가격 에4

산 심 원 심 거쳐 결 가격 미만 락 경우 지

생산 가에 지생산 지 지생산 사업 실시 다 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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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 지생산 사업 상 림 산식 다.

개< 2008.2.29>

에 라 지생산 지 지 생산 가 에1 3②

업 규 에 라 지생산 사업에 참여 여 다.

림 산식 에 라 지생산 사업 실시 에 다1③

각 사 포 업 규 여 고시 여 다 개. < 2008.2.29>

참여 격1.

참여 간참여 참여 차2. ·

지생산 지 건지 지 차3. ·

지생산 사업 리4.

그 에 지생산 사업 실시에 사5.

림 산식 에 지생산 사업3 4④

여 지생산 사업에 참여 지 생산 가에게 지생산

지 도 에 림 산식 담 게100 5

다 개. < 2008.2.29>

가 지 단체 지생산 사업 원 게 진 여⑤

당 사업 운 에 지원 다.

지생산 지 다 각 어 과 여⑥

지생산 지 지 니 거 게 지 에 그 지 지 니 거

게 지 다 연도에 지 다.

당 연도 지생산 사업 산1.

계 역 립 마라 에 당 연도 보 허2. 「 」

용 도

산 지원33 ( ) 림 산식 산 운용에① 「

에 산단체가 산 등 여 산 ·」

운 경우에 에 산 그 산단체에 보43

지 다 개. < 2008.2.29>

에 보 지 그 에 사 통 다1 , .②

장 가축시장과 축산물 등4

가 시 개 등34 ( ) 가 시 업 동 에 산업 동① 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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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 동 라 다 개 리 다( " " ) · .

시 청 림 산식 에 라 가 시·②

개 산업 동 에 가 시 리에 시 개 비 그 에,

사 거 공 원에게 당 시 과 그 건 검· ,

사 게 다 개. < 2008.2.29>

에 라 검사 공 원 그 시 지니고2③

계 에게 내보여 다.

산 등35 ( ) 림 산식 산 질 고 통①

원 게 가 개량 진 여 림 산식 산

에 여 그 질에 등 등 라 다 게( " " )

다 개. < 2008.2.29>

에 등 용 건 그 에 등 에 사1 · ,②

림 산식 다 개. < 2008.2.29>

림 산식 에 라 등 산 림 산식1③

산 에 여 그 거래 지역 시 시 등 여 고시 여

다 개. < 2008.2.29>

에 라 거래 지역 고시 지역 고시지역 라 다 에3 ( " " )④ 「

산 통 가격 에 에 산 도매시 산22」

도매시 도매시 라 다 같 에 산 공( " " ) 43

공 라 다 개 등 지 니 산 상( " " )

여 니 다.

고시지역 에 산 생 리 에 도 도2 11 ( " "⑤ 「 」

라 다 경 그 도 에 처리 산 등 지)

니 산 여 니 다 다만 연 용 가 비용 등 림 산. , ·

식 산 그러 지 니 다 개. < 2008.2.29, 2010.5.25>

산 질평가원36 ( ) 산 등 업 여①

산 질평가원 질평가원 라 다 립 다 개( " " ) . < 2010.1.25>

질평가원 다 개. < 2010.1.25>②

질평가원 그 주 사 재지에 립등 립 다 개. <③

2010.1.25>

질평가원 다 각 사업 다 개. < 2010.1.25>④

산 등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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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등 에 보2.

산 등 개3.

에 산 질평가사4. 37 1

산 등 에 사연 사업5. ·

지 규 과 여 가지 단체 그 에게6. 1 5 · ,

탁 사업 그 사업

림 산식 등 에드 경비 지원 다 개. < 2008.2.29>⑤

림 산식 림 산식 에 라 질평가원에 등⑥

업 등에 보고 게 거 공 원에게 당 시,

과 그 건 검사 게 다 개· , . < 2008.2.29, 2010.1.25>

에 라 검사 공 원 그 시 지니고6⑦

계 에게 내보여 다.

질평가원에 여 에 규 것 에 민 재단 에 규⑧ 「 」

용 다 개. < 2010.1.25>

목개[ 2010.1.25]

산 질평가사37 ( ) 질평가원에 등 업 담당 산 질평가①

사 질평가사 라 다 다 개( " " ) . < 2010.1.25>

질평가사 다 각 어 에 당 질평가원 시②

질평가사시험 질평가사시험 라 다 에 격 고 림 산식( " " )

질평가사 다 개. < 2008.2.29, 2010.

1.25>

상 산 과 업 거 동등 다고1.

질평가원에 등 과 업 에 상 사 경험2. 3

질평가사시험 질평가사 등에 사 림 산식,③

승 질평가원 다 개. < 2008.2.29, 2010.1.25>

목개[ 2010.1.25]

질평가사 업38 ( ) 질평가사 업 다 각 같다 개. < 2010.1.25>①

등 그 결과 보1. ·

등 사용 리2. ( )等級判定印

등 비 검 리3. ·

그 에 등 업 에 사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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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평가사가 등 에 질평가사 신 시 지②

니고 계 에게 내보여 다 개. < 2010.1.25>

든지 질평가사가 에 라 등 산 에 등35③

것 거 여 니 다 개· . < 2010.1.25>

목개[ 2010.1.25]

도 경 사39 ( ) 고시지역 에 도 경 등

원 게 루어질 도 등 에 시 공간 보 등·

림 산식 사 여 다 개. < 2008.2.29>

등 시 등40 ( ) 질평가사 등 산 에 등 시 고①

그 신청 당 산 매 에게 등 내주어 다 개. <

2010.1.25>

도매시 공 개 등 산 상②

에 그 등 공 여 다.

에 등 시등 등 공 등에1 2 ·③

사 림 산식 다 개. < 2008.2.29>

업 지 처 등 청41 ( ) 림 산식 시도지사 다 각·①

어 에 당 에게 간 업 지 업 지에 갈 과(

징 과 포 다 처 거 그 에 여 것 그)

업에 처 가진 계 에게 청 다 개. <

2008.2.29>

여 등 지 니 산 상 도매시1. 35 4

공 개

여 등 지 니 산 도 경2. 35 5

3. 여 등 업 거 도 경38 3 ·

에 청 계 그 결과 림 산식1②

시도지사에게 다 개· . < 2008.2.29>

도매시 등에 감독42 ( ) 림 산식 시도지사 등·①

업 원 게 진 여 림 산식 에 라 도

매시 공 개 도 경 에게 시 개 등

사 거 공 원에게 당 시 과 그 건 검사 게·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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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개. < 2008.2.29>

에 라 검사 공 원 그 시 지니고1②

계 에게 내보여 다.

장 축산5

산43 ( ) 산업 시키고 산 원①

게 가격 시키 에 재원 보 여 산 (

라 다 다" " ) .

산 에 에 보 연 다.②

재원44 ( ) 다 각 재원 다.①

에 보 연1. 43 2

에 마사 납2. 2

에 산3. 45

에 차4. 46

지 에 체 지 비5. 23 6「 」

운용6.

통 싸움경 에 에 결산상7. 15 1 1「 」

마사 마사 특별 립 마사 에42 4② 「 」

에 내 다.

징 등45 ( ) 림 산식 에 천30 1①

산 림 산식 목 에

게 림 산식 에 라 내가격과 가격 차 에

과징 다 개· . < 2008.2.29>

에 림 산식 에 라 에 내1②

다 개. < 2008.2.29>

에 내에 내지 니 체납처1③

에 라 징 다.

차46 ( ) 림 산식 운용 여

담 다 다 계에 차 다 개, . <

2008.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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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47 ( ) 다 각 사업에 사용 다 개. < 2008.2.29,①

2009.5.8>

산업 개 생산 상1.

가 과 산 가격2.

가 과 산 통 개3.

진 에 진 계 진3 2. 3 1「 」

사료 사료 원 개4.

가 생 역5.

산 뇨 원 처리 용6. ·

통 사업에 사업비 경비 지원7.

산 운용에 에 산 에 지원8. 「 」

그 에 산 에 사업 림 산식 사업9.

각 사업 여 경우에 에 보 지1②

다.

에 보 신청 차 등에 사 통2③

다.

운용 리48 ( · ) 림 산식 운용 리 다 개· . <①

2008.2.29>

림 산식 통 에 라 운용 리 사②

업 동 에 업 동 업 동 라( " "「 」

다 에 탁 다 개) . < 2008.2.29>

림 산식 담보 등에게 지원 게③

등 각 사업 원 게 진 여 에47 1

보 에 계 운 다 개· . < 2008.2.29>

운용 리에 사 통 다· .④

장 보6

료49 ( ) 다 각 어 에 당 림 산식①

료 내 다 개. < 2008.2.29>

에 허1. 12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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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등2. 15 1

질평가원 에 등 에게 림 산식35 1②

등 료 다 경우 징 료 등.

업 에 드 경비 용도 사용 여 니 다 개. < 2008.2.29,

2010.1.25>

에 등 료 림 산식 에 라 도2③

경 에 산업 등 통22 1 2

가 징 여 질평가원에 내 다 경우 질평가원 림.

산식 에 라 도 경 에22 1 2

산업 등 통 에게 료 징 에

경비 지 여 다 개. < 2008.2.29, 2010.1.25>

청50 ( ) 시도지사 시 청 다 각 어 에· ·

당 처 청 여 다.

에 사 허취1. 14

에 등처리업 등 취2. 16

에 산업 등 취3. 25

탁51 ( · ) 에 림 산식 그①

통 에 라 시도지사에게 다 개· . < 2008.2.29>

에 시도지사 그 통 에 라 시·②

청 에게 다· .

시도지사 통 에 라 에 사에· 13 1③

산 단체에 탁 여 실시 다.

림 산식 통 에 라 에29 1④

등 신고 업 산 단체에 탁 다 개. <

2008.2.29>

림 산식 에 지생산 사업 업 어업32 1 ·⑤ 「

어 식 산업 본 에 생산 단체 통3 4」

생산 단체에게 탁 다 개. < 2008.2.29, 2009.5.27>

용에 공 원52 ( ) 등 업 에 사 질평가사 「

지 규 용 공 원 본다 개129 132 . <」

2010.1.25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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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벌7

53 ( ) 다 각 어 에 당 징역 천만2 2

원 에 처 다 개. < 2008.2.29>

에 등 지 니 고 등처리업1. 15 1

삭2. <2010.1.25>

에 등 지 니 고 산업3. 22 1

거짓 그 에 산업 등4. 22 1 2

에5. 31

여 등 지 니 산 산 도매시6. 35 4

공 에 상

7. 여 등 지 니 산 도 에35 5

54 ( ) 다 각 어 에 당 징역 만1 500

원 에 처 다 개. < 2010.1.25>

1. 11 1

여 란 가 공 용 공 주 거2. 19 · ·

가 에 식

산업 동 닌 여 가 시 개3. 34 1

에 업 지 여 업 계4. 25 1

에 라 거래 지역 고시 등 상 산 등5. 35 3

지 니 고 고시지역 에 매 거 업 목 가공진열보· ·

운

6. 여 질평가사가 등 거38 3 ·

에 사7. 39

에 거 검사 거8. 42 1 ·

규55 ( ) 개 리 사용 그 업원, ,

그 개 업 에 여 그53 54

에 그 개 에게도 당 과 다( ) .科

다만 개 그 지 여 당 업 에 여 상당,

주 감독 게 리 지 니 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개[ 2010.1.2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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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56 ( ) 다 각 어 에 당 에게 만원 과500①

태료 과 다.

에 신고 지 니1. 15 3

에 신고 지 니2. 17 1 3

에 거 검사 거3. 20 1 34 2 ·

에 신고 지 니4. 22 4 24 2

에5. 25 2

에 사6. 26

에 거 검사 거7. 28 1 ·

에 과태료 통 에 라 시도지사 시1 · ·②

청 과 라 다 과징 다( " " ) · .

에 과태료 처 에 복 그 처 고지2 30③

내에 당 과 에게 다.

에 과태료 처 가 에 라 당2 3④

과 지체 없 원에 그 사실 통보 여 그 통보,

원 비 사건 차 에 과태료 재 다.「 」

에 간에 지 니 고 과태료 내지 니 지3⑤

체납처 에 라 징 다.

료< 11005 , 2011.8.4> ( )

시1 ( ) 공포 후 경과 시 다 다만 생략1 . , < >… …

공포 시 고 생략 시 다4 , < > .… …

2 3 생략

다 개4 ( ) 지 생략① ⑩

산 다 과 같 개 다.⑪

단 단 신과 각각 신건강 과12 2 2 3 " " "

다" .

지 생략⑫ 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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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법 시행

[ 2012.1.26] [ 23535 , 2012.1.25, ]

목1 ( ) 산 에 사 과그 시 에 사 규「 」

목 다.

산 심 원2 ( ) 산 라 다 에( " " ) 4 1① 「 」

산 심 원 원 라 다 원 과 원 각 포( " " ) 1

내 원 다25 .

원 림 산식 차 고 원 림 산식2 ,②

림 산식 고 공 원단에 직공 원 에 지 가 다.

개< 2008.2.29>

원 다 각 가 다 개. < 2008.2.29, 2010.3.15>③

재 림 산식 보건복지 경 당1. ㆍ ㆍ

처 공 원 고 공 원단에 직공 원 에 지3

각 1

다 각 목 에 림 산식2.

가 업 동 에 지역 산업 동 원. 2 2「 」

업 동 에 목별 업 별 동 원. 2 3「 」 ㆍ

다 업 동 에 업 동 업 동. 2 4 ( "「 」

라 다 원" )

라 업 동 에 업. 105 2「 」

마 산 단체.

계 산 업계 가.

원3 ( ) 원 다 각 사 심 다 개. < 2008.2.29>

에 산 계1. 3 1

에 업 산업 참여2. 27 1

에 산 에 가재 에 심3. 43 74 2「 」

사

그 에 산 과 사 림 산식 사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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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직 등4 ( ) 원 원 고 원 업 다, .①

원 원 보 고 원 득 사 직 없,②

경우에 그 직 다.

5 ( ) 원 원 집 고 그 다, .①

② 원 재 원과 과 원과 찬 결 다.

견 청취6 ( ) 원 원 심 사 과 여 다고 경

우에 계 계 가 시 그 견 들 다.

간사7 ( ) 원 처리 게 여 원 에 간사 다1 .①

간사 원 림 산식 공 원 에 지 다 개. < 2008.2.29>②

당8 ( ) 원 에 원과 에 계 계 가에6

여 산 에 당과 여비 지 다 다만 공 원 원. ,

그 업 직 여 원 에 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과 원9 ( ) 원 운 여 원 에 별 과 원①

다.

과 원 과 운 에 사 원 결 거쳐 원②

다.

개량목10 ( ) 림 산식 에 라 개량 상5 1①

가 별 간 여 개량목 경우에 당 생산 단체

계 업계 등 가 견 들어 다 개. < 2008.2.29>ㆍ

에 개량 상 가 림 산식 다 개1 . <②

2008.2.29>

가 개량 지 등11 ( ) 림 산식 에5 3①

라 가 개량 지 경우에 가 개량에 업 담당 고

진 청 에 지 여 다 개. < 2008.2.29>

림 산식 에 라 가 개량 지 경우5 3②

에 다 각 과 시 비 보 고 가 개량에 업 담당ㆍ

고 산 단체 에 여 지 여 다 개. <

2008.2.29, 2008.12.24>

다 각 목 어 에 당 상1.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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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가 사 상. ㆍ

고등 에 산 과 업 고 가. 2「 」 ㆍ

에 상 사 경3

다 가 격 에 산 사 상 격 취득. 「 」

다 각 목 시 비2. ㆍ

가 곱미 상 사 실. 24

보 억 가 가 트 상 고 연산 가 가헤 상. 200 2.4

산 비

림 산식 에 라 가 개량 가 개량1 2③

지 에 고시 여 다 개. < 2008.2.29>

④ 에 라가 개량 지 고시 가 개량에 내3 ㆍ ㆍ

보 집 평가 고 별 개량에 계,ㆍ ㆍ

여 림 산식 에게 보고 여 다 경우 도 개량실 첨.

여 다 개. < 2008.2.29, 2008.12.24>

사 허12 ( ) 에 통 산12 1 1 "

산업 사 상 격 취득 란 산산업 사 상 격 취득 말"

다.

산업 등 상13 ( ) 에 라 등 상 산업22 1 4

다 각 같다 개. < 2008.12.24>

가 사 시 곱미 과 사 업1. 300

가 사 시 곱미 과 돈업2. 50

가 사 시 곱미 과 계업3. 50

가 사 시 곱미 과 리사 업4. 50

산업 등 차14 ( ) 에 라 산업22 1 2①

등 등 신청 에 림 산식 첨

여 시 청 청 말 다 같다 에게( . ) (ㆍ

에 포 다 여 다 개) . < 2007.12.31, 2008.2.29>

에 라 산업 등 가 에 라 산업1 22 3②

별 갖 어 시 비 등 별 과 같다1 .ㆍ

시 청 에 등 신청 그 신청내용1③ ㆍ

검 여 별 에 규 시 비 등 갖 었 경우에 신청1 ㆍ

에게 산업등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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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청 에 산업등 경우에3④ ㆍ

산업등 에 고 비 여 다.

시 청 매 산업등 그 다 연도 월말 지 특별2⑤ ㆍ

시 역시 도지사 특별 도지사 시 도지사 라 다 거쳐( " " )ㆍ ㆍ ㆍ

림 산식 에게 보고 여 다 개. < 2008.2.29>

산업등 처리가 가 특별 사 가 없4⑥

처리가 가 리 여 다 신. < 2007.12.31>ㆍ

산업에 처 등15 ( ) 에 통25 1 1 "①

시 비 란 다 각 같다 신" . < 2008.12.24>ㆍ

업1. :

계란집 업 계란집2. :

업3.

가 돈업 돈사 시. :

계업 계사 시. :

다 리업 리사 시. :

가 사 업 가 사 시4. :

에 산업 등 취 업 지 처 에 별25 1② ㆍ

같다 개2 . < 2008.12.24>

산업등 에 시16 ( ) 시 청 에25 2ㆍ

라 시 경우에 시 비 등 갖 드 간 등 고ㆍ

여 개월 에 그 간 여 다3 .

보 지17 ( ) 에 보 계 역 립33 1 「

마라 시 에 허용 에 지 산,」 「

운용에 에 거 과 없다 개5 1 . <」

2008.12.24>

사업비 등 지원18 ( ) 에 라 산47 1 7 43

라 다 에 사업비 경비 지원 사업( " " )

다 각 같다.

가 개량 식사업1. ㆍ

가 생 역사업2.

산 생산 가공시 개 통개 사업3.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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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료 개 질 리사업4.

산 지도 사 연 보 보 에 사업5. ㆍ ㆍ ㆍ

재산 리 운6. ㆍ

동 원 보 리 등에 사업7. ㆍ

보19 ( ) 에 라 에 보 지47 2①

보 지 신청 에 보 지 사업 목 주체 간ㆍ ㆍ ㆍ ㆍ

내용 사업비 등 재 사업계 첨 여 림 산식 에게

여 다 개. < 2008.2.29>

림 산식 에 보 지 신청 검1②

여 에 연간 운용계 에 다고 경우에 보21

결 고 신청 에게 통지 여 다 개, . < 2008.2.29>

보 지 에 여 에 것 에 림 산식③

다 개. < 2008.2.29>

20 ( ) 림 산식 각 사업47 1①

여 경우에 업 동 에 과 업 동「 」

새마 고 에 새마 고 새마 고연 신용 동 에, ,「 」 「 」

신용 동 과 신용 동 에 통 여「 」

다 다만 과 산식 통공사 에. , 「 」

산식 통공사 통 여 다 개. < 2008.2.29,

2008.12.24, 2010.11.15, 2012.1.25>

과 건에 사 림 산식 다.②

다만 리 에 미리 재 과 여 다 개, . <

2008.2.29>

운용 리 사 탁21 ( ) 림 산식 48 2①

에 라 운용 리 사 다 각 사 업 동 에

탁 다 개. < 2008.2.29>

지1.

재산 취득 운용 처2. ㆍ

에 보 계 운용3. 48 3

에 여 운용4. 24

5. 그 에 운용 리에 것 림 산식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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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라 운용 리 사 탁 업 동1②

운용 리 여 다 계 여 계처리 여

다 개. < 2008.12.24>

계22 ( ) 림 산식 과 지 에 사①

게 여 공 원 에 징 재 지ㆍ ㆍ

납공 원 다 개. < 2008.2.29>

림 산식 각 사 게 여 업21 1②

동 원 에 담당 원과 지 원 담당 원

업 동 직원 에 지 직원과 납직원 각각,

여 다 경우 담당 원 징 직 지 원. ,

담당 원 재 직 지 직원 지 직, ,

납직원 납공 원 직 각각 다 개. < 2008.2.29>

계23 ( ) 림 산식 과 지

여 에 계 여 다 개. < 2008.2.29>

여 운용24 ( ) 림 산식 여 다 각

운용 다 개. < 2008.2.29, 2008.12.24, 2010.11.15>

에 에1. 「 」

채 공채 그 에 본시 과 업에 에2. 4ㆍ 「 」

매

등 료 징25 ( ) 단 후단에 통49 3 "

란 각각 에 라 계란집 업 등 말 다" 22 1 2 .

탁26 ( )ㆍ 림 산식 에 라51 4①

에 등 신고에 업 림 산식 지29 1

고시 개량업 비 리 에 탁 다 다만 계 란. ,ㆍ

신고에 업 림 산식 지 고시 계 업ㆍ

담당 비 리 에 탁 다 개. < 2008.2.29>

림 산식 에 라 에 지생51 5 32 1②

산 사업에 업 업 동 에 탁 다 개. < 2008.2.29,

2008.12.24>

과태료 과27 ( ) 에 과태료 과 별 과56 1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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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다.

개[ 2008.12.24]

산식 통공사 시< 23535 , 2012.1.25> ( )

시1 ( ) 월 시 다2012 1 26 .

다 개2 ( ) ①   지 생략

  산 시 다 과 같 개 다.

단 산 통공사 에 산 통공사20 1 " " "「 」 「

산식 통공사 에 산식 통공사 다" .」

    지 생략

3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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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법 시행규

[ 2012.1.1] [ 151 , 2010.10.12, ]

장1

목1 ( ) 규 산 같 시 에 사 과 그 시 에「 」

사 규 목 다.

가2 ( ) 산 라 다 에 그 에 림 산( " " ) 2 1 "「 」

식 짐승가 등 란 다 각 것 말 다 개· " . <

2008.3.3>

새 당 귀 개 사슴1. · · ·

리 거 리2. · ·

꿀3.

그 에 사 가 가 득 에 여 동 림 산4.

식 여 고시 동

산3 ( ) 에 림 산식 것 란 다2 3 " "

각 것 말 다 개. < 2008.3.3, 2010.10.12>

뼈 골 포 다 뿔내 등 가 산1. ( )· ·

리 독 폴리 랍2. · · ( )· · ( )毒 蜜蠟

업 상4 ( ) 에 림 산식 가2 4 "

란 닭 리 말 다 개" . < 2008.3.3>

업 상5 ( ) 에 림 산식 식용 가2 5 "

란 다 각 것 말 다 개" . < 2008.3.3, 2008.12.31>

돼지닭 리1. · ·

에 검 결과 계 리 닭 리에 생산 그2. 7 · ·

계 리 고 특징 가지고·

가 염병 에 가 염병에 검진 결과가3. 2 2「 」

닭 리에 생산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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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가축 개량 등 검 등2 · ·

개량 상가6 ( ) 산 시 라 다 에 개( " " ) 10 2「 」

량 상 가 우 돼지닭 리 말 다 개· · · · . < 2008.12.31>

가 개량 업7 ( ) 에 라 지 가 개량5 3①

가 개량 라 다 업 다 각 같다 개( " " ) . < 2008.3.3,

2008.12.31>

별 개량목 등 개량계1.

개량계 에 사업 검평가2. ·

가 개량 간 개량사업3. ·

가 개량 보 집 평가실 보고 주 가단4. · · ·

평가

그 에 림 산식 가 개량 진에 다고 업5.

가 개량 에 업 진 여 에 라1 5 3②

지 가 개량 가 개량 라 다 에 여 개량사업 계 개량( " " ) ·

사업 결과 그 료 도 청 다, .

등 지8 ( ) 림 산식 에 라 가 등6 2

지 에 등 상 가 여 다 각 시 비·

보 산 단체 에 지 여 다 개. < 2008.3.3,

2008.12.31>

다 각 목1.

가 가 사 상 거 고등 에. · 2「 」

산 과 업 고 가 에 상· 3

사 경 가 격 에 산 사 상 격「 」

취득 상1

산 그램 담 상. 1

다 각 목 시 비2. ·

가 곱미 상 사 실. 24

체 간 체 개체식별용 착 식. · ·

다 보 억 가 라 트 상 고 연산처리 가 개 상. 1 6

계 산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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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등 등9 ( ) 에 라 가 등 산6①

단체 에 림 산식 지 고시 등 등· ( " "

라 다 에 등 신청 여 다 개) . < 2008.3.3>

에 등 상 가 돼지말 다1 · · · .②

에 라 등 신청 등 등 상 가 체 특징1 · ·③

등 고 여 심사 에 라 심사 고 그 심사 결과가 등 상 가,

우 도 통 등 고 여 등 에 다고 에

상 등 여 다.

에 심사 등 그 등 업 에3 · ,④

사 등 계 업계 등 견 들어 후 공,

고 여 다.

검 지10 ( ) 림 산식 에 라 가 검7

지 에 검 상 가 여 다 각 시 비·

보 산 단체 에 지 여 다 개. < 2008.3.3,

2008.12.31>

다 각 목1.

가 가 사 상 거 고등 에. · 2「 」

산 과 업 고 가 에 상· 3

사 경 가 격 에 산 사 상 격「 」

취득 상1

산 그램 담 상. 1

에 검 에 라 체 계 량계 등 가 경2. 11 4 ,

검 시 과 검 평가· ·

가 검11 ( ) 에 림 산식7 1 2 "①

란 계 리 에 탉과 탉 리" · ( 2 2 ,

리 말 다 같다 생산 말 다 개. ) . < 2008.3.3,

2008.12.31>

에 가 검 심사 검7 (②

계 리만 당 다 과 가 질 경 평가 검· ) ·

여 실시 다 개. < 2008.12.31>

에 검 림 산식 지 고시 검2 ·③

검 라 다 에 검 신청 여 다 개( " " ) . < 2008.3.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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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라 검 신청 검 림 산식 검 상3④

가 별 검 간 사사 등 여 고시 검 에· ·

라 검 실시 여 다 개. < 2008.3.3>

에 가 검 신청 차 그 검 에 사 검3 ,⑤

계 업계 등 견 들어 후 공고 여 다, .

여 상12 ( ) 에 여 다10

각 다 개. < 2008.3.3>

가 개량 가 개량1.

에 등처리업2. 15 3

에 업3. 22 1 3

림 산식 특별시 역시 도지사 특별 도지사 시도4. , · · ( " ·

지사 라 다 가 가 개량 식 사 여 다고" ) ·

여13 ( ) 에 여 사 과 에10 12

여 상 계 에 계 에 여 간 여 리, ,

납 사고시 처리 계 지 건 등 여목 달 에 사,

시 여 다.

14 ( ) 에 사 과 에10 12

상 계 에 상 간 가격에 차 가,

그 차 산 여 다.

장 가축 인공 등3

가 공 사 허15 ( ) 에 가 공 사 사12 ( " "①

라 다 허 별지 식 사 허신청 에 다 각) 1

첨 여 주 지 시도지사에게 여 다· .

각 에 격 사본 사시험 격 사본1. 12 1

에 당 지 니 건강진단2. 12 2 2 · 3

시도지사 사 허 에 그 신청 에게 별지 식 사· 2②

허 여 별지 식 사 허 에 그 허사, 3

재 고 비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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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허 헐어 못쓰게 거 허 어 린 경우에 별지 4③

식 사 허 재 신청 에 라 시도지사에게 재 신청 다· .

경우 허 헐어 못쓰게 경우에 그 허 첨 여 허,

어 린 경우에 그 사 첨 여 다 개. < 2008.12.31>

에 라 공 사 허 재 신청 시도지사 여3 ·④

재 당 허 시도지사 경우에 신, ·

차 거쳐 다 경우 당 허 시도지사 신청 후. ·

시 당 허 지 니 시도지사 신청 후 내에 재, · 10

여 다 신. < 2008.12.31>

사시험16 ( ) 시도지사 에 라 사시험· 12 1 2 ( "①

시험 라 다 시 에 시험시 지 시험 원" ) 30

고 시험 시 과목 시 차 그 사 공고 여 다, · · · , .

시험에 시 별지 식 시험 시원 시도지사에게5 ·②

여 다.

시험과목 산 개 산 가 염병 가 식 가 가· · · ·③

공 실 다 다만 에 사 허 산 개 가. , ·

식 가 가 공 실 과목 시험 다 개· . < 2010.10.12>

시험 격 매 과목 상 과목 상 득 다4 6 .④

시도지사 시험에 격 에게 별지 식 격 여 다· 6 .⑤

사 격 결격사17 ( ) 에 림 산식12 2 3 "

란 당 가 상 사 업 없다고"

말 다 개. < 2008.3.3>

시험 원18 ( ) 시험 원 원 포 여 내 원1 9①

원 시도지사가 공 원 에 고 원 시도지사가, · , ·

다 각 어 에 당 에 다.

고등 에 과 산 과1. 2「 」

산직 산연 직 직가 생연 직공 원 그 산 계 공 원2. · · · ,

상 실 에 사 고 사3. 5

시험 원에 여 산 에 당 지 다.②

시험 원 운 등에 사 시도지사가 다· .③

사19 ( ) 에 라 시도지사가 사 실시13 1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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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시간 등 에 사 그 시 지· 30

상 에게 통지 여 다.

등처리업 등 등20 ( ) 에 라 등처리업 등15 1①

별 에 에 시 등 갖 어 다1 .

에 등처리업 등 별지 식에1 7②

등처리업 등 신청 에 다 각 첨 여 시도지사에게 여·

다.

사 채취 실 보 실 등 시 도1. · ·

보 통2.

채취검사 주 쇄보 독 등에 계 비3. · · · ( )· ·分注

사 사 허 사본4.

시도지사가 등처리업 등 에 별지 식 등처리업· 8③

등 여 다.

등처리업 등 등처리업 라 다 가( " " ) 15 3④

에 라 업 업폐업 업 업 재개 신고 에 그 사 가·

생 내에 별지 식에 등처리업 업 폐업 업재30 7 ( ·

개 신고 에 다 각 첨 여 시도지사에게 여 다) · .

등처리업등 업 폐업신고 경우에 다1. ( )

2. 보 통 업재개신고 경우에 다( )

에 림 산식 사 란 다 각15 3 4 " "⑤

사 말 다 개. < 2008.3.3>

상1.

사업 재지2.

취 목3.

등처리업 가 각 어 에 당 사 변경 에5⑥

에 라 그 사 가 생 내에 별지 식에15 3 30 7

등처리업 등 사 변경신고 에 다 각 첨 여 시도지사에·

게 여 다.

등처리업등1.

변경내용2.

에 라 등처리업 가 여 사 다 각15 4⑦

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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란 공 다 각 목에 당 질병에 감염1. ·

어 지 여 여 연 상 가 생 담당2

산 연 개체별 검진 고 그 검진 결과 간 보, 3 ·

것

가 염 질 과 사.

질.

다 식 에 지 주 질.

에 검진 결과 감염 과 들 생산2. 1 ·

란 다 각 목 에 에 라 처리 것

가 가목 다목에 당 질병에 감염 격리 료 여. 1

가 지 란 생산 단 것, ·

목에 당 질병에 감염 시 도태시 들. 1 ,

생산 어 공 비 란 시 폐 것· · ·

처21 ( ) 에 처 별 같다 다만16 2 . ,

에 차질 가 특별 사 가 거 그 도가 경미 경우 등

상 참 만 사 가 다고 그 처 경감 다.

가 공 개 신고22 ( ) 에 라 가 공17 1 (①

라 다 개 신고 란 검사주" " ) · ·

보 에 비 갖 어 다.

에 개 신고 별지 식에1 9②

개 신고 에 다 각 첨 여 시 청· (

시 라 다 에게 여 다" · " ) .

사 사 허 사본 개 가 사 사가 닌 경우에1. (

고용 사 사 허 사본)

란 검사주 보 에 비2. · ·

시 개 신고 경우에 별지 식 신고· 10③

여 다.

개 신고 개 라 다 가 에( " " ) 17 3④

라 업 업폐업 업 업 재개 신고 에 그 사 가 생· ·

내에 별지 식에 업폐업 업재개신고 에 신고30 9 · ·

업 폐업신고 경우에 다 첨 여 시 에게 여 다( · ) · .

에 림 산식 사 란 다 각17 3 4 " "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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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말 다 개. < 2008.3.3>

1.

사업 재지2.

사 사3.

개 가 각 어 에 당 사 변경 에5⑥

에 라 그 사 가 생 내에 별지 식에17 3 30 9

신고사 변경신고 에 다 각 첨 여 시 에게·

여 다.

신고1.

변경내용2.

가 공 등23 ( ) 가 공 용 ·①

란 채취처리 여 공 거 여 공 당· ·

란 공 통에 여 별지 식 가11 ( )

공 별지 식 란 란 식 에12

여 등 다.

에 라 등처리업 사 사가18 · ( )②

가 공 별지 식에 란 란11 ,

식 별지 식에 다12 .

등 사용24 ( ) 에 라 가 공 용 공 주19 2 · ·

식 없 등 다 각 같다.

뇨 등 질 여1. ·

생 거 상2. 100 60 100 15

각 목에 질 원 미생 염 었거 염 었다3. 20 7 1

고 란·

도가 산 리 태에 지 다고4.

란·

등처리업 등에 감독25 ( ) 에 라 시도지사 시20 1 · , ·①

가 개량 공 원 에 등6

여 등처리업 통업 개 에 여 검사 게·

사 다 각 같다.

등 등처리업 시 별 에 지 여1. 1



468❚ 법.Ⅱ

등처리업 통업 개 가 공 등 각2. · 24

어 에 당 지 여

에 라 검사 공 원 등 별지 식 등처리업1 13②

등 검사공 원 검사원 에 다( ) .

우 등처리업체 등 지 등26 ( ) 림 산식①

에 라 우 등처리업체 우 업체 우 업체라21 2 ( " "

다 게 여 진 청 립 산과 원 립 산과 원 라) ( " "

다 지 다 개) . < 2008.3.3, 2008.10.8, 2010.10.12>

에 라 우 업체 별지 식 우21 3 14②

업체 신청 에 다 각 첨 여 립 산과 원 에게

여 다 개. < 2008.10.8, 2010.10.12>

등처리업등 사본 업등 사본1.

가 개량 검 가 평가 고2.

가 개량 검 평가 고3. (

에 다)

가 개량 검 돼지 트 후 검사 고4.

돼지에 다( )

당 등처리업체 업체가 별 별 목5. 3 2 , 3 2 1

목 건 충 시도가 역2 ( ·

다)

에 우 업체 별 별 같다21 4 3 3 2 .③

개< 2010.10.12>

립 산과 원 우 업체 신청 별 별3 3 2④

에 다고 그 신청 에게 별지 식 우 업체15

여 다 개. < 2008.10.8, 2010.10.12>

립 산과 원 우 업체 업체에 여 매 상1⑤

지도 검 실시 여 다 개· . < 2008.10.8>

목개[ 2010.10.12]

장 축산업 등 축산물 등4

산업 등27 ( ) 에 산업 등 신청 산업14 1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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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라 각각 별지 식 별지 식 지 식에 등 신16 19

청 에 다.

에 림 산식 란 시 비 등14 1 " " ·②

재 말 다 개. < 2008.3.3>

에 신청 신고 시담당공 원1 21③ 「 」

에 보 공동 용 통 여 등 등본 신청 신고1 (

경우만 당 다 여 다 다만 신청 신고 에) . ,

동 지 니 경우에 첨 도 여 다 개. < 2008.12.31>

에 산업 등 산업 에 라 각각 별지14 3④

식 별지 식 지 식에 산업등 에 다21 24 .

시 산업등 경우에 산업 등 산· ( "⑤

업등 라 다 에 고 여 고 별지 식 산업등" ) , 25

리 드 리 여 다 개· . < 2008.11.18>

에 산업 등 산업 에 라 각각 별지14 4⑥

식 별지 식 지 식에 산업등 에 다26 29 .

산업등 처리가 가 특별 사 가 경우6⑦

고 리 여 다 신· . < 2008.11.18>

산업 변경신고 등28 ( ) 에 라 산업 업폐업 업22 4 · ·①

업 재개 등 사 변경 신고 산업 에 라 각각

별지 식 별지 식 지 식별지 식에 업폐16 18 · 20 ·

업 업 업 재개등 사 변경신고 에 다 각 첨 여 시· · ·

에게 여 다.

산업등 업폐업 등 사 변경신고 경우에 다1. ( · )

변경내용 등 사 변경신고 경우에 다2. ( )

에 신고 시 담당 공 원 에1 21 1② 「 」

보 공동 용 통 여 등 등본 신고 경우만 당 다( )

여 다 다만 신고 에 동 지 니 경우에 첨. ,

도 여 다 개. < 2008.12.31>

에 림 산식 사 란 다22 4 4 " "③

각 어 에 당 사 말 다 개. < 2008.3.3, 2010.10.12>

사업 사업 등 경우에 다1. ( )

경우에 다2. ( )

상 가 업에 다3. 100 20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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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업에 다4. ( )

사 가 가 사 업 우 간 변경 닭과 리간5. ( ·

변경에 다)

상 가 사 시 가 업 가 사 업에 다6. 100 20 ( )

계업 등 가 다목에 생산공 경우7. 30 1 ·

시 에 신고 에 별지 식 산업등· 1 25④

리 드 별지 식에 산업신고 에 그 신고내용 비30 ·

고 변경신고 경우에 변경사 재 산업등 신고 에게 여,

다.

산업 승계신고29 ( ) 에 라 산업 승계신고24 2①

별지 식 산업승계신고 에 다 각 첨 여 시31 ·

에게 여 다.

산업등1.

도 계 사본 도 경우에 다2. · ( )

상 상 경우에 다3. ( )

에 신고 시 담당 공 원 에1 21 1② 「 」

보 공동 용 통 여 병 후 등 등본 병 경우만 당(

다 여 다 다만 신고 에 동 지 니 경우에) . ,

첨 도 여 다 개. < 2008.12.31>

시 에 신고 에 별지 식 산업등· 1 25③

리 드 별지 식 별지 식 지 식에 산업등, 26 29

별지 식 산업승계신고 에 그 신고내용 각각 비32 ·

고 승계사 재 산업등 신고 에게 여 다, .

산업등 사30 ( ) 산업등 가 에 라 여26

사 다 과 같다 개. < 2008.3.3, 2008.12.31, 2009.6.30, 2010.10.12>

업 업 등 닭 리 게 것 등1. : ·

경우에 다 각 목 만 게 것

가 계 리. ·

에 라 리업 등 리사 시 에. 22 1 3

용 리 산란용 리간 에 여 생산

다 에 라 계업 등 가 사 시 에. 22 1 4

용 탉과 산란용 탉간 에 여 생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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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돈업에 다2. ( )

가 보 고 돈에 여 개체별 식별 시 것.

돈 매 에 등 돈 통 돈. ,

닌 식용 돼지 매 에 식용 돼지 통 것

가 사 업 가 질병 등 여 림 산식 여 고시3. :

가 사 시 단 당 사 가 상 집 여 가

사 지 말 것

란 병 리새 리 계통보 등31 ( · ) 업 계업 리업·

계업 리업 라 다 업 란 병( " · " )

리 새 리 매 다 사람에게 탁 여 사 게 것 포 다· ( )

에 매 에게 별지 식 란 통보 별지 식 병33 34

리 새 리계통보 여 다 개· . < 2008.12.31, 2010.10.12>

32 삭 <2010.10.12>

산업등 에 감독33 ( ) 시 에 라 공 원· 28①

여 산업등 에 여 검사 게 사 다 각 같다.

에 라 등 산업 시 등 별 등 에 지1. 22 1

여

에 사 지 여2. 30

에 라 검사 공 원 별지 식 산업검사공1 35②

원 에 다.

신고 상 등34 ( ) 에 라 신고 여29①

등 다 각 같다.

우1.

우2.

우 란3.

에 라 신고 여 등 다 각 같다 개29 . <②

2008.12.31>

통등 어 돼지1.

통 보 닭 리 그 란2. ·

통등 어 돼지 생산 란3.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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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등에35 ( ) 림 산식 에31

산 리에 에 사 여 고시 경,

우에 용 상 용 상 목 여 께 고시 여 다 개. <

2008.3.3>

지생산 사업 상36 ( ) 후단에 지생산 사업32 1

상 내에 태어 우 가 생산 우 지 다.

장 가축시장 축산물 등5

가 시 시 개 등37 ( ) 시 에 라 계 시· 34 2

독시 체 계 사 실 등 가 시 리에 시 개 비 등, , ,

당 시 등 고 여 시 개 등에 간

여 시 여 다 개. < 2008.12.31>

등 신청 실시38 ( ) 에 림 산식35 1 "①

산 란 계란과 산 생 리 에 라 격 시 돼지" 16 ·「 」

닭 도체 도 여 리 등 거 몸체 말 다 같다 닭( . )

말 다 개. < 2008.3.3, 2010.11.26, 2011.3.4>

에 라 산 등 별지 식35 1 36②

별지 식에 산 등 신청 도 경37 22

에 라 계란집 업 등 계란집 업등 라 다1 2 ( " " )

거쳐 산 질평가사 질평가사 라 다 에게 여 다 개( " " ) . <

2010.10.12>

질평가사 에 신청 에 등 실시 여 다 다2 .③

만 다 각 어 에 당 경우에 거 다 개, . <

2010.10.12, 2011.3.4>

에 도 경 사 지 니 돼지1. 43 4

도체

에 납 만료 지 료 납 지 니 계란집2. 52 6

업등 도 경 거쳐 신청 계란 돼지닭 도체 닭, · ·



축산법 시행규칙❚473

에 등 용 건 별 같다35 2 · 4 .④

에 림 산식 산 란 돼지35 3 " "⑤

도체 말 다 개. < 2008.3.3>

등 상 산39 ( ) 단 에 림 산식35 5 "①

산 란 다 각 산 말 다 개" . < 2008.3.3>

연 용 사용 여 도살 산1.

가 비 큐 용 도살 산2. ,

도체 다리 우 산 등 신청 가 별지3. ( 36

식에 산 등 신청 에 재 여 등 지 니

원 경우에 다)

에 라 등 지 니 고 산1 1 2②

별지 식 산 등 상 신청 에 연 계38 ( 1 1

경우에 다 첨 여 도 경 거쳐 질평가사에게 여)

등 상 다 개. < 2010.10.12>

질평가사 등40 ( ) 에 라 질평가사시험에 격37 2①

에 산 질평가원 질평가원 라 다 에 개월36 ( " " ) 6

상 등 과 실 등에 다 개. < 2010.10.12>

질평가원 질평가원 라 다 에( " " ) 1②

에게 별지 식 질평가사 고 별지 식 질평가39 , 40

사 에 재 여 다 개. < 2010.10.12>

질평가사 처리가 가 특별 사 가2③

경우 고 리 여 다 신· . < 2008.11.18,

2010.10.12>

목개[ 2010.10.12]

등 사 보고 등41 ( ) 림 산식 에 라36 6①

질평가원 여 에 라 실시 등 결과 월별 여 다38

달 지 보고 게 고 시도지사 가 개량 등 계 에10 , ·

통보 게 다 개. < 2008.3.3, 2010.10.12>

에 라 통보 시도지사 경우 시 여 등1 · ·②

결과 역 내 산 가 가 개량과 사 리에 용 도 여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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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평가원 감독42 ( ) 에 라 림 산식36 6①

공 원 여 질평가원에 여 검사 게 사 다 각

같다 개. < 2008.3.3, 2010.10.12>

질평가원 운 산 편 집1. ·

등 료 징 료 징 비용 지2.

질평가사 복 업 등 등 비 리3. ,

각 보고 등4.

질평가사 시험5.

그 에 림 산식 등 업 에 다고6.

업

에 라 검사 공 원 별지 식 질평가원 검사1 41②

공 원 에 다 개. < 2010.10.12>

목개[ 2010.10.12]

도 경 사43 ( ) 에 라 도 경 가 여39

사 다 각 같다 개. < 2008.12.31, 2010.10.12, 2011.3.4>

도 에 등 공간 사 실 보 것 경우 공간1. .

에 룩 상 시 갖 어 다220 .

별지 식 등 상 여 질평가사에게 것2. 42

등 신청 에 신청 상 가 개체식별 만 당 다 도3. ( ),

체 량 시 것 다만 계량 통 여 별도 도체 량 시. ,

경우에 량 시 생략 다.

도체 냉각 개 등 등 에 비 다 각 목 에 라4.

것

가 도체 경우 도체 우 등 여 등심 내 도가. : · 2 ,

가 도 냉각처리 후 허리뼈 마지막 등뼈 사 개 것5 1℃

돼지 도체 경우.

별 에 냉도체 신청 경우 도체 우 등 여1) 4 : · 2

등심 내 도가 가 도 냉각처리 후 등뼈, 5 4℃

등뼈 사 등뼈 등뼈 사 개 것5 5 6

2) 별 에 도체 신청 경우 도체 우 등4 : · 2 것

그 에 등 업 에 지 주 거 시 지5.

니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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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시44 ( ) 에 등 시 등 규격40 1

별 에 등 재료 등 시용 색 등에5 ,

사 산 생 리 에 라 림 산식 고시 규5 1「 」

격 등에 다 개. < 2008.3.3, 2010.11.26>

산 등45 ( ) 에 라 질평가사 등40 1①

산 매 등 신청 에게 별지 식43

식 지 식에 산 등 여 다 개45 . <

2010.10.12>

질평가사 도매시 공 개 도 경 산 생· ·② 「

리 에 산 가공업 가 공 거래 포21 (」

다 에 등 결과 여 경우에 에 산 등) 1

지 니 다 개. < 2010.10.12, 2010.11.26>

등 산 매 등 신청 다 각 사③

산 등 재 별지 식 산 등45 2

재 가 신청 여 질평가사에게 신청 보통신망 용( · ) (

신청 포 다 다 신) . < 2008.12.31, 2010.10.12>

산 등 가 헐어 못쓰게 경우1.

산 등 어 린 경우2.

등 산 매 등 신청 식 납④

등 사 산 등 가 별지 식45 2

산 등 재 가 신청 여 질평가사에게 신청 보( · ) (

통신망 용 신청 포 다 다 신) . < 2008.12.31, 2010.10.12>

산 등 재 거 가 별지 45⑤

식 산 등 재 가 신청 에 경우에2 ( · ) 3 1

당 등 첨 여 경우에 그 사, 3 2 4

재 여 다 신. < 2008.12.31>

에 신청 질평가사 시 그 사실 여3 4⑥

산 등 여 다 신. < 2008.12.31, 2010.10.12>

등 공46 ( ) 에 라 도매시 공 개 가40 2

등 산 상 에 내 에 시 등·

도체별 등 거래 상 게 도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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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매시 등에 업 감독47 ( ) 에 라 림 산식42 1①

시도지사가 공 원 여 도매시 공 개· ·

도 경 에 여 검사 게 사 다 각 같다 개. <

2008.3.3>

등 지 니 산 상 여1.

도 경 사 등 료 징 여2.

그 에 등 업 진에 건3. ·

시 도지사가 에 라 검사 경우에 검사내용과 결과 별지· 1②

식 산 등 업 지도감독 상 보고에 여 림 산식46 ·

에게 보고 여 다 개. < 2008.3.3>

에 라 검사 공 원 별지 식 산 등1 47③

검사공 원 에 다.

장 축산6

징 등48 ( ) 림 산식 에 라45①

과징 목 산 다 각 같다 개· . <

2008.3.3, 2008.12.31>

천연꿀 당 목 결 가 결 시 납1. :

그 에 산 원 과 통질 란 지 여 림 산식2.

여 고시 목

가 계 역 립 마라 시 에 민 허 상 시. 「 」

근 량 경우 당 목 결 가 결 시 납:

계 역 등에 허 규 에 라 가목 시. 7「 」

근 량보다 량 량 경우 림 산식 여 고시 특(

용도에 쓰 량 경우 다 림 산식 량 량) :

결 에 라 에 량 량별 여 고1

시

에 라 납 여 에45 1②

림 산식 여 고시 지 에 산43

라 다 에 납 여 다 개( " " ) . < 2008.3.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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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49 ( ) 에 림 산식 사업47 1 9 " "

란 다 각 사업 말 다 개. < 2008.3.3>

산통계 보 계 료 집처리 과 간1. · · ·

산 사 과 연2. ·

산 에 보3.

업 동 산업 동 경 지원4.

산사업에 진 지원5.

가 보 사업6.

7. 산 신 지식 용 여사업 업에

지 규 에 사업 에 식 여 림 산식8. 1 7

승 사업

리 운용실 보고 등50 ( ) 에 리48 1①

리 라 다 다 계 여 운용 리 여 다( " " ) · .

에 취 매 계연도 말 실 별지20 1②

식 산 실 보고에 여 매 계연도 료 후 내에48 30

리 에게 통보 고 리 여 지체 없 림 산식,

에게 보고 여 다 개. < 2008.3.3>

에 매월 말 재 납 운용상 보고 별22 2③

지 식 산 운용상 보고에 다49 .

림 산식 다고 경우 리 사용 에④

여 집 상 등 사 다 개· . < 2008.3.3>

장 보7

료51 ( ) 에 료 납 상 다 각49 1①

같다.

에 가 공 사 허 신청 가 공 사시험1. 12 1

시 천원: 6

에 등처리업 등 천원2. 15 1 : 8

에 등 료 등 에 비용 등 감49 2②

여 림 산식 별 여 고시 다 개. < 2008.3.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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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료 징 차 등52 ( ) 산 등 51①

에 료 에 라 등 신청 에 도 경2 38

계란집 업등 에게 납 여 다.

도 경 계란집 업등 에 라 등 료1②

에 그 등 신청 여 별지 식 별지36 37

식에 산 등 신청 에 별 에 료납 여6

다.

질평가원 매월 별지 식에 산 등 료납 고지50③

다 달 지 도 경 계란집 업등 에게 여10

별지 식 산 등 료 리 에 납 고지 납 사, 51

재 여 간 보 여 다 개5 . < 2010.10.12>

도 경 계란집 업등 에 라 고지 료 질3④

평가원 납 라 다 에 매월 지 납 여( " " ) 15

다 개. < 2010.10.12>

납 에 라 료 납 에 별지 식에 산4 50⑤

등 료납 납 에게 여 납 료 매월,

지 질평가원 지 계 에 납 고 별지 식에 산20 50

등 료납 통지 질평가원 에게 여 다 개. <

2010.10.12>

질평가원 도 경 계란집 업등 가 에4⑥

내에 료 납 지 니 경우 간 여 납 고 당10 ,

간 동 료 납 지 니 경우에 에 라 등38 3 2

거 다 내용 도 계란집 보 곳에 게시 여

등 가 등 신청 에 미리 도 여

다 개. < 2010.10.12>

산 등 료 리 처리가 가 특별 사3⑦

가 경우 고 리 여 다 신· . <

2008.11.18>

등 료 징 비용 지 등53 ( ) 후단에 라 질평49 3①

가원 도 경 계란집 업등 에게 등 료 납

내 징 비용 지 여 다 개100 3 . < 2010.10.12>

② 에 비용 납 고지 에 공 고 납 게 다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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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175 , 2011.3.4>

시1 ( ) 규 월 시 다2011 6 1 .

도체에 등 시 등에 경과2 ( ) 도체에 등

시 등 규격에 여 별 가목 가목 개5 1 1) 3

규 에도 고 월 지 규 에 다2012 3 3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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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등 보 에 한 법률

[ 2011.7.25] [ 10946 , 2011.7.25, ]

장1

목1 ( ) 업 등 득 득 등 보 직 지

시 에 사 과 그에 재원 보 득보 변동직 지

운용 등에 사 규 목 다.

2 ( ) 에 사용 용어 다 과같다 개. < 2008.2.29, 2009.3.25>

업 등 란 업 식 산업 본 에 업 과같1. " " · 3 2「 」

에 업 사 말 다28 29 .

업 란 지목 과 상 없 용 지에 벼 연근 미 리2. " " ( ) , , ,地目

골 그 에 통 식 재 업 말 다, .

목 가격 란 업 등에게 변동직 지 지 여 평균3. " "

가격 등 고 여 림 산식 여 고시 가격 말 다.

고 직 지 란 생산량 가격 변동과 상 없 업에4. " "

사 업 등에게 지 보 말 다.

변동직 지 란 업 용 지에 생산 업 등에5. " "

게 당 연도에 생산 평균가격 목 가격에 미달 경우에 지

보 말 다.

업에 사 란 비용과 책 업에 업 직6. " "

업 만 탁 경우 포 다 것 말 다( ) .

업 등 득 시책 마3 ( ) 림 산식 업 등 득①

여 업 등에게 득보 지 도 직 지 도 라( " "

다 에 시책 립 여 시 여 다 개) . < 2008.2.29,

2009.3.25>

가 지 단체 업 등 득 직 지 도 시 에②

동 고 에 다 개. < 2009.3.25>



소득 등의 보 에 한 법률❚481

가 직 지 도 시 여 매 재원 달 여 다.③

목개[ 2009.3.25]

장 소득 등 보 한 직 지불2

득 등 보 직 지4 ( ) 림 산식 계 역① 「

립 마라 에 내보 감 과 에」

업 등 득 여 업 등에게 득보 득등보 직 지( "

라 다 지 여 다 개" ) . < 2008.2.29, 2009.3.25>

득등보 직 지 매 지 고 고 직 지 과 변동직 지②

여 지 다.

득등보 직 지 지 상 지5 ( ) 득등보 직 지 지 상①

지 월 월 지 업에 용 지1998 1 1 2000 12 31

지 에 지 말 다 같다 다 다만 다 각 어 에( . ) . ,「 」

당 지 다 개. < 2007.4.11, 2008.2.29, 2008.3.21, 2009.3.25,

2011.5.30>

천 에 천 역에 지 다만 월1. 2 . , 2005 1 1 2008「 」

월 지 간 득등보 직 지 상 당 게 지12 31 1

지 에 라 등 연도 직 연도 지 보상 지 니7 1

지 에 여 림 산식 상 업에 용 다1

고 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지 에 라 지 용허가 거 지 용신2. 34 · 35 43「 」

고 지 지 용 거 지 다 에 라 지 용허가신고( · ·

가 경우 포 다( ) )擬制

다 각목 어 에 당 지 다만 에 라 등 연3. . , 7 1

도 직 연도 지 다 각목에 지 지역 지 보상 지 니·

지 에 여 림 산식 상 업에 용 다고1

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가 계 용에 가목 다목 지. 36 1 1「 」

규 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,

산업 지 개 에 에 라지. 6 , 7 , 7 2 8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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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단지 지

다 택지개 진 에 라 지 택지개 지 지. 3「 」

라 그 에 다 에 라 각 개 사업 지 지 거 고시 지역.

지

에 당 가 지 경우 득등보 직 지4. 13 1 1 .

지 상 지 에 득등보 직 지 지13 2

상 등 간 다.

각 본 에도 고 월 업에1 1997 12 31 1②

상 용 지 다 각 어 에 당 득등보 직 지

지 상 지 다 신. < 2008.3.21, 2009.3.25>

경지 리사업 간척사업 등 어 비 가목 다목 지 규1. , 2 5「 」

에 업생산 비사업 월 월 지1998 1 1 2000 12 31

간 가 게 업 단 경우

태 등 연재 책 에 연재2. 2 2 3 ,「 」

여 월 월 지 간 가 게1998 1 1 2000 12 31

업 단 경우

에 득등보 직 지 지 상 지 지 상1 2③

림 산식 다 신. < 2009.3.25>

득등보 직 지 지 상6 ( ) 득등보 직 지 지 상①

에 득등보 직 지 지 상 지에5

업에 사 경 경우 포 다 업 등 다 각 어( )

에 당 여 다 개. < 2009.3.25>

후계 업경 업 업 등 림 산식 건에1. ,

당

월 월 지 간 득등보 직 지2. 2005 1 1 2008 12 31

상 당 게 지1

에 당 업 식 산업 본1 2 · 3 5② 「 」

지역에 주 주 사 통 에 라

업 주업 여 다 신. < 2009.3.25>

에도 고 다 각 어 에 당 득등보 직1③

지 지 상 가 없다 다만 경우 당 지. , 3 4

에 여 지 상 가 없다 신. < 2009.3.25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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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득 통 상1.

업에 용 지 천 곱미 미만2. 1

지 에 라 지처3. 11 1「 」

가 닌 지 단4.

등 신청 공고6 2( ) 림 산식 지 단체 다 각

사 포 여 득등보 직 등 신청에 사 어도 7

에 등 신청 에 림 산식 에 라 보7 ·

공보 게시 간신 상 에 공고 여 다· · .

에 지 상 지1. 5

에 지 상2. 6

등 신청 간3.

그 에 득등보 직 등 신청에 사4.

본 신[ 2011.7.25]

득등보 직 지 지 상 등7 ( ) 득등보 직 지①

매 림 산식 지 지 재지 ·

동 라 다 에게 등 신청 여 다 다만 경 지가( " · " ) . ,

같 시 주특별 도 도시 특별 에(「 」

시 포 다 같다 말 다 같다 내 개 상. )· · ( . ) 2 · ·

동에 경우에 가 지 재지 에게 신청 여 다· .

개< 2009.3.25>

에 등 신청에 사 림 산식 다 경우1 .②

림 산식 내경 등 신청 지 재지 시 내에[ · ·

주 신청 신청 주 지 동 다 시 연( · · · ·

동 내 지 경 경우 포 다 말 다 그 별· · ) ]

여 다 신. < 2009.3.25>

에 라 등 신청 당 신청 에게 내1 2 ·③

주어 다 신. < 2011.7.25>

에 라 등 신청 득등보 직 지 신청· 1④

업에 사 지 여 지 사 등 사 고 그 사,

결과 첨 여 림 산식 에게 여 다 개. < 2008.2.29,

2009.3.25, 2011.7.25>

에 지 사 등 사 여 동에 심사 원4 · · ,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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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운 등 림 산식 다 신. < 2009.3.25, 2011.

7.25>

림 산식 에 사결과 탕 등 신청4 6⑥

에 지 상 득등보 직 지 지 상 등 고

신청 에게 등 내주어 다 개. < 2008.2.29, 2009.3.25, 2011.7.25>

에 사 목 등 등에 사4 6 ·⑦

림 산식 다 개. < 2008.2.29, 2009.3.25, 2011.7.25>

등 사 변경사 신고 등8 ( ) 득등보 직 지 지 상 등①

득등직 등 라 다 득등보 직 지 지( " " )

상 지 생산 지 변동 림 산식 에

라 림 산식 에게 변경등 여 다 개. < 2008.2.29,

2009.3.25>

득등직 등 득등보 직 지 지 상 지②

차 사용차 업 등 림 산식( )· ( )讓受 使用借

에 라 그 사실 림 산식 에게 신고 여 다 개. <

2008.2.29, 2009.3.25>

림 산식 에 신고 업 등 에 지2 6③

상 당 지에 득등직 등 변경등 여

다 개. < 2008.2.29, 2009.3.25>

변경등 에 여 용 다 신7 . < 2009.3.25>④

고 직 지 지9 ( ) 림 산식 득등직 등 에게①

지 상 통 에 라 지 고 지( )形狀

에 여만 고 직 지 지 여 다 개. < 2008.2.29, 2009.3.25>

고 직 지 지 체 산 그 에 지 에·②

사 통 다 개. < 2009.3.25>

목 가격 고 변경10 ( ) 목 가격 산 산 지 고2005 2012①

단 변경 여 다 개, 5 . < 2008.3.21, 2009.3.25>

림 산식 에 라 목 가격 변경 동1②

다 개. < 2008.2.29, 2009.3.25>

에 라 변경 목 가격 평균 가격변동 고 여2③

그 목 가격 산 변경 차 등에 사 통,

다 개. < 2009.3.25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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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동직 지 지11 ( ) 림 산식 득등직 등①

다 각 건 갖 에 여 변동직 지 지 다 개. <

2008.2.29, 2009.3.25>

통 에 라 지 상 지 고 생산 것1.

비료 림 산식 에 라 사용 것2.

에 변동직 지 목 가격과 당 연도 평균가격1②

차 에 곱 여 산 에 고 직 지 빼고100 85

다 개. < 2009.3.25>

변동직 지 지 단가 지 산 그 지 등에 사,③

통 다 개. < 2009.3.25>

지 사12 ( ) 림 산식 득등직 등 가 지①

상 등 에 에 라 지 고 지9 1 11 1

등 여 다 개. < 2008.2.29, 2009.3.25>

에 여 지에 지 사 검1②

사 재 식 에 검사 다 개. < 2009.3.25>

득등보 직 지 감 지 등13 ( ) 림 산식①

득등직 등 가 에 당 등1 2

든 지 고 직 지 변동직 지 지 지 니 고, 3

에 당 당 지 고 직 지 변동직 지4

지 지 니 다 개. < 2009.3.25>

거짓 그 등 경우1.

에 지 상 건 갖 지 못 경우2. 6 3 1 2

에 지 상 건 갖 지 못 경우3. 6 3 3 4

에 지 갖 지 못 경우4. 9 1 11 1

림 산식 에 당 여 고 직 지 변동직 지1 1②

지 지 니 게 에 여 내 에 에5 7

득등보 직 지 지 상 등 다 개. <

2008.2.29, 2009.3.25>

에 고 직 지 과 변동직 지 지 에1 2③

등 그 과 도 등 고 여

림 산식 다 개. < 2008.2.29, 2009.3.25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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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 득 가산13 2( ) 림 산식 각 에13 1①

당 사 에도 고 득등보 직 지 미 지 경우에

돌 다 경우 에 당 경우에 지. 13 1 1 2

가 징 여 다.

림 산식 납 가 에 징 상 납1②

지 납 지 니 경우에 다 각 에 라 가산 과 다 개. <

2011.7.25>

납 경과 주 내에 납 경우 체납1. 1 : 100

에 당1

납 경과 주 지 다 납 경우 체납2. 1 : 100

에 당3

림 산식 납 가 체납 납 지 니 에 납③

경과 개월 경과 마다 체납 에 당1 100 1

가산 에 가산 에 가산 여 과 다 경우 가산 에2 . 2

체납 과 지 못 다100 9 .

림 산식 지 징 상 가산 납1 3④

가 간 내에 납 지 니 체납처 에 라 징 다.

본 신[ 2009.3.25]

장 농가소득안 심 원회3

가 득 심 원14 ( ) 업 등 득 에 사 심①

여 림 산식 가 득 심 원 다 개. <

2008.2.29, 2009.3.25>

가 득 심 원 다 각 사 심 다 개. < 2008.2.29,②

2009.3.25>

업 등 득 에 본 책과 도에 사1.

목 가격고 직 지 변동직 지 변경에 사2. · ·

업 등 득 재 지원에 사3.

에 득보 변동직 지 리운용에 사4. 19 ·

그 에 림 산식 업 등 득 여 다고5.

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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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득 심 원 운15 ( ) 가 득 심 원 원①

과 원 포 내 원 다 개1 1 21 . < 2009.3.25>

원 림 산식 고 원 원, ( ) ,互選②

원 다 각 에 당 사람 다 개. < 2008.2.29, 2009.3.25>

재 차 통상 차 차 림 산식 차1. · ·

다 각목에 당 사람 림 산식2.

가 업 단체 내. 5

비 본 에 비 단체 언 내. 2 5「 」

다 업 경 에 식 사람 내. 5

에 원 연 다 개2 2 3 , . <③

2009.3.25>

지 규 에 가 득 심 원 운 에1 3④

사 통 다 개. < 2009.3.25>

가 득 진단16 ( ) 가 득 심 원 업 여①

림 산식 에 가 득 진단 다 개. < 2008.2.29>

가 득 진단 운 에 사 통 다 개. <②

2009.3.25>

장 소득보 변동직 지불4

득보 변동직 지 등17 ( ) 업 등 득①

변동직 지 지 에 재원 보 고 리

여 득보 변동직 지 라 다 다( " " ) .

산 에 에 연 다 개( ) . < 2009.3.25>出捐②

18 ( ) 다 각 재원 다 개. < 2009.3.25>

에 연1. 17 2

곡 리 에2. 13 2「 」

운용3.

다 계 들여 차4. · ·

그 에 통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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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운용19 ( · ) 림 산식 리운용 다 개· . <①

2008.2.29>

림 산식 리운용에 사 림 산식·②

지 림 산 에 탁 다 개. < 2008.2.29,

2009.3.25>

리 운용에 사 통 다 개· . < 2009.3.25>③

용도20 ( ) 다 각 용도에 사용 다 개. < 2008.2.29,

2009.3.25>

변동직 지 지1.

리운용에 경비2. ·

에 지 사 검사 검사에3. 12 2 ,

경비

차 원리 상4.

그 에 업 등 득 여 사업 림 산식5.

사업

운용계 립 등21 ( ) 림 산식 매 가재 에① 「 」

라 운용계 립 여 다 운용계 변경 경우에도 같.

다 개. < 2009.3.25>

에 운용계 립 거 운용계 변경 가1②

득 심 원 심 거쳐 다 개. < 2009.3.25>

목개[ 2009.3.25]

계22 ( ) 림 산식 과 지 게

여 에 계 여 다 개. < 2008.2.29, 2009.3.25>

계23 ( ) 림 산식 공 원 에①

과 지 에 사 징 재 지 납· ·

공 원 여 다 개. < 2008.2.29, 2009.3.25>

림 산식 에 라 리운용에 사19 2 ·②

탁 탁 원 에 담당 원과 지 원 담당

원 그 직원 에 지 원과 납원 각각 여 다 경우, .

담당 원 징 업 지 원 담당 원 재,

업 지 원 지 업 납원 납공 원,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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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다 개. < 2008.2.29, 2009.3.25>

차24 ( ) 림 산식 지 거

것 상 담 다 계· ·

차 다 개( ) . < 2008.2.29, 2009.3.25>借入

장 보5

직 지 도 보 료 청25 ( ) 림 산식 업 등에①

직 지 도 시 보 리 여 보 에

시책 립시 여 다 개· . < 2009.3.25>

림 산식 득등보 직 지 도 원 시 여②

계 지 단체 공공 운 에, 「

에 공공 에게 료 공 청 다 경4 .」

우 료 공 청 계 등 특별 사 없 에

라 다 신. < 2009.3.25>

목개[ 2009.3.25]

직 지 도 보 공개 보26 ( ) 림 산식 득등①

보 직 지 지 고 여 림 산식

에 라 매 득등보 직 지 신청 보 다 각

사 공개 여 다.

업 지지 신청1. : , , ,

업 사 지지 신청2. : , , ,

득등보 직 지 지 상 등 리 등 업 에 사 거②

사 에 공개 보 에 그 직 상 게 보 다 사1

람에게 공 거 직 지 도 시 목 용도 사용 여

니 다.

림 산식 에 공개 사 에 여 신청 경우1③

사실 여 사 여 신청 등에게 그 결과 통보 여 다 신청 내.

용 등 사 림 산식 다· .

에 사 결과 에 지 상 업 등 에3 6 7④

등 신청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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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신[ 2009.3.25]

동[ 26 27 <2009.3.25>]

탁27 ( ) 에 림 산식 그①

통 에 라 시 주특별 도 도시(「

특별 에 시 포 다 청 청 말)· · (」

다 에게 다 개), . < 2008.2.29, 2009.3.25>

에 림 산식 그 통②

에 라 어 공사 지 리 에 라 립 어 공사에「 」

탁 다 개. < 2009.3.25>

에 동[ 26 <2009.3.25>]

신고포상 지28 ( ) 림 산식 업에 사 지 니

득등보 직 지 주 청 계 에 신고 에게

통 에 라 산 에 포상 지 다.

본 신[ 2009.3.25]

29 ( ) 다 각 어 에 당 징역 천만1 1

원 에 처 다.

거짓 그 득등보 직 지1.

거짓 그 에 등 신청 거2. 7 1 8

에 변경등 신청

에 라 등 신청 내용 허 고도 여3. 7 1

지 재지 거주

여 직 상 게 보 다 사람에게 공4. 26 2

거 직 지 도 시 목 용도 사용

본 신[ 2009.3.25]

< 10946 , 2011.7.25>

시1 ( ) 공포 시 다.

가산 에 용2 ( ) 개 규 시 후13 2 2

납 경과 징 상 에 여 과 가산 용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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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등 보 에 한 법률 시행

[ 2009.6.26] [ 21538 , 2009.6.16, ]

목1 ( ) 득 등 보 에 에 사 과 그 시 에「 」

사 규 목 다.

개[ 2009.6.16]

업2 ( ) 득 등 보 에 라 다( " " ) 2① 「 」

에 통 식 란 업 등 득 여 경2 " "

업 등 재 다 식 말 다.

에 라 득등보 직 지 지 상 지 업5②

벼 연근 미 리 골 재 경우 말 다, , .

개[ 2009.6.16]

3 ( ) 에2 3 5 , 10 3 11 2ㆍ

당 연도 월 다 연도 월 지 다10 1 1 31 .

개[ 2009.6.16]

평균가격 산4 ( ) 에2 5 11 2

평균가격 통계청에 사 월별 평균가격 산 평균 여 산

다 림 산식 경우 가격 사 등에 여 통계청.

에 견 시 다.

개[ 2009.6.16]

업 주업4 2( ) 에 업 주업6 2

다 각 어 에 당 다.

같 시 주특별 도 도시 특별 에1. (「 」

시 포 다 같다 말 다 같다 에 재. ) ( . )ㆍ ㆍ

만 곱미 상 지 경 업 과 같 시 에 재1 5ㆍ ㆍ

만 곱미 상 지 경 어업경 체 지원에「 」

에 라 다 같16 ( " " ) 19

에 업 사 업 사 라 다( " "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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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산 매 만원 상 업 과 천 만원 상2. 9 4 5

업 사

에 득등보 직 지 지 상 등 신청 연도 직3. 7 1

상 주 주 사 당 시 에 고 당 시 에 재2 ㆍ ㆍ

천 곱미 상 업에 용 지 신청 주 지 동 다1 (

시 연 동 내 지 포 다 직 상 경) 2ㆍ ㆍ ㆍ ㆍ

본 신[ 2009.6.16]

업 득4 3( ) 에 업6 3 1①

득 득등보 직 지 지 상 등 신청 도 천3 7

만원 다 다만 업 사 업 득 에. ,

용에 다.

에 업 득 득 에1 4 1 1② 「 」

득에 림 산식 여고시 업 득 다.

본 신[ 2009.6.16]

고 직 지 지 건4 4( ) 에 통9 1 "

란 다 각 말 다" .

생산 가 도 지 리 것1. ㆍ

웃 지 가 도 경계 고 리 것2.

지 주변 용 지 리 것3. ㆍ ㆍ

웃 지 에 지 없도 거 것4.

본 신[ 2009.6.16]

고 직 지 산 등5 ( ) 에 라 득등보 직 지9 1①

지 상 등 득등직 등 라 다 에게 지 고( " " )

직 지 림 산식 여 고시 단 당 에

에 라 등 지 곱 여 산 다7 8 .

에 단 당 지 에 업진 지역 지1 28② 「 」

업진 지역 지 여 림 산식 업진 지,

역 지 업진 지역 지보다 우 다.

고 직 지 당 연도 말에 득등보 직 지 등 계 에③

지 다.

개[ 2009.6.1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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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 가격 산 등6 ( ) 에 라 변경 목 가격 목10 2①

가격 산 시 고 개 연도 가격 산 평균 값과 그 후 개3 3

연도 가격 산 평균 값과 변동비 목 가격에 곱 여

산 다.

림 산식 변경 목 가격 용 연도가 시②

지 에 가 득 심 원 원 라 다 심14 ( " " )

심 거쳐 에 목 가격 변경동 청 여 다.

개[ 2009.6.16]

변동직 지 지 건6 2( ) 에 라 변동직 지11 1 1

지 에 갖 지에 가4 4

생산 여 다.

본 신[ 2009.6.16]

변동직 지 산 등7 ( ) 에 라 득등직 등11 1①

에게 지 변동직 지 림 산식 매 같 2

에 라 산 여 고시 킬 그램당 에 만 곱미 당 생산량80 1

과 에 라 등 벼 재 곱 여 산 다7 8 .

에 변동직 지 산 여 고 직 지 킬 그1 80②

램당 산 에 업진 지역 지에 고 직 지 과 업

진 지역 지에 고 직 지 각 지 체 지 에 차

지 비 고 여 가 평균 사용 다.

에 만 곱미 당 생산량 가마 가마당 킬 그램 고1 1 61 ( 80 )③

다.

변동직 지 지 사 가 생 경우에 득등보 직 지 등④

계 에 지 다.

개[ 2009.6.16]

원 직8 ( ) 원 원 원 고 원 다, .①

원 원 보 고 원 득 사 직 없,②

에 원 직 다.

개[ 2009.6.16]

원9 ( ) 원 원 집 고 그 다, .①

원 매 개 원 청에 라 개1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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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여 운 다.

원 재 원 과 개 고 원 과 찬,③

결 다.

원 경우 원 원 닌 계 가 원④

에 게 여 견 듣거 계 에 료

청 다.

개[ 2009.6.16]

실 원10 ( ) 원 심 여 원 에 실①

원 다.

실 원 운 등에 사 원 결 거쳐 원② ㆍ

다.

개[ 2009.6.16]

간사11 ( ) 원 간사 간사 림 산식 득 등 보1 ,①

직 지 담당 실 다.ㆍ

간사 다 각 업 다.②

원 원 운 에 보1.

원 업 에 사 처리2.

원에 료 등3.

개[ 2009.6.16]

당 등12 ( ) 원 실 원 에 참 원과 에 라9 4

계 가에게 산 에 당과 여비 지

다 다만 공 원 그 업 직 어 원 에 경우에. ,

그러 지 니 다.

개[ 2009.6.16]

가 득 진단 운13 ( ) 에 가 득16 1①

진단 진단 라 다 단 과 단원 다( " " ) 1 .

단 림 산식 공 원 고 공 원단에 직공 원3②

에 림 산식 다.

단 림 산식 진단 사 다.③

개[ 2009.6.1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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득보 변동직 지14 ( ) 에 통18 5 "

란 곡 리 에 에" 13 2 1 17「 」

라 득보 변동직 지 라 다 에 납 에 생( " " )

말 다.

개[ 2009.6.16]

리 운용에 사 탁15 ( )ㆍ 림 산식 19①

에 라 리 운용에 다 각 사 림 산식2 ㆍ

지 여 고시 림 산 탁 리 라 다 에 탁 다( " " ) .

리 운용에 계업1. ㆍ

지 에 업2. ㆍ

산운용에 업3.

그 에 리 운용에 여 림 산식 업4. ㆍ

탁 리 리 운용 여 다 계②

여 처리 여 다.

각 사 처리에 드 경비 담 다1 .③

개[ 2009.6.16]

결산보고16 ( ) 탁 리 계연도마다 결산보고①

여 다 계연도 월 지 림 산식 에게 여 다2 15 .

림 산식 탁 리 결산보고 검②

후 원 심 거쳐 다 계연도 월 말 지 재 에게2

여 다.

에 결산보고 에 다 각 첨 여 다1 .③

사업계 실 에1.

차2.

계산3.

여 처 계산 결 처리계산4.

그 에 결산 내용 게 여5.

개[ 2009.6.16]

탁17 ( ) 림 산식 에 라 다27 1①

각 시 주특별 도 도시 특별(「 」

에 시 포 다 같다 청 청 말. ) (ㆍ ㆍ

다 같다 에게 다. )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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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업 용가 여1. 5 1 1 3

에 득등보 직 지 지 상 등 등2. 7

에 득등보 직 지 지 상 변경등 지 상3. 8

지 차 사용차 사용차 에 신고 리( ) ( )讓受 ㆍ ㆍ

에 고 직 지 지4. 9

에 변동직 지 지5. 11

에 검사6. 12 2

에 득등보 직 지 지 지 등7. 13

에 당 득 가산 징8. 13 2

에 득등보 직 지 신청 보공개 에9. 26 ㆍ

신청 사 통보ㆍ ㆍ

에 신고 처리 신고포상 지10. 28

림 산식 에 라 에27 1 12 2②

검사 립 산 질 리원 에게 다.

림 산식 에 라 에 지27 2 12 2③

상 지 등에 지 사 어 공사 지 리「

에 라 립 어 공사에 탁 다.」

개[ 2009.6.16]

보고18 ( ) 시 청 림 산식 에 라① ㆍ ㆍ

각 사 득등보 직 지 사업시 에 사17 1

림 산식 사 특별시 역시 도지사 특별ㆍ ㆍ

도지사 거쳐 림 산식 에게 보고 여 다.

립 산 질 리원 림 산식 에 라 검②

사 결과 림 산식 에게 보고 여 다.

어 공사 사 림 산식 에 라 지 사③

결과 림 산식 에게 보고 여 다.

개[ 2009.6.16]

포상 지19 ( ) 에 라 업에 사 지 니 득28①

등보 직 지 신고 사람에 포상 건당 만원10

다 다만 다 각 어 에 당 사람에게 지 지 니 다. , .

신고 상 득등보 직 지 지 상 지에 업에 사 사람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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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신고 업에 사 지 니 득등보 직 지2. (

만 당 다 신고 사람)

득등보 직 지 지 상 등 리 등 업 에 사 사람3.

그 에 포상 지 지 니 것 타당 다고 림 산식4.

사람

에 라 사람 지 포상 도 신고1②

연간 월 월 지 말 다 만원 다(1 1 12 31 ) 100 .

포상 당 연도 고 직 지 지 다 월 지 신고12 31③

경우에만 지 다.

지에 규 사 에 지 차 등에 여1 3④

사 림 산식 다.

본 신[ 2009.6.16]

< 21538 , 2009.6.16>

시1 ( ) 월 시 다2009 6 26 .

경과2 ( ) 월 지 개 규2009 10 1 4 2 4 3

업 사 업 식 산업 본 에28「 ㆍ 」

같 에 업 사 본다29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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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등 보 에 한 법률 시행규

[ 2010.3.30] [ 117 , 2010.3.30, ]

목1 ( ) 규 득 등 보 에 같 시 에「 」

사 과 그 시 에 사 규 목 다.

개[ 2009.6.26]

지 상2 ( ) 득 등 보 에 라 다( " " ) 5 1「 」

에 득등보 직 지 지 상 지 지 상 다2

각 같다.

업 경우 만 곱미1. : 30

어업경 체 지원에 에2. 16 ( "「 」

라 다 같 에 업 사 업 사" ) 19 ( "

라 다 경우 만 곱미" ) : 50

개[ 2009.6.26]

득등보 직 지 지 상2 2( ) 에 후계 업6 1 1 "

경 업 업 등 림 산식 건에 당 란, "

다 각 어 에 당 말 다 개. < 2010.3.30>

어업경 체 지원에 에 라 후계 업경1. 10 (後繼「 」

업)農業經營人

어 공사 지 리 에 업 업2. 2 6 (專業農業「 」

같 에 업 상 업) 18人

에 라 득등보 직 지 지 상 등 연도3. 7 5

직 연도 지 상 연 여 에 득등보 직 지 지2 5

상 지에 다 각 목 어 충 업 등

가 업 만 곱미 상 경 경우 산 에 다 에. : 1 ( )

여 업에 사 거 업 통 여 산 매 9

만원 상

업 사 만 곱미 상 경 경우. : 5 (

산 에 다 에 여 업에 사 거 업 통 여)

산 매 천 만원 상4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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득등보 직 지 지 상 등 연도 직 연도에 득등4.

보 직 지 사람 사망 등 식에 에 라( 16「 」

뇌사 경우 포 다 에 같다 여 지에 계. )

업에 사 경 경우 포 다 우 직계 비 사망( )

사람과 사망 직 상 주 같 사망 에 료 목 그 사2 (

망 사람 주 가 어 주 가 같지 니 게 경우에 계 주

같 것 보 그 간 주 같 간에 산 다 업 다만) . ,

득등보 직 지 지 사람 다 연도 지 상

등 연도에 다 각 목 어 충 여 다.

가 업 식 산업 본 에 에주. 3 5「 ㆍ 」

업

업 식 산업 본 에 지역에주. 3 5「 ㆍ 」

고 득등 보 에 시 라 다( " " ) 4 2「 」

에 업 주업 업

월 에 상 업에 사 어 공사5. 2004 12 31 1 「

지 리 에 라 탁 지19 24 4」

여 업에 사 업 등 경우 에 득등. 7 5

보 직 지 지 상 등 연도에 에 득등보5

직 지 지 상 지에 다 각 목 어 충 업 등 어

다.

가 업 만 곱미 상 경 경우 산 에 다 에. : 1 ( )

여 업에 사 거 등 직 연도에 업 통 여

산 매 만원 상9

업 사 만 곱미 상 경 경우. : 5 (

산 에 다 에 여 업에 사 거 등 직 연도에)

업 통 여 산 매 천 만원 상4 5

본 신[ 2009.6.26]

득등보 직 지 지 상 등 신청3 ( ) 에 라7 1①

득등보 직 지 지 별지 식에 득등보 직1

지 지 상 등 신청 등 신청 라 다 지 재지( " " )

동 라 다 에게 여 다( " " ) .ㆍ ㆍ

에 라 등 신청 다 각 첨 여 다7 1 .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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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지원 지 등본 등, ( )農地原簿ㆍ

경우에 그러 지 니 다 개. < 2010.3.30>

당 지가 다 각 목 어 에 당1.

가 에 라 월 월 지 업에. 5 1 1998 1 1 2000 12 31

용 지 다만 다 어 에 당 지. ,

같 단 각 목 단 에 라 등 연도1 3

직 연도 지 보상 지 니 지 가

여 다.

에 라 천 에 천 역에 지1) 5 1 1 2「 」

각 목 어 에 당 지2) 5 1 3

에 라 월 에 업에 상 용. 5 2 1997 12 31 1

지 월 월 지 간 가 게1998 1 1 2000 12 31

업 단 지 경우

신청 다 각 목 어 에 당2.

가 각 어 에 당 다만. 2 2 . , 2

목에 라 지역에 주 업 주업2 4

가 여 다.

에 라 월 월 지. 6 1 2 2005 1 1 2008 12 31

간 득등보 직 지 상 당 게 지1

다만 에 라 지역에 주 주 사. , 6 2

업 주업 가

여 다.

당 지 경 다3.

가 에 내경 포 개 상. 7 2 : 1) 2

별지 식 내경 용 경 사실 경우 지 재지1) 1 2 .

통 통 지 못 경우에 지,ㆍ ㆍ

재지 거주 다2 .

등 산 매 도 당 연도 매 만2) (

당 다)

비료 등 재 매 도 당 연도3) (ㆍ

매 만 당 다)

등 매 도 당 연도 매 만4) (ㆍ

당 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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벼 등 계 재5)

그 에 업에 사6)

에 내경 다. 7 2 :

별지 식 내경 용 경 사실 경우 지1) 1 3 .

재지 통 과 지 재지 거주 통3 ,ㆍ ㆍ

지 못 경우에 지 재지 거주 가2

다 다만 사 지 사시 보 에 민간 통. , 2 7「 」

쪽지역에 재 지 경우에 지 재지 동( "ㆍ ㆍ ㆍ

라 다 담당 공 원 지 재지 통 과 지 재" ) ㆍ

지 거주 갈 다3 .

가목 지 개 상2) 2) 6) 2

신청 득등보 직 지 지 상 에 가 니라 것4.

다 각 목

가 에 라 업 득 득. 6 3 1

등 다만 신청 업 득 료 에. ,

여 동 경우에 첨 지 니 다.

에 라 단 지 니 차계. 6 3 4

등 당 지가 타 지 경우만 당 다 다만( ). ,

등 신청 직 연도에 단 가 닌 것 지에

차 변 가 없 생략 다.ㆍ

각 에 체 내용 등 림 산식2③

다 신. < 2010.3.30>

개[ 2009.6.26]

심사 원 운3 2( ) 에 심사 원 원7 4①

포 여 내 원 다1 7 .

심사 원 원 고 원 다 각 에 당 사람,② ㆍ

에 원 다 개. < 2010.3.30>

지 재지 통 리 마1. ㆍ ㆍ

당 역 거 사업 역 업 동 등 생산2. ㆍ

단체 천 직원

당 역 거 사업 역 업 등 업3. ㆍ

에 사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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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원 다 각 어 에 당 다.③

득등보 직 지 신청 업 사 여 과 여1.

거 용 경우

심사 게 보 다 사람에게 공 거 경우2.

질병 상 등 사 직 어 게 경우3. ㆍ

그 에 원 상 경우4.

원 심사 원 고 심사 원 업 다, .④

심사 원 재 원 과 개 고 원 과( ) ,開議⑤

찬 결 다.

지 규 에 심사 원 운 등에1 5⑥

사 림 산식 다.

본 신[ 2009.6.26]

사 목 등3 3( )ㆍ 에 등 신청3 1① ㆍ

득등보 직 지 신청 업에 사 지 여 등

신청 지 경 여 등 등 신청 첨 내용 사실과,

지 사 여 다.

에 사 내용 여 사 지 사1② ㆍ

께 실시 다.

에 사결과 첨 여 지 재지 시 주특1 (③ ㆍ 「

별 도 도시 특별 에 시 포 다.」

같다 청 청 말 다 같다 에게 등 신청) ( . )ㆍ ㆍ

여 다.

본 신[ 2009.6.26]

등 등3 4( ) 지 재지 시 청 시( "① ㆍ ㆍ ㆍ

청 라 다 에 라 등 신청 그 신" ) 3 3 3ㆍ

청내용 검 후 상 없 경우에 별지 식에 득등보 직2

지 지 상 등 등 라 다 에 등 고( " " ) , ㆍ

거쳐 신청 에게 별지 식에 득등보 직 지 지 상 등3

등 라 다 내주어 다( " " ) .

에 라 등 등 내용에 못 경우에 등1②

내에 당 등 첨 여 거쳐 시14 ㆍ ㆍ ㆍ

청 에게 등 내용 청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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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청 등 내용 청 신청 청 내용에③ ㆍ ㆍ

거쳐 상 없 경우에 등 에 변경등 고, ㆍ

거쳐 신청 에게 등 다시 내주어 다.

본 신[ 2009.6.26]

등 사 변경 등4 ( ) 에 라 등 사 변경등 별8①

지 식에 득등보 직 지 변경등 신청 변경사 신고4 ,

별지 식에 득등보 직 지 변경등 신고 매5

림 산식 지 거쳐 시 청 에게ㆍ ㆍ ㆍ

여 다.

에 변경등 신청 에 다 각 첨 여 다1 .②

등1.

매매계 차계 등 득등보 직 지 지 상 지2.

생산 지 변동

등 사 변경과 다 각 목 다만 지원3. . , ㆍ

지 등본 등 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가. 3 2 1

다만 득등보 직 지 지 상 지. 3 2 3 . ,

생산 지 변동 림 산식 경우에

가목 목 경 사실 만 여도 다3 2 3 1) 1) .

다 목. 3 2 4

시 청 에 변경등 신청 득등보1③ ㆍ ㆍ

직 지 지 상 지 등 변경사 후 상 없 경우에 등

에 변경등 고 거쳐 신청 에게 등 다시 내주어 다, .ㆍ

에 변경등 신고 에 다 각 첨 여 다1 .④

매매계 차계 등 득등보 직 지 지 상 지1.

에 차 사용차( )讓受 ㆍ

변경사 과 지 다만2. 3 2 2 4 . , ㆍ

지원 지 등본 등 경우에 그러 지

니 다.

시 청 에 변경등 신고 득등보1⑤ ㆍ ㆍ

직 지 지 상 여 등 후 상 없 경우에 등 에

변경등 고 거쳐 신고 에게 등 내주어 다, .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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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라 등 가 등 내용에 여 가 경3 5⑥

우에 용 다3 4 2 3 .

개[ 2009.6.26]

5 삭 <2009.6.26>

변동직 지 지 건6 ( ) 에 림 산식11 1 2 "

란 다 각 말 다" .

림 산식 고시 생산단계 산 에 질 허1. :

용

비료 진 청 검사 결과에 라 시비량2. : ( )施肥量

개[ 2009.6.26]

득등보 직 지 지 등7 ( ) 에13 3

득등보 직 지 지 등 별 2

같다.

개[ 2009.6.26]

직 지 도 보 공개8 ( ) 에 보 공개 림26 1①

산식 지 시 주특별 도 도시(「

특별 에 시 포 다 말 다) ( )」 ㆍ ㆍ

지에 다 각 에 내 간 동 열람 게30

여 다.

에 득등보 직 지 지 상 등 신청 마감1. 7 1

에 라 고 직 지 지2. 9

에 라 변동직 지 지3. 11

에 라 득등보 직 지 신청 보 열람1②

열람 목 과 본 개 보 공 여 다.

에 보 열람 과 열람 신청 개 보 공 에1 2③

사 등 림 산식 여 고시 다.

본 신[ 2009.6.26]

공개 보에 신청 내용 등9 ( )ㆍ 에8 1 1①

득등보 직 지 신청 에 열람 간 열람 내용에 여 가

시 청 에게 신청 다.ㆍ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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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신청 시 청 지 사 실시 후 그1② ㆍ ㆍ

결과 신청 득등보 직 지 신청 당 지 경 에게,

다.

에 신청 에 사 림 산식1 2③

여 고시 다.

본 신[ 2009.6.26]

보고10 ( ) 지 규 에 보고18 1 3 ( 2「 」

에 보통신망 용 보고 포 다 보고 상 업 가 료7 )

개월 내에 여 다1 .

본 신[ 2009.6.26]

< 117 , 2010.3.30>

규 공포 시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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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무역 체결에 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한 특별법

[ 2011.10.22] [ 10890 , 2011.7.21, ]

목1 ( ) 역 에 어업등 경쟁 고

거 우 가 어업 등에 과 지원 책 마

어업 등 경 생 에 여 것 목 다.

2 ( ) 에 사용 용어 뜻 다 과 같다.

역 란 역 내용 여 민 다 라 지역1. “ ”

역연 체 체결 산 산 등에 감

철폐 시 근 등에 사 포 말 다, .

업등 란 어업 어 식 산업 본 가목에2. “ ” 3 1「 ㆍ 」

업과 같 에 식 산업 말 다3 8 .

어업등 란 산업 에 산업 말 다3. “ ” 2 1 .「 」

어업등 란 업등과 어업등 말 다4. “ ” .

업 등 란 어업 어 식 산업 본 가목에5. “ ” 3 2「 ㆍ 」

업 과 어업경 체 지원에 에 업2 2「 」

말 다.

어업 등 란 산업 에 어업 어업경 체6. “ ” 2 13「 」 「

지원에 에 어업 말 다2 5 .」

어업 등 란 업 등과 어업 등 말 다7. “ ” .

생산 단체란 어업 어 식 산업 본 에 생산8. “ ” 3 4「 ㆍ 」

단체 산업 동 에 산업 동 말 다2 .「 」

산 란 계 역 립 마라 가 업에9. “ ” 1. .「 」 「

에 목 산 닌 것 말 다2 10 .」

산 란 산 질 리 산 같10. “ ” 2 1 2 4「 」

산가공 말 다.

어업 등 지원 본원3 ( ) 역 라 다( “ ” )

생 어업 등 여 어업등 경쟁

고 원 과 경 도 등 계 역 립 마「

라 허용 에 여 다.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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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 지원 책 립4 ( ) 거①

우 가 어업 등 과 지원 여 역 에

어업 등 지원에 책 어업 지원 책 라 다( “ ” )

립 여 다.

어업 지원 책에 다 각 사 포 어 다.②

어업 등 에 보 책1.

어업 등 지원 도 개2.

그 에 어업 지원 책 진 여 사3.

어업 지원 책 립 거 변경 경우에 19③

역 에 어업 등 지원 원 심 거쳐 상 원

에 보고 여 다.

어업 지원 책 립 에 어업 생산감④

어가 득감 등 어업 에 미 미리 사 여 그 결과ㆍ

충 여 다.

어업 지원 책 립 변경 차 등과 에 사4⑤ ㆍ ㆍ

체 시 등에 사 통 다.

어업등 경쟁 상 지원5 ( ) 거①

우 가 어업등 경쟁 여 다 각 사 에

여 보 특별 지원 다.

지 차 등 업경 어업경 규1. ㆍ ㆍ

용 공 경 등 생산 시 비2. ,

우량 우량 공 재 지원 등 통 고 질 산 산3. ㆍ

생산 진

경 산 산 생산 통 진4. ㆍ

산 산 가공 통 시 운5. ㆍ

산 산 개 질 상 가공 진 등 연 개6. , , ㆍ

보

어업등 생산시 규 진7.

어업등 경 통 고 계 개 목 등 상담8. ㆍ ㆍ ㆍ ㆍ ㆍ ㆍ

개 진

그 에 어업등 경쟁 여 림 산식 다고9.

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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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등 산 과 식 보 체 과 간,②

차 등에 사 통 다.

역 에 보6 ( ) 량①

격 가 여 가격 락 목에 여 당

당 목 생산 어업 등에게 에 보 직 지

보 직 지 라 다 지원 시책 민 과 럽연( “ ” ) 「

그 원 간 역 간 시 다10 .」

에 상 목 보 직 지 지 차 등에1 ,②

사 통 다.

보 직 지 지7 ( ) 림 산식 보 직 지①

지원 상 목 다 각 에 당 경우에 계 역 립「

마라 에 허용 에 보 직 지 매 지 다.」

에 라 보 직 지 지원 상 목 당 연도 평균가격1.

가격 당 연도 직 간 평균가격 고 간( 5 3

평균가격에 곱 여 산 가격 말 다 같다 미만100 85 . )

락 경우 다만 연도 경우에 당 연도 말. ,

지 보 직 지 지원 상 목 평균가격 가격 미만 락

경우

에 라 보 직 지 지원 상 목 당 연도 량2.

량 당 연도 직 간 연간 량 고( 5

간 평균 량 말 다 같다 과 고 상3 . )

당 연도 량 량 과 경우 다만 연도 경우. ,

당 연도 량과 상 당 연도 량

당 연도 말 지 간 동 량 산 고 량과

량 연간 량과 량에 당 연도

말 지 비 곱 여 산 다1 .

림 산식 각 에 건 충 지 여1②

단 에 에 라 지 역 에 어업 등 지원20

사 과 역 에 어업 등 지원 원 심19ㆍ

거쳐 다.

에 지원 상 목 평균가격 사 과 량 량1 , ,③

상 당 연도 량 량 등 산 림 산식,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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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직 지 지7 ( ) 림 산식 보 직 지①

지원 상 목 다 각 에 당 경우에 계 역 립「

마라 에 허용 에 보 직 지 매 지 다.」

개< 2012.1.17>

에 라 보 직 지 지원 상 목 당 연도 평균가격1.

가격 당 연도 직 간 평균가격 고 간( 5 3

평균가격에 곱 여 산 가격 말 다 같다 미만100 90 . )

락 경우 다만 연도 경우에 당 연도 말. ,

지 보 직 지 지원 상 목 평균가격 가격 미만 락

경우

에 라 보 직 지 지원 상 목 당 연도 량2.

량 당 연도 직 간 연간 량 고( 5

간 평균 량 말 다 같다 과 고 상3 . )

당 연도 량 량 과 경우 다만 연도 경우. ,

당 연도 량과 상 당 연도 량

당 연도 말 지 간 동 량 산 고 량과

량 연간 량과 량에 당 연도

말 지 비 곱 여 산 다1 .

림 산식 각 에 건 충 지 여1②

단 에 에 라 지 역 에 어업 등 지원20

사 과 역 에 어업 등 지원 원 심19ㆍ

거쳐 다.

에 지원 상 목 평균가격 사 과 량 량1 , ,③

상 당 연도 량 량 등 산 림 산식,

다.

시[ : 2012.4.18] 7

보 직 지 산8 ( ) 보 직 지 다 각 산식①

에 라 산 다 다만 림 산식 산업 등 생산 생산량. ,

보 직 지 산 것 지 니 다고 경우

에 역 에 어업 등 지원 원 심 거쳐19

목별 산 달리 다.

업등 지원 상 목 생산 단 당 평균생산량 보 직1. : × ×

지 지 단가 지 단가 라 다 계( “ ” ) 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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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등 지원 상 목 생산량 지 단가 계2. : × ×

각 에 지 단가 가격과 당 연도 평균가격 차 에1 100②

곱 여 산 다 다만 연도 경우 지 단가 가격과90 . ,

당 연도 말 지 평균가격 차 에 곱 여 산100 90

다.

각 에 계 계 역 립 마라 에1③ 「 」

허용 에 보 직 지 지 도 역19

에 어업 등 지원 원 심 거쳐 림 산식 다.

에 지원 상 목 생산 업등 단 당1 2 ,④

평균생산량 어업등 지원 상 목 생산량 산 림 산식,

다.

보 직 지 산8 ( ) 보 직 지 다 각 산식①

에 라 산 다 다만 림 산식 산업 등 생산 생산량. ,

보 직 지 산 것 지 니 다고 경우

에 역 에 어업 등 지원 원 심 거쳐19

목별 산 달리 다.

업등 지원 상 목 생산 단 당 평균생산량 보 직1. : × ×

지 지 단가 지 단가 라 다 계( " " ) ×

어업등 지원 상 목 생산량 지 단가 계2. : × ×

각 에 지 단가 가격과 당 연도 평균가격 차 에1 100②

곱 여 산 다 다만 연도 경우 지 단가 가격과90 . ,

당 연도 말 지 평균가격 차 에 곱 여 산100 90

다.

각 에 계 계 역 립 마라 에1③ 「 」

허용 에 보 직 지 지 도 역19

에 어업 등 지원 원 심 거쳐 림 산식 다.

에도 고 보 직 지 목별 상 어업경 체1④ 「

지원에 에 업 과 같 에 어업2 2 5」

천만원 어업 어 식 산업 본 가목에 업5 , 3 2「 ㆍ 」

과 산업 에 어업 천 만원 에 통2 13 3 500「 」

다 신. < 2012.1.17>

에 지원 상 목 생산 업등 단 당1 2 ,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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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균생산량 어업등 지원 상 목 생산량 산 림 산식,

다 개. < 2012.1.17>

시[ : 2012.4.18] 8

폐업 지원9 ( ) 과 시 원 산 산 등 목① ㆍ ㆍ ㆍ

재 사 포 채취 식 사업 계 것 곤란 다고ㆍ ㆍ ㆍ

목에 여 어업 등 폐업 경우에 폐업지원 지 시책

간 시 다.

에 상 목 폐업지원 지 산 지1 ,② ㆍ ㆍ

차 시 간 등에 사 통 다.

생산 단체에 지원10 ( ) 량 격 가 여

가격 락 생산 감 등 거 우 가 산 산,

에 여 생산 단체 매 비 가공 지원 다.ㆍ

산 산 가공업에 지원11 ( ) 산 산 가공

업 매 격 감 등 경우에 경 상

에 지원 다.

지 단체 지원12 ( ) 지 단체 량 격

가 여 역에 생산 집 어 산 산 가격 락 거

생산 감 등 가 생 여 지역경 우 가 다고

단 경우에 당 목에 지원계 립 여 5 , 6 , 9

지에 지원 다11 .

역 지원13 ( ) 거①

우 가 어업 등에 지원 책에 재원 보

여 역 지원 라 다 다( “ ” ) .

림 산식 에 과 지 여1②

에 계 여 다.

14 ( ) 민 공 간 역① 「

시 여 간 천억원 지원계 립 여7 1 2」

계 시 에 여 다, .

새 운 에 라 어업 지원 책 립4②

경우에 에 라 립 지원계 포 새 운 지원계1

립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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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각 재원 다.③

연1.

연2.

마사 에 특별 립 연3. 42 4「 」

에 차4. 4

에 공매납5. 22 1

운용6.

어 개 특별 계 에7. 4 2 3 3「 」

림 산식 운용에 다고 경우에 담④

림 산업 신용보 에 다, 2 2 ,「 」

다 계 차 다.

용도15 ( ) 다 각 용도에 사용 다.

에 어업등 경쟁 상 지원1. 5

지에 어업 등 보2. 6 8

에 어업 등 폐업 지원3. 9

에 생산 단체에 지원4. 10

에 산 산 가공업 지원5. 11

에 차 원리 상6. 14

에 산 등 과 징 에 지7. 22 ㆍ

리 운용에 경비 지8. ㆍ

그 에 에 어업 등에 지원 여 사업9.

림 산식 사업

운용 리16 ( )ㆍ 림 산식 운용 리 다.① ㆍ

림 산식 운용 리에 사 통② ㆍ

에게 탁 다.

그 에 운용 리 그 사 탁에 사 통③ ㆍ

다.

운용계17 ( ) 림 산식 에 여 계연도마다 가재「

에 라 운용계 립 여 다66 .」

계18 ( ) 림 산식 과 지 에 사①

여 공 원 에 징 재 지ㆍ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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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공 원 다.

림 산식 에 라 운용 리에 사16 2② ㆍ

탁 경우에 탁 원 에 담당 원과 지 원

담당 원 고 그 직원 에 지 원과 납원 여,

다 경우 담당 원 징 업 지 원. ,

담당 원 재 업 지 원 지 업 납원, ,

납공 원 업 다.

어업 등 지원 원19 ( ) 어업등 경쟁①

고 에 사 등 심 여 림 산식

역 에 어업 등 지원 원 원 라 다( “ ” )

다.

원 림 산식 다.②

원 원 포 여 재 차 통상 차 림 산식1 , ,③

차 림 산식 어업 단체 비 단체 감, ,

평가사 계 가 에 여 식과 경험 사람, ,

상 원 에 천 여 원 사람 등 내 원20

다.

원 다 각 사 심 다.④

어업 등 지원에 본1.

에 어업 지원 책2. 4

어업 등 지원 재원마 책3.

어업등 상 검에 사4.

에 어업등 경쟁 상 지원에 사5. 5

지에 어업 등 보 에 사6. 6 8

에 어업 등 폐업 지원에 사7. 9

에 생산 단체에 지원에 사8. 10

에 산 산 가공업 지원에 사9. 11

지 에 원 직 운 에 사 통1 4⑤

다.

어업 등 지원20 ( ) 림 산식 산①

산 량과 가격에 미 등 사 고 과 상담ㆍ ㆍ

내 등 어업 등에 지원 업 도 여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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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 거쳐 어업등에 연 단체 역 에

어업 등 지원 지원 라 다 지 여 다( “ ” ) .

림 산식 지원 운 에 경비 충당 여②

산 에 지원 에 연 보 다.

지원 지 운 감독 등에 사 통 다.③ ㆍ

지원21 ( ) 림 산식 지 단체 5 , 6①

지에 지원 가 다 각 어 에, 9 12

당 경우에 그가 지원 다.

거짓 그 지 경우1.

과 지 경우2.

폐업 어업 등 에 폐업 지원 상 목 다시 재 사3. 9 ㆍ ㆍ

포 채취 식 경우 통 경우ㆍ

림 산식 지 단체 에 라 지원1②

경우에 징 지 징 에 다.

공매납 등 징22 ( ) 림 산식 에 당 량①

용 산 산 에 허 ( “

라 다 에 여 림 산식 에 라 공매납 납” )

게 거 내가격과 가격 간 차 에 과

다.

에 공매납 림 산식 에1②

라 산업 에 산 에납 여 여76 ,「 」

진 지 납 지 니 에 체납처 에 라 징 다.

에 산 산 목별 결 등 리에1③

사 등 계 에 에 라 림 산식「 」

각각 여 고시 다.

등23 ( ) 림 산식 5 , 6 , 9 11①

지에 어업 등 생산 단체에 지원과 에 지원21 1

에 업 통 에 라 특별시 ㆍ

역시 도지사 특별 도지사 시 청 청 말, (ㆍ ㆍ ㆍ

다 에게 다) .

림 산식 통 에 라 에 공매납22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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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징 에 납 업 통 에게 게 다.

림 산식 에 라 공매납 등 징 에 납업2③

게 경우에 그에 드 경비 산업 에 산76「 」

에 지 여 다.

< 10890 , 2011.7.21>

시1 ( ) 공포 후 개월 경과 시 다3 .

용2 ( ) 지 개 규 민 과 럽연 그6 9 「

원 간 역 여 용 다.」

경과3 ( ) 시 당시 역 체결에 어업 등「

지원에 특별 에 처 차 그 에 처,」

차 그 본다, .

다 개4 ( ) 산업 다 과 같 개 다.①

역 체결에 어업 등 지원에 특77 1 10 “「

별 에 라 림 산식 과 징 역19 1 ” “」 ㆍ 「

체결에 어업 등 지원에 특별 에 라 림 산22 1」

식 납 게 거 과 다” .

역 체결에 어업 등 지원에 특별79 4 “「 」

지 역 체결에 어업 등 지원에4 9 ” “「

특별 지 다5 12 ” .」

특 다 과 같 개 다.②

역 체결에 어업 등 지원에 특116 1 7 “「

별 에 라 지원 지 차 등 어규 사업4 ? ?」

역 체결에 어업 등 지원에 특별 에” “ 5「 」

라 지원 지 차 등 업경 어업경 규 사업에? ? ”

다.

지 특 다 과 같 개 다.③

역 체결에 어업 등 지원에 특별13 1 2 “「

에 규 사업 역 체결에 어업4 1 ” “」 「

등 지원에 특별 에 업경 규 사업5 1 1 ”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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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
다 과 계5 ( ) 시 당시 다 에 역 체「

결에 어업 등 지원에 특별 그 규 용 고 경우」

가운 그에 당 규 역 체결에「

어업 등 지원에 특별 그 규 갈 여」

당 규 용 것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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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무역 체결에 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한 특별법 시행

[ 2012.1.26] [ 23535 , 2012.1.25, ]

목1 ( ) 역 체결에 어업 등 지원에 특별「 」

에 사 과 그 시 에 사 규 목 다.

어업 지원 책 립 변경 차 등2 ( )ㆍ 림 산식①

역 라 다 체결 경우 개월 내에( " " ) 6 「

역 체결에 어업 등 지원에 특별 라 다( " " ) 4」

에 사 실시 고 에 역 에4 , 19ㆍ

어업 등 지원 원 원 라 다 심 거쳐( " " )

책 에 사 결과 어업 등에 지원 과 등, 4 4 ,ㆍ

감 여 역 에 어업 등 지원에 책( "

어업 지원 책 라 다 립 여 다" ) .

림 산식 어업 지원 책 립 후 비 지연 등 여②

건 변 가 어 경우에 어업 에 미 다

시 고 원 심 거쳐 어업 지원 책 변경 다.

림 산식 어업 지원 책 립 거 변경 에③

계 가 립 변경 타당 에 견 등 들 다.

림 산식 에 사 에 뢰 여 실1④ ㆍ

시 다.

어업등 산 과 식 등3 ( ) 에 어업등5 1①

산 생산 감 고 산 식 체결 지,

상 과 체결에 상 비 식 다.

에 보 체 과 간 차 등 보5 2② 「

리에 단 같 시 별 참고9 , 4 1 1」

여 림 산식 재 과 여 다.

보 직 지 지원 상 목4 ( ) 어업 등 어업① 「 ㆍ

어 식 산업 본 에 생산 단체 생산 단체 라3 4 ( " "」

다 등 림 산식 간 내에 량 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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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여 가격 락 목 에 보 직 지6

보 직 지 라 다 지원 상 목 것 림 산( " " )

식 에게 신청 다.

림 산식 에 신청 경우 당 목 다 각1②

건에 당 보 직 지 지원 상 목 여 다.

경우 당 목 에 당 지에 에 라 지2 20

역 에 어업 등 지원 지원 라 다 사( " " ) ㆍ

과 원 심 거쳐 다.

에 라 가 감 철폐 거 당 량 가 산1. ,

산

각 에 당 산 산2. 7 1

림 산식 에 신청 없 경우에도 다고 단1③

지원 사 과 원 심 거쳐 각 에 당 목2ㆍ

보 직 지 지원 상 목 다.

에 계 여 가 특 시 에 생 목72④ 「 」

경우 그 도에 단 에 생산시 등 고 여

다.

지에 규 사 에 보 직 지 지원 상 목1 4⑤

에 사 림 산식 여 고시 다.

보 직 지 지 차5 ( ) 보 직 지 지①

림 산식 에 라 림 산식 에게 보 직 지

지 신청 여 다.

림 산식 에 신청 에 림 산식1②

에 라 보 직 지 지원 상 목 생산 여 등 사

사 다.

림 산식 에 사 결과 신청 보 직 지 지2③

상 것 다고 에 림 산식

에 라 신청 에게 리고 보 직 지 지 여 다, .

폐업지원 지 상 목6 ( ) 에 폐업지원 폐업9 ( "

지원 라 다 지 상 목 에 여 용 다 경우" ) 4 . "

보 직 지 폐업지원 본다" " "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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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지원 지7 ( ) 림 산식 당①

폐업지원 지 상 목 생산에 용 고 사업 지 목( )立木ㆍ ㆍ

어 어 시 등 사업 어 등 라 다 철거 폐( ) ( " " )具ㆍ ㆍ ㆍ

어 어 경우에 어업 등 에 도 경우 말 다 경우( )ㆍ

당 당 사업 어 등 계 여 고

어업 등에게 계 역 립 마라 에 허용 에「 」

폐업지원 지 다 다만 다 각 어 에 당 경우에 그러. ,

지 니 다.

당 직 상 간 동 폐업지원 지 상 목 생산1. 1

지 니 사업 어 등 산업 등 계 에 라 신고등 고(「 」

간 업 경우 다 철거 폐 경우) ㆍ

건 도 개 그 시 등 어업 목 사용2. ㆍ

여 사업 어 등 철거 폐 경우ㆍ

그 에 다 에 보상 경우 등 림 산식3.

다고 경우

폐업지원 지 상 격 건에 사 원 심 거쳐②

림 산식 여 고시 다.

폐업지원 산8 ( ) 폐업지원 다 각 산식에 라 산 다.①

다만 림 산식 다 각 산식 폐업지원 산 것,

지 니 다고 경우에 원 심 거쳐 목별 산

달리 다.

업등 산업 다 철거 폐 연간 단 당1. ( ): × × 3ㆍ

산업 마릿 연간 마리당2. : × × 3

어업등 산업 시 별 에 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취3. : 4「 」 ㆍ

경우 실 산 산 에

림 산식 에 라 폐업지원 산 원 심1②

거쳐 목별 가별 지 상 다, .

각 에 철거 폐 마릿 연간 단 당1 , ,③ ㆍ

연간 마리당 산 림 산식 다.

폐업지원 지 차9 ( ) 폐업지원 지 차에 여 용5

다 경우 보 직 지 폐업지원 본다. " " " "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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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 어 어 처리10 ( )ㆍ 어업 등 폐업 에 도 어 어ㆍ

처리에 여 어업 체결에 어업 등 지원 산업 특별「

시 지 규 용 다31 33 .」

폐업지원 지 시책 시 간11 ( ) 폐업지원 지 시책 민 과「

럽연 그 원 간 역 간 시 다5 .」

역 지원 비처리12 ( ) 에 사업 실15 1

시 에 림 산식 연재 그 에 사업시 귀책

사 없 득 사 생 결 에 역13 1

지원 라 다 담 비처리 다( " " ) ( ) .損費處理

운용 리 사 탁13 ( )ㆍ 림 산식 에16 2①

라 운용 리에 사 다 각 사 산식 통ㆍ 「

공사 에 산식 통공사 탁 리 라 다 에 탁( " " )」

다 개. < 2012.1.25>

지1. ㆍ

재산 취득 운 처2. ㆍ ㆍ

에 여 운용3. 14

4. 그 에 운용 리에 사 림 산식 업ㆍ

탁 리 운용 리 게 여 다 계② ㆍ

여 계처리 여 다.

각 사 처리에 드 경비 에 담 다1 .③

여 운용14 ( ) 에 라 림 산식 여16

다 각 운용 다.

사 등에1.

본시 과 업에 에 매2. 4「 」

결산15 ( ) 탁 리 계연도마다 결산보고 여①

다 계연도 월 지 림 산식 에게 여 다2 15 .

림 산식 탁 리 결산보고 검 후②

다 계연도 월 말 지 재 에게 여 다2 .

결산보고 에 다 각 첨 여 다1 .③

사업계 사업실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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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2.

계산3.

여 처 계산 결 처리계산4.

그 에 결산 내용 게 여5.

어업 등 지원 원 직 운16 ( ) 원 원 다 각 사①

람 다.

재 차 통상 차 림 산식 차 당1. ,

지 차

어업 단체 비 단체 림 산식 사람2. 8

내

감 평가사 계 가 어업에 식과 경험 사람3. , ,

상 원 에 천 여 림 산식 사람 내8

원 재 원 과 개 고 원 과( ) ,改議②

찬 결 다.

에 원 에1 2 3 2 , 1 3③

원 만 연 다 다만 원 등 새 보. ,

원 간 다.

원 사 처리 여 원 에 간사 간사 림 산식1 ,④

그 공 원 에 지 다.

원 계 등에게 원 에 여 견 진 거 청취⑤

다.

에 규 사 에 원 운 에 사 원 결 거⑥

쳐 원 다.

원 척17 ( )ㆍ 원 다 각 어 에 당 경우에①

당 심 상 건 심 에 척 다( ) .除斥

원 당 심 상 건에 용역 연 그 직1. ㆍ ㆍ

여 경우

그 에 심 건과 직 계가 다고 경우2.

원 사 에 당 당 심 상 건 심1②

여 다.

원 등18 ( ) 원 다 각 어 에 당 경우에

당 원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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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신 여 직 없게 경우1.

직 태만 상 그 사 여 원 지 니 다고2. ,

경우

직 사사건 경우3.

각 어 에 당 에도 고 신청 지 니4. 17 1

여 심 공 경우

당 지19 ( ) 원 에 원에게 산 에 당과 여

비 지 다 다만 공 원 원 그 업 직 어. ,

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지원 지 등20 ( ) 림 산식 에 라 원20 1①

심 거쳐 연연 등 립 운 에 8「 ㆍ 」

별 에 연연 에 지원 지 여 다1 .

지원 림 산식 주 산 산 매월 내②

평균 가격 상 량 림 산식 에게 다 달 말

지 보고 여 내 주 산 산 목 각, 7 1

에 당 지 매 월 지 보고 여 다3 31 .

지원 그 업 지원 에 지원 등에 사③

림 산식 다.

폐업지원21 ( ) 에 통 경우 란21 1 3 " "

어업 등 폐업지원 후 내에 폐업지원 지 상 목 다시5

재 사 포 채취 식 경우 말 다.ㆍ ㆍ ㆍ

등22 ( ) 림 산식 에 라 산업23 1① 「

에 연 어업 근 어업 허가 에 폐업지원41」

지 에 역시 도지사 특별 도지사에게 다.ㆍ ㆍ

림 산식 에 라 다 각 시23 1② ㆍ

청 청 말 다 에게 다( ) .

에 보 직 지 지 에1. 6

에 폐업지원 지 에 산업 에 연 어2. 9 ( 41「 」

업 근 어업 허가 에 폐업지원 지 에

다)

에 지원 에3. 21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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림 산식 에 라 공매납 등 징 에23 2③

납 업 탁 리 여 게 다 경우 납 업 에 드 경비.

에 지 그 지 림 산식 다, .

고 식별 보 처리23 ( ) 림 산식 다 각 어 에 당

업 경우에 개 보 보 시 에 주19 1「 」

민등 가 포 료 집 사용 다.ㆍ

지 규 에 어업 등 생산1. 5 , 6 9 11

단체에 지원 업

에 지원 에 업2. 21 1

에 공매납 징 업3. 22

산식 통공사 시< 23535 , 2012.1.25> ( )

시1 ( ) 월 시 다2012 1 26 .

다 개2 ( ) ①   지 생략

  역 체결에 어업 등 지원에 특별 시 다

과 같 개 다.

각 산 통공사 에 산 통공사13 1 " "「 」

산식 통공사 에 산식 통공사 다" " .「 」

    지 생략

3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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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무역 체결에 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한 특별법 시행규

[ 2011.10.22] [ 216 , 2011.10.21, ]

목1 ( ) 규 역 체결에 어업 등 지원에 특별「

같 시 에 사 과 그 시 에 사 규 목」

다.

보 직 지 지 차2 ( ) 역 체결에 어업 등① 「

지원에 특별 시 라 다 에 라 보 직( “ ” ) 5 1」

지 지 별지 식 보 직 지 지 신청1

보 직 지 지원 상 목 생산지 시 청·

청 말 어 에 라 어 등 여 어업( , 13「 」

경우에 당 어 등 시 청 말 다 에· .

같다 에게 여 다) .

시 청 에 라 보 직 지 지 신청· 1②

림 산식 사 차 등에 라 다 각 사

사 여 다· .

역 체결에 어업 등 지원에 특별 라1. ( “ ”「 」

다 에 라 어업 등 당 보 직 지) 6

지원 상 목 생산 지 여

에 보 직 지 지 에 지 여2. 7

보 직 지 지원 상 목 생산지역생산 간생산 어업3. · ·

어 등 신청내용 사실 지 여

시 청 에 사 결과 신청 보 직 지· 2 ·③

지 상 다고 경우에 신청 에게 별지 식2

보 직 지 지 결 보내고 신청 지 계 에 보 직,

지 여 다.

평균가격 사 등3 ( ) 에 보 직 지 지원7 3①

상 목 평균가격 사 과 량 량 상, ,

당 연도 량 량 등 산 별 과 같다, 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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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보 직 지 지원 상 목 생산 업등8 4 ,②

단 당 평균생산량 어업등 지원 상 목 생산량 산

별 같다2 .

철거 폐 등 산4 ( · ) 에 폐업지원 산8 3

철거폐 마릿 연간 단 당 연간 마리당· , ,

산 별 과 같다3 .

폐업지원 지 차5 ( ) 에 라 업등 폐업지원 지9①

별지 식 업등 폐업지원 지 신청 에 철거폐 사3 ·

업 지 목 등 건 등 등본· · ( ) (立木

지등 등본 없 경우만 당 다 첨 여 철거폐) ·

사업 지 목 등 재지 시 청 청· · · (

말 다 같다 에게 여 다 경우 폐업지원 지 신청. ) .

시 청 에 보 공동 용· 36 1「 」

통 여 건 등 등본 지등 등본 신청 건 지(

경우만 당 다 여 다) .

에 라 어업등 폐업지원 지 별지 식9 4②

어업등 폐업지원 지 신청 에 다 각 첨 여 연 어업

근 어업 허가 경우에 역시 도지사특별 도지사에게· · ,

그 어업등 경우에 폐업지원 지 상 목 생산지 시

청 어 에 라어 등 여어업 경· ( 13「 」

우에 당 어 등 시 청 말 다 같다 에게 각각· . )

여 다.

1. 어업허가 어업신고 사본 어업허가 없 경우만 다( )

등 등본 사본 어 용 어업 허가 경우만 당2. ( ,

등 없 경우만 다· )

연간 생산량3.

역시 도지사특별 도지사 시 청 에· · · · 1 2③

라 폐업지원 지 신청 림 산식 사

차 등에 라 다 각 사 사 여 다· .

에 폐업지원 지 에 지 여1. 7

폐업지원 지 상 목 생산지역 생산 간 철거폐 등 신청내용2. , , ·

사실 지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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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시 도지사특별 도지사 시 청 에 사· · · · 3 ·④

결과 신청 폐업지원 지 상 다고 경우에 신청

에게 별지 식 폐업지원 지 상 결 보내 다5 .

에 라 폐업지원 지 상 결 신청 당 사업 지4 · ·⑤

목 어 어 시 등 사업 어 등 라 다 철거폐· ( )· ( “ ” ) ·具

후 말 포 다 역시 도지사특별 도지사( ) · ·

시 청 에게 그 결과 통보 여 다· · .

역시 도지사특별 도지사 시 청 에 통보· · · · 5⑥

신청 사업 어 등 철거폐 지 후 신청 에게·

별지 식 폐업지원 지 결 보내고 신청 지 계 에6 ,

폐업지원 여 다.

< 216 , 2011.10.21>

시1 ( ) 규 월 시 다2011 10 22 .

용2 ( ) 지 개 규 민 과 럽연 그2 5 「

원 간 역 여 용 다.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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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재해 책법

[ 2012.1.15] [ 10832 , 2011.7.14, ]

목1 ( ) 업 어업 생산에 재 고 그 사후( ) ( )災害 事後

책 마 업 어업 생산 상과 경 도 목

다.

개[ 2009.5.8]

2 ( ) 에 사용 용어 뜻 다 과 같다 개. < 2010.1.25,

2011.3.9, 2011.7.14>

재 란 업재 어업재 말 다1. " " .

업재 란 냉 우 리2. " " ( ), , ( ), ( ), , , ( ),旱害 風害 冷害 潮害

동 폭염 병충 량 생동( ), ( ), ( ), ( ), ( ) ,雪害 凍害 暴炎 病蟲害 日照量

생동 식 보 생동 말 다 그 에 에( 2 5 ), 5「 ㆍ 」

어업재 책 심 원 가 연 상 여 생 업

용 시 경지 가 업용 시 산림 말 다, , , , .

어업재 란 상 상 리 량 생 태3. " " ( ), ( ), , ,異常潮流 赤潮現象

상 그 에 에 어업재 책 심 원 가, ( ), 5異常水溫

연 상 여 생 산 식 어업용 시 말

다.

란 식용 공 사료 비료 원4. " " ㆍ ㆍ ㆍ ㆍ ㆍ

뽕 말 다.

산림 란 득 목 재 목 실 경5. " " , ( ), ( ),有實樹 造景樹

산림 산채 생 그 산 말 다, ( ), , .山菜類

가 란 산 에 가 말 다6. " " 2 1 .「 」

재 책 란 재 경감 재 복 재7. " " , ( ),輕減

가 어가 에 지원 말 다( ) ( ) .農家 家

가 란 그 주 동거 가 가계 지 목 직8. " " ( )家計

산림 재 거 가 사 가 단 어업경 체「

지원에 에 업 사16 19」

말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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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가 란 그 주 동거 가 가계 지 목 직 산 동식9. " "

포 채취 거 식 가 단 어업경 체 지원에ㆍ 「

에 어 어업 사 말 다16 19 .」

업용 시 란 사 실 원 재 시 그 에 업 생산에10. " " ( ), ( ), ,畜舍 蠶室

시 과 창고 등 시 말 다.

업용 시 란 포 그 산림 재 시 과 창고 등11. " " ( )苗 場

시 말 다.

어업용 시 란 어 어 어망 그 에 어업생산에 시12. " " , ( ), ( ),具 網

창고 등 시 말 다.

산 식 란 어가가 식 어 그13. " " ( ), ( ),魚貝類 海藻類

산 동식 말 다.

개[ 2009.5.8]

2 ( ) 에 사용 용어 뜻 다 과 같다 개. < 2010.1.25,

2011.3.9, 2011.7.14, 2011.7.28>

재 란 업재 어업재 말 다1. " " .

업재 란 냉 우 리2. " " ( ), , ( ), ( ), , , ( ),旱害 風害 冷害 潮害

동 폭염 병충 량( ), ( ), ( ), ( ), ( ) ,雪害 凍害 暴炎 病蟲害 日照量

생동 생생 보 리에 생동 말( 2 5「 」

다 그 에 에 어업재 책 심 원 가 연 상), 5

여 생 업용 시 경지 가 업용 시 산림, , , ,

말 다.

어업재 란 상 상 리 량 생 태3. " " ( ), ( ), , ,異常潮流 赤潮現象

상 그 에 에 어업재 책 심 원 가, ( ), 5異常水溫

연 상 여 생 산 식 어업용 시 말

다.

란 식용 공 사료 비료 원4. " " ㆍ ㆍ ㆍ ㆍ ㆍ

뽕 말 다.

산림 란 득 목 재 목 실 경5. " " , ( ), ( ),有實樹 造景樹

산림 산채 생 그 산 말 다, ( ), , .山菜類

가 란 산 에 가 말 다6. " " 2 1 .「 」

재 책 란 재 경감 재 복 재7. " " , ( ),輕減

가 어가 에 지원 말 다( ) ( ) .農家 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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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란 그 주 동거 가 가계 지 목 직8. " " ( )家計

산림 재 거 가 사 가 단 어업경 체「

지원에 에 업 사16 19」

말 다.

어가 란 그 주 동거 가 가계 지 목 직 산 동식9. " "

포 채취 거 식 가 단 어업경 체 지원에ㆍ 「

에 어 어업 사 말 다16 19 .」

업용 시 란 사 실 원 재 시 그 에 업 생산에10. " " ( ), ( ), ,畜舍 蠶室

시 과 창고 등 시 말 다.

업용 시 란 포 그 산림 재 시 과 창고 등11. " " ( )苗 場

시 말 다.

어업용 시 란 어 어 어망 그 에 어업생산에 시12. " " , ( ), ( ),具 網

창고 등 시 말 다.

산 식 란 어가가 식 어 그13. " " ( ), ( ),魚貝類 海藻類

산 동식 말 다.

개[ 2009.5.8]

시[ : 2012.7.29] 2

재 책3 ( ) 가 지 단체 다 각 사 에 여 재 책 마

다 개. < 2010.1.25>

재 비 재 지원 동원에 사1. ㆍ

재 생 시 업용 시 경지 등 복 에 사2. , ,

재 생 시 어업용 시 어 산 식 등 복 에 사3. , ,

재 가 어가에 지원에 사4.

그 에 재 책 시 에 사5.

개[ 2009.5.8]

보 지원4 ( ) 가 지 단체 재 책에 드 비용①

보 고 재 가 어가에 지원 여 다 다만 연. , 「

재 책 생동 식 보 그 에 라 재 경, , ,」 「 ㆍ 」

감 재 복 지원 가 어가 에 보 지원,

상에 다 개. < 2011.3.9>

가 지 단체가 에 라 재 가에 여 보1②

지원 다 각 에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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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 경우1. ( )旱害

가 에 그 에 든 료. ( ) ( )揚水 油類代金

용 동 비.

다 용 시 비. ( )管井

산림 병 충 경우2. :

산림 다시 심 경우 비료3. :

실 거 매몰 경지 복 경우 복 비4. ( ) :流失

실 거 업용 시 업용 시 복 경우 시 비5. :

철거비

6. 실 었거 죽 가 갈 여 새 가 경우 어린가 비:

실 거 매몰 지 복 경우 복 비7. ( ) :草地

실 었거 죽 에에 여 지원 경우 사 비8. :

재 가 생계 과 경 지 여 지원 경우9.

가 재민.

생과 고등 생.

다 상 연 그 감. ( )營農資金

라 곡 지 등.

그 지원 사10.

가 지 단체가 에 라 재 어가에 여 보1③

지원 다 각 에 다 개. < 2011.3.9>

어업재 산 식 가 경우1.

가 어. ( )稚魚代金

죽 식 철거비.

실 거 어업용 시 복 경우 시 비 철거비2. :

재 어가 생계 과 경 지 여 지원 경우3.

가 재민.

생과 고등 생.

다 어 상 연 그 감. ( )營 資金

라 곡 지 등.

상 산 식 어 경우 식비4. : ( )入殖費

가 지 단체 재 어가가 원상복 지 니 고 그 어업④

납 여 폐업 경우 에 상당 보 거 지원2 3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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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규 에 가 어가에 보 지원 과2 4⑤

에 여 연재 책 용 같 에 규 어 지 니,「 」

사 에 여 림 산식 다.

가 지 단체 에 가 어가에 보 지원에1⑥

재원 보 여 다( ) .財源

개[ 2009.5.8]

보 지원4 ( ) 가 지 단체 재 책에 드 비용①

보 고 재 가 어가에 지원 여 다 다만 연. , 「

재 책 생생 보 리에 그 에 라 재, ,」 「 」

경감 재 복 지원 가 어가 에, ,

보 지원 상에 다 개. < 2011.3.9, 2011.7.28>

가 지 단체가 에 라 재 가에 여 보1②

지원 다 각 에 다.

책 경우1. ( )旱害

가 에 그 에 든 료. ( ) ( )揚水 油類代金

용 동 비.

다 용 시 비. ( )管井

산림 병 충 경우2. :

산림 다시 심 경우 비료3. :

실 거 매몰 경지 복 경우 복 비4. ( ) :流失

실 거 업용 시 업용 시 복 경우 시 비5. :

철거비

6. 실 었거 죽 가 갈 여새 가 경우 어린가 비:

실 거 매몰 지 복 경우 복 비7. ( ) :草地

실 었거 죽 에에 여 지원 경우 사 비8. :

재 가 생계 과 경 지 여 지원 경우9.

가 재민.

생과 고등 생.

다 상 연 그 감. ( )營農資金

라 곡 지 등.

그 지원 사10.

가 지 단체가 에 라 재 어가에 여 보1③

지원 다 각 에 다 개. < 2011.3.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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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재 산 식 가 경우1.

가 어. ( )稚魚代金

죽 식 철거비.

실 거 어업용 시 복 경우 시 비 철거비2. :

재 어가 생계 과 경 지 여 지원 경우3.

가 재민.

생과 고등 생.

다 어 상 연 그 감. ( )營 資金

라 곡 지 등.

상 산 식 어 경우 식비4. : ( )入殖費

가 지 단체 재 어가가 원상복 지 니 고 그 어업④

납 여 폐업 경우 에 상당 보 거 지원2 3

다.

지 규 에 가 어가에 보 지원 과2 4⑤

에 여 연재 책 용 같 에 규 어 지 니,「 」

사 에 여 림 산식 다.

가 지 단체 에 가 어가에 보 지원에1⑥

재원 보 여 다( ) .財源

개[ 2009.5.8]

시[ : 2012.7.29] 4

건강보험료 감 등4 2( ) 가 지 단체 에4 1

재 가 어가 생계 여 경우 당 가 어가에

여 다 각 지원 다.

1. 특 지 특 등 계 에 감 등「 」 「 」

민건강보험 에 건강보험료 감 등2. 「 」

본 신[ 2011.7.14]

어업재 책 심 원 등5 ( ) 어업재 에 사 심 게①

여 림 산식 에 어업재 책 심 원 다 개. < 2009.5.8>

삭 <2008.2.29>②

에 어업재 책 심 원 직과 운 에 사 통1③

다 개. < 2009.5.8>

목개[ 2008.2.29, 2009.5.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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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책에 재 보6 ( ) 가 지 단체 마다 재 책에

재 보 여 다( ) .資材

개[ 2009.5.8]

7 ( ) 지 단체 재 가 생 거 생 우 가 어①

가 당 지역 주민 에 사 게 그 지역,

지 가 시 사용 용 거 거 다.ㆍ ㆍ ㆍ

지 단체 에 에 통1②

에 라 재 책 집 여 다.

지 단체 에 처 여 실 에게 통1③

에 라 당 보상 여 다.

에 보상에 여 가 통 에 라3④

공 사업 지 등 취득 보상에 에 지 지 용「 」

원 에 재결 신청 다( ) .裁決

재결에 신청에 여 공 사업 지 등 취득4⑤ 「

보상에 지 규 용 다83 86 .」

개[ 2009.5.8]

책 지원8 ( ) 지 단체 재 가 생 거 생 우 가①

어 가 계 공공 여객 동차 운, 「

사업 에 여객 동차운 사업 허 거 등4」 「

동차 운 사업 에 동차 운 사업 허가3 ( "」

운 사업 라 다 에게 재 책에 과 그 지원" )

다.

에 라 지원 업 에 당 사 가 없 지체 없1②

지원 여 다.

지 단체 에 처 여 실 에게 통1③

에 라 당 보상 여 다.

보상에 신청에 여 용 다3 7 4 5 .④

개[ 2009.5.8]

복 지 등9 ( ) 가 지 단체 재 복 여①

경우 재 가 어가에 복 라 다[ " ( )" ]先給金

복 에 미리 지원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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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라 지원 가 어가 지원1 30②

내에 복 여 다 다만 그 간 내에 복 지 니 경우 가. , (

고 지 못 등 림 산식 사 복 지 못 경우

다 에 그 지체 없 납 여 다) .

에 지원비 에 복 실시 그 에1 , 2 ,③

사 림 산식 다.

개[ 2009.5.8]

보 지원10 ( ) 가 지 단체 가 어가가 다 각 어

에 당 경우에 에 보 지원 지4

니 다.

재 과 사후 복 리 고 게 리 여 그 시킨 경우1.

재 에 사 거 경우2. ㆍ

개[ 2009.5.8]

11 ( ) 다 각 어 에 당 징역 만1 200

원 에 처 다.

에 처 거1. 7 1 ㆍ

운 사업 에 고도 당 사 없 그 에2. 8 1

지 니

개[ 2009.5.8]

에 동 동[ 12 , 11 12 <2009.5.8>]

과태료12 ( ) 단 여 납 지 니 에게9 2①

만원 과태료 과 다500 .

에 과태료 통 에 라 림 산식 특1 ,②

별시 역시 도지사 특별 도지사 시 청, , , ,ㆍ

과 징 다.ㆍ

개[ 2009.5.8]

에 동 동[ 11 , 12 11 <2009.5.8>]

< 10832 , 2011.7.14>

공포 후 개월 경과 시 다6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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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재해 책법 시행

[ 2012.1.15] [ 23509 , 2012.1.13, ]

목1 ( ) 어업재 책 에 사 과 그 시 에 사「 」

규 목 다.

개[ 2012.1.13]

2 ( ) 어업재 책 라 다 에 병충( " " ) 2 2 " "① 「 」

냉 우 리( ) ( ) ( ) ( ) ( )旱害 風害 冷害 潮害 雪害ㆍ ㆍ ㆍ ㆍ ㆍ ㆍ ㆍ

동 직 원 여 생 병충 다( ) .凍害

에 상 연 상에 여 염 용 산2 3 " "③ ㆍ ㆍ

염 가 변 닷 민 질 변( ) ( )溶存酸素 營養鹽類

상 다.

에 상 닷 에 생 여 산2 3 " " ( )浮遊生物④

가 게 거 독 생 상 다.

에 창고 등 시 다 각 시 다2 10 " " .⑤

산 시1.

산 건 시2.

산 뇨시3.

계 보 창고4.

그 에 림 산식 업용 시5.

에 창고 등 시 다 각 시 다2 11 " " .⑥

산 시1.

산 건 시2.

그 에 림 산식 업용 시3.

에 창고 등 시 다 각 시 다2 12 " " .⑦

식어업용 시1.

식 산 처리시2.

상 가 리 식어업 리시3.

그 에 림 산식 어업용 시4.

개[ 2012.1.13]



536❚ 법.Ⅱ

재 가 어가에 지원3 ( ) 에 라 재 가 어가에4

가 보 지원 에 어업재 책 심 원5 1 (

원 라 다 심 거쳐 림 산식 실시 다" " ) .

개[ 2012.1.13]

재 가 어가에4 ( ) 에 라 가4 2 3

지 단체 재 가 어가에 여 다.

개[ 2012.1.13]

원 등5 ( ) 원 림 산식 에 원 과 원, 1①

포 여 내 원 다1 20 .

원 원 원 라 다 림 산식 차 고( " " ) 1 ,②

원 실 원 다 각 사람 다, .

1. 재 과 지식경 보건복지ㆍ ㆍ ㆍ ㆍ ㆍ ㆍ

진 청 산림청 상청 공 원 고 공 원단에3ㆍ ㆍ ㆍ

직공 원 천 사람 각 림 산식1

공 원 고 공 원단에 직공 원 림 산식3

사람 2

업 동 산업 동 산림 원2. ㆍ ㆍ

천 사람 각 1

어업재 에 식과 경험 사람 원 사람3.

시민단체 비 리민간단체지원 에 비 리민간단체 말 다 에4. ( 2 )「 」

천 어업재 가 원 사람

원 다2 3 4 2 .③

원 처리 여 원 에 간사 과 원1 1 ,④

다.

개[ 2012.1.13]

6 삭 <2008.2.29>

원7 ( ) 원 다 각 사 심 다.

에 재 책 에 가 보 지원에 사1. 3 4

재 책 비비 연 등 사용에 사2. ( )義捐金

재 사3.

비 병 지원 여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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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에 원 다고 여 에 사5.

개[ 2012.1.13]

원 직 등8 ( ) 원 원 그 업 다, .①

원 원 보 원 득 사 직 없,②

에 그 직 다.

원 원 다고 경우에 집 다.③

④ 원 재 원과 과 원과 찬 결 다.

개[ 2012.1.13]

당 등9 ( ) 원 에 원에게 산 에 당과 여비

지 다 다만 공 원 원 그 업 직 어 경. ,

우에 그러 지 니 다.

개[ 2012.1.13]

료 등10 ( ) 원 다고 경우에 계

에게 료 거 계 공 원에게 에 참 여 견,

진 것 다.

개[ 2012.1.13]

운11 ( ) 에 규 사 고 원 운 에 사

원 결 거쳐 원 다.

개[ 2012.1.13]

재 책12 ( ) 지 단체 에 라 다7 1 2

각 어 에 당 경우에 각각 림 산식

재 책 여 다.

주민 에 사 게 경우1.

지 가 시 사용 용 거 거 경우2. ㆍ ㆍ ㆍ

개[ 2012.1.13]

보상 지 신청 등13 ( ) 에 라 보상7 3 8 3①

림 산식 보상 지 신청 에 라 재12

책 지 단체 에게 여 다.

에 여 실 실보상에 여 공12② 「

사업 지 등 취득 보상에 64 , 67 1 , 70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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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1 4 , 71 1 , 72 , 73 , 74 1 3 , 75ㆍ

용 다1 5 , 77 , 79 2 .ㆍ

개[ 2012.1.13]

과태료 과13 2( ) 에 과태료 과 별12 2

같다.

개[ 2011.3.29]

보상 지 신청14 ( ) 지 단체 에 라 지13 2①

보상 결 었 에 지체 없 신청 에게 지 여 다.

에 보상 결 에 신청에 여 공 사업1② 「

지 등 취득 보상에 시 용 다45 47 .」

개[ 2012.1.13]

< 23509 , 2012.1.13>

월 시 다2012 1 15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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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재해 책법 시행규

[ 2012.1.15] [ 242 , 2012.1.13, ]

목1 ( ) 규 어업재 책 같 시 에 사 과 그「 」

시 에 사 규 목 다.

개[ 2012.1.13]

가 보 지원 상 업재2 ( ) 가 어업재 책 ( " "① 「 」

라 다 에 라 업재 가 동시에 연 생 고 그) 4 1 ,

규 가 시 시 라 다 별 다 각 어( " " )ㆍ ㆍ

에 당 경우에 재 가에 여 보 지원 여 다.

1. 냉 동 폭염( ) ( ) ( ) ( ) ( ) ( )旱害 風害 冷害 潮害 凍害 暴炎ㆍ ㆍ ㆍ ㆍ ㆍ ㆍ ㆍ

병충 량 그 에 에 어업( ) ( ) 5 1病蟲害 日照量ㆍ

재 책 심 원 원 라 다 가 연 상 여( " " )

산림 가 경우 그 헥타 상 경우50

리 우 여 산림 가 경우2. ( )雪害ㆍ

그 헥타 상 경우30

생동 생동 식 보 생동 말 다3. ( 2 5 )「 ㆍ 」

여 산림 가 경우 그 헥타10

상 경우

업용시 경지 가 업용시 가 경우 그4. ㆍ ㆍ

억원 상 경우3

가 에 라 보 지원 시 에 연 시 에 같1② ㆍ ㆍ

에 업재 간 재 가 생 경우 그 규 가 같 각 에

에 미 지 니 경우에도 그 연 시 재 가에ㆍ

여 보 지원 다.

개[ 2012.1.13]

경감 책 지원2 2( ) 가 에 라 가4 1①

동시에 연 생 고 가에 가 경감, ㆍ

여 비용 책비 라 다 시 별 억원 상 경( " " ) 3ㆍ

우에 재 책비 가에 여 보 지원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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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에 라 가 책비 지원 경우 지 단체에 그1②

책비 보 지 단체 여 지원 도 다.

에 책비 지원에 여 용 다1 2 2 .③

개[ 2012.1.13]

가 보 지원 상 어업재3 ( ) 가 에 라 산업4 1① 「

에 식어업 허 상 식 식어업 상 식 식어업」 ㆍ ㆍ

상 식 생산어업 상 식 생산어업 식 생산어업 말목식ㆍ ㆍ ㆍ

생산어업 뗏목식 생산어업 허가 어 내 어업 에ㆍ 「 」

식어업 허 거 사 어업신고 어 에 어업재 가 동시에

연 생 고 그 규 가 시 별 다 각 어 에, ㆍ

당 경우에 재 어가에 여 보 지원 여 다.

상 상 여 산 식 가1. ( ) ( )異常潮流 異常水溫ㆍ

경우 그 억원 상 경우3

상 여 산 식 가 경우 그2. ( )赤潮現象

억원 상 경우3

태 그 에 원 가 연 상 여 산 식3. ㆍ

어업용 시 가 경우 그 각 억원 상 경우3

에 어업재 보 지원에 여 용 다1 2 2 .②

개[ 2012.1.13]

지 단체 보 지원 상 어업재4 ( ) 지 단체 4 1

에 라 에 가 보 지원 상에2 2 2 3ㆍ

업재 어업재 에 여 보 지원 여 다.

개[ 2012.1.13]

가 지 단체 보 지원5 ( ) 에 가4 5①

지 단체 보 지원 다 각 에 다.

에 책 경우에 다 각 목 비용1. 4 2 1

가. 경우 그 에든 료 트( ) ( ) : 100揚水 油類代金

용 동 비 트. : 50

다 용 시 비 트. ( ) : 50管井

라 용 비 트. : 50

목에 철거비 트2. 4 3 1 : 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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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재 책 각 에규 사 에 가 보 지원1② 「 」

에 여 원 심 거쳐 림 산식 다.

개[ 2012.1.13]

재 책 등5 2( ) 어업재 책 시 라 다( " " ) 12「 」

에 재 책 에 보상 지 신1 2 13 1

청 다 각 에 다.

에 재 책 별지 식1. 12 1 : 1

에 재 책 별지 식2. 12 2 : 2

에 보상 지 신청 별지 식2. 13 1 : 3

본 신[ 2012.1.13]

동[ 5 2 5 3 <2012.1.13>]

등 사5 3( ) 단 에 등 림 산식9 2 "

사 라 다 각 경우 말 다 개" . < 2008.3.3>

복 실시가 어 운 경우1.

태 폭 등 연재 생 복 실시가 어 운 경우2. ㆍ ㆍ

얼어 복 실시가 어 운 경우3.

지원 상 질병 사망 복 실시가 어 운 경우4. ㆍ

복 재 균 어 운 경우5.

그 에 어업재 원 가 복 실시가 어 다고 사 가 생 경우6.

본 신[ 2001.8.1]

에 동 동[ 5 2 , 5 3 5 4 <2012.1.13>]

지원비 등5 4( ) 규 에 지원비9 3①

재 복 사업 여 지원 고 지 비 담 내100 50

다 개. < 2003.10.23>

규 에 복 실시 지원 가9 3②

어가가 그 지원 내에 다 각 에 당 것30 1

다.

재 여 시 철거1.

복 에 재 계 체결2.

복 공사 착 복 공사계 체결3.

본 신[ 2001.8.1]

에 동[ 5 3 <2012.1.13>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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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생사실 신고등6 ( ) 내지 규 에 보 지원2 4①

고 가 어가 재 가 생 경우 그 재 생사실 지

체없 동 에게 신고 여 다.ㆍ ㆍ

규 에 신고 동 시1② ㆍ ㆍ ㆍ

청 시 라 다 에게 시 특별시 역시 도지( " " ) ,ㆍ ㆍ ㆍ

사 시 도지사 라 다 에게 시 도지사 림 산식 에게 그 사실( " " ) ,ㆍ ㆍ

지체없 보고 여 다 개. < 2001.6.15, 2001.8.1, 2008.3.3>

사 보고7 ( )ㆍ 동 에 라 신고 가6 1① ㆍ ㆍ

어가 상 에 여 사 후 그 사 내용 시 에ㆍ

게 보고 고 동별 사 여 당 동사ㆍ ㆍ ㆍ ㆍ

에 리 여 다 개. < 2008.11.18>

규 에 보고 시 시 도지사에게 시 도지사1 ,② ㆍ ㆍ ㆍ

림 산식 에게 그 내용 보고 여 다 개. < 2001.6.15, 2008.3.3>

림 산식 규 에 여 상 에 보고 경2③

우에 그 규 가 규 에 가 보2 2 2 3ㆍ ㆍ

지원 상재 지 여 어업재 원 심 거쳐 결 여

다 개. < 1993.9.14, 2001.6.15, 2008.3.3>

과태료 징 차8 ( ) 규 에 과태료 징 차에13 2 4

여 고 리 시 규 용 다 경우 납 고지 에.「 」

간 등 께 재 여 다 개. < 2003.10.23, 2007.1.5>

본 신[ 2001.8.1]

< 242 , 2012.1.13>

규 월 시 다2012 1 15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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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

농어업재해보험법

[ 2012.1.26] [ 10937 , 2011.7.25, ]

장1

목1 ( ) 어업재 여 생 산 식 산 가, , ,

과 어업용 시 에 보상 어업재 보험에

사 규 어업 경 과 생산 상에 지 고 민경

균 에 여 목 다 개. < 2011.7.25>

2 ( ) 에 사용 용어 뜻 다 과 같다 개. < 2011.7.25>

어업재 란 산 식 산 가 어업용 시 에 생1. " " · · ·

연재 병충 질병 재 말 다, , ( ), .鳥獸害

어업재 보험 란 어업재 생 재산 에 보상2. " "

보험 말 다.

보험가 란 보험가 재산 에 가 생 경우 보험에3. " "

보상 도 보험가 보험사업 간에

말 다.

보험료 란 보험가 보험사업 간 에 라 보험가 가 보험사업4. " "

에게 내 말 다.

보험 란 보험가 에게 재 재산 에 가 생 경우5. " "

보험가 보험사업 간 에 라 보험사업 가 보험가 에게 지

말 다.

시 사업 란 어업재 보험사업 재 보험사업 라 다6. " " ( " " )

실시 에 보험 용 보험 실시 가 등 검 여

간 지역에 실시 보험사업 말 다.

어업재 보험심3 ( ) 에 어업재 보험 재 보험 라( " "①

다 어업재 재보험 재보험 라 다 에 다 각 사 심) ( " "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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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림 산식 어업재 보험심 심( " "

라 다 다) .

재 보험 목 에 사1.

재 보험에 보상 재 에 사2.

재 보험사업에 재 지원에 사3.

평가 과 차에 사4.

어업재 재보험사업 재보험사업 라 다 에 책 에5. ( " " )

사

재보험사업 과 지 에 사6.

다 에 심 심 사 고 사7.

그 에 림 산식 다고 사8.

심 원 원 각 포 내 원 다1 21 .②

③ 원 림 산식 차 고 원 원 에 다, ( ) .互選

원 다 각 어 에 당 에 림 산식④

거 다 경우 다 각 에 당 가 각각 상. 1

포 어 다 개. < 2011.7.25>

림 산식 재 보험 어업에 식과 경험 다고1.

림 산식 재 보험 담당 공 원 고 공 원단에2. 3

공 원

연재 보험 업 담당 재 원 재청산3. · · ·

림청 공 원 고 공 원단에 공 원3

원 다4 1 3 .⑤

심 그 심 사 검 고 심 심 보 게 여· ,⑥

심 에 과 원 다.

지에 규 사 에 심 과 원 과 운1 6⑦

등에 사 통 다.

장 재해보험사업2

재 보험4 ( ) 재 보험 재 보험 산 재 보험 가 재, ,

보험 식 산 재 보험 다 개. < 2011.7.25>



농어업재해보험법❚545

보험목5 ( ) 보험목 다 각 에 그 체 보,

험 용 보험 실시 가 등 고 여 통 다.

개< 2011.7.25>

재 보험 업용 시1. :

산 재 보험 산 업용 시1 2. :

가 재 보험 가 산시2. :

식 산 재 보험 식 산 식시3. :

보상6 ( ) 재 보험에 보상 재 당 재 생 빈도,

도 객 평가 등 고 여 재 보험 별 통

다.

보험가7 ( ) 재 보험에 가 림업 산업 식 산업에, ,

사 개 고 체 보험가 통,

다.

보험사업8 ( ) 재 보험사업 다 각 같다 개. <①

2011.7.25>

업 동 에 업 동 라 다1. ( " " )「 」

산업 동 에 산업 동 라 다2. ( " " )「 」

산림 에 산림2 2. 「 」

보험업 에 보험 사3. 「 」

에 라 재 보험사업 림 산식 과 재 보험사업1②

체결 여 다.

에 체결 다 각 림 산식2③

에게 여 다.

사업 보험 보험료 책 비 산1. , ,

그 에 통2.

에 재 보험사업 체결 사 통2④

다.

보험사업8 ( ) 재 보험사업 다 각 같다 개. <①

2011.7.25>

삭1. <2011.3.31>

산업 동 에 산업 동 라 다2. ( " " )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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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 에 산림2 2. 「 」

보험업 에 보험 사3. 「 」

에 라 재 보험사업 림 산식 과 재 보험사업1②

체결 여 다.

에 체결 다 각 림 산식2③

에게 여 다.

사업 보험 보험료 책 비 산1. , ,

그 에 통2.

에 재 보험사업 체결 사 통2④

다.

시[ : 2012.3.2] 8

보험 산9 ( ) 에 라 림 산식 과 재 보험사업8 2

체결 재 보험사업 라 다 재 보험 보험 객( " " )

고 리 통계 료 여 보험목 별 보상 식별 산 ,

통 역 단 역 단 산 여 다.

보험 집10 ( ) 재 보험 집 다 각 같다 개. <①

2011.7.25>

산림 그 원 직원1. , ,

업 동 에 라 용 경우2. 61 ( 107 , 112 161「 」

포 다 공 규 산업 동) 60 ( 108 , 113「 」

에 라 용 경우 포 다 공 규 에 공 집168 )

그 원

산림 에 라 용 경우 포 다 공 규2 2. 48 ( 122 )「 」

에 공 집 산림 그 원

보험업 에 라 보험 집3. 83 1「 」

에 라 재 보험 집 업 에 사 가 사용 재 보험 내1②

료 지 에 여 보험업 용 다 다95 · 97 98 .「 」

만 재 보험사업 가 산림 경우에, ,

보험업 용 지 니 다 개95 1 5 . < 2011.7.25>「 」

보험 집10 ( ) 재 보험 집 다 각 같다 개. <①

2011.3.31, 2011.7.25>

산림 그 원 직원1.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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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 동 에 라 용 경2. 60 ( 108 , 113 168「 」

우 포 다 공 규 에 공 집 그 원)

산림 에 라 용 경우 포 다 공 규2 2. 48 ( 122 )「 」

에 공 집 산림 그 원

보험업 에 라 보험 집3. 83 1「 」

에 라 재 보험 집 업 에 사 가 사용 재 보험 내1②

료 지 에 여 보험업 용 다 다95 · 97 98 .「 」

만 재 보험사업 가 산림 경우에 보험업, , 95「 」

용 지 니 다 개1 5 . < 2011.3.31, 2011.7.25>

시[ : 2012.3.2] 10

평가11 ( ) 재 보험사업 보험목 에 지식과 경험 갖①

그 계 가 평가 여 평가 담당 게 거

보험업 에 사 사에게 평가 담당 게 다186 .「 」

에 평가 과 보험업 에 사 사 림 산1 186② 「 」

식 여 고시 평가 에 라 평가 여 다.

경우 고 진실 거 거짓 평가 여 니 다.

림 산식 에 평가 고시 미리 원2③

여 다.

에 라 평가 격 건 실 등에1④

사 통 다.

보12 ( ) 재 보험 보험 지 리 없다 다만. ,

보험목 담보 공 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보험목 도에 리 승계13 ( ) 재 보험가 가 재 보험

에 가 보험목 도 경우 그 재 보험계 에 도

리 승계 것 다.

업 탁14 ( ) 재 보험사업 재 보험사업 원 여

경우에 보험 집 평가 등 재 보험 업 통

에게 탁 다.

계15 ( ) 재 보험사업 재 보험사업 계 다 계 여

계처리 계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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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 비 등 립16 ( ) 재 보험사업 결산 마다 에 재4①

보험 별 통 책 비 과 비상 험 비 계상( )計上

고 에 각각 여 다.

에 책 비 과 비상 험 비 계상에 사 통1②

다.

쟁17 ( ) 재 보험과 쟁 원 등에( )調停 「

지 규 에 다51 57 .」

보험업 용18 ( )「 」 에 재 보험사업에 여 보험업「 」

지102 , 104 107 , 118 1 , 119 , 124 , 127 ,

지128 , 131 133 , 134 1 , 136 , 162 , 176

용 다 경우 보험 사 보험사업 본다181 1 . " " " " .

재 지원19 ( ) 산 에 재 보험가 가 담 보험료①

재 보험사업 재 보험 운 리에 비용 운 비 라( " "

다 지원 다 경우 지 단체 산 에) .

재 보험가 가 담 보험료 가 지원 다 개. <

2011.7.25>

림 산식 지 단체 에 지원 재 보1②

험사업 에게 지 여 다 개. < 2011.7.25>

보험 에 보험에 가 가 동 보험목 상③ 「 」

재 보험에 가 경우에 에도 고 가 재 지원 지 니1

다.

에 보험료 운 비 지원 지원 차 등에 사1④

통 다.

장 재보험사업 농어업재해재보험3

재보험사업20 ( ) 재 보험에 재보험사업 다.①

림 산식 재보험에 가 재 보험사업 다 각 사②

포 재보험 체결 여 다.

재 보험사업 가 에 내 보험료 재보험료 라 다 에 사1. ( " "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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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지 여 보험 재보험 라 다 에 사2. ( " " )

3. 그 에 재보험 료 등 재보험 에 것 통 사

21 ( ) 림 산식 재보험사업에 재원에 충당

여 어업재 재보험 라 다 다( " " ) .

22 ( ) 다 각 재원 다.①

에 라 재보험료1. 20 2 1

다 연2. ,

재보험3.

운용 과 그4.

에 차5. 2

림 산식 운용에 다고 경우에②

담 다 다 계 차 다, .

용도23 ( ) 다 각 에 당 용도에 사용 다.

에 재보험 지1. 20 2 2

에 차 원리 상2. 22 2

리운용에 경비 탁경비 포 다 지3. · ( )

그 에 림 산식 재보험사업 지개 에 다고4. ·

경비 지

리운용24 ( · ) 림 산식 리운용 다· .①

림 산식 리운용에 사 통·②

에게 탁 다.

에 규 사 에 리운용에 사 통1 2 ·③

다.

계25 ( ) 림 산식 과 지 에 사①

게 여 공 원 에 징 재 지, ,

납공 원 다.

림 산식 에 라 리운용에 사24 2 ·②

탁 경우에 탁 원 에 담당 원과 지 원

담당 원 그 직원 에 지 원과 납원 각각 여 다, .

경우 담당 원 징 업 지 원 담당 원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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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업 지 원 지 업 납원 납, ,

공 원 업 다.

장 보험사업 리4

통계 집 리 등26 ( · ) 림 산식 보험 상 규,①

원 등 보험상 운 개 에 통계 료 집 리 여, ·

여 계 지 단체 에게 료,

청 다.

에 라 료 청 경우 계 지 단체1②

특별 사 가 없 청에 라 다.

림 산식 재 보험사업 건 운 여 재 보험 도③

상 개 등 사연 개 등 진 시책· ,

마 여 다.

림 산식 에 통계 집 리 사연 등에1 3 · , ·④

업 통 에게 탁 다.

시 사업27 ( ) 재 보험사업 신규 보험상 도 경우 등①

경우에 림 산식 과 여 시 사업 다.

시 사업 원 운 여 지원 다.②

에 시 사업 실시에 체 사 통1 2③

다.

보험가 진 등28 ( ) 재 보험 가 진 여 보·

보험가 에 책 지원 신용보 지원 등 다, .

보고 등29 ( ) 림 산식 재 보험 건 운 과 재 보험가

보 여 다고 경우에 재 보험사업 에게 재 보험사업에

업 처리 상 보고 게 거 계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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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벌5

30 ( ) 에 용 보험업 에 등10 2 98① 「 」

공 같 경우에 보험 지 말 다( 3 )

여 보험가 징역 천만원 에 처 다3 2 .

다 각 어 에 당 징역 천만원1 1②

에 처 다.

여 집1. 10 1

2. 후단 여고 진실 거 거짓 평가11 2

여 계 처리 만원 에 처 다15 500 .③

규31 ( ) 개 리 사용 그 업원, ,

그 개 업 에 여 그30

에 그 개 에게도 당 과 다 다만( ) . ,科

개 그 지 여 당 업 에 여 상당 주 감

독 게 리 지 니 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과태료32 ( ) 재 보험사업 가 에 용 보험업10 2 95① 「 」

여 보험 내 경우에 천만원 과태료 과 다1 .

재 보험사업 립 원 원 집 간 간 직원 산 재, , , , ,②

청산 다 각 어 에 당 만원 과태료 과500

다.

여 책 비 비상 험 비 계상 지 니 거1. 16 1

에 지 니 경우

에 용 보험업 에2. 18 131 1 · 2 4「 」

경우

에 용 보험업 에 검사 거3. 18 133 ·「 」

경우

③ 다 각 어 에 당 에게 만원 과태료 과 다500 .

에 용 보험업 여 보험 내1. 10 2 95「 」

재 보험사업 가 닌

에 용 보험업 여 보험계 체2. 10 2 97 1「 」

결 집에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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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보고 계 지 니 거 보고 계3. 29

거짓

에 과태료 림 산식1 , 2 1 3 , 2 2④

에 과태료 원 가 통 에 라 각각3

과 징 다· .

< 10937 , 2011.7.25>

공포 후 개월 경과 시 다6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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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법

[ 2012.1.26] [ 10944 , 2011.7.25, ]

장1

목1 ( ) 산업에 본 도 여 산 원

용 여 산업 생산 산업 과 어업 민주 도

것 목 다.

2 ( ) 에 사용 용어 뜻 다 과 같다 개. < 2010.1.25>

산업 란 어업 어 운 업 산 가공업 말 다1. " " .ㆍ

어업 란 산동식 포 채취 거 식 사업 말 다2. " " .ㆍ

어 운 업 란 어업 에 지 지 어 그 운3. " " ( )揚陸地

사업 말 다.

4. 산 가공업 란 산동식 직 원료 재료 여식료 사료 비료" " ㆍ ㆍ ㆍ

료 지 가죽 거 가공 사업 말 다( ) ( ) .糊料 油ㆍ

어업 란 에 식어업 식어업 어 등 식어업5. " " 8 , , ,

복 식어업 동 식어업 식어업과 에, , 41 3 2 3

상 식어업 생산어업 말 다, .

란 지에 러싸 지 니 개 다 통 원 여6. " ( )"外海

염 질 퇴 지 니 통 말 다.

식 란 산동식 공 러 거 어들7. " "

목 어 어 사용 거 시 말 다.ㆍ

어 란 에 라 허 어업 말 다8. " " 8 .

어업 란 에 라 허 어업 경 리 말 다9. " " 8 .

어 란 어 가 마 어업 어 에 산동식 포 채취 것10. " " ( )場 ㆍ

말 다.

어 란 에 라 어업신고 마 어업11. " " 47

당 에 계 여 산동식 포 채취 여 사실 다 사람들ㆍ

에게 통 에 라 어업 원 에( )業權原簿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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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말 다.

어업 란 어업 어업 사 말 다12. " " .

어업 란 어업 경 말 다13. " " .

어업 사 란 어업 여 산동식 포 채취 식 에14. " " ㆍ

사 말 다.

어 운 업 란 어 운 업 경 말 다15. " " .

어 운 업 사 란 어 운 업 여 어업 에 지 지 어16. " "

그 운 에 사 말 다.

산 가공업 란 산 가공업 경 말 다17. " " .

닷가 란 만 과 지 공 에 등 지18. " " ( ) ( )滿潮水位線 地籍公簿

다 쪽 경계 사 말 다.

어 란 시 등 용 여 목 산동식 포 채취19. " ( )"遊 ㆍ

말 다.

어 란 산동식 포 채취 직 사용 도 말 다20. " " .ㆍ

용3 ( ) 다 각 등에 여 용 다.

다1.

닷가2.

어업 목 여 공 상3.

어업3 2( ) 어업 상 립 고 상시키 여 매①

월 어업 다4 1 .

가 지 단체 어업 취지에 사 개 다.②

에 어업 사에 사 림 산식2③

다.

본 신[ 2011.7.25]

어 용개 계 등4 ( ) 시 특별 도 경우에 특별 도지사 말(①

다 같다 청 청 말 다 같다. ) ( . )ㆍ ㆍ

용 개 어 용개 계 개 계 라 다( " " )ㆍ

워 다.

시 청 개 계 운 에 특별시 역시 도지사② ㆍ ㆍ ㆍ

승 다.

시 청 개 계 우 개 에 여 본 사③ ㆍ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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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시 고 사 경 여건 고 여 개 계 우 림 산식,ㆍ

개 계 본지 에 라 특별시 역시 도지사 특별ㆍ ㆍ

도지사 시 도지사 라 다 가 지역여건과 특 고 여 개 계( " " )ㆍ

지 에 라 다.

시 청 개 계 우 다 에 라 어업④ ㆍ ㆍ

가 거 지 고 경우에 미리 계 승 거

여 다.

시 청 개 계 우 경우에 에 당 산88⑤ ㆍ ㆍ

원 심 거쳐 다.

지 규 에 라 승 개 계 통 경1 5⑥

우에만 변경 변경 개 계 립 승 과 계, ㆍ

승 계 과 산 원 심 에

여 지 용 다 다만 계 승 계1 5 . ,

과 새 운 가 그 에 에 사

여 다시 승 거 여 경우 다.

과 에 개 계 본지 과 개 계 지 개 계1 3 ,⑦

립과 그 차 등에 사 통 다.

에 어업 허 등5 ( ) 시 도지사 시 청① ㆍ ㆍ ㆍ

에 여 통 어업 허 어업허가

미리 림 산식 과 여 다.

민 민 민 에 라 립②

립 포 다 에 같다 에 에 어업 경( . ) 1

목 경우 그 민 에 비 트 상50

거 결 과 에도 용 다1 .

민 민 민 에 라 립 단체에 여③

내 산업에 리 취득 지 거 가 개( )自國

단체에 여 민 산업에 리 취득에 여도

같거 비슷 내용 지 다.

달 공시6 ( ) 림 산식 시 도지사 시 청, ,① ㆍ ㆍ ㆍ

청 라 다 주 거 가 지 니 등 사( " " ) ( )居所

에 처 등 통지 에 달ㆍ

없 에 통 에 라 공고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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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 에 라 공고 경우에 공고 다 계산 시1②

여 지 에 그 가 도달 것 본다30 .

공동신청7 ( ) 상 공동 에 허 허가 거 신2①

고어업 신고 에 그 여 신청 신고 에1

여 다( ) .附記

경우에 지 니 에 그 가운 사람1②

여 통 에 라 청에 신고 여 다 경우.

변경 에도 같 차 거쳐 다.

신고 지 니 에 청 지 다2 .③

장 허어업2

허어업8 ( ) 다 각 어 에 당 어업 시① ㆍ

청 허 다 다만 식어업 림 산식. ,ㆍ

허 다 개. < 2010.1.25>

망어업 여 통 어1. ( ): (定置網 業

에 여 산동 포 어업)具

식어업 여 그 닥2. ( ):海藻類養殖 業

용 거 에 시 여 식 어업

식어업 여 그 닥 용3. ( ):貝類養殖 業

거 에 시 여 식 어업

어 등 식어업 여 그 닥4. ( ):魚類等養殖 業

용 거 에 시 거 그 산동

식 어업

복 식어업 지 에 식어업5. ( ): 2 4 6複合養殖 業

어업 식어 특 등 고 여 지 규 에2 4

다 식어업 상 상 복 식 어업2

마 어업 지역에 거주 어업 에 연 심6. : ( )水深

내 여 착 산동 리( )定着性ㆍ ㆍ

여 포 채취 어업ㆍ

동 식어업 마 어업 어 심 계 과7. ( ):協同養殖 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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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 여 지 규 에2 5

지역에 거주 어업 동 여 식 어업

식어업 여 에 시8. :

거 그 산동식 식 어업

시 청 에 어업 허 에 개 계 에1② ㆍ ㆍ

여 다.

각 에 어업 마 어업 동 식어업 어 심 계1③

통 다.

다 각 에 사 림 산식 다 다만 어. , 1④

심 림 산식 에 당 시ㆍ ㆍ

다 개. < 2010.1.25>

어 심 마 어업과 동 식어업 다 어 역 계 어 사1. ( ),

거리

어 시 식 포 채취2. , ㆍ

식 어 에 사3.

어 어 그 사용에 사4. ( )具ㆍ

산 강 식어 에 실 등 시5.

에 사

그 에 어업 허에 사6.

마 어업 등 허9 ( ) 마 어업 지역에 거주 어업 공동①

진 여 어 계 지 별 산업 동 지 별( ) ( " "村契

라 다 에만 허 다) .

동 식어업 지역에 거주 어업 공동 과 어업 생산②

상 여어 계 어업경 체 지원에 에 어, 16「 」

어 라 다 지 별 에만 허( )( " " )營 組合法人

다.

허 다 각 어 에 당 경우 그 에③

여 식어업과 닥 용 식어업 어 등 식어업

그 에 가 운 어 계 어 지 별 에만 허 다, .

마 어업 어 에 경우1.

만 에 미 천미 내 에2. 500 ( 1 ) 88

당 시 산 원 특별 도 경우에 시 도 산 원(ㆍ ㆍ ㆍ

말 다 가 어업 여 다고 경우) ( )業調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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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청 어업 공동 과 지역 어업개 여④ ㆍ ㆍ

다고 어 계 어 지 별 에 마 어업 동 식, ,

어업 식어업 어업 허 다 개. < 2010.1.25>

허 결격사10 ( ) 시 청 다 각 어 에 당ㆍ ㆍ

에 여 어업 허 여 니 다.

어업 목 지 니 단체1.

취득 어업 어 과 신청 어업 어 통2.

상

통 에 당 업과 그 계열 업 식어업과3. (

닥 용 식어업 어 등 식어업에만 당 다)

어 리 어 산 원 리 여 고 상4. , ,「 」 「 」 「 」

고 고 그 집 거 집 것 보 경우 포 다 집( )

지 니 후 지 지 니2

어 리 어 산 원 리 여 고 상5. , ,「 」 「 」 「 」

집 고 고 그 간 에

어 리 어 산 원 리 여 만원6. , , 100「 」 「 」 「 」

상 고 고 그 후 지 지 니2

허 지11 ( ) 시 청 어업 허 34① ㆍ ㆍ

지 어 에 당 어업 허 지 니 다1 1 7 .

시 청 지35 1 3 6 ( 34 1 1② ㆍ ㆍ

지 어 에 당 경우 다 어 에 당7 )

사 어업 허가 취 에 여 통 에 라 그 허

취 내에 어업 허 여 니 다2 .

허 건12 ( ) 시 청 어업 허 경우 어업ㆍ ㆍ

여 거 지 어 에 당34 1 1 7

그 어업 허 거 그 어업 허에 건 다.

우13 ( ) 어업 허 지 규( 8 1 8 9 1 4①

에 어업 허 다 우 다 에 다 개) . < 2010.1.25>

산 그 신청 어업과 같 어업 경 거 에 사1.

그 신청 동 어 리 에 어 식 간 다5 ( )「 」

그 신청 어업과 같 어업 경 거 에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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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에 당 어업 경우2. 41 2 3 ( 1

다 경 거 에 사 그 신청 동 어 리) 5 (「

에 어 식 간 다 에 당 어업) 41 2 3」

경우 다 경 거 에 사( 1 )

에 지 니3. 1 2

같 사 우 다 에 다1 .②

그 신청 당시 어 리 에 어 식실시당시 그어업1. 9 5「 」

어 에 그 어업 간

산 그 신청 어업 어 에 그 신청 어업 경 거 에2.

사 그신청 동 어 리 에 어 식 간5 (「 」

다 그 신청 어업 어 에 그 신청 어업 경 거 에 사)

에 지 니3. 1 2

에 같 사 우 다 에 다2 .③

허 특별 도 시 에 계1. 1ㆍ ㆍ

여 주 단체 경우에 어업 계 사 재지 말 다( .

같다 고)

허 시 연 시2. ( )連接ㆍ ㆍ ㆍ ㆍ

에 계 여 주 고1

에 지 니3. 1 2

시 청 에 당 에 어업 가지고9 3④ ㆍ ㆍ

가 그 어업 간 에 그 어업 포 것 건 여

어업 간 가 없 다 에 여 새 같 어업

허 에 지 규 에도 고1 3 1

다.

과 에 마 어업과 식어업 등 허 우9 1 3⑤

과 에 규 고 에 다9 1 3 .

에 동 식어업 허 우 에9 2 19 1⑥ ㆍ

등 림 산식 경우 에 에 규 고9 2

에 다.

지 규 에 라 우 경우 다 각 어1 6⑦

에 당 우 에 다 경우 에 당. 88

산 원 심 거쳐 다.

당어업 어 에 어 리 산 원 리 거1. , 「 」 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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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리 산 원 리 에 처 그, 「 」 「 」 ㆍ

건 여 처

당 어업 어 에 어 리 어업경 상태가 매우 실 다고2.

당 어업 취득 다가 당 사 없 도3.

에 당 사 어업 취 어 실보상4. 81 1 1 .

다만 실보상 당시 다 어업 미 취득 거 보상, 19 1

각 단 에 라 어업 경우 각 어업ㆍ

간 새 어업 허 신청 에 우 에 없다.

식어업 허 우13 2( ) 에 식어업8 1 8①

허 우 다 각 에 다.

1. 림 산식 승 식시험어업 경 거 경 고

내만 식어 시 에 미 지 못 역 말 다2. ( .

같다 에 식어업 경 고 다가 고)

내만 어 등 식어업 가 리어 식어업에 다 매 여3. ( )

고

에 어업 어업 지 별 업 별 산업 동4. 2 3 , , ㆍ

어 계 식어업 경 고 에, 88

산 원 가 림 산식 에 라 심 ㆍ

각 같 사 우 에 여 어업 여건 등 고1②

여 림 산식 다.

에 라 우 경우 우 에 여1 2 13③

용 다7 .

본 신[ 2010.1.25]

허 간14 ( ) 에 어업 허 간 다 다8 10 .①

만 어 리 에 당 경우 산 원보 어, 4 4 8 5「 」

업 에 여 사 통 경우에 각각 그 간

내 다10 .

시 청 단 각 각1 , 13 7 34 1② ㆍ ㆍ

어 에 당 사 가 경우 에 어업 신청에 라 허 간

에 간 연 허가 여 다 경우 여러10 .

차 에 걸쳐 연 허가 경우에 그 연 허가 간 과 없다10 .

시 청 어업 가 간 연 신청 지 니 에③ ㆍ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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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어업 에 여 등 리 신청에 라 그 어업 간 연

허가 다.

어업 허 간 연 허가 간 과 동시에 다2 .④

허 역 등에 어업 허15 ( ) 시 청 34 1① ㆍ ㆍ

지 지 어1 6 35 6 ( 34 1 1 6

에 당 경우에만 당 다 에 당 어 어업 역 어업)

허가 취 에 어업 에게 계 과 거

승 허 간 등 여 에 어업 허 어업 허8 ( "

라 다 다" ) .

어업 허에 여 각 단16 2 , 19 1②

용 지 니 다81 1 .

시 청 어업 허 계 다 에③ ㆍ ㆍ

보상 건 거 승 에 그 건 여 허 여

다.

어업 취득과 질16 ( ) 에 라 어업 허 에8 19①

라 어업 거 어업 원 에 등 어17

업 취득 다.

어업 에 것 에 민 지에( ) ,物權② 「 」

규 용 다.

어업 과 목 리에 여 민 질 에 규( )質權③ 「 」

용 지 니 다.

닌 어 계가 취득 어업 그 어 계 다( ) .總有④

어업 등17 ( ) 어업 과 목 리 보① ㆍ ㆍ ㆍ

변경 처 지 어 에 사 어업 원, ( ) ( )分 入ㆍ

에 등 다.

에 등 등 갈 다1 .②

등 에 사 통 다.③

어업 과 다 과 계18 ( ) 어업 에 여 그 허 어업①

에 에 공 리 매립에 에 가허용 다.「 」

개< 2010.4.15>

경우에 공 리 매립에 용 지 니1 46② 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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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개. < 2010.4.15>

어업 변경19 ( )ㆍ 어업 변경 없① ㆍ

다 다만 어 리 에 어 비에 라 변경 경우 어업 마. , , (「 」 ㆍ

어업 다 등 후 어업 시 다 각 어 에 당) (

말 다 같다 지 후 림 산식. ) 1

에 라 시 청 가 경우 병 상,ㆍ ㆍ

거 경우에 각각 어업 거 변경 다.ㆍ

시 고 뿌릴 가 경우에 시1. ( )種苗

살포 낸

시 지만 뿌릴 없 경우에 시2.

낸

시 없지만 뿌릴 가 경우에 살포3.

낸

시 청 단 에 라 어업 거1② ㆍ ㆍ

가 각 어 에 당 그 가 여10 11 2

니 다.

어 계 지 별 가지고 어업 각 본 에도1③

고 어 계 지 별 병 업 역 변경 상 에, ,

라 어 계 어 계 사 지 별 과 지 별 사 어 계 지 별,

사 에 거 경우에 그 어업 거

다.

허사 변경신고20 ( ) 어업 가 허 사 주 등 통ㆍ

사 변경 림 산식 에 라 시 ㆍ

청 에게 변경신고 여 다.ㆍ

어 계 등 어업 담보 지21 ( ) 어 계 지 별 가지고 어업

담보 공 없다.

담보 공 공22 ( ) 어업 담보 공 에 그 어 에

공 어업 에 어업 과 가 것 본다.

공 동23 ( ) 어업 공 다 공 동 없 그 지 처①

거 담보 공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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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 공 주 거 가 지 니 거 그 사1②

동 없 에 통 에 라 그 사실 공고 여

다.

에 라 공고 에 공고 다 계산 시 여2 30③

내에 신청 없 그 마지막 에 동 것 본다.

등 리 동24 ( ) 어업 등 리 동 없 변경ㆍ

포 없다.

처 리 승계25 ( )ㆍ 산 원 리 ,「 」

산 원 리 에 처 그 건에 라 어업 에게「 」 ㆍ

생 리 어업 과 같 다.ㆍ

어업 경매26 ( ) 지31 2 , 35 2 5 35①

에 당 경우에만 당 다 에 라 어업 허6 ( 34 1 8 9 )

취 경우 그 어업 당 등 에 통지36

다 계산 시 여 내에 어업 경매 신청 다30 .

에 라 경매 신청 경우에 당 어업 허 취 경1②

매 차가 지 경매 목 에 것 본다.

경매에 경매 경매비용과 당 에 채 변 고1③

고에 귀 다.

경락 경매 납 에 어업 허 취 그 생 지④

니 것 본다.

리 사용과 그 지27 ( )ㆍ 어업 그 어업 어 리에①

어 리 라 다 사용 시 청 지( " " ) ㆍ ㆍ

다 경우 리 어업 에 어업 사 포 다 가. ( 37 )

어 차 어 다.

시 청 산 원 식 보 어업 에 경우에② ㆍ ㆍ ㆍ

통 에 라 어업 어 산동식 에

라 리 사용 어 어 에 여 거 지 다.ㆍ

허 어업 어 에 리 갖 지 못 어업 지1③

어 같 에 라 허가41 1 2 , 3 1 47 1ㆍ

거 신고 어업 어 시 청 승 사용ㆍ ㆍ

다.



564❚ 법.Ⅱ

에 라 리 사용 지 어업 그 지 어 역1④

에 라 승 역 에 산동식 포 채취 식3 ㆍ

여 그 리 사용 여 니 다 다만 리 에 여. , 41

에 어업허가 거 신고 경우에 그러 지 니 다47 .

과 에 리 규 마 그 사용 지1 3 , ( )馬力⑤

승 그 에 리 사용에 사 림 산식,

다 다만 산 원 식 보 어업 여 에 림 산식. , ㆍ

에 리 사용 등에 사 당 시ㆍ

다 개. < 2010.1.25>ㆍ

월동 역 월 역 지 등28 ( ) 림 산식 시 도지사① ㆍ

산동식 겨울 여 여 다고

월동 역 월 역 지 다( ) ( ) ( ) .水面 越冬區域 越夏區域

지 어 에 식어업 어업8 1 2 6 1②

에 역에 식 산동식 겨울 여 게

월동 월 여 사용 다( ) ( ) .越冬場 越夏場

③ 월동 월 용 리 여 득 에 시ㆍ ㆍ

청 등 거 림 산식( )調整ㆍ

시 도지사가 당 시 청 에게 게 다.ㆍ ㆍ ㆍ

지 규 에 월동 역 월 역 지 월동1 3 ,④

월 시 리 등에 여 사 림 산식

다.

보 역29 ( ) 망어업 어업 보 여 보 역 다.①

보 역에 당 시 훼 어업 사에1②

가 다 각 여 니 다 다만 어업 동 경. ,

우에 다.

어망 사용 어업1.

빛 등 용 여 산동 거 몰 어업2.

통 연승 등 어 거 어 사용3. ( )延繩

어업

어업 사에 가 시 신 개 다만4. . ,ㆍ

가 지 단체가 상 등 공 목 진 경우에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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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역 에 사 림 산식 다1 .③

개[ 2010.1.25]

업 신고 어업 포 신고30 ( ) 어업 취득 여 어업 가①

계 여 상 업 업 간 여 미리 시 청 에게 신1 ㆍ ㆍ

고 여 다 다만 에 라 어업 시 에 업 없. , 31 1

계 여 상 업 없다, 2 .

단 에도 고 천재지변 그 득 사 보1②

없 경우에 미리 시 청 에게 신고 고 내 에1ㆍ ㆍ

업 간 연 다.

과 신고 가 신고 업 간 에 어업 계1 2③

미리 시 청 에게 신고 여 다.ㆍ ㆍ

과 간에 에 에 라 어업 지1 2 34 61④

간 어 리 에 어 식 간 그 계산에 지 니 다.「 」

어업 가 어업 포 경우에 림 산식 에⑤

라 시 청 에게 신고 여 다.ㆍ ㆍ

어업 개시 등31 ( ) 어업 취득 그 어업 취득 1①

내에 어업 시 여 다 다만 통 경우에 시. , ㆍ ㆍ

청 에 그 간 다2 .

시 청 어업 취득 가 그 어업 시 후 지났1② ㆍ ㆍ

계 여 당 어 업 상태 어 어 용 지 못 다

고 에 그 어업 변경 거 취 다.

간에 에 에 라 어업1 2 34 61③

지 간 어 리 에 어 식 간 그 계산에 지 니 다.「 」

다 사람에 지 지32 ( ) 어업 다 사람에게 그 어업 경①

사실상 지 게 여 니 다.

에 당 어업 경 사실상 지 림 산식1②

다.

차 지33 ( ) 어업 차 목 없다 경우 어 계.

계원 지 별 원 어 계 계원 지 별 원,

어 에 어 리규 에 라 그 어 계38

지 별 어업 사 것 차 보지 니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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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에 허어업 등34 ( ) 시 청 다 각① ㆍ ㆍ

어 에 당 허 어업 지 거 어 계 ( )繫留

다.ㆍ

산 원 식 보 여 경우1. ㆍ

사훈 주 사 지 보 여 경우2. ( )保衛

여 다고 어 청 경우3.

계 여 경우4. ( )水底電線ㆍ ㆍ

경 리 단 에 폐 여 역5. 23 1「 」

닥에 식 산동 생 리가 경우

공 사업 지 등 취득 보상에 공 사업6. 4「 」

여 경우

어업 동과 사고 등 림 산식 사 에7.

당 경우

어업 가 어 리 산 원 리 거8. , ,「 」 「 」

어 리 산 원 리 에 처 그 건「 」 「 」 ㆍ ㆍ

경우

어업 가 과 어업에 승 규9.

산에 경우

지 어 에 어업 등 차에1 1 6②

사 통 다.

에 어업 등에 사 림 산식1 7 ,③

공동 다.

에 어업 등 처 과 차에 사1 8 9④

림 산식 다.

에 라 계 처 어 리 과1 8 9 27 1 3⑤

에 지 승 가 여 다.

허어업 취35 ( ) 시 청 어업 허 가 다 각ㆍ ㆍ

어 에 당 림 산식 에 라 어업 허 취

다 다만 에 당 경우에 그 허 취 여 다. , 1 .

거짓 그 어업 허 경우1.

에 당 게 경우2. 10 1

어업 가 경우3. 30 1 2 31 1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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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 가 여 다 사람에게 그 어업 경 사실상 지4. 32

게 경우

어업 가 여 어업 경우5. 33

지 경우 에 각 어 에 당 게6. 1 5 34 1

경우

어업 취 통지36 ( ) 시 청 어업 허 취 에 지ㆍ ㆍ

체 없 그 어업 등 리 에게 그 사실 다.

어 계 등 어 리37 ( ) 어 계가 가지고 어업 에 어38①

리규 에 라 그 어 계 계원 사 다 다만 마 어업. ,

경우에 계원 닌 도 다 각 건 갖 경우에 마 어업

사 다.

당 어 계 역에 주 고 것1.

마 어업 사에 어 계 결 것2.

에 어업 신고 마쳤 것3. 47

지 별 가지고 어업 통 경우 에 에38②

어 리규 에 라 그 어 에 지역 업 역

어 계 업 역에 주 고 그 지 별 원 사 다.

과 에 어업 사 과 사 우 어 계별 어 계1 2 ,③ ㆍ

원별 원별 시 량 역 그 에 어 리에 사( ),調整ㆍ

림 산식 다.

어 리규38 ( ) 에 라 어업 취득 어 계 지 별9①

림 산식 에 라 그 어 에 어 거 어업 사

격 어 과 어업 사 어업 시 어업 어료, , , ,

사료 그 에 어 리에 어 리규 여( ) ( ),入 料 行使料

다.

시 청 에 어 리규 어 리1 ,② ㆍ ㆍ 「 」

산 원 리 거 어 리 산 원 리 에,「 」 「 」 「 」

처 그 건 경우에 어 리규 변경 등ㆍ

다.

어업 사 등39 ( ) 시 청 에도37 1 2ㆍ ㆍ

고 계원 원 득 균등 게 도 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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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당 에 여 어 계 지 별 어 에 어업

사 거 지 다.

어 등40 ( ) 마 어업 어업 어 에게 에( ) 38入 者①

어 리규 에 라 당 어 에 어 것 허용 여 다.

어업 어 에 라 산동식 식 보 어업1② ㆍ

질 지 여 다고 어업에 여 다.

지 규 에 라 마 어업 허에12 34 1 1 7③

건 지 어 어에 건 지 본다.ㆍ ㆍ

시 청 어업 어 가 에2 84 2④ ㆍ ㆍ

재결 거 어 가 에 건 지3 ㆍ

그 허 어업 지 거 허 취 거 어 지ㆍ ㆍ

지 다.

식어업 허 용40 2( ) 식어업에 여 4 1 4ㆍ ㆍ

지5 , 10 12 , 14 , 15 , 19 , 20 , 27 , 30 ,

지 용 경우 시31 , 34 36 , 65 , 68 85 " ㆍ

청 림 산식 시 산 원" " " , " " "ㆍ ㆍ ㆍ

산 원 본다" .

본 신[ 2010.1.25]

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3

허가어업41 ( ) 상 동 어 산 원 보8 ( )動力 船①

고 어업 여 특 여 통( ) 8業調整

미만 동 어 사용 어업 근 어업 라 다 어( " " )

어 마다 림 산식 허가 다.

동 어 미만 동 어 어 업과 어업, 8②

여 통 상 미만 동 어 사용 어업8 10

근 어업 에 어업 어업 연 어업 라 다 에 당3 ( " " )

어업 어 어 마다 시 도지사 허가 다.ㆍ

다 각 어 에 당 어업 어 어 시 마③ ㆍ

다 시 청 허가 다 개. < 2010.1.25>ㆍ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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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 역 여 어 거 동 어1. : 5

미만 동 어 사용 여 어업 다만 림 산식 어업. ,

시 도지사가 산 원 리 에 라 허용어 량36 38ㆍ 「 」

리 경우에 미만 동 어 에 여 허가 다8 .ㆍ

상 식어업 공 상 에 산동식 식2. :

어업

생산어업 게 다 닷가 공 상3. : ㆍ

에 시 여 산 생산 어업 생산( ) (水産種苗

간 동 간 경우 포 다)

지 규 에 라 허가 어업별 어업1 3④

통 다 각 사 그 에 허가 여 차,

등 림 산식 다 다만 허가 우 어업 여건 등 고. ,

여 당 어업 허가 청 다.

어업 별 어 마 어업허가 허가 사1. , , , ,

지 업 역 허가 어 체( ) ,揚陸港

연 어업과 어업에 허가 그 어업에 사용 어2. ,

사용 어

상 식어업 식 생산어업 상 식어업3. ,

과 생산어업 시

청 35 1 3 4 6 ( 34 1 1 7⑤ ㆍ ㆍ

지 어 에 당 경우 다 에 당 사 어업 허가)

가 취 그 어 어 에 여 림 산식 에

라 그 허가 취 에 어업 허가 여 니 다1 .

시어업허가42 ( ) 시 도지사 그동 지 니 거 게① ㆍ

산동 산 원 리 에 산 원 리 지 상( 48「 」

착 산 원 다 에 같다 다량 고 용. )

어업 허가 지 니 경우에 당 산동 용 리 여ㆍ 「

산 원 리 에 라 산 원 사 평가 실시 고 그 결과에11」 ㆍ

라 림 산식 승 다 사 여 시 어업( "

시어업 라 다 허가 다" ) .

어업 에 규 어업 에 다1. ( )

포 산동 어 가 량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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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3.

업 간 연간 개월 내 다만 개월 에 연 다 시4. ( 3 . , 2 ) ,

척

5. 산 원 리 지 규 에 척당어 량 당 리36 40「 」

시 도지사 시어업 허가 경우에 에 라 허가 어 에 겸업41② ㆍ

허가 여 다( ) .兼業

시 도지사 다 각 어 에 당 사 가 시어업 허③ ㆍ

가 여 니 다.

어업 쟁 거 어업질 지가 경우1.

시 포 산동 과 동 주 포 상 어업2.

어 동에 지 경우

통 연 산 원 식 보 에 지 거3. ㆍ

생태계에 미 다고 경우

시어업 승 허가 상 허가 차 등에 사 림 산식,④

다.

허가어업 건43 ( ) 청 에 어업허가41 42①

처 경우 림 산식 연근 어업에 공통 용

사 과 어업 어 규 별 업 역 어 어 어 규, ,ㆍ

지 착 등 허가 건 여 허가 여 다.

청 에 건 에1 34 1 1 6②

지 규 에 공 보 어업 산 원 식 보 여, ㆍ

다고 경우에 허가 건 다.

어업허가 지 승계44 ( ) 에 라 어업허가41 42①

어 어 시 에 어 등 라 다 그 어업허가( " " )ㆍ

상 거 매 차 어업허가 가 경우(

에 병 후 포 다 그 어업허가 지)ㆍ

승계 다 경우 에 어업허가 지 그 다. .

에 라 어업허가 지 승계 승계1 30②

내에 당 허가 처 청에 승계 사실 림 산식

차에 라 신고 여 림 산식 어업허가 어,

등 어업허가 신청 격 갖 지 니 승계 90

내에 그 과 격 갖 어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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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라 어업허가 지 승계 그 어업허가에 과1③

처 담 건 등도 께 승계 것 본다 다만 어업허가. ,

지 승계 가 그 처 사실 지 못 에

그러 지 니 다.

시험어업 연 어업 습어업45 ( )ㆍ 에8 41 42 47① ㆍ ㆍ

어업 새 운 어 어 어 개 여 시험어업ㆍ

림 산식 에 라 시험어업 신청 여 다.

림 산식 시 도지사 산 원 상태 어업여건 등 고 여,② ㆍ

에 어업 새 운 어 어 어8 41 42 47ㆍ ㆍ ㆍ

개 여 에 신청 타당 다고1

에 어업 에 신청 시험연 등과 공동 시험어업, 1

다 경우 시 도지사 시험어업계 워 림 산식 승. ㆍ

다.

림 산식 지 시험연 산 지도보 훈③ ㆍ ㆍ

에 연 어업 습어업 경우에 과1 2 , 8ㆍ ㆍ

에도 고 연 어업 습어업 다41 42 47 .ㆍ ㆍ

과 에 시험어업 연 어업 습어업에 사 림2 3④ ㆍ

산식 다.

어업허가 등 간46 ( ) 에 어업허가 간41 5

다 다만 어 차 여 사용 등 림 산식 경우에 그. ,

간 단 다.

신고어업47 ( ) 에 어업 어업8 41 42 45① ㆍ ㆍ

통 어업 어 어 시 마다 시ㆍ ㆍ ㆍ

청 에게 림 산식 에 라 신고 여 다.

에 신고 간 신고 리 다 다1 ( ) 5 .受理②

만 공 사업 시 여 경우 그 에 통 경우에,

그 간 단 다.

시 청 에 라 어업 신고 리 그 신고 에게 어1③ ㆍ ㆍ

업신고 내주어 다.

에 라 어업 신고 다 각 사 지 다1 .④

신고어업 주 지 업 시 청 역에1. ㆍ ㆍ

연간 상 업 것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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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규 에 라 어업 거 지 고 에 그2.

지 여 업 지 니 것

어업 쟁 어업 등 여 통 사 지킬 것3.

시 청 에 라 어업 신고 가 에1 4⑤ ㆍ ㆍ

사 경우에 신고어업 지 거 어 매어

다.

신고 가 다 각 어 에 당 에 어업 신고 그⑥

다 경우 에 당 어 신고 에 그 신고. 1 2

에 라 당 공 에 말 에7 ( ) 1公的帳簿

신고어업 상실사 등 고 여 림 산식

간 동 에 어업 신고 없다1 .

에 사 상1. 4 3

에 신고어업 지 어 계 처 상2. 5 2ㆍ

에 신고어업 폐지신고 여 사 가 생3. 48 3

시 청 에 라 어업 신고가 에 지체 없6⑦ ㆍ ㆍ

신고어업에 공 에 말 여 그 내용 신고 에게,

다.

허가어업과 신고어업 변경 폐업 등48 ( )ㆍ 에 라 어업허가41 42① ㆍ

가 그 허가 사 변경 허가 청 변경허가 거 허가

청에 변경신고 여 다.

에 라 어업 신고 가 신고사 변경 신고 청에 변경47②

신고 여 다.

에 라 당 어업 허가 신고41 42 47③ ㆍ

가 그 어업 폐업 거 어업 없게 경우에 당 청에 신고

여 다.

지 규 에 변경허가 변경신고 폐업신고 사 과1 3④ ㆍ

차 그 에 사 림 산식 다, .

용규49 ( ) 에 허가어업에 여41 42 11 1 ,①

어업 역 여 어15 , 18 , 27 1 4 5 (ㆍ ㆍ

여 어업만 당 다 지), 30 1 4 , 31 1 ㆍ

3 , 32 , 34 , 35 1 3 4 6 58 1 2ㆍ ㆍ ㆍ

용 다 개. < 2010.1.25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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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시험어업에 여 용 다45 27 .②

에 신고어업에 여 용 다47 34 .③

장 르는어업4

어업 본계50 ( ) 림 산식 어업① ㆍ

여 마다 어업 본계 본계 라 다 워5 ( " " )

다.

본계 에 다 각 사 포 어 다.②

어업에 시책 본1.

산생 식 어 개 에 사2.

산생 식 개 보 에 사3.

어 경 개 에 사4.

그 에 어업 에 사5. ㆍ

③ 본계 울 에 에 산 원 심 거쳐 다88 .

어업 시 계51 ( ) 시 도지사 본계 에 라 매 지역실① ㆍ

에 맞 어업 시 계 시 계 라 다 워 다( " " ) .

시 계 에 다 각 사 포 어 다.②

산생 식 어 생산 에 사1.

산생 식 보 지도에 사2.

어업 개 지 지 에 사3.

산생 식 어 비에 사4. ㆍ

그 에 어업 여 시 도지사가 다고5. ㆍ ㆍ

사

시 계 울 에 에 당 시 도 산 원 심 거88③ ㆍ

쳐 다.

본계 시 계 립 사52 ( ) 림 산식①

시 도지사 본계 시 계 립에 사 실시ㆍ

다.

림 산식 시 도지사 에 사 여1② ㆍ

경우 공 원에게 다 사람 지 어 등에 여 사 게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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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
에 라 다 사람 지 어 등 공 원 그 시2③ ㆍ

지니고 계 에게 내보여 다.

에 사 내용 등에 여 사 통1④ ㆍ

다.

어업 개 지53 ( ) 청 어업 에 다고①

역 지역 어업 개 지 지 다.

청 에 라 지 어업 개 지 개 진1②

여 당 지 에 시 어업 사업에 여

우 여 지원 다.

청 에 라 어업 개 지 지 거 그 지1③

에 고시 여 다.

어업 개 지 지 상 차 등에 사1④ ㆍ

림 산식 다.

어업 개 등에 지원54 ( ) 림 산식 어업①

과 개 보 여 다 각 사업 지원ㆍ

다.

어업에 개 보 사업1. ㆍ

어업에 새 운 도 사업2.

어업에 여 개 산업3.

그 에 어업에 개 보 여 사업4. ㆍ

각 사업 에 지원 상 지원 차 등에1 ,②

사 통 다.

삭55 <2010.5.17>

어업56 ( ) 어업 여 특「

지 그 계 에 에 라 감 다, , .」 「 」

장 어획물운 업5

어 운 업 등57 ( ) 어 운 업 경 그 어 운 업에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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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어 마다그 주 지 당 어 시 ㆍ ㆍ

청 에게 등 여 다 다만 다 각 어 에 당 경우에. ,

등 지 니 여도 다.

에 어업 허 가 포 채취 거 식 산동식 운1. 8 ㆍ

경우

에 라 지 어 에 라 어업허가 어2. 27 41 42

에 라 어업 신고 가 포 채취 거 식 산동식47 ㆍ

운 경우

에 어 운 업 격 과 어 운 업 등 통1②

어 운 업 시 과 운 어 그,

림 산식 다.

시 청 에 라 어 운 업 등 취58 1③ ㆍ ㆍ

당 어 에 여 림 산식 에 라 그 등 취

에 어 운 업 등 여 니 다1 .

어 운 업 지 취58 ( )ㆍ 시 청 어 운① ㆍ ㆍ

업 등 가 다 각 어 에 당 그 등 어 운 업

거 개월 내 간 여 업 지 거 그 등 취6

다.

어업에 과 어업에 거 다 각1.

목 여 포 채취 거 식 산동식 그 운ㆍ

가. 8 1 , 12 , 15 1 , 27 1 4 , 32 1 , 34ㆍ

지1 , 35 , 41 1 3 , 43 , 47 1 2ㆍ ㆍ

4 , 61 , 66

에 라 용. 49 1 15 1 , 32 1 , 34 1

35 1 3 4 6ㆍ ㆍ ㆍ

여 고 상 고 고 그 에 여2. 「 」

청 어업 지 등 취 청 경우

거 에 라 용 지3. 57 60 30 1 4 ,

31 1 3 , 32 , 34 1 2 3 7 , 35 1 ,ㆍ ㆍ ㆍ

48 1 3 4ㆍ ㆍ

에 라 용 건4. 60 12 43

에 라 통5. 70 2 72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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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처 과 차 그 에 사 림 산식1 ,②

다.

산 가공업 등 등59 ( ) 산 가공업 등 과 신고 등에 여

다.

용규60 ( ) 어 운 업에 여 11 , 12 , 30 1 4

지, 31 1 3 , 32 , 34 1 2 3 7 , 35 1ㆍ ㆍ ㆍ

3 4 , 41 5 , 42 , 43 , 47 3 48 1ㆍ ㆍ ㆍ

용 다3 4 .ㆍ

장 어업 등6

어업 등에61 ( ) 청 어업단 생 리 통질, ,①

지 어업 여 다 각 사 다.

식 어 그 처리에 지1.

근 어업에 업 역 지2.

근 어업 허가 등 근 어업 허가에 지3. ( )定數

어업 어업 사 격4. ㆍ

과 어업에 승 규 산에5.

시 에 지

산 포 용 지6. ( )容器

포 채취 거 식 산동식 과 그 매매 지7. ㆍ

그 지 취

② 각 에 지사 등에 사 통 다1 .

업 역 등62 ( ) 림 산식 역시 도 특별 도(① ㆍ ㆍ

시 도 라 다 사 어업 여 통" " )ㆍ

에 라 공동 업 역 지 등 업 역 다.

시 도지사 시 사 어업 여 통② ㆍ ㆍ ㆍ

에 라 공동 업 역 지 등 업 역

다.

림 산식 시 도지사 지 별 업 별 산업 동 어,③ ㆍ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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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어업 등 상 간 공동 업 역 상 업허용 업 사,

등 업 역 에 여 어업 여 특 다고

산 원 리 에 업 역 건에도「 」

고 업 역 업 간 업척 건 등 여 그 업 허용( )操業隻數ㆍ ㆍ

거 다.

허가 등 결63 ( ) 에 어업허41 4 61 1 3①

가 에 산 원 상태 재 그 어업 경( ) , ,定數

그 연 사 건 등 고 여 다.ㆍ

에 에 에 당 산 원 심1 88②

거쳐 다.

어 비 규 등64 ( ) 어 림 산식 비 비①

지 니 어업에 사용 없다.

어업 별 어 규 규 그 에 사, ,② ㆍ ㆍ ㆍ

림 산식 다.

어 지 등65 ( ) 어 계 어 지 별 어업 공,①

동 진 여 그 어 계 어 지 별 허,

어업과 허가 어업 통 어업에 지 없 에 그

역 역에 여 시 청 어 체험 습( )(遊 場ㆍ ㆍ

시 등 용 어 말 다 같다 지 운 다. ) .

지 어 간 그 어 에 허어업 허가어업②

간 만료 지 다 경우 어 지 에 상 허어업.

허가어업 에 그 허어업 허가어업 간 만료

도래 어업 간 지 다.

어 계 어 지 별 에 라 어 지 신청, 1③

에 림 산식 에 라 어 용료( ) , ,遊

용 사 그 에 어 리 운 에 사 여 그 신청 에,

첨 여 다.

어 지 어 에 산 원 포 채취 상 산동식, ,④ ㆍ

포 채취 어 리규 리 운 어 시, , , , ,ㆍ

어 용 어 에 사고 경 염 지 등 리 운, ㆍ

에 사 림 산식 다 경우 어 에 산동식.

포 채취 에 어업8 41 42 47ㆍ ㆍ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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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
시 청 어 에 라 리 운 지 니 에4⑤ ㆍ ㆍ ㆍ

림 산식 에 라 시 거 그 지 취

다.

허 허가 신고어업 어업 지66 ( )ㆍ 든지 산「

원 리 에 어업 어업 산동식 포 채취 거 식」 ㆍ

여 니 다.

타 경 역에 어업67 ( ) 민 어업 체결①

타 경 역에 어업 그 당 청

어업허가 다.

민 어업 체결 타 경 역에 어업②

그 청 어업 지 여 어

에 에 라 다.

시 철거 등68 ( ) 어업 어업 허가 그 어업①

허가 거 어업시 가 림 산식 간

에 그 어 에 시 식 철거 여 다( ) .養殖物

다만 시 도지사 시 청 그 시 식 철거, ㆍ ㆍ ㆍ

없거 철거 가 없다고 에 철거 신청에 라 그

다.

단 에 라 경우에 그 시 과 식1②

포 것 본다.

에 철거 가 그 철거 간 지났어도 그 시 식1③

철거 지 니 경우에 청 집 에 에 라 그「 」

시 식 철거 다.

어업 허 허가 지 니 가 시 과 식 에 여④

지 규 용 다1 3 .

지 보69 ( ) 청 어업 에게 어 어 어 지① ㆍ

것 다.

든지 에 라 지 변 폐 여1② ㆍ ㆍ

니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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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독70 ( ) 림 산식 시 도지사 시 청① ㆍ ㆍ ㆍ

과 처 시 도지사 특별 도지사 다 시 청, ( )ㆍ ㆍ ㆍ

과 처 에 에 다고 간 여 그

시 거 그 지 거 취 등

다.

청 산시책 특 다고 통②

에 라 어업 어 운 업 어 운 업 사 산 가공업 에게ㆍ ㆍ

다.

사 허 취 등71 ( ) 청 어업 사 어 운 업 사 가①

산 원 리 산 원 리 에「 」 「 」

에 계 에게 사 허 취 지 사에ㆍ

견책 다.

계 에 가 에 라 다1 .②

어업감독 공 원72 ( ) 어업감독 공 원 어업 업 어업 지, ,①

산 통질 립 여 다고 어 어 사업ㆍ ㆍ ㆍ

사 창고 그 에 여 그 건 검사, ,ㆍ ㆍ

계 에게 질 거 그 에 다( ) ( ) .停船 回航

청 어업 등 여 어업감독 공 원에게 다 사람②

지에 들어가 량 검사 게 득 경우에 량 검사에,ㆍ ㆍ

가 건 게 거 거 게 다.

과 에 라 그 직 어업감독 공 원 그 시1 2③

지니고 계 에게 내보여 다.

지 규 에 어업감독 공 원1 3④

격과 에 사 통 다.

사 경찰73 ( ) 어업감독 공 원 에

에 여 사 경찰 리 직 그 직 에 에「 」

에 라 사 경찰 리 직 다.

장 산업7

산진 책74 ( ) 림 산식 어업질 에 동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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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 고 산업 지 가 고 경쟁 여 마다 산진5ㆍ

책 워 다.

산진 책에 다 각 사 포 어 다1 .②

산 책에 본1.

산업 에 사2.

산 지원에 사3. ㆍ

산 통 개 에 사4.

어 경 에 사5.

산 진 에 사6.

산업 보 에 사7.

어 개 진에 사8.

산 개 보 에 사9. ㆍ

산업 에 사10.

그 에 산업 에 사11. ㆍ

림 산식 산진 책 우 에 미리 시 도지사,③ ㆍ

산 단체 계 가 견 들 후 계 과

여 다.

어업 진75 ( ) 림 산식 연 근 산 원① ㆍ ㆍ

보 고 산업 경쟁 강 여 다 각 에 어업 개 시

책과 그 지원 책 강 여 다.

산 원 보 어업경쟁 강 어 척 에 사1.

어업별 어 개 보 에 사2.

어 비 비 개 에 사3.

어업경 규 업 등 어업경 개 에 사4.

어 등 어업 시 비 보강에 사5. ㆍ

마 어 등 어 비 개 에 사6. ㆍ

그 에 통 사7.

림 산식 어업 원 상태 등 어업여건 변 여 어업②

개 청 어업에 여 림 산식 에 라 그

어업 개 진 상어업 지 고 지원 책 강 다

림 산식 에 어업 개1 2③

여 마다 어업 실태 원 상태 등에 사 여 다5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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림 산식 에 사결과 어업 개 시책에3④

다.

근 어업 등 개 등75 ( ) 근 어업 연 어업 어업 개,

지원에 사 다.

개[ 2011.7.25]

시[ : 2012.7.26] 75

장 산8

76 ( ) 어업경 지원 산 통 개 가격,

경쟁 산업 에 재원 보 여 산, (

라 다 다" " ) .

77 ( ) 다 각 재원 다 개. < 2010.4.15,①

2011.7.21>

연1.

다 계 다2.

연3.

공공 리 에 공공 리4. 「 」

어업 체결에 어업 등 지원 산업 특별5. 27 1 1「 」

에 어 어 매각 다만 시 도지사가 매 경우에. , 100ㆍ ㆍ

과 지 니 에 통 다70 .

어 어 에 지매각 가어 지매각6. 27 1「 ㆍ 」

경 리 에 경개 담 가산7. 19 20「 」

공 리 매립에 에8. 13 2「 」

용료 사용료 타 경 역 에 타 경 역에2「 」 ㆍ

래 갈 채취 업 에 채취 용료 사용료ㆍ 「 」

생태계 보 리에 에 생태계9. 49 51「 」

보 가산

역 체결에 어업 등 지원에 특별 에10. 22 1「 」

라 림 산식 납 게 거 과 공매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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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심 개 리에 에 심 용 담40「 」

에 차 차12. 2

운용 등13.

내에 차 거 차 도 여 그 에 여②

다.

77 ( ) 다 각 재원 다 개. < 2010.4.15,①

2011.7.21, 2011.7.25>

연1.

다 계 다2.

연3.

공공 리 에 공공 리4. 「 」

연근 어업 개 지원에5. 13 1 1 17 1「 」

에 어 어 어 비 비 매각 다만 시 도지사가1 , , . , ㆍ

매 경우에 과 지 니 에 통100 70

다.

어 어 에 지매각 가어 지매각6. 27 1「 ㆍ 」

경 리 에 경개 담 가산7. 19 20「 」

공 리 매립에 에8. 13 2「 」

용료 사용료 타 경 역 에 타 경 역에2「 」 ㆍ

래 갈 채취 업 에 채취 용료 사용료ㆍ 「 」

생태계 보 리에 에 생태계9. 49 51「 」

보 가산

역 체결에 어업 등 지원에 특별 에10. 22 1「 」

라 림 산식 납 게 거 과 공매납

11. 심 개 리에 에 심 용 담40「 」

에 차 차12. 2

운용 등13.

내에 차 거 차 도 여 그 에 여②

다.

시[ : 2012.7.26] 77

운용 리78 ( )ㆍ 림 산식 운용 리 다.①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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림 산식 통 에 라 운용 리에② ㆍ

업 산업 동 에 라 립 산업 동「 」

에 탁 다.

업 계 원 에 라 계리 다.③

림 산식 운용 리 여 경우 통④ ㆍ

에 라 계 여 계리 다.

운용 리 등에 사 통 다.⑤

용도79 ( ) 다 각 사업 여 경우에 등①

지원 다.

어업 진1.

어업2.

어업경3.

산지 탁 매사업 등 산 통 개4.

산 통 가격 에 지5. 4 9 , 9 2「 」

지 규 에 산 생산 등 가격10 14

에 사업

산 보 리6. ㆍ

산 원 보 경개7.

심 질 리 심 산업 심 등8. ,

원에 연 개 사업 지원

새 운 어 개9.

산 가공업10.

역 체결에 어업 등 지원에 특별11. 4 9「 」

지 규 에 어업 등 지원

생태계 보 리에 에 생태계 보 리에12. 「 」

사업

에 공매납 과 징 에13. 77 1 10 ㆍ

지

어 원 복지 진 그 에 산업 에 사업 림 산식14. ,

사업

산지 탁 매사업 등 산 통 가격 에 사업②

여 시 취득 운 그 에 통 용도,ㆍ

여 지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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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사업 여 경우에 에 보 지1③

그 신청 차 지 그 에 사 통 다, , .

에 지원사업 에 여 역 체결에1 11④ 「

어업 등 지원에 특별 지 용5 12 , 16 17」

다 개. < 2011.7.21>

용도79 ( ) 다 각 사업 여 경우에 등①

지원 다 개. < 2011.7.25>

근 어업 연 어업 어업 개1. ,

어업2.

어업경3.

산지 탁 매사업 등 산 통 개4.

산 통 가격 에 지5. 4 9 , 9 2「 」

지 규 에 산 생산 등 가격10 14

에 사업

산 보 리6. ㆍ

산 원 보 경개7.

심 질 리 심 산업 심 등8. ,

원에 연 개 사업 지원

새 운 어 개9.

산 가공업10.

역 체결에 어업 등 지원에 특별11. 4 9「 」

지 규 에 어업 등 지원

생태계 보 리에 에 생태계 보 리에12. 「 」

사업

에 공매납 과 징 에13. 77 1 10 ㆍ

지

어 원 복지 진 그 에 산업 에 사업 림 산식14. ,

사업

산지 탁 매사업 등 산 통 가격 에 사업②

여 시 취득 운 그 에 통 용도,ㆍ

여 지 다.

각 사업 여 경우에 에 보 지1③

그 신청 차 지 그 에 사 통 다, 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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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지원사업 에 여 역 체결에1 11④ 「

어업 등 지원에 특별 지 용5 12 , 16 17」

다 개. < 2011.7.21>

시[ : 2012.7.26] 79

계80 ( ) 림 산식 과 지 에 사①

게 여 공 원 에 징 재 지ㆍ ㆍ

납공 원 여 다.

림 산식 에 라 운용 리에 사78 2② ㆍ

탁 경우에 그 탁 산업 동 사 에

담당 사 지 원 담당 사 그 직원 에 지 원과,

납원 여 다.

림 산식 에 라 징 재1 2③ ㆍ ㆍ

지 납공 원 담당 사 지 원 담당 사, ㆍ ㆍ

지 원 납원 에 감사원 재 재에,

게 다.

장 보상 보 재결9 ㆍ

보상81 ( ) 다 각 어 에 당 처 여 실①

그 처 청에 보상 청 다.

지1. 34 1 1 6 35 6 ( 34 1 1 6

지 규 에 당 경우 말 다 에 당 사 여 에)

허 허가 거 신고 어업에 여 등 처 거 14ㆍ

에 어업 허 간 연 허가 지 니 경우 다만. , 34 1

지 규 과 에 용 경우 말 다1 3 ( 49 1 3 )

에 당 사 허가 거 신고 어업 경우 다.

에 량 검사에 가 건에 여2. 72 2 ㆍ

거 경우

보상 원 처 라 다 가1 ( " " )②

그 처 청 에게 그가 에 보상

담 게 다 경우 가 담 도 결.

내지 니 체납처 에 라 징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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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라 보상 청 에게 미리 보상 지 니1③

실에 미 공사에 착 없다 다만 보상 청. ,

동 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에 보상 지 그 에 보상에 사 통1 , ,④

다.

질 염에 상82 ( ) 다 각 어 에 당 사①

여 질 염 어 허 어업에 가 생 그 염 생시 경

계 에 라 에게 당 상 여 다.

산업시 그 사업 건 업1.

시 경 리 에 시 말 다2. ( 2 17 )「 」

개 등3.

염 생시 경 가 가 생 후 그 사업 도 에1②

생 당시 시 경 시 경 가 연 여 상( )讓受

여 다.

보상 공탁83 ( ) 다 각 어 에 당 에 에81①

보상 공탁 여 다.

보상 가 보상 거 거1.

보상 주 거 가 지 니2. ( )居所

보상 목 어업 지 건에 여 등 거 등 리 가3. ㆍ

다만 그 리 동 경우에 공탁 지 니 여도 다. , .

에 라 보상 공탁 경우 등 거 등 리1 3②

당사 공탁 에 여 그 리 사 다.

어에 재결84 ( ) 에 어에 여 쟁 거40 1①

에 가 루어지지 니 거 없 에 어업40 2

어 시 도지사 시 청 에게 재결 신청( )裁決ㆍ ㆍ ㆍ

다.

시 도지사 시 청 에 재결 신청1 88② ㆍ ㆍ ㆍ

에 당 시 도 시 산 원 심 거쳐 재결 여ㆍ ㆍ ㆍ

다.

어 역 등에 재결85 ( ) 어 역 어업 보 역 어, ,①

업 에 여 쟁 그 계 시 도지사 시 청ㆍ ㆍ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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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게 재결 신청 다.

시 도지사 시 청 에 재결 에1 88② ㆍ ㆍ ㆍ

에 당 시 도 시 산 원 심 거쳐 다.ㆍ ㆍ ㆍ

보 등86 ( ) 청 산업 어업 고 진 여①

다고 보 거 다.

에 보 상사업 통 에1 ,②

과 차 등에 사 림 산식 다.

보상 보 재결에 규87 ( )ㆍ 에 규 것 에 보상 보ㆍ

재결에 사 통 다.

장 산 원회10

산 원88 ( ) 어업에 보상 재결 어업 등ㆍ ㆍ

에 사 심 여 림 산식 에 산 원 시 도, ㆍ

시 에 시 도 산 원 시 산 원 각각ㆍ ㆍ ㆍ ㆍ ㆍ

다.

산 원89 ( ) 산 원 다 각 같다.①

개< 2010.1.25>

어업별 쟁1.

시 도 사 어업에 쟁2. ㆍ

본계 심3.

식어업 허 신청 에 허 우 에 사 심4.

식어업에 실보상 쟁 심5. ㆍ

산업 과 어업 질 지에 사 에 건6.

림 산식 에 사 에 답7.

그 에 어 리 에 사 심8. 「 」

② 시 도 산 원 다 각 같다 다만 특별 도 경우 시. ,ㆍ ㆍ

도 산 원 에 시 산 원 도 다.ㆍ ㆍ

어업에 실보상 어업에 쟁 심1. ㆍ

시 사 어업에 쟁2. ㆍ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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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단 에 허가어업 우 에 사3. 41 4

심

시어업 허가에 사 심4.

시 계 심5.

산업 과 어업 질 지에 사 에 건6.

시 도지사가 에 사 에 답7. ㆍ

그 에 어 리 에 사 심8. 「 」

시 산 원 다 각 같다.③ ㆍ ㆍ

어업에 실보상 어업에 쟁1.

개 계 심2.

에 허어업 격 과 우 에 사 심3. 8

마 어업 어 리규 등 어 리에 사 심4.

각 단 에 허가어업 우 에 사5. 41 4

심

산업 과 어업 질 지에 사 에 건6.

원 보 고 리 각 어업규 에 건7.

시 청 에 사 에 에 답8. ㆍ ㆍ

그 에 어 리 에 사 심9. 「 」

림 산식 시 도지사 어업 여 동 산④ ㆍ

원 개 다 경우 동 산 원 과 운 등에.

사 통 다.

에 산 원 당 원 동에 경우에 계88⑤

원 에 게 거 료 거 그 에 청

여 계 공 원에게 질 게 거 사 도 청 다 경.

우 그 청 청 특별 사 가 없 에 라 다.

산 원89 ( ) 산 원 다 각 같다.①

개< 2010.1.25, 2011.7.25>

어업별 쟁1.

시 도 사 어업에 쟁2. ㆍ

본계 심3.

식어업 허 신청 에 허 우 에 사 심4.

식어업에 실보상 쟁 심5.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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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 과 어업 질 지에 사 에 건6.

림 산식 에 사 에 답7.

그 에 어 리 연근 어업 개 지원에8. , 「 」 「 」

에 사 심

② 시 도 산 원 다 각 같다 다만 특별 도 경우시. ,ㆍ 도ㆍ

산 원 에 시 산 원 도 다 개. < 2011.7.25>ㆍ ㆍ

어업에 실보상 어업에 쟁 심1. ㆍ

시 사 어업에 쟁2. ㆍ ㆍ

각 단 에 허가어업 우 에 사3. 41 4

심

시어업 허가에 사 심4.

시 계 심5.

산업 과 어업 질 지에 사 에 건6.

시 도지사가 에 사 에 답7. ㆍ

그 에 어 리 연근 어업 개 지원에8. , 「 」 「 」

에 사 심

시 산 원 다 각 같다.③ ㆍ ㆍ

어업에 실보상 어업에 쟁1.

개 계 심2.

에 허어업 격 과 우 에 사 심3. 8

마 어업 어 리규 등 어 리에 사 심4.

각 단 에 허가어업 우 에 사5. 41 4

심

산업 과 어업 질 지에 사 에 건6.

원 보 고 리 각 어업규 에 건7.

시 청 에 사 에 에 답8. ㆍ ㆍ

그 에 어 리 에 사 심9. 「 」

림 산식 시 도지사 어업 여 동 산④ ㆍ

원 개 다 경우 동 산 원 과 운 등에.

사 통 다.

에 산 원 당 원 동에 경우에 계88⑤

원 에 게 거 료 거 그 에 청

여 계 공 원에게 질 게 거 사 도 청 다 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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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 그 청 청 특별 사 가 없 에 라 다.

시[ : 2012.7.26] 89

산 원 과 운90 ( ) 에 산 원 어업88①

산에 식과 경험 들 다.

산 원 원 원 각 포 내 원1 19②

다.

산 원 원 림 산식 차 고 원 림,③

산식 고 공 원단에 직공 원 림 산식

가 다.

산 원 원 원 그 에 사 통, ,④

다.

시 도 산 원 시 산 원 운 그 에,⑤ ㆍ ㆍ ㆍ

사 통 다.

장 보11

과징 처91 ( ) 청 에 용34 1 8 9 ( 49① ㆍ

경우 포 다 지 규 에 당 사) 58 1 3 5

허 어업 등에 지처 경우 그 지처

갈 여 천만원 과징 과 다2 .

에 과징 과 도 등에 라 과1②

과징 그 에 사 통 다, .

청 에 과징 납 지 내지 니 지1③

체납처 에 라 징 다.

에 라 과징 징 징 주체가 사용 보1 3 (④

포 다 어업지도사업 용도 사용 없다) , .

에 라 징 과징 사용 차 상 그 에 사1 3 ,⑤ ㆍ

통 다.

청 과징 징 운용계 우고 시 여 다.⑥

포상92 ( ) 림 산식 에

그 계 에 통보 거 체포에 공 가 그 에 산 원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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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어업질 립에 특별 지 에 여 통

에 라 포상 다( ) .褒賞

과 탁93 ( ) 림 산식 에①

통 에 라 시 도지사에게 시 도지사,ㆍ ㆍ

시 청 에게 각각 다.ㆍ ㆍ

림 산식 에 통 에②

라 산업 동 산 원 리 에 산55 2「 」

원 리공단 에게 탁 다 개. < 2010.5.17, 2011.7.25>

료94 ( ) 에 허 허가 승 등 신청 그 변경신청ㆍ ㆍ ㆍ

신고 림 산식 림 산식 에게 신청 경우만 당(

다 시 도 시 시 도지사 시 청) (ㆍ ㆍ ㆍ ㆍ ㆍ ㆍ

에게 신청 경우만 당 다 에 라 료 내 다) .

청95 ( ) 청 다 각 어 에 당 처 청

여 다.

에 어업 취1. 31 2

에 라 용 경우 포 다 에 허어업 취2. 35 ( 49 )

에 허 취 어 지3. 40 4

에 등 취4. 58

에 지 취5. 65 5

산96 ( ) 림 산식 산 책 리 결①

에 료 보 여 연 근 어업 업 별 역별 업상 과 어ㆍ ㆍ

실 산 원 포 등 사 여 산 고

지 리 여 다.ㆍ

에 라 연 어업 근 어업 시어업 허가41 42② ㆍ

림 산식 에 라 에 산1

에 료 림 산식 에게 보고 여 다.

장 벌12

97 ( ) 다 각 어 에 당 징역 천3 2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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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원 에 처 다.

에 어업 취득 지 니 고 어업 경1.

지 에 허가 지2. 41 1 3 , 42 57 1

니 거 등 지 니 고 산업 경

에 용 경우 포 다 에3. 34 1 2 3 ( 49 1 )

어업 지 어 계 처ㆍ

여 산동식 포 채취 거 식4. 66 ㆍ

경우 징역과 병과 다1 ( ) .科②

98 ( ) 다 각 어 에 당 징역 만2 500

원 에 처 다.

거짓 그1. 8 1 , 15 1 , 41 1

지 에 허 허가 거 등3 , 42 57 1 ㆍ

여 어업 변경2. 19 1 3 21ㆍ ㆍ

거 담보 공 그 어업 거 담보 공

에 용 경우 포 다 여 리3. 27 1 ( 49 2 )

지 지 니 사용

에 용 경우 포 다 여 그 지4. 27 4 ( 49 2 )

거 승 어 역 닌 에 산동식 포 채취ㆍ

식 여 리 사용

에 용 경우 포 다5. 32 1 ( 49 1 60 )

여 사실상 그 어업 경 지 고 어업 허가,

다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어업 경 지 게

여 어업 차6. 33

에 산동식 그 운7. 58 1 1

어업 등에8. 61

99 ( ) 다 각 어 에 당 징역 만원1 300

에 처 다 개. < 2010.1.25>

여 보 역에 당 시 훼 어업1. 29 2

사에

에 용 경우2. 34 1 1 4 6 8 9 ( 49ㆍ ㆍ ㆍ ㆍ

포 다 에 지 어 계 처) 58 1 2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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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어업허가 지 니 고 통3. 67 1 2

타 경 역에 산동식 포 채취 다가ㆍ

에 지 니 고 내 도주

여 어 에 지 지 니4. 69

에 그 건 검사에 지 니 거 어5. 72 1 ,ㆍ

에 지 니

몰100 ( ) 경우에 거97 , 98 , 99 2 4①

지 어 어 어 폭 독 몰 다.ㆍ ㆍ ㆍ

다만 에 당 어 근 내에 상 처 경우에, 97 1 3 5 2

어 어 어 몰 여 다 개. < 2010.1.25>ㆍ ㆍ

에 라 거 지 건 몰 없1②

에 그 가 징 다.

규101 ( ) 개 리 사용 그 업, ,

원 그 개 업 에 여 지 어 에97 99

당 그 에 그 개 에게도 당

과 다 다만 개 그 지 여( ) . ,科

당 업 에 여 상당 주 감독 게 리 지 니 경우에 그러 지

니 다.

과태료102 ( ) 다 각 어 에 당 에게 만원 과500①

태료 과 다.

에 변경신고 지 니1. 20

지 규 에 용 경2. 30 1 3 ( 49 1 60

우 포 다 에 신고 지 니 고 업 어업 경)

에 용 경우 포 다 여3. 31 1 ( 49 1 ) 2

그 어업 취득 거 허가 내에어업 시 지 니 거1

어업 시 후 지났 계 여 당 어 업 상태1

에 어 리에 어업4. 37 3

에 어 리규 에 지 니 고 어업 특 여5. 38 1

사 게 어업 그 어업 사

에 어 리규 변경 등 시6. 38 2

에 어업 사 지 그 도7. 39

운 어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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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어 허용 지 니 거 어8. 40 1 4 ㆍ

지 지 처

에 라 승계 내에 신고 니 거9. 44 2 30 90

내에 어업허가 어 어업허가 신청 격 갖 지 니

에 신고 지 니 고 신고어업 경10. 47 1

에 사 지 니 신고어업11. 47 4

에 변경 허가 신고 지 니 거 폐업신고 지 니12. 48

다만 어 에 변경등 사 다. , 17 .「 」

에 지 지 니 고 어 운13. 65 1

같 에 용 경우 포 다 여 림14. 68 1 ( 4 )

산식 간 지 시 식 철거 지 니

여 어 어 에 지 지 니 거 어 어15. 69 ㆍ

어 에 지 변 폐ㆍ ㆍ

에 어업감독 공 원 질 에 답변 거 거짓16. 72 1

진

17. 에 량 검사 거 거 거72 2 ㆍ ㆍ

에 질 사 거 거 거짓 료18. 89 5 ㆍ ㆍ ㆍ

거 거짓 진

에 보고 지 니 거 거짓 보고19. 96 2

에 과태료 통 에 라 청 과 징1② ㆍ

다.

산 원 리< 10944 , 2011.7.25> ( )

시1 ( ) 공포 후 개월 경과 시 다6 .

2 생략

다 개3 ( ) 산업 다 과 같 개 다.

산 원사업단 산 원 리공단 다93 2 " " " "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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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법 시행

[ 2011.11.23] [ 23308 , 2011.11.23, ]

장1

목1 ( ) 산업 에 사 과 그 시 에 사 규「 」

목 다.

1 2( ) 산업 라 다 에 통( " " ) 2 6 "「 」

란 다 심 량 사 지 에" 6 1「 ㆍ 」

에 본 미 상 말 다3 35 .

본 신[ 2010.7.21]

어 용개 계 립2 ( ) 림 산식 에 라 어4 3①

용개 계 개 계 라 다 립연도 도 월 지 개( " " ) 12 31

계 본지 여 특별시 역시 도지사 특별 도지사( "ㆍ ㆍ

시 도지사 라 다 에게 보내 고 시 도지사 개 계 립연도 월" ) , 1 31ㆍ ㆍ

지 개 계 지 여 시 특별 도 경우에 특별 도지사 말(

다 같다 청 청 말 다 같다 에게 보내. ) ( . )ㆍ ㆍ

다 개. < 2010.7.21>

시 청 에 여 에 개 계 지( ) 1水面② ㆍ ㆍ

에 라 매 월 지 그 월 다 월 지 개 계3 31 7 1 6 30

립 여 시 도지사에게 개 계 승 신청 여 다.ㆍ

시 도지사 매 월 지 에 개 계 승 여 결4 30 2③ ㆍ

여 그 결과 시 청 에게 보내고 림 산식 에게 여ㆍ ㆍ

다.

시 청 에 라 개 계 립 그 월2 7 1④ ㆍ ㆍ

다 월 지 당 어업 간 과 어업 가6 30

에 라 어업 포 에 여 다시 어업 허 경13 4

우에 개 계 에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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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청 에 라 개 계 립 에4 4⑤ ㆍ ㆍ

여 승 청 그 청 계 그 개

에 견 지체 없 다.

에 라 승 개 계 변경 경우 다 각4 6⑥

같다.

에 마 어업 허지역 식 지역 식어 개1. 9 1

경우

가 지 단체가 시 지원사업 여 새 운 가 개2.

경우

어업 쟁 어업 여 특 경우3.

시 청 에 라 시 도지사 개 계 승3⑦ ㆍ ㆍ ㆍ

당 지 단체 공보에 그 사실 공고 여 다 에 라. 4 6

개 계 변경 경우에도 공보에 공고 여 다.

에 어업 허 등3 ( ) 시 도지사 시 청① ㆍ ㆍ ㆍ

에 라 에 여 다 각 어5 1 2

에 당 어업 허 어업허가 당 어업 허 어업허가에

청 에 에 당 산 원 심 등 림 산식88

첨 여 림 산식 에게 여 다 경우.

시 청 청 시 도지사 거쳐 다.ㆍ ㆍ ㆍ

지 규 에 허어업1. 8 1 1 5

에 근 어업2. 41 1

에 연 어업3. 41 2

에 어업 상 식어업 생산어업4. 41 3 ,

림 산식 에 청 에 라1 5 3②

산업에 리 취득 지 것 지 등 림 산식

사 검 후 그 결과 시 도지사 시 청 에게ㆍ ㆍ ㆍ

다.

달 공시4 ( ) 에 공고 림 산식 사6

보 고 시 도지사 시 청 사 당 지 단, ㆍ ㆍ ㆍ

체 공보 다.

공동신청5 ( ) 에 라 공동 어업 허 허가 신청7 1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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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 신고어업 신고 가 신청 신고 에 지 니

거 신청 신고 에 변경 경우에 같 에 라2

어업 허 허가 신고 리 지 신고 변,

경신고 에 격 그 변경 첨 여 림 산

식 시 도지사 시 청 청 라 다 에, ( " " )ㆍ ㆍ ㆍ

여 다.

에 라 상 공동 어업 허 허가 신청 거7 1 2②

신고어업 신고 경우에 신청 신고 에 그 지 어 다.

에 라 공동 어업 허 허가 신청 거 신고어업7 1③

신고 가 신청 거 신고 지 변경 경우에 어업 허 허ㆍ

가 신고 리 지 지 변경신고 에 신청 지 변경

첨 여 당 청에 여 다.

장 허어업2

허신청 등6 ( ) 에 라 어업 허 개 계8 1①

공고 내에 허 에 우 결 신청 에30

다 각 에 첨 여 림 산식 당

시 청 에게 여 다 개. < 2010.7.21>ㆍ ㆍ

지 어업 허 경우1. 8 1 1 7

가 에 산 격 경 등 사본 산. 13 (

만 당 다)

신청 재 취득 고 어업 허 어업허가 사본 어업 허. (

허가 만 당 다)

다 어업에 사 사실 어업에 사 만 당 다. ( )

라 포 어업 허 사본 에 라 어업 포. ( 13 4

만 당 다)

마 여 사본 등. (

경우만 당 다)

어업 허 경우2. 8 1 8

가 식 시험어업 진내용 결과 에 라 림 산식. ( 45

승 식 시험어업 개월 상 경 만 당 다1 6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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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만 식어 시 에 미 지 못 역 말 다. ( )

식어 계 에 만( 13 2 1 2 3

당 다)

다 목 마목 지. 1

림 산식 시 청 에 라 우 결 신1② ㆍ ㆍ

청 에 산 원 원 라 다88 ( " " )

시 산 원 시 원 라 다 심 거쳐 매( " " )ㆍ ㆍ ㆍ ㆍ

월 지 어업 허 별 신청 에 허 격 우6 30

결 여 다 다만 신청 원 시 원 심. , 1 ㆍ ㆍ

거 지 니 다 개. < 2010.7.21>

림 산식 시 청 에 라 허 우2③ ㆍ ㆍ

결 지체 없 그 우 간 통지 에 어 그

신청 에게 보내 다 개. < 2010.7.21>

림 산식 시 청 신청 간에3④ ㆍ ㆍ

당 어 역마다 어업 허신청 에 다 각 첨 여 지체

없 그 신청 에게 어업 허 여 다 개. < 2010.7.21>

허 역도1.

허 다 어업 어 역 에 보2. 29

역과 겹 경우에 그 어업 동 다만 재 어업 보다. ,

허 가 같 어 에 같 허 경우 재 어업

동 없 그 사 동 갈 다.

망어업 어7 ( ) 에 망어업8 1 1 (定置網

다 각 같다) .業

망어업 헥타 상 에 망 승망 죽 그1. : 10 , , ,

에 림 산식 여 고시 어 에( ) ( "定置性

어 라 다 여 산동 포 어업" )

망어업 헥타 상 헥타 미만 에 어2. : 5 10

여 산동 포 어업

망어업 헥타 미만 에 어 여 산동3. : 5

포 어업

식어업8 ( ) 에 식어업 다8 1 2①

각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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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 식어업 에 지주 뜸 등 용 시 여1. : ㆍ ㆍ ㆍ

식 어업

닥식 식어업 닥 용 거 닥에 식시 등2. :

여 식 어업

에 식어업 다 각 같다8 1 3 .②

가 리 식어업 에 뜸 그 등 용 가 리시 여1. : ㆍ

식 어업

식 식어업 에 뜸 채 등 용 시 여2. : ( )採籠ㆍ ㆍ

식 어업

닥식 식어업 닥 용 거 닥에 식시 등3. :

여 식 어업

에 어 등 식어업 다 각 같다8 1 4 .③

가 리 식어업 에 뜸 그 등 용 가 리시 여1. : ㆍ

산동 식 어업

식 식어업 에 산동 식 어업2. :

식 식어업 에 뜸 채 등 용 시 여3. : ㆍ ㆍ

산동 식 어업

닥식 식어업 닥 용 거 닥에 식시 등4. :

여 산동 식 어업

에 복 식어업 다 각 같다8 1 5 .④

식 식어업 에 지주 뜸 등 용 여 등1. : ㆍ ㆍ ㆍ

다 상 산동식 복 식 어업

닥식 식어업 닥 용 거 닥에 식시 등2. :

여 등 다 상 산동식 복 식

어업

식어업 가 리 식어업 식 식어업 닥식 식어업 식3. : ,

여 상 복 식 어업

식 식어업 에 어 갑각 등 상 산동4. :

식 복 식 어업

에 식어업 가 리 식어업8 1 8 (⑤

에 뜸 그 등 용 가 리시 여 어 식 어업 말ㆍ

다 다 신) . < 2010.7.2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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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 어업 동 식어업 어 심 계 등9 ( ) 에 마8 3①

어업 동 식어업 어 심 계 다 각 에 다.

마 어업 가 낮 평균 심 미 내 강원도 경상1. : 1 5 ( ,

도 주특별 도 경우에 미 내7 )

동 식어업 가 낮 평균 심 미 과 미2. : 1 5 10

내 강원도 경상 도 주특별 도 경우에 미 과 미 내( , 7 15 )

시 청 마 어업 동 식어업 허 어업② ㆍ ㆍ

지역 여건 고 여 에 어 심 계 실 여1

여 다.

시 청 에 어 심 계 라 라도1③ ㆍ ㆍ

거리에 도 도 연 에 림 산식( )落島

경우 에 마 어업 허 니 다.

에 천 역시 경 도 충청 도 라 도9 3 2 , , ,④

라 도 목포시 평 신 다.ㆍ ㆍ ㆍ ㆍ

허 결격사 가 어10 ( ) 에 통10 2 "①

란 민 민 단체 경우 헥타" , 60

말 다 다만 어 계 산업 동 에 지 별 산업 동 지. , ( "「 」

별 라 다 에 지리 여건 고 거 어업" )

용 여 다고 경우 시 청 그ㆍ ㆍ

여 다.

시 청 어 계 지 별 에 여 본 에1② ㆍ ㆍ

어 에 어업별 별 식 별 허 결격사 에ㆍ

당 어 다.

시 청 득 다고 경우 림 산식③ ㆍ ㆍ

경우에 어 계 지 별 에 여 본 에 허1

결격사 에 당 어 여 다.

본 에 어 계산 경우 지 취득 어 포1④

고 개 어업 어 허신청 우 미만 직계비, 20

취득 어 과 그 허신청 미 취득 어 에 새 허 신청

어 산 다.

시 청 단 에 사 경우1 , 2 3⑤ ㆍ ㆍ

시 원 심 거쳐 다.ㆍ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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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 결격사 가 업 등11 ( ) 에 라 어업 허10 3

니 업과 그 계열 업 다 각 같다.

업 상생 진에 에 업1. 2 2「 ㆍ 」

독 규 공 거래에 에 업집단 근사업2. 2 2「 」

연도 말 재 차 상 산 원 상 업집단과 같 에5

그 계열 사

허 지 청 등12 ( ) 계 공 여 어업 허①

지 가 다고 당 시 청 에게 다ㆍ ㆍ

각 사 에 어 에 라 어업 허 지 것 청11

다.

어업 허 지 청 역도1.

어업 허 지 간2.

어업 허 지 청 사 등 어업 허 지 청에 사3.

에 라 어업 허 지 청 시 청 그 청1② ㆍ ㆍ

사 에 여 지체 없 계 과 여 다.

시 청 에 결과 당 에 어업 허2③ ㆍ ㆍ

지 것 공 여 다고 지체 없 어업 허 지

어업 허 지 간 등 공고 고 계 에게,

다.

에 라 어업 허가 취 어업 허 지 간11 2 2④

다 다만 상 어업 가지고 가 그 어업 취 어. ,

어업 허 지 간 에 그 취 어업 다 어업 간 만료

어 당 에 새 그 다 어업 허 경우에 그러 지 니

다.

산13 ( ) 에 산 다 각 어13 1 2

에 당 사람 다.

가 격 에 어업생산 리 사 산 산업 사 산 식 사1. , ,「 」

어 사 상 격 취득 사람

가 지 단체에 산직 공 원 산 연 직 공 원2. 5

상 근 사람

등 에 산계열 고등 업 거 고등 에3. 「 ㆍ 」 「 」

산업 원격 포 다( )ㆍ ㆍ ㆍ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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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에 산 과 공 여 업 사람

어업경 체 지원에 에 어업 후계 어업 후4. ( "「 」

계 라 다 림 산식 지 마 사람" )

어업 허 간 단 사14 ( ) 단 에 통14 1 "

경우 란 다 각 같다" .

어 리 시 에 라 허 허가동시갱신 역 어1. 7 3「 」 ㆍ

고시 경우

산 원 리 에 산 원 산란 등2. 2 1 1 ( )成育「 」 ㆍ

산 원 식 보 고 산시책 진 여 같 에 라46

림 산식 시 도지사가 지 여 공고 보 경우ㆍ

허사 변경신고15 ( ) 에 주 등 통20 " ㆍ

사 란 다 각 어 에 당 사 말 다" .

어업 단체 경우에 그 말1. (

다 주 가 변경 경우 그 주)

어업 공 가 그 변경 경우 그2.

변경 경우 그3.

어업 공 동 공고16 ( ) 어업 공 가 에23 2

라 공고 경우에 신 등 진 에 에 라9 1「 」

주 보 지역 간신 어 에 다 각 사 공고 여

다.

허1.

어업 어 시2. ,

공 단체 경우에 그 주3. ( )

동 사4.

에 신청 간5. 23 3

리 상 그 지17 ( ) 에 리 사용27 2①

어 별 과 같다 개1 . < 2010.7.21>

시 청 에 라 리 지 경우에 별27 1② ㆍ ㆍ

에 어 에 당 어 리 과 어 여건 등 고 여 지1

여 다 다만 별 에 어 식 망 원 리채취 리. , 1

사용 도 지 경우에 식 망 식어업 마 어업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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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복 식어업 동 식어업 닥식 식어 에 리 사용ㆍ

어 여 지 여 원 리채취 미 마 어 리,

지 어 과 그 어 체 마 어 동 식어 리

사용 어 여 지 여 다.

어업 시 시 경우18 ( ) 단 에 통31 1 "

경우 란 다 각 어 에 당 경우 말 다" .

에 식 식어업 경우1. 8 3 2

천재지변 그 득 사 보 없 경우2.

공 에 어업 지 등19 ( )ㆍ 계①

지 규 어 에 당 사 허어업34 1 1 7

지 어 계 가 거, 35ㆍ ㆍ

에 당 경우 다 에 당 사6 ( 34 1 8 9 )

어업 허 취 가 다고 당 시 ㆍ ㆍ

청 에게 다 각 사 에 어 청 다.

어업 지 어 계 어업 허 취1. , ,ㆍ ㆍ

청 사

어업 허 어업 단체 경우에 그2. , (

주 생 월)ㆍ ㆍ

당 가 역도3.

당 가 어업에 미 실에 보상 책4.

계 에 청에 어업 등에1②

료 시 청 에게 청 다 경우 시 청 특별.ㆍ ㆍ ㆍ ㆍ

사 가 없 그 청에 라 다.

에 청 시 청 시 원 심 거1③ ㆍ ㆍ ㆍ ㆍ

쳐 그 청 사 에 견 결 여 그 결 견 계,

과 어업 에게 다.

에 사 에 견 결 과 차 등에 여3④

사 림 산식 다.

에 어업 등 경우20 ( ) 에34 1 2 3

사훈 주 사 지 보 여 경우 다, ( )保衛

각 경우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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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에 사훈 경우1.

상 에 주 사 지 보 여 경우2.

에 지 거 어 여 경우3.

어 랍 지 등 어민 보 여 경우4.

그 에 략 다고 여 계5.

과 경우

허어업에 처 공고 등21 ( ) 시 청 어업 허 거 ,ㆍ ㆍ

허 어업에 여 지 등 처 에 그 허사 처ㆍ

내용 공고 고 당 어업 에 여 등 리 에게 다.

지 별 어업 사 상22 ( ) 에 통37 2 "

경우 란 다 각 어 에 당 경우 말 다" .

망어업 어 등 식어업 동 식어업 어업 지 별 그1. ,

어업 직 사 경우

당 지 별 원 당 어 에 어업 사 격2.

그 어업 사 망 가 없 경우

당 지 별 원 원 당 어업 사 사실 거3.

어업 쟁 등 여 경우 당 지 별 결 거

쳐 시 청 에게 신고 경우ㆍ ㆍ

어업 사 등23 ( ) 에 통 에 당39 "

란 다 각 어 에 당 말 다" .

에 에 어 리규 여 어1. 38

격 어업 사 격 어업 취득 격 어업허가, ,

격 고

에 어 리규 에 라 당 어 에 여 어 어업2. 38

사가 고

에 당3. 10 2

식어업 허 용23 2( ) 식어업에 여 2 4 5 ,ㆍ

용 경우 시10 , 12 , 17 , 19 , 21 , 70 71 "

청 림 산식 시 원 원" " " , " " " "ㆍ ㆍ ㆍ ㆍ

본다.

본 신[ 2010.7.2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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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3

근 어업24 ( ) 에 근 어업 다 각41 1

같다.

망어업 상 동 어 망 사용 여1. : 60

산동 포 어업

망어업 상 동 어 척 망 사용2. : 60 2

여 산동 포 어업

동 망어업 상 미만 동 어 별3. : 20 60

에 근 어업 업 역에 망 사용 여 산동 포 어업3

망어업 상 미만 동 어 별4. : 20 60

에 근 어업 업 역에 망 사용 여 산동 포3

어업

망어업 상 미만 동 어 척5. : 20 60 2

별 에 근 어업 업 역에 망 사용 여 산동 포3

어업

트 어업 상 동 어 망 개 망6. : 60

사용 여 산동 포 어업

동 트 어업 상 미만 동 어 별 에7. : 20 60 3

근 어업 업 역에 망 개 망 사용 여 산동

포 어업

망어업 상 동 어 망 사용 여 산동8. : 50

포 어업

망어업 상 미만 동 어 망 사용 여9. : 8 30

산동 포 어업

근 채 어업 상 동 어 시 채10. : 8

산동 포 어업

근 망어업 상 동 어 망 고 망 사용11. : 8

여 산동 포 어업

근 강망어업 상 동 어 강망 사용 여 산동12. : 8

포 어업

근 망어업 상 동 어 망 망 들망 리13. : 8 (ㆍ

돔들망 다 사용 여 산동 포 어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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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 리돔들망어업 상 동 어 리돔들망 사용 여14. : 8

리돔 포 어업

근 어통 어업 상 동 어 어통 사용 여 산15. : 8

동 포 어업

근 어단지어업 상 동 어 어단지 사용 여 산16. : 8

동 포 어업

근 통 어업 상 동 어 통 어통 과 어단지17. : 8 (

다 사용 여 산동 포 어업)

근 연승어업 상 동 어 주 사용 여 산동18. : 8

포 어업

근 망어업 동 어 망 사용 여 포 어업19. :

망어업 동 어 망 망 다 사용 여 산동20. : ( )

포 어업

어업 동 어 에 여 등 착 산동식 포21. :

채취 어업ㆍ

연 어업25 ( ) 에 연 어업 다 각41 2

같다.

연 개량 강망어업 미만 동 어 강망 어망 주목망1. : 8 (

포 다 사용 여 산동 포 어업)

연 망어업 동 어 미만 동 어 망2. : 8

망 사용 여 산동 포 어업

연 통 어업 동 어 미만 동 어 통 사용3. : 8

여 산동 포 어업

연 망어업 미만 동 어 망 에 막 망4. : 8

사용 여 새우 포 어업

연 망어업 미만 동 어 망 망 다 사5. : 8 ( )

용 여 포 어업 강원도만 당 다( )

연 망어업 동 어 미만 동 어 망6. : 10

고 망 사용 여 산동 포 어업

연 들망어업 동 어 미만 동 어 망 들7. : 10

망 사용 여 산동 포 어업

연 복 어업 동 어 미만 동 어 다 각8. : 10

목 어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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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시어업 주 시 채 산동 포 어업. : ㆍ

어단지어업 어단지 사용 여 산동 포 어업 강원도. : (

다)

다 어업 포 어업. :

라 껍질어업 라 뿔고 등 껍질 사용 여 산동 포. : ㆍ

어업

마 미 망어업 그 만든 주 니에 미 어 포 어업. : (

에 만 당 다9 4 )

어업26 ( ) 에 어업 다 각41 3 1

같다.

건간망어업 건간망 여 산동 포 어업1. :

건망어업 건망 여 산동 포 어업2. :

들망어업 들망 여 산동 포 어업3. :

망어업 망 여 산동 포 어업4. :

승망 어업 망 승망 각망 여 산동 포 어업5. : ㆍ ㆍ

강망어업 강망 여 산동 포 어업6. :

망 어업 주목망 망 낭 망 여 산동 포 어업7. : ㆍ ㆍ

지 망어업 지 망 사용 여 산동 포 어업8. :

망어업 망 여 산동 포 어업9. :

새우 망어업 망 에 막 망 사용 여 새우 포 어업10. :

실 어 강망어업 강망 사용 여 실 어 포 어업11. :

망어업 망 사용 여 포 어업12. :

상 식어업 생산어업27 ( ) 에41 3 2①

상 식어업 다 각 같다.

상 식 식어업 상에 등 시 여 닷 용1. :

여 산동식 식 어업

상 식 식어업 닷 용 여 산동식 식2. :

어업

에 생산어업 다 각 같다41 3 3 .②

상 식 생산어업 상에 등 시 여 닷 용1. :

여 산 생산 상 상에 생산 간 동 간(

경우 포 다 에 같다 어업.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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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식 생산어업 닷 용 여 산 생산2. :

어업

식 생산어업 게 다에 여 채 연3. : ( )採苗漣

직 어뜨 산 생산 어업

말목식 생산어업 게 간 지에 말목 고 그 말목에 채4. :

연 여 산 생산 어업

뗏목식 생산어업 게 다에 뗏목 고 그 뗏목에 채 연5. :

여 산 생산 어업

시어업 허가에 견 시 연28 ( ) 42 3

에 통 연 란 립 산과 원 말 다3 " " .

신고어업29 ( ) 에 신고어업 다 각 같다47 1 .①

어업 산 공 없 후 낫 미 등 사용 여1. ( ):裸潛 業 ㆍ ㆍ

그 착 산동식 포 채취 어업, , ㆍ

맨 어업 낫 미 틀 갈고리 등 사용 여 산동식2. : ㆍ ㆍ

포 채취 어업ㆍ

망어업 망 사용 여 산동 포 어업3. :

단 에 통 경우 란 신고 업 역47 2 " "②

에 라 어업 허 지가 공고 에 당 경우 말 다12 3 .

에 통 사 란 에47 4 3 " " 62③

업 역 업 허용 말 다.

시 청 에 라 어업 신고가 었47 6④ ㆍ ㆍ

에 지체 없 어업신고 여 다.

용규30 ( ) 에 허가어업에 여41 42 12①

용 다, 18 , 19 20 .

에 신고어업에 여 용 다47 19 20 .②

장 르는어업4

사 내용과 등31 ( ) 에 라 실시 사에52 1①

다 각 내용 포 어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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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어 개 지역 에 사1.

어업 어 용 리실태 등에 사2.

림 산식 시 도지사 에 라 사 실시52 1② ㆍ

사 시 지 그 사계 립 여 계10

에게 통보 여 다.

림 산식 시 도지사 공 원 여 52 1③ ㆍ

에 사 원 게 여 계 에게 다 각

사 청 그 청 계 특별 사,

가 없 그 청에 라 다.

역1.

사 료 열람2.

사에 등 비 지원3.

에 라 타 지 어 등에 공 원 그52 2④

리 에게 미리 그 뜻 다.ㆍ

어업 개 등에 지원32 ( ) 에 지원 상54 2①

다 각 같다.

식용 사료 개1. ㆍ

러 신 등 산용 개2. ㆍ

새 운 에 식 생산3.

식 개량4.

그 에 어업과 여 림 산식 다고 새5.

운

림 산식 에 연 개 거 보 에1② ㆍ

게 보 거 다.

에 연 개 에 지원 다 각2③ ㆍ

사 림 산식 에게 신청 여 다.

연 과 연1.

과 목2.

과3.

과 에 비용4.

그 에 림 산식 여 고시 사5.

림 산식 에 신청 에 다 각 사3④

심사 여 지원 상 여 결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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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과 복 여1.

연 과2.

과 우 산업 경 과3. , ㆍ

33 삭 <2010.11.10>

34 삭 <2010.11.10>

35 삭 <2010.11.10>

36 삭 <2010.11.10>

장 어획물운 업5

어 운 업 등37 ( ) 시 청 각57 1① ㆍ ㆍ

본 에 등 신청 에 다 각 어 에 당

경우 고 등 여 다.

에 어 운 업 격 과 어 운 업 등1. 57 2

어 운 업 시 에 맞지 니 경우

신청 과 등 어 에 어 운 업 등 결격2. 57 3

사 에 당 경우

신청 과 등 어 에 라 용3. 60 41 5 (

에 당 사 취 경우만 당 다 에 당35 1 3 4 )ㆍ ㆍ

경우

그 에 다 에 경우4.

에 어 운 업 격 어 운 업 등57 2②

별 같다2 .

개[ 2011.11.23]

장 어업 등6

생 리38 ( ) 림 산식 에 생61 1

리 여 다고 산동식 포 채취 식 거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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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질 질 등 어 경과 산동식 에 리, ( )底質

여 고시 다.

생 리 어 등 처리 지39 ( ) 청 61①

에 라 생 리 여 다고 다 각 어1 1

에 당 경우에 어 그 처리 거 지 다.

식 생 에 당 경우1. 4 2 3「 」

에 라 리 과 역 산동식 립 산2. 38

과 원 지가 다고 통보 경우ㆍ

청 에 지 그 상 어 그1② ㆍ

지 간 역 등 그 내용 체 여 고시 여, ㆍ

다.

근 어업 업 역과 허가40 ( ) 에61 1 2 3①

근 어업 업 역과 허가 별 과 같다 다만 다 각 어 에3 . ,

당 경우에 허가 지 니 다 개. < 2010.10.13>

포 다 과 어업 등에 라 특 어업 지 어 그 특1. ( )

어업에 사 다 어업에 사 게 여 어업 허가

경우

역 에 역 포 다 에 어가 허용2. ( )

경우

사 에 체결 후납 보상 지원에3. 2「 」

에 납 어 과 께 납 후 귀 지 못 고 거 에1

거주 사망 여 그 납 가 허가 근 어업 폐업 경우 그 납 가

납 상 경과 후 같 에 가 같5 3 1 ( 6

에 납 보상 지원심 원 에 같 에 납2 3

결 같 각 에 말3 1 1 ,

같 가 상 경우에 같 간에 여2 1

말 다 에게 폐업 어업과 같 어업 허가 경우)

림 산식 포 다 과 어업 등과 어업( )②

어 감척 등 어업 포 다 여 거 어업경( )

여 다고 경우에 본 에도 고 근 어업 허가1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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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 등 시 지41 ( ) 림 산식 61

에 라 포 다 과 어업 규 등1 5 ( )

시 여 다고 다 각 지 다.

특 역에 업 지1.

식어업 지2.

식시 시 그 시 에 지3.

식시 시 에 지4.

어 별 어 량과 어 시 지5.

어 과 그 운 거 겨 싣 것에 지6. , ( )揚陸

역 에 역 포 다 에 업에7. ( )

지

포 다 과 어업 에 지 니 어업8. ( )

에 어업 지

민간차원 어업에 에 지9.

산 포 용42 ( ) 림 산식 61 1 6①

에 라 통질 지 여 다고 산 포 용

매 사용 다( ) .容器 ㆍ

림 산식 에 라 산 포 용 매1② ㆍ

사용 다 각 사 여 고시 여 다.

목별 포 용 규격과 재질1.

포 용 사용2. 1

포 용 규격과 재질에 검사3.

포 용 사용 매에4.

지43 ( ) 시 도지사 에 라 시61 1 7① ㆍ ㆍ

청 신청 거 시 청 과 거쳐 다 각ㆍ ㆍ ㆍ

어 에 당 어 만 지역 포 채취 식, ㆍ

산동식 과 그 매매 라 다 지 다( " " ) .

어 어 에 라 지 어1. 「 ㆍ 」

만 에 만2. 「 」

그 에 어 시 갖 착 등 림 산3. ( )物揚場

식 지 여 고시 지역

시 도지사 에 라 지 경우에 다 각 사 고1② ㆍ



산업법 시행 ❚613

시 고 림 산식 에게 통보 여 다.

리1.

재지 규 시2. ,

지 취44 ( ) 시 도지사 에 라 지61 1 7① ㆍ

다 각 어 에 당 경우에 시 청ㆍ ㆍ

청 거 시 청 과 거쳐 지 취ㆍ ㆍ

다 다만 경우에 그 지 취 여 다. , 1 .

거짓 그 지 경우1.

상 계 여 탁 매 실 없 경우2. 1

시 도지사 에 라 지 취 경우에 그 사실 고시 고1② ㆍ

림 산식 에게 통보 여 다.

업 역 신청 등45 ( ) 시 도지사 시 청 62① ㆍ ㆍ ㆍ

에 라 업 역 신청 업 역 신청 에 다 각

첨 여 림 산식 시 도지사에게 여 다.ㆍ

어업 청 사1.

당 역도2.

당 어업실태 사3.

쟁 당사 간 결과에4.

림 산식 시 도지사 에 신청 계1② ㆍ

역시 도 특별 도 시 도 라 다 사 계 시( " " )ㆍ ㆍ ㆍ ㆍ

사 에 여 업 역 게 다.

에 에 루어지지 니 림 산식2③

원 심 거 고 시 도지사 같 에 시 도 산 원, (ㆍ ㆍ

시 도 원 라 다 심 거쳐 당 업 역 다 개" " ) . <ㆍ

2010.7.21>

어 지 등46 ( ) 에 통 어업 란65 1 " "

지 규 에 어업 말 다26 1 9 .

지47 ( ) 에 라 어 등 지 어69 1①

업 그 내에 어 어 역 어 어30 , ㆍ

식별 지 여 다.

에 지 어 어 역에 지 규격 태1② ㆍ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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림 산식 고 어 어 에 지 규격 태, ㆍ ㆍ

림 산식 여 고시 다.

산업 등에48 ( ) 청 에 라 어업70 2

어 운 업 어 운 업 사 산 가공업 에게 다 각, ,

다.

어업 어 운 업 어 운 업 사 산 가공업 에1. , ,

산시 어 운 업시 산 가공업시 리에 지도2. ,

산 통체계에 지도3.

어 상 업 어업질 지4.

고용 건 개 에 지도5.

산계열 사 생 실습 승 등6.

산에 취업 훈 지도7. ㆍ

어 개 에 지도8.

역 어허가 어업 에 지도9. ㆍ

49 ( ) 에 라 어업감독 공 원72 1①

다 각 어 에 당 신 시 어 시( )停船

고 마 크 폰 에 에 시 라 다, .

사 신 에 규 신 엘 게1. (L)

사 신 에 규 사 고동 그 신 에2. , ,

엘 신 단 단 간격 계 신(L) ( 1 , 1 , 2 7 )

사 신 에 규 에 엘 신 단3. (L) ( 1 ,

단 간격 계 신1 , 2 7 )

에 어업감독에 사용 에 다 어 식별 지1②

거 달 다.

에 란 동 리 울리거 빛 비 것1 " " " " 3③

말 단 단 란 동 리 울리거 빛 비 것 말 다, " " " " 1 .

에 지 태 그 등에 여 사2④ ㆍ ㆍ

림 산식 여 고시 다.

어업감독 공 원 격 등50 ( ) 에 어업감독 공 원72 4①

다 각 어 에 당 사람 다.

산에 사 담당 가공 원 림 산식 시1. ㆍ

도지사가 지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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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에 사 담당 지 공 원 시 도지사 시2. ㆍ ㆍ ㆍ

청 지 사람

에 어업감독 공 원 별지 식에 다1 .②

장 산업7

어업 진51 ( ) 에 통 사75 1 7 " "

란 다 각 사 말 다.

산 원 지 에 사1.

산 통단지 개 에 사2.

산 생산 어업 훈 지도 보 에 사3. ㆍ

어업시 계 에 사4.

어 용 재 생산과 어 용 계 연 실험에 사5. ㆍ

어 개 복량 에 사6. ( )船腹量

어업 실태 원 상태 등에 사52 ( ) 림 산식①

에 어업 실태 원 상태 등에 사 산업 동75 3 「

에 산업 동 산업 동 라 다 어( " " )」

업 단체 그 산 연 포 다 여 게, ( )

다.

에 라 사 업 산업 동 단체1② ㆍ

경우 어업 경 산업 동 에 라 립 산업, 「 」

동 산업 동 라 다 어업단체에 여 료( " " )

견 진 청 다.

산 규격 진53 ( ) 림 산식 산 상 과 거래신①

용도 여 목별 거래단 규격 여 시 다.

림 산식 에 규격 경우에 고시 여1②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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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산8

계54 ( ) 림 산식 에 산76 (

라 다 과 지 여 에 계" " )

여 다.

어 어 매각55 ( )ㆍ 단 에 통77 1 5 "

란 어업 체결에 어업 등 지원 산업 특별 시" 「

에 어 어 매각 매각 여 사용 경비32 3」 ㆍ

말 다100 70 .

운용 리 업 탁56 ( )ㆍ 림 산식 에78 2

라 에 사업 지 업 림 산59 1 2 ㆍ

식 운용 리에 업 산업 동 에ㆍ

탁 다.

계57 ( ) 림 산식 에 라 다78 4

각 계 어 계처리 다.

산사업계 지1. : 79 1 1 6 , 9 , 10 , 13

에 사업14

사업계 에 사업2. : 79 1 7 , 8 12

3. 역 지원사업계 에 사업: 79 1 11

여 운용58 ( ) 림 산식 에 라 여78 5

다 각 어 운용 다 개. < 2010.11.15>

에 에1. 「 」

채 공채 그 가 매2. ㆍ

지 상 용도59 ( ) 에 통 용도 란 다79 2 " "

각 어 에 당 용도 말 다.

산 사업1.

산 비 사업 당 사업 리2.

산 가공 포 개 통 보체계 운 과3. ,ㆍ

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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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통 개 가격 사업에 사 연 보 훈4. ㆍ ㆍ ㆍ

시 개척

그 에 리 운 여 경비5. ㆍ

보 지60 ( ) 에 라 보 당 사79 3①

업 목 과 내용 당 사업에 경비 등 여 림 산식,

에게 보 지 신청 여 다.

림 산식 에 신청 다 각 사 사1②

여 보 지 여 결 고 신청 에게 통지 여 다.

목 에 지 여1.

당 사업내용 지 여2.

산 보 지 여3.

담 사업 가 담 경우만 당 다4. ( )

림 산식 보 지 결 에 과 에③

보 지 목 달 에 건 보 상사업,

료 었 에 그 보 지 사업 에게 상당 생 경

우 그 보 지 목 에 지 니 에 미 지 보

에 당 에 게 건 다.

징61 ( ) 징 에 라80 1①

징 경우에 납 에게 납 고지 여 다.

에 납 고지 당 계 에 당1②

납 여 다.

납62 ( ) 납 에 납 에게

고 통지 지체 없 징 에게 여 다, .

지 원 도63 ( ) 림 산식 지 원

도 재 에게 고 재 도 에 지 원,

여 다.

지 도 등64 ( ) 림 산식 에①

지 에게 지 도 고 재 과 재에게 통지,

여 다.

재 상 등 고 여 다고②

지 게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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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차65 ( ) 재 지 지 에게 지 원

계 여 다.

장 보상 보 재결9 ㆍ

보상 청66 ( ) 에 라 보상 그 보상 원81 1①

처 개월 내에다 각 사 실보상청3

에 실에 첨 여 그 처 청에 여 다.

허 허가 신고 에 라 거1. 72 2ㆍ ㆍ

단체 경우에 그 주( )ㆍ

생 월

처 사 과 그 짜2.

실 내용3.

실 과 그 산4.

청 에 라 청 그 내용 사 검 후 그에1② ㆍ

견 당 보상신청 과 에 라81 2 ( " "

다 에게 보내 다) .

에 지 규 에 사 허34 1 1 6③ ㆍ

허가 거 신고 어업에 여 보상 원 처 청 거 어

업 허 간 연 허가 지 니 도 청 가 포 다.

보상 등 결 과 통지67 ( ) 청 에 라 실보상청66 1①

에 당 산 원 심 거쳐 그 신청88

내에 보상 과 담 가 경우만 말 다60 ( .

같다 결 여 다 경우 실 산 여 용역 사 산) .

사 연 별 에 라 사 간 그 간4ㆍ

에 포 지 니 다.

청 에 보상 과 담 결 다 각 사1②

보상신청 어업 에 여 등 리 등 계 에게,

다.

어업 에 여 등 리 주 단체 경우에 그1. (

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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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 시2.

처3.

보상 담4.

보상 지 등68 ( ) 에 라 결 보상 그 결67 1 1①

내에 당 처 청 다 청 보상 원 처 청(

경우에 그 처 청 청 말 다 지 다) .

에 보상 특별 가 경우 에 지 보1 ,②

상 가 편리 게 지 여 다.

에 보상 보상 신청 개 별 지 여 다 다만 개 별1 . ,③

보상 산 없 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시 등에 보상 신청 청 그 시 등 도④

지 에 보상 에 보상 지 미1 100 30

룰 다.

시 등 도 가 그 시 등 체 거 폐⑤

경우에 청에 그 체 폐 여 것 뢰 다.

경우 청 특별 사 없 여 다.

에 라 청 시 등 체 폐 경우 에5⑥

경비 그 시 등 체 폐 뢰 가 담 다.

실 산69 ( ) 에 보상 실 산 산81 ,

실 산 등 별 같다4 .

재결신청70 ( ) 에 라 어 어 역 등에84 85①

재결 재결신청 에 다 각 첨 여 시 도지( )裁決 ㆍ

사 시 청 에게 여 다.ㆍ ㆍ

계 과 경 없 경우에 그 사1. (

말 다 에 같다. )

계 에 당 에 사본2. 1

시 도지사 시 청 에 라 재결신청1② ㆍ ㆍ ㆍ

사본 계 에게 보내 그에 견 도 여 다.

계 사본 내에 견 지 니30③

견 없 것 본다.

재결71 ( ) 시 도지사 시 청 에 재결신70 1① ㆍ ㆍ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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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 같 간 다 개월 내에 재결 여3 6

다.

시 도지사 시 청 에 재결 여1② ㆍ ㆍ ㆍ

다고 신청 계 등 견 들 다.

시 도지사 시 청 에 라 재결 신청 에게1③ ㆍ ㆍ ㆍ

재결 보내고 계 에게 재결 등본 보내 다, .

시 도지사 시 청 에 라 계 등에게2④ ㆍ ㆍ ㆍ

산 에 여비 당 지 다.

72 보 상사업( ) 에 보 상사업 다 각 같다86 .

산과 진1.

산경 지원사업2.

산단체3.

산 처리 가공 통 시 개척사업4. ㆍ ㆍ

산 식에 직 사용 뜸 사료 그 변 비 산5. ㆍ ㆍ ㆍ

공 등 식 재 공 사업

산 식용 사료 생산 비 등 식어업 생산 시 개6.

량사업

어 어 개량 도 보7. ㆍ

어업 사업8.

어업통신 업 지원사업9.

어 개 시험어업10.

어 시 사업11.

연 원 사업 식사업 어 경 개 리사업12. , ㆍ

간 어업 에 민간어업 사업13.

질병검사 등 산생 질병 리 사업14.

산 원 지 등 산 원 게 리 용 사업15. ㆍ

경어 사용 등 경어업 사업16.

갯 용 어업 리사업17. ㆍ

산 보 사업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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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산 원회10

산 원 운 등73 ( )ㆍ 원 원 다 각 사①

람 다.

산업 동 상 사 산업 동 지 사람1.

1

산업에 식과 경험 사람 림 산식 사2.

람 내5

시 도 원 원 닌 지역어업 시 도지사가 당 산 원3. ㆍ ㆍ

심 거쳐 천 사람 내11

시 도 원 원 원 포 내 원17 ,② ㆍ

원 시 도지사가 지 시 지사 원 ( )互選ㆍ

사람 공동 원 고 원 시 도 공 원 공 원, 3 , 4ㆍ

고 공 원단에 직공 원 시 도지사가 지 사람 그,ㆍ

원 다 각 사람 다.

당 시 도 역 립 산과 원 산연 연1. (ㆍ

포 다 시 도지사가 사람) 1ㆍ

어업 후계 시 도지사가 사람2. 2ㆍ

산업에 식과 경험 시 도지사가 사람3. 2ㆍ

산업계 사람 시 도지사가 사람4. 6ㆍ

지 별 산업 동 에 업 별 산업 동5. (「 」

업 별 라 다 시 도지사가 사람 각 다만" " ) 2 . ,ㆍ

시 도지사 업 별 없 지역 경우에 산업계ㆍ

사람 에 원 다.

시 원 원 원 포 원15 ,③ ㆍ ㆍ

원 시 청 지 시 청 과 원ㆍ ㆍ ㆍ

사람 공동 원 고 원 시, 4ㆍ ㆍ

공 원 시 청 지 사람 그 원 다5 ,ㆍ ㆍ

각 사람 다.

지 별 업 별 업 별 없1. (

경우에 원 어업 시 청) ㆍ ㆍ

사람 각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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립 산과 원 계 공 원 립 산과 원 지 사람2. 1

어업 후계 시 청 사람3. 2ㆍ ㆍ

어 계 지 별 천 사람4. 2

에 허 허가 거 신고 여 어업 경 사람 시5. ㆍ ㆍ

청 사람 3ㆍ

산업에 식과 경험 사람 시 청 사6. ㆍ ㆍ

람 3

지1 2 3 , 2 1 5 , 3 1 3 6④ ㆍ

지 규 에 원 다 다만 보 원3 . ,

간 다.

원 시 도 원 시 원 사 처리 여 각,⑤ ㆍ ㆍ ㆍ

원 에 간사 과 간사 림 산식 시 도1 , , ㆍ

시 공 원 에 림 산식 시 도지사 시,ㆍ ㆍ ㆍ ㆍ

청 각각 지 다.ㆍ

각 원 에 내 원 별 원 다5 .⑥

동 산 원 운 등74 ( )ㆍ 림 산식 시 도지① ㆍ

사 에 라 어업 여 다고 림 산식89 4

에 동 산 원 동 원 라 다 고 시 도( " " ) , ㆍ

에 지역 동 산 원 지역 동 원 라 다 다( " " ) .

동 원 지역 동 원 원 과 원 포1 1 13②

원 다.

동 원 원 림 산식 산 원 책 업 담당 3③

공 원 고 공 원단에 직공 원 에 림 산식

지 고 원 림 산식 공 원 공 원 고 공 원, 3 , 4

단에 직공 원 에 원 지 그 원 다 각,

사람 다.

산업 동 지도 업 담당 사1. 1

산업에 식과 경험 사람 림 산식 사2.

람 6

직 당사 어업 시 도지사가 천 사람 경3. 4 .ㆍ

우 어업 쟁 여 특 다고 당사 별 같

원 천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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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동 원 원 당 시 도 시 지사가 고,④ ㆍ

원 시 도 산 업 담당 그 원 다 각,ㆍ

사람 다.

산업에 식과 경험 사람 시 도지사가 사람1. 7ㆍ

직 당사 어업 시 청 천 사람2. 4ㆍ ㆍ

산업 동 지 별 천 사람 경4 .

우 어업 쟁 여 특 다고 당사 별 같

원 천 여 다.

⑤ 각 원 당 어업 간 지 다3 4 .

동 원 지역 동 원 사 처리 여 각 원 에 간사⑥

과 간사 림 산식 과 시 도지사가 각각1 , ㆍ

지 다.

원 직75 ( ) 원 시 도 원 시 원 동, , ,① ㆍ ㆍ ㆍ

원 지역 동 원 각 원 라 다 원 각 원( " " )

업 다, .

원 원 보 원 득 사 직 없,②

에 그 직 다.

76 ( ) 각 원 원 각 원 집 그 다, .①

각 원 재 원 과 개 고 원 과( ) ,開議②

찬 결 다.

각 원 여 상 고 원③

갖춰 어 다.

당 등77 ( ) 각 원 에 원에게 산 에 당과 여비 지

다 다만 공 원 원 업 직 여 각 원 에. ,

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운78 ( ) 에 규 사 에 각 원 운 에 사 각

원 결 거쳐 원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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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보11

과징 과 과징 등79 ( ) 에91 1①

과징 과 별 같다 다만 다 각 어 에 당5 . ,

에 용 지 니 다.

에 트 어업 허가 가 에 어업허1. 24 6 43

가 건 여 업 경우 월 다 월(10 1 1 31

지만 당 다)

지 규 에 어업 허가 가 어2. 26 1 9

역 과 여 어 경우

지 규 에 어업 허가 가 당3. 26 10 12

허가 역 허가 역 역에 업 경우

에 업 역 여 업 경우4. 40

산 원 리 시 에 별 목5. 6 1 1 1 3 2)「 」 ㆍ

사목 여 업 경우4

산 원 리 시 에 어업 별 업 지 역6. 7 1「 」

여 업 경우

산 원 리 시 에 어 사용 지 어업7. 10 2「 」

별 간 역 경우

청 산 원 감 지역 경 여건 등②

여 근 어업 연 어업 어 운 업 등 경 에 어 움 다고,

에 과징 에 그 다1 2 1 .

과징 과 납80 ( ) 청 에 라 과징 과 경79①

우에 당 그에 과징 시 여 과징 낼

것 다.

에 통지 에 납 에 납 통지1 81 30②

내에 과징 꺼 에 내 다 다만 천재지변 그 득 사. ,

그 간에 과징 낼 없 경우에 그 사 가 없어진 내에 내7

다.

에 라 과징 납 과징 낸 에게 고2③

그 납 사실 지체 없 청에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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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징 납81 ( ) 과징 납 산업 동 에, 「 」

우체 다 개. < 2010.11.15>

과징 용도82 ( ) 청 에 라 과징 다 각91 5①

용도 사용 여 다.

어업지도 경비 건 리1. ㆍ

어업 지 지도 계몽 보에 경비2. ㆍ

어업지도 경비 에 근 공 원 지도 단 사 담당공 원3. ㆍ ㆍ

지도 단 근 당 사비ㆍ

어업지도 경비 운 에 등 경비4.

어업지도 단 에 보5. ㆍ

에 라 몰 어 어 어 폭 독6. 100 1 ㆍ ㆍ ㆍ ㆍ

리 처리 비용

에 규 사 에 청 과징 용도 사용비1②

다 다만 다 각 경우에 당 비 에 다. , .

당 사비 징 과징 상1. 1 3 : 100 20

보 다 에 어업 단 여2. 1 5

에 과징 징 경우 그 단 에 지 보 징 과징:

100 30

포상 차83 ( ) 림 산식 에 라 포상92 ( )褒賞①

경우 포상 포상 여 거 포상 과 포상 께 여

다.

에 포상 여 포상 차 등에 여 사1② ㆍ

림 산식 여 고시 다.

84 ( ) 림 산식 에 라 다 각93 1①

시 도지사에게 다.ㆍ

에 어업 허가1. 41 1

에 라 용 에 어업 업신고 어업2. 49 1 41 1 ,

지 어 계 어업허가 취,ㆍ ㆍ

각 에 청3. 95

시 도지사 에 라 다 각 시 청93 1② ㆍ ㆍ ㆍ

에게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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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어업 허가1. 41 2

에 라 용 에 어업 업신고 어업2. 49 1 41 2 ,

지 어 계 어업허가 취,ㆍ ㆍ

각 에 청3. 95

과 에 라 사 처리 시 도지사 시 청1 2③ ㆍ ㆍ ㆍ

매 월 지 그 처리결과 림 산식 시 도지사에게12 31 ㆍ

보고 여 다.

타 경 역85 ( ) 에 통99 3 "

타 경 역 란 본 타 경 역 말 다" .

과태료 과86 ( ) 에 과태료 과 별 과102 1 6

같다.

개[ 2011.4.4]

< 23308 , 2011.11.23>

공포 시 다.



타

Ⅲ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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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회계에 한 특 법

[ 2008.2.29] [ 8852 , 2008.2.29, ]

목1 ( ) 산 결산에 특별 차 규 가 보 업

게 목 다.

비비2 ( ) 가 보 동에 비비 사용과 결산 「

가재 규 에 고 재 다 개. <」

1997.12.13, 1999.5.24, 2006.10.4, 2008.2.29>

시3 ( ) 시 에 여 사 통 다 개. < 1997.12.13>

직< 8852 , 2008.2.29> ( )

시1 ( ) 공포 시 다 다만 생략 에. , ···< >···, 6

라 개 시 에 공포 었 시 도래 지 니

개 각각 당 시 시 다.

2 5 지 생략

다 개6 ( ) ①    지 생략

   산 계에 특 다 과 같 개 다.

산처 재 다2 " " " " .

      지 생략

7 생략



630❚ 타 법.Ⅲ

산회계에 한 특 법 시행

[ 2008.2.29] [ 20720 , 2008.2.29, ]

1 ( ) 산 계에 특 라 다 에 규 가( " " ) 2 "

보 동에 비비 라 가 에 내"

보 집처리 가 에 가 죄 사 동

에 경비 에 시 비 보강과 에

경비 결에 여 결 것 말 다.

개[ 1974.11.23]

비비 사용신청2 ( ) 에 규 비비 사용신청에 어 에2

산 시 지 니 그 용도 비비 다, .

비비3 ( ) 재 규 에 비비 목별

지 니 고 다 개. < 1994.12.23, 1998.2.28, 1999.5.24, 2008.2.29>

지4 ( ) 재 규 에 여 비비 지 에

그 경비 사용 청 에 여 지 여 다 개. <

1994.12.23, 1998.2.28, 1999.5.24, 2008.2.29>

비비사용5 ( ) 규 에 여 지 비비 사용 에 지

만 시 다.

재 그 직< 20720 , 2008.2.29> ( )

시1 ( ) 공포 시 다 다만 에 라 개. , 8

통 시 에 공포 었 시 도래 지 니 통

개 각각 당 통 시 시 다.

지 생략2 7

다 개8 ( ) ①   지 생략

  산 계에 특 시 다 과 같 개 다.

산처 각각 재 다3 , 4 " " " " .

    지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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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회계법

[ 2010.5.17] [ 10289 , 2010.5.17, ]

장1

목1 ( ) 가 계 계 본 사 여 가 계

게 처리 고 재 에 용 고 보 생산 공 것 목, ㆍ

다.

2 ( ) 에 사용 용어 다 과 같다.

란 다 각 목 어 에 당 말 다1. " " .

가 헌 직 그 에 라. ,「 」 「 」

사 원 처 헌 재 사 처 거 리 원 사. , ,

리주체 란 에 라 말 다 에2. " " ( 3 2 .

같다 리 운용 리업 운용업 탁) (ㆍ

다 말 다) .

삭3. <2008.12.31>

용3 ( ) 다 각 계 에 여 용 다.

가재 에 계 특별 계1. 4「 」

가재 에 라 라 다2. 5 1 ( " " )「 」

가 계 원4 ( ) 가 계 다 각 원 에 라 처리 어 다.

가 계 신뢰 도 객 료 빙에 여 공 게 처리 어1.

다.

가 계 재 동 내용과 그 과 게 도 충 보2.

공 고 간단 료 게 처리 어 다, .ㆍ

삭3. <2008.12.31>

계연도5 ( ) 가 계연도 매 월 에 시 여 월 에 료 다1 1 12 3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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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계에 사 등6 ( ) 재 가 계에 사①

고 과 리주체 그 계에 사 리,

다 개. < 2008.2.29>

에 사 에 개 폐지1② ㆍ

에 재 감사원과 여 다 개. < 2008.2.29>

계책 등7 ( ) 그 에 계업①

도 여 계책 여 다.

계책 다 각 업 다.②

에 내 통 등 계업 에 사1. 24

계 결산 에 사2. ㆍ

업 공 원에 지도 감독3. 1 2 ㆍ

그 에 계업 에 여 통 사4.

계책 에 직 지 것③

갈 다.

가 계 도심 원 등8 ( ) 가 계업 과 여 다①

각 사 심 여 재 에 가 계 도심 원 (

에 원 라 다 다" " ) .

가 계 도 그 운1.

가 계 처리 결산 개 폐지2. ㆍ

가 지 단체 공공 공공 운 에3. ( 4「 」

지 규 에 라 지 고시 공공 말 다 간 계 도 연계6 )ㆍ

그 에 가 계 도 운 에 사 통 사4.

원 원 포 내 원 다1 15 .②

원 원 재 지 재 차 고 원,③

감사원 등 계 처 공 원 고 공 원단에 직, 3

공 원과 계업 에 식과 경험 사람 에 재

다.

그 에 원 직과 운 등에 여 사 통 다.④

개[ 2008.12.31]

9 삭 <2008.12.31>

다 과 계10 ( ) 계 특별 계 계 결산에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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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다 에 우 여 용 다.

개[ 2008.12.31]

장 회계처리2

가 계11 ( ) 가 재 동에 생 경 거래 등 생 사실①

에 라 복식 식 계처리 에 가 계( " "

라 다 재 다 개) . < 2008.12.31>

가 계 계업 처리 고 재 상태 재 운 내용②

여 객 과 통 보 도 여 다.

삭 <2008.12.31>③

재 가 계 에 업 통 에 라④

갖 단체에 탁 다 개. < 2008.2.29>

12 삭 <2008.12.31>

장 결 산3

결산13 ( ) 계연도마다 14 15 15① ㆍ

에 라 그 에 계 특별 계 통 결산보고2 (ㆍ

결산보고 라 다 여 다" " ) .

닌 리주체 계연도마다 14 15 15② ㆍ

결산에 다 에 라 에 결산보고2( ) ( "

결산보고 라 다 여 에게 여 다" ) .

경우 운용규 등 고 여 통 에 당

결산보고 에 공 계사 에 계 감사보고 첨 여23「 」

다.

재 계연도마다 결산보고 통 여 가 결산보③

고 가결산보고 라 다 후 심 거쳐 통( " " )

승 다.

후단에 계감사 차 등에 여 사 통2④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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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
개[ 2008.12.31]

결산보고14 ( ) 결산보고 다 각 다.

결산 개1.

결산 결산보고 가결산보고 경우에 지2. (

결산 포 고 결산보고 경우에 지 결산 말 다, )

재3.

가 재 상태.

재 운.

다 산변동.

과보고4.

개[ 2008.12.31]

결산보고15 ( ) 에 결산 개 결산 내용14 1①

여 산 집 결과 재 운 내용과 재 상태 게,

도 여 다.

에 결산 산 운용계 과 같14 2②

에 라 그 집 결과 여 여 다 경우 체 사.

통 다.

에 재 가 계 에 라 여 다14 3 .③

에 과보고 가재 에 과계 에14 4 8④ 「 」

과목 그에 실 비 여 여 다.

개[ 2008.12.31]

결산보고15 2( ) 에 결산14 2 (①

지 결산 다 에 다 각 가 첨 어 다) .

계 비 결산1.

계상 사업집2.

체경비 사용3.

월4.

시 월비 집5.

업특별 계 운용6.

지 결산7. ( )性認知

비 사용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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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재 에9. 53 2「 」

고 리 에 재 시차10. 32 1「 」

운용

그 에 통11.

지 결산에 다 각 가 첨 어 다 개. <②

2010.5.17>

재원 실1.

지 결산2.

그 에 통3.

가결산보고 결산에 에 에 다 각1 2③

가 첨 어 다.

통 재 지1.

통 계 운용 사용2.

에 재 에 다 각 가 첨 어 다14 3 .④

가채 리보고1.

가채 리 에 가채 재 보고2. 36「 」

그 에 통3.

에 지 결산 에 지 결산1 7 2 2⑤

에 체 사 통 다 개. < 2010.5.17>

본 신[ 2008.12.31]

비비 사용16 ( ) 비비 사용①

여 다.

재 에 비비 사용 통 여 비비 사용1②

여 다.

개[ 2008.12.31]

17 삭 <2008.12.31>

18 삭 <2008.12.31>

19 삭 <2008.12.31>

20 삭 <2008.12.31>

21 삭 <2008.12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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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 삭 <2008.12.31>

23 삭 <2008.12.31>

장 보4

내 통24 ( ) 계처리 여 결산보고 신뢰①

평가 여 계책 여 에 사 리 감독 등ㆍ

내 통 게 여 다 개. < 2008.12.31>

에 내 통 여 차 여1②

다.

에 차 에 본 사 재 감사원과2③

여 다 개. < 2008.2.29>

계 비25 ( ) 과 리주체 통

에 라 계 비 고 사 리 여 다, .ㆍ

계처리 결산보고 에 감독26 ( ) 재 가 계업①

게 리 여 경우에 통 에 라

공 원 여 계처리 결산보고 에 실지 지도 사

게 다.

재 결산보고 게 도 결산에 지②

여 각 에게 통보 다.

재 가결산보고 여 료 계③

에게 다.

개[ 2008.12.31]

계 계공 원 등27 ( ) 재 가 계업

상시키 여 통 에 라 계 계공 원 등에

실시 다 개. < 2008.2.29>

계 계공 원 등 책28 ( ) 계 계공 원 등 책 에 여 다

에 다.



국가회계법❚637

< 10289 , 2010.5.17>

시 공포 시 다( ) .①

지 결산 첨 등에 용 과 개 규( ) 15 2 2 5②

계연도 지 결산 용 다201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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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회계법 시행

[ 2011.1.28] [ 22641 , 2011.1.28, ]

목1 ( ) 가 계 에 사 과 그시 에 사 규「 」

목 다.

계책 업 등1 2( ) 가 계 라 다( " " ) 7 2① 「 」

에 통 사 란 다 각 사 말 다4 " " .

에 결산보고 같 에 결산1. 13 1 2

보고 에 사·

계업 에 운 등에 사2.

재 동 과 리에 사3.

그 에 계업 에 여 재 사4.

재 가 계 도 개 등 여 다고 경우②

에 에 계책 견 듣거 견 청 다7 .

본 신[ 2011.1.28]

가 계 도심 원 운2 ( ) 에 가 계8 1①

도심 원 에 원 라 다 원 다 각 사람( " " )

다 개. < 2011.1.28>

감사원 공 원 고 감사공 원단에 공 원 에 감사원1. 3

천 사람 1

재 공 원 고 공 원단에 공 원 에 재2. 3

사람 내2

공 원 고 공 원단에 공 원 에3. 3

천 사람 1

공 계사 격 가진 사람 계 단체 천 재4.

사람 1

공공 계 업 에 상 근 경험 사람5. 10

재 사람 1

에 계 재 등 공 고 연 에6.

상 에 상당 직에 상 재직 고 거 재직 사람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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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사람 내8

원 원 원 업 다, .②

지 규 에 라 원 다1 4 6 2 .③

원 득 사 직 없 경우에 원 미리 지④

사람 그 직 다.

원 심 여 다고 경우에⑤

원 운 다· .

원 다고 경우에 계 공 원 계 가⑥

에 참 게 여 견 들 다.

원 에 원 사 처리 간사 간사 재 공1 ,⑦

원 에 원 지 다.

지에 규 사 에 원 운 에 사1 7⑧

재 다.

가 계 에 업 탁2 2( ) 재 11 4①

에 라 다 각 업 에 가 계 에11 1 (

가 계 라 다 에 다고 어 재 지" " )

고시 단체에 탁 다· .

내 가 계 에 사연 업1. ·

가 계 에 라 재 용 재 개 용에2.

업

가 계 개 에 결산보고 같3. 13 1 ,

에 결산보고 같 에 가결산보고 에2 3

업

그 에 가 계 에 업 재 업4.

각 업 탁 단체에 지 감독에 사1 ·②

재 다.

본 신[ 2011.1.28]

계 에 계감사3 ( ) 후단에 통13 2 "①

에 당 란 직 계연도 운용규 가 천억원 상" 5

말 다.

후단에 라 결산보고 에 계 감사보고 첨13 2②

여 리주체 매 월 말 지 계감사 뢰 계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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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다 경우 리주체가 계 과 공 계사. 33「 」

각 어 에 당 계에 경우 그 계1

니 다.

에 라 계 연 개 계연도에 계감2 3③

사 업 사 공 계사 에 사 말 다 에게 그( 26 1 )「 」

다 연 개 계연도 든 간 동 당 계감사 업 게3

없다.

에 라 계 그 공 계사 공 계사2 ( 26 3④ 「 」

에 공 계사 말 다 에 계감사 업 보)

에 동 보 에게 당 연 개 계연도에 계감사 업3

게 경우 그 다 계연도에 그 보 상 체 여, 3 2

다.

리주체가 에 라 계 경우에 내에 그 내용2 14⑤

재 에게 통보 여 다.

재 에 라 통보 계 후단5 2 , 3⑥

지 니 경우에 리주체에 여 계 다시4

도 다.

재 에 라 계 과 리주체가2 13⑦

후단에 계감사 실시 지 독립 지 재 신뢰2

지에 사 다.

후단에 감사보고 에 감사 감사 견 포13 2⑧

어 다.

결산보고4 ( ) 에 결산에 다 각14 2①

사 시 여 다.

에 다 각 목 사1.

가 산.

체 등 감.

다 산.

라 징 결.

마 납.

납결.

사 미 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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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다 각 목 사2.

가 산.

도 월.

다 비비 사용.

라 용 등 감.

마 가재 에 과 지. 53「 」

산.

사 지.

다 연도 월.

용.

에 지 결산에 다 각 사 시 여14 2②

다.

에 다 각 목 사1.

가 당 계.

계.

다 징 결.

라 납.

마 납결.

미 납.

지 에 다 각 목 사2.

가 당 지 계.

지 계.

다 도 월.

라 지 계.

마 지.

다 연도 월.

사 용.

결산보고 등5 ( ) 각 15①

에 계 비 결산 그 계 비 연 지2 1 1 ( )年賦額

연도 결산보고 께 여 다.

에 지 결산 같15 2 1 7 ( ) 2 2性認知②

에 지 결산 에 다 각 내용 포 여 다 개. <

2011.1.2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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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결산 지 결산 개1.

지 산 지 집 실2.

평등 과 평가3.

그 에 재 사4.

에 통 란 운용계 변15 2 2 3 " "③

경내용 말 다 개. < 2011.1.28>

에 가채 리보고 가15 2 4 1④

채 다 각 같다

채1.

차2.

고채 담3.

에 통 란 다 각15 2 4 3 " "⑤

말 다 개. < 2011.1.28>

재산 에 재산 리운용보고1. 69「 」

리 에 리운용보고2. 21「 」

계 비6 ( ) 에 라 과 리주체 고25 「

리 시 지에 규 계 비 고92 95 ,」

사 리 여 다· .

실지 지도 사7 ( ) 에 라 계처리 결산보고 에26 1

실지 지도 사 사람 그 신 시 지니고 보여( )實地

주어 다.

계 계공 원 등에 실시8 ( ) 재 에 라27①

계 계공 원 등에 실시 여 가 계 훈 계 (

에 가 계 훈 계 라 다 립시 다" " ) · .

재 다고 경우에 계 계공 원 등에②

단체에 탁 여 실시 다.

각 계 계공 원 등 훈 사 고 계③

계공 원 등 당 훈 에 참여 도 여 다.

재 각 훈 에 참여 계 계공 원④

등 훈 목 과 달 도 훈 상 지도감독·

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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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에 규 사 에 가 계 훈 계 립1 4⑤

시 등에 사 재 다.

본 신[ 2011.1.28]

< 22641 , 2011.1.28>

공포 시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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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리법

[ 2011.10.5] [ 10526 , 2011.4.4, ]

장1 개< 2011.4.4>

목1 ( ) 고 리에 사 고

고 게 리 도 목 다.

개[ 2011.4.4]

2 ( ) 에 사용 용어 뜻 다 과 같다.

고 란 다 각 목 산 말 다1. " " .

가 계 등에 라 가 납 거. ( 3 1 2

에 말 다 같다 에 납 든 과 같 가. )

가지 것 통 것 등 라 다( " " )

지 에 라 가가 징 지 비 같 에. 68 71「 」

라 지 납 지 시 보 등

다 에 라 달 등. 32

라 에 라 고 운용 목 취득 산. 34

란 등 가목에 고 납 거 에 납2. " " 1

것 말 다.

지 란 산 가재 에 운용계 운용계3. " " ( " "「 」

라 다 집 에 라 고에 등 지 것 말 다) .

란 가재 에 말 다4. " " 6 .「 」

개[ 2011.4.4]

용3 ( ) 다 각 계 에 용 다.①

가재 에 계 특별 계1. 4「 」

가재 에 라 리 운용2. 5 1「 」 ㆍ

리 운용 업 탁 경우 포 다 다만( ) . ,

공공 목 재원 달 등에 비 어 고 리 것,

지 니 다고 통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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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여 지 규 용7 , 18 , 28 , 30 33②

지 니 다 다만 공공 리 에 공공 리 에. , 2「 」

여 용 다31 .

개[ 2011.4.4]

4 ( 고 리 원 ) 고 다 각 건에 도 리 여 다.

고 계 에 라 고 게 리 것1.

고 에 지 도 것2.

고 지 니 에 운용 것3.

고 지 등과 사 신 고 게 리 것4. ㆍ

개[ 2011.4.4]

납 계연도4 2( ) 계연도에①

납에 사 다 연도 월 지 결 여 다2 10 .

과 계연도 통 다.②

개[ 2011.4.4]

납공 원 직4 3( ) 납공 원 각 그①

공 원 다.

납공 원 에 에 라 납 보 여 다.② ㆍ

에 납공 원 에 직 지 것1③

갈 다.

개[ 2011.4.4]

장 입2 개< 2011.4.4>

징 납 원5 ( ) 에 에 라 징 거

납 여 다.

개[ 2011.4.4]

과 리6 ( ) 재 징 납에 사

고 그 징 납에 사 리 다 개, . <

2008.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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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 사용 지 등7 ( ) 다 에 특별 규

경우 고 그 고에 납 여 직 사용 지 못

다.

개[ 2011.4.4]

체경비8 ( ) 가재 에53 1① 「 」

체경비 그 보 에 지 다.

에 체경비 별도 계처리 여1②

체경비 징 과 체경비 납공 원 다.

체경비 징 과 체경비 납공 원 그 사 처③

리에 여 징 납공 원에 규 에 다.

개[ 2011.4.4]

징 사 등9 ( ) 통 에 라①

공 원에게 그 징 에 사 다.

에 라 징 에 사 공 원 징1 ( "②

라 다 니 징 없다" ) .

에 징 에 사 에1③

직 지 것 갈 다.

개[ 2011.4.4]

징10 ( ) 징 징 경우에 사 결ㆍ

여 납 그 채 납 등 라 다 에게 납( " " )

고지 여 다 다만 납 등 계 등에 에. ,

납 고지에 지 니 고 납 경우에 징 사 결ㆍ

납 고지 니 다.

개[ 2011.4.4]

납 고지 달11 ( ) 징 납 등 신청 경우 납①

고지 보통신망 용 여 달 달 라 다 다( " " ) .

재 에 라 달업 통1②

사 등 여 게 다.

납 고지 달 납 등 에 라 달업2③

사 등 달 라 다 에 신청 여 다( " " ) .

재 달업 가 달에 시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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갖 어 달 지 신청 경우에 지 여 다.

재 달 지 가 에⑤

거 재 사 달업 계 여

것 당 지 니 다고 경우에 그 지 취 다.

재 에 라 달 지 취 청5⑥

여 다.

달 에 납 고지 달신청 달 그,⑦

에 달 업 처리에 비용 통 에 라 지

다.

납 고지 달에 사 통 다.⑧

개[ 2011.4.4]

납12 ( ) 납 납공 원 납공 원( " "①

라 다 니 납 없다 다만 에) . , ( "「 」

라 다 고 업 산 에 특" ) ( 3「 」

별 계 납사 통 사 등에 취 게

경우에 그 말 다 같다 에 납사 취 게 경우에 그러. )

지 니 다.

에 라 납공 원 납 에 지체 없 그1②

납 고 에 납 여 다.

개[ 2011.4.4]

징 과 납 립13 ( ) 징 납공 원 직 겸

없다 다만 통 특별 사 가 경우에 직 겸. ,

다.

개[ 2011.4.4]

지 연도14 ( ) 납 결 연도에 연도 에

편 여 다.

과 납15 ( ) 과 납 경우에 산 운①

용계 에 계없 통 에 라 여 다.

에 라 과 납 여 경우에 통1②

에 라 지 여 다 다만 다 에 과 납 에. ,

지 에 여 특별 규 경우에 그 에 에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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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[ 2011.4.4]

16 ( ) 납 에 라

에 산 운용계 에 계없 통 에 라

여 다.

개[ 2011.4.4]

가가 징 지 비 납16 2( ) 지 에 라 가가 징68「 」

지 비 같 에 라 지 납 경우에 산71

과 계없 통 에 라 납 여 다.

개[ 2011.4.4]

납 고지에 보 공17 ( ) 통

에 라 재 에게 납 고지에 보 고 납 그 리

여 보 공 여 다.

개[ 2011.4.4]

사용18 ( ) 업 산 에 특별 계3 7 12① 「 」

에도 고 사용 고에 납 에 미리 사용 고 지2 (

체납 말 다 같다 운용 다. ) .

에 라 사용 운용 여 사용 납1②

사용 납공 원 다.

사용 통 사 등 사등 라 다 에( " " )③

여 리 다.

사용 운용에 사 통 다.④

개[ 2011.4.4]

장 지 출3 개< 2011.4.4>

지 과 리19 ( ) 재 지 에 사 고,

그 지 원 고 지 원 계 그(

말 다 같다 지 에 사 리 다. ) .

개[ 2011.4.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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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원20 ( ) 지 원 가재「

에 라 산 운용계 에 여 다43 .」

개[ 2011.4.4]

지 원21 ( ) 통 에 라①

공 원에게 여 지 원 게 다.

에 지 원 에 직1②

지 것 갈 다.

개[ 2011.4.4]

지 차22 ( ) 에 라 공 원21 ( "①

재 라 다 그 산 운용계 에 라 지 경우" )

에 통 에 라 공 원 지( "

라 다 에게 지 원 계 보내 다" ) .

지 에 직 지 것②

갈 다.

지 원 에 라 지 지 경우에 통③

에 라 채 에 에 라 고 지 사 탁 여 처

리 채 등 라 다 계 체 여 지 여 다( " " ) .

지 보통신 그 가 사 에3④

지 없 경우에 통 에 라 등 채 에게 직

지 다.

에 지 에 지 별 월별1 3 4 30 6⑤ ㆍ

계 에 여 다.

개[ 2011.4.4]

지23 ( ) 지 채 등 취 경우 에 지

없다 다만 납공 원에게 경우에 그러 지 니 다. , .

개[ 2011.4.4]

운 경비 지24 ( ) 그 공 원①

운 드 경비 그 질상 에 규 차에 라 지 경우22

업 에 지 가 우 가 경비 운 경비 라 다( " " )

납공 원 여 지 지 게 다.

에 라 운 경비 지 납공 원 운 경1 ( "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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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납공 원 라 다 통 에 라 에 라" ) 1

에 지 원 다.

운 경비 운 경비 납공 원 니 지 없다.③

운 경비 납공 원 운 경비 사등에 여 리 여④

다.

운 경비 납공 원 운 경비 지 경우에 매 드⑤

여신 업 에 신용 드 통 에( 2 3「 」

라 운 경비 지 여 사용 것 말 다 같다 사용. )

여 다 다만 경비 질상 매 드 사용 없 경우에 통. ,

에 라 지 등 지 다.

운 경비 지 차 매 드 사용 등에 사,⑥

통 다.

개[ 2011.4.4]

계연도 시 운 경비25 ( ) 그①

공 원 운 경비 경우에만 계연도가 시 에

운 경비 납공 원 여 지 지 게 다.

재 에 라 계연도가 시 에1②

계연도 시차 고 에 시차 다.

계연도가 시 운 경비 에 사 통③

다.

개[ 2011.4.4]

과 개산26 ( ) 지 운 용 료 공사 용역 계, ( ),傭船料 ㆍ ㆍ

가 그 에 통 경비 그 질상 미리 지 지 니 거 개,

산 여 지 지 니 당 사 사업에 지 가 우 가 경( )槪算

비 경우에 미리 지 거 개산 여 지 다.

개[ 2011.4.4]

지 과 납 립27 ( ) 재 지 납공 원 직,

겸 없다 다만 경우에 통 에 라 지 과. ,

납공 원 직 겸 다.

개[ 2011.4.4]

지 연도 지28 ( ) 지 연도에 채 지 지 니 경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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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도 산에 지 그 경비가 연도 당 과목 가운 쓰,

지 니 과 지 못 다 다만 경비 질상 지 가 다고 통. ,

경비 다.

개[ 2011.4.4]

지 납29 ( ) 지 납 경우에 통①

에 라 각각 그 지 과목에 납 여 다.

납 결 연도에 지 납 경우에 에도 고1②

연도 에 편 여 다.

개[ 2011.4.4]

장 자 리4

계30 ( ) 산 립 지 망과 그 에① ㆍ

납에 사 고 월별 계 여 재

에게 여 다.

재 에 계 여 월별 계 다1 .②

에 라 월별 계 에 라 월별 계2③

여 매월 재 에게 여 다.

재 에 라 월별 계3④

여 월별 계 고 에 통지

여 다.

재 상 다고 경우에 에4⑤

월별 계 다 경우 재 당.

에 통지 여 다.

에 라 월별 계 통지 에4 5⑥

그 지 별 월별 계 통지 여 다.

지 규 에 계 에 사1 6⑦

통 다.

개[ 2011.4.4]

고 통 리 등31 ( ) 재 고 납상 다고①

에 각 계 계 도 월 과 계 여 포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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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통 계 계 산 통)

리 다 경우 당 계연도에 각 계 계 과 통 계.

고 지 과 통 계 고 과 여 니

다.

에 라 고 통 리 경우에 에 통 계1②

여 다.

재 고 상 다고 에 산 운③

용계 집 에 지 주지 니 에 에 통 리 지1

니 계 계 에 통 계 통 계 라 다 공공, 2 ( " " )ㆍ 「

리 에 공공 리 산 운2」

용계 상 탁 다 경우 그 탁 당 계연도.

상 여 다.

에 통 리 상 탁에 사 통1 3④

다.

개[ 2011.4.4]

달32 ( ) 가 고 납상 에 에 재33①

시차 그 에 통, ,

달 다.

에 라 달 그 계연도 상 여 다1 .②

에 달 고 각 계 계 통 계 에1 (③ ㆍ

포 계 계 다 에 같다 통 계 별. 4 ),ㆍ

계연도마다 결 다.

에 각 계 계 통 계 담1 ,④ ㆍ

재 달 다 다만 통 계 달 비용. , 34

에 우 충당 고 그 계가 담 다2 , .

개[ 2011.4.4]

재 등33 ( ) 재 계 특별 계 에 라(①

시차 것만 당 다 담 재 다) .

재 공개시 에 다 다만 다고 에 사. ,②

등 업체 보험 사 그 에게 매각 다, , , .

재 만 상 상 건 등에 사 재, ,③

여 공고 다.



국고 리법❚653

재 다( ) .無記名④

재 채 청 에 여 지 니 고 등 다.⑤

경우 등 재 재 에 질 그 사실 등

지 니 그 에게 없다3 .

재 거 다( ) .額面⑥

재 상 청 만 상 지 간 사 지 니 시5⑦

다.

재 상 에 사 통 다.⑧

개[ 2011.4.4]

고 운용34 ( ) 재 고 납에 지 없다고①

에 통 계 산 에 다 각 어

운용 다.

공채 통 에 라 통 매매1. 「 」

통 사 등에 단 여2.

본시 과 업에 에 사 사3. 「 」

가 채 매매

그 에 통 가 매매4.

재 에 통 계 운용 생1②

산 에 다 각 용도 사용 다.

단 에 통 계 달 비용 지1. 32 4

그 에 고 운용에 경비 지2.

통 계 에 포 지 니 계 계 리 그③

계 계 고 에 여 운용 다1 2 .

그 여 운용계 에 계 에④

운용 다.

에 고 운용에 운용1 3 4⑤ ㆍ

통 계 각 계 계 다, .

통 계 고 운용 계처리 여 에 고 운용계⑥

다.

고 운용에 사 통 다.⑦

재 통 계 고 운용에 사 매 에 보고 다.⑧

개[ 2011.4.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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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보5 개< 2011.4.4>

보35 ( ) 에 지 니 고 고

보 없다.

개[ 2011.4.4]

고 납 등36 ( ) 고 등 라( " "①

다 통 에 라 고 납 사 취 여 다) .

등 재 에 라 사등 여②

등 리 여 고 납 사 취 도 다.

에 라 등 고 통 에 라 가1③

다.

등 그 취 고 납에 여 감사원 검사 다.④

⑤ 등과 에 라 등 리 사등 고 납2 ㆍ

보 에 여 가에 경우 상책 에 여 민 과 상「 」 「 」

용 다.

개[ 2011.4.4]

고 리업37 ( ) 징 재 지 에, , , 18 2

사용 납 납공 원 그 에 통 계 계 공 원, ,

과 등 통 에 라 갖 어 고 고 리

에 사 여 다.

개[ 2011.4.4]

보고 계산38 ( ) 통 에①

라 고 리에 보고 여 재 에게 여 다.

징 재 지 사용 납 납공 원 그 에 통, , , , ,②

계 계 공 원과 등 통 에 라

고 리에 보고 여 재 감사원,

에 여 다.

납공 원 등 통 에 라 그 납③

지 에 여 징 지 에게 보고 여 다.

징 재 지 사용 납 납공 원 감사원, , ,④

에 라 고 리에 계산 여 재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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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에 여 다.

개[ 2011.4.4]

고 리에39 ( ) 고 리에

에 재 과 여 다.

개[ 2011.4.4]

계 계 공 원 리40 ( ) 다고①

에 통 에 라 공 원에게 징 재 사

리 게 거 그 어 맡게 다.

그 공 원 다고 에 통②

에 라 지 사용 납 납공 원 사,

리 거 그 어 맡 공 원 다.

과 에 징 재 지 사용 납1 2 , ,③

납공 원 사 리 에 직

지 것 갈 다.

개[ 2011.4.4]

계 계 공 원 특41 ( ) 다고 에①

통 에 라 다 공 원에게 징

재 사 거 다 공 원 지

납공 원 다.

에 징 재 사 지 납공1②

원 다 에 직 지 것 갈

다.

개[ 2011.4.4]

지 단체 등에 고 리사 취42 ( ) 가 통①

에 라 고 리에 사 지 단체 공 원 공공, 「

운 에 에 공공 공공 라 다 사등( " " )」

직원 여 취 게 다.

에 라 고 리에 사 취 지 단체 공 원과 공1②

공 사등 직원에 여 다 고 리에

그 사 취 에 규 용 다.

개[ 2011.4.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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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사43 ( ) 통 에 라 그①

지 에 사 다 공 원에게 다.

에 라 사 집 계 계 공 원 통1②

에 라 재 다.

개[ 2011.4.4]

재 등에 사 탁44 ( ) 재 에 재33

상 에 사 에 고 운용에 사34

재에게 탁 다.

개[ 2011.4.4]

계 계 공 원 재 보45 ( ) 징 재 지 사용, , ,①

납 납공 원 그 에 통 계 계 공 원 통, ,

재 보 없 그 직 담당 없다.

에 재 보 과 경비 가가 담 다1 .②

개[ 2011.4.4]

업 처리 보46 ( ) 재 에 고 리업 원①

여 경우 통 에 라 보통신매체

그램 등 개 여 사용 게 다.

에도 고 에 라 고 리업 처리1②

보통신매체 그램 등 개 여 사용 다 경우 재.

감사원과 거쳐 다.

개[ 2011.4.4]

고 계산47 ( ) 고 지 에 원 미만 가10①

에 그 계산 지 니 고 원 미만 에도 그 계, 10

산 지 니 다 다만 통 경우에 그러 지 니 다. , .

과 산 원 미만 가 계산 지 니1②

다.

지 단체 그 에 통 공공단체 공공 경우에,③

용 다 다만 산업 에 산업 등1 2 . , 「 」

통 공공 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개[ 2011.4.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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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10526 , 2011.4.4>

시1 ( ) 공포 후 개월 경과 시 다6 .

과 납 에 용2 ( ) 개 규 시 후15 2

과 납 용 다.



658❚ 타 법.Ⅲ

고 리법 시행

[ 2011.12.21] [ 23383 , 2011.12.21, ]

장1

목1 ( ) 고 리 에 사 과그 시 에 여 사「 」

규 목 다 개. < 2005.6.30>

2 ( ) 에 사용 용어 다 각 같다 개. < 2003.12.30,

2005.6.30, 2008.12.31>

1. 업특별 계라 업 산 규 에 특별 계 말 다" " 3 .「 」

지 원 라 재 산 계 비 고채 담2. " " ㆍ ㆍ

운용계 에 라 지 원 계 등 것 말 다.

지 원 라 운 경비 납공 원 지3. " " 「

고 리 라 다 규 에 운 경비에( " " ) 24 1」

거 고 운용계 납 고 에 여 지 원

것 말 다.

계 라 규 에 라 고 여4. " " 86

에 것 말 다.

삭5. <2005.6.30>

공채 라 채 가 그 원리 상 보 채 지 단체6. " " ,

가 채 말 다.

과 동 가 가지 고3 ( ) 가목에 통2 1 "

것 란 다 각 에 당 것 말 다 개" . < 2003.12.30, 2005.6.30,

2008.12.31, 2011.9.29>

규 에 라 고 등 라 다1. 12 ( " " )

에 납 가

규 에 라 사등에 고2. 32 5

규 에 라 고 에 탁 가3. 85

에 납 에 시 각 에 규4. 1 1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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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체 보험에 규 에 우체5. 18「 ㆍ 」

우체 보험 특별 계 규 에 우체 보험 립6. 4「 」

업 산 규 에7. 13「 」

계연도4 ( )ㆍ 규 에4 2 2①

계연도 다 과 같 다.

납 가 그 납 말 연도 다만 그 납 말1. . ,

계연도 내에 납 고지 지 니 에 그 납 고지

연도 다.

시 납 고지 것 그 납 고지2.

연도

시 납 고지 지 니 것 그3.

연도

② 규 에 계연도 다 과 같 다4 2 2 .

채 차 원리 연 등 그 지 연도1. ,

각 결 보 상 등 그 지 결 연도2. ㆍ ㆍ

여 여비 료 등 그 지 여 사실 생 연도3. ㆍ ㆍ

사용료 보 료 료 등 그 지 원 사실 간4. ㆍ ㆍ

연도

공사비 비 건매 가 운 등과 보 등 상 가5. ㆍ ㆍ ㆍ

료 후에 지 것 그 지 연도

그 경비 고 고 체6.

연도

본 신[ 2005.6.30]

장 출납 리 한2

납5 ( ) 에 납공 원 납공 원 라4 3 ( " "①

다 매 계연도 당 계연도 말 지 납 여 다 개) . <

2005.6.30, 2008.9.26>

등 매 계연도 당 계연도 말 지 납 여 다.②

다만 다 각 어 에 당 경우에 다 계연도 월 지, 1 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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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 다 개. < 2008.9.26>

납공 원 당 계연도에 납 에 라1. 12 2

등에 납 경우

지 에 가 어 징 납 경우2.

계 상 간 고 체 여 납 경우3.

에 사용 사용 라 다 지4. 18 1 ( " " )

체납 경우

지 지 지6 ( ) 에 지 매 계연도22 1①

경비 당 계연도 말 지 지 여 다 다만 다 각 어 에. ,

당 경우에 다 계연도 월 지 지 다 개1 15 . < 2008.9.26,

2009.12.7>

계 상 간 고 체 여 지 경우1.

사용 지 체납 여 지 경우2.

에 라 재 거 시차 여3. 32 1

달 같 에 라 그 계연도 내 상 경우2

에 운 경비 납공 원 매 계연도 경비 당24 2②

계연도 말 지 지 여 다 다만 당 계연도에 사용 매 드. ,

에 매 드 말 다 같다 사용 지( 24 5 . )

경우에 다 계연도 월 지 지 다 개1 15 . < 2008.9.26>

등 매 계연도 경비 당 계연도 말 지 지 여 다.③

다만 단 에 당 경우에 다 계연도 월 지 지, 1 1 15

다 개. < 2008.9.26>

지 납7 ( ) 규 에 라 미 지 고 당29 1

지 과목에 납 고 경우에 당 계연도 말 지 납 여 다.

다만 운 경비 납공 원 운 경비 납 경우에 다,

계연도 월 지 납 다1 15 .

장 입3

징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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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 지8 ( ) 규 에 라9 1①

징 에 사 경우에 그 에게 여 다 다.

만 가 다고 경우에 그 공,

원에게 다.

규 에 라 사 여 징 지1②

에 그 사실 재 감사원 등에 통지 여 다 개. <ㆍ

2008.2.29>

납 고지9 ( ) 규 에 납 고지 동 본 규 에10

납 등 납 등 라 다 에 여 과목 납( " " ) ㆍ ㆍ

납 납 그 재 사 재 ( "

납 고지 라 다 여 다 다만 납공 원에게 시 납 도" ) . ,

경우에 말 고지 다 개. < 2008.2.29>

납 고지 달10 ( ) 에 통11 2 "①

사 등 란 에 사등 재" 11 2 11

에 달 달 라 다 지3 ( " " )

말 다 개. < 2008.2.29, 2008.9.26, 2011.9.29>

재 달업 고 가 달에 시②

갖 어 달 지 신청 경우에 지 지,

가 거 재 사 여 그 업

계 것 당 지 니 다고 경우에 그 지 취

다 개. < 2008.2.29, 2008.9.26>

징 납 등 에 라 납 고지 달11 3③

신청 경우에 에 보통신매체 그램 지 산46 ( "

계시 라 다 용 여 납 고지 달 에 고" )ㆍ

달 여 납 등 우편주 에 달 도 여

다 개. < 2007.10.16, 2008.9.26>

에 라 납 등 달 에 납 고지11 3④

달 신청 경우에 다 각 사 재 포 다( )

여 다 개. < 2008.2.29, 2008.9.26>

신청 주민등 등 사1. ( )

주 본 재지 사업 재지2.

달 가 우편주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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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에 재 사4.

달 달업 단 고 경우에 단 개1⑤

월 에 그 뜻 재 에게 통지 고 에게 공고 여 다 경우, .

에 달 신청 에게 개별 통보 여 다 개11 3 . <

2008.2.29, 2008.9.26>

달 달 지 취 거 달업⑥

단 경우에 납 고지 달 여 납 등 공 개

보 그 보처리 등에 삭 폐 여 다 개. < 2008.9.26>ㆍ

에 라 달 에 지 비용11 7⑦

각 달 달건 별 지 그 비용산 지 등에,

여 사 재 다 개. < 2008.2.29, 2008.9.26>

에 납 고지 달에 여 본 에⑧ 「 」

다 개. < 2005.6.30>

사 등11 ( ) 단 에 통12 1 "①

사 등 란 다 각 어 에 당 말 다 개" . < 2005.6.30,

2007.10.16, 2008.9.26, 2010.6.29, 2010.11.15, 2011.9.29>

같 에 라 다1. 2 1 2 5 ( " " )「 」

체신2.

신용 동 에 신용 동3. 「 」

새마 고 에 새마 고연4. 「 」

상 에 상5. 「 」

산림 에 산림6. 「 」

에 통 사 등 란 에18 3 " " 1 ,②

본 에 납 고 납, 46 2「 」

사등 라 다 말 다 개( " " ) . < 2008.9.26, 2011.9.29>

목개[ 2011.9.29]

납 고지에 보 공12 ( ) 규 에 라 그17

에 납 고지에 보 다 각 보 지 산 계시ㆍ

용 여 재 에게 공 여 다 개. < 2005.6.30, 2007.10.16,

2008.2.29>

과목1.

납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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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3.

납 등 실 주민등 사업 등4. ( ) ( ㆍ

가가 시 규 에 고 말 다8 2 )「 」

납 고지5.

징 계6.

그 에 재 사7.

납 고지 등13 ( ) 징 에 라 납 고지9 10①

고 에 계 당 계 등에 납 여진 경우

고 고지 내 에 납 여 고지 여15

다 다만 단 경우에 그러 지 니 다 개. , 9 . < 2008.9.26>

징 계 당 계 등에 에 라 납②

여진 납 고지 에 납 개시 에 납 고지5

여 납 등에게 여 다 개. < 2008.9.26>

에 납 공 근 에 에1③ ㆍ 「 」

근 경우에 그 다 납 다 개. < 2008.9.26>

보통신매체 용 여 납 경우에 어 에1④

납 에 보통신매체 그램 그 득 사,

여 지 산 계시 에 가 생 여 납 가 가 에ㆍ

그 가 복 어 납 가 가 게 다 납 다.

개< 2007.10.16, 2008.9.26>

납2

납공 원 납 차14 ( ) 규 에 납12 1①

공 원 납 에 당 납 에게 고 재,

에 라 징 에게 납내역 통지 여 다 개. < 2008.2.29>

규 에 고 에 납12 2②

경우 그 납 에 운 경비에 차감 고 당 운 경

비 운 경비 납공 원 여 운 경비 차감

등에 납 게 다.

등 납 차15 ( ) 등 규 에 라( 36 2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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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리 여 고 납 사 취 사등 포 다.

에 같다 납 에 당 납 에게 고)

재 에 라 징 에게 납내역 통지 여 다 다만. ,

당 납 가 보통신매체 용 여 납 경우에

지 니 다 개. < 2008.2.29, 2011.9.29>

규 에 납 고지 에 재 납 다 규 에9②

납 등 경우에 납 그 다 지

납 다.

계 겸직16 ( ) 원 과 여 동 그 직 겸 여

득 사 가 경우에 단 단 규 에 라13 27

징 과 납공 원 직 지 과 납공 원 직 각각 동

겸 게 다.

과 납 의 반환 등3

과 납 등17 ( ) 징 규 에 라 과 납 과15 (①

납 에 포 다 같다 고 경우에 과 납. )

과목 연도 과 납 등 여 과 납 결 고 그,ㆍ

결과 지체없 과 납 에게 통지 여 다 개. < 2011.9.29>

징 규 에 라 과 납 결 에1②

등에 과 납 지 여 다.

과 납 그 차 등에 여 규 용 다28 .③

경우 징 규 에 지 본다26 1 .

내지 규 징 규 에 라1 3 16④

경우에 용 다.

과 납17 2( ) 본 에 다 각15 2

에 다 지 간에 본 시 30「 」

에 용 여 계산 다2 .

착 납 납 그 에 신청 등 납 가 못 었1. ,

어 경우 과 납 납 다만 그 납 상 여: . , 2

납 것 에 그 마지막 납 과 납 마지막에 납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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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경우에 그 지 납 여 계산 각

납 다.

게 납 후 계 개 어 경우 당 시2. :

게 납 후 납 감 어 경우 그 감 결3. :

게 납 후 사업계 등 변경 납 에게 책 사 허4. ,

가 등 취 그 에 에 사 여 경우 당:

처 결

본 신[ 2011.9.29]

등 과 납 통보18 ( ) 등 규 에 라 과17

납 거 에 그 결과 계처리 고

사실 당 징 에게 통지 여 다.

가가 징 지 비 납 차18 2( ) 에 지16 2①

비 납 납 업 리 여 에 지 비 계

다.

징 지 비 징 다 달 지 지 비 계15②

체 도 에 청 고 재 징 청

청 에게 여 다.

청 징 지 비 징 여 에 라 지2③

비 계 체 도 에 청 경우에 그 징 청 에

게 다.

청 징 징 에 라 청( 3④

징 포 다 여 지 비 납 결 고 그)

지 에 지 비 납 리 에게 납 도71「 」

에 청 여 다 개. < 2010.6.29>

청 징 지 비 징 과 여⑤

경우에 지 비 계 에 그 과 에 당

징 계 체 도 에 청 여 다.

징 청 에 라 에 체2 , 4 5⑥

납 청 에 재 사 재 여 청 여

다.

에 라 체 납 청 지체2 , 4 5⑦

없 취 고 그 결과 징 청 에게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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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 에 지 지 용 지 니 다6 .

청 에 지 비 계 에 체 납 업1⑧

여 공 원 에 지 비 계 납 과 지 비 계 납

공 원 여 다 다만 에 직 지 갈. ,

다.

청 지 비 납 에 감사원에 지 비 납공,⑨

원 에 감사원과 에 각각 다.

본 신[ 2010.1.1]

장 사용자 운용4

사용 납 과 사용 납공 원19 ( ) 18 2

규 에 사용 납 사용 납공 원 에

직 지 에 갈 다.

사용 청20 ( ) 업특별 계 사①

용 지 여 사용 납공 원에게 것

등에 청 다 경우 청 규 에 사. 21 1

용 지 도 과 없다.

규 에 라 당 계연도내에 여 다1 .②

사용 지 도 통지21 ( ) 그 에 업특①

별 계에 사용 운용 고 에 사용 납 에게 사용

지 도 통지 여 다.

규 에 사용 지 도 가재 규 에1 43② 「 」

라 산 과 없다 개. < 2005.6.30, 2006.12.29>

사용 지 차22 ( ) 재 지 원 에 라 사용 지①

고 에 사용 납 에게 지 원 계

여 다.

사용 납 재 지 원 계②

에 산 사용 지 도 에 당 지 여 당

계연도 산과목에 지 여 후 사용 납공 원에게 사

용 지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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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납공 원 사용 납 지 에 여 사용③

지 여 다.

사용 납공 원 사용 규 에 채 등에28 1④

게 지 거 운 경비 납공 원에게 여 지 게 고 에

계 체 지 거 여 다.

사용 납공 원에 여 에 규 경우 고⑤

납공 원 운 경비 납공 원에 규 용 다.

사용 납 통보 체 리23 ( ) 사용 납공 원 매월 말①

재 사용 납 다 달 지 지 에게 통보 여 다10 .

지 규 에 라 통보 사용 납 에 라 다 달1②

지 사용 지 징 에게 납 여 다15 .

장 지 출5

지출원인행1

지 원24 ( ) 규 에 라 공 원21

에게 지 원 에 사 에 그 사실 지 재ㆍ

감사원에 통지 여 다 개. < 2008.2.29>

지 원25 ( ) 규 에 라 지 원 에 사21①

재 지 원 에 가재 시 17「 」

규 에 라 재 산 과 여 니 다 개. < 2005.6.30,

2006.12.29>

재 가재 규 에 라 산 과 여 체경53 1② 「 」

비 집 고 에 규 에 고 가재 시1 24「 」

규 에 라 재 별 통지 체경비 산 과집 도 산 과

에 지 원 다 개. < 2005.6.30, 2006.12.29>

운용계 에 월별③

운용계 립 재 월별 운,

용계 통지 경우에 그 월별 운용계 에 지 원 여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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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출의 방법2

지26 ( ) 규 에 라 그 에22①

재 지 원 에 지 게 여 지 여

다.

규 에 라 지 에 그 사실 재1②

재 감사원 등에 통지 여 다 개. < 2008.2.29>ㆍ ㆍ

지27 ( ) 지 규 에 라 지 고 에 다22

각 건 충 었 지 여 여 다.

지 원 가 규 에 라 루어 것1. 20 25

규 에 라 지 원 계 가 었 것2. 22

규 에 지 별 월별 계 지 미집3. 50 (

포 다 각 산과목 내 것)

규 에 지 원 에 재 었 것4. 92 2

경우 보 에 운용 여 내 지5. (

에 포 다 것)

지28 ( ) 지 규 에 라 지 에22 3①

등 여 채 에 라 고 지 사

탁 여 처리 채 등 라 다 등 업( " " )

등 라 다 계 체 여 지 게 여 다 개( " " ) . <

2011.9.29>

규 에 라 지 등 여 채 등 계1②

체 도 에 재 고 고 체

계 상 간에 고 체 경우에 다 같다( . )

등에 여 다 개. < 2008.2.29>

지 채 등 계 가 개 등 보통신매체 그램에③

가 생 여 체가 가 경우에 채 등 얻어 계 체가 가

등 계 체 다 개. < 2011.9.29>

규 에 라 채 등 계 체 경우 체1 2④

그 차 등에 여 사 재 다 개. < 2008.2.29>

가재 보시 에 지 처리29 ( ) 지 27 28①



국고 리법 시행 ❚669

규 에 라 지 에 지 산 계시 에 여 그 업ㆍ

다 개. < 2007.10.16>

지 규 에 고 고 체28 2②

고 등 라 다 등에 에 어 보통신( " " )

매체 그램 등 여 지 산 계시 용 없ㆍ

경우에 규 에 고 고 등 여 재1

등에 다 개. < 2007.10.16, 2008.2.29>

계 체 에 지30 ( ) 재 규22 4①

에 가 사 여 든 등 보통신매체 그램에

가 생 여 규 에 계 체 지 없22 3

경우에 재 에 라 고 에 직 지 등

지 게 다 개. < 2008.2.29, 2011.9.29>

재 규 에 지 경우에 그 사실1②

시 등 등에 각각 통지 고 에 공고 여ㆍ

다 규 에 가 사 가 어 규 에. 22 4 1

고 등에 지 단 경우에도 같다 개. < 2008.2.29, 2011.

9.29>

지출의 특3

운 경비31 ( ) 규 에 운 경비24 6

다 각 같다 개. < 2007.10.16, 2008.2.29>

운 비 복리후생비 시험연 비 연 개 비 운 비 탁사업비1. ( , , ,

다 특 동비 업 진비 재 경비)ㆍ

에 채 가 에 지 고 경우에 지 경비 재 공2. (

에 가 에 지 경비 포 다)

여비3.

삭4. <2007.10.16>

그 에 내지 에 규 고 차에 라 지 경우 업5. 28 30

에 지 가 우 가 경비 재 경비

운 경비 고 개32 ( ) 지 운 경비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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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매월마다 규 에 운 경비 납공 원 지24 2

여 여 다 개. < 2003.12.30>

규 에 고 지 납상 다고1②

경우에 월 에 운 경비 다 개3 . <

2003.12.30>

지 운 경비 에 규 에 고28 2③

에 고 산과목별 사용 도 여 여 다.

운 경비 납공 원 각 규 에 경비 연31④

에 여 사용 게 다.

운 경비 납공 원 규 에 라 재1⑤

에 라 사등에 개 고 라 다( " " )

여 리 여 다 개. < 2008.2.29, 2011.9.29>

규 에 고 납상 체계에 라5⑥

에 통보 도 개 어 다.

고 개 지 운 등에 여 사 재⑦ ㆍ

다 개. < 2008.2.29>

운 경비 지33 ( ) 운 경비 납공 원 규32 3

에 산과목별 사용 도 에 운 경비 지 여 다.

지 원 지 결33 2( ) 운 경비 납공 원 지①

산과목별 사용 도 에 지 원 다 지.

원 에 라 지 결 고 경우에도 같다.

규 에 지 원 그 목 에 어 니1②

다.

본 신[ 2003.12.30]

매 드 사용34 ( ) 운 경비 납공 원 다 매 드①

공 원에게 여 사용 게 다 경우.

매 드 사용 공 원 본 규 에24 5

운 경비 납공 원 본다.

삭 <2003.12.30>②

매 드 규 에 운 경비 지 용도24 5③

사용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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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 드 사용 등에 여 사 재④

다 개. < 2008.2.29>

매 드 사용 체결35 ( ) 규 에24 5 34

매 드 운 고 여신 업 규2ㆍ 「 」

에 신용 드업 운 재 건 갖

어 운 경비 납공 원과 매 드 사용에 체결 여

다 개. < 2005.6.30, 2008.2.29>

등에 운 경비 지36 ( ) 운 경비 납공 원①

매 드 사용 여 운 경비 지 없 경우에 계 체 공공 등(

동 체 경우 포 다 같다 지 여 다 다만. ) . ,

다 각 경우에 지 다 개. < 2005.6.30, 2008.2.29>

경비 재 용도 지 경우1. 31 1 5

경비 지 경우2. 31 2

경비 내여비 에게 지 여비3. 31 3

삭4. <2007.10.16>

도 벽지 산간 지 등 재지역 경비 사용 지역에 신용 드 가5. ㆍ

맹 없 등 사 여 매 드 사용 없 경우

삭6. <2005.6.30>

규 에 운 경비 납공 원에게 운 경7. 105 2 6

비 재 경우

각 단 규 에 고 채 가 계 체 청 경1②

우에 계 체 지 여 다.

운 경비 사용 납37 ( ) 운 경비 납공 원 매 계연도①

운 경비 사용 다 계연도 월 지 당 지 에게 납 여1 15

다 경우 재 공 에 가 포 다 같다 운. ( . )

경비 사용 납 과 여 규 용 다14 2 .

규 에 고 운 경비 납공 원 사용 납1②

경우에 매 계연도 운 경비 사용 다

계연도 월 지 사용 납 에게 납 여 다1 15 .

재 공 주재 경우에 매 계연도 운 경비 사용③

다 계연도 재 공 주재 에 운 경비에 차감 것

납에 갈 다 개. < 2005.6.3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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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 에 고 운 경비 납공 원 다 각 경우에1④

운 경비 사용 다 연도 월 여 사용 다.

지 원 고 지 지 니1.

2. 직 계연도에사용 매 드사용 그 지 지 니

재 공 시 비 지 원 고 지 지 니 경비3.

계연도 개시 운 경비38 ( ) 규 에 라25 3①

계연도 개시 에 운 경비 납공 원에게 경비 다

각 같다 개. < 2007.10.16>

운 비 복리후생비 시험연 비 연 개 비 운 비 탁사업비1. ( , , ,

다)

업 진비 특 동비2.

에 지 경비3.

내여비4.

규 에 라 계연도 개시 에 고1②

에 그 여 재 에게 여

다 개. < 2008.2.29>

재 공 운 경비 사용39 ( ) 규 에 고 재 공32 5①

경우에 운 경비 지에 등 등에 여

리 다 개. < 2011.9.29>

재 공 운 경비 납공 원 운 경비 지 고 경우②

에 규 용 여 신용 드 신용24 5 36 (

드업 가 신용 드 포 다 사용 거 계 체 지)

지 다.

40 ( ) 에 라 미리 지 경비 다 각 같다26 .①

개< 2003.12.30, 2005.6.30, 2008.9.26, 2011.9.29>

에 직 계 도 본 실험용 재료 가1. ㆍ ㆍ

간 경비2.

지 건 료 용 료3.

운4.

에 비상 동 동훈 에 참가 거 가 사병5. ㆍ ㆍ

에게 지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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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지 단체 공공 운 에 에 공공6. 4ㆍ 「 」

가 등 라 다 에 지 경비( " " )

에 연 사에 사 에 여 지 경비7.

통 편 에 근 승 원에게 지 여8.

고 지 사 등에 탁 경우 당 고8 2.

업 등 탁 경우 포 다 에 경비9. ( 8 2 )

보 담10. ㆍ

사11.

연 에 지 경비12.

가가 매 거 용 지 그 지상에 건 보상13. ㆍ

료

계 천만원 상 공사 계 만원 상 용역14. 3 5

에 어 계 과 지 니100 70

가 청 에게 내에 지 경비15.

달청에 지 달사업에 에 달16. 2 1「 」

재 복 에 경비17.

에 라 등에 공 원 여지 탁 경우에 여지1 8 2②

내에 당 탁 고 등에 미리 다3 .

신< 2003.12.30, 2008.9.26, 2011.9.29>

에 경비 지 경우에 계 체결후 계 상1 14③

청 내에 지 여 다 다만 가 사14 . ,

여 지 가 여 그 사 계 상 에게 통지 경우에 그러

지 니 다 개. < 2008.9.26>

개산41 ( ) 규 에 라 개산 여 지 경비 다 각26

같다 개. < 2008.2.29>

가 등에 여 지 경비1.

보 담2. ㆍ

연 에 지 경비3.

재 복 에 경비4.

그 에 재 경비5.

용 과지 경비42 ( ) 단 규 에 라 지 연도에28

채 용 과 여 지 경비 다 각 같

다 개. < 2010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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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원 보1.

사망 여2.

상 여3.

보험료4.

상 보상5.

결 보상 상6. ㆍ

보험 보험료상7.

8.

에 비용9.

지 가보상10.

감염병 검역비11.

용비12.

경비지 사 탁43 ( ) 경비 지 여

다고 경우에 등 등에 탁 여 지 게

다 개. < 2011.9.29>

개[ 2003.12.30]

탁경비 납 비 등44 ( ) 규 에 라 경비지 사43①

탁 등 등 당 경비 에 탁경비 라( " "

다 납에 비 고 에 사 재 여 다 개) . <

2011.9.29>

규 에 라 경비지 사 탁 등 등 탁43②

경비에 매 계연도 납보고 여 다 계연도 월말 지 지1

탁 에게 여 다 개. < 2011.9.29>

등 등 탁경비에 매 계연도 납계산 다③

계연도 월말 지 탁 감사원에게 여1

다 개. < 2011.9.29>

개[ 2003.12.30]

지출 의 반납4

지 납45 ( ) 지 규 에 라 지 납29 1



국고 리법 시행 ❚675

고 에 납 에게 납 고지 여 다 경우 납 고.

지 규 에 납 고지 용 다9 .

등 납 납 차46 ( ) 등 규 에 납45

납 에 지 납 에게 고 재

에 라 납내역 지 에게 통지 여 다 다만 지 계연도 말. ,

경과 여 납 경우에 징 에게 통지 여 다 개. < 2008.2.29>

장 자 리6

자 계획1

별 월별 계47 ( ) 규 에 라30

재 에게 월별 계 별 월별 계( "

라 다 에 다 각 사 여 다 개" ) . < 2008.2.29>

계 에 산에 목1. ㆍ ㆍ

지 계 에 산에2. ㆍ ㆍ ㆍ

월별 계 변경48 ( ) 재 에 라30 2①

월별 계 에 어 상 다고 경우에

별 월별 계 내용 다 개. < 2008.2.29, 2008.9.26>

에 월별 계 별1 ,②

과 비 여 시 여 다 개. < 2008.9.26>

에 라 재 월별 계30 2③

지 계 가 사 여 변경 여 가 에 월별

계 변경 재 에게 여 다 개. < 2005.6.30, 2008.

2.29, 2008.9.26>

재 에 월별 계 변경 가 거3④

상 가 사 가 에 월별 계 변경 다 개. < 2008.2.29,

2008.9.26>

재 에 라 월별 계 변경 에 당4⑤

에 통지 여 다 개. < 2008.2.29, 2008.9.26>



676❚ 타 법.Ⅲ

월별 계 변경49 ( ) 에30 3①

월별 계 별 월별 계 라 다 여( " " )

매월 마지막 근 주 지 재 에게 여 다 개1 . <

2008.2.29, 2008.9.26>

별 월별 계 별 월별 계 과목 에②

여 별 다 각 사 여 다 개5 . < 2008.9.26>

사1. , ,

그 에 망 여 사2.

재 에 별 월별 계1 2③

여 월별 계 고 에 통

지 여 다 개. < 2008.2.29, 2008.9.26>

재 에 라 월별 계 여 통지 에3④

과목 여 통지 다 개. < 2008.2.29, 2008.9.26>

납상 가 사 여 에 라30 4⑤

재 통지 월별 계 변경 가 에

월별 계 변경 재 에게 월별 계 변경

여 재 에게 여 다 개. < 2008.2.29, 2008.9.26>

재 에 월별 계 변경 가 거5⑥

상 다고 경우에 월별 계 변경 다 경우.

재 변경 월별 계 에 통지

여 다 개. < 2008.2.29, 2008.9.26>

가재 시 에 라 재 별24 3⑦ 「 」

체경비 산 과집 도 통지 에 월별 계 에

여 다 개. < 2005.6.30, 2006.12.29, 2008.9.26>

지 에 별 월별1 7 , 48 3 50 1⑧

계 월별 계 월별 계 변경 지 별 월별ㆍ ㆍ

계 지 산 계시 용 여 통지 여ㆍ ㆍ

다 개. < 2007.10.16, 2008.9.26>

지 별 월별 계 변경50 ( ) 49 3①

규 에 라 재 통지 월별 계 에

그 지 별 월별 계 여 당 지 에게 통지 여

다 개. < 2008.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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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상 다고 에 규 에1②

라 통지 지 별 월별 계 변경 다.

의 통합계 의 운용1 2 신< 2005.6.30>

통 계 운용 리50 2( ) 재 31 1 2①

규 에 라 계 특별 계 통 계 통 리 다 다만 다. ,

각 어 에 당 특별 계 그러 지 니 다 개. < 2008.

2.29, 2010.6.29>

우체 보험특별 계 에 우체 보험특별 계1. 「 」

업특별 계 우체 특별 계 곡 리특별 계2.

삭3. <2010.6.29>

규 에 통 계 에 통 상 계 계 고 납31 2 (②

리계 포 다 도 월 과 계 여 포 다) .

본 신[ 2005 6 30]ㆍ ㆍ

자 의 조달2

달51 ( ) 재 계 계 상 다고①

거 규 에 청 에 고 상 탁 재2 ,

시차 달 다.

개< 2005.6.30, 2008.2.29>

특별 계 계 시②

달 고 경우에 다 각 사 여 재 에게

달 청 여 다 개. < 2008.2.29>

사1.

2.

달 연월3.

상 상 계4.

그 참고사5.

재 규 에 라 고 상 탁 경우에31 3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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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에 여 산 에 다 개. < 2005.6.30,

2008.2.29>

달 원리 지52 ( ) 32 4 51 1 2① ㆍ

규 에 라 시차 사용 게 계 계

원리 상 지 에 지 여 다.

규 에 라 재33 1 51 1 2② ㆍ

달 사용 게 계 계 당

경비 그 지 재 지 에게

여 지 원리 당 상 지 에 지,

여 다 개. < 2008.2.29>

재 증권의 발행3

재53 ( ) 규 에 라 공개시 에 재33 2①

경우에 집 매 찰 에 다.ㆍ

재 다고 경우에 단 규 에 라33 2②

사등 업체 보험 사 다 각 에 당 에게1ㆍ

매각 다 개. < 2005.6.30, 2008.2.29, 2008.7.29, 2011.9.29>

본시 과 업에 에 매매업 개업1. 「 」 ㆍ ㆍ

사 사

삭2. <2008.7.29>

그 에 재3.

공고54 ( ) 재 규 에 라 공고33 3

경우에 보 신 보통신매체 등 용 여 다 다만. , 53 2ㆍ

규 에 라 재 매각 경우에 당 그 연 통 여 직

통보 것 에 갈 다 개. < 2008.2.29>

재 탁55 ( )ㆍ 재 재 집 매①

경우에 재 지 에게 탁 거

시 다 개. < 2008.2.29>

재 규 에 라 재 에 매 천1 1②

지 니 에 료 지 다 개10 . < 2008.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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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56 ( ) 재 재 집 찰

경우에 그 재 내

찰 찰 격 찰 라 다 에 미달 거 과( " " )

에 찰 격 찰 에 다.

개< 2008.2.29>

재 태57 ( ) 재 규격 재① ㆍ

다 개. < 2008.2.29>

재 에 여 다.②

재58 ( ) 재 지 당 재 ㆍ

병 에 청 다 다만 상 그. , ㆍ

건 동 것에 다.

재 등59 ( ) 규 에 라 재 등 고33 5①

채 에 등 신청 여 다.

재 등 비 고 채 신청 에 에 등②

여 다.

재 등 에 다 각 사 등 여 다2 .③

등 주1. ( )

등 에 다2. ( )

재3.

재 만 상4.

그 사5.

등 신청60 ( ) 재 매 그 등 고 에①

납 에 재 등 신청 에 여 다.

재 지 가 그 등 고 에 재 등 청 에②

등 재 첨 여 에 여 다.

등 변경61 ( ) 등 재 가 그 등 사 변경 고 에①

재 등 변경신청 에 여 다.

리 에 여 등 사 변경 고 에 당사 그 신②

청 에 여 다.ㆍ

등 말62 ( ) 등 재 가 등 말 고 재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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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에 말 등 과 고 재 별 량

시 재 등 말 신청 에 여 다 경우 재.

량에 여 재 다 개. <

2008.2.29>

등 재 상 경우에 등 재 상 신청②

에 라 그 등 말 여 다.

질 등63 ( ) 등 재 에 여 질 질 등①

고 에 당사 질 등 신청 에ㆍ

여 다.

규 질 에 등 사 변경 말 경우에1②

용 다 다만 말 사 첨 거 질 가 말. ,

신청 경우에 당사 청 에 여 말 다.

등 통지64 ( ) 재 등 에 신규등 변경등 질ㆍ

등 에 등 통지 신청 에게 여 다.

등65 ( ) 재 신규등 변경등 질 등ㆍ ㆍ

등 말 재 어 다.

등 열람 등66 ( ) 등 재 재 등 열람 재

등 재 에 신청 다.

감67 ( ) 등 재 그 리 사 고 「

감 에 감 에 여 다 개. < 2005.6.30>」

리 신고 등68 ( ) 등 재 가 리 에

에 신고 여 다 리 변경 거 에도 같다. .

재 에 통지69 ( ) 등 재 에 통지 재 등①

에 등 주 다.

재 지 에 통지 공고 에 갈 다.②

등 청 등 식70 ( ) 재 등 변경 말 등 통지 등과ㆍ ㆍ

식 재가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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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고 의 운용4 개< 2005.6.30>

공채 등 매매 탁 등71 ( ) 재 34①

동 규 에 라 공채 통 에1 1 3 「 」

통 공채등 라 다 매매 경우에 재( " " )

지 에게 탁 여매매 다 경우매매 천 지. 1 10

니 에 료 지 다 개. < 2005.6.30, 2008.2.29>

에 통 사 등 란 본34 1 2 " " ,② 「

시 과 업에 에 매매업 개업」 ㆍ

사 고 운용 사 라 다 말 다 개( " " ) . < 2005.6.30, 2007.10.16,

2008.7.29, 2010.6.29, 2010.11.15, 2011.9.29>

공채등 매매가격 등72 ( ) 재 고①

운용 여 공채등 거래 가 개 가 시 에 매매 매(

건 매매 포 다 경우에 그 매매가격 다 각 에 당) 1

다 개. < 2005.6.30, 2008.2.29, 2008.7.29>

공채등 가격 경우에 그 경우에1. ,

그 각각 용 여 그 매매 지 간에 여 계산

상당 가산 매 가격 매각가격 다 경우 상.

당 지 시 다.

경우에 거래 가 매 공채등2. 1

용 여 재 에 라 평가 매 가격

고 매 가격에 매 당시에 용 공채등 매 매각 지

계산 가산 매각가격 다.

매 건 매 경우에 규 에 에 공채3. 1 2

등 가격 매 가격 고 매 가격에 폐시 에 시,

고 여 재 매 매각 지

계산 가산 매각가격 다.

매 건 매 공채등 매 간 에 지 가 경우에②

매 에게 그 매 에 산 다, .

여 리73 ( ) 재 고

동 규 에 라 여 경우 그34 1 2 3

사 거래에 여 고 운용 사가 용 고 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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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여 다 다만 채 통 진 여 경우. ,

에 별도 리 용 다 개. < 2005.6.30, 2011.9.29>

목개[ 2005.6.30]

담보74 ( ) 재 고 운용 경우에

다고 에 여 채 고 운용 사 지 보,

재 상 담보 취득 게 다 개. <

2005.6.30, 2008.2.29, 2008.7.29, 2011.9.29>

여 운용75 ( ) 규 에 라34 4

여 운용 에 어 계 규 용 당 에,

고 지 니 경우에 내지 규34 1 71 74

에 운용 다 개. < 2005.6.30>

고 운용계 계76 ( ) 재 34①

규 에 고 운용계 운용계 라 다 운용에6 ( " " )

징 지 원 에 사 게 여 고 운용계

납 에 계 납 라 다 운용계 운용에( " " ) ,

가 납에 사 여 고 운용계 납공

원 에 계 납공 원 라 다 각각 공 원 에( " " )

여 다 개. < 2005.6.30, 2008.2.29>

규 에 계 납 계 납공 원 에1②

직 지 에 갈 다.

재 계 납 에 감사원에 계 납공 원,③

에 감사원과 에 각각 통지 여 다 개. < 2008.2.29>

목개[ 2005.6.30]

운용계 계77 ( ) 재 운용계 고 탁계 ( "

탁계 라 다 고 운용계 운용계 라 다 과 고" ) ( " " )ㆍ

운용 계 계 라 다 여 계처리 여 다 개( " " ) . <

2008.2.29>

개[ 2005.6.30]

탁계 등 지78 ( ) 탁계 각 계 계 간 탁 과①

지 다 개. < 2005.6.3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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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용계 고 운용 여 각 계 계 운용계②

탁 과 운용 고 각 계 계 탁,

과 각 운용 여 지34 1

지 다 개. < 2005.6.30, 2008.9.26>

계 에 운용 운용 과34 1 51 3③

에 탁 에 운용 원리4

고 에 용도 사용 여 지, 34 2

에 탁 지 지 다 개51 3 . < 2008.9.26>

계 납 계 납상 지 없 에 계④

에 라 운용 다 신34 1 . < 2008.9.26>

목개[ 2005.6.30]

운용계 납 고지79 ( ) 계 납 운용계 징

고 에 납 에 여 납 고지 여 다 다만 고지. ,

것 다고 경우에 생략 다 개. < 2005.6.30>

목개[ 2005.6.30]

운용계 지80 ( ) 계 납 운용계 지 고 에①

계 납공 원에게 지 원 계 여 다 개. < 2005.6.30>

계 납공 원 지 고 에 고 등 에②

여 채 계 체 여 지 도 여 다.

목개[ 2005.6.30]

비81 ( ) 계 납 징 지 원①

그 보 비 고 에 사 여 다.

계 납공 원 납 지 가 에 그 보 비② ㆍ

고 에 사 여 다.

비82 ( )ㆍ 재 다 각 비 고

여 달 운용 고 에 여 사 여 다.

개< 2005.6.30, 2008.2.29>

재1.

차2.

고 탁3.

고 운용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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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운용5.

감사원에 통지83 ( ) 재 운용계 별 계처리상 그

가 료 달 다 달 말 지 감사원에 통지 여 다 다만 통. , 4

지 당 계연도 보고 에 갈 다 개. < 2005.6.30, 2008.2.29>

사 취 료84 ( ) 재 규 에 라 재에44

게 탁 여 처리 게 사 에 여 실비 에 료 지

다 개. < 2008.2.29>

장 한 행등 고 취7

고 탁85 ( ) 가가 에 규 경우①

고 재 에 여 에 탁 여

다 개. < 2008.2.29>

업특별 계 에 규 에 고 재1②

에 라 고 에 다 개. < 2008.2.29>

등 고 납86 ( ) 등 과 재①

에 라 고 납사 취 여 다 개. < 2008.2.29>

등 고 가 에,②

여 사 재 다 개. < 2008.2.29>

규 에 가 에 여 재2③

재 여 지 여 다 개. < 2008.2.29>

고 고 에 가 에 여 사 거래에 용④

리 참 여 과 고 지 여 다.

사등 사등에 고 에 여 사등 취⑤

보통 리 에 당 지 여 다 개. < 2011.9.29>

등 보고 등87 ( ) 등 고 취 과 여①

고 차 등 재 보고 여 재 에

게 여 다 개. < 2008.2.29>

등 감사원 에 라 고 리에 계산②

여 감사원에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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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출납공무원8

납공 원 직88 ( ) 납공 원 규 에 라 납공 원( 40 2

사 리 거 그 공 원 포 다 같다. )

과 재 에 라 납 보 여 다 개. <ㆍ

2008.2.29>

납공 원 고 검사89 ( ) 그 공①

원 매 월 과 납공 원 직 그 동 에 검12 31 ㆍ

사공 원 여 그 납공 원 시 검사 게ㆍ

여 다 다만 시지 에 충당 여 미리 납공 원. ,

고에 여 검사 지 니 다.

재 다고 경우에 시 검②

사공 원 여 납공 원 검사 게 다 개. <

2008.2.29>

규 에 라 검사 경우에 당 납공 원 참여1 2③

게 여 다 다만 당 납공 원 사고 여 검사에 참여 없. ,

에 그 리 그 공 원 지 공 원

참여 게 여 다.

다 공 검사90 ( ) 납공 원 다 공 납 겸 여 에

규 에 검사공 원 다 공 검사 께 여 다89 .

검사보고91 ( ) 규 에 검사공 원 납공 원89①

고 검사 에 검사보고 여 그 납공 원2 1 89

단 규 에 라 납공 원에 갈 여 검사에 참여 납공3 ( "

원등 라 다 에게 고 다 에게 여" ) 1

다 다만 규 에 라 재 검사공 원 여 검. , 89 2

사 게 경우에 재 에게도 검사보고 여 다 개. <

2008.2.29>

규 에 검사보고 에 검사공 원과 당 납공 원등1②

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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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장부 보고 작 출 등9 ㆍ

장부의 작1

계 계공 원 등 비92 ( ) 징 징 비 고①

징 에 사 여 다.

재 지 원 비 고 지 원 에 사 여②

다.

지 지 비 고 지 에 사 여 다.③

④ 납공 원 납 비 고 납에 사 여 다.

사용 납 지 에 여 지 비 고 지 에⑤

사 여 다.

내지 매월 말 마감 여 다1 4 .⑥

등 비93 ( ) 비①

고 그 에 계 계 지 내역 여 다 다만. ,

경우에 지 비 고 지 내역

여 다.

규 에 라1 97 1 2② ㆍ

규 에 라 계 계공 원 지 산 계시98 3 ㆍ

용 여 보고 집계 료 갈 다 개. < 2007.10.16>

비94 ( )ㆍ 재①

비 고 가 내역 여 다 개. < 2008.2.29>

규 에1 97 1 2 98② ㆍ

규 에 라 지 산 계시 용 여3 ㆍ

보고 집계 료 갈 다 개. < 2007.10.16>

재 매 계연도 월 에 감사원 지 감사 원 그2 10③

공 원 참여 에 직 계연도 마감 여 다.

개< 2008.2.29>

식95 ( ) 규 에 원92①

생 마다 지체없 여 다.

내지 규 에 식에 여 재92 94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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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개. < 2008.2.29>

등 비96 ( ) 등 재 에 라

고 납 비 고 가 여 취 납

여 다 개. < 2008.2.29>

보고 의 출 등2

징 실 등 보고97 ( ) 징 재 지 에( "① ㆍ

징 등 라 다 각각 매월 징 보고 지 원 보고" ) ㆍ

지 보고 여 다 달 지 그 에게 여5

고 여 다 달 지 재 에게, 7

여 다 개. < 2008.2.29>

징 등 납 리 에 납 사실 경우에 1 92②

규 에 고 납 리 마감 고 보고6

월 지 에게 여1 25 ,

여 월 지 재 에게 여 다 개1 31 . < 2008.2.29>

납공 원 납보고 여 다 달 지 징 지3③

에게 보고 여 다.

재 규 에 라 보고 당1④

청에 라 연 다 개. < 2008.2.29>

규 에 보고 식 재 다 개1 3 . <⑤

2008.2.29>

내지 규 에 보고 내용 지 재1 3⑥

다 개. < 2008.2.29>

지 산 계시 에 보고98 ( )ㆍ ㆍ 징①

재 지 납공 원 재 92ㆍ ㆍ ㆍ ㆍ

규 에 지 산 계시 용 여 비 여94 ㆍ ㆍ

다 개. < 2007.10.16, 2008.2.29>

재 각 지 산 계시 용 여82② ㆍ

비 여 다 개. < 2007.10.16, 2008.2.29>ㆍ

내지 규 에 보고 지 산 계시97 1 3③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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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 여 여 다 다만 지 산 계시 용. , ㆍ

없 득 사 가 경우에 그 료가 ㆍ

등 보통신 매체 다 개. < 2007.10.16>

체 개 여 용 재 운용에 보통신매체④

그램 경우에 본 규 에 고 재 과 미3

리 후 그 보통신매체 그램 용 여 보고 다.

개< 2008.2.29>

재 지 산 계시 새 개 거 보 경우⑤ ㆍ

에 미리 감사원과 여 다 개. < 2007.10.16, 2008.2.29>

목개[ 2007.10.16]

보고99 ( ) 재 고 리에 보고①

보통신매체 그램에 여 처리 여 가재 시 7「 」

규 에 산 과목 에 다 개. <

2005.6.30, 2006.12.29, 2008.2.29>

재 고 리에 보고 보통신매체 그램에②

여 처리 여 징 재 지 별 보고 여ㆍ

경우에 미 여 보고 폐지 거 다 개. <

2008.2.29>

보고 독100 ( ) 재 규97①

에 보고 가 내에 지 니 경우에 독 여

다 개. < 2008.2.29>

삭 <2011.12.21>②

101 ( 산 등 변경내용통지) 비비 사용 산 용, ㆍ

용 체 체경비 과지 마 지 가경 산 등에, ,ㆍ

라 산 변경 거 가재 규 에 라 운용계 변경70「 」

에 재 에게 통지 여 다 개. < 2005.6.30, 2006.12.29,

2008.2.29>

102 ( ) 재 규 에 라97 101①

보고 통지 내용에 견 에 그 사실 당

에게 통지 여 게 여 다 개. < 2008.2.29>

규 에 통지 지체없 보고 통지1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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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고 취 여 다.

재 에게 보고 통지 내용에③

견 에 재 승 얻어 고 취

여 다 개. < 2008.2.29>

징 재 지 에게 보고 내용에④ ㆍ

견 에 승 얻어 여 다.

재 통계 료 열람103 ( ) 재 고 리업 과①

여 다고 에 규 에 라97 1 2

보고 료 지 산 계시 용 여 열람 다 개. <ㆍ

2007.10.16, 2008.2.29>

재 감사원 가 경우에 규97 1 2②

에 라 재 에게 료 지 산 계시ㆍ

용 여 열람 게 여 다 개. < 2007.10.16, 2008.2.29>

계산 차104 ( ) 규 에 여 징 재38 4 ㆍ ㆍ

지 사용 납 납공 원 감사원에 고 리에ㆍ

계산 차 등에 여 감사원

에 다.

장 보10

계 계공 원 리105 ( ) 그 공①

원 규 에 라 다 각 에 규 사 리 게40

거 그 게 에 각각 당 각 에 규 에

통지 여 다 개. < 2011.9.29>

징 사 경우 감사원 등1. :

재 사 경우 지 감사원2. :

지 사 경우 재 감사원 등3. : ㆍ

4. 사용 납 사 경우 재 사용 납공 원 감사원: ㆍ

납공 원 사 경우 징 감사원 등5. : ㆍ

운 경비 납공 원 사 경우 지 감사원 거래 사등6. : 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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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납공 원 사 경우 지 사용 납 감사원7. : ㆍ ㆍ

거래 사등

② 규 에 라 징 재 지 사용 납40 ㆍ ㆍ ㆍ ㆍ

납공 원 운 경비 납공 원 사용 납공 원 사ㆍ

리 거 그 공 원 다 과 같다.

징 사 리 공 원 리 징1. ,

공 원 징 징 사 리 공 원 리,

징

재 사 리 공 원 리재 공 원2. ,

재 재 사 리 공 원 리 재,

지 사 리 공 원 리지 공 원3. ,

지 지 사 리 공 원 리 지,

사용 납 사 리 공 원 리 사용 납4.

공 원 사용 납 사용, ,

납 사 리 공 원 리 사용 납

납공 원 사 리 공 원 리 납공 원5. ,

공 원 납공 원 납공 원 사,

리 공 원 리 납공 원

운 경비 납공 원 사 리 공 원 리 운 경비6.

납공 원 공 원 운 경비 납공 원 운, ,

경비 납공 원 사 리 공 원 리 운 경비 납공 원

사용 납공 원 사 리 공 원 리 사용 납7.

공 원 공 원 사용 납공 원 사용, ,

납공 원 사 리 공 원 리 사용 납공 원

계 계공 원 보고106 ( ) 에 규 고105 1

계 계공 원과 규 에 리 계 계공 원105 2

매 계연도 말 계직별 특별시 역시 도 특별 도 지, ㆍ ㆍ ㆍ

역별 여 다 계연도 월 말 지 재 에게 여1ㆍ

다 개. < 2008.2.29, 2010.6.29>

다 공 원에 계 계공 원107 ( ) ①

다 각 경우에 공 원과 고 사 에1

여 미리 그 동 얻어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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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 에 라 다 공 원에게 징 재1. 41

사 거 다 공 원 규 에 라40

당 징 재 사 리 거 그 공

원 고 경우

규 에 라 다 공 원 지2. 41

납공 원 거 다 공 원 40

규 에 라 당 지 납공 원 사 리 거 그

공 원 고 경우

규 에 여 다 공 원 계 계공1②

원 거 경우에 그 뜻 재 감사원에 통지

여 다 개. < 2008.2.29>

고 리사 지 단체 공 원 등에 취108 ( ) ①

규 에 라 지 단체 공 원 공공 운42 1 , 「

에 에 공공 공공 라 다 사등 직( " " )」

원 여 고 리에 사 취 게 고 경우에 미리 그

지 단체 공공 사등 동 얻어 다 개. <ㆍ

2011.9.29>

규 에 라 고 리에 사 지 단체1②

공 원 공공 사등 직원 여 취 게 경우에,

그 뜻 재 감사원에 통지 여 다 개. < 2008.2.29,

2011.9.29>

계 계공 원 재 보109 ( ) 규 에45①

계 계공 원 재 보 에 사 여 운 여 다.

규 에 재 보 에 여 공통 사 재1②

다 개. < 2008.2.29>

고 계산109 2( ) 단 에 통47 1 "①

경우 란 고 여 거 지 에 어 다 각 어 에"

당 여 그 지 에 산 경우

말 다 개. < 2011.9.29>

그 원 미만1. 10

그 에 원 미만 가2. 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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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 에 산업 에 산업 등 통47 3 "② 「

공공 란 다 공공 말 다 개" . < 2011.9.29>

산업1.

업2.

본 신[ 2005.6.30]

목개[ 2011.9.29]

고 식별 보 처리109 3( ) 에 고

지 업 과 여 개 보 보 에 고 식별 보24 1「 」

가 포 료 경우에 다 각 업 여 당 고

식별 보 처리 다.

에 징 업1. 10

에 과 납 업2. 15

에 업3. 16

에 지 업4. 22

에 운 경비 지 업5. 24

에 지 납 업6. 29

본 신[ 2011.9.29]

고 리에 사110 ( ) 재 에 사 에

고 리에 여 사 다 개. < 2008.2.29>

업 운 에 규< 23383 , 2011.12.21> ( )

시1 ( ) 공포 시 다.

2 생략

다 개3 ( ) 생략① ②

고 리 시 다 과 같 개 다.③

삭 다100 2 .

지 생략④ ⑬

4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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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리법 시행규

[ 2011.10.5] [ 240 , 2011.10.4, ]

장1

목1 ( ) 규 고 리 동 시 에 사 과 그 시 에「 」

여 사 규 목 다 개. < 2005.6.30>

2 ( ) 규 에 사용 용어 다 각 같다 개. < 2005.6.30>

계 계공 원 라 징 재 지 사용 납1. " " · · · ·

납공 원 고 리 라 다 규 에 라 들 사( " " ) 40「 」

리 거 그 말 다.

계 라 고 리 시 라 다 규 에2. " " ( " " ) 92「 」

라 징 징 재 지 원 지, ,

지 납공 원 납 말 다.

용3 ( ) 계 계공 원 다 에 특별 규 경우①

고 규 에 라 사 처리 여 다.

고 등 라 다 과 에( " " ) 11 2②

사등 사등 라 다 다 에 특별 규 경우( " " )

고 규 에 라 고 납에 사 취 여

다 개. < 2011.10.4>

장 입2

징 결1

징 결4 ( ) 징 계 등 라 다 그 사( " " )

여 징 여 거 그 통지 에 다 각

사 사 여 별지 식 징 결 에 라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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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 결 고 별지 식 징 에 여 다 개2 . < 2005.6.30,

2007.11.6>

근거1.

납 등 주2. ( )

납 등 실 주민등 사업 등 가가3. ( · 「

시 규 에 고 말 다 같다8 2 . )」

납 과 그 산 근거4.

납5.

계연도6.

계7. ·

과목8.

그 에 사9.

납후 징 결5 ( ) 징 납 고지에 지 니 고①

납공 원 등 에 리 고 리 라 다, , 92 1 ( " " ),

지식경 체신 체신 라 다 본( " " ), 46「 」

에 납 고 납 고 납2 ( "

라 다 에 납 경우에 당 납공 원 등 고 리 체" ) , , ,

신 고 납 납 빙 납 빙( " "

라 다 에 라 징 결 여 다 개) . < 2008.10.1>

에 라 징 결 경우 징 결 납 빙1②

납 월 경과 여 에 납 연월 시 여 다 다, .

만 납 빙 납 계연도 경과 여 에 납 계연도,

징 결 여 다 개. < 2008.10.1>

납 징 결6 ( ) 징 등 그 사 여

여 납 게 에 그 납 게

여 새 징 결 여 다.

납 징 결7 ( ) 징 규 에 라 납29 2

에 편 에 규 용 여 징 결 여 다5 .

납 경우 징 결8 ( ) 징 징 결 다 규 에

라 지 우 납 거 납 경우에 그 납에 상당

납처리 고 납 에 여 감 징 결 여 다.



국고 리법 시행규칙❚695

징 결 변경9 ( ) 징 등 변경 계산 착 그 사,①

여 미 징 결 과목 등 변경 고 에 그 근거

고 별지 식 과목 결 별지 식3 4

감 결 에 라 징 결 내용 변경 여 다( ) .

규 에 징 결 변경 에 어 별지 식 납 고1 5②

지 가 후에 납 고지 재내용 변경 경우에 변경사 가

재 징 결 여 보 고 별지 식 납 납 에게, 6

여 변경내용 통지 여 다.

납입의 고지2

에 납 고지10 ( ) 징 징 결 에 9①

본 규 에 라 각 사 재 별지 식 납 고지4 5

여 납 에게 우편 등에 라 여 다 다만. , 11

규 에 라 납 게 경우에 납 고지 지 니12

다.

징 납 주 등 여 납 고지 가 에 납②

주 등 여 등 우편 달 고 납 가 달( ) ,

에 없 경우 등 우편 달 납 고지 가 에 공

시 달 달 여 다.

고지 징 에 고지10 2( ) 10①

경우 재 고지 라 다 에 고지( " " )

신 여 게 다 개. < 2008.10.1>

고지 에 라 고지 신 여 경우에1②

그 결과 징 에게 시 통보 여 다.

본 신[ 2007.11.6]

말에 납 고지11 ( ) 징 단 규 에 라 말9

납 고지 경우에 납 그 납 에 여 사

당 납공 원 사용 납공 원에게 통지 여 다.

공고에 납 고지12 ( ) 징 규 에 라 공고 납

고지 에 각 규 에 고지사 여 다4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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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에 납 고지13 ( ) 달10 1①

규 에 라 납 고지 달 경우에 어 납 고지11

내 간 동 상 납 고지 시도 납3 2

우편주 폐쇄 등 여 달 지 니 경우에 시

징 에게 통보 여 다.

경우에 징 납 고지 규 에1 10②

고지 여 다 경우 징 납 고지 에 여도.

규 에 라 것 납 에게 미리 고지 여 다10 .

납 에 납 고지14 ( ) 징 다 각 경우에 별지 6①

식 납 납 에게 여 다.

납 가 미 납 고지 납 내에 납 것 신청 경우1.

납 가 납 고지 재 신청 경우2.

납 고지 후 납 지 니 징 변경 경우3.

납 고지 납 재사 징 결 내용과 다 게 재 어4.

변경 고 경우

납 고지 후 과목변경 거 징 결 감 여 납 게5.

경우

납 고지 후 상계가 경우 납 경우6.

납 가 등 에 라 납 고지에 지 니 고 납②

에 별지 식 납 상단에 징 결 납 라고 시 여 납 여6 " "

다.

징 규 에 라 납 에 납 란1③

에 납 사 내용 시 여 다.

징 규 에 라 납 고지 달 경우에10 3④

달 여 규 에 납 달1

납 에게 달 게 여 다.

납15 ( ) 징 납 고지 납 경우에

어 납 경우에 고 공 경우에

당 다.

납16 ( ) 징 납 고지 납 에①

납공 원 사용 납공 원 등 고 리 체신 고, , , ,

납 납 여 다 다만 에 라 납 고지. , 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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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 납공 원 사용 납공 원 납 여

다 개. < 2008.10.1>

징 납 여 납공 원 사용 납공 원에②

게 납 도 납 고지 납 에 그 뜻 당

납공 원 사용 납공 원에게 통지 여 다.

징 등 고 리 체신 고 납 납, ,③

에 특 사등 그 업 납 지 여

니 다 다만 같 에 라 운용 고. , 34 1 3

에 납 게 경우에 그러 지 니 다 개. < 2005.6.30,

2008.10.1, 2011.10.4>

납 고지17 ( ) 납 고지 에 다 각 에 라 납 별①

고 재 여 다.

규 에 라 납 가 여진 경우에 납 별 여1.

경우에 계연도 통 여 여2. 1

징 규 에 라 납 고지 여 곤란 경우에1②

별도 다.

규 규 에 납 경우에1 2 14③

용 다.

자송달 행 등3

달 지 신청18 ( ) 에 라 달10 1

지 고 지 신청 에 다 각 첨 여 재

에게 신청 여 다 개. < 2007.11.6, 2008.10.1>

사업 등 사본1.

에 지 산 계시 과 연계 시 개2. 10 3 ·

그

그 에 재 다고3.

달 지 취19 ( ) 에 재10 2 "①

사 란 달업 에 보통신매체 그램에 간"

가 생 등 사 여 달 달업 계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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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게 경우 말 다 개. < 2008.10.1>

재 에 라 달 지 취 고10 2②

경우에 당 에 여 청 실시 여 다 개. < 2008.10.1>

재 달 지 취 경우에③

에게 통지 고 공고 여 다 개. < 2008.10.1>

에 통지 에 징 여3④

당 달 지 취 사실 달 신청 에게 개별

통보 게 여 다 개. < 2008.10.1>

달 신청20 ( ) 에 그 에 재10 4 4 "

사 란 신청 등 신청 과 연락 단 말 다 개" . < 2008.10.1>

달 비용 지21 ( ) 규 에 라10 7

산 에 달실 과 달에 비용 참 여 달건당

고 근거 달건 에 라 계산 연 지 다, 1 .

납 고지 보 공22 ( ) 에 그 에 재12 7 "

사 란 계연도 계 말 다 개" · · . < 2008.10.1>

납4

납통지23 ( ) 납공 원 규 에 라14 1

납 에 별지 식 납 사본 첨 여 납내역6

징 에게 통지 여 다.

등에 납24 ( ) 납공 원 등 별지

식 납 에 라 지체 없 등 고 리 체신 에 납6 ,

고 다 다만 등 고 리 체신 업. , ,

마감 후에 등 다 시 납 여 다 개. < 2008.10.1>

에 납25 ( ) 규 에23 24①

납 경우에 용 다 다만 폐 납 경우에 등에. ,

폐 납 여 다.

경우에 납 에게 과 납 에 보1②

에 납 원 재 폐 납 경우에 당 폐,



국고 리법 시행규칙❚699

과 당시 여 다.

에 납26 ( ) 납공 원 에 납①

경우에 당 재지에 등 업 없 경우에 내 등에

여 납 여 다.

납공 원 에 납 시 납 없 경우에②

매월 여 납 께 다 달 에 등에 납1

다 경우 납 에 원 재 고 여 다. .

납27 ( ) 납공 원 규 에92 4

납 에 라 매월 납 여 다 달 지3

징 에게 여 다.

고 납 납 차28 ( ) 등 고 리 체신 고, ,①

납 납 납 에 지체 없 에 납

여 다 다만 에 라 납 에 별지. , 14 2

식 납 사본 징 에게 여 다6 .

에 라 납 납 가 계연도1②

처리 여 다 다만 각 에 라. , 5 2

납 에 당 계연도 처리 여 다.

에 라 처리 료 후 지 산 계시 용 여2 ·③

납 징 에게 통지 여 다.

체신 고 납 에 라 납 재1④

지 지 가 에 여 다.

개[ 2008.10.1]

과 납 의 반환 등5

과 납 결29 ( ) 징 징 결 납 착 복 등·①

사 여 납 여 과 여 납 경우에 별지 6

식 과 납 결 에 라 과 납 에 여 과 납 결2

여 다 개. < 2003.12.31>

규 에 라 과 납 결 경우에 결1②

계연도 징 결 감 것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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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납 결 통지30 ( ) 징 규17 1 4①

에 라 과 납 에게 과 납 결 통지 거 결

통지 경우에 별지 식 과 납 결 통지 별지7 8

식 결 통지 에 다.

규 규 에 통지 가 경우에 용10 2 1②

다.

31 ( ) 규 규 에 라29 30 17 4

경우에 용 다 경우 결 별지. 8

식 다 개2 . < 2003.12.31>

가가 징 지 비 납 차31 2( ) 에18 2 2 "①

재 징 란 다 각 말 다" .

연도1.

징2.

3.

지 비 계 체4.

지 비 계 체5.

에 재 사 란 다 각 사18 2 6 " "②

말 다.

에 체 청 경우 재 사1.

가 체연월.

계 계.

다 체.

라 계 계.

에 납 청 경우 재 사2.

가 납 연월.

계 계.

다 납.

라 납 리 실.

마 납 리 계.

본 신[ 2010.1.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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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 리 등6

독 등32 ( ) 징 납 가 납 내에 납 지 니①

경우에 별지 식 독 납 경과후 내에10 7 ,

독 납 내에 납 지 니 경우에 차에 여 독 가1

다 개. < 2003.12.31>

규 에 라 독 경우 납 당1 10②

내 다.

징 규 에 공시 달 여도 납 지 납10 2③

지 니 에 당 채 에 통지 여 다.

33 삭 <2003.12.31>

징 결 월34 ( ) 징 매 계연도 징 결 미①

납 다 계연도 징 결 월 여 다.

규 에 월 다 계연도 월 규1 1 1 92 1②

에 징 당 과목에 당 계연도 과 여 재 고,

계연도 월 었 시 여 다 다만 계 상 간 고 체. ,

에 라 생 월 다 계연도 월 여 재 고 계1 16 ,

연도 월 었 재 여 다.

계연도에 월 징 결 계 여 납 지 니 경우에③

규 에 여 재차 월 여 다2 .

납결 결35 ( ) 징 다 규 에 라채 결 통①

지가 거 시 그 사 여 징 결 납

없게 에 그 사 재 갖 어 납결 결 여 다.

징 규 에 납결 결 에 별지1 1②

식 징 결 에 별도 여 다.

신청 등 보고36 ( ) 징 징 결 에 사 에 여 신청·

심 청 에 에게 그 뜻 보고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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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사용자3

사용 리37 ( · ) 업 취 사용 운용

업 담당 공 원 사용 납공 원 여 니

다 다만 원 과 등 여 가 게 업 담당 공. ,

원 사용 납공 원 여 가 경우에 ,

경우에 고 통 감 사용 납 보 리 여·

다.

용규38 ( ) 내지23 , 27 , 54 , 55 , 64 , 66 70

규 사용 납공 원 경우에 용 다.

장 지 출4

지출원인행 등1

지 원 등39 ( ) 재 지 원 경우에 별지

식 별지 식 지 원 고 별지11 11 2 , 12

식 지 원 에 재 여 다 개. < 2007.11.6>

개[ 2003.12.31]

공사계 등 지 원40 ( ) 재 공사 용역계 경우에 계· ·

지 원 고 공사 도 등에 라 공사,

지 지 에게 다.

지 원 변경통지41 ( ) 재 등에 라 지 원 변경

경우에 그 변경 사 지 에게 통지 여 다 계 과목 등 못 재.

어 변경 경우에도 같다.

지 원 계42 ( ) 재 등에 지 시①

가 도래 에 지 원 에 계 계 규격 검사 그· · ·

지 원 계 여 지 에게 여 다.

재 규 에 지 에게 에 어1 22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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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 에 채 등 채 등 라 다 등 에3 ( " " ) (「 」

등 업 말 등 라 다 계, " " )

가 시 통 사본 등 계 체에 료 께 여 다 개. <

2011.10.4>

당 채 등43 ( ) 규 에 고 채 등42 2①

등 계 지 원 계 에 재 채 등 실 개

계 여 다 다만 채 등 사망 등 여 지 원 계 에. ,

재 당사 등 계 지 없 경우에 당 채

승계 계 지 다 개. < 2011.10.4>

공사 매 계 도 거래 공 에· 2 1② 「 」

규 에 도 에 당 경우 당 도 사업 에게 도

가 직 지 경우에 당 사업 규 에 채 등1

본다 개. < 2005.6.30>

재 단 에 규 고 계 체 고 경1③

우에 당 채 승계 여 지 에게 여

다.

지출 차2

지 결44 ( ) 지 별지 식 별지 식 지13 13 2

결 에 라 지 고 그 결과 별지 식 지 에 여14

다 개. < 2007.11.6>

계 체45 ( ) 규 에 고 고28 2①

체 고 등 라 다 에 다 각 사 재( " " )

여 다.

계연도 계1.

지2.

채 실3.

채 계4.

징 고 체 경우에 다5. ( )

고 등 연월 과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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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규 에 라 등에 계 체 에28 2②

채 등 지 등 계 가 지 여 등 미리 여

다 개. < 2011.10.4>

지 등 체 고 계 에 가 통지③

경우에 그 내용 후 등에 새 운 계 재 고

등 재 여 다.

보통신매체 등 시 지 차46 ( ) 지 규 에29 2①

라 고 등 여 등에 경우에

에게 여 여 등에 게 여 다.

규 에 라 지 신 여 등에 고1②

등 경우에 고 등에 등에 등

감 여 편우편 사·

여 다.

규 에 라 등에 고 등2③

고 경우에 그 내용 등 등에 미리 고지 여 다.

지 건 과다 등 사 여 등 청④

경우에 규 에 고 등 등1 ·

보통신 매체에 여 등에 다.

고 에 지47 ( ) 재 에 라 고30 1①

경우에 지 식 다 개. < 2008.10.1>

에 라 고 에 지 통지 계30 2②

계 별 별 별 재 승 경우에 상· · 1 ( 1 )

지 여 등 용지 지 게 여

다 경우 지 별 월별 계 등에 통지 여.

다 개. < 2003.12.31, 2005.6.30, 2008.10.1>

재 에 고 여 지 경우에 그 지1③

차 등에 여 사 다 개. < 2008.10.1>

체결과 통지48 ( ) 등 규 에 계 체45 46

료 경우에 그 결과 지 에게 통지 여 다.

공 가 지49 ( ) 지 지 득「 」 「 」

규 에 원천징 과 지 규 에 특별징 가 그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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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경우에 공 내역 별지 식 지 결 에 재13

고 공 후 지 여 다 개. < 2005.6.30>

공 등 납 차50 ( ) 지 규 에 라 지 에49

공 등에 납 내에 납 여 다.

등51 ( ) 지 규 에 라 등22 4①

지 경우에 다 개. < 2003.12.31>

채 등 가가 상 사업 에 당 경우에 규 에1② 「 」

고 가가 규 에 계산 득16 , 163「 」 「 」

규 에 계산 규 에 계산 여121「 」

다 개. < 2005.6.30>

지출의 특3

운 경비52 ( ) 에 라 운 경비 지31 1①

경비 고 건당 만원 다 다만 다 각 어 에500 . ,

당 경우에 그러 지 니 다 개. < 2007.11.6, 2008.10.1>

업특별 계상 당 사업에 직 경비1.

운 비 공과 원 참 비2.

특 동비 사 동에 경비3.

그 에 재 경비4.

에 라 운 경비 지 경비 다 각 같31 5②

다 개. < 2007.11.6, 2008.10.1>

건비 역병사 특 지근 당1.

삭2. <2007.11.6>

보 사망보 가 공 사망 시 병사 역 여3. , , ,

비 여비 상근 비역 공공 사 운 여비 신체검사 격 귀가, ,

여비 가 비 포상 상 에 감 통역, , , · ·

역 에 비 등 실비변상

삭4. <2007.11.6>

민간 료비5.

그 에 재 경비 질상 운 경비 지 것6.

다고 경비



706❚ 타 법.Ⅲ

운 경비53 ( ) 지 규 에 라 운 경비32 2

가 경우에 경비 지 시 고 등 고 여·

운 경비 납공 원 고 도 여 다.

고 계 개54 ( ) 운 경비 납공 원 에 라32 5①

고 계 개 고 경우에 사등에 다 각

여 다 개. < 2005.6.30, 2008.10.1, 2011.10.4>

고 거래신청 사등 것 말 다1. ( )

가가 시 에 라 고 여 사본2. 8 2「 」

그 에 등 사등3.

에 고 계 개 시에 감과 비 등 고 통1②

다 개. < 2008.10.1>

에 감 운 경비 납공 원 직 사용 다 다만2 . ,③

다고 경우에 운 경비 납공 원 실 가

게 다 개. < 2008.10.1>

에 비 운 경비 납공 원 체 경우에 변경2④

여 다 개. < 2008.10.1>

사등 고 별도 계처리 여 고 계 고⑤

보통신시 용 여 등에 고 납상 통보 여 다.

개< 2011.10.4>

지에 고 사 에 고 계 개 운용에1 5 ·⑥

사 재가 다 개. < 2008.10.1>

재 에 라 고 개 운용에 사 경우에6 ·⑦

재 에게 통지 여 다 개. < 2008.10.1>

복 고 계 개 지55 ( ) 운 경비 납공 원 동시에 개2①

상 고 계 개 지 못 다 다만 다 각 경우에 그러 지 니. ,

다 개. < 2011.10.4>

고 계 변경 여 고 계 지 에 새 운1.

고 계 개 경우

규 에 라 재 공 에 등 등에 운 경2. 39

비 통 별 경우

규 에 라 고 계 개 변경 지 운1 54 ·②

경비 납공 원 그 사실 지 등에 통지 여·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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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56 ( ) 운 경비 납공 원 채 등 지 청 가

에 청 당 여 사 후 지 여 다.

지 결 등57 ( ) 운 경비 납공 원 규24 5①

에 라 매 드 사용 에 매 드 사용 지 에

산과목별 건 지 결 다1 .

운 경비 납공 원 별지 식 지 결 에 라 지14 2②

고 그 결과 별지 식 납 에 여 다, 31 .

개[ 2003.12.31]

매 드업 취 등58 ( ) 재 에35①

매 드 드 라 다 운 고 신용 드업 에 여 보( " " ) ·

통신시 용 여 산과목별 사용 도사용내역 등에 보 가·

당 신용 드업 가 상 공 비 갖 게 여 다 개. <

2008.10.1>

재 에 비 갖 신용 드업1②

에게 통지 고 납공 원에게 통지 여 다 개, . <

2008.10.1>

드사용 체결59 ( ) 운 경비 납공 원 에 라 신용35①

드업 드사용에 체결 고 경우에 에 라58 2

재 통지 신용 드업 상 여 다 개. < 2008.10.1>

운 경비 납공 원 에 체결 경우에1②

에게 보고 여 다 신용 드업 변경 여 체결 경우.

에도 같다 개. < 2008.10.1>

재 에 라 운 경비 납공 원 신용 드업 체1③

결 등에 지 다 개. < 2008.10.1>

드 리60 ( ) 운 경비 납공 원 신용 드업 에게 산①

과목 드사용 별 드 신청 여 다.

규 에 라 드 신청 경우에 드별 비 여 여1②

다.

운 경비 납공 원 드 비 고 드 비· ,③

에 여 보 지 여 다.

드사용 드 에 여 보 리 여 다· .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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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 드업 변경61 ( ) 운 경비 납공 원 드사용에 체

결 신용 드업 변경 고 경우에 규 에 라 새 운 신용59

드업 체결 고 새 운 드 후 지 여,

다.

드 사용62 ( ) 운 경비 납공 원 지 운 경비①

에 시 산과목별 사용 도 지 산 계시 용 여·

신용 드업 에 통지 여 다 개. < 2007.11.6>

운 납공 원 드 사용 공 원 드사용 라( " "②

다 규 에 산과목별 사용 도 과 여 사용 여 니 다) 1 .

드 실신고63 ( ) 드사용 드 실 경우에 시 신용 드업

에 신고 고 운 경비 납공 원에게 통지 여 다.

계 체에 운 경비 지 등64 ( ) 운 경비 납공 원

규 에 지 여 계 체 거 고 경우에36

고 거래 사등 에 다 개. < 2011.10.4>

개[ 2003.12.31]

지65 ( ) 에 라 지 용도 다36 1 1

각 같다 개. < 2007.11.6, 2008.10.1>

건비 역병사 특 지근 당1.

삭2. <2007.11.6>

운 비 각 료사용료 운 당 과운 비3. · ,

업 진비 경비4.

보 사망보 가 공 사망 시 병사 역 여5. , , ,

비 여비 상근 비역 공공 사 운 여비 신체검사 격 귀가, ,

여비 가 비 포상 상 에 감 통역, , , · ·

역 에 비 등 실비변상

삭6. <2007.11.6>

민간 료비7.

등 계 체 드 사용 여 지 곤란 여 가 게8. ·

지 여 경비

특 동비 사 보 동 등 특 업 에 직 경비 가9. ·

게 지 여 경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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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에 재 경비 용도상 사용 가 다고10.

경비

운 경비 공66 ( ) 운 경비 납공 원 채 등에게 지

에 득 규 에 원천징 과 지「 」 「 」 「 」

규 에 특별 가 등 사 에 공 여 에 49 50

규 용 다 개. < 2005.6.30>

운 경비 체지67 ( ) 운 경비 납공 원 고 상계원천·①

징 등 여 고 고에 납 경우에 에 라 사64

등에 통 과 감 시 여 당 징 에게 납 여

다 개. < 2008.10.1, 2011.10.4>

지 단체에 납 경우에 용 다 개1 . < 2008.10.1>②

등 등68 ( ) 운 경비 납공 원 운 경비

지 에 감사원규 에 라 채 등 등

거 사 여 다 개. < 2003.12.31, 2011.10.4>

목개[ 2003.12.31, 2011.10.4]

지 납69 ( ) 운 경비 납공 원 지 당 고①

계 에 납 다.

운 경비 납공 원 규 에 라 지 고 계 에1②

납 고 에 별지 식 납결 에 납결14 3

고 별지 식 고 납고지 납 여 에게 여, 15

다 개. < 2003.12.31>

운 경비 납공 원 규 에 라 당 계연도에 납고지2③

납 다 계연도 월 경과 여 납 경우에 징 에게1 15

납 고 그 내용 보고 여 다.

운 경비 납공 원 고 납고지 실훼 등 신고가 경·④

우에 별지 식 납 납 여 납 여 에 여16

다.

계 체70 ( ) 규 운 경비 납공 원 규75 64

에 라 계 체 채 등 계 가 닌 계 체 것 경

우에 용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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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 운 경비에 지 청71 ( ) 운 경비 납공 원 37

규 에 라 납 에 여 신용 드업 지 청 가

에 채 재 지 시 여 등 사 여 지 여 결 여,

다.

개산72 ( ) 에 재 경비 란 다 각41 5 " "

경비 말 다 개. < 2005.6.30, 2008.10.1>

가 사 사업 탁 거 게 경우 그에 경비1.

가 당사 계 에 시 지에2. 64 66「 」

가변동 계변경 그 계 내용 변경 여 계 변동·

것 상 경우에 지 가 납 가

개[ 2003.12.31]

탁경비 처리73 ( ) 등 등 규 에 라43①

경비 지 탁 경우 그 탁경비 탁목 에 라

납 여 다 개. < 2003.12.31, 2011.10.4>

등 등 규 에 탁경비에 여 별 계1②

고 다 고 과 여 계처리 여 다 개. < 2003.12.31,

2011.10.4>

등 등 매 계연도말 재 탁경비 에③

다 계연도 월 지 당 에게 납 여 다 개1 15 . <

2003.12.31, 2011.10.4>

등 등 탁경비 납에 비 고 그 납사④

보 여 다 개· . < 2003.12.31, 2011.10.4>

탁경비 처리에 여 사 재등⑤

당 등 과 여 다 개. < 2003.12.31, 2011.10.4>

목개[ 2003.12.31]

지출 의 반납4

지 납74 ( ) 지 지 규 에 라 당 지45①

산과목에 납 고 에 별지 식 고 납고지15

납 여 에게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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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규 규 에 라 납 납결과46 106②

등 통지 경우에 그 사실 에게 보고 여 다.

계 체 에 지 납75 ( ) 지 규28 29

에 라 계 체 지 채 등 계 가 닌 계 체 었거 지

과 여 지 경우에 시 규 에 납 차 취 여74

다.

납 납76 ( ) 지 지 납 고 납고지

재 청 경우에 별지 식 납 납 여16

다.

장 상 계5

상계77 ( ) 징 지 납공 원 민 규 에 라 가·① 「 」

채 채 동 에 경우에 상계처리 다 개. <

2005.6.30>

규 에 라 상계 경우에 그 결과 별지 식 상계1 17②

에 라 상계 상 지 당 계 계공 원에게 통지 여 다.

징 상계처리78 ( ) 징 규 에 라 상계가77①

에 여 징 결 에 상계 에 상당 에 여 지

납공 원 직 납 고지 에 여 당 지·

납공 원에게 당 납 고지 여 에 상계 라고 시 여, " "

다 지 납공 원 청 가 에도 같다. .

징 상계가 에 여 징 결 에 상계 포②

여 징 결 여 다.

지 상계처리79 ( ) 지 규 에 라 상계 경우에77①

상계 에 여 징 에게 체납 고 그 결과 징 에게 통보

여 다.

규 에 상계 후 가가 납 경우에 상1②

계 가 납 상계 상 등 여 징 에게 통보, ,

고 가가 지 경우에 그 지 여 다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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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공 원 상계처리80 ( ) 운 경비 납공 원 규 에 라77①

상계 경우에 그 상계 에 납 고지 상계 첨 여 징

계 에 납 여 다.

경우 운 경비 납공 원 채 등 운 경비 납공 원1②

에 채 상계 에 당 징

납 고지 납 차 취 여 다.

규 규 에 상계 후 과 경우에79 2 1③

용 다.

장 재 증권 행 고 체6 개< 2005.6.30>

집81 ( ) 재 집 경우에 에 고①

그 과 께 청 지 에 여 다.

경우에 과 에 에 비 여1②

다.

매82 ( ) 재 매 경우에 매 만

상 지 계산 여 매 거 가격 매 다.

찰83 ( ) 재 찰 경우에 찰 여①

과 단가 용 여 산 단 당 가격 말 다 찰 게( )

여 재 내 내 라 다 찰( " " )

에 찰 차 에 라 만 찰( 4

에게 공 다 에 같다 에 달 지 찰. )

찰 다 다만 후 찰 찰 들. ,

과 산 여 과 에 그 과 에 여 찰 지 니

것 본다 개. < 2008.10.1>

경우에 후 찰 가 상 에 그 에 비 여1 2②

다 개. < 2008.10.1>

재 보 여 다고 에 1③

에 라 찰 가 산 평균 건2

찰 여 만 찰 게 다 개. < 2008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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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에 라 만 찰 게 경우에3④

당 찰 에게 과 그 사 여 공고 다 개. <

2008.10.1>

내 비84 ( ) 재 내 시 개찰

에 비 여 다 개. < 2008.10.1>

찰참가 격85 ( ) 재 다고 에 찰참가

격 다 개. < 2008.10.1>

찰86 ( ) 찰에 참가 고 재 식에

찰 찰마감 시 지 지 에 여 다 개. < 2008.10.1>

찰보87 ( ) 재 다고 에 찰참가①

여 찰보 납 게 다 경우에 찰보 재.

여 공고 다 개. < 2008.10.1>

찰보 에 지 니 도 여 다.②

찰보 재 충당 다.③

찰보 고귀88 ( ) 찰 가 찰결 통지 고 지 에

납 지 니 에 그 찰 여 다 경우에. 87

규 에 라 찰참가 여 찰보 납 게 에 당 찰

가 납 찰보 고에 귀 도 여 다.

찰89 ( ) 다 각 에 당 경우 그 찰 여 다1 .

찰참가 격 없 가 찰에 참가 경우1.

규 에 라 찰참가 여 찰보 납 게2. 87

찰보 납 지 니 경우

찰 에 재 사 경우3.

찰 에 없 경우4.

그 에 고도 가 경우5.

체90 ( ) 재 에 고 운용계 과 각 계76

계 간에 체 거 고 운용계 내 각 계 간에 체 고

에 다 각 사 여 에 그 체 고 당

계 계 에게 그 내용 통지 여 다 개. <

2005.6.30, 2008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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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연월1.

체 고 계 계 과2.

장 한 행등 사무7

통 칙1

고91 ( ) 등 다 각 에 라 고 납 여

다.

1.

지2.

3.

그 고4.

고 과 가 취92 ( ) 등 그 주 사 지사·①

다 각 고 리 여 고 납 가 에 사 취

게 다 개. < 2005.6.30, 2008.10.1, 2011.10.4>

다 각 목 사등 업 에 등 리 지 것1.

가 동 규 에. 2 2 5「 」

지 규 에 사등. 11 1 3 6

다 각목 에 그 연 가 등과 계 에 라2.

리 지 것

가 업 동 에 라 립 업 동. 「 」

산업 동 에 라 립 산업 동. 「 」

다 신용 동 에 라 립 신용 동. 「 」

라 새마 고 에 라 립 새마 고. 「 」

마 상 에 라 립 상. 「 」

산림 에 라 립 산림. 「 」

에도 고 체신 고 납 가 에 사 취1②

고 납 고 납사 취 다 개, . < 2008.10.1>

등 다고 경우에 지 별 통 지 고 그③

에 지사 고 리 체신 포 다 같다 고 납· ( . )

에 사 통 게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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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에 고 리 통 지 폐지1 3④

에 그 사실 다 계연도 월말 지 재 에게 통지 여1

다 개. < 2008.10.1>

재 에 라 지 고 리 규1 ,⑤

거 고 에 보통신시 미비 고 납에

사 취 것 지 니 다고 경우에 등에

고 리 지 취 다 개. < 2008.10.1>

등 에 가 경우 특별 사 가 없 에5⑥

여 다 개. < 2008.10.1>

에 라 고 리 지 취 경우에 당 사5 6⑦

등 업 체에 여 지 취 다 개. < 2008.10.1, 2011.10.4>

재 에 체신 고 납 에 여2 5⑧

에 여 고 납에 사 취 다 개. < 2008.10.1>

고 취93 ( ) 등 주 사 지사 고 리·①

고 납 고 납 에 그 납 에94

당 계 에 지체 없 집 여 계처리 여 다 개. < 2008.10.1>

재 고 리 여 다고 경우에②

고 납상 지 없 에 고 리 납 재

에 여 간동 당 계 에 집

연 게 다 개. < 2008.10.1>

에 라 집 연 에 여 보통 리 참2③

여 재 다 개. < 2008.10.1>

가 계94 ( ) 등 그 주 사 에 고①

리 당 계 여 다.

재 에 당 계 에 가 에 계1②

가 다고 에 등 여 게

다 개. < 2008.10.1>

에 당 계 경우에 과 상 간2③

체 경우 고 당 계 거쳐 다 개. <

2008.10.1>

가 계산95 ( ) 에 라 가 에 여86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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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계산 지 등에 사 재

재 여 다 개. < 2008.10.1>

고 계산 납96 ( ) 규 에 고86 5①

원 에 가산 지 니 계산 에 사등,

고 계 별 계산 여 통보 상당 에 개 어

당 사등 당 계 에 여 당 납공 원 계·

계 징 납 여 다 개. < 2011.10.4>

규 에 라 상당 납 에 그 내역 당1②

징 에게 통지 여 다.

규 에 통지가 경우에 규 용 여 징 결2 5③

여 다.

규 에 계산 매 계연도 월 월2 4 30 10 31④

고 납 각각 매 계연도 월 월 다, 5 15 11 15 .

시차 상97 ( ) 에 라 시차 에 고32①

납 에 당 가 에 고 그 사실 재

과 재 지 공 원에게 통지 여 다 개. < 2008.10.1>

재 시차 상 통지가 에 당②

가 에 여 상 후 그 사실 재 과 재

지 공 원에게 통지 여 다 개. < 2008.10.1>

업시간 고 취98 ( ) 등 각 특별 사

여 업시간 에 고 납 청 에 취 여 다.

재등에 업99 ( ) 등 에 사 에①

고 취 리에 사 재 승

다 개. < 2008.10.1>

규 에 고 납 가 고 에 빙· 107②

에 그 보 식과 보 등에 여·

사 재 승 등 다 개. < 2008.10.1>

입2

징 계 신 폐지100 ( 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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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 통지 께 징 계 신 폐지 경우에·

규 에 내역 에 당 징 계 신 폐지107 5

여 다.

과 납 등101 ( ) 등 규 에 라17 2 4

징 과 납 에 지 가 경

우에 에 납 등 계 체 여 다 경우.

등 과 납 에 계처리 여 과 납

지 계 지 계 다 개. < 2003.12.31,

2011.10.4>

지 에 가 여 징 납102 ( ) 지 에 가 여 징

납 차 재 과 여 에

다 개. < 2008.10.1>

지출3

계103 ( ) 등 계 신①

폐지 경우에 계 내역 에 당· 107 6

계 신 폐지 여 다.

계 개 청 경우에 등에 감1②

등 여 다.

월별 계104 ( ) 등 재

별 월별 계 에 통지가 에 그 계107 6

내역 에 고 에 차 취 여 다 개, . < 2008.10.1>

계 체 실105 ( ) 등 지 고 에①

라 고 계 가 경우에 채 등 계 계 체 차 취

여 다.

등 지 고 체 가 경우에 당②

징 계 체 리 여 다.

지 납 차106 ( ) 등 고 리 지 납①

지 납 납 에 지체 없 에 납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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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라 납 당 계연도 납1②

지 납 처리 고 납 지 산 계시 용 여 지 에·

게 통지 여 다 다만 계연도 지 납 에 여 다 계연도. ,

처리 고 징 에게 통지 여 다.

개[ 2008.10.1]

장부 계산보고 및 증명4 ㆍ

107 ( ) 등 에 라 다 각 비 고 매96 ,

고 납 가 리 여 다 개. < 2008.10.1>

고1.

고 내역2.

당 내역3.

고4.

내역5.

계 내역6.

탁 내역7.

그 에 재 내역8.

고108 ( ) 등 규 에 사 처109 110

리 여 각 고 내역 고 그107 ·

별도 비 고 매 고 상 리 여 다.

가 계산보고109 ( ) 등 매 당 고 차①

여 재 에게 여 다 개. < 2008.10.1>

등 계 계공 원 재②

고 가 에 청 가 에 여

여 다 개. < 2008.10.1>

에 고 차 식 그 재 재1③

에 다 개. < 2008.10.1>

고 계산보고110 ( ) 등 에 고 차109 1①

시 고 납상 포 여 다 개. < 2008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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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사등 계 계공 원 재②

고 에 청 가 에 여 여

다 개. < 2008.10.1, 2011.10.4>

장 출납공무원8

취111 ( ) 납공 원 규 에 라 에 갈 여 3

규 에 라 다 에 에4 ( " " )

여 취 여 다.

등 탁 등112 ( ) 납공 원 납 등( " "

라 다 지체없 등에 납 거 사등에 여 다 개) . <

2011.10.4>

등 보113 ( ) 납공 원 등 직 보 없다 다만 다. ,

각 경우에 그러 지 니 다 개. < 2011.10.4>

납공 원 사용 납공 원 납 등 등1.

사등에 납 에 시 보 경우

운 경비 납공 원 단 규 에 지2. 36 1

여 보 경우

등 직 보114 ( ) 단 규 에 라 납공 원 등 보113

경우에 견고 용 에 보 여 다.

등 망실보고 등115 ( ) 납공 원 그 보 등 망실

에 다 각 사 재 망실보고 지체없 경

여 에게 여 다.

1.

납공 원 직2.

망실 시3.

망실4.

망실 원 과 사5.

망실사실 견동6.

망실사실 견 후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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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에 참고사8.

겸직 지116 ( ) 납공 원과 운 경비 납공 원 직 동

겸 없다 다만 경우 원 과 여 그 직 겸 여. ,

득 사 가 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규 납공 원 사 취 차117 ( ) 규 에

사 에 납공 원 사 취 차에 사 다.

장 보9

결의 장부 및 보고1 ㆍ

118 삭 <2003.12.31>

보 비119 ( · ) 계 계공 원 에 계92①

에 다고 경우에 보 비 다 개. < 2008.10.1>

재 과 에 라 다 각93 94②

식 비 고 그 에 다고 경우에 보 비

다 개. < 2007.11.6, 2008.10.1>

별지 식1. : 22

별지 식2. : 23

별지 식3. : 24

지 별지 식4. : 25

별지 식 별지 식5. : 26 26 2

별지 식 별지 식6. : 27 27 2

에 보 에 결1 123 1③

다 개. < 2008.10.1>

실 등 복120 ( ) 계 계공 원 천재지변 그 사고 여①

계 가 실 에 지체없 다시 여 다 경우.

없 경우에 승 얻어 계 다.

계 계공 원 규 에 월계 사 납 빙124 ( )·月計對査表②

지 원 계 등 계 가 실 훼 경우에 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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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 등에 여 그 사본과 그에 다 개. <

2005.6.30>

보고 과121 ( ) 계 계공 원 지 납실·①

없 경우에도 규 에 다 각 식 보고 여97

다 개. < 2007.11.6>

징 보고 별지 식1. : 28

지 원 지 보고 별지 식2. : 29

삭3. <2007.11.6>

계 계공 원 규 에 보고 에 당 월 월계 사 사본1②

규 에 차 그 참고 여 다125 1 .

보고122 ( ) 계 계공 원 규 에 보고121①

후 당 보고 재사 여 에 고 월 보

고 당 에 감 시 여 고 그 사 여 다, .

계 계공 원 월 보고 후 여 에 미②

보고 에 여 감 보고 다 계연도 월1 25

지 여 다.

보통신매체에123 ( ) 계 계공 원①

계 결 보고 지 산 계시 사용 여 여 다· · .

개< 2007.11.6>

에 식 에 에 보 그가1 119 1②

지 보통신매체 용 여 게 에 미리 재,

과 여 다 개. < 2008.10.1>

계 계공 원 에 계 등1 2③

보 여 당 료가 등 보통,

신 보 억매체 당 계 보 보 지 지 리 여·

다 개. < 2008.10.1>

월계 사2

월계 사124 ( ) 등 매월 월계 사 후 지 산 계·①

시 용 여 다 달 지 징 지 납공 원 에3 · · (



722❚ 타 법.Ⅲ

징 등 라 다 에게 여 징 등 등" " ) ,

월계 사 다 달 지 지 산 계시 용 여 처리 여5 ·

다 개. < 2007.11.6>

등 지 산 계시 용 여 월계 사 없·②

경우에 월계 사 다 달 지 징 등에게 등 우편3 3

여 징 등 사 여 후 그 지, 2 5

등에 여 다 개. < 2007.11.6>

개[ 2005.6.30]

월계 사125 ( ) 징 등 규 에 라 지 산124 ·①

계시 용 여 등 월계 사 계 결 등 계

상 사 여 과 에 내용 에 월계 사,

에 고 그 차 여 다 개. < 2005.6.30, 2007.11.6>

징 등 월계 사 처리 후 월계 사 계 에 가②

견 에 그 사 재 등에 여 청

여 다 개. < 2005.6.30>

류3

청126 ( ) 계 계공 원 지 계연도 계·

등 못 재 어 납 지 에 다 계연도 월 지1 15

등에 청 여 다 경우 청 당 업.

계 계공 원 여 다 계 계공 원 사실 견 에,

당 업 계 계공 원에게 그 사실 청 도

여 다.

납 빙 재사127 ( ) 납공 원 납 빙 통지

납 재사 가 견 에 다 계연도 월1 15

지 징 등에 그 청 여 다.

128 ( ) 등 계 계공 원 126 127

규 에 청 가 에 그 차 취 고,

그 결과 당 계 계공 원에게 통지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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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연도 경과후129 ( ) 계 계공 원 납 리 내에

지 못 에 그 상태 계 리 다 계 계공 원과 계가,

사 에 여 그 사 당 계 계공 원에게 통지 여

다.

계 리130 ( ) 계 계공 원 규 에 라126 127

등에 청 후 통지 에 그 계

리 여 다 경우 통지 가 청.

월 경과 경우에 통지 당 월 보고 에 그 사

여 다.

사 의 인계 등4

사 계131 ( · ) 계 계공 원 체 에 체①

재 계 마감 고 여 다.

계 계공 원 체 에 사 계 께 다 각 계②

갖 어 계 여 다 개· . < 2011.10.4>

징 징 보 미 납1. : , ,

계

재 지 원 보 지 원 에 계2. : ,

지 지 보 원천징 리 계3. : ,

납공 원 납 보 고 거래 사등에4. : , (

체 재 고 청 여 것 말 다),

재 계

사용 납 고 운용계 납 고 운용계 납공 원·③

체 에 규 에 계 계공 원 계 에 여 계2 · ·

여 다 개. < 2005.6.30>

내지 규 에 라 계 마 후 계1 3 ·④

목 각각 보 고 에게1 , 1

여 다 개. < 2005.6.30>

등 계132 ( · ) 보 고 납공 원 체 에①

후 납공 원 재 상 후 고·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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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뜻 재 재 에 여 다.

고 통 보 고 운 경비 납공 원 체 에 후·②

운 경비 납공 원 고 통 상 후

고 그 뜻 재 에 여 다, .

드 보 고 공 원 체 에 후 공 원 드 사용내·③

역과 매 상 후 고 그 뜻 재 에,

여 다.

리 계 계공 원 등 사 계133 ( ) 규 에105 2①

리 계 계공 원 등 체 거 에 131

규 에 여 그 사 계 여 다132 · .

계 계공 원 리 계 계공 원 계 계공 원 등·②

사고 여 사 계 없 에 다 공 원 여 신

여 계 도 여 다.

계 계공 원 등 폐지 차134 ( ) 계 계공 원 폐지①

고 경우 당 계 계공 원 업 여 계 계공

원 지 여 계 게 고 그 사실 재 감사원· , ·

등 징 경우에 다 에 통지 여 다 개( ) . < 2008.10.1>

가 폐지 경우 폐지 계 계공 원별②

새 운 재 감사원 등 징· · (

경우에 다 에 통지 여 다 개) . < 2008.10.1>

그 직 폐지 계 계공 원 폐지 재 계③

마감 고 에 사 계 여 다, 131 132 · .

개< 2008.10.1>

그 직 폐지 납공 원 사용 납공 원 보 고④

지체없 징 에게 납 여 다.

그 직 폐지 운 경비 납공 원 보 고 고 통 과⑤

드 지 별 보 고 드 말 다 에 께 지( ) 7

에게 납 고 그 사실 재 에 지 과 께 각각,

여 다 개. < 2008.10.1>

운 경비 납공 원 에 라 고 통 과 드 납 경우에5⑥

고 과 보 고에 납 고 신용 드업 에게 드 사용

지신청 여 다 경우 결 지 니 드 사용 경우에.



국고 리법 시행규칙❚725

고 통 에 그 고 납 여 다 개. < 2008.10.1>

그 직 폐지 계 계공 원 다 각 그 직 과 께⑦

에게 여 다.

징 징 보고 월계 사 미 납1. : ,

재 지 원 보고 산2. :

지 지 보고 지3. :

납공 원 납보고 월계 사 고4. : , , ,

드사용

에 고 지 과132 2 · 3 7⑧

등 거래 사등 거래 신용 드업 등에게 청,

여 다 개. < 2008.10.1, 2011.10.4>

그 식135 ( ) 규 시 에 그 계 지 지· , ·

각 보고 식 다 각 같다 개. < 2007.11.6>

납 별지 식1. : 31

지 원 별지 식 별지 식2. : 32 32 2

지 원 별지 식 별지 식3. : 33 33 2

지 원 별지 식4. : 34

징 보고 별지 식5. : 35

운 경비지 보고 별지 식6. : 36

체경비 징 보고 별지 식7. : 37

지 결 별지 식 별지 식8. : 38 38 2

< 240 , 2011.10.4>

규 월 시 다2011 10 5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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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담 리 본법

[ 2011.10.26] [ 10911 , 2011.7.25, ]

목1 ( ) 담 리 운용에 본 사 규ㆍ

담 운용 공 보 여 민 편 고 업

경 동 진 목 다.

개[ 2010.3.31]

2 ( ) 에 담 란 지 단체" " , ,

탁 공공단체 등 에 라 담 과

여 과 라 다 가 담 과 여 그 에도( " " ) , , ,

고 재 용역 공과 계없 특 공 사업과 여 에

에 라 과 지 특 담보(

보 격 가진 것 다 말 다) .

개[ 2010.3.31]

담3 ( ) 담 별 에 규 에 지 니 고

없다.

개[ 2010.3.31]

담 과 건등4 ( ) 담 과 근거가 에 담 과

징 주체 목 과 건 산 산 과 등 과 건등, , , , , ( " "

라 다 체 고 게 규 어 다 다만 과 건등) . ,

내용 당 에 체 여 에 라 통 리ㆍ

규 다.ㆍ ㆍ

개[ 2010.3.31]

담 과 원5 ( ) 담 목 달 여①

에 공 보 도 과 어 특별 사 가 없,

과 상에 과 어 니 다.

과 가 담 과 경우에 담 납 에게 미리 다 각②

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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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 납1.

담 과 근거 납 산 근거 미납 시 사2. , ,

담 감 건3.

담 용도4.

에 여 견 다 뜻과 견 지 니 경우5. 2

처리

견 과 주6.

견7.

그 에 담 과 납 에 사8.

과 에 라 담 납 가 견 타당 다2 5③

고 그 견 여 다.

과 다 각 어 에 당 경우에 에 통지2④

지 니 다.

공공 복리 여 게 처 가 경우 다만1. ( ) . ,福利

당 에 경우만 당 다.

당 처 질상 견청취가 곤란 거 다고2.

만 타당 가 경우

당 에 담 과 과 간 납 등 여 고3. , ,

각 내용 포 여 매 담 과 경우 다만2 . ,

납 에게 과 경우 과 상 과 상 변경 등 담,

과 건 변경 경우 다.

담 과 감 차에 여 당 에 체 여,⑤

다.

개[ 2010.3.31]

담5 2( ) 담 신 거 과 상 경①

우 그 담 에 시 여 다 다만 그 담 계. ,

시 사 가 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에 담 목 달 여1②

간 여 그 간 과 없다, 10 .

본 신[ 2010.3.31]

가산 등5 3( ) 담 납 가 납 지키지 니 경우에①

당 에 에 라 가산 등 과 징 다.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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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라 가산 등 과 규 당 에 에 당 담1②

과목 책 도 납 사 등 고 여,

도 여 다.

본 신[ 2010.3.31]

리 차5 4( ) 납 가 거 당 담 과 징ㆍ

여 리 경우에 신청 도 등

리 차 당 에 게 여 다.

본 신[ 2010.3.31]

담 신 에 심사6 ( ) 사 여①

담 신 담 과 상 경우 담 과 상(

경우 포 다 같다 경우에 당 고 거 당. )

에 재 에게 담 신 타당 에

심사 청 여 다.

에 심사 청 에 담 신 에1②

계 계 라 다 여 다( " " ) .

재 에 심사 청 담 신 다 각1③

에 지 에 담 운용심 원 여 심 게9

여 다.

담 신 목 것1.

담 과 건등 체 고 게 규 어 것2.

3. 담 재원 과 사용목 공 각각 갖 었 것

담 과 복 지 니 것4.

담 과가 보다 것5.

담 목 달 여 간6.

어 것 다만 그 담 계 시 사 가 경우에. ,

그러 지 니 다.

재 에 심사 결과 담 신 같 각3④

에 지 니 다고 경우에 계

에게 그 계 재검 청 다.

개[ 2010.3.31]

담 운용 보고 등7 ( ) 담 규 고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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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 라 다 매( " " )

도 담 과실 사용 등 포 담 운용보고 여

재 에게 여 다.

재 에 라 담 운용보고 담1②

운용 보고 여 매 월 지 에 여 다5 31 .

담 운용보고 담 운용 보고 에 사③

통 다.

개[ 2010.3.31]

담 운용 평가8 ( ) 재 담 게 운용 여①

각 담 과목 과실태 사용내용 건 과 차 공 등 지, ,

검 평가 여 다.ㆍ

재 에 평가 결과 담 운용 지 니1 ,②

거 담 없어 다고 경우에 담

에게 당 담 폐지 등 도개 청 다.

에 라 청 담 특별 사 가2③

없 당 담 폐지 등 개 담 체,

도 신 등 책 마 여 재 과 여 다.

재 담 운용실태 검 평가 거 담 도에④ ㆍ

연 거 여 담 운용평가단 운 다.ㆍ

에 담 운용평가단 운 에 사 통4⑤

다.

개[ 2010.3.31]

담 운용심 원9 ( ) 담 에 주 책과 그 운용 등 심①

여 재 담 운용심 원 원 라 다( " " )

다.

원 다 각 사 심 다.②

담 신 변경 폐지에 사1. ㆍ

에 담 운용평가단 담 평가 결과 도개 청사2. 8 4

원 원 심 가 다고 여 에 사3.

그 에 통 사4.

원 다 각 사람 다.③

재 차 에 재 지 사람1.



730❚ 타 법.Ⅲ

재 리실 그 에 담2. , ,

고 공 원단에 직공 원 에 통 사람

식과 경험 사람 에 재 내 민3. 10

간 원

원 원 에 라 지 재 차 다3 1 .④

지에 규 사 에 원 운 에 사1 4⑤

통 다.

개[ 2010.3.31]

담 도개 에 견청취10 ( ) 재 담 신① ㆍ

폐지 도개 에 여 계 가 경 단체 비 리민간단체 지원, , 2「 」

에 비 리민간단체 계 등 견 듣고 도 여, ,

다.

재 견 듣 여 다고 경우에 공청②

열 다.

에 견 등 차에 여 사 통1③

다.

개[ 2010.3.31]

원< 10911 , 2011.7.25> ( )

시1 ( ) 공포 후 개월 경과 시 다3 .

2 3 생략

다 개4 ( ) 지 생략① ④

담 리 본 다 과 같 개 다.⑤

별 원 원 다11 " 111 " " 111 " .「 」 「 」

⑥   지 생략

5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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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담 리 본법 시행

[ 2008.2.29] [ 20720 , 2008.2.29, ]

목1 ( ) 담 리 본 에 사 과 그 시 에 여

사 규 목 다.

담 신 에 계2 ( ) 담 리 본①

라 다 규 에 라 담 신 에( " " ) 6 2

계 에 다 각 사 시 여 다.

신 담 과 상 경우 담 과 상 경우1. (

포 다 목 그)

과 징 주체2.

과 건3.

산4.

산5.

과6.

상 징7.

징 사용목8.

근거 개 여 내용9.

규 에 계 내용 규1 6 3②

에 에 지 여 체 심사 고 그 결과 첨 여

다.

담 운용 보고 등3 ( ) 규7 1 2①

에 담 운용보고 담 운용 보고 에 다 각 사 포

어 다.

담 신 폐지1.

담 과 징 주체 목 과 건 등2. , ,

담 과 징 실 징 담 사용내역 등3. ·

그 에 담 운용과 사4.

재 매 월 말 지 담 운용보고 지 립 여1②

에게 통보 여 다 개. < 2008.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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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 에 지 에 라 담 운용보고2③

여 매 월 말 지 재 에게 여 다 개3 . < 2008.

2.29>

담 운용 평가 료4 ( ) 재 규8 1

에 평가 여 다고 에 규 에7 1

담 에게 료 다 개. < 2008.

2.29>

담 운용평가단5 ( ) 재 규 에8 5①

여 다 각 에 당 에 담 운용평가단 평1 ( "

가단 라 다 시 운 다 개" ) · . < 2008.2.29>

재 에 지식 상1.

연 에 사 지 재 에 지식2.

상 실 경험 공 계사변 사 업 에 가3. 5 · ·

그 에 재 업 에 지식과 경험 다고4.

평가단 내 원 다30 .②

평가단 담 도 개 에 연 담 운용 실태 사 평가,③

업 등에 경비 산 에 지 다.

에 규 사 평가단 운 에 여 사 규9④

에 담 운용심 원 원 라 다 심 거쳐 재( " " )

다 개. < 2008.2.29>

원 운용6 ( ) 에 재9 3 2 " , ,①

리실 그 에 담 고 공 원단에 직공

원 에 통 라 재 리실과" , ,

원 에 건 담 고 공 원단에

직공 원 에 당 지 말 다 개. < 2006.6.12,

2008.2.29>

② 규 에 여 민간 원 다9 3 3 2 .

원 원 원 라 다 득 사 직( " " )③

없 에 원 지 원 그 직 다.

원 원 집 고 그 다, .④

원 재 원 과 개 고 원 과 찬,⑤

결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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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건 심 여 다고 에 계 공 원⑥

당 가 에 참 게 여 견 들 다.

원 처리 여 원 에 간사 간사 재1 ,⑦

공 원 에 원 다 개. < 2008.2.29>

원 에 민간 원 계 가 등에 여 산 에 당· ·⑧

여비 그 에 경비 지 다.

원 업 여 경우 원 에 별⑨

과 원 다.

원 담 업 에 사연 업 담당 게 여·⑩

원 원 당 에 식과 경험,

에 원 다.

에 규 사 에 원 운 에 여 사 원 결⑪

거쳐 원 다.

담 도개 에 견청취7 ( ) 규 에 여 담 신10①

폐지 도개 에 여 견 고 다 각 사·

사 컴퓨 통신 등 재 에게 여 다 개· · . <

2008.2.29>

견 주 견 단체 경우에 당 단체1. (

주 )

담2.

담 과 징 주체 그 과내용3. ·

도개 청 그 내용4.

그 에 담 도개 사5.

재 규 에 여 도개 견 경우 검1②

고 그 결과 견 에게 주어 다 개. < 2008.2.29>

재 그 직< 20720 , 2008.2.29> ( )

시1 ( ) 공포 시 다 다만 에 라 개. , 8

통 시 에 공포 었 시 도래 지 니 통

개 각각 당 통 시 시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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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7 지 생략

다 개8 ( ) ①   지 생략

  담 리 본 시 다 과 같 개 다.

각 같3 2 · 3 , 4 , 5 1 , 4 , 7 1

각 같 산처 각각 재, 2 " " " "

다.

재 경 산처 실 재6 1 " , , " " ,

리실 고 같 산처 재, " , 7 " " " "

다.

    지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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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한 법률

[ 2008.2.29] [ 8852 , 2008.2.29, ]

목1 ( ) 가 당사 계 에 본 사

계 업 원 도 목 다.

용2 ( ) 찰에 달계 가가 민 민 계,

상 여 체결 계 원 계 포 다 등 가 당( )

사 계 에 여 용 다.

다 과 계3 ( ) 가 당사 계 에 여 다 에 특별

규 경우 고 에 다.

찰에 달계4 ( ) 찰에 달계①

체결 공사용역 계 달 에 근· ·

거 규 에 라 재 여 고시 상 계

다 다만 다 각 에 당 경우에 찰에 달계. , 1

상에 다 개. < 1997.12.13, 2008.2.29>

재 매 매 생산에 용역 달 경우1.

업 매 진 규 에 라 업 매 경우2. ·

곡 리 산 통 가격 에 산 에 산3. · · ·

매 경우

타 달 에 규 내용 통 경우4.

본 규 에 과 공사 용역 달1 ·②

내용에 라 통 다.

각 가재 규 에 말 다( 6 .③ 「 」

같다 규 에 여 탁등 계 사 담당) 6 ·

공 원 계 담당공 원 라 다 계 목 질등 고 여( " " ) ·

다고 에 에 당 지 니 경우에도 통 에1

라 찰에 여 달 다 개. < 2006.10.4>

계 원5 ( ) 계 상 등 에 당사 에 라 체결 어①

당사 계 내용 신 실 원 에 라 여 다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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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찰4 1②

경우에 원 에 라 달 가 민 들 가에 생산

용역에 여 민 민 민 에 생산

용역과 차별 특 건 여 니 다.

계 사 탁6 ( · ) 각 그 에 계 사①

처리 여 다고 에 그 공 원 에 계 에 사

담당 공 원 계 라 다 여 그 사( " " )

그 공 원에게 계 사 리 게 거 그 사

게 다.

각 통 에 여 다 공②

원에게 계 사 탁 다.

각 통 에 여 그 에 계 에③

사 다 에 탁 다.

규 에 계 사 탁 리1 2 · ,④

각 에 직 지 에 갈 다.

계 통 재 보 없 그 직 담당 없다.⑤

계7 ( ) 각 계 담당공 원 계 체결 고

경우에 경쟁에 쳐 다 다만 계 목 질규 등 고 여. , · ·

다고 에 통 에 여 참가 격

거 참가 지 여 경쟁에 거 계 에 다.

찰공고8 ( ) 각 계 담당공 원 경쟁 찰에 경①

우에 찰에 사 공고 통지 여 다.

규 에 찰공고 통지 내용시 타 사1 · ·②

통 다.

찰보9 ( ) 각 계 담당공 원 경쟁 찰에 참가 고①

여 찰보 납 게 여 다 다만 통. ,

경우에 찰보 납 다.

규 에 찰보 납 타 사 통1 ·②

다.

각 계 담당공 원 찰 가 계 체결 지 니③

에 당 찰보 고에 귀 시 다 경우 단 규 에.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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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찰보 납 경우에 통

에 여 찰보 에 당 고에 귀 시 다.

경쟁 찰에 어 찰 결10 ( ) 원 경쟁 찰에 어①

고가격 찰 찰 다 다만 계 목 찰가격 량등. , ,

고 여 통 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고 담 경쟁 찰에 어 다 각 에 당1②

찰 찰 다.

충 계 다고 가격 찰1.

찰공고 찰 에 평가 에 라 가에 가 리 게 찰2.

타 계 질규 등 감 여 통 특별 경우에3. ·

그 에 가 게 찰

계 계 립11 ( ) 각 계 담당공 원①

계 체결 고 에 계 목 계 간계 보 험 담· · · · ·

지체상 타 사 재 계 여 다 다만 통. ,

경우에 생략 다.

규 에 여 계 경우에 그 담당공 원과 계 상1②

가 계 에 계 다· .

계 보12 ( ) 각 계 담당공 원 가 계 체결①

고 여 계 보 납 게 여 다 다만 통. ,

경우에 계 보 납 다.

규 에 계 보 납 타 사 통1 ·②

다.

각 계 담당공 원 계 상 가 계 상③

지 니 에 당 계 보 고에 귀 시 다 경우 단. 1

규 에 여 계 보 납 에 통

에 여 계 보 에 당 고에 귀 시 다.

감독13 ( ) 각 계 담당공 원 공사 용역등 계· ·①

체결 경우에 그 계 보 여 다고

에 계 계 타 계 에 여 감독 거 공 원에·

게 그 사 여 감독 게 여 다 다만 통.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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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경우에 지 여 감독 게 다.

규 에 여 감독 감독 여 다1 .②

검사14 ( ) 각 계 담당공 원 계 상 가 계①

료 에 여 계 계 타 계·

에 여 검사 거 공 원에게 그 사 여 검사

게 여 다 다만 통 계 경우에 지. ,

여 검사 게 다.

규 에 여 검사 검사 여 다 다만1 . ,②

통 경우에 검사 생략 다.

가 지15 ( ) 각 계 담당공 원 공사 매용· · ·①

역 타 고 담 계 에 어 검사 검사 후에 그

가 지 여 다 다만 등 득 사 가 다고 경우. ,

에 그러 지 니 다.

규 에 가 계 상 가지 청1②

통 내에 지 여 그 내에 가지 없 경,

우에 통 에 여 당 지연 에 지 여

다.

동 계 에 어 규 에 규 에 지체2 26③

상 상계 다.

가 납16 ( ) 각 계 담당공 원 재산 매각 용· ·

역 공 타 원 계 에 어 다 에 특별 규 없

계 상 여 그 가 미리 납 게 여 다.

공사계 경우 담보책17 ( ) 각 계 담당공 원 공사

도 계 체결 에 그 담보책 간 여 다 경우 그 담.

보책 간 민 에 규 간 과 없다671 .

보 보18 ( ) 각 계 담당공 원 공사 도 계①

에 어 계 상 여 그 공사 보 보 여 보

보 납 게 여 다 다만 통 경우에 보 보. ,

납 다.

규 에 보 보 납 시 납 간 타1 · · ·②

사 통 다.

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❚739

규 보 보 에 여 용 다 다만 당12 3 . ,③

보 산 없거 경우에 그 보 보 당

보 여 직 사용 다.

단 경우에 그 사용 고에 납 여 다3 .④

가변동등에 계19 ( ) 각 계 담당공 원

공사 용역 타 고 담 계 체결 다 가 변동 계변· · ,

경 타 계 내용 변경 여 계 가 에 통

에 여 그 계 다.

계연도 개시 계 체결20 ( ) 각 계 담당공 원 차·

운 보 타 그 질상 단 없 계 에 어 통 에·

여 고 리 규 에 고 계연도 개시 에 당 연도20

산 에 미리 계 체결 다 개. < 2002.12.30>

계 계21 ( ) 각 계 담당공 원 차운 보· · · ·

가 도 공 타 그 질상 간 계 여 가 거 에·

계 에 어 통 에 여 계 계 체결

다 경우에 각 계연도 산 에 당 계 게.

여 다.

단가계22 ( ) 각 계 담당공 원 간 계 여

리가공매매공 사용등 계 가 에 당 연도 산· · · · ·

에 단가에 여 계 체결 다.

개산계23 ( ) 각 계 담당공 원 개 시 계 ,

시험 사연 용역계 연 과 규 에· · ,

탁 계 등에 어 미리 가격 없 에 통

에 여 개산계 체결 다.

계24 ( ) 각 계 담당공 원 동 에 다①

지 단체 공사등에 여 과 공동·

계 체결 다.

규 에 계 체결 그 계 체결1②

에 사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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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계25 ( ) 각 계 담당공 원 공사 타 계·①

에 어 다고 에 계 상 상 공동계2

체결 다.

규 에 여 계 경우에 그 담당공 원과 계 상1②

가 계 에 계 다· .

지체상26 ( ) 각 계 담당공 원 당 없 계①

지체 계 상 여 지체상 납 게 여 다.

규 에 지체상 납 타 사 통1 ·②

다.

단 규 지체상 경우에 용 다18 3 1 .③

당업 찰참가 격27 ( ) 각 경쟁 공 집①

계 염 가 거 타 찰에 참가시키 것

다고 에 여 내 에 통2

에 라 찰참가 격 여 시 다 에게 통보,

여 다 경우 통보 다 통 에.

여 당 찰참가 격 여 다 개. < 2005.12.14>

삭 <1997.12.13>②

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라 찰참가 격1③

계 체결 여 니 다 다만 규 에 라 찰. , 1

참가 격 에 시공 가 재 지 니 등·

득 사 가 경우에 그러 지 니 다 신. < 2005.12.14>

신청28 ( ) 찰에 달계 과 에 당①

계 담당공 원 다 각 에 당 여1

그 취 시 신청 다.

규 찰에 달계 사1. 4 1

규 에 찰참가 격과 사2. 7

규 에 찰공고 사3. 8

규 에 찰 결 과 사4. 10 2

타 통 사5.

신청 신청 원 가 내 그15②

가 내에 당 에게 여 다10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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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 신청 내에 심사 여 시10③

등 고 그 결과 신청 에게 통지 여 다.

규 에 에 여 가 그 통지3④

내에 규 에 계 쟁 원 에 재심15 29

청 다.

계 쟁 원29 ( ) 규 에 재심청28 4①

심사 게 여 재 에 계 쟁 원 원 라· ( " "

다 다 개) . < 1997.12.13, 2008.2.29>

원 직운 차 타 사 통 다· .②

계 차 지30 ( ) 원 심사 에 착 경우 청 당·①

에게 그 사실 통지 여 다.

원 당 견 참 여 다고 에②

료 지 당 찰 차 연 계 체결 지 다.

심사31 ( · ) 원 특별 사 가 없 재심청 50①

내에 심사 여 다· .

규 에 청 과 당 료후1 15②

내에 지 니 경우에 재 상 동 갖 다.

계 담당공 원32 ( ) 계 담당공 원 질 상 여

실시 다.

계 실 보고33 ( ) 각 통 에 여 계 실

보고 재 에게 여 다 개. < 1997.12.13, 2008.2.29>

계 에34 ( ) 각 계 에

에 재 과 미리 여 다 개. < 1997.12.13, 2008.2.29>

직< 8852 , 2008.2.29> ( )

시1 ( ) 공포 시 다 다만 생략 에. , < > , 6… …

라 개 시 에 공포 었 시 도래 지 니

개 각각 당 시 시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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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5 지 생략

다 개6 ( ) 지 생략① ⑧

가 당사 계 에 다 과 같 개 다.⑨

각 재 경 원 재4 1 , 33 34 " " "

다" .

재 경 원 재 다29 1 " " " " .

⑩    지 생략

7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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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

[ 2011.12.31] [ 23477 , 2011.12.31, ]

장1

목1 ( ) 가 당사 계 에 에 사 과「 」

그 시 에 여 사 규 목 다 개. < 2005.9.8>

2 ( ) 에 사용 용어 다 과 같다 개. < 1996.12.31,

1999.9.9, 2005.9.8, 2007.10.10, 2008.2.29>

가격 라 공사용역등 달계 체결 에 어 가1. " " · · 「

당사 계 에 라 다 규 에( " " ) 4」

찰 상여 단 등 삼 여 가격 결 에

규 에 여 산 가격 말 다7 .

가격 라 찰 계 체결 에 찰 계 결2. " "

삼 여 미리 비 여 가 규 에 여· 8

가격 말 다.

고시 라 본 규 에 여 재 고3. " " 4 1

시 말 다.

공사 보 라 공사계 에 어 계 상 가 계 상4. " "

지 못 경우 계 상 신 여 계 상 것 보 ,

보 지 니 경우에 납 것

보 말 다.

삭5. <2010.7.21>

다 과 계3 ( ) 가 당사 계 에 여 다 에①

특별 규 경우 고 에 다.

② 찰에 달계 에 여 용 사 통 다.

계 원4 ( ) 각 그 탁 공 원 계 담당· ( "

공 원 라 다 계 체결 에 어 계 에 규 계 상" ) ,

계 상 당 게 특 건 여 니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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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리 통지5 ( ) 각 6 1①

규 에 여 계 에 사 담당 공 원 계 라 다( " " )

거 계 사 리 그 게 에 그 뜻 「

고 리 에 규 재 지 과 감사원에 통지 여 다 개22 . <」

2005.9.8>

규 에 여 계 사 리 공 원6 1②

리계 그 공 원 계 계 사 리, ,

공 원 리 계 각각 다.

각 규 에 여 다 공6 2③

원에게 계 사 탁 고 에 탁 공 원과 탁 고

사 에 여 미리 그 동 얻어 탁 고 그 뜻,

감사원에 통지 여 다 계 사 리 거 그.

공 원 경우에도 같다.

에 여 각 그 에 계 에 사6 3④

다 에 탁 경우에도 규 용 다3 .

계 담당공 원 재 보6 ( ) 각 규 에6 5①

여 계 재 보 에 사 여 운 여 다.

규 에 재 보 에 여 공통 사 재1②

다 개. < 1999.9.9, 2008.2.29>

장 추 가격 가격2

가격 산7 ( ) 각 계 담당공 원 산에 계상

등 여 가격 산 다 각 에, 1

다.

공사계 경우에 재 공 가격1.

단가계 경우에 당 단가에 달 량 곱2.

개별 달 가 복 루어지거 어 루어지 계 경우에3.

다 각목 에 택1

가 당 계 직 계연도 직 월동 체결 사 계. 12

상 직후 월 동 량 상변동 감 여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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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계연도 직후 월동 에 계. 12

용역 리 차 매계 계 지 니 계4. · ·

경우에 다 각목 에1

가 계 간 여진 계 경우에 계 간에 여.

계 간 여지지 니 거 계 경우에 월. 1

지 에 곱48

달 고 상에 택사 경우에 포 여 달가5.

본 신 동[ 1996.12.31][ 7 7 2 <1996.12.31>]

가격 비7 2( ) 각 계 담당공 원 경쟁 찰①

계 등에 사 에 여 당 규격 계 등에 여 가격

결 고 여 미리 개찰 가격 상 등에 어

가격 지 니 도 여 다 개. < 1999.9.9>

각 계 담당공 원 가목 목에26 1 5②

계 본 에 라 견 게 경우 다( 30 2 ),

에 상에 계 에 개산계 체결 에43 70

가격 지 니 에 찰, 79 5 98

에 본 계 찰 경우에 가격 지 니 다 개3 . <

2007.10.10, 2010.7.21>

에 동[ 7 <1996.12.31>]

가격 결8 ( ) 가격 계 체결 고 사 가격①

에 여 결 여 다 다만 간 계 여 공사 리. , · · ·

가공매매공 차등 계 경우에 어 단가에 여 그 가격· · ·

결 다.

공사계 에 어 그 에 걸리 계 등에 여 체 사업내②

용 공사 계 공사 라 다 등 계 에 어( " " )

그 에 걸리 계 규격 등에 여 당 계 목 내용

등 등 라 다 경우에 공사( " " ) ·

등에 여 산상 공사 재 다( ) (

재 다 등 에 가격 결 여 다 개) . <

2008.12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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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격 결9 ( ) 각 계 담당공 원 다 각①

가격 여 가격 결 여 다.

거래가 경우에 그 거래실 가격 규 에 여 가격1. (

결 경우에 그 결 가격 에 거래실 가격)

신규개 거 특 규격 등 특 공사용역등 계 특2. · ·

여 거래실 가격 없 경우에 원가계산에 가격 경우 원.

가계산에 가격 계 목 공사용역등 재료비· · ·

비 경비 리비 계산 다· .

공사 경우 미 사업 실 공사비3.

가격

내지 규 에 가격에 없 경우에 감 가격 사4. 1 3 ,

공사 용역등 거래실 가격 견 가격· ·

규 에 고 고 용 산 업1②

체 계 체결 경우에 그 가격 등 고 여 사업청

가격 여 가격 결 다 신. < 2003.12.11, 2006.2.8,

2007.10.10>

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여 가격 결1③

에 어 계 량 간 상 계 건 타 여건 참, , ,

여 다.

내지 에 가격 결 에 여 사 재1 3④

다 개. < 1999.9.9, 2003.12.11, 2008.2.29>

장 계약 법3

경쟁10 ( ) 규 에 경쟁 찰 찰 에7①

여 경매 여 다 개. < 2008.12.31>

각 계 담당공 원 동산 매각에 어 다고②

경우에 규 에 찰 에 여 경매에 다.

각 계 담당공 원 매 다고③

경우에 에 찰 에 여역경매에 다 신. < 2008.12.31>

경쟁 찰 립11 ( ) 경쟁 찰 상 찰 립 다2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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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쟁 찰 참가 격12 ( ) 각 계 담당공 원 다 각①

건 갖 에 여 경쟁 찰에 참가 게 여 다 개. < 1996.12.31,

1999.9.9, 2008.2.29>

삭1. <1999.9.9>

다 규 에 여 허가 가 허등 신고등 거 격 건2. · · · ·

갖 어 경우에 당 허가 가 허등 신고등 거 당 격· · · ·

건에 것

보 등 사가 경우에 계 것3.

타 재 건에 것4.

업 동 에 업 동 매에② 「 」

경쟁 찰에 참가 경우 규 에 건 갖 원 여( 1 2

당 매 게 경우에 다 에 규) 1 2

용 지 니 다 신. < 1999.9.9, 2005.9.8, 2006.5.30, 2007.10.10>

삭1. <2007.10.10>

삭2. <2007.10.10>

찰참가 격 사 심사13 ( ) 각 계 담당공 원 찰참①

가 격 미리 심사 여 경쟁 찰에 참가 격

격 경우에 격 에게 결과 통지 여 다 다, .

만 에 라 찰 결 공사계 경우에 찰참가, 42 4

격 미리 심사 여 격 여 다 개. < 2010.7.21>

각 계 담당공 원 에 라 찰참가 격 심1②

사 경우에 계 도 실 재 상태 사 신 도, , , ,

계 실도 등 계 평가 에 들

고 여 심사 여 다 개. < 2010.7.21>

각 계 담당공 원 용역등에 여 계 에 사업③

차등 규 고 경우에 에도 고 그 차등에 라 경쟁2

찰에 참가 격 다 개. < 2010.7.21>

각 계 담당공 원 찰에 참가 가 찰 에 열④

람 도 다 각 사 갖 어 어 찰에 참가,

가 청 경우에 열람 게 고 여 다 다만 재. ,

지 고시 보처리 지 보처리 라 다 에· ( " " )

게재 열람 갈 다 신. < 2010.7.2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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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심사1. 2

찰참가 격 사 심사에2.

사 에 찰참가 격 사 심사에 사3. 1 2

에 찰참가 격 사 심사 차 에 계 실1 2⑤

도 평가 시 고 에 여 사 재 다 신. <

2010.7.21>

공사 찰14 ( ) 각 계 담당공 원 공사 찰에①

에 다 각 찰 라 다 여 다( " " ) .

다만 공사 특 고 여 다고 경우에 찰에 참가,

에게 량내역 직 게 다 개2 . < 2010.7.21>

계1.

공 별 목 량내역 량내역 라 다2. ( " " )

3. 에 찰에 재1 2

각 계 담당공 원 찰 찰에 참가②

에게 열람 게 고 계 경우에 다( 1 1 )

여 다 다만 각 단 에 라 찰에 참가 에게. , 1

량내역 게 경우에 그러 지 니 다 신. < 2010.7.21>

각 계 담당공 원 에도 고 찰2③

지 보처리 에 게재 열람 갈 다 개. <

2010.7.21>

삭 <2006.5.25>④

삭 <2006.5.25>⑤

공사 찰에참가 다 각 다 각 에⑥

계 담당공 원에게 여 다 개. < 2010.7.21>

산 내역 량내역 에 단가 말 다 같다 찰 시 찰1. ( . ):

께 다만 가격 억원 미만 공사 에 라. , 100 20 1

재 찰에 공사 경우에 찰 결 후 착공신고

에 다.

에 라 찰 심사 에 공 별 찰2. 42 4

사 찰 시 찰 께 다만 재 에: . ,

라 각 별도 경우에 그에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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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내역 다 각 여 다 다만6 1 . , 1⑦

각 단 에 라 찰에 참가 에게 량내역 게

경우에 직 량내역 에 단가 다 개. < 2010.7.21>

가격 억원 미만 공사 본 에 라 량내역 에 단1. 300 : 2

가 다.

가격 억원 상 공사 본 에 라 량내역 참2. 300 : 2

고 여 찰참가 가 직 량내역 여 단가 고 량내,

역 직 량내역 간에 차 가 공 별 찰6 2

사 에 그 차 에 사 다.

계 공사 경우에 공사 상 여 찰 게 여 다.⑧

개[ 1996.12.31]

공사14 2( ) 각 계 담당공 원 공사 찰①

에 어 그 공사 질규 등 고 여 실 공사 에 찰참가·

시공 실시 다.

각 계 담당공 원 에 고 가격 억원1 300②

상 공사 경우에 드시 실시 여 다 다만 근 어. ,

움 등 재 사 가 경우에 그러 지 니 다 개. <

2008.2.29>

본 에 공사 규 에 라 당 찰 마1 2③

감 산 여 다 각 에 간 에 실시 여 다 다만. ,

경우에 그 간 단 다35 4 .

가격 억원 미만 경우1. 10 7

가격 억원 상 억원 미만 경우2. 10 50 15

가격 억원 상 경우3. 50 33

삭 <2010.7.21>④

본 신[ 2006.5.25]

계 공사 찰참가15 ( ) 각 계 담당공 원 26

가목 다목 지 규 에 라 직 재 시공 계1 2

체결 공사 계 공사 라 다 에 어 당 계 체결( " " )

지 니 당 공사에 경쟁 찰에 참가 게 여 니 다 개. <

2010.7.21>

개[ 1996.12.3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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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 용역등 찰16 ( · ) 각 계 담당공①

원 매 용역등 찰에 고 에 재·

찰에 비 여 찰공고 찰등 마감· ,

지 찰에 참가 고 청 경우 열람 게 여 다.

다만 가격 고시 상 매 용역등 찰 경우에, ·

찰에 참가 고 가 경우 여 다 개. <

2010.7.21>

각 계 담당공 원 에도 고 찰에1②

지 보처리 에 게재 열람 갈 다 신. <

2010.7.21>

각 계 담당공 원 트웨어산업진 2 3③ 「 」

규 에 트웨어사업시 계 특 상 다고 경우에 과

용역 여 찰에 다 개. < 2000.12.27, 2005.9.8, 2010.7.21>

각 계 담당공 원 에 라 과 용역 여3④

찰에 경우 내지 규 에 찰 결42 1 3 43

에 계 목 특 에 다고 단 택 여 찰공고시

시 여 다 개. < 1999.9.9, 2006.5.25, 2010.7.21>

매 용역등 찰 재 식에 찰·⑤

에 여 찰 에 여 실시 찰 경우에 ,

단가에 여 실시 찰 경우에 단가 각각 시 여 다 개. <

1999.9.9, 2008.2.29, 2010.7.21>

⑥ 규 등 경우에 용 다 개14 8 . < 2010.7.21>

개[ 1996.12.31]

다량 찰17 ( ) 다량 매각 경우 경쟁 찰 그 매각①

량 에 매 망 량과 그 단가 찰 게 다.

다량 매 경우 경쟁 찰 그 량②

에 공 가 공 망 량과 그 단가 찰 게 다.

규 에 망 량경쟁 찰 상 재1 2③

다 개. < 1999.9.9, 2008.2.29>

단계 경쟁등 찰18 (2 ) 각 계 담당공 원①

매 용역계 단 에 용역 재 용· (

역 계 다 에 어 미리 규격등 곤란 거 타 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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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 상 다고 경우에 규격 찰 실시 후

가격 찰 실시 다 개. < 2006.5.25, 2008.2.29>

경우 규격 찰 개찰 결과 격 에 여1②

가격 찰에 참가 격 여 여 다.

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고1 2③

매 용역계 단 에 용역 재· (

용역 계 다 특 등에 라 다고 경우에 규격)

과 가격 과 가격 찰 동시에 실시 경우 규격 찰,

찰 개찰 결과 격 에 여 가격 찰 개찰 여 다.

개< 1996.12.31, 2006.5.25, 2008.2.29>

각 내지 규 에 찰 실시 고1 3④

에 찰 에 평가 차등 여 찰에 참가 고 가 열

람 도 여 다 개. < 1996.12.31>

규 에 여 가격 찰 개찰 결과 찰 결 없 경3⑤

우 규격 격 격 가 상 에 그 규격 격2

격 에게 가격 찰 다시 게 다 신. < 1998.2.2>

찰19 ( ) 각 계 담당공 원 재①

에 당 공사 찰에 에 찰 여 산 내역 에

찰 공사 도 도 등 도 에,

사 재 여 게 여 다 다만 다 각 에 당 경우. , 1

에 그러 지 니 다 개. < 2008.2.29>

규 에 재 찰 경우1. 20 1

공사 찰 경우2.

특별 거 지역 특 등 여 건 업 가3.

없 공사 찰 경우

건 공사 에 공 리 보 상 등 사4. ,

도 것 다고 공사 찰 경우

규 에 여 도 에 사 재 게 경우 계1②

공사 경우에 공사 찰 에 여 재 게 여 다 다만 공사. ,

간 고 여 다고 경우에 차 도에 게 공사1

찰 에 여 재 게 다.

규 에 찰 차 그 에 사 재1③

여 고시 다 개. < 2008.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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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신[ 2002.3.25]

통 규 에 여[ 17546 (2002.3.25) 2 2003 12

월 지31 ]

재 찰 재공고 찰20 ( ) 경쟁 찰에 어 상 찰 가 없2①

거 찰 가 없 경우 같 에 재 찰에 다 경우 재 찰.

새 운 찰 보지 니 찰 찰 지 니 다, .

찰 찰 가 없 경우 찰 가 계 체결 지 니 경우에②

재공고 찰에 다.

규 에 재 찰 재공고 찰시에1 2③

고 찰에 에 가격 타 건 변경 없다 신. <

1998.2.2>

경쟁 찰에 계 과 사 등21 ( ) 단 규 에 여7①

경쟁참가 격 경우 그 사 다 각 같 1

내지 사 별 재 다 개6 9 . <

1996.12.31, 1997.7.10, 1999.9.9, 2005.9.8, 2006.5.25, 2007.10.10, 2008.2.29,

2009.11.20, 2010.7.21, 2011.1.17, 2011.10.28>

재 공사계 경우에 시공 당 공사1.

같 공사실

특 공 공사계 경우에 당 공사 에2.

보 상 당 공사 같 공사실

특 비 계 경우에 당 에3.

비 보 상 당 과 같 실

특 질 어 다 각 목 질 등4.

매 경우에 그 질 등 지 여

가 산업 에. 15「 」

질경 공산 리 에 라 질경 체. 7「 」

가

다 경 경산업 지원 에 라 경 지. 17「 」

라 원 과 재 용 진에 에 에 고. 33「 」

산업 신 진 시 에 질 재17 1 3「 」

용

특 용역계 경우에 당 용역 에 보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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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당 용역과 같 용역 실

가격 재 미만 계 경우에 그 주 업6.

재지

7. 규 에 에 여 공사계 경우에 그22

업 매 진 지원에 시 에 라8. 6「 」

업청 지 고시 매 경우에 업 본 에· · 2「 」

업

각 계 담당공 원 계 실 지 여9.

다고 단 여 특별 경우에 경쟁참가 재 상태

고시 미만 매 용역 엔지니어링산업진10. · ( 2「 」

에 엔지니어링사업 건 리 규 에 건3 2 3「 」

용역 다 경우에 업 본 규 에) 2「 」

업

특 지역에 재 가 생산 매 경우에 다 각 목 어11.

에 당 지 여

가 지역균 개 지 업 에 에 지. 50「 」

업특별지원지역에 주 같 에 지 간만 당 다( 2 )

어 비 에 공단지에 주. 「 」

② 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여경쟁참가1

격 고 에 찰공고에 그 사 과 시 여 다.

각 계 담당공 원 공사 찰 규 에1 6③

여 경쟁참가 격 경우에 다고 에 재

에 여 당 찰참가 격 에게 각 사 통지36

규 에 찰공고에 갈 다 개2 . < 1996.12.31,

1999.9.9, 2008.2.29>

공사 질별규 별 에 찰22 ( · ) 각 계 담①

당공 원 공사 질별규 별 여 에 상 경쟁·

고 미리 지 보처리 에 공고 여 경쟁참가 격 여 등 신청

게 다 개. < 2002.7.30, 2006.5.25>

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등 신청1②

에 심사 여 별등 별 경쟁참가 격 여 등 고 공·

사 찰시마다 당 경쟁참가 격 에게 각 사 통지 여 찰참가36

신청 게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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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규 에 여 경쟁 고 에1③

재 과 여 다 개. < 1999.9.9, 2008.2.29>

지 경쟁 찰에 계23 ( ) 단 규 에 여 지 경쟁 찰에7①

경우 다 각 같다 개. < 1998.2.2, 1999.9.9, 2000.12.27,

2003.12.11, 2005.9.8, 2007.10.10, 2008.5.21, 2009.5.6, 2009.11.20, 2011.10.28>

계 질 목 에 비 어 특 비 재 실1. · · ·

가 니 계 목 달 곤란 경우 찰 상 가 내10

경우

건 산업 본 에 건 공사 공사 다 가격 억원2. ( ) 3「 」

공사 건 산업 본 에 공사 가격 억원, 1「 」

공사 그 공사 에 공사 가격 억원 공사1

거 가격 억원 경우1

가격 천만원 재산 매각 매 경우3. 5

차료 천만원 건 차 경우4. · 5 ·

공사 도 재산 매각 건 차 계 가5. , ·

격 천만원 경우5

산업 에 질경 공산6. 15「 」 「

리 규 에 여 질경 체 가7」

매 경우

삭7. <1999.9.9>

단 규 에 여 계 에 경우8. 7 26

원 과 재 용 진에 규 에 에9. 33「 」

고 산업 신 진 시 에 질 재17 1 3「 」

용 경 경산업지원 규 에 경 지17「 」

게 거 매 경우

업 매 진 지원에 시 에 라10. 6「 」

업청 지 고시 업 본 에 업· 2「 」

매 경우·

각 공 원 규 에 여 지 경1 1②

쟁 찰에 여 계 체결 에 그 내용 에게 보고 여

각 감사원에 통지 여 다 개, . < 1998.2.2>

지 경쟁 찰 상 지24 ( ) 각 계 담당공 원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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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 에 여 지 경쟁 찰에 고 에 상 찰 상23 5

지 여 상 찰참가신청 어 다 다만 지 상 가 미만2 . , 5

에 상 지 여 다 개. < 1998.2.2>

경우에 각 사 각 찰 상 에게 통지 여 다1 36 .②

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여 찰 상1③

지 고 에 재 에 여 통지 고 찰참가

여 여 다 개. < 1999.9.9, 2008.2.29>

사 복 경쟁25 ( ) 각 계 담당공 원 질·

등에 차 가 사 에 질 등·

상 지 여 매 고 경우에 복 경쟁에 다.

경우 사 별 가격에 찰 비 가

낮 찰 찰 다.

계 에 경우26 ( ) 단 에 라 계 에7①

경우 다 각 같다 개. < 2010.7.21, 2011.10.28, 2011.11.23>

경쟁에 여 가 없거 경쟁에 쳐 계 목 달 곤란 다고1.

단 경우 다 각 목 경우

가 천재지변 상 병 동 사 복 가 등 비. · , , ,

상재 원 재 가격 등 그 에 에 경우, ,

가 보 가 계 보 동 시 리 계 그. , , , ,

에 에 경우 보 상 가 거 가 비 리,

에 가 경우

다 사업청 용규격 연 개 업체 비상 비 원 리. 「

에 리 상업체 용규격 리 상업체 경우에(」

사업청 지 목에 다 매 경우) ·

라 비상재 가 생 경우에 가가 복 용 재 재 당 에.

게 매각 경우

특 거 당 생산 가 뿐 경우 등 경쟁 립2. 1

없 경우 다 각 목 경우

가 공사 여 래 시 에 책 곤란 경우 직.

재 시공 계 경우

업상 란 래 우 가 등 동 에 상 시공 가 공. 2

사 없 경우 재 시공 계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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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마감공사 여 직 재 시공 계 경우.

라 지역 등 특 지역에 시 공사 사실상 경쟁 가 경우.

마 특허공 용 공사 건 리 에 라 지 고시. 18 ·「 」

신 경 경산업지원 에 라 신, 7「 」

검 리 에 신 같 에6 2 (「 」

라 지 보 간 내 다 용 공사 사실상 경쟁 가)

경우

당 공 가 직 그 립 비 경우. · ·

사 미 달 비 충 등 여 달 경우.

당 공 공 게· ·

없게 경우

특허 거 실용신 등 등 게 거.

매 경우 용 체 없 경우

당 생산 지 가 뿐 경우 다 게. 1

거 매 사업목 달 없 경우

차 특 질 경험 격 사 계감리특 량훈. · · · · · ·

계 특 과 연 등 용역 계 에 라, ,

공 에 당 체결 계용역 계 경우

특 지건 등 동산 매 거 재산 차 특 에게. ·

경우

업진 에 에 업 가직 생산 다3. 2 1「 」

각 목 당 업 매 경우·

가 업 매 진 지원에 에 라. 15「 」

트웨어산업 진 에 라 질. 13「 」

다 산업 신 진 에 라 신. 16「 」

라 산업 신 진 경 경산업지원. 15 2, 7「 」 「 」

건 리 에 라 지 고시 신 용18 ·「 」

여 주 상용 단계에

마 달사업에 시 에 라 우 달 지 고시. 18 ·「 」

달사업에 시 에 라 지 고시 우 달 공. 18 2 ·「 」

동상 재 고시 미만 매 경우에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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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)

가 공 등에게 리 보훈복지 비 등 공4. ·

목 립 다 각 목 어 에 당 단체 등과 매·

용역 계 당 단체가 직 생산 직 용역에(

다 체결 거 그 단체 등에 직 건 매각 경우) , ·

가 가보훈처 지 가 공 집단 복지공.

가 공 등 단체 립에 에 라 립 단체 상. 「 」

들 단체

다 복지 에 복지시 복지단체. 44「 」

라 사 복지사업 에 라 립 사 복지. 16「 」

지 경우 에 계 목 질 등에 비 어 경쟁에 라 계5. 1 4 ·

체결 것 비 라고 단 경우 다 각 목 경우

가 건 산업 본 에 건 공사 같 에 공사 다. ( )「 」

가격 억원 공사 같 에 공사 가격 억2 , 1

원 공사 그 공사 에 공사 가격 천만원, 8

공사 가격 차 경우에 연(

다 천만원 매 용역 그 계 경우) 5 · , ,

재 공 사용 지에 매 경우.

다 가공 역운 보 경쟁에 것 리 다고. · ·

경우

라 사업 에 산 산업체 매 경우. ·「 」

마 다 에 라 가사업 탁 당 사업에.

계 경우

다 가 지 단체 계 경우.

각 계 담당공 원 각 목 매1 3②

경우에 주 주 포 다 당( )

지 당 에 지 간만3 (

당 다 동 만 계 체결 다 다만 주 간) . ,

지 간 연 경우에 연 간 지 간과 연 3

지 간 짧 간 동 만 계 체결 다 신. <

2010.7.21>

각 계 담당공 원 에 라 계 에1 4③

경우에 다 각 사 여 다 신. < 2006.5.25, 2010.7.2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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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상 격 건1.

계 상 직 생산여2.

각 계 담당공 원 계 상 감독 주 처④

에게 각 사 에 청 다 신2 . <

2006.5.25, 2010.7.21>

계 담당공 원 다목라목 같 목다목1 1 · , 2 , 4 · 5⑤

다목마목에 라 계 체결 에 그 내용 에게 보고·

여 각 보고 사 에 계 에 여, 1 2

감사원에 통지 여 다 개. < 1996.12.31, 1998.2.2, 2006.5.25,

2010.7.21>

재공고 찰과 계27 ( ) 경쟁 찰 실시 결과 다 각 에 당1①

경우에 계 에 다.

규 에 여 경쟁 찰 실시 찰 가 뿐 경우1. 10 1

규 에 여 재공고 찰 실시 라도 규 에20 2 12

찰참가 격 갖 가 에 없 다고 경우1

규 에 여 재공고 찰에 경우 찰 찰2. 20 2

가 없 경우

규 에 계 경우 보 과 고 찰1②

에 에 가격 타 건 변경 없다.

개[ 1998.2.2]

찰 가 계 체결 지 니 계28 ( ) 찰 가 계 체결①

지 니 에 그 찰 보다 리 지 니 에 계

에 다 다만 고 찰에 가격. ,

타 건 변경 없다.

규 찰 가 계 체결후 내에 계 에 착 지1②

니 거 계 에 착 후 계 상 지 니 여 계,

지 경우에 용 다 개. < 1996.12.31>

계29 ( ) 라목 경우에 어26 1 5 , 27 28

가격 찰 여 계산 경우에 여 그 가격

보다 리 지 니 에 에게 여 계 다.

개< 2010.7.2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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견 에 가격결 등30 ( ) 각 계 담당공 원①

계 체결 고 에 상 견 다 다만 다2 . ,

각 어 에 당 경우에 견 에 다1 .

개< 1996.12.31, 2000.12.27, 2006.5.25, 2007.10.10, 2010.7.21>

같 마목 에 계 경우1. 26 1 2 , 5 , 27 28

가격 천만원 경우2. 2

본 에 라 지 보처리 용 여 견 견3. 2

가 뿐 경우 다시 견 라도 견 가1 1

에 없 것 상 경우

각 계 담당공 원 가목에 계26 1 5②

가격 천만원 상 계 경우에 지 보처리 용2

여 견 도 여 다 다만 계 목 특 상 지 보처리. ,

에 견 곤란 경우 재 경우에 그러

지 니 다 개. < 2006.12.29, 2008.2.29, 2010.7.21>

각 계 담당공 원 본 에 라 지 보처리2③

용 여 견 도 경우 그 견 에 사 지

보처리 용 여 내공고 여 다 신. < 2006.12.29>

각 계 담당공 원 에 계 경우 계2④

용 등 고 여 다고 경우에 견

재 에 라 그 주 업 재지

여 다 경우 에 내공고에 그 사 과. 3

시 여 다 신. < 2006.12.29, 2008.2.29>

재 에 지 보처리 용 견 과2⑤

차 에 내공고 시 간 등에 여, 3

사 다 신. < 2006.12.29, 2008.2.29>

에 라 견 에 재 견 가격 가격1 2 ( 7⑥

에 라 가격 생략 경우에 가격에 가가 포2 2

말 다 에포 지 니 경우 등계 상 결 없 에)

다시 견 계 결 여 다 신. < 2000.12.27,

2006.12.29, 2007.10.10>

에 고 재 경우에 견1 · 2 6⑦

생략 게 다 개. < 1999.9.9, 2000.12.27, 2005.9.8, 2006.12.29,

2008.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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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공사에 계 시 계31 ( ) 계 공사에 어 당 공사 후

계 가격에 차공사 찰 가격에 찰 계1 (

비 말 다 곱 여 다 다만 재) . ,

경우에 그러 지 니 다 개. < 1999.9.9, 2008.2.29>

경쟁계 에 규 용32 ( ) 계 경우에 용 다12 1 .

개[ 2007.10.10]

장 입찰 낙찰 차4

찰공고33 ( ) 찰 에 여 경쟁에 고 에 에 특별①

규 경우 고 지 보처리 용 여 공고 여 다 다.

만 경우 간신 등에 게재 병 다 개, . < 1999.9.9,

2002.7.30>

각 계 담당공 원 에 찰공고 내용1②

사 견 어 공고사 경우에 공고 간

에 상 여 공고 여 다 신5 . < 2007.10.10>

찰참가 통지34 ( ) 각 계 담당공 원 가 보 지

여 에 규 에 고 재 에 여33

당 찰참가 격 에게 사 통지 여 찰참가신청 게36

다 경우 통지시 에 여 규 용 다 개. 35 . < 1999.9.9,

2008.2.29>

찰공고 시35 ( ) 찰공고 그 찰 마감 산 여①

에 여 다 개7 . < 1996.12.31, 2006.5.25>

공사 찰 경우 본 에 실시14 2 1 2②

경우에 산 여 에 공고 여 다 다만7 . ,

에 라 찰참가 격 사 에 심사 공사 찰 경우에13

산 여 에 공고 여 다 신30 . < 1996.12.31, 2006.5.25,

2010.7.21>

공사 찰 경우 실시 지 니 에 찰 마감③

산 여 다 각 에 간 에 공고 여 다 개. <

2006.5.25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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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격 억원 미만 경우1. 10 7

가격 억원 상 억원 미만 경우2. 10 50 15

가격 억원 상 경우3. 50 40

경우 규 에 재공고 찰 경우에20 2 1④

내지 규 에 고 찰 마감 산 여3 5

지 공고 다 개. < 1996.12.31>

에 상에 계 경우에 에 고 마감43 1⑤

산 여 에 공고 여 다 다만 다 각 어40 . ,

에 당 경우에 마감 산 여 지 공고10

다 신. < 2006.5.25>

경우1.

가격 고시 미만 경우2.

에 재공고 찰 경우3. 20 2

찰공고 내용36 ( ) 찰공고에 다 각 사 시 여 다 개. <

1999.9.9, 2002.3.25, 2002.7.30, 2006.5.25, 2011.12.31>

찰에 사1.

찰 개찰 시2.

3. 공사 찰 경우에 시참가 격 참가 여 에 사· ·

에 상에 계 체결 경우 청 에3 2. 43

실시 경우에 그 시 참가 여 에 사·

찰참가 격에 사4.

찰참가등 찰 에 사4 2.

찰보 과 고귀 에 사5.

찰 결 에 라 찰 결 경우에6. ( 42 1 4

찰 결 에 찰 통보 포 다)

계 착 료7.

계 고 건 공시8.

규 에 찰 에 사9. 39 4

찰에 열람 비용10. ·

가 보 주 등11.

에 라 지 보처리 각 지 고시12. 39 1 ·

보처리 용 여 찰 게 경우에 그 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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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라 찰 우편 게 경우에 그 취지12 2. 39 2

찰 주

규 에 공동계 허용 경우에 공동계 가 다13. 72

뜻 규 에 공동계 경우에 공동 체 원( 72 3 4

격 사 포 다 과 공동계 식)

규 에 찰 경우에 그 취지14. 19

규 에 찰 경우에 찰 찰등에 사15. 78

타 찰에 여 사16.

개[ 1996.12.31]

통 규 에 여[ 17546 (2002.3.25) 2 14

월 지2003 12 31 ]

찰보37 ( ) 규 에 찰보 찰 단가 찰9 (①

경우에 그 단가에 찰 량 곱 상 여 다) 100 5 .

개< 1996.12.31>

찰보 체신 용(② 「 」

포 다 같다 다 각 보 등 납 게 여. )

다 개. < 1996.4.8, 1996.12.31, 1997.7.10, 1997.12.31, 1998.2.2, 1999.5.13,

1999.9.9, 2000.8.5, 2002.4.20, 2002.12.5, 2003.12.11, 2004.12.31, 2005.9.8,

2006.12.29, 2007.10.10, 2008.2.29, 2008.7.29, 2009.6.29, 2010.11.15,

2011.1.17, 2011.1.24, 2011.1.26, 2011.2.9>

가재 시 규 에 라1. 46 4 ( " "「 」

다 에 지 보) 「 」

본시 과 업에 시 에2. 192「 」

보험업 에 보험 사가 보 보험3. 「 」

다 각 목 어 에 당 채 등 지 보4.

보

가 건 산업 본 에 공. 「 」

공사공 에 공사공. 「 」

다 신용보 에 신용보. 「 」

라 신용보 에 신용보. 「 」

마 보통신공사업 에 보통신공. 「 」

엔지니어링산업 진 에 엔지니어링공. 「 」

사 산업 에 공. 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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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웨어산업 진 에 트웨어공. 「 」

리 에 단체 지식경 재. (「 」

과 여 고시 단체에 다)

차 건 폐 재 용 진에 에 공. 「 」

골재채취 에 공. 「 」

타 지역신용보 재단 에 신용보 재단. 「 」

진 에. 「 」

사업 에 라 보 업 지. 43「 」

거 건 리 에 건 감리. 「 」

산업 진 에 에 산업공. 「 」

재 리 등에 에 재 리. 「 」

러 건 사 에 건 사. 「 」

에 규 과 체신 가5. 1

본시 과 업에 에 라 신탁업 가6. 「 」

7. 본시 과 업에 에 라집 업 가「 」

단 에 라 찰보 납9 1③

다 각 같다 개. < 1996.12.31, 1997.7.10, 1997.12.31,

1998.2.2, 1999.6.30, 2000.12.27, 2004.12.31, 2005.9.8, 2006.4.28, 2006.5.25,

2007.10.10, 2008.2.29, 2009.6.26, 2011.1.26, 2011.2.9>

가 지 단체1.

공공 운 에 에 공공2. 「 」

가 본재산 상 연 규 에 여 귀 시킨 경우3. 100 50 (

포 다 같다. )

업 동 에 공동사업 그 산업 동4. · ,「 」 「

에 어 계 산업 동 그 산림 에 산림· ,」 「 」

그 업 동 에 업 동 그, 「 」

어 공사 지 리 에 어 공사「 」

건 산업 본 공사업 보통신공사업 건 폐 재 용5. · · ·「 」「 」「 」「

진에 골재채취 재 리등에 등 에·」「 」 「 」

여 등 등 재 에 당

탄 색 본 에 라 색 색사업에5 2. 32 2 ·「 」

거 색 업 재

에 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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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 경쟁 찰에 찰 결 후 계 체결 우 가 없다고6.

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여 찰보3④

납 여 규 에 고9 3

귀 사 가 생 에 찰보 에 당 납 것 보

여 그 지 내용 게 여 다.

찰보 고귀38 ( ) 각 계 담당공 원 37①

규 에 여 찰보 보 등 경우 규2 9 3

에 찰보 고귀 사 가 생 에 지체없 그 뜻 37

각 당 보 과 계 징 가 취 공2

원등에게 통지 고 재 에 여 당 찰보

징 게 거 가 게 여 다 개. < 1999.9.9,

2003.12.11, 2008.2.29>

각 계 담당공 원 단 규 에 여9 1②

찰보 납 에게 규 에9 3

고귀 사 가 생 에 그 뜻과 께 규 에 여 지37 4

갖 어 계 징 에게 통지 고 당 찰 찰

보 에 상당 징 게 여 다 개. < 2003.12.11>

찰 찰39 ( · ) 각 계 담당공①

원 찰 가 찰 경우 지 보처리 용 여 찰

게 여 다 다만 미리 재 과 경우에 지 보처리. ,

에 각 지 고시 보처리 용 여 찰·

게 다 개. < 2011.12.31>

각 계 담당공 원 에도 고 다 각 어1②

에 당 경우에 찰 찰공고에 시 시에 직

우편 게 다 개. < 2011.12.31>

에 찰 상 계 경우1. 4

지 보처리 용 어 운 경우 등 각 다고2.

경우

찰 찰 변경 취 지 못 다 다만 재· . ,③

경우에 그러 지 니 다 개. < 1999.9.9, 2008.2.29>

규 에 경쟁참가 격 없 가 찰 타12 21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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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사 에 당 찰 다 개. < 1998.2.2,

1999.9.9, 2008.2.29>

개찰 찰 언40 ( ) 각 계 담당공 원 찰공고에①

시 시에 찰 가 참 리에 개찰 여 다 경우 찰.

지 니 가 에 찰사 에 계없 공 원 여

개찰에 참여 게 다.

각 계 담당공 원 찰 고②

찰 찰 과 가격 여 격 찰 결 에 지체없

찰 언 여 다 다만 에 라 계 심사 여. , 42 1

찰 결 거 에 라 찰 심사 여 찰42 4

결 등 찰 결 에 시간 에 그 차 거 후 찰 언

다 개. < 2006.5.25>

에 라 지 보처리 각 지 고시39 1 ·③

보처리 용 여 찰 식 경우에 규1 2

에 고 찰공고에 시 차 에 여 개찰 찰 언 다.

개< 2002.7.30, 2011.12.31>

개[ 2000.12.27]

경쟁 찰에 찰 결41 ( ) 원 경쟁 찰에

어 가격 상 고가격 찰 찰 다.

고 담 경쟁 찰에 찰 결42 ( ) 각①

계 담당공 원 고 담 경쟁 찰에 어 가격

가격 찰 당 계 심사 여 찰 결 다.

개< 1999.9.9, 2000.12.27, 2003.12.11, 2006.5.25>

각 계 담당공 원 에 고 가격 고시1②

미만 찰 경우에 가격 가격 찰 찰

결 다 다만 여 납 거 에 간 경우. ,

등 에 계 심사가 다고 경우에1 1

에 라 찰 결 다 신. < 2006.5.25>

각 계 담당공 원 에 고 에 찰1 18③

경우에 가격 가격 찰 찰 결 다 신. <

2006.5.25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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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계 담당공 원 에 고 가격 억원1 300④

상 공사 찰 경우에 가격 가격 찰 찰

심사 여 찰 결 다 신. < 2006.5.25>

규 에 계 심사 당 찰 실 재1 , ,⑤

상태 과거 계 실도 재 달가격 도 리계 주근, , · ·

근 건 계 계 질 도 과거공사 질 도 찰가, ,

격등 고 여 재 심사 에 라 심사

여 격여 심사 그 심사결과 격 다고 경우 당,

찰 찰 결 다 다만 공사 등 특 상 다고. ,

경우에 각 재 과 거쳐 직 심사

다 개. < 1999.9.9, 2000.12.27, 2005.9.8, 2006.5.25, 2007.10.10,

2008.2.29>

각 계 담당공 원 에 라 찰 심4⑥

사 경우에 찰 찰가격 공 별 찰가격 포 다 재( ), ,

비 달가격 등 고 여 재 심사

에 라 심사 고 찰 에 찰에 참가 가 그 열,

람 도 여 다 신. < 2006.5.25, 2008.2.29>

각 계 담당공 원 에 라 찰 심4⑦

사 경우에 찰 심사 원 에 원 라 다 심( " " )

거쳐 다 신. < 2006.5.25>

원 각 별 그 공 원 달사업에 시(⑧ 「

에 라공사계 체결 달청 에게 청 경우에15」

공 원 포 다 계 에 식과 경험 등), ,

원 운 에 여 사 각 다.

신< 2006.5.25>

고 담 경쟁 찰에 찰 결42 ( ) 각①

계 담당공 원 고 담 경쟁 찰에 어 가격

가격 찰 당 계 심사 여 찰 결 다.

개< 1999.9.9, 2000.12.27, 2003.12.11, 2006.5.25>

각 계 담당공 원 에 고 가격 고시1②

미만 찰 경우에 가격 가격 찰 찰

결 다 다만 여 납 거 에 간 경우. ,

등 에 계 심사가 다고 경우에1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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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라 찰 결 다 신. < 2006.5.25>

각 계 담당공 원 에 고 에 찰1 18③

경우에 가격 가격 찰 찰 결 다 신. <

2006.5.25>

각 계 담당공 원 에 고 가격 억원1 100④

상 공사 찰 경우에 가격 가격 찰 찰

심사 여 찰 결 다 신. < 2006.5.25, 2010.7.21>

규 에 계 심사 당 찰 실 재1 , ,⑤

상태 과거 계 실도 재 달가격 도 리계 주근, , · ·

근 건 계 계 질 도 과거공사 질 도 찰가, ,

격등 고 여 재 심사 에 라 심사

여 격여 심사 그 심사결과 격 다고 경우 당,

찰 찰 결 다 다만 공사 등 특 상 다고. ,

경우에 각 재 과 거쳐 직 심사

다 개. < 1999.9.9, 2000.12.27, 2005.9.8, 2006.5.25, 2007.10.10,

2008.2.29>

각 계 담당공 원 에 라 찰 심4⑥

사 경우에 찰 찰가격 공 별 찰가격 포 다 재( ), ,

비 달가격 등 고 여 재 심사

에 라 심사 고 찰 에 찰에 참가 가 그 열,

람 도 여 다 신. < 2006.5.25, 2008.2.29>

각 계 담당공 원 에 라 찰 심4⑦

사 경우에 찰 심사 원 에 원 라 다 심( " " )

거쳐 다 신. < 2006.5.25>

원 각 별 그 공 원 달사업에 시(⑧ 「

에 라공사계 체결 달청 에게 청 경우에15」

공 원 포 다 계 에 식과 경험 등), ,

원 운 에 여 사 각 다.

신< 2006.5.25>

시[ : 2014.1.1] 42 4

상에 계 체결43 ( ) 각 계 담당공 원 용·①

역계 에 어 계 공공시 그· · ,

에 가 보목 등 다고 경우에 규 에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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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다 공 들 평가 후 상 차 통 여 가

에 가 리 다고 계 체결 다 개. < 1996.12.31,

2003.12.11>

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계 체결 고1②

경우에 찰공고시 상에 계 라 뜻 시 여 다 신. <

1996.12.31>

각 계 담당공 원 상에 계 에 참가 고③

에게 청 등 여 다 신. < 1996.12.31>

각 계 담당공 원 청 등 지④

보처리 에 게재 에 청 등 에 갈3

다 신. < 2006.5.25>

각 계 담당공 원 에 라 계 체결 경우1⑤

그 계 질규 등 고 여 다고 경우에 청 등·

에 다 신. < 2006.5.25>

각 계 담당공 원 에 라 청 등에5⑥

실시 경우에 에 참가 에 여 계 에 참가 게 다.

신< 2006.5.25>

각 계 담당공 원 에 라 상에 계 체1⑦

결 경우에 당계 체결 실 사업 계, , ,

재 상태 찰가격 등 고 여 재 계 체

결 에 라 고 계 체결 가 그 열람,

도 여 다 다만 사업 에 개 사업 여 상. , 「 」

에 계 체결 경우에 그 계 체결 차 사업청

다 개. < 2006.5.25, 2007.10.10, 2008.2.29>

각 계 담당공 원 에 라 평가 경우1⑧

에 평가 원 에 원 라 다 심 거쳐 다 다( " " ) .

만 사업 에 개 사업과 여 상에 계 체결, 「 」

경우에 같 에 연 개 사업 평가 심18 6

원 심 갈 다 신. < 2006.5.25, 2007.10.10>

원 각 별 그 공 원 계 에 식과 경험,⑨

등 원 운 에 여 사,

각 다 신. < 2006.5.25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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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 사업 계43 2( ) 각 계 담당공 원①

보과 등 집 도가 지식 용 여 고 가가 창 사업 다

각 에 당 사업 지식 사업 라 다 에 계 체결1 ( " " )

경우에 규 에 라 상에 계 체결 우 용43

다 개. < 2005.9.8, 2009.8.18, 2009.8.21, 2011.1.17>

엔지니어링산업 진 에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1. 2 3 . ,「 」 「

리 규 에 건 용역에 어 고 도 고2 3」

경우에 다.

보통신산업 진 에 보통신산업2. 2 2「 」

가 보 본 에 보 에 사업3. 3 2「 」

산업 진 규 에 산업 에 사업4. 2「 」

산업진 본 규 에 산업5. 2 1「 」

라 지 산업 규 에 라 지6. 2 3「 」

산업

과 용과 에 연 용역7.

그 에 각 에 당 다고 사업8.

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여 상에1②

계 체결 고 경우에 재 평가

상 차 등에 라 여 그 계 체결 여 다 개. <

2008.2.29>

본 신[ 2003.12.11]

질등에 찰 결44 ( ) 각 계 담당공 원①

매계 에 어 다고 경우에 규 에42

고 당 찰가격 에 질등 참 여 가격

가 경 가격 찰 찰 다 개. < 1999.9.9,

2000.12.27>

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여 찰 결1②

고 경우에 당 에 질등 평가 찰 에 결 여

찰참가 여 열람 게 여 다 개. < 1999.9.9, 2000.12.27>

다량 매각 경우 찰 결45 ( ) 규 에 여 다량17 1

망 량에 라 여 매각 고 경우에 규 에41

고 가격 상 단가 찰 고가격 찰 매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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량에 도달 지 찰 찰 다.

다량 매 경우 찰 결46 ( · ) 규 에17 2

여 다량 망 량에 라 여 매 고 경우에· 42

규 에 고 가격 단가 찰 가격 찰

량에 도달 지 찰 찰 다 개. < 1999.9.9,

2003.12.11>

동 가격 찰 경우 찰 결47 ( ) 각 계 담당공①

원 찰 동 가격 찰 가 상 경우 다 각2

어 에 당 경우에 당 각 에 에 라 찰 결

여 다 개. < 2006.5.25>

에 망 량에 경쟁 찰 경우 찰 량 많 찰1. 17 :

찰 결 찰 량도 동 에 첨에 여 찰 결,

에 라 찰 결 경우 심사결과 고2. 42 1 :

찰 결 심사결과도 동 에 첨에 여 찰,

결

3. 본 에 라 찰 결 경우 첨에 여 찰 결42 2 :

에 라 찰 결 경우 규격 우 찰4. 42 3 :

결 규격 평가 결과도 동 에 첨에 여 찰,

결

에 라 찰 결 경우 찰 심사 통과5. 42 4 :

찰 결 통과 가 상 에 첨에 여 찰, 2

결

경우 찰 지 니 첨 지 니 가1②

에 찰사 에 계없 공 원 여 신 여 첨 게 다.

삭 <2006.5.25>③

장 계약 체결 행5

계48 ( ) 본 규 에 여 각11 1①

계 담당공 원 계 식 타 사 재

다 개. < 1999.9.9, 2008.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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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에 담당공 원 여 다 다만 과 계 체결. ,②

경우 타 특별 사 가 경우에 에 갈 다.

공사계48 2( ) 각 계 담당공 원 공사계①

체결 에 원 지통 계 여 다 다만 지통 계. ,

곤란 경우에 계 상 여 원 미 계 다.

각 계 담당공 원 공사계 체결②

상 등 고 여 계 특 다.

본 신[ 2008.12.31]

계 생략49 ( ) 단 규 에 여 계11 1

생략 경우 다 각 같다 개. < 1999.9.9>

계 천만원 계 체결 경우1. 3

경매에 경우2.

매각 경우에 어 매 시 납 고 그3.

경우

각 가 지 단체 상 간에 계 체결 경우4.

가 도 공 계 등 질상 계 지 니 경우5. · ·

계 보50 ( ) 각 계 담당공 원 규12①

에 계 보 계 상 납 게 여 다100 10 .

단가계 에 경우 여러 차 여 계 게 에②

규 에 고 매 별 량 량에 계 단가 곱1

상 계 보 납 게 여 다100 10 .

계 계 에 어 차 계 체결시 공사 등1③

상 계 보 납 게 여 다 경우 당 계100 10 .

보 공사 등 계 보 보 연차별계 료 에,

당 계 보 료 연차별계 에 당 여

다 개. < 1999.9.9, 2005.9.8, 2007.10.10>

삭 <1999.9.9>④

삭 <1999.9.9>⑤

단 에 라 계 보 경12 1⑥

우 다 각 같다 개. < 1998.2.2, 2005.9.8, 2006.12.29, 2010.7.21,

2011.2.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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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에 규 계 체결1. 37 3 1 4 5 2

경우

삭2. <2006.12.29>

계 천만원 계 체결 경우3. 5

공 타당 다고 계 습에 라 계 보 징 가4. ·

지 니 경우

미 도 시 계 비 매 경우 당 공 가5. · ·

니 당 곤란 경우

계 보 각 에 규 보 등 납37 2⑦

게 여 다 개. < 1998.2.2>

본시 과 업에 시 에192⑧ 「 」

납 계 보 계 상 가 특별 사 내지37 2 1 5

에 규 보 등 체납 것 청 에 동가 상당 상

체납 게 다 개. < 1999.9.9, 2005.9.8, 2008.7.29>

삭 <1998.2.2>⑨

규 내지 규 에 여 계37 4 6 1 3 5⑩

보 경우에 용 다 개. < 2003.12.11>

삭 <2000.12.27>⑪

개[ 1996.12.31]

계 보 고귀51 ( ) 각 계 담당공 원 계 상①

가 당 없 계 상 지 니 에 규 에50

계 보 규 에 보 포 다( 52 1 2 3 .

같다 규 에 여 고에귀 시 다 경우) 12 3 . 75

규 용 다 개1 . < 1996.12.31, 1998.2.2, 1999.9.9, 2000.12.27>

규 계 계 에 어 계 상 가 후단 동1 69 2②

규 에 차 후 공사 등 계 체결 지 니 경우3 2

에 용 다 신. < 1996.12.31>

규 에 여 계 보 고에 귀 에 어 그 계1 2③

보 에 미지 과 상계처리 여 니 다 다만 계. ,

보 경우에 고에 귀 시 계 보

에 미지 과 상계 처리 다 신. < 1996.12.31, 2006.5.25>

규 계 보 고귀 경우에 용38 1 2④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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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계 에 어 보52 ( ) 각 계 담당공 원①

공사계 체결 고 경우 계 상 여 다 각 어 에

당 택 여 계 보 게 여 다 다만 각. ,

계 담당공 원 공사계 특 상 다고 경우에 계

보 에3 , 42 4 , 6

에 공사계 경우에 드시 에 계8 3

보 게 여 다 개. < 1999.9.9, 2000.12.27, 2006.5.25, 2010.7.21>

삭1. <2010.7.21>

계 보 계 상 납2. 100 15

내지 규 에 계 보 납 지 니 고 공사3. 50 1 3

보 당공사 계 상 것 보 계 상[

신 여 계 상 지 니 경우에 계 100 40

가격 미만 찰 공사계 경우에 상( 100 70 100 50)

납 것 보 것 어 다]

각 계 담당공 원 본 에 라 계 보1②

경우 계 상 가 계 보 변경 청 경우에 에1

여 변경 게 다 신. < 2006.5.25, 2010.7.21>

삭1. <2010.7.21>

삭2. <2010.7.21>

삭3. <2010.7.21>

삭 <2010.7.21>③

재 규 에 공사 보 등에 여1④

사 다 신. < 1999.9.9, 2006.5.25, 2008.2.29>

내지 규 용역계 경우에 용 다 신1 4 . <⑤

1996.12.31, 1999.9.9, 2006.5.25>

보험 가53 ( ) 각 계 담당공 원 계 체결①

에 어 다고 에 당 계 목 등에 여 보험 건(「

산업 본 에 공 포 다 에 같56 1 5 .」

다 에 가 거 계 상 여 보험에 가 게 다 개) . <

1996.12.31, 2007.10.10>

재 규 에 보험가 과 사1②

다 개. < 1999.9.9, 2008.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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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독54 ( ) 단 에 통 계 라 다13 1 " "①

각 어 에 당 계 말 다 개. < 2005.9.8, 2006.5.25>

건 리 리 그 에공사1. 27 12「 」 「 」

상 책 감리 여 공사계

지식 거 타 득 사 여2. 13

본 에 규 감독 없 타 도 계1

각 계 담당공 원 가격 미만 찰100 70②

어 체결 공사계 경우에 실시공 지 여 감독공 원 (

규 에 계 공사계 경우에 건 리 등에 여1 「 」

여진 감리원 말 다 그 내에 가 여) 100 50

다 신. < 2003.12.11, 2005.9.8>

규 에 여 가 감독 감리비용 당 공사 산2③

찰차 가격과 찰 간 차 말 다 충당 다 신( ) . <

2003.12.11>

검사55 ( ) 규 에 검사 계 상 당 계14 1①

료 사실 통지 내에 료 여 다 다만14 . ,

재 경우에 내에 그 검사 간 연 다7 .

개< 1999.9.9, 2008.2.29>

규 에 검사 사 계용역계 경우에 당 용역계1②

상 가 사 계 상사업 사업비 게 산 지 여 께

검사 여 다.

단 에 통 계 라 각14 1 " " 54 1③

에 당 계 말 다 개1 . < 2003.12.11>

본 계 타당 사에 내용 포 다 같다 실시 계( . )④

여 계 체결 경우에 규 에 여 실시 계용역에 검사1

에 실시 계 상사업 사업비 산 지 여 본 계

상 사업비 실시 계 상 사업비 비 여 검사 여 다 경우.

본 계 상 사업비 실시 계 상 사업비에 차 가 경우에 실시

계용역 계 상 여 그 사 료 게 여 다.

천재지변등 가 사 규 에 간내에 검사 료 지· 1⑤

못 경우에 당 사 가 내에 검사 료 여 다3 .

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검사14 1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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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어 계 상 계 내용 가 계 에 거

당 견 에 지체없 시 여 다 경우 계 상.

그 시 료 사실 통지 규 에 간1

계산 다.

규 에 가지 시 검사 에 감독58 3 13⑦

가 감독 갈 다 다만 동 검사 마다. , 3

에 검사 실시 여 다 신1 14 . < 1996.12.31, 1999.9.9>

검사 생략56 ( ) 단 규 에 여 검사14 2

생략 경우 다 각 같다 개. < 1999.9.9>

계 천만원 계 경우1. 3

매각계 경우2.

가 도 공 계 등 그 질상 검사 지 니3. · ·

계 경우

감독과 검사직 겸직57 ( ) 규 에 감독 직 규54 55

에 검사 직 겸 없다 다만 다 각 에 당 경우에. , 1

그러 지 니 다 개. < 1996.12.31, 1999.9.9, 2003.12.11>

특별 검사에 어 감독 여 검사1.

게 것 게 곤란 경우

지보 에 공사등 당 계 후 지체없 검사 지 니 그2. ·

곤란 경우

계 억원 공사계 경우3. 3

에 규 공사계 경우4. 54 1 1

본 규 에 여 감독 검사 갈5. 55 7

경우

가 지58 ( ) 에 라 고 담 계 가15 2①

에 검사 료 후 계 상 청 내에 지55 5

여 다 경우 계 당사 여 과 지 니 에. 5

가 지 연 특 다 개. < 2006.12.29,

2009.6.29>

천재지변등 가 사 지 내에 가 지 없게 경우에·②

당 사 가 내에 가 지 여 다 개3 . < 1996.12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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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 에 여 납 에 가 지 경15③

우에 규 에 고 계 량 망 간등 참 여1 , ,

어도 마다 지 여 다 개30 . < 1996.12.31>

에 가 지 시에 에 검사 료 지 계3 55④

상 여 가지 청 게 검사 료 내에, 5

검사 내용에 라 가 여 지 여 다 다만 계 상 가 검사. ,

료 후에 가 지 청 에 그 청 내에 지5

여 다 신. < 1996.12.31, 2009.6.29>

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가1 4⑤

지 청 후 그 청 내용 가 당 견 에 그

사 시 여 계 상 에게 당 청 다 경우.

재청 지 간 지 간에 산 지1 4

니 다 개. < 1996.12.31>

에 간 산 경우에 공 다1 2 .⑥

신< 2006.12.29>

가지 지연에59 ( ) 규 에 여 각15 2

계 담당공 원 지 청 경우에 규 에 가58

지 고채 담 에 계 경우에 다 계연도 개시후 가재( 「

에 여 당 산 지 가 지 지 못 경20 )」

우에 지 다 지 지 가지 지연 라( " "

다 에 당 미지 지연 생 시 평균 리 통계) (

월보상 평균 리 말 다 곱 여 산 지 여 다) .

개< 2005.9.8, 2006.5.25, 2006.12.29>

공사계 담보책 간60 ( ) 각 계 담당공 원①

공사 도 계 체결 에 체 목 과 공검사 료

에 도래 상 내에 재1 10

간동 당 공사 보 보 담보책 간 여

다 다만 공사 질상 보 가 지 니 경우 재. ,

경우에 그러 지 니 다 개. < 1999.9.9, 2008.2.29>

계 공사에 어 연차계 별 규 에 담보책 간1②

다 다만 연차계 별 담보책 없 공사 경우에. ,

차계 체결 에 공사에 여 담보책 간 여 다 신1 . <

1999.9.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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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61 ( ) 각 계 담당공 원 규 에60①

담보책 간 연 상 검사 거 공 원에게 그2

사 여 검사 게 여 다.

규 에 검사가 특 지식 거1②

가격 미만 찰 공사 시 리에100 86 「

특별 규 에 시 에 것 경우에 각2 1」

계 담당공 원 에 뢰 여 검사 여 다 개. <

2003.12.11, 2005.9.8>

규 에 여 검사 검사1 2③

여 다 다만 계 천만원 공사계 경우에 검사. , 3

생략 다 개. < 1999.9.9>

보 보62 ( ) 규 에 보 보 재18①

에 여 계 상 여100 2 100 10

다 다만 공사 질상 보 가 지 니 경우 재. ,

경우에 보 보 납 지 니 게 다 개. < 1999.9.9,

2008.2.29>

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보 보1②

당 공사 공검사후 그 공사 가 지 지 납 게 고 60

규 에 담보책 간동 보 여 다.

계 공사에 어 연차계 별 규 에 보1 2③

보 납 게 여 다 다만 연차계 별 담보책 없. ,

공사 경우에 공사 공검사후 보 보 납 게 여 다.

신< 1999.9.9>

단 규 에 여 보 보 납18 1④

경우 다 각 같다 개. < 1996.12.31>

삭1. <2010.7.21>

내지 에 규 계 체결 경우2. 37 3 1 4

규 보 보 납 고귀37 2 · 4 38⑤

경우에 용 다 개. < 1998.2.2>

보 보 직 사용63 ( ) 단 규 에 여18 3①

보 보 당 보 여 직 사용 고 에 당 보

보 납 지 니 고 계리 다· ·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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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 에 보 보 직 사용에 차 재1②

다 개. < 1999.9.9, 2008.2.29>

가변동 계64 ( ) 각 계 담당공①

원 규 에 여 고 담 계 체결 계 공사19 (

등 경우에 차계 체결 말 다 상 경1 ) 90

과 고 동시에 다 각 어 에 당 에 재

에 여 계 계 공사 등 경우에 차계 체결( 1

시 공사 등 말 다 에 같다 다. ) .

경우 사 가 생 말 다 에 같다( . ) 90

내에 다시 지 못 다 개. < 1998.2.24, 1999.9.9, 2004.4.6,

2005.9.8, 2006.12.29, 2008.2.29>

찰 계 경우에 계 체결 차 후 계 에 어1. ( , 2

직 말 다 에 같다 여 재. 6 )

에 여 산 목 상 감100 3

찰 여 재 에 여 산 지2.

상 감100 3

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여 계1②

에 어 동 계 에 여 각 에 여1

계 체결 에 계 에 계 상 가 원, 1 2

경우 에 동 계 다 뜻 시 여 다1 .

개< 1999.9.9, 2005.9.8>

고 리 시 규 에 여당 계 상 에게 지40③ 「 」

것 에 규 에 여 산 가 에 재1

에 여 산 공 다 개. < 1999.9.9, 2002.12.30, 2005.9.8,

2008.2.29>

각 계 담당공 원 계 에 여 고 매가격 고④

시 매 경우 타 규 용 여 달1

곤란 경우에 계 체결시에 계 에 여 규 과 달리1

다 신. < 1999.9.9>

규 용 에 어 천재지변 원 재 가격 등 여1 ·⑤

당 간내에 계 지 니 고 계 곤란 다고

경우에 동 규 에도 고 계 체결 직

내에 계 다 신90 . < 2004.4.6, 2005.9.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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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에 고 각 계 담당공 원 공사계1⑥

경우 특 규격 재 당 공사비 재료비 비경비 계( · · 100

과 재만 당 다 별 가격변동 여 찰 여1 )

산 당 재 가격 감 상 에 그 재에 여 계100 15

다 신. < 2006.12.29, 2010.7.21>

각 계 담당공 원 변동 원 여 에1⑦

계 건 립 경우에 계 다 신. < 2008.12.31>

계변경 계65 ( ) 각 계 담당공①

원 공사계 에 어 계변경 여 공사량 감 생 에

규 에 여 당 계 다 다만 각19 . , 14 7

단 에 라 찰에 참가 가 량내역 직 고 단가

산 내역 경우 그 량내역 락 사 등

계변경 경우에 그 계 변경 없다 개. < 2007.10.10,

2010.7.21>

계 담당공 원 가격 미만 찰 공사계 계100 86②

규 에 여 고 경우 당 차1 (2

후 계 에 어 그 에 계변경 여 감

과 말 다 당 계 계)

계 공사 경우에 에 라 공사 말 다( 69 2 )

상 경우에 규 에 계 심 가재 시100 10 94 , 「

규 에 산집 심 건 리 시49 21」 「 」

규 에 계 원 계 원 라 다 심 거쳐( " " )

승 얻어 다 개. < 2003.12.11, 2005.9.8, 2006.5.25,

2006.12.29>

규 에 여 계 에 어 다 각 에1③

다 개. < 1996.12.31, 2005.9.8>

감 공사량 단가 규 에 여 산1. 14 6 7

내역 상 단가 계 단가 라 다 다 다만 계 단가가 규( " " ) . , 9

에 가격 단가 가격단가 라 다 보다 경우 량( " " )

가 게 경우 그 가 량에 용단가 가격단가 다.

계 단가가 없 신규비목 단가 계변경 당시 여 산 단가2.

에 찰 곱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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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계변경 경우 계 상 에게 책 없 사 경우3. (

포 다 에 규 에 고 가 량 신규비목) 1 2

단가 계변경당시 여 산 단가 동단가에 찰 곱

에 계 당사 간에 여 결 다 다만 계 당사 간에. ,

가 루어지지 니 경우에 계변경당시 여 산 단가

동 단가에 찰 곱 다100 50 .

각 계 담당공 원 계 상 가새 운 공 등 사·④

용 공사비 감 시공 간 단 등에 과가 것 어 계,

상 청에 여 계변경 에 계 에 어

당 감 에 당 감 다 개100 30 . < 1999.9.9, 2003.12.

11, 2008.12.31>

경우 새 운 공 등 계에 여 가 에4 ·⑤

계 원 계 원 가 어 지 니 경우에 건 리( 「

에 건 심 원 말 다 심 다 경우 새5 ) .」

운 공 등 계 가 경우 처리 등 시· ,

차 각 다 개. < 2008.12.31>

계 감 에 리비 등 14 6 7⑥

규 에 여 산 내역 상 리비 등에 재

과 없다 개. < 1996.12.31, 1999.9.9, 2008.2.29>

내지 규 용역등 계 에 어 계1 6 ·⑦

경우에 용 다.

타 계 내용 변경 계66 ( ) 각①

계 담당공 원 규 에 여 공사 등 계 에 어19 · 64

규 에 경우 에 공사 간운 거리 변경등 계 내용 변경65 ·

계 여 가 경우에 그 변경 내용에 라 실비

과 지 니 에 다 개. < 1996.12.31>

규 경우에 용 다65 6 1 .②

계연도 개시 계67 ( ) 각 계 담당공 원 20

규 에 여 계연도 개시 에 계 체결 고 에 그 계연도

개시 후에 계 생 도 여 다.

개[ 2005.9.8]

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 ❚781

공사 계 지68 ( ) 각 계 담당공 원 재

동 공사 단 공사 계 등에 여 체 사업내용

공사 시 거 공사량 여 계 없다.

다만 다 각 에 당 공사 경우에 그러 지 니 다 개, 1 . <

1996.12.31, 1999.9.9, 2002.7.30, 2008.2.29>

다 에 여 다 업 공사 리 주 도 규 공사1.

공사 질 규 등에 비 어 시공 공사2.

책 용 고 공 리에 지 없 공사 리시공3.

라고 공사

계 계 계 비계69 ( ) 다 각 에 당 계1①

규 에 여 계 계 체결 고 경우에 각21

승 얻어 단가에 계 체결 다.

운 보 시험 사연 량시 리등 용역계 차계1. · · · · · ·

가 도등 공 계2. · ·

비 지보 계3.

계 공사 찰등에 여 결 공사 고 당 연도②

산 에 차공사 도 계 체결 여 다 경우 차1 . 2

공사 후 계 공사 내지 규 에 계( 64 66

경우에 공사 말 다 에 미 계 공)

에 계 체결 것 여 다.

등 계 체결 에 여 규 용 다2 .③

규 에 차 차 후 계 공사2 3 1 2 ·④

등 계 단가에 여 결 다.

계 비 산 집 공사에 어 공사 연차별공사에 사⑤

여 계 체결 여 다.

개산계70 ( ) 각 계 담당공 원 규 에23①

여 개산계 체결 고 에 미리 개산가격 결 여 다 개. <

1996.12.31>

각 규 에 여 개산계 체결 고 에1②

찰 에 계 목 특 계 량 간등 고 여 원가검 에·

차 등 여 찰에 참가 고 가 열람,

도 여 다 개. < 1996.12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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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담당공 원 규 에 여 개산계 체결 에 감사1③

원에 통지 여 계 료 후에 규 에, 9 2

등에 라 산 여 승 얻어 다 신. <

1996.12.31>

계71 ( ) 재 규 에 계 체결에24

어 다고 에 계 체결 타 사

다 개. < 1999.9.9, 2008.2.29>

공동계72 ( ) 규 에 공동계 체결 타 사25①

재 다 개. < 1999.9.9, 2008.2.29>

각 계 담당공 원 경쟁에 여 계 체결 고②

경우에 계 목 질상 공동계 에 것 다고

경우 고 가 공동계 에 여 다.

각 계 담당공 원 에 공동계 체결2③

다 각 어 에 당 사업 경우에 공사 특별시·

역시도 특별 도에 주 업 가 상 공동 체· 1

원 여 다 다만 당 지역에 공사 에 격 갖 가. , 10

미만 경우에 그러 지 니 다 개. < 1999.9.9, 2002.3.25, 2006.12.29,

2009.6.29, 2010.7.21, 2011.2.9>

가격 고시 미만 고 건 업 등 균 여 다고1.

사업

탄 색 과 진 지 가 지역경 등2. · , ,

여 특별 다고 여 재 고시 사업 다만. ,

건 업 건 산업 본 에 라 건 업 등( 9「 」

말 다 가 계 상 에 포 경우 다) .

규 에 공동계 경우 공동 체 원 당 지역 업체3④

그 지역 업체간에 독 규 공 거래에 에 계열 사「 」

가 니어 다 개. < 1999.9.9, 2005.9.8>

통 규 에 여[ 22660 (2011.2.9) 2 3 2

월 지 다만 월 지 찰공고 사업에2013 12 31 , , 2013 12 31

그 사업 료 지 개 규 용 다72 3 2 .]

지식 사업 공동계72 2( ) 각 계 담당공 원 지식

사업 개 가 복 사업에 찰참가 가 공동 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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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경우에 특별 사 가 없 허용 여 다.

본 신[ 2003.12.11]

사후원가검 건 계73 ( ) 각 계 담당공 원 찰①

에 가격 비목별 결 없 경우에 사후원가검

건 계 체결 다.

각 규 에 계 체결 고 에 찰1②

에 계 목 특 계 량 간등 고 여 사후원가검 에·

차 등 여 찰에 참가 고 가 열람,

도 여 다.

계 료 후에 규 에 등에 라 원9 2③

가 검 여 산 여 다.

개[ 1996.12.31]

건 사업 리용역계73 2( ) 각 계 담당공 원 건① 「

산업 본 에 공사 계 에 어 계 목 특 규·」

간 등 고 여 다고 경우에 건 산업 본 에2 8「 」

건 사업 리에 업 건 사업 리용역계 체

결 다 개. < 2011.11.1>

에 계 체결 그 에 사 재 다1 .②

개< 2008.2.29>

본 신[ 2006.5.25]

지체상74 ( ) 각 계 담당공 원 계 상 가(①

과 지 단체 다 가 계 상 지체 에 지체상 계)

계 공사계 계 계 계 용역계 경우에 연차( · ·

별 계 말 다 에 같다 에 재 과 지체. )

곱 계 상 여 납 게 여 다 경우 계.

상 책 없 사 계 지체 었다고 에 그 당

지체 에 산 지 니 다 개. < 1999.9.9, 2006.5.25, 2008.2.29>

경우 납 에 여 검사 거쳐 경우1 (②

지 니 고 리사용 고 경우 포 다 에 같다 에 그· . )

에 상당 계 에 공 지체상 계산 여

다 경우 납 질상 공사. ·

용역등에 것에 다 개. < 1999.9.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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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지75 ( · ) 각 계 담당공 원 12①

규 에 여 계 보 고에 귀 시키 경우에 계 에 특별3

것 없 당 계 지 고 계 상 에게 그 사 통지

여 다.

각 계 담당공 원 에 지체상 징74 1②

사 가 생 고 그 에 계 보 상당 계 보50 1 (

포 다 에 달 경우에 다 각 에 계)

지 거 지 다 개. < 2010.7.21>

계 상 귀책사 계 가 없 다고1.

경우 에 라 계 보 고에 귀 시키고 당 계: 12 3

지 다.

경우 계 상 계 가 고 계 지2. 1

가 다고 경우 계 료 지 니 에 상당 계 보:

가 납 게 고 계 지 다 경우 계 보 가납 에.

여 지 용 다50 6 8 10 .

당업 찰참가 격76 ( ) 각 계 상 찰,①

에 라 지 보처리 용 여 견30 2 (

에 계 상 등 라 다 계 상 등 리 지 그 사" " ) · ,

용 다 각 어 에 당 경우에 에 라 당 사실27

후 지체 없 개월 상 에 계 상 등 찰참가 격1 2

여 다 다만 계 상 등 사용 여 찰참가 격. ,

사 가 생 경우 계 상 등 그 사용 지 여상당

주 감독 게 리 지 니 경우에 그러 지 니 다 개. <

1996.12.31, 1997.12.31, 1998.2.2, 1999.9.9, 2000.12.27, 2003.12.11, 2005.9.8,

2006.5.25, 2006.12.29, 2007.10.10, 2010.7.21, 2010.12.13, 2011.12.31>

계 에 어 실 당 게 거1. ·

건 산업 본 공사업 보통신공사업 타다 에2. · ·「 」「 」「 」

도 규 에 도 통지 경우 다 여 도( )

주 승 없 도 거 주 승 얻 도 건

변경

독 규 공 거래에 도 거래공 에3. 「 」 「 」

규 에 여 공 거래 원 찰참가 격 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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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상생 진에 에 라 업청3 2. · 27 5「 」

찰참가 격 청

사 계용역계 원가계산용역계 에 어 고 과실4.

사 계 원가계산 게 산 지 니

건 리 에 타당 사용역계 에 어 고4 2. 2「 」

과실 등 타당 사 실 게 여 주 에

계 에 어 책 여 공 에게 가 사5.

업 에 산업 보건 에 보건 여 근 등에게·「 」

사망등 가

당 없 계 체결 에 찰에 사6. ( 19 ,

에 계 심사 여 도 리계 주근42 5 ,

근 건 계 에 사 과 에 공동계 에72 72 2

사 포 다 지 니)

경쟁 찰에 어 찰 간에 상 여 미리 찰가격 거 특7.

찰 여 담

찰 계 에 규 에 여 지 보처리 에 여8. ( 39

찰 경우 규 에 공2 8「 」

포 다 변 거 게 사 허) ·

고 찰9.

찰 찰 계 체결 과 여 계공 원 에10. · · ( 29 1

계 쟁 원 에 찰 심사 원, 42 7

에 평가 원 에 계 심 원, 43 8 , 94 1

건 리 에 건 심 원 특별건 심 원, ·

계 원 원 포 다 에게 뇌)

찰참가신청 찰참가승 고도 당 없 당 계11.

연도 상 찰 에 라 지 보처리 각3 ( 39 1

지 고시 보처리 에 여 찰 게 찰·

다 에 참가 지 니)

찰참가 거 찰 계 체결 그12.

감독 검사에 어 그 직13.

당 없 에 계 심사에14. 42 1

지 니 거 후 찰 결 에 심사 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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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찰 심사 상 후 당14 2. 42 4

없 심사에 지 니 거

후 찰 결 에 심사 포

에 라 찰 찰 결 경우에 실시 계 격15. 87

후 당 없 내에 실시 계 지 니

감리용역계 에 어 건 리 시 계 등에16. 105「 」

감리원 체사 차에 지 니 고 감리원 체

사 그 찰 찰 계 체결 과 에 가에17. , · ·

에 보시 지보 계18. 2 13 ·「 」

과 에 게 보 각 계 담당공 원 경

우 가에 가 생 것 단 여 사 에 지 보 지 고 계

에 시 보 단

에 찰참가 격 에 간 동 간 가감 그 에1 ,②

사 재 다 개. < 2006.5.25, 2008.2.29>

공동계 경우에 찰참가 격 사 시킨 에 여 1③

규 용 다 개. < 2000.12.27>

내지 규 에 여 찰참가 격 가 타1 3④

단체 경우에 그 에 여도 업 동 경우에 그 원,

직 시킨 원에 여도 규 용 다 다만 가 여러1 . ,

경우 당 찰 계 에 업 지 니 에 여

그러 지 니 다.

각 내지 규 에 여 격1 4⑤

사용 여 그 가 찰에 여 경우에 그 사용 에 여도 1

규 용 다.

각 찰참가 격 에 다 각 사⑥

여 에 찰참가 격 간 개시 지 재2

에 라 지 보처리 에 게재 여 다 개. < 1999.9.9, 2002.7.30,

2006.5.25, 2008.2.29, 2011.2.9>

업체 상 주 경우 등 등 주민등1. ( ) · · ( , )· ·

사업 등 계 상 허 등·

찰참가 격 간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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찰참가 격 체 사3.

각 내지 규 에 라 찰참가 격1 5⑦

에 여 당 간내에 그 에 집 든 찰에 참가 없

도 여 다 개. < 2002.7.30>

각 지 단체 당사 계 에⑧ 「 」

공공 운 에 에 찰참가 격 사실 통보 거「 」

지 보처리 에 게재 에 여도 찰에 참가 없도 다 다.

만 지 사 찰참가 격, 1 1 5 , 7 , 8 10

에 여 드시 여 다 개. < 1999.9.9, 2002.7.30,

2005.9.8, 2006.5.25, 2007.10.10, 2011.2.9>

각 내지 규 에 여 격 가 상1 4⑨

변경등 간내에 찰에 참가 것 지 여·

찰참가 주민등 등 계 상 허 등 등, ,

여 다.

각 계 담당공 원 경쟁 찰에 어 찰 가 계 체⑩

결 에 에 라 찰참가 격 경우에 그 찰 계 체결1

여 니 다 다만 계 계 체결 계 상 가 계 찰. ,

참가 격 경우에 당 계 계 여 연차별계,

체결 경우에 그러 지 니 다 개. < 2006.5.25, 2008.12.31>

규 에 찰참가 격 통보등 차에 여6 7⑪

사 재 다 신. < 1999.9.9, 2008.2.29>

삭77 <1998.2.2>

장 공사계약6

용 상등78 ( ) 공사계 찰 찰에 계 과 특 공

사 계 에 여 에 규 에 에 특별 규 없 사,

에 여 다 에 규 에 다 개. < 1999.9.9>

79 ( ) 에 사용 용어 다 각 같다 개. <①

1999.9.9, 2006.5.25, 2007.10.10>

공사 라 공사비 가격 억원 상 신규복 공 공사 말1. " " 300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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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 공사 라 공사비 가격 억원미만 신규복 공 공사 각2. " " 300

찰 찰 집 리 다고 공사

말 다.

라 가 실시 계 상 공 에 체가 가 공3. " "

에 여 본 변동없 가 계에 체 동등 상

과 가진 신공 신 공 단 등 계 당실시 계· ·

상 가격 가 실시 계 상 가격보다 낮고 공사 간 가

실시 계 상 간 과 지 니 공 단 경우에 공(

사 간 가 실시 계 상 간보다 단 것에 다 시공)

계 말 다.

찰 라 원 찰과 께 찰 사에 라4. " " 3

허용 공사 찰 말 다.

찰 라 가 시 공사 찰 본계 지 에 라5. " "

찰시에 그 공사 계 타 시공에 도 도 라 다( " " )

여 찰 께 계시공 찰 말 다· .

본 계 찰 라 찰 본계 지 에 라 실시 계에6. " "

본 계 그에 도 여 찰 께 찰 말 다.

찰 내 라 내지 규 에 찰에 참가 고7. " " 4 6

가 당 공사 찰에 참가 에 지 여 공사 규 계· , ·

시공 질 공 리 타 찰 계 에 본계 지 등,

포 말 다.

실시 계 라 본계 지 과 본 계에 라 시8. " "

공에 계 계 에 도 포 다 말 다( ) .

계 비 공사 라 공사비가 계 비 산 계상 공사 말 다9. " " .

공사 라 공사비가 계 비 산 계상 지 니 공사10. " "

말 다.

경우에 체 계 계에 여 가1 3②

경우에 건 리 에 건 심 원 특별건 심5 (「 」

원 포 건 심 원 라 다 심 거쳐각, " " )

그 계 다 다만 계 원 운 고. , ·

각 그 포 다 에 같다 계( . )

원 심 거쳐 그 계 다 개. < 1998.2.2, 2005.9.8,

2006.5.25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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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 찰 심 등80 ( ) 각 공사 특 공사①

에 공사등 라 다 경우 찰 에 여 건( " " )

심 원 심 거쳐 다 개. < 1999.9.9, 2006.5.25>

각 에 라 건 심 원 심1②

에 당 연도 후에 집 공사 등 집 본계 다 각 에

에 라 에게 여 공사 등 집 본,

계 과 시 등에 사 재 다 개. <

2007.10.10, 2008.2.29>

본 계 에 찰 주 공사 그 공사 여1.

찰 주 지 니 결 공사에 여 실시 계2.

후 찰 주 공사에 여

규 에 여 공사등 집 본계2③

집 계 에 여 건 심 원 심 거 에 심 결과

에 라 찰 찰 에 여 집 공사등 공고 여

다 개. < 1999.9.9, 2008.2.29>

삭 <2006.5.25>④

각 공사등에 어 특별 사 가 없 규3⑤

에 여 공고 찰 에 라 찰 여 다 개. < 2006.5.25>

개[ 1998.2.2]

81 삭 <1996.12.31>

82 삭 <1996.12.31>

83 삭 <1996.12.31>

찰 등 찰참가 격84 ( ) 각 계 담당공 원①

다 각 건 갖 에 여 찰 찰에 참가 게

여 다 다만 건 어 만 갖 들 공동 다. , 1 2

각 건 갖 어 찰 찰에 참가 고 경우에

들 찰참가 허용 여 다.

건 산업 본 에 라 당공사 시공에 건 업 등1. 9「 」

것

건 리 에 계등용역업 건 사2. 20 2 23「 」 「 」

에 라 건 사업 신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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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계 담당공 원 에 고 찰 경우1②

지 니 고 원 에 찰 에 여 1 1

건만 갖 에 여도 찰에 참가 게 여 다.

개[ 2006.5.25]

84 2 삭 <2010.7.21>

찰등 찰 차85 ( ) 찰 본 계 찰 실시 여 87 1①

규 에 여 실시 계 격 에 여 실시 계 게

여 다.

찰 가 원 찰과 께 경우 다 각 도 찰②

에 첨 여 게 여 다 다만 동시에 개 상 없. , 2

다 개. < 1999.9.9, 2005.9.8, 2006.5.25>

계에 체1.

건 리 시 규 에 계2. 13「 」

원 찰 찰에 단가 량 산 내역3.

채택에 타 참고사 재4.

삭5. <2006.5.25>

찰 본 계 찰 실시 계 에 다 각 에 도③

첨 여 여 다 개. < 2005.9.8>

본 계 찰 경우1.

가 본 계에.

건 리 시 규 에 계. 13「 」

다 타 공고 사.

실시 계 경우2.

가 실시 계에 체.

건 리 시 규 에 계. 13「 」

다 단가 량 산 내역.

라 타 참고사 재.

삭 <1999.9.9>④

각 계 담당공 원 다 각 어 에 당⑤

에 건 심 원 에 당 계 격여 에 심 계 평

가 뢰 여 다 경우 건 심 원 타당 검.

고 계 격여 원 찰 경우 다 계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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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 계 담당공 원에게 통지 여 다 개. < 1999.9.9,

2006.5.25>

찰 경우 원 계 에 라 찰 격 찰1. 86 1

찰

찰 경우 규 에 본 계 찰 실시 계2. 3

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계심 에5⑥

여 계 원 심 갈 다 다만 계 원 가 어. ,

지 니 경우에 그러 지 니 다 신. < 1996.12.31, 1998.2.2>

건 심 원 계 원 규 에5 6⑦

여 계 심 에 어 찰 본 계 찰 실시 계 에 첨·

도 가 찰 본계 지 내용 본 계 내용에 비 어 미비

거 그 내용 지 니 경우에 에 보 다 개. <

1996.12.31, 1999.9.9>

찰 등 실시 계 격 찰 결 등 택85 2( ) 각①

계 담담공 원 찰 경우 공사 목 특 등 고,

여 에 라 상 다 각 어 에 당87 1

실시 계 격 결 여 다 개. < 2011.2.9>

계 가 재 에 각 계 담당1.

공 원 과 가격 찰 실시 계 격

결

찰가격 계 어 가 가 낮 계 찰2.

가격 어 가 가 실시 계 격 결

계 가격 에 가 여 여 각각 평가 결과 산 가 가3.

실시 계 격 결

계 고 본 계 만 도 경우 계 가 가4.

실시 계 격 결

각 계 담당공 원 찰 경우 공사 목 특 등,②

고 여 원 찰 지 규 에 라 채택86 2 4

상 다 각 어 에 당 찰 결

여 다.

가격 찰 찰 결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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찰가격 계 어 가 가 낮 계2.

찰가격 어 가 가 찰 결

계 가격 에 가 여 여 각각 평가 결과 산 가 가3.

찰 결

각 계 담당공 원 에 실시 계 격1 2③

찰 결 찰공고 에 시 여 다.

찰에 어 에 라 실시 계 격 결 경우에1 4 79④

에도 고 본 계 찰시 찰 게 지 니1 5 6

다.

각 에 실시 계 격 찰 결 에1 2⑤

계 가격 산 과 가 계 가격 산식 그 에· , ,

사 재 다 개. < 2008.2.29>

본 신[ 2007.10.10]

찰 채택 찰 결86 ( ) 각 계 담당공①

원 에 라 찰 찰가격85 2 ( 3 4

에 거 후 찰가격 포 다 다 각 건)

충 경우에 찰 격 찰 다.

찰가격 찰 신 원 찰가격보다 낮 것1.

찰가격 공사 가격 공 에 찰가격 공2.

에 가격 것

각 계 담당공 원 에 라 찰 격 찰1②

찰 에 여 에 라 계 격여 계 통지85 5

에 격 통지 찰 계 가 개6 (

격 통지 개 미만 경우에 격 통지 든6 )

후 계 가 원 계 보다 것 채택 다 다만 개. ,

공 공 에 계 가 원 계 보다 낮 경우에

당공 에 공 채택 지 니 다 개. < 2006.12.29>

각 계 담당공 원 단 에 라 채택 지2③

니 공 경우에 찰 찰 상 당공 찰가격

원 찰시에 산 내역 상 당공 찰가격 체 여 체

찰가격 여 다.

각 계 담당공 원 에 거 후3 2④

단 에 라 채택 지 니 공 여 가 게 채택 공 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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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여 경우에 다 다만. ,

게 공 찰가격 없다.

각 계 담당공 원 원 찰 내지 에2 4⑤

라 채택 에 에 라 택 찰 결85 2 2

용 여 찰 결 다 개. < 2007.10.10>

각 계 담당공 원 가 없거 에, 5⑥

찰 가 없 경우에 원 찰가격 가격 가격 찰

차 다 각 에 라 찰 결 다.

가격 억원 상 공사 에 라 찰 심1. 300 : 42 4

사 여 찰 결

공사 에 라 계 심사 여 찰 결2. 1 : 42 1

내지 에 찰 결 득 사 가 없 찰1 6⑦

내에 여 다80 .

각 계 담당공 원 에3 4⑧

경우 미리 건 심 원 계 원 심 거쳐

다.

개[ 2006.5.25]

찰 찰87 ( ) 각 계 담당공 원 본①

계 찰에 어 규 에 통지 에 찰 계85 5

가 격 통지 찰 가 미만 경우에 격6 ( 6

통지 든 찰 후 에 라 택 실시 계) 85 2 1

격 결 용 여 실시 계 격 결 다 다만 에. , 85 5

본 계 격 가 경우에 재공고 찰에 여 다 개1 . <

2006.5.25, 2006.12.29, 2007.10.10>

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여85 5 6②

건 심 원 계 원 당 실시 계 격통지

에 그 실시 계 찰 결 다 개. < 1996.12.31>

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여 실시 계 격1③

결 찰 찰 계 비 공사에 어 계 비 산,

공사에 어 공사 산 각각 과 경우에 산 가격

여 그 찰 여 가 립 지 니 에

재공고 찰에 여 다 개. < 1999.9.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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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 에 찰 결 득 사 가 없 실시1 2④

계 가 내에 여 다60 .

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찰 결 에2⑤

어 공사 시 타 특 사 여 다고 경우에

규 에 실시 계 격 여 당 공사 공 별 우 에 라1

여 실시 계 게 당 실시 계 에 여 건,

심 원 계 원 실시 계 격통지 에 그

실시 계 격 찰 결 고 우 에 라 공사 시 게 다.

신< 1999.9.9>

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여 찰 결5⑥

여 공사 시 게 에 공사 실시 계 격통지 공

사에 산 내역 게 여 에 라 계 체결 여 다 신. <

1999.9.9>

각 계 담당공 원 공사에 실시 계 격통지⑦

가 에 규 에 여 계 체결 여 산 내역6

다시 여 당 산 내역 체 도 여 다 경우 당 계.

없다 신. < 1999.9.9, 2000.12.27>

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여 찰5 6⑧

결 거 계 체결 고 경우에 실시 계 우 여

공 산 내역 에 사 등 찰 내, ·

등에 시 여 찰에 참가 고 가 찰 에 미리 도

여 다 신. < 1999.9.9>

88 삭 <1999.9.9>

계비 보상89 ( ) 각 계 담당공 원 86 2①

규 에 여 찰 결 지 니 에 여 산87

에 계비 보상 다 개. < 1999.9.9>

규 에 계보상비 지 차등에 여 사1②

재 다 개. < 1999.9.9, 2008.2.29>

계비 보상89 ( ) 각 계 담당공 원 다 각 어①

에 당 에 여 산 에 계비 보상

다 개. < 1999.9.9, 2011.12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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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라 찰 결 지 니1. 86 2 87

주 귀책사 취 찰 찰에 참여2.

규 에 계보상비 지 차등에 여 사1②

재 다 개. < 1999.9.9, 2008.2.29>

시[ : 2012.4.1] 89 1

90 삭 <2006.5.25>

계변경 계91 ( ) 찰 찰에①

계변경 공사 계 내용 변경 경우에도 에 책 사

천재지변 등 가 사 경우 고 그 계·

없다 개. < 1996.12.31, 1999.9.9>

각 계 담당공 원 찰 경우 계 체결 에 실②

시 계 격 에게 책 없 다 각 어 에 당 사 실시

계 변경 경우에 계 체결 후 시 계변경에 계 여

다 신. < 2007.10.10>

민원 경 통 평가 에 허가 건 등과 여1. ·

실시 계 변경 경우

주 시 본계 찰 내 본 계 에 시2. ·

어 지 니 사 에 여 당 주 변경 경우

건 심 원 계 원 가 실시 계 심 과 에 변경3.

경우

경우에 계 고 에 다 각1 2③

에 다 개. < 1998.2.2, 1999.9.9, 2005.9.8, 2007.10.10>

감 공사량 단가 규 에 여 산 내역1. : 85 2 3

상 단가

가 공사량 단가 계변경당시 산 단가 규 에2. : 1

산 내역 상 단가 에 계 당사 간에 여 결 단가.

다만 계 당사 사 에 가 루어지지 니 경우에 계변경당시,

산 단가 규 에 산 내역 상 단가1

다100 50 .

규 에 산 내역 상 단가가 없 신규비목 단가 계변경당3. 1 :

시 산 단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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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1 2 삭 <2006.5.25>

평가92 ( ) 각 계 담당공 원 공사 공검사 후

에 평가단 여 당 공사 사업계 시공과 실 과등에 여 평· ·

가 실시 다.

장 계약 보 공개 등7 개< 2005.9.8>

계 보 공개92 2( ) 각 계 담당공 원①

별 주계 계 체결 계 변경에 여 재 사 지,

보처리 단 에 라 각 지 고시 보39 1 ·

처리 에 공개 여 다 다만 가목 상 병 동. , 26 1 1

에 사 목 같 라목에 사 여26 1 1 5

체결 계 경우에 그러 지 니 다 개. < 2008.2.29, 2010.7.21,

2011.12.31>

각 계 담당공 원 본 규 에 공개내용에1②

변경 경우에 변경 사실 지체 없 공개 여 다.

본 신[ 2005.9.8]

계 실 보고93 ( ) 각 계 담당공 원 계 체결 계

변경 후 내에 계 체결 계 변경에 여 재 사30

재 에게 여 다 다만 가목 상. , 26 1 1

병 동에 사 목 같 라목에 사26 1 1 5

여 체결 계 경우에 그러 지 니 다 개. < 2008.2.29,

2010.7.21>

개[ 2005.9.8]

계 심94 ( ) 각 그 공·①

사용역 등 다 각 사 에 에 도 여 계 심·

운 다 개· . < 2005.9.8, 2006.5.25, 2007.10.10>

주 찰참가 격 건 당업 찰참가 격 그 에 계 과1. , ,

여 질 사

찰참가 계 상 가 찰 계 체결 계 과 여 질 거2. ,

시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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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실시 계 격 찰 결 택에3. 85 2 102

사

규 에 계 심 공 원 계 에 식과 경험1 ,②

시민단체 비 리민간단체 지원 규 에 비 리민간단체, ( 2「 」

말 다 가 천 등 다 개) . < 2005.9.8>

규 에 계 심 운 에 여 사1③

각 다.

본 신[ 2000.12.27]

95 삭 <2005.9.8>

지 보처리 용96 ( ) 재 지 보처리 리운·①

용 지 다 경우 재 고시 여 다 개. . <

2008.2.29>

각 계 담당공 원과 규 에 여 지 보처리1②

리운 규 에 당업 찰참가 격· 76 ,

규 에 계 실 보고 그 계 과 보 당 업 목93 ,

용도 사용 여 니 다.

본 신[ 2002.7.30]

장 안입찰 등에 한 계약8 신< 2007.10.10>

용 상 등97 ( ) 각 계 담당공 원 상징 · ·

등 다고 거 도가 시 공사에 여

실시 계 찰 본 계 찰에 계 체결

그 계 에 여 에 규 에 에 특별 규 없, ,

사 에 여 다 에 규 에 다 개. < 2010.7.21>

삭1. <2010.7.21>

삭2. <2010.7.21>

본 신[ 2007.10.10]

98 ( ) 에 사용 용어 뜻 다 각 같다 개. < 2010.7.21>

란 찰 가 주 계 등 검 여 공사비 감1. " "

공 단 공사 리 등 말 다, 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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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시 계 찰 란 주 실시 계 찰 내 에2. " "

라 찰 가 에 여 찰 께 찰1

말 다.

본 계 찰 란 주 여 본 계 찰3. " "

내 에 라 찰 가 에 여 찰 께1

찰 말 다.

본 신[ 2007.10.10]

실시 계 찰 본 계 찰 찰 심 등99 ( )

각 에 공사에 여 실시 계 찰97①

본 계 찰 실시 계 찰등 라 다 실시( " " )

경우 찰 심 에 여 건 심 원 심 거쳐 다.

개< 2010.7.21>

각 에 라 건 심 원 심1②

에 당 연도 후에 집 에 공사 집 본계 다97

각 에 에 라 에게 여 실시 계,

찰등 집 본계 과 시 등에 사 재

다 개. < 2008.2.29, 2010.7.21>

본 계 에 본 계 찰 주 공사 그 공사1.

여 다만 본 계에 지 니 고 심 가 곤란 경우에. ,

본 계 후에

본 계 찰 주 지 니 결 공사에 실시2.

계 후 실시 계 찰 주 공사에 여

과 찰 공고 등 경우에 용 다80 3 5 .③

본 신[ 2007.10.10]

목개[ 2010.7.21]

실시 계 찰등 찰참가 격100 ( ) 실시 계 찰에

여 본 계 찰에 여 각각 용12 1 , 84 1

다.

개[ 2010.7.21]

101 삭 <2010.7.21>

실시 계 찰등 찰 결 등 택102 ( ) 각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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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담담공 원 실시 계 찰 경우 공사 목 특 등 고,

여 본 에 라 상 다 각 어 에 당104

찰 결 여 다 개. < 2010.7.21>

가격 찰 찰 결1.

찰가격 어 가 가 낮2.

찰가격 어 가 가 찰 결

가격 에 가 여 여 각각 평가 결과 산3.

가 가 찰 결

각 계 담당공 원 본 계 찰 경우 공사②

목 특 등 고 여 에 라 격, 106 1

상 다 각 어 에 당 실시 계 격 결 여

다 개. < 2010.7.21>

가격 찰 실시 계 격 결1.

찰가격 어 가 가 낮2.

찰가격 어 가 가 실시 계 격 결

가격 에 가 여 여 각각 평가 결과 산3.

가 가 실시 계 격 결

각 계 담당공 원 에 라 택 찰1 2③

실시 계 격 결 찰공고 에 시 여 다.

각 각 에 찰 실시 계 격 결1 2④

에 가격 산 과 가 과 가격· ,

산식 그 에 사 여 찰에 참가 가 열람 도,

여 다.

본 신[ 2007.10.10]

목개[ 2010.7.21]

실시 계 찰 찰 차103 ( ) 각 계 담당공①

원 실시 계 찰 경우 찰 에게 다 각 내용 포

게 여 다 다만 공사 특 등 고 여. ,

그 내용 변경 다 개. < 2010.7.21>

시공 검 등 통 공사비 감1.

생 주 비용 개2.



800❚ 타 법.Ⅲ

공 단3.

공사 리4.

주 계 찰 가 내용 여5.

량과 단가 산 내역

그 에 찰공고 에 사6.

각 에 라 평가 심사1②

고 찰에 참가 가 열람 도 여 다.

각 계 담당공 원 에 라1③

에 건 심 원 에 당 격여 에 심

평가 뢰 고 건 심 원 뢰 타당 검

여 격 여 평가 당

계 담당공 원에게 통지 여 다.

각 계 담당공 원 에 심3④

평가에 여 계 원 심 평가 갈 다.

건 심 원 계 원 에 라3 4⑤

심 경우 가 찰 본계 지 내용 계

내용에 비 어 미비 거 그 내용 지 니 경우에 에 보

다.

본 신[ 2007.10.10]

목개[ 2010.7.21]

실시 계 찰 찰 결104 ( ) 각 계 담당공

원 실시 계 찰 경우 에 통지 에103 3

찰 가 격 통지 찰 가6 ( 6

미만 경우에 격 통지 든 찰 후 에 라) 102 1

택 찰 결 용 여 찰 결 다 다만 에. , 103 3

격 가 경우에 재공고 찰에 여 다 개1 . <

2010.7.21>

본 신[ 2007.10.10]

목개[ 2010.7.21]

본 계 찰 찰 차105 ( ) 각 계 담당공①

원 본 계 찰 경우 찰 에게 다 각 내용 포

게 여 다 다만 공사 특 등 고 여.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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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내용 변경 다 개. < 2010.7.21>

시공 검 등 통 공사비 감1.

생 주 비용 개2.

공 단3.

공사 리4.

그 에 찰공고 에 사5.

각 에 라 평가 심사1②

고 찰에 참가 가 열람 도 여 다.

각 계 담당공 원 본 에 라 실시 계106 1③

격 에 여 실시 계 게 여 실시 계 에,

다 각 도 첨 게 여 다.

실시 계에 체1.

건 리 시 에 계2. 13「 」

단가 량 산 내역3.

그 에 참고 사4.

각 계 담당공 원 에 라1 3④

실시 계 에 건 심 원 에 당

실시 계 격여 에 심 평가 뢰 고 건 심

원 뢰 실시 계 타당 검 여

실시 계 격 여 평가 당

계 담당공 원에게 통지 여 다.

각 계 담당공 원 에 실시4⑤

계 심 평가에 여 계 원 심 평가 갈

다.

건 심 원 계 원 에 라4 5⑥

실시 계 심 경우 실시 계 에 첨

도 가 찰 본계 지 내용 본 계 실시 계 심 경우(

에 포 다 내용에 비 어 미비 거 그 내용 지)

니 경우에 에 보 다.

본 신[ 2007.10.10]

목개[ 2010.7.21]

본 계 찰 찰106 ( ) 각 계 담당①

공 원 본 계 찰 경우 에 통지 에105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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찰 가 격 통지 찰 가 미6 ( 6

만 경우에 격 통지 든 찰 후 에 실) 102 2

시 계 격 결 용 여 실시 계 격 결 다 다만. , 105 4

에 격 가 경우에 재공고 찰에 여 다1 .

개< 2010.7.21>

각 계 담당공 원 에 라 건105 4 5②

심 원 계 원 당 실시 계 격통지

에 그 실시 계 찰 다.

지 본 계 찰 찰 결 에 여87 3 8③

용 다 개. < 2010.7.21>

본 신[ 2007.10.10]

목개[ 2010.7.21]

107 삭 <2010.7.21>

계변경 계108 ( ) 계변경 계 에

여 실시 계 찰에 공사계 경우에 본 계65 ,

찰에 공사계 경우에 각각 용 다91 .

개[ 2010.7.21]

평가109 ( ) 각 계 담당공 원 에 공사①

공검사 후에 평가단 여 당 공사 주 식 시공과 실, ·

과 등에 여 평가 실시 다.

에 평가단 운 그 에 평가에 여 사 각1 · ,②

다.

본 신[ 2007.10.10]

< 23477 , 2011.12.31>

시1 ( ) 공포 시 다 다만 개 규 공. , 89 1

포 후 개월 경과 시 다3 .

찰 등에 용2 ( ) 36 12 12 2, 39 1ㆍ

본 개 규2 , 40 3 , 76 1 11 92 2 1

시 후 찰공고 계 용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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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비 보상에 용3 ( ) 개 규 단 에89 1 1

개 규 시 후 찰공고 계 용 다89 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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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2011.1.1] [ 161 , 2010.7.21, ]

장1

목1 ( ) 규 가 당사 계 에 동 시 에「 」

사 과 그 시 에 여 사 규 목 다 개. <

2005.9.8>

2 ( ) 규 에 사용 용어 다 과 같다 개. < 2003.12.12,

2005.9.8, 2006.5.25>

계 담당공 원 라 원 계 에 사 각1. " "

공 원 고 리 규 에 재, 22「 」

리재 재 리 재 포 다 같다 가 당사( · . ), 「

계 에 라 다 규 에 계( " " ) 6 1」

리계 계 리 계 포 다 같다 고( · . ) 「

리 규 에 여 지 지 원24」

운 경비 납공 원 리 운 경비 납공 원 운( ·

경비 납공 원 리 운 경비 납공 원 포 다 같다 과. )

타 에 여 납 원 계

담당 공 원 말 다.

라 공사에 어 가 당사 계 에 시2. " " 「

라 다 에 가격에 가가 에( " " ) 2 1」 「 」

가가 재료 공 가격 말 다.

용3 ( ) 각 계 담당공 원 계 에 사 처리

에 어 다 에 특별 규 경우 고 규

에 다.

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규칙❚805

장 가격2

가격4 ( ) 각 계 담당공 원 규9

에 여 가격 결 고 에 미리 가격 여 다.

거래실 가격 실 공사비에 가격 결5 ( ) 9 1 1①

에 거래실 가격 가격 결 에 어 다 각 어

에 당 가격 당거래실 가격에 에, 6 1 4 5

리비 가산 여 니 다 개. < 1999.9.9, 2009.3.5>

달청 사 여 통보 가격1.

재 에 가격 사 재2.

에게 등 사 여 공 가격

각 계 담당공 원 상 사업 에 여 당3. 2

거래실 직 사 여 가격

에 실 공사비에 여 가격 결 에 어9 1 3②

미 공사 계 단가 용 여 사 재,

다 개. < 1999.9.9, 2009.3.5>

원가계산에 가격 결6 ( ) 공사 매 매· · (①

다 용역 경우 에 라 원가계산에 가격) 9 1 2

가격 결 에 어 그 가격에 다 각 비목 포 시 다.

개< 1999.9.9, 2009.3.5>

재료비1.

계 목 시공 용역등에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 당 가격·

곱

비2.

계 목 시공 용역등에 공 별 량에 그 단가·

곱

경비3.

계 목 시공 용역등에 비목별 경비 계·

리비4.

재료비 비 경비 계 에 다 규 에· 8 1 ( 10 )

리비 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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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

비 경비 재 비목 다 리비 계· ( )

에 다 에 곱8 2 ( 3 )

매 경우 원가계산에 가격 가격 결 에 어②

그 가격에 다 각 비목 포 시 다.

시원가1.

통 료2.

보 창고료3.

역료4.

내운 비5.

신용 개 료6.

리비7.

내지 계 에 규 에 리비1 6 8 1 10

곱

8.

내지 계 에 규 에 곱2 7 8 2 3

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여1 2③

가격 결 에 어 가격 에 각 각 사1 2

여 다.

재료비 비 경비 비목 재 다 개· . < 1999.9.9,④

2009.3.5>

원가계산 단 당 가격7 ( ) 에 원가계산6 1①

단 당 가격 다 각 어 에 당 가격 말 그 용,

다 각 에 다 개. < 1998.2.23, 1999.9.9, 2005.9.8, 2009.3.5>

거래실 가격 통계 에 지 사 여 공 가격1. 15 .「 」

다만 재 단 당 가격 별도 경우 각,

별도 재 과 여 단 당 가격 사공 경우에 당·

가격

내지 규 에 가격2. 10 1 3 1

각 계 담당공 원 에 가격 용 에1 1②

어 다 각 어 에 당 경우에 당 단가에 그 단가

에 당 가산 다 개100 15 . < 1999.9.9, 2005.9.8,

2007.10.10, 2009.3.5, 2010.7.2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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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격 에 가 격 검 에 격 계1. 10「 」

격 취득 특별 사용 고 경우

도 지역 주특별 도 포 다 에 루어지 공사 경우2. ( )

원가계산에 가격 결 시 리비8 ( ) 원가계산에①

가격 가격 결 에 어 리비 비 다 각 1

과 지 못 다.

공사1. : 100 6

식료 매2. · · : 100 14

복가죽 매3. · · · : 100 8

매4. · · : 100 9

쇄 매5. · · · : 100 14

탄 고 라 틱 매6. · · · · · : 100 8

비 매7. · : 100 12

차 매8. 1 · : 100 6

립 계 비 매9. · · · : 100 7

매10. : 100 8

타 매11. · : 100 11

용역12. : 100 5

원가계산에 가격 가격 결 다 각 어②

에 당 과 지 못 다 다만 각 다 각. ,

용 계 목 달 곤란 다고 특별 사 가 경우

에 재 과 여 그 과 여 다 개. <

1999.9.9, 2007.10.10, 2009.3.5>

공사1. : 100 15

매 트웨어산업 진 에 라고시 트웨어사업2. · ( 22 1「 」

가 에 트웨어개 포 다) : 100 25

매3. : 100 10

용역 트웨어산업진 에 라고시 트웨어사업4. ( 22 1「 」

가 에 트웨어개 다) : 100 10

원가계산 등9 ( ) 원가계산에 가격 가격 결 에 어①

원가계산 여 다 다만 각 계 담당공 원. ,

직 원가계산 에 여 가격 경우에 원가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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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니 다.

각 계 담당공 원 계 목 내용 질 등 특·②

여 원가계산 곤란 경우에 다 각 어 에 당

재 건 갖 원가계산용역 원가계산용( "

역 라 다 에 원가계산 뢰 다 개" ) . < 1999.9.9, 2005.9.8,

2009.3.5>

공공 운 에 에 공공 산1. 100 50「 」

상 연 연

고등 각 규 에 연2. 2「 」

민 타 다 규 에 여 주 청 허가등 립3. 「 」

공 계사 규 에 여 립 계4. 23「 」

각 계 담당공 원 에 라 원가계산 뢰 경우2③

원가계산용역 여 규 재 에 여 원

가계산 게 여 다 개. < 1999.9.9, 2009.3.5>

삭 <1999.9.9>④

감 가격등에 가격 결10 ( ) 규 에 감9 1 4

가격 사 거래실 가격 견 가격 다 각 가격 말 그, 1 ,

용 다 각 에 다 개. < 2005.9.8>

감 가격 동산가격공시 감 평가에 에 감 평가1. : 「 」

감 평가사 가가 규 에 여 평가업 에 사업 등( 5「 」

에 다 가 감 평가 가격)

사 거래실 가격 과 용도가 사 거래실 가격2. :

견 가격 계 상 직 가격3. : 3

가격결 시 산등11 ( ) 가격에 다 각 포 시①

다 개. < 2005.9.8, 2009.3.5>

가가 에 가가1. 「 」

개별 비 에 개별 비2. 「 」

에3. 「 」

에4. 「 」

어 특별 에 어 특별5. 「 」

규 용 에 어 원가계산에 가격 가격 결1②

경우 그 가격 규 에 여 계산 에6 1 2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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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여 계산 다 경우 원가계산 비목별 원재료 단.

당 가격 각 감 공 가 가가1 , 1 1

당 계 목 공 가 에 가가 곱 여 산 다.

규 용 에 어 가가 특2 12 1③ 「 」 「

규 에 여 가가 가 재 용역106 1」

공 계 체결 여 가격 결 경우에 당 계 상

가 담 비목별 원재료 가가 매 당 규6 1

에 여 계산 에 산 다 개. < 1999.9.9, 2005.9.8>

망 량경쟁 찰시 가격 결12 ( ) 규 에 망 량17①

경쟁 찰에 어 가격 당 단가 여 다.

경우 고 담 매에 찰 에1②

그 찰에 고 량 가격 에 여 당

단가 여 다.

가격 변경13 ( ) 각 계 담당공 원 20 2

규 에 재공고 찰에 어 도 찰 찰 가 없 경우 당

가격 규 에 계 체결 없 에27 1

당 가격 변경 여 새 운 차에 경쟁 찰에 다.

장 계약 법3

찰참가 격 건14 ( ) 에 재12 1 4 "①

건 란 득 가가" 168 · 111 5「 」 「 」 「 」

에 라 당사업에 사업 등 거 고 여 경우

말 다 개. < 1999.9.9, 2000.12.30, 2005.9.8, 2006.5.25, 2006.12.29,

2007.10.10, 2009.3.5>

각 계 담당공 원 경쟁 찰에 참가 고②

여 에 건 사업 등 고 사본에1

여 에 건 계 에 여, 12 1 2 3 (

립 등 단체 포 다 에 에 여 각각 게)

여 다 개. < 1998.2.23, 1999.9.9, 2006.5.25, 2007.10.10>



810❚ 타 법.Ⅲ

규 에 여 경쟁 찰참가 격등 등 목15③

목에 여 경쟁 찰참가 격등 에 여 규 에 격2

다 개. < 2002.8.24>

찰참가 격 등15 ( ) 각 계 담당공 원 경쟁 찰①

업 집 여 미리 경쟁 찰참가 격 등 게

다 등 사 변경 에도 같다. .

에 라 경쟁 찰참가 격 등 고 다 각1②

에 여 다 개. < 2006.5.25, 2007.10.10, 2009.3.5,

2010.7.21>

공사등 경우에 다 각 목1.

가 등 신청.

. 허가 가 허등 신고등 경우에 다· · · · ( )

다 삭. <2006.7.5>

라 삭. <2006.7.5>

마 감.

매등 경우에 다 각 목2. ·

가 등 신청.

. 허가 가 허등 신고등 경우에 다· · · · ( )

다 삭. <2006.7.5>

라 삭. <2006.7.5>

마 경우에 에 업진 매. 3 3 「

진에 에 공공 직 생산 여2 8」

공공 직 생산 지 니 경우{ 13

각 단 에 라 재 지 고시 보처리4 ·

지 보처리 라 다 운 직 생산( " " )

여 }

감.

용역등 경우에 다 각 목3.

가 등 신청.

. 허가 가 허등 신고등 경우에 다· · · · ( )

다 삭. <2006.7.5>

라 삭. <2006.7.5>

마 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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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라 찰참가 격 등 신청 각 계 담당2③

공 원 에 보 공동 용 통 여21 1「 」

등 사 다 각 여 다 다만 경쟁 찰참가 격. ,

등 신청 가 다 각 에 동 지 니 경우에

그 사업 등 경우에 그 사본 말 다 첨 도 여 다( ) .

신< 2006.7.5, 2007.10.10, 2010.7.21>

사업 등 고 사업 등 원1. ,

주민등 등본 개 경우만 당 다2. ( )

공 등 공 등 등본 등 경우에 다3. ( )

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여 찰참가 격1④

등 에게 별지 식 경쟁 찰참가 격등 여 다1 .

개< 2006.7.5>

각 계 담당공 원 에 라 등 경우에1⑤

지 보처리 에 게재 여 다 경우 지 보처리 에 게재 등 사.

다 계 담당공 원에게도 등 것 본다 개. <

2006.5.25, 2006.7.5, 2007.10.10>

각 계 담당공 원 당 경쟁 찰업 에만 용⑥

여 경쟁 찰참가 격 등 게 다 경우 용 지. 5

니 다 개. < 2006.7.5>

각 계 담당공 원 경쟁 찰참가 격 등 과 다⑦

각 사 지 보처리 에 게재 여 다 개. < 2006.7.5>

경쟁 찰참가 격 미리 등 다 뜻1.

등 에2.

경쟁 찰참가 격 등 사 에 변동 경우에 찰참가 에 미리 변경등3.

여 다 뜻

지 보처리 운 에 라 지 보처리 에 게5⑧

재 등 사 에 여 별도 간 다 신. < 2007.10.10>

개[ 2002.8.24]

찰참가 격에 등16 ( ) 각 계 담당공①

원 찰참가 에 여 찰참가 격 규 에76

찰참가 격 여 여 다.

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여 결1②



812❚ 타 법.Ⅲ

과 격 내용 사실과 다 에 그 사실 당 에게 통지

고 보 등에 여 다.

찰참가 격 당 지17 ( ) 각 계 담당공 원

규 다 에 특별 규 경우 에 규 에, 12

경쟁 찰참가 격 건 여 찰참가 여 니 다.

찰참가 격 건 등 등18 ( ) 다 각 어 에 당 경우

에 지 규 용 지 니 다 다만 에14 16 . , 76

찰참가 격 여 에 그러 지 니 다 개. < 2009.3.5>

가지 단체 공공 운 에 에 공공 경쟁1. · 「 」

찰에 참가 경우

원 계 경우2.

망 량경쟁 찰 상19 ( ) 규 에 여 망 량경쟁17

찰 에 경우 다 각 과 같다1 .

생산시 그 공 가 거 곤란 다고 다1. 1

량 동 게 거 매 경우

그 매 가 가 거 곤란 다고 다량 동2. 1

매각 경우

공 매 계 것 가격 질 타 건에 어3. ·

가에 리 다고 다량 동 매 매각 경우·

망 량경쟁 찰 찰공고20 ( ) 망 량경쟁 찰에 경우 찰공고

에 다 각 사 시 여 다.

망 량에 경쟁 찰 라 사1.

각 사2. 36

규 에 찰 량과 찰 량 에 사3. 47 2

타 망 량경쟁 찰에 여 사4.

상 에 망 량경쟁 찰21 (2 ) 각 계 담당

공 원 상 에 여 망 량경쟁 찰에 고 경우에2

별 단가 량에 여 찰 게 여 다.

경매22 ( ) 각 계 담당공 원 규 에10 2①

경매에 어 가격 시 여 찰 게 고 고 찰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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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찰 가 없 지 다시 찰 게 여 고가격 찰 찰 결

여 다.

규 에 찰 경우 찰보 가격 상1 100 5②

여 다.

계 실도 평가 시 고23 ( ) 각 계 담당공 원

에 라계 실도 평가 에 건 리13 2 「 」

에 실 같 에 평가결과 등 고 여 다21 4 , 36 .

개[ 2010.7.21]

찰참가 격 사 심사 차23 2( ) 각 본 에13 4①

열람 간 찰공고 찰참가 격 사 심사 신청 마감 지

다.

에 찰참가 격 사 심사 신청 찰공고 상 지1 7②

도 여 신청 간 상 찰공고 시 그 신청, 10 ,

간 시 여 다.

각 계 담당공 원 찰참가 격 사 심사 신청③

내용 거 락 가 경우에 내 간 여 보3

다.

각 계 담당공 원 에 신청 간 에2 3④

보 간 내에 찰참가 격 사 심사 여 그 결과10

지 보처리 에 게재 여 다.

찰참가 격 사 심사 신청 가 에 사 심사 결과에 가4⑤

경우에 에 지 각14 2 3

계 담당공 원에게 재심사 청 다 경우 청. 3

내에 그 재심사 결과 통지 여 다.

본 신[ 2010.7.21]

동[ 23 2 23 3 <2010.7.21>]

단계 경쟁 등 찰 상23 3(2 ) 에 재18 1 3 "

용역 란 다 각 어 에 당 용역 말 다 개" . <

2009.3.5>

청 용역1.

검 용역2. ( )檢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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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비시 등에 지 니 단 경비 리용역3.

사보 등 지원용역4.

5. 그 에 지 사 용역 재 용역1 4

본 신[ 2006.5.25]

에 동[ 23 2 <2010.7.21>]

경쟁 찰 상24 ( ) 에 재21 1 1 "①

공사계 란 가격 다 각 상 공사계 말 다" .

개< 2005.9.8, 2009.3.5>

건 산업 본 에 건 공사 공사 다 억원1. ( ) : 30「 」

건 산업 본 에 공사 그 공사 에 공사 억원2. : 3「 」

에 재 란 다 각21 1 6 " "②

말 다 개. < 1996.12.31, 1998.2.23, 1999.9.9, 2003.12.12, 2005.9.8, 2009.3.5>

공사 경우에 다 각 목1.

가 건 산업 본 에 건 공사 공사 다 각. ( ): 4 1「 」

본 에 라 고시 고시 라 다( " " )

건 산업 본 에 공사 그 에공사 에 공사. : 7「 」

억원

매 용역 그 경우에 고시2. · , ,

경쟁 찰25 ( ) 각 계 담당공 원①

규 에 여 경쟁 찰에 참가 격 경우21 1

도 규 상 등 게 고 여 다, , .

각 계 담당공 원 내지21 1 1 3②

에 라 공사 용역 등 실 시공 에 여 경쟁 찰에5 · ,

참가 격 경우 그 실 시공 다 각 에,

여 다 개. < 1996.12.31, 1998.2.23, 1999.9.9, 2005.9.8, 2006.5.25>

공사 용역 등 경우에 다 각 목 실 다만 계 목 달 에1. · . ,

지 경우 고 가목 실 우 용 여 다.

가 공사 용역 등 실 규 에 경우에 당 계. ·

목 규 내1

공사 용역 등 실 에 경우에 당 계 목. ·

가격 건 산업 본 등 다 에 시공 용시 재비(「 」

포 고 경우에 말 다 에 같다 내. )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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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공 경우에 당 가격 내2. 2

에 라 주 업 재지에 여 경쟁 찰21 1 6③

경우에 주 업 가 당 공사 납 지등 재 특별시 역시도· · ·

특별 도 역 에 여 다 개. < 1996.12.31,

2007.10.10>

역시 도 역내에 특별시 역시가 신 편 경우(④

다 경우에 그 신 간 역시 도 역) 3

과 신 특별시 역시 역 리 지 니 것 보

규 용 다3 .

각 계 담당공 원 에 라 경쟁 찰21 1⑤

에 참가 격 에 어 같 각 각 내 사

복 여 니 다 다만 사 에 라. , 21 1 6

경우에 같 사 과 복 여2 , 21 1

사 에 라 경우에 같 각 사 과 복 여8

다 개. < 1996.12.31, 2009.3.5>

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여 공사22⑥

질별규 별 여 경우에 규 에· 2

에 지 니 다.

경쟁 찰 참가 격통지26 ( ) 각 계 담당공 원①

규 에 여 찰참가 격 에게 찰참가21 3 22 2

통지 경우에 별지 식 경쟁 찰참가통지 에 여 다2 .

규 에 찰참가통지 지 니1 7 (②

경우에 찰 마감 지 여 다 다만 경우7 ) . ,

에 찰 마감 지 통지 다 개5 . < 1996.12.31>

지 경쟁 찰 지27 ( ) 각 계 담당공 원 23

내지 에 라 지 경쟁 찰에 참가 지1 1 3 · 6 9

경우에 다 각 에 여 지 경쟁원리가 게 루,

어지도 여 다 개. < 1998.2.23, 1999.9.9, 2005.9.8, 2006.5.25>

공사1.

가 시공 지 경우에 규 용. 25 2 2

여 지 것

신용과 실 경 상태 업체 지 특 보 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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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 보 지 것

다 삭. <1999.9.9>

매 리가공 등2. · , ·

계 질 목 에 비 어 특 계 생산 비 등 보 고, · ,

여 게 가 경우에 그 계 생산 비, · ,

등 보 지 것

28 삭 <1999.9.9>

지 경쟁계 보고 등29 ( ) 계 담당공 원 에 라 지23 2①

경쟁 찰에 계 지 경쟁계 라 다 보고 고 에( " " )

에 계 당계 에 첨 여 포49 1 3 (

다 에 같다 사본과 다 각 사 그. )

에게 여 다 개. < 1998.2.23, 2006.5.25>

계 목1.

산과목2.

용 체 용사3.

삭4. <2006.5.25>

삭5. <2006.5.25>

타 참고사6.

각 에 라 감사원에 지 경쟁계 내용 통23 2②

지 에 에 계 사본 께 여 다 개1 . <

2006.5.25>

각 계 담당공 원 지 경쟁 찰참가 지③

규 에 지 에 비27

여 다.

지 경쟁 찰 참가 격통지30 ( ) 규 지 경쟁 찰 참가 격 에26

찰참가통지에 여 용 다.

31 삭 <2010.7.21>

재공고 찰등에 계 시 계 상 결32 ( ) 각

계 담당공 원 규 에 여 계 체결 고27 1 2

에 가에 가 리 가격 시 계 상 결 여 다.

개< 1998.2.2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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견 에 가격결 등33 ( ) 단 에 지 보처리 에30 2 "①

견 곤란 경우 재 경우 란 다 각"

어 에 당 경우 말 다 신. < 2006.12.29, 2009.3.5>

연 용역 경우1.

산 식 그 재료 포 다 등 신 도 질 우2. · ( )

고 여 경우

그 에 계 목 특 상 지 보처리 에 견 곤란3.

경우 재 경우

각 계 담당공 원 에 라 주 업30 4②

재지 견 경우에 주 업 가 당공사 ,

납 지 등 재 특별시 역시도 특별 도 역 에· ·

여 다 다만 공사 납 지 등 재 시 시. , , (

포 다 에 같다 도 역 에 말 다. )· ( .

에 같다 에 당계 에 격 갖 가 상 경우에) 5

그 시 역 에 다 신· . < 2006.12.29>

에 재 경우 란 다 각 경우 말30 7 " "③

다 개. < 1999.9.9, 2000.12.30, 2005.9.8, 2006.12.29, 2009.3.5>

가 도등 공 계1. · ·

가격 만원 미만 매 차 용역계2. 100 · ·

망 량경쟁 찰과 계34 ( ) 각 계 담당공 원

망 량경쟁 찰에 어 찰 계 체결 지 니 가 경우에

규 에 여 계 에 에 매에 어28

당 찰 찰단가 매각에 어 당 찰 찰단,

가 상 계 체결 여 다.

계 보고 등35 ( ) 계 담당공 원 에 라 계26 5①

보고 고 에 에 계 당계 에49 1 3 (

첨 여 포 다 에 같다 사본과 다 각 사. )

그 에게 여 다 개. <

1998.2.23, 2006.5.25, 2010.7.21>

계 목1.

산과목2.

용 체 용사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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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4. <2006.5.25>

삭5. <2006.5.25>

삭6. <2006.5.25>

타 참고사7.

각 에 라 감사원에 계 내용 통지26 5②

에 에 계 사본 께 여 다 개1 . <

2006.5.25, 2010.7.21>

계 용사 에 근거36 ( ) 각 계 담당공 원

가목다목 가목 마목 지 가목26 1 1 · , 2 , 3 , 4

라목 지 다목라목에 라 계 체결 경우에 그 용사5 ·

에 당 지 여 근거 비 여 다.

개[ 2010.7.21]

경쟁계 에 규 용37 ( ) 계 경우에14 1 2

용 다.

개[ 2009.3.5]

장 입찰 낙찰 차4

38 삭 <2002.8.24>

찰참가 통지등39 ( ) 각 계 담당공 원 13

규 에 여 당 찰참가 격 에게 찰참가통지 에34

별지 식 경쟁 찰참가통지 에 다2 .

찰 참가신청40 ( ) 각 계 담당공 원 경쟁 찰에①

고 에 찰참가신청 여 다 각 게 여

다 다만 규 에 여 격등 에 여 찰 보. , 15

납 다 각 에 갈 게 다.

별지 식 찰참가신청1. 3

찰참가 격2.

타 찰공고 지 통지에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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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계 담당공 원 찰참가신청 각1②

에 그 내용 검 여 고 사 에 여

사실 사 다.

각 계 담당공 원 찰참가신청 에 별③

지 식 찰참가신청 여 다 다만 우편 찰 경우 타4 . ,

지 니 다고 경우에 생략 다.

본 규 에 여 찰참가신청 마감 찰1④

마감 다 개. < 1996.12.31>

찰에41 ( ) 에 재14 1 3 "①

란 다 각 말 다 개" . < 1999.9.9, 2006.5.25,

2009.3.5, 2010.7.21>

찰공고 찰참가통지1.

찰2.

찰참가신청 찰 계 식3. ·

계 건 계 특 건4.

삭4 2. <2010.7.21>

5. 에 찰 결 심사 심사 포 다42 5 · 6 ( )

용 공사 경우 찰 내6. 6 8

타 참고사 재7.

본 에 재 찰에 란 다16 1 " "②

각 말 다 개. < 2010.7.21>

지1. 1 1 4

에 계 체결 포 다2. 43 7 ( )

용역계 경우 과업지시3.

지 에 참고사4. 1 3

개[ 1996.12.31]

목개[ 2010.7.21]

실시41 2( ) 단 에 근 어 움14 2 2 "

등 재 사 가 경우란 찰공고시 재 리 본" 「

에 재 생 여 에 공사 에 근 것 어 다3」

고 단 경우 거 다 각 어 에 당 지역에 실시 공사

지 여건 여 공사 에 근 것 어 운 경우 말 다 개. <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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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.3.5>

지역1.

지 원거리에 도 도2.

산간벽지3.

지에 지역 재 지역4. 1 3

본 신[ 2006.5.25]

찰42 ( ) 각 계 담당공 원 경쟁 찰에 참가 고①

여 별지 식 찰 찰 결 산처리에 여5 (

고 경우에 별지 식 찰 게 여 다6 ) .

규 에 여 찰 통 다1 1 1 .②

각 계 담당공 원 찰에 참가 고 가 별지③

식 찰참가신청 찰 개시시각 지 찰 리3

지 거 지 찰 리 변경 경우에 그 리 당 찰에 참가

게 다 개. < 1999.9.9>

각 계 담당공 원 찰 에 당 찰 에④

고 개찰시 지 개 지 니 고 보 여 다.

규 에 여 찰 에 사용 감 경우1 (⑤

포 다 에 같다 찰참가신청 시 신고 감과 같. )

다 개. < 1996.12.31>

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여44 1⑥

매계 체결 고 에 찰시에 찰 여 찰

께 당 질 등 시 질등 시 질등· · ( "

시 라 다 게 여 다 개" ) . < 1999.9.9, 2000.12.30>

찰보 납43 ( ) 각 계 담당공 원 찰참가①

여 찰신청마감 지 별지 식 찰참가신청 께 차3

에 라 에 찰보 납 게 여 다 다만37 . , 37 2

에 보 계연도내 든 찰 공사 경우 다 에4 1 ( )

찰보 납 보 경우에 재

에 여 매 계연도 에 게 다 개. < 1999.9.9, 2009.3.5>

규 에 찰보 에 당 지37 4②

내용 별지 식 찰참가신청 규 에3 39 1

찰 께 여 다 신. < 1999.9.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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찰44 ( ) 에 라 찰 다 과 같다 개39 4 . <

1996.12.31, 1999.9.9, 2002.3.25, 2002.8.24, 2006.5.25, 2006.12.29, 2009.3.5>

찰참가 격 없 가 찰1.

찰보 납 시 지 찰보 납 지 니 고 찰2.

찰 가 그 도착 시 지 찰 에 도착 지 니 찰3.

동 사 에 동 개 경우 당 개 동4. (1

본다 통 상 찰 찰) 2

삭5. <2006.5.25>

에 찰 찰 께 산 내역 지 니6. 14 6

찰 찰 상 과 산 내역 상 지 니 찰과 그

에 재 찰 사 에 당 찰

삭6 2. <2010.7.21>

에 라 등 사 다 각 목 어 에 당 등6 3. 15 1

사 변경등 지 니 고 찰 찰

가 상.

가 경우에 원. ( )

다 삭. <2006.12.29>

라 삭. <2006.12.29>

삭7. <2009.3.5>

규 에 여 보처리 용 여 찰7 2. 39 2

경우 동 규 에 식에 지 니 고 찰 찰

에 라 청 등에 에 청7 3. 43 5 ( "

라 다 실시 청 에 참가 에 여 계 에 참" )

가 다 뜻 찰공고에 시 경우 찰에 참가 청

에 참가 지 니 찰

규 에 찰 규 에 여 찰8. 44 1 42 6

께 여 질등 시 지 니 찰

에 공동계 에 찰9. 72 3 4

에 찰 경우 원 계 원 감리 가10. 79

공동 참여 찰

11. 지 에 재 찰 에 찰1 10



822❚ 타 법.Ⅲ

찰 시45 ( ) 각 계 담당공 원 찰

경우에 여 시간 등 득 사 가

없 개찰 에 개찰에 참가 찰 에게 시 고 그 뜻

다 다만 규 에 여 보처리 용 여 찰. , 39 2

게 경우에 찰공고에 시 차 찰 에게 찰

시 고 그 뜻 다 개. < 2000.12.30, 2002.8.24>

특 매시 질등에 찰 결46 ( ) 각

계 담당공 원 규 에 여 찰 결 에44 1

어 규 에 여 찰 께 질등 시42 6

규 에 평가 에 라 평가 고 특별 사 가 없 찰44 2

개찰 내에 찰 결 여 다10 .

망 량경쟁 찰 찰 결47 ( ) 각 계 담당공 원①

규 에 망 량경쟁 찰 찰 결 에45 46

어 찰 가 동가 찰 가 상 에 찰 량 많 우2

찰 찰 량 동 에 규 에 여, 47

첨 찰 결 다.

규 에 여 찰 결 에 어 후 찰 량1②

다 찰 량과 산 여 량 매각량 과 경우에 그 과

량 찰 지 니 것 본다.

개찰 찰 언48 ( ) 각 계 담당공 원 지 시간①

지 찰 에 찰 마감 언 고 찰 참 에,

찰 개 여 다 다만 규 에 여 보처리. , 39 2

용 여 찰 게 경우에 찰공고에 시 차

찰 마감 고 찰 개 여 다 개. < 2000.12.30, 2002.8.24>

각 계 담당공 원 에 라 규격과 가격18 3②

과 가격 찰 동시에 실시 경우에 규 에 여11 2

상 찰 립 규격 찰 찰 개찰결과 규격 격

격 가 경우에도 가격 찰 개 다 개1 . <

2010.7.21>

삭 <2000.12.30>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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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계약 체결 행5

계49 ( ) 각 계 담당공 원 계 상 결①

에 지체없 별지 식 별지 식 별지 식7 , 8 9

계 에 여 계 체결 여 다.

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계 에1②

재 계 사 에 당 계 에 특 사 시 여 계 체결

다.

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식에 가1③

곤란 다고 에 다 식에 계 에 여 계 체

결 다.

각 계 담당공 원 내지50 6 1 3④

규 에 여 계 보 납 경우에5

계 에 그 사 재 고 계 보 지 각 게 여

첨 여 다 개. < 1996.12.31, 2003.12.12>

계 생략 경우50 ( ) 각 계 담당공 원

에 라 계 생략 경우에 계 상 청 각49 ·

승 사 등 계 립 거가 비 여· ·

다 다만 재 계경리에 식에 경우에. ,

그러 지 니 다 개. < 1999.9.9, 2009.3.5>

계 보 납51 ( ) 각 계 담당공 원 계 체결①

고 에 찰 계 상 여 계 체결 지 별지 식10

계 보 납 께 차에 라 규 에 계 보50

납 게 여 다.

각 계 담당공 원 계 상 가 규 에 여43②

납 찰보 별지 식 찰보 계 보 체납 신청11

에 여 계 보 체 것 청 에 계 보 체

리 여 다.

보 보 납52 ( ) 각 계 담당공 원 공사

공검사 마 에 그 공사 가 지 시 지 별지 식 보12

보 납 께 규 에 보 보 납 게 여62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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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보 납53 ( ) 각 계 담당공 원 찰참

가 계 상 가 규 에 보43 · 51 52

납 에 납공 원 여 보 취 규 에

여 게 여 다.

에 보 납54 ( ) 각 계 담당공 원 찰①

참가 계 상 가 에 보43 · 51 52 37

에 납 에 가 취 공 원 여2 2

가 취 규 에 여 게 여 다 개. < 2009.3.5>

각 계 담당공 원 계 상 가 43 · 51 52②

규 에 보 채 등 채 납 에 채등 통지

께 별지 식 질 동 게 여 가 취13

공 원 여 가 취 규 에 여 보 게 여 다.

가 취 공 원 규 에 여 채등 통지 질 동2③

에 득 사 가 없 지체없 신 질

질 여 다.

보 보험 등에 보 납55 ( ) 각 계 담당공①

원 찰참가 계 상 가 규 에 보43 · 51 52

규 에 지 보 보 보험37 2 1 · 3 4 ·

보 보 보험 등 라 다 납 고 에 다( " " )

각 건 충 것 가 취 공 원에게 게 여 다 개. <

1996.12.31, 2005.9.8, 2006.12.29>

보 가 민 것1.

보 납 여 보 상 것2.

보 간 보 에 라 다 각목 어 에 당 것3.

가 찰보.

보 간 찰 마감 것(1) :

보 간 만료 찰 마감 다 후 것 다만(2) : 30 . ,

규 에 공사 찰 경우에 찰 마감 다78

후 어 다90 .

계 보.

보 간 계 간 개시(1) :

보 간 만료 계 간 료 후 것(2)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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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보 보.

보 간 목 과 공검사 료 에(1) :

도래

보 간 만료 담보책 간 료 후 것(2) :

보 보험 등에 재 보 내용 찰참가 계 상 과4.

동 내용 보 것 것

보 보험 경우에 보 보험보통보험 에 규 책사 에 고5.

고에 귀 시 보 특 것

가 취 공 원 보 보험 등 에 각 규1②

에 사 등 타 사 후 가 취 규 에

여 보 여 다.

등에 보 납56 ( ) 각 계 담당공①

원 찰참가 계 상 가 규 에 보43 · 51 52

내지 규 에37 2 5 7

등 라 다 납 고 경우에 가 취 공( " " )

원 여 가 취 규 에 여 게 여 다.

규 질 동 등 채 보 질54 2 3 , ,②

에 규 규 에 여 등 보 납1

경우에 용 다.

주식에 보 납57 ( ) 각 계 담당공 원 찰①

참가 계 상 가보 주식 본시 과 업에(「 」

에 탁 갈 경우에 탁 말 다 납171 4 )

고 에 미리 가 취 규 에 가 취 ( "「 」

가 취 라 다 에납 게 여 가 취 규 에" ) 「 」

여 보 가 통지 께 당주식에 도

별지 식 각 가 취 공 원에게 게 여 다 개14 . <

1999.9.9, 2005.9.8, 2009.3.5>

가 취 에 라 보 가 주식1②

에 주식 등과 상 지 여 고· · · · 「

가 취 규 에 여 보 가 통지」

비고란에 당 주식 식 주식 경우에 후( )

주식별 재 고 당주식 에게 여 다 개. < 1999.9.9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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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.9.8, 2009.3.5>

주식 도58 ( ) 규 에 여 주식 도 다 각57

규 에 여 것 어 다.

과 도 재 지 니 것 것1.

도 감에 여 당 주식 사 것2.

사가 다 여러 주식 에 주식 사별 주식3.

도 것

보 납59 ( ) 납공 원 가 취 공 원

규 에 보 차에 라 납 에43 · 51 52

그 보 납 에 납 찍어 지체없

계 담당공 원에게 여 다.

보 간60 ( ) 각 계 담당공 원 보 간 당

보 보험계 등 특 상 에 여 보험 에게 주어진 다 각· 「 」

실 여 다 개. < 2005.9.8>

상 규 에 험 변경 가 통지1. 652「 」

상 규 에 보험사고 생 통지2. 657「 」

상 규 에 지3. 680「 」

규 에 사승4.

타 특 에5.

보 보험 등 보 간 연61 ( ) 각 계 담당공 원

계 체결 연 거 계 간 담보책 간 연

고 에 계 상 여 당 보 간내에 그 연 고

간 가산 간 보 간 여 규 에 게 보 보험 등55

가 취 공 원에게 게 여 다.

계 변경시 보 가납 등62 ( ) 각 계

담당공 원 내지 규 에 여 계 에64 66

에 상 보 가 납 게 거 계 상 청에

여 여 다.

보63 ( ) 각 계 담당공 원 37 · 50①

규 에 여 납 보 보 목 달 에 계 상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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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에 여 시 도 여 다.

담보책 간 다 공 복 건 공사에 어 규70②

에 공 별 담보책 간 만료 어 보 목 달 공 보

보 계 상 청 에 시 여 다.

보 등 고귀64 ( ) 각 계 담당공 원 38①

규 에 여 규 에 라 납 보1 43 · 51 52

고에 귀 여 사 가 생 경우에 다 각 에 여 당 보

처리 여 다 개. < 2003.12.12>

경우에 납공 원과 계 징 에게 그 뜻 통지1.

여 징 도 청 여 다.

가 경우에 가 취 공 원에게 그 뜻 통지 여 가 취2.

규 에 여 가 처리 도 청 여 다 경우 등.

채에 어 그 뜻 가 취 과 가 취 공 원에게 통지 여

다.

보 보험 등 경우에 계 징 가 취 공 원 계보3. ·

에 그 뜻 통지 고 당 보 징 에 어

게 여 다.

등 경우에 계 징 가 취 공 원 당4. ·

에 그 뜻 통지 고 당 보 징 에 게 여

다.

삭 <2010.7.21>②

망 량경쟁 찰 찰보 고귀65 ( ) 후 찰 가 그

지 니 여 찰보 고에 귀 시키 경우 당 찰 찰 량

에 여 규 용 에 그 찰 량에 비 찰보47 2

만 고에 귀 시 다.

공사계 에 어 보 개66 ( < 1996.12.31>) 삭 <2010.7.21>①

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여 공사52②

보 경우 계 상 가 계 상 지 니 경우

에 지체없 공사 보 에 그 것 청 여 다.

개< 1996.12.31, 2010.7.21>

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청 에 여2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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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 보 지 업체 보 업체 라 다 가 그( " " )

경우에 계 보 업체가 에 상당 공사

보 에 지 도 계 체결 에 미리

여 다 개. < 1996.12.31, 2010.7.21>

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여 보1 3④

업체 가 격 다고 경우에 계 상 공사 보

에 보 업체 변경 청 다 개. < 1996.12.31,

2010.7.21>

내지 규 용역계 경우에 용 다 개1 4 . <⑤

1996.12.31>

삭 <1996.12.31>⑥

감독 검사67 ( ) 규 에 여 감독 검사13 14

감독 검사 결과 계 내용 당 계 내용에 지 니

에 그 사실 에 견 감독 검사 에 재 여

계 담당공 원에게 여 다.

감독 검사 실시에 사68 ( ) 각 다고

에 감독 검사에 다.

감독 검사 탁 경우69 ( ) 각 계 담당공 원

단 단 규 에 여 감독 검사13 1 14 1

여 게 경우에 그 결과 통보

여 다.

담보책 간70 ( ) 각 계 담당공 원 60①

본 규 에 여 공사계 체결 에 별 공 에 라1 1

담보책 간 여 다 다만 각 공 간 책 없 복. ,

공사 경우에 주 공 여 담보책 간 여 다.

개< 1999.9.9>

단 규 에 여 담보책 간 지 니 경60 1②

우 각 공사 다 개72 2 . < 1999.9.9>

검사71 ( ) 규 에 여 검사 규61 70①

에 담보책 간 연 상 검사 여2 ,

담보책 간 만료 에 지체없 검사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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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여61 2②

검사 에 뢰 경우에 그 결과 통보 여

다.

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검1 2③

사결과 가 견 에 지체없 여 다.

각 계 담당공 원 검사 에 당 공사에④

보 리 비 고 다 각 사 지 여 다· .

공사 계1.

계 상2.

공연월3.

생내용 처리사4.

타 참고사5.

보 보72 ( ) 각 계 담당공 원 공사계①

체결 에 본 규 에 여 다 각 공 각 공 간62 1 (

책 없 복 공사 경우에 주 공 말 다 에)

여 계 에 보 보 여 다.

철도 철강 비 량상 도 등 공사1. · · · · · ·

경공사: 100 5

공 만삭도 사 간척등 공사2. · · · · · : 100 4

3. 개 도 포 공사 포 다 매립상 도 천 건 등 공사· ( )· · · · :

100 3

내지 공사4. 1 3 : 100 2

단 규 에 여 보 보 납 지 니 게62 1②

경우 다 각 공사 다 개1 . < 1998.2.23, 2005.9.8>

건 산업 본 시 별 에 건 업 업 내용 등1. 1「 」

체 공사 철도 도공사 용 공사 크리트직결도상 철도 도공사· ( ·

다).

단 취공사 래 갈채취공사등 그 공사 질상 보 가 지2. , ·

니 다고 계 담당공 원 공사

계 천만원 과 지 니 공사 경공사 다3. 3 ( )

보 보 직 사용73 ( ) 각 계 담당공 원①

규 에 여 보 보 직 사용 고 에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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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공 원 가 취 공 원에게 그 뜻 통지 고 당 보 에

여 다.

보 보 규 에 보 보험 등 게37 2②

에 규 에 통지 동시에 당 보 에 여 보1

납 것 통지 여 다.

에 라 통지 가 취 공 원 그가 보 고 가1③

등에 여 다 각 여 다 개. < 1999.9.9, 2009.3.5>

보 보 규 에 보 보험 등 보 고1. 37 2

경우에 시 당 보 에 그 보 채 청 여 다.

보 보 상 주식 보 고 경우에 재산에2.

에 에 여 매각 여 그 매각 료 매각,

에 지 다 다만 당 상 매각 보 보 상당 에 미달. ,

것 단 경우에 매각 없다.

보 보 상 채 지 채 가가 지 보 채 사3. , ,

채등 원리 상 어 채 보 고 경우에

재산에 에 에 여 매각 여 그 매각 료 매,

각 에 지 다 다만 당 상 매각 보 보 상당. ,

에 미달 것 단 경우 당 상 원리 상

매각 고 내에 도래 경우에 매각 없다30 .

보 보 규 에 보4. 37 2 5

고 경우에 시 당 에 지 청 여 다.

가 취 공 원 보 고 가 등 규 에 여 매각3④

거 당 보 채 에 보 등 여 그 직

납공 원에게 납 도 여 다.

각 계 담당공 원 보 보 직 사용 여⑤

지 원 에 그 지 원 계 납공 원

에게 보 보 상 가, 3 2 3

규 에 에 여 매각 지 니 에 지 원 없다.

납공 원 규 에 여 지 원 계5⑥

에 당 보 보 에 그 보 가 지 여 다.

각 계 담당공 원 규 에 담보70 1⑦

책 간동 규 에 가 지 고도 에6 64

규 에 여 처리 여 다 개1 . < 2000.12.3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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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변동 계74 ( ) 규 에64 1 1①

목 과 에 등락폭 등락 산 다 각 산식에 다.

경우 목 비목 계 등 후에 그 상

계 단가 라 에 규 각 목 비목, " " 65 3 1

계 단가 가변동당시가격 라 가변동당시 산 각 목 비목, " "

가격 찰당시가격 라 찰 마감 당시 산 각 목, " "

비목 가격 말 다 개. < 2005.9.8>

각 목 비목 량에 등락폭1.

곱 여 산 계
목 ＝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
계

등락폭 계 단가 등락2. ×＝

가변동당시가격 찰당시가격-
등락3. =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
찰당시가격

규 가격 계 경우에9 1 2 1②

산식 각 목 비목 량에 등락폭 곱 여 산 계1

에 동 계 에 비 여 감 리비 등 포 여 다.

등락폭 산 에 어 다 각 에 다 개1 1 . <③

2005.9.8>

가변동당시가격 계 단가보다 고 동 계 단가가 찰당시가격보다1.

경우 등락폭 가변동당시가격에 계 단가 뺀 다.

가변동당시가격 찰당시가격보다 고 계 단가보다 낮 경우 등락폭2.

다.

에 지 계 후에64 1 2 (④

그 상 다 산 내역 비목 다 각 지 등)

변동 에 라 산 다 개. < 1999.9.9, 2009.3.5>

사 여 공 생산 가 본 지 가지1.

지 단체 공공 운 에 에 공공 결2. · 「 」

허가 가 가격 평균지· ·

규 에 여 사공 가격 평균지3. 7 1 1 ·

그 에 지 사 지 재 지4. 1 3

규 에 여 계 에 어 그 계64 1⑤

후에 가 가변동 용 가 라( " 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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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에 목 지 곱 여 산 계 상 에) ,

료 어 가변동 용 가에 다 다만 에 책. ,

사 천재지변등 가 사 지연 경우에 가변·

동 용 가에 포 다.

규 에 여 지 경우 공 산 다64 3⑥

산식에 다 경우 규 에 계. 69 2 · 3 5

공사계 계 계 비 산에 계 등에 어 가변동·

용 가 당 연도 계 체결 당 연도 다.

공 가변동 용 가 목 지= ×( )×

에 가변동당시가격 산 경우에 찰당시가격 산1⑦

에 용 과 동 게 용 여 다 다만 천재지변 원 재. , ·

가격 등 등 가 사 가 경우에 찰당시가격 산 에 용

달리 다 개. < 1999.9.9, 2005.9.8, 2009.3.5>

에 라 등락 산 에 어 각 에 용역계1 23 3 (2006⑧

월 에 찰공고 어 체결 계 에 다 비 등락5 25 ) 「

에 용 여 산 다 신. < 2006.12.29, 2010.7.21>」

각 계 담당공 원 내지 규 에 여 계1 7⑨

여 고 경우에 계 상 계

청 내에 계 여 다 경우 산 지30 .

연등 가 사 가 에 계 상 여 연

계 산 없 에 공사량 량 등,

여 그 가 지 다 신. < 1999.9.9, 2005.9.8>

재 에 지 산 등 가변동4⑩

계 에 여 사 다 신. < 1999.9.9,

2009.3.5>

계변경 계74 2( ) 규 에 계변65①

경 그 계변경 시공 에 료 여 다 다만 각. ,

계 담당공 원 공 지연 질 가 우 등 게

공사 게 가 에 계 상 여 계변경 시

등 고 계변경 료 에 우 시공 게 다, .

규 규 에 계 에74 9 10 1②

여 용 다.

본 신[ 1999.9.9]

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규칙❚833

타 계 내용 변경 계74 3( ) 규66①

에 공사 간 운 거리 변경 등 계 내용 변경 그 계 에 착,

에 료 여 다 다만 각 계 담당공 원 계. ,

지연 질 가 우 등 게 계 게 가

에 계 상 여 계 내용 변경 시 등 고 계 내용,

변경 에 우 게 다.

규 규 에 계 에74 9 10 1②

여 용 다.

본 신[ 1999.9.9]

지체상75 ( ) 규 에 지체상 다 각 같다74 1 .

개< 1996.12.31, 2005.9.8, 2010.7.21>

공사1. : 1000 1

매 에 라 트웨어사업시 과 용역2. · ( 16 3

여 찰에 경우 포 다): 1000 1.5

리가공 여용역 에 라 트웨어사업시 과 용3. · · , ( 16 3

역 여 찰에 경우 그 용역 다 타) : 1000 2.5

용 식료 매4. · · : 1000 3

운 보 곡가공5. · : 1000 5

당업 찰참가 격 등76 ( ) 에 당76 2①

업 찰참가 격 별 같다 개2 . < 2006.5.25>

찰참가 격 에게 그 처 찰참가 격 간 료②

후 월 경과 지 간 다시 당업 에 당 사 가 생 경6

우에 격 간 그 동 내용 등 고 여 별· 2

당 에 간 에 가 여 다 경우2 1 .

가 간 산 간 과 없다 개2 . < 2006.5.25>

당업 가 개 여 별 각 사 상에 당2 2③

경우에 그 거운 에 다.

각 당업 에 찰참가 격 경우 격④

간 그 동 내용 등 고 여 별 당 에· 2

간 에 감경 다 경우 감경 후 간 월2 1 . 1

상 어 다 개. < 2006.5.25>

삭 <2006.5.25>⑤



834❚ 타 법.Ⅲ

찰참가 격 에 게재 등77 ( ) 계 담당공 원 내76 1①

지 에 당 다고 가 에 지체없 그5

에게 보고 여 다.

삭 <1999.9.9>②

에 게재 별지 식 당업 재 지76 6 15③

보처리 에 게재 다 개. < 2006.5.25>

각 지 보처리 용 여 찰참가 찰참가 격④

고 지 여 여 다 개. < 2002.8.24>

장 공사계약6

공사 특 공사 집 본계78 ( ) 각①

공사 특 공사에 여 매 에 라 다 각 사 포80 2

집 본계 여 당연도 월 지 에게1 15

여 다 다만 공사 미 등 그 내에 없 특별 사 가. ,

경우에 그사 가 없어진후 지체 없 집 본계 여

에게 여 다 개. < 1996.12.31, 1998.2.23, 2006.5.25, 2007.10.10,

2009.3.5>

공사1.

공사 개2.

공사3.

공사 간4.

공사5.

찰 시6.

찰 찰 경우에 찰에 사7. ( )

삭8. <2006.5.25>

사업 과9.

타 참고사10.

각 에 라 본 계 에80 2 1②

찰 주 공사 찰 주 지 니 공사 타공사 라( " "

다 여 집 본계 여 에 라 타공) , 80 3

사 심 공사 실시 계 후 찰 주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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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에 여 에 심 뢰 여 집 본계 여1

다 개. < 2007.10.10>

에도 고 에 건 리 에 특1 5③ 「 」

별건 심 원 가 어 경우에 집 본계

에게 지 니 다 신. < 2006.5.25, 2007.10.10, 2009.3.5>

건 심 원 심79 ( ) 에 라78 1①

집 본계 에 건 리 에 건5「 」

심 원 여 집 본계 에 포 공사 찰 에 여 심 게

여 다 다만 타공사 경우에 심 생략 게 다 개. , . <

2007.10.10, 2009.3.5>

건 심 원 심 가 료 경우에 다 각②

에 라 당 에게 공사별 심 결과 통보 여 다.

개< 2007.10.10, 2009.3.5>

매 월 지 집 본계 경우 매 월 지1. 1 15 : 2 20

매 월 후에 집 본계 경우 심 료 후2. 1 16 : 10

내

각 특별 사 가 없 에 라 통보 심 결과에2③

라 집 본계 여 다 개. < 2007.10.10>

개[ 2006.5.25]

특별건 심 원 심79 2( ) 에 고79 1

에 건 리 에 특별건 심 원 가 어5「 」

경우에 특별건 심 원 여 집 본계 에 시 든 공사

찰 에 여 심 게 여 다 개. < 2007.10.10>

본 신[ 2006.5.25]

80 삭 <2006.5.25>

찰 찰 상공사 공고81 ( )

에 라 건 심 원 특별건 심79 1 79 2

원 심 료 에 찰 찰 집 공사

신 지 보처리 에 공고 여 다 개. < 2009.3.5>

개[ 2006.5.2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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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시 계 찰등 찰 심 등81 2( ) 에99 1

실시 계 찰등 찰 심 등에 여 78 , 79 , 79

용 다2 81 .

개[ 2010.7.21]

장 계약 보 공개 등7 개< 2005.9.8>

계 보 공개82 ( ) 본 에 재 사92 2 1 "

란 다 각 사 말 다 개" . < 2009.3.5, 2010.7.21>

당 연도에 경쟁 찰 계 에 여 계 체결 고 공1. ·

사 용역 등에 별 주계·

가 계 목.

계 량 규.

다 산.

계 체결에 사2.

가 계 목.

찰 계 체결.

다 가격 가격.

라 계 체결 경쟁 경쟁지 경쟁 계 지역 여. ( · · · , , 72

용 여3 )

마 계 상 경우에. ( )

계 량 규.

사 계 계 공사 경우 공사 말 다 같다. ( . )

지 경쟁 계 경우에 그 사.

에 라 찰 결 공사 경우에 찰 별 찰. 42 4

공 별 찰

계 변경에 사3.

가 계 목.

계 변경 계 내용 계 량 규 계. ( , )

다 계 변경내용.

라 계 변경 사.

본 신[ 2005.9.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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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실 보고82 2( ) 본 에 재 사 란93 " "

사 말 다 개82 2 3 . < 2009.3.5>

본 신[ 2005.9.8]

건 공사에 재83 ( ) 각 공사 주 경우①

다 각 어 에 당 경우에 그 공사에 재 직 공

다 개. < 2005.9.8>

재 질 상 공사 등 참 여 라고 단1. · ·

경우

주 주 포 다 지2. ( )

신 다 공사 과 책 용 고 공 리에 지

없 경우

에 라 각 직 공 재 운용 리에 여1②

사 재 에 다 개. < 1999.9.9, 2002.8.24,

2009.3.5>

트웨어사업에 트웨어84 ( ) 각 계 담①

당공 원 트웨어산업진 에 트웨어사업 주2 3「 」

경우 주 고시 트웨어 직 매 여 공 여 다.

에도 고 각 계 담당공 원 다 각 어1②

에 당 에 트웨어 직 매 여 공 지 니

다.

트웨어 보시 새 게 보시 과 통1.

가 거 비용상승 래 경우

트웨어 직 공 게 당 사업 사업 간 내에 없2.

도 게 지연 우 가 경우

그 에 리 주 업 가 에 트웨어 직 매 여3.

공 것 게 비 라고 단 경우

에 라 트웨어 직 매 여 공 지 니 경우에 그 사2③

주계 찰공고 에 시 여 다.

개[ 2009.3.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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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161 , 2010.7.21>

시1 ( ) 규 공포 후 개월 경과 시 다 다만3 . , 81 2

개 규 공포 시 고 별 목 개, 64 66 2 8ㆍ

규 월 시 다2011 1 1 .

당업 찰참가 격 에 용2 ( ) 별 다목 개 규2 7

규 시 후 찰참가 격 사 가 생 용 다.

미참가업체에 찰 에 경과3 ( ) 규 시 당시

본 에 라 실시 공사 가격14 2 1 2

억원 상 공사 찰에 참가 에 참가 지 니100

찰 여 에 여 개 규 에도 고 규44 6 2

에 다.

연 보 보 에 경과4 ( ) 규 시 에 체결

공사계 연 보 었 가 보 보 포 다( )

고도 에 경우 찰참가 격 에 여 별 목2 8

개 규 에도 고 규 에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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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법

[ 2011.5.19] [ 10652 , 2011.5.19, ]

장1

목1 ( ) 직 사 타 사 규 민·

민주 고 운 에 여 목 다.

당 통지 등2 ( ) 거 리 원 원 원당 결①

에 그 단 시 에 통지 여 다.

원당 당 결 후 당 사 처에 시 고 등②

여 다.

개[ 1994.6.28]

3 ( ) 원 원 라 다 각 단체( " " )

원과 여 다 다만 가 루어지지 니 에. ,

다 개. < 1994.6.28>

4 ( ) 매 월 에 집 다 그러 그 공 에9 1 .

그 다 에 집 다 개. < 2000.2.16>

시5 ( ) 시 집 가 에 집 에 공고3①

다 경우 상 집 가 에 집 빠 것 공고 집. 2 ,

같 에 그 가 것 공고 다 개. < 2000.2.16>

규 에 고 내우 천재지변 재 경 상1 · · · ·②

가 에 계 상태 시사변 에, ·

가비상사태에 어 집 에 공고 다 신1 . < 2000.2.16>

원 거후 시 원 개시후 에 집 처7 ,③

가 만료 가 폐 경우에 어도 만료 5

지 집 다 그러 그 공 에 그 다 에 집 다 개. , . <

1994.6.28, 2003.2.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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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운 본 등5 2( ) 연 상시운 여 각①

단체 원과 거쳐 매 월 지 다 연도 운 본12 31

여 다 다만 원 거후 처 당 연도. ,

운 본 월 지 여 다6 30 .

연간 운 본 다 각 에 라 다 개1 . <②

2005.7.28>

매 짝 월 월 월 월 다 그 공 에 그 다1. (8 ·10 12 ) 1 (

에 시 집 다 다만 원 거가 월 경우에 그러 지) . ,

니 다.

규 에 시 다2. 100 , 1 30 .

규 에 시 주 규 에 라3. 1 1 ( ) 122 2週

에 여 질 다.

개[ 2000.2.16]

계 통지5 3( ) 득 경우 고 매 월1 31

지 당 연도에 에 계 에 통지 여 다 그 계.

변경 에 별 주 사 에 통지 여 다 개. < 2011.5.19>

본 신[ 2000.2.16]

개 식6 ( ) 집 에 개 식 다 다만 시 경우에 개 식. ,

생략 다 개. < 2000.2.16>

장 회 회 회2

7 ( ) 결 결 연 다, .①

집 후 시 여 다.②

8 ( ) 결 간 여 다.①

라도 통 가 가 다고,②

재 원 상 가 에 재개 다 개4 1 . <

2003.2.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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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회 과 경3

9 ( · ) 과 다 다만2 . ,①

원 거후 처 과 그 개시 여 원

개시후 지 다2 .

보 거에 여 당 간②

다.

개[ 1994.6.28]

직10 ( ) 고 사 리 질 지 고 사,

감독 다.

원 과 언11 ( ) 원 에 여 언 다 그러.

결에 참가 없다.

직 리12 ( ) 사고가 에 지①

그 직 리 다.

심신상실 등 득 사 사 시 없게 어 직 리②

지 없 에 원 가 많 단체

직 다 신. < 2002.3.7>

시13 ( ) 과 사고가 에 시 여

직 게 다.

사 직14 ( ) 원 거후

지 시 집 공고에 여 사 직 다.

과 만료 지 득 사

지 못 폐 에 경우에도 같다 개· . <

2000.2.16, 2010.3.12>

거15 ( · ) 과 에 거①

재 원 과 득 당 다.

거 원 거후 집 에 실시 처1 ,②

가 만료 에 그 만료 에 실시 다 그러 그5 . ,

공 에 그 다 에 실시 다 개. < 1994.6.2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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득 가 없 에 차 고 차 에도 득 가1 2 , 2 1③

없 에 고득 가 고득 차 에 여 고득 가1 , 2

상 고득 에 여 결 재 원과 과,

원 다 득 당 다 개. < 2000.2.16>

보 거16 ( ) 과

에 지체없 보 거 실시 다.

시 거17 ( ) 시 거 재 원 과

과 원 다 득 당 다 개. < 2003.2.4>

등 거시 직18 ( ) 등 거에 어 다 각 에 당1

에 원 다 원 다 원 상 경우에 그 연, 2

가 직 다 개. < 1997.1.13, 2000.2.16, 2010.3.12>

원 거 후 과 거1.

규 에 여 처 가 만료2. 15 2

그 만료 에 과 거가 실시 지 못 여 그 만료5

후 과 거

과 어 그 보 거3.

보 거에 어 과 사고가4.

과 사고가 어 시 거5.

사19 ( · ) 과 동 얻어 그 직 사

다.

겸직20 ( · ) 과 특 경우①

고 원 직 겸 없다.

다 직 겸 원 당 에 당 에 그 직②

에 직 것 본다.

당 보 지20 2( ) 원 당 에 당 다①

그 직에 동 당 가질 없다 다만 원 거에 어. ,

공직 거 규 에 당 천후보 천 고 경우에47「 」

원 만료 당 가질 다 개90 . < 2007.12.14>

본 규 에 여 당 탈 그 만료 에 당1②

탈 당시 당 복귀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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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신[ 2002.3.7]

사 처21 ( ) 산결산심사등 동 지원 고 사·①

처리 여 에 사 처 다 개. < 1994.6.28>

사 처에 사 과 타 공 원 다1 .②

사 각 단체 원과 거쳐 본 승 얻어③

다.

사 감독 사 통 고 공 원 지 감·④

독 다.

사 처 산결산심사등 동 지원 에 어 원⑤

원 가 경우 료등 공 여 다 신. < 1994.6.28,

2005.7.28>

에 규 사 과 여 사 사 지 공5⑥

원 원 에 여 당 원 에 보고 사· ,

허가 얻어 료 공 타에 여 청·

다 신. < 1994.6.28>

에 에 사 처에 여 사 다.⑦

21 2

동[ 21 2 22 2 <1995.3.3>]

도22 ( ) 도 료에 업 처리 여①

도 다.

도 에 도 과 타 공 원 다1 .②

도 운 원 동 얻어 다.③

도 동 지원 여 도 타 도 료 집 리· ·④

보 도 사 다.

에 에 도 에 여 사 다.⑤

산 책처22 2( ) 가 산결산 재 운용과 사 에·①

여 연 평가 고 동 지원 여 산 책처 다· .

산 책처에 처 과 공 원 다1 .②

처 운 원 동 얻어 다.③

에 사 에 산 책처에 여 사④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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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신[ 2003.7.18]

사처22 3( ) 책과 사 사연 고·①

보 료 공 등 보 비 동 지원

사처 다.

사처에 처 과 공 원 다1 .②

처 운 원 동 얻어 다.③

에 사 에 사처에 여 사④

다.

본 신[ 2007.1.24]

경비23 ( ) 경비 독립 여 가 산에 계상 다.①

산 여 운 원 심사 거쳐 에②

다 다만 가재 에 산 지 운. , 「 」

원 가 산 심사 마 지 못 경우에 직

산 에 다 개. < 2003.2.4, 2006.10.4>

산 에 비 다1 .③

비 사 리 운 원 동 승,④

얻어 지 다 다만 폐 에 승 지 고 다 에. ,

운 원 에 보고 다.

가 가재 규 에 산 삭40 2⑤ 「 」

감에 여 견 고 에 그 삭감내용 사 재 여

지 에게 여 다 신7 . < 2000.2.16, 2006.10.4>

규 에 가 에 그 삭감내용에 견5⑥

당 지 에 다 신1 . < 2000.2.16>

장 원4

24 ( ) 원 에 에 다 다 헌 고."

민 복리 진 평 통 여 가,

우 여 원 직 심에 라 실 것 민 에 엄

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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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25 ( ) 원 원 지 여 다.

체포동 청 차26 ( ) 원 체포 여 동①

얻 고 에 원 사 에 체포동

에 여 리 후 지체없 그 사본 첨 여 에,

체포동 청 여 다.

규 에 체포동 청 후 처 개 본 에1②

보고 고 본 에 보고 시간 후 시간 내에 결 다 신, 24 72 . <

2005.7.28>

원체포 통지27 ( ) 체포 원 에 지체없

에게 사본 첨 여 통지 여 다 간 연.

에도 같다.

차28 ( ) 원 체포 원 에

재 원 상 연 그 첨 에게 여4 1

다 개. < 2005.7.28>

겸직29 ( ) 원 동 겸직 지 다 규 에①

고 다 각 에 당 직 다 직 겸 다 개1 . <

1994.6.28, 2003.2.4, 2004.12.31, 2005.7.28, 2007.12.14>

가공 원 에 규 가공 원과 지 공 원 에규1. 2 2「 」 「 」

지 공 원 다만 가공 원 규 에 여 운동 허용. , 3 3「 」

공 원 다.

통 헌 재 재 각 거 리 원 원지 원2. · · ·

다 규 에 여 공 원 신 가지 직3.

리 본 에 규 포 다4. 2 ( )

직원·

업 동 산업 동 에 과 직원5. · ·「 」 「 」

당 단 규 에 여 당 당원 없 원6. 22 1「 」

원 당 겸직 지 직 가진 경우에 개시 에 그1②

직에 직 다.

당 규 에 여 당 당원 원 원22 1③ 「 」

당 에 그 원 직 직 다 개. < 1994.6.28, 2007.12.14>

원 당 다 직 가진 경우에 개시후 월 내에 에 다1 ,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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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에 취 경우에 취 후 내에 에게 신고 여 다15 .

원 다 직 겸 것 규 에 다고 에25⑤

그 겸 직 사 것 고 다.

당여비30 ( · ) 원 에 여 당과 여비 다.

통 용31 ( ) 원 철도 과 공 에 료 승용 다· .

다만 폐 에 공 경우에 다, .

청가 결32 ( ) 원 사고 여 에 지 못 게 거 못①

에 청가 결 계 에게 여 다.

원 청가 여 허가 거 당 사 결 여 결②

계 경우 에 원 당등에 규 에 특별 동비에

그 결 에 상당 감 다 신. < 1994.6.28>

청가 결 에 여 사 규 다1 .③

장 단체 원회 원5 ·

단체33 ( ) 에 상 원 가진 당 단체가20①

다 그러 다 단체에 지 니 상 원 단. 20

체 다.

단체 원 그 단체 원 연 에게·②

여 그 원에 동 거 당 변경 에 그 사,

실 지체없 에게 보고 여 다 다만 특별 사 가 에 당. ,

원 계 첨 여 보고 다 개. < 1994.6.28>

어 단체에도 지 니 원 당 취득 거 당 변경③

에 그 사실 시 에게 보고 여 다.

단체 책연 원34 ( ) 단체 원 동 보 여①

단체에 책연 원 다.

책연 원 당 단체 원 청에 라 다.②

책연 원 별 직공 원 고 그 원 격 차직 등에 여, · · ·③

사 규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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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35 ( ) 원 상 원 특별 원 다2 .

상 원 직36 ( ) 상 원 그 에 과 청원등 심사

타 에 직 다.

상 원 그37 ( ) 상 원 그 다 과같다 개. <① 2010.3.12,

2010.5.28, 2010.6.4, 2011.5.19>

운 원1.

가 운 에 사.

타 규 에 사. 「 」

다 사 처 에 사.

라 도 에 사.

마 산 책처 에 사.

사처 에 사.

사 통 실 에 사.

가 원 에 사.

특 실 에 사.

사 원2.

가 에 사.

처 에 사.

다 감사원 에 사.

라 헌 재 사 에 사.

마 원 사 원 사 에 사. ·

탄 에 사.

사 규 체계 식과 심사에 사. · ·

원3.

가 리실 에 사.

가보훈처 에 사.

다 공 거래 원 에 사.

라 원 에 사.

마 민 원 에 사.

재 원4.

가 재 에 사.

에 사.



848❚ 타 법.Ⅲ

통상통 원5.

가 통상 에 사.

통 에 사.

다 민주평 통 사 에 사.

원6.

에 사

원7.

가 에 사.

거 리 원 사 에 사.

다 지 단체에 사.

과 원8.

가 과 에 사.

가과 원 에 사.

체 통신 원9.

가 체 에 사.

통신 원 에 사.

림 산식 원10.

림 산식 에 사

지식경 원11.

지식경 에 사

보건복지 원12.

보건복지 에 사

경 동 원13.

가 경 에 사.

고용 동 에 사.

원14.

에 사

보 원15.

가 가 보원 에 사.

가 보원 에 규 보 보 업. 3 1 5 ·「 」

상 처 보 산 과 결산심사에 사

여 가 원16.

여 가 에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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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상 원 에도 지 니 사 운 원②

여 상 원 다.

개[ 2008.8.25]

상 원 원38 ( ) 상 원 원 규 다 다.

만 보 원 원 다 개, 12 . < 1994.6.28>

상 원 원39 ( ) 원 상 상 원 원 상 원2 ( " "①

라 다 다 개) . < 1997.1.13, 2005.7.28>

각 단체 원 운 원 원 다.②

상 원 없다.③

리 원 리실 처 각 차 타 가공 원· · · ,④

직 겸 원 상 원 사 다 개. < 1998.3.18, 2010.3.12>

상 원40 ( ) 상 원 다 다만 원 거2 . ,①

후 처 원 그 개시 여 원 개시후 2

지 다 개. < 1994.6.28>

삭 <2008.8.25>②

③보 개 상 원 간 다 개. < 1990.6.29>

상 원 직 리 지40 2( ) 상 원 상 원 직

리 지 못 다.

본 신[ 2005.7.28]

상 원41 ( ) 상 원 에 원 상 원 라 다 다( " " ) 1 .①

상 원 내지 규 에 여 당 상 원48 1 3②

에 시 거 에 여 본 라 다 에 거 다( " " ) .

개< 1994.6.28>

거 원 거후 집 내에 실시 처2 3 ,③

상 원 가 만료 에 그 만료 지 실시 다 신. <

1994.6.28>

상 원 상 원 같다.④

상 원 본 동 얻어 그 직 사 다 다만 폐 에. ,⑤

허가 사 다.

원과 공 원42 ( ) 원 에 원 원 동등 지원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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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원 닌 지식 가진 원 원 라 다 과 공 원( " " )

다 원 에 원과 공 원 사 처 에 에.

다 개. < 1994.6.28>

원 에 원과 공 원 그 직 에 어 립②

지 여 다 신. < 2005.7.28>

원 사 청 다.③

원 원 에 과 청원등 심사 감사 사 타 사, ,④

과 여 검 보고 료 집 사연 다 신· · . < 1994.6.28>

원 직 에 어 료 공4 ·⑤

타에 여 청 다 경우 그 청 원 허가 얻어 원.

여 다 신. < 1994.6.28, 2005.7.28>

원 원 에 언 본 에 본 결⑥

허가 언 다.

가 용43 ( ) 원 그 결 건 지식①

건 심사 여 경우 당 건에 여 식과 경험 3

내 가 심사보 다 개. < 2000.2.16>

원 가 규 에 여 가 심사보 고 에1②

원 에게 청 다 경우 산사 등 감 여 그 원.

간등 다.

규 에 여 심사보 가공 원 결격사 에1 33③

당 지 니 어 업 질에 지 니 가,

공 원 복 에 규 용 다7 .

심사보 에 당 지 타 사 다.④

본 신[ 1991.5.31]

특별 원44 ( ) 개 상 원 과 거 특 다①

고 건 심사 여 본 결 특별 원

다.

규 에 특별 원 에 그 동 여 다1 .②

다만 본 결 그 간 연 다, .

특별 원 동 료시 지 다 다만 동 료시 지. ,③

규 에 라 사 원 에 체계 심사 뢰 거 규86 · 66

에 라 심사보고 경우에 당 건 본 에 결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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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 본다 개. < 2005.7.28>

개[ 1994.6.28]

산결산특별 원45 ( ) 산 운용계 결산 결산· (①

결산 말 다 같다 심사 여 산결산특별 원 다 개. ) . <

2003.2.4, 2010.5.28>

산결산특별 원 원 다 경우 그 단체50 .②

원 비 과 상 원 원 비 에 여 각 단체 원

청 다.

산결산특별 원 원 다 다만 원 거후 처1 . ,③

원 그 개시 여 원 개시후 1

지 보 개 원 간 다, .

산결산특별 원 원 산결산특별 원 원 에 시④

거 에 여 본 에 거 다.

규 산결산특별 원 에 용 지 니 다44 2 3 .⑤

내지 후단 규 산결산특별41 3 5 , 48 1 2⑥

원 원 거 등과 원 에 여 용 다.

개[ 2000.2.16]

리특별 원46 ( ) 원 격심사징계에 사 심사 여·①

리특별 원 다 개. < 2010.5.28>

리특별 원 원 포 원 다 신1 15 . <②

2011.5.19>

리특별 원 원 징계에 사 심사 에 에46 2③

리심사 원 견 청취 여 다 경우 리특별 원 리심.

사 원 견 여 다 신. < 2010.5.28, 2011.5.19>

규 리특별 원 에 용 지 니 다 개44 2 3 . <④

1994.6.28, 2010.5.28, 2011.5.19>

리특별 원 원 원 거등에 여 40⑤

내지 규 용 다 신1 3 , 41 2 5 . < 1994.6.28,

2010.5.28, 2011.5.19>

리특별 원 과 운 에 여 에 사 에 사⑥

규 다 개. < 2011.5.19>

본 신[ 1991.5.3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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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심사 원46 2( ) 원 징계 사 에 여 리특별①

원 에 여 리특별 원 에 리심사 원 에(

원 라 다 다" " ) .

원 원 포 원 원1 8 ,②

각 단체 원 천에 라 다.

각 단체 원 천 원 단체 원 비 에③

다 경우 원 가 가 많 단체 원 천 원.

그 단체 원 천 원 같 다.

원 원 원 에 원 지,④

원 연 가 원 직 다.

원 원 원 없다.⑤

그 에 원 격 원 운 에 사 규,⑥

다.

본 신[ 2010.5.28]

사청 특별 원46 3( ) 헌 에 여 그 에 동①

원 헌 재 리감사원 과 에· · ·

헌 재 재 거 리 원 원에 동 각

단체 원과 여 등 심사 여 사청 특별

원 다 다만 통 직 에 규 에 여 통 당. , 5 2

리후보 에 사청 실시 청 경우에 각

단체 원과 여 그 사청 실시 사청 특별 원

다 개. < 2003.2.4>

사청 특별 원 과 운 에 여 사 다.②

본 신[ 2000.2.16]

특별 원 원47 ( ) 특별 원 에 원 원 에1①

고 본 에 보고 다.

특별 원 원 지 원 연 가 원 직②

다.

특별 원 원 그 원 동 얻어 그 직 사 다 다만. ,③

폐 에 허가 사 다.

원 개48 ( ) 상 원 단체 원 비 에 여 각①

단체 원 청 개 다 경우 각 단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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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원 거후 시 집 내에 그리고 원2

거후 처 상 원 가 만료 에 그 만료 3

지 에게 원 청 여 내에 청 없 에,

원 다 개. < 2005.7.28>

어 단체에도 지 니 원 상 원 다.②

보 원 원 각 단체 원 당 단체 원③

에 후보 천 각 단체 원과 여 개

다 다만 각 단체 원 보 원 원 다 개. , . < 1995.3.3,

1998.3.18, 2000.2.16>

특별 원 원 규 에 라 상 원 에1 2④

다 경우 그 특별 원 결 본 에 결. 5

내에 여 다.

원 후 단체 원 동 에 원⑤

단체별 당 변경 여 원 개 다.

내지 규 에 여 원 개 시 경우에1 4⑥

개 없고 경우에 개 후 내에 개 없, 30

다 다만 원 질병 등 득 사 허가 경우에 그러 지. ,

니 다 신. < 2003.2.4>

단체 원 원 업체 단체 직원등 다 직 겸·⑦

고 경우 그 직과 직 계 가지 상 원 원

것 공 없 사 가 다고 에 당 상

원 원 거 청 여 니 다.

개[ 1994.6.28]

원 직49 ( ) 원 원 고 사 리 질,①

지 고 사 감독 다.

원 원 사 과 개 시 간사 여 다.②

간사50 ( ) 원 에 각 단체별 간사 다1 .①

간사 원 에 고 본 에 보고 다.②

원 사고가 에 원 지 간사가 원 직 리③

다.

원 에 원 가 많 단체 간사 원④

직 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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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원 개 사진 거 거 규 에· 3⑤

직 리 지 지 니 여 원 가 동 어 운 에 원

지 니 단체 간사 에 원 가 많 단체 간사

원 직 다 신. < 1990.6.29>

원51 ( ) 원 그 에 사 에 여 타①

다.

원 가 다1 .②

원 개52 ( ) 원 본 결 거 원

다고 재 원 상 가 에 개 다, 4 1 .

개[ 1994.6.28]

폐 상 원53 ( ) 상 원 운 원 다( .①

에 같다 폐 월 개 라) 2 ( " "

다 다 다만 보 원 월 다) . , 1 .

상 원 개 원 결 미리 그 개, 1②

주 지 여 동 개 다 개· . < 1997.1.13>

당 상 원 에 계 청원 타 건과 주③

등 심사 다.

상 원 가 당 사 마 지 못 경우에 원 간사④

거 원 결 연 다.

개[ 1994.6.28]

원 사 결54 ( · ) 원 재 원 상 개5 1

고 재 원 과 과 원 과 찬 결 다 개, . <

1997.1.13>

보 원 에 특54 2( ) 보 원 공개 지 니 다 다.①

만 공청 규 에 사청 실시 경우에 원, 65 2

결 공개 다 개. < 2005.7.28>

보 원 원 공 원 원보 직원 포 다 에 같( .②

다 직 상 게 가 에 사 공개 거 타 에게)

여 니 다.

보 원 동 보 공 원에 여 가 보원 에게 신원③

사 뢰 여 다 개. < 2000.2.1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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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에 보 원 과 운 등에 여 사 규④

다.

본 신[ 1994.6.28]

원 에 청등55 ( ) 원 에 원 닌 원 허가①

청 다.

원 질 지 여 에 청 퇴 다.②

본 원 개56 ( ) 원 본 결 거 다

고 여 각 단체 원과 경우 고 본 에 개

없다 다만 운 원 그러 지 니 다. , .

원57 ( ) 원 특 건 심사 여 원 다.①

상 원 보 원 다 그 사 담심사 여 상( ) ·②

원 다 개. < 2000.2.16, 2005.7.28>

상 원 원 원 에 원 원 에 고 본③

에 보고 원 원 사고가 에 원 원,

원 원 에 지 원 그 직 리 다.

원 동 원 가 결 에 다.④

원 공개 다 다만 원 결 공개 지 니. ,⑤

다 신. < 2000.2.16>

원 폐 에도 동 그 결 심사 직⑥

보고 타에 여 고 감· , ·

참고 다 경우 그 원 다· . .

원 에 여 에 다 게 거 질에 지 니⑦

원 에 규 용 다 다만 원 심사 생략 여 니. ,

다 개. < 2000.2.16>

산결산특별 원 원 에 그 심사 에 여1⑧

개 과 원 다.

개[ 1991.5.31]

원 심사58 ( ) 원 건 심사 에 어 그 취지 과①

원 검 보고 듣고 체 건 체에 과 당 에(

말 질 답변 포 다 과 심사 찬· )

거쳐 결 다 개. < 2000.2.1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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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원 건 심사 에 어 규 에 상 원57 2②

에 여 심사보고 도 다 다만 경우 규 에· . , 57 1

원 에 다 신. < 2000.2.16>

원 가 건 원 에 고 에 규 에 체1③

후가 니 없다.

규 에 고 원 에 어 심사 건과 직1 3④

건 원 에 새 경우 원 간사 거쳐

다고 에 당 원 에 여 께 심사 게

다 신. < 2005.7.28>

규 에 심사 원 결 생략 다 다만1 . ,⑤

개 에 여 그러 지 니 다 신. < 2000.2.16,

2005.7.28>

원 개 에 여 공청 청 개⑥

여 다 다만 원 결 생략 다 신. , . < 2000.2.16,

2005.7.28>

⑦ 원 건 산상 경우에 견 들어 다.

규 에 원 검 보고 특별 사 없 당1⑧

건 원 상 시간 지 원에게 어 다48 .

단 규 사 원 체계 심사에 어5 6 ·⑨

용 지 니 다 신. < 2000.2.16, 2005.7.28>

개[ 1994.6.28]

상 시59 ( ) 원 그 원 에

후 개 경우에 개 경우에15 , 20

사 원 체계 심사 경우에 경과 지 니 에( · 5 )

사 상 없다 다만 고 가 사 원 결. ,

경우에 그러 지 니 다 개. < 1994.6.28, 2000.2.16, 2003.2.4, 2005.7.28>

본 신[ 1991.5.31]

원 언60 ( ) 원 원 에 동 에 여 시간등에①

없 언 다 다만 원 언 원 원 상 경우에. , 2

간사 여 에 각 원 첫 째 언시간 균등 게 여15

다 개. < 1994.6.28>

원 에 질 답 식 다 다만 원 결 경. ,②



국회법❚857

우 질 식 다 개. < 1997.1.13>

원 닌 원 언청취61 ( ) 원 건에 여 원 닌 원 언

들 다.

비공개 등 열람과 지62 ( ) 원 원 비공개

타 비 참고 료 열람 가 에 심사감사 사에 지 없·

허용 여 다 그러 지 못 다. .

연63 ( ) 원 다 원 여 연 열고 견①

다 그러 결 없다. .

연 열고 원 원 건 과②

시 여 다 원 원 에게 여 다.

연 건 원 다.③

산 과 원 산결산특별 원 원④

청 에 연 열어 다.

원 원63 2( ) 원 심사 거 거 원 가①

직에 민에게 담 주 등 주,

본 상 본 상 후에 재 원 상 가 에 그4 1

심사 여 원 원 원 원 개 다 다만. ,

주 심 등 다고 경우 각 단체 원 동 얻어

원 원 개 지 니 다.

원 원 규 에 에 다 경1 .②

우 당 원 원 가 다.

원 원 에 원 지 다1 .③

원 원 규 에 고 재 원 상 개54 5 1④

고 재 원 상 과 원 과 찬 결 다, 4 1 .

삭 <2005.7.28>⑤

타 원 원 운 에 여 사 규 다.⑥

본 신[ 2000.2.16]

공청64 ( ) 원 원 포 다 에 같다 건( . )①

지식 건 심사 여 그 결 재 원 3 1

상 공청 열고 계 식경험 등 진· ( " "

라 다 견 들 다 다만 개) .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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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 규 에 다 개58 6 . < 2000.2.16, 2005.7.28>

원 에 공청 열 에 건 시 진 경비 타 참고사· · · ·②

재 에게 보고 여 다.

진 과 진 원 언시간 원 에 진,③

언 그 견 듣고 건 어 니 다 개. < 1994.6.28>

원 가 주 공청 그 원 다.④

타 공청 운 에 사 규 다.⑤

청65 ( ) 원 원 포 다 에 같다 건( . )①

심사 감사 사에 경우 감 참고 언· · ·

진 청취 거 채택 여 그 결 청 열 다 개. <

2000.2.16, 2011.5.19>

규 에 고 심사 청 경우에 재 원1 3②

상 개 다 다만 개 경우1 . ,

에 규 에 다 개58 6 . < 2000.2.16, 2005.7.28>

원 청 개 에 건 시 등 사 공고 여5 · · ·③

다 개. < 2000.2.16>

청 공개 다 다만 원 결 청 공개 지. ,④

니 다.

원 경우 사 처 산 책처 사처,⑤

공 원 단체 책연 원 지 거 가 여 청 에

사 사 실시 게 다 신. < 2000.2.16, 2011.5.19>

청 에 언감 등에 여 에 것 고 에·⑥

언감 등에 에 다· .

내지 규 청 에 용 다64 2 4 .⑦

타 청 운 에 사 규 다.⑧

사청65 2( ) 규 에 심사 사청 여46 3①

사에 청 사청 라 다 연다 개( " " ) . < 2003.2.4>

상 원 다 에 라 다 각 어 에 당 공직후보②

에 사청 청 경우 사청 실시 여 각각 사청

연다 개. < 2007.12.14, 2008.2.29>

통 각각 헌 재 재 거 리 원 원 원1. · · ·

통신 원 원 가 보원 청 검찰 경찰청 동참· · ·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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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보

통 당 통 직 에 에 라 지2. 5 1「 」

원후보

원 각각 지 헌 재 재 거 리 원 원3.

후보

상 원 가 원 거 후 상 원 만료 후에(③

에 라 상 원 말 다 에 각 어41 2 ) 2

에 당 공직후보 에 사청 청 경우에 에44 1

라 특별 원 에 사청 실시 다 경우 특별 원.

각 단체 원과 여 원 에· ,

여 용 지 니 고 사청48 4 3 3 4「 」

용 다 신. < 2010.5.28>

에 라 실시 사청 상 원 사청 본다 신3 . <④

2010.5.28>

헌 재 재 후보 가 헌 재 후보 겸 경우 2 1⑤

규 에 고 규 에 사청 특별 원 사청 연다1 .

경우 규 에 상 원 사청 겸 것 본다2 .

신< 2006.12.30, 2007.12.14, 2010.5.28>

사청 차 운 등에 여 사 다 개. <⑥

2006.12.30, 2010.5.28>

본 신[ 2000.2.16]

심사보고66 ( ) 원 건 심사 마 에 심사경과 결과①

타 사 에게 보고 여 다.

보고 에 견 지 원 견 지 재 여1②

다 개. < 1991.5.31>

보고 가 에 본 에 가 에 쇄 거 산③

망에 원에게 다 다만 에 생략. ,

다 개. < 2011.5.19>

원 보고67 ( ) 원 원 에 심사 마 건 본 에①

가 에 원 심사경과 결과 견 원 견등

사 본 에 보고 다 개. < 1991.5.31>

원 다 원 여 보고 게 다1 .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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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원 원 간사 여 보충보고 게 다.③

원 보고 에 견 가 없다1 .④

원 원 보고68 ( ) 원 에 심사 마 에 원 원

그 심사경과 결과 원 에 보고 다 경우 원 원 심사.

보고 에 원 그 지 첨 여 다 개. < 1994.6.28>

원69 ( ) 원 원 고 다 사 재 다.①

개< 2005.7.28>

개 지 산 시1. ·

사2.

원3.

원 닌 원4.

원 원 감 참고 진5. · · · ·

심사 건6.

사7.

결8.

원 보고9.

10. 원 에 결 거 본 에 가 없다고 결 건 과그 내용

타 원 원 다고 사11.

원 사 다 개. < 2000.2.16>②

원 에 원 원 리 간사가 다· .③

원 에 여 내지 규 용 다 개1 3 . <④

1991.5.31, 2000.2.16, 2005.7.28>

원 리 간70 ( ) 원 에 보고 등 당①

원 다.

원 타 질등 고 여 다 리 여 보②

여 다.

원 당 원 열람 거 비 닌 복사 다.③

다만 원 허가가 경우에 원 닌 원도 같다, .

원 다고 거 원 결 경우에 당 원④

공청 청 등 경과 결과 보 간 여 원에게

고 에게 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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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에 생산 거 원 에 비 건 보 리에 여 에⑤

사 에 운 원 동 얻어 다 신. <

1994.6.28>

타 원 보 에 사 원 다.⑥

본 신[ 1991.5.31]

용규71 ( ) 원 에 여 에 규 에 규6 7

용 다 그러 원 에 동 특별 다 찬 규 에.

고 동 상 찬 가 결에 어 거1

결 다.

장 회6

개의 산회 의사일1 ·

개72 ( ) 본 후 시 시 에 개 다 다만 각2 ( 10 ) . ,

단체 원과 여 그 개 시 변경 다.

개[ 1994.6.28]

사73 ( ) 본 재 원 상 개 다 개5 1 . <①

1997.1.13>

규 에 개 시 시간 경과 지72 1 1②

에 달 지 못 에 포 다 개. < 1991.5.31>

에 달 지 못 에 지 산1③

포 다 다만 단체 원 사 충 청 경우. ,

에 사진 여 계 다 개. < 2000.2.16>

산74 ( ) 사 에 린 건 사가 났 에 산 포①

다 개. < 2010.5.28>

산 포 당 에 다시 개 없다 다만 내우 천재지변. , · · ·②

재 경 상 가 에 계 상태 시· ,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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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변 에 가비상사태 경우 각 단체 원과

에 그러 지 니 다 신. < 2010.5.28>

공개75 ( ) 본 공개 다 다만 원 상. , 10①

연 에 동 본 결 거 각 단체 원과

여 가 보 여 다고 에 공개 지 니

다.

단 에 동 에 여 지 니 고 결 다1 .②

사76 ( ) 본 에 청 건 목 그 에①

라 고 매주 공 여 다 신. < 2000.2.16>

본 개 시 심 상 건 강 재 체②

사 과 본 개 시간 심 상 건 재 당 사

다 개. < 2005.7.28>

규 에 사 체 사 에 어2③

운 원 가 루어지지 니 에 결 다, .

개< 2005.7.28>

규 에 여 사 지체 없 원에게2 3④

통지 고 산망 등 통 여 공 다 신. < 2005.7.28>

특 다고 에 시만 원에게 통지⑤

고 개 다.

사 변경77 ( ) 원 상 연 에 동 본 결20

거 각 단체 원과 여 다고 에

체 사 변경 거 당 사 건 가 변경

다 경우 원 동 에 첨 여 그 동 에 여. ,

지 니 고 결 다 개. < 2005.7.28>

사 미료 건78 ( ) 사 에 린 건에 여 열지 못

거 마 지 못 에 다시 그 다.

발의 원회회부 철회 번안2 · ·

79 ( ) 원 상 찬10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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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개. < 2003.2.4>

원 그 갖 고 여 찬 연 여②

에게 여 다 개. < 2005.7.28>

원 에 원과 찬 원 당,③

에 여 그 원 재 다 다만 원. , 2

상 경우에 원 시 여 다 신1 . < 2000.2.16>

원 에 결 개 공④

보 경우에 당 께 다 신. <

2000.2.16, 2005.7.28>

에 비용 계 료 등79 2( ) 원 원 가 산①

상 경우에 그 시 에

것 상 비용에 계 울러 여 다.

가 산 상 경우에 그②

시 에 것 상 비용에 계 에 상 재원 달

에 료 에 첨 여 다.

규 에 비용 계 재원 달 에 료1 2③

차 등에 여 사 규 다.

본 신[ 2005.7.28]

공보 간80 ( ) 본 원 운 사 ,①

거 심사 목 주 사 타 사 재,

공보 간 여 원에게 다.

공보 특별 사 없 매 간 다1 .②

삭 <2005.7.28>③

공보 간 타 사 다 개. < 2005.7.28>④

본 신[ 1991.5.31]

상 원81 ( ) 에 쇄 거①

산망에 원에게 고 본 에 보고 상 원,

에 여그 심사가 후 본 에 다 다만 폐 등 본. ,

에 보고 없 에 생략 고 다 개. < 2000.2.16,

2011.5.19>

건 어 상 원 에 지 지 니 에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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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 원 여 상 원 에 가 루어지지 니 에

상 원 결 다.

과 직 계 가지 원 상③

원 재 원 과 당 심사에 공 없다고 경

우에 규 에 고 그 운 원 여 다 원1

에 여 심사 게 다 신. < 2005.7.28>

규 에 여 원에게 에 산망에1④

여 원 용 도 여 다 신. < 1994.6.28>

특별 원82 ( ) 특 다고 건에 여 본①

결 얻어 특별 원 에 다.

특별 원 에 건에 다 건 그 특별 원 에②

다.

고82 2( ) 원 심사 상 에 여 그 취지주 내·①

용등 공보등에 게재 여 고 다 다만 폐 에 원 간. ,

사 여 고 다.

원 규 에 여 고 에 에게 미리 보고 여1②

다.

고 차 타 사 규 다· .③

본 신[ 1994.6.28]

고82 2( ) 원 간사 여 체계 심사( ·①

여 사 원 에 다 에 여 그 취지 주)

내용 등 공보 지 등에 게재 등

고 여 다 다만 다 각 어 에 당 경우에 원 간. ,

사 여 고 지 니 다.

경우1.

내용 질 그 사 고 가 없거 곤란 다고2.

단 경우

고 간 상 다 다만 특별 사 경우에 단10 . ,②

다.

고 시 차 그 에 사 규 다· · , .③

개[ 2011.5.19]

시[ : 2012.5.30] 82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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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83 ( ) 원 에 건 경우에 그 건①

다 원 사 과 다고 에 원 에

원 원 시 여 다 건 원 에 후, .

다 원 청 경우 다고 에도 같다.

규 에 여 원 에 건 에 원1②

가 원 에 그 견 시 간 여 경우 그 간,

연 다.

원 원 특별 없 간내에 견 시2③

가 없 경우 심사보고 다.

원 원 가 에 라 시 견 여 다 신2 . <④

2010.3.12>

원 에 라 원 가 견 시 경우 당 건에2⑤

심사 마 에 에게 심사보고 에 당 원 에 그

내용 여 다 신. < 2010.3.12>

본 신[ 1991.5.31]

산 에 산결산특별 원83 2( ) 재①

에 재 과 상당 규 산 상

심사 원 미리 산결산특별 원 거쳐

다 개. < 2010.3.12>

원 원 규 에 심사 에 어1 20②

내에 간 여 산결산특별 원 에 청 여 다 다.

만 산결산특별 원 청에 라 그 간 연 다, .

원 재 에 재 산결산특별 원③

여 심사 에 어 산결산특별 원 청 에 연

열어 다 개. < 2010.3.12>

원 내지 규 에 가 루어지지 니 경1 3④

우에 심사보고 다.

규 에 상당 규 산 상1⑤

등에 여 사 규 다.

본 신[ 2005.7.28]

산 결산 심사84 ( · ) 산 과 결산 상 원 에①

고 상 원 비심사 여 그 결과 에게 보고 다 경우 산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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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여 본 에 시 연 듣 다 개. < 1994.6.28>

산 과 결산에 보고 첨 여 산결산특별 원 에1②

고 그 심사가 후 본 에 다 결산 심사결과 당.

사 에 본 결후 당 에 변상 징계 등

그 시 고 당 시 사 지체없 처리,

여 그 결과 에 보고 여 다 개. < 2003.2.4>

산결산특별 원 산 결산 심사 과 원 검 보③

고 듣고 책질 별심사 과 원 심사 찬 거쳐 결,

다 경우 원 책질 에 어 간사 여 각 단체.

별 질 단체별 질 시간 당등 그 간 다 신. <

1994.6.28>

보 원 규 에 고 가 보원 산 과 결산1 2 ,④

가 보원 에 규 보 보 업 상 처3 1 5 ·

보 산 과 결산에 심사 여 그 결과 당 처별 여

에게 보고 고 보 원 에 심사 산 과 결산에 여,

산결산특별 원 에 통보 다 경우 보 원 심사 산결산특별.

원 심사 본다 신. < 1994.6.28, 2000.2.16>

산결산특별 원 상 원 비심사내용 여 ,⑤

상 원 에 삭감 산 각 가 게 거 새 비목

경우에 상 원 동 얻어 다 다만 새 비목 에 동. ,

청 상 원 에 어 그 시간 내에 동 여 가72

산결산특별 원 에 통지 지 니 경우에 상 원 동 가 것

본다 신. < 1991.5.31, 2002.3.7, 2003.2.4>

산 과 결산 상 원 에 에 심사 간⑥

상 원 가 없 그 간내에 심사 마 지 니 에,

산결산특별 원 에 다.

삭 <2003.2.4>⑦

원 목 과 계 개 여 미리⑧

산 심사 없다.

운용계 등84 2( ) 가재 규68 1① 「 」

에 여 운용계 계연도개시 지 심 다 개30 · . <

2006.10.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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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운용계 가재 에 운용계1 70 2② 「 」

변경 등에 여 산 규 용 다 개84 . <

2010.5.28>

에 라 상 원 가 운용계 등에 비심사 경우2 (③

에 라 결산에 비심사 경우 포 다 운용84 1 ) ·

리 처 상 원 사업 처 상 원 가

다 에 운용 리 처 상 원 사업·

처 상 원 사업에 견 들어 다 다만. ,

운용 리 처 상 원 결 지 견 시 지 니·

경우에 그러 지 니 다 신. < 2010.3.12, 2010.5.28>

에 사업 처 상 원 사업에3④

업 보고 들 후 견 시 다 신. < 2010.3.12>

본 신[ 2001.12.31]

목개[ 2010.5.28]

산 운용계 결산에 공청84 3( · ) 산결산특별 원

산 운용계 결산에 여 공청 개 여 다 다만 가경· . ,

산 운용계 변경 결산 경우에 원 결 생략·

다 개. < 2011.5.19>

본 신[ 2005.7.28]

목개[ 2011.5.19]

민 사업 도 등84 4( ) 사 시 에① 「

민간 에 라 에 민 사업 도7 2 1」

계연도 개시 지 심 다30 · .

에 민 사업 도 등에 여 산1 84②

규 용 다.

본 신[ 2010.5.28]

심사 간85 ( ) 원 에 건 건에 여 심①

사 간 지 다 경우 각 단체 원과 여 다. .

개< 2005.7.28>

경우 원 가 없 그 간내에 심사 마 지 니 에1②

간보고 들 후 다 원 에 거 본 에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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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계 심사86 ( · ) 원 에 심사 마 거 에①

사 원 에 여 체계 에 심사 거쳐 다 경우.

사 원 간사 여 그 심사에 어 취지 과 생략

다.

심사에 여 각 단체 원과 거쳐 심사 간1②

없 그 간내에 심사 마 지 니 에 본

에 다 개. < 2000.2.16>

원 에 폐87 ( ) 원 에 본 에 가 없다고 결①

본 에 지 니 다 그러 원 결 본 에 보고.

폐 간 내에 원 상7 30

가 에 그 본 에 여 다.

단 가 없 에 그 폐 다1 .②

원88 ( ) 원 에 그 원 에 지 니

다 다만 운 원 결에 라 다 원 에 다. , .

동89 ( ) 에 다 규 경우 고 동 동 상1

찬 가 다.

동 철90 ( · ) 원 그가 동 철①

다 다만 상 원 공동 동 에 여 원. , 2

상 철 사 시 에 철 다 개2 1 . < 2010.3.12>

에도 고 원 본 원 에 가 동1②

철 에 본 원 동 얻어 다 신. < 2010.3.12>

가 본 원 에 가 철③

에 본 원 동 얻어 다 개. < 2010.3.12>

91 ( ) 본 에 어 동 원 그①

원 찬 원 상 동 원 가3 2 ,

원 결 각각 그 갖 재 원 과,

과 원 상 찬 결 다 그러 에3 2 .

후에 없다.

원 에 어 동 원 동 그 갖 ,②

재 원 과 과 원 상 찬 결 다 그러 본3 2 . ,

에 가 후에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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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[ 2000.2.16]

사 재92 ( ) 결 건 같 에 다시 지 못 다.

의사3

건심93 ( ) 본 건 심 에 어 그 건 심사 원 심사

보고 듣고 질 거쳐 결 다 다만 원 심사 거 지 니· . ,

건에 여 가 그 취지 여 고 원 심사 거 건에,

여 결 질 그 생략 다.

본 상 시 본 원 가 에 심사93 2( ) ①

마 고 에게 그 보고 후 경과 지 니 에 사1

상 없다 다만 특별 사 각 단체 원과. ,

거쳐 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간 에 원 본 에 상 다 연도 산②

처리에 에 다 다만 고 가 사 원 본. ,

결 경우에 그러 지 니 다 신. < 2003.2.4>

본 신[ 2002.3.7]

재94 ( ) 본 원 보고 후 다고 에 그

결 다시 그 건 같 원 다 원 에 다.

동95 ( ) 에 동 그 갖 고 여 원 30①

상 찬 연 여 미리 에게 여 다 그러 산 에.

동 원 상 찬 어 다50 .

원 에 심사보고 찬 없 가 다.②

원 사 건에 여 없다.③

에 원 에 그 원 심사 동 에 여 ,④

그 원 에 다.

에 동 원 원 에 심사보고 에 라 원1 ( 51⑤

에 경우 포 다 취지 내용과 직 어)

다 다만 각 단체 원과 경우에 그러 지 니 다. , .

신< 2010.3.1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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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96 ( ) 동 에 여 개 에①

다 각 에 여 결 다.

후 결 다1. .

원 원 보다 결 다2. .

원 개 에 원 과 차 가 많 것 결 다3. .

결 에 원 결 다.②

리97 ( ) 본 결 후 · ·

타 리 에 원 에 다.

98 ( ) 에 결 에 다.①

통 공포 경우에 지체없 에 통지 여②

다 신. < 2002.3.7>

헌 규 에 여 통 공포 지 니 에 그 공53 6③

포 경과 내에 공포 다 경우에 통 에5 .

게 통지 여 다.

통 등 등98 2( ) 에 사①

집 여 사 규 통 리 훈 규고· · · · ·

시등 개 폐지 에 내에 상 원 에· 10

여 다 다만 통 경우에 고 고 생략. , (

경우에 처 에게 심사 청 말 다 에도 그 고) 10

내에 여 다 개. < 2002.3.7, 2005.7.28>

간 내에 지 못 경우에 그 상 원 에1②

통지 여 다 신. < 2005.7.28>

상 원 원 상 원 개 여 그③

통 리 에 통 등 라 다 에· ( " " )

여 에 여 등 검 여 당 통 등 취지 내용

에 지 니 다고 단 경우에 에게 그 내용

통보 다 경우 통보 내용에 처리 계 과.

그 결과 지체 없 상 원 에 보고 여 다 개. < 2005.7.28>

원 규 에 통 등 검 여 그 결과 당 원3④

원에게 공 다 개. < 2005.7.28>

개[ 2000.2.1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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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 언4

언 허가99 ( ) 원 언 고 에 미리 에게 통지 여 허가①

다.

언통지 지 니 원 통지 원 언 다 허가②

언 다.

사진 에 언 언 지 에게 미리 통지 여 ,③

에 직 계가 거 처리 가 다고 것 시 허가

고 그 것 그 허가 시 다, .

언 계100 ( ) 언 그 도 에 다 원 언에 여 지 지 니

산 지 언 마 지 못 에 다시 그 사가 개시,

언 계 게 다.

보충보고101 ( ) 원 원 지 견 가 원 보

고 보충 여 언 고 에 다 언에 우 여 언 게

다.

언 지102 ( ) 든 언 에 미 거 허가 언 질

에 여 니 다.

언103 ( ) 원 동 에 여 에 여 언 다2 .

그러 질 에 여 답변 원 동 가 그 취지·

에 그러 지 니 다.

언원104 ( ) 에 질 원 언시간 과 지15①

니 에 다 다만 사진 언신상 언 보충 언. , · 5

다 원 언에 언 과 없다 개, 3 . < 2000.2.16>

단체 가진 당 원 단체 원 당②

단체 여 연 단체 연 라 다 타 언 에( " " )

지 언 다 경우 단체 연 매 첫 째 시40 .

에 각 실시 후 원 시 경우 각1 , ·

단체 원과 경우에 가 각 실시 다 개1 . <

2003.2.4>

각 단체 원과 여 동 에 언시간 여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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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별 그 원 비 에 라 당 다 경우 각 단체.

원 당 시간내에 언 언 별 언시간 여 미리 에

게 통보 여 다.

경우 규 에 고 각 단체 원과 여3④

동 에 여 단체별 그 원 비 에 라 언

다.

단체에 지 니 원 언시간 언 각 단⑤

체 원과 여 다.

원 시간 언 마 지 못 에 여⑥

에 에 게재 다.

개[ 1994.6.28]

언105 (5 ) 본 가 개 경우그 개 시 시간 과1①

지 니 내에 원에게 가 심 과 청원 타 심

사 에 견 도 여 내 언5 ( "5

언 라 다 허가 다 다만 당 본 에 심 다" ) . ,

등 사진 여 다고 경우에 각 단체

원과 여 개 에 허가 다 개. < 1997.1.13, 2000.2.16>

언 고 원 어도 본 개 시간 지 그 언취지5 4②

간략 재 여 에게 신청 여 다 개. < 1997.1.13, 2000.2.16>

언 언 언 단체별 원 비 고5③

여 각 단체 원과 여 다 개. < 1997.1.13>

개[ 1994.6.28]

통지106 ( ) 사 에 린 건에 여 고 원 미①

리 찬 뜻 에게 통지 여 다.

통지 그 단체 고 여 찬1②

언 게 에게 언 게 다.

참가107 ( ) 에 참가 에 에 러 ,

그 건에 결 지 에 돌 갈 없다.

질 결108 ( ) 질 났 에 그 결①

포 다.

각 단체에 상 언 후에 본 결 질1②



국회법❚873

결 포 다 그러 질 에 참가 원 질.

결 동 없다.

동 지 니 고 결 다2 .③

표 결5

결109 ( ) 사 헌 에 특별 규 없 재 원 과

과 원 과 찬 결 다.

결 포110 ( ) 결 에 결 건 목 에①

포 여 다 개. < 2002.3.7>

결 포 에 든지 그 건에 여 언 없다.②

결 참가 사변경 지111 ( ) 결 에 에 지 니①

원 결에 참가 없다 그러 에 여 결 에. ·

폐쇄 지 결에 참가 다 개. < 2000.2.16>

원 결에 어 시 사 변경 없다.②

결112 ( ) 결 에 에 결 가 결 다.①

다만 고 등 특별 사 에 립 결 가 결,

다 개. < 2000.2.16>

건 원 동 본 결 거 재②

원 상 가 에 결 다5 1 · .

개< 1994.6.28, 2000.2.16>

건에 어 가 없다고 에 가결③

었 포 다 그러 가 에. 1 2

결 여 다.

헌 개 결 다.④

통 과 타 사에 건 결⑤

다 다만 겸직 원사직과 원 사 에 여 각 단체. ,

원과 경우에 그러 지 니 다 개. < 1994.6.28>

에 실시 각 거 에 특별 규 없⑥

다 결과 당 가 없 에 고득 차 에 여 결.

다 득 당 다 다만 득 가 같 에 연 당.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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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
리 원 건 에 그 건⑦

후 처 개 본 에 보고 고 본 에 보고 시, 24

간 후 시간 내에 결 다 간내에 결 지 니 에72 .

그 건 폐 것 본다 개. < 2003.2.4>

본 에 라 경우 재 원 상 가1 5 1⑧

에 등 통 여 당 후 실시 다 신. <

2010.5.28>

각 단체 원과 경우에 2 , 4 7⑨

지에 용 여 실시 다 신. <

2010.5.28>

결결과 포113 ( ) 결 났 에 그 결과 에 포

다 개. < 2002.3.7>

차114 ( · ) 에 각 원·①

에 다 에 용지 에 다 개, . < 2000.2.16>

에 원 에 간 감 원 지 고 그·②

원 참여 에 직원 여 검계산 게· ·

다 경우 감 원 지 원 에 지 니 에 당 원.

거 다 원 감 원 지 다 개. < 2000.2.16, 2002.3.7>

가 보다 많 에 재 다 다만 결과에. ,③

미 지 니 에 그러 지 니 다.

114 2( ) 원 민 당 사에 지 니

고 심에 라 다.

본 신[ 2002.3.7]

장 회7

115 ( ) 고 다 사 재 다 개. <①

1994.6.28, 2005.7.28>

개 지 산 시1.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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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2.

원3.

개 식에 사4.

원 동5.

과 변동6.

과 철 에 사7. · · · ·

원과 원8.

건과 그 내용9.

보고10.

원 보고11.

사12.

결13.

찬 원14. · ·

원 언보충15.

질 과 답변16.

청원처리결과보고17.

감사 사결과처리보고18.

타 본 다고 사19.

본 사 다.②

에 리 시 과 사 그 리 가, ,③

여 에 보 다· .

참고 게재116 ( ) 원 그 언에 참고 간단 에 게재

고 에 허가 다.

과 결117 ( ) 언 원 다①

후 시 지 그 에게 다 그러 언 취지5 .

변경 없다.

에 언 리 원 원 타 언 에 어 도· 1②

과 같다.

에 여 내용 삭 없 언 통 여,③

취 언 경우에 그 언 에 재 다 신. <

2003.2.4>

원 에 재 사 과 에 여 신청 에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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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니 고 본 결 결 다.

포118 ( · ) 원에게 고 에게 포 다.①

그러 비 거 가 보 여 다고 에

여 언 그 단체 원과 여 게재 지 니

다.

원 규 에 여 게재 지 니 에 여 열람복사1 ·②

등 신청 에 당 사 가 없 거 여 니 다.

에 여 허가 원 타 에게 열람 게 거 재복사 게2 ·③

여 니 다.

공개 지 니 내용 공 어 니 다 다만 본 결. ,④

결 단 사 가 었다고 단 경우에 공1

다.

공 에게 상 포 다.⑤

공 에 간 차 타 사 규 다· .⑥

장 무 리 무 원 부 원과 질문8 · ·

리 원 원 통지119 ( · ) 리 원

원 공 원 에 에 통지 다.

원등 언120 ( ) 리 원 원 본 원·①

에 언 고 에 미리 원 허가 다.

원 처 헌 재 사 처 거 리 원 사· ·②

원 허가 본 원 에 그 사 에 여 언 다.

신< 1991.5.31, 1998.3.18>

원등121 ( ) 본 그 결 리 원·①

원 다 경우 그 원 상 시. 20

여 다.

원 그 결 리 원 원 다· .②

경우 원 에게 보고 여 다 개. < 1994.6.28>

가 에 리 원 원1 2 ·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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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 여 리 원 에· ,

원 승 얻어 리 원 여 원 원,

여 리 여 답변 게 다 경우 각 단체 원· .

과 원 간사 여 다, .

본 원 특 사 에 여 질 여 원 헌 재·④

거 리 원 원 감사원 그 리· ·

다 경우 원 에게 보고 여 다 개. . < 1994.6.28>

에 질122 ( ) 원 에 질 고 에①

질 에게 여 다.

질 가 에 지체없 에 다1 .②

③ 질 내에 답변 여 다 그 간내10 .

에 답변 지 못 에 그 답변 에 통지 여 다.

질 에 여 답변 에 게재 답변 타 답변 계④

료 여 에 여 다 신. < 1994.6.28>

답변에 여 보충 여 질 고 원 다시 질3⑤

다.

에 질122 2( ) 본 간 여①

특 상 에 여 질 질 라 다( " " )

다.

질 답 식 원 질 시간 과, 20②

없다 경우 질 시간에 답변시간 포 지 니 다 개. . < 2003.2.4>

규 에 고 시각 등 신체 가진 원 질2③

경우 각 단체 원과 여 별도 가 질 시간 허가,

다 신. < 2005.7.28>

별 질 원 각 단체 원과 여 다 개. <④

2003.2.4>

에 규 별 질 원 단체별 그 원4⑤

비 에 라 다 경우 단체에 지 니 원 질.

각 단체 원과 여 다 개. < 2003.2.4, 2005.7.28>

원 질 과 답변 균 게 지 도 여 다.⑥

질 고 원 미리 질 지 재 질 지 체⑦

여 에게 여 어도 질 시간 시간 지 질, 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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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가 에 도달 도 여 다 개. < 2000.2.16, 2003.2.4>

각 단체 원 질 원과 질 질 지 에게 통지⑧

여 다 경우 각 단체 원 통지내용에 라 질.

후 본 개 에 각 단체 원과 에 통지 여 다 개. <

2003.2.4>

본 신[ 1994.6.28]

질122 3( ) 원 상 찬 고20①

사 상 에 여 질 에 질 라( " "

다 것 에게 다 개) . < 2000.2.16>

규 에 질 원 그 질 지1②

리 원 재 질 본 개 시24

간 지 에게 여 다 개. < 2000.2.16>

질 가 에 그 실시여 사 운 원③

여 다 다만 경우 본 에 그 실시여 결에. ,

쳐 다.

규 에 결 본 결 에 당3④

리 원에 결 것 본다 개. < 2000.2.16>

질 시간 다 다만 각 단체 원과120 . ,⑤

여 연 다 개. < 2000.2.16>

질 원 질 과 없다 다만 보충질10 . ,⑥

과 없다5 .

질 차등에 여 에 것 고 122 2⑦

규 용 다.

본 신[ 1994.6.28]

장 청 원9

청원123 ( ) 에 청원 고 원 개 얻어 청①

원 여 다.

청원 에 청원 주 경우에 그 과· ( )②

재 고 여 다·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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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에 간 거 가 독 내용 청원 지 니 다.③

청원 지 과124 ( ) 청원 에 청원 지①

여 각 원에게 쇄 거 산망에 동시에 그

청원 원 에 여 심사 게 다 개. < 2011.5.19>

청원 지 에 청원 주 청원 지 개 원 과 연월· · ·②

재 다.

125 (청원심사보고등· ) 원 청원심사 여 청원심사 원 다.①

원 폐 거 타 경우 청원 청원심사 원 에②

여 심사보고 게 다.

청원 개 원 원 청원심사 원 가 에③

청원 취지 여 다.

원 그 결 원 원 계 등에 견 여④

사 여 보고 게 다 신. < 1991.5.31>

원 에 본 에 결 청원 견 첨 여 에게 보⑤

고 다.

원 에 본 에 가 없다고 결 청원 그 처리결과⑥

에게 보고 고 청원 에게 통지 여 다 다만 폐 간, . ,

내에 원 상 가 에 본 에 다7 30 .

청원심사에 여 타 사 규 다.⑦

과 처리보고126 ( ) 가 채택 청원 에 처리 타①

당 다고 청원 견 첨 여 에 다.

청원 처리 고그처리결과 지체없 에보고 여 다1 .②

장 회 민 또는 행 과 계10

감사 사127 ( ) 감사 사에 여

것 고 감사 사에 에 다.

감사원에 감사 등127 2( ) 그 결 감사원에 여 감사①

원 에 감사원 직 에 사 사 특 여 감사

다 경우 감사원 감사 월 내에 감사결과 에.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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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고 여 다 개. < 2010.3.12>

감사원 특별 사 에 규 간 내에 감사 마 지 못1②

에 간보고 고 감사 간 연 청 다 경우 월. 2

내에 감사 간 연 다.

본 신[ 2003.2.4]

목개[ 2010.3.12]

보고128 ( · ) 본 원 원 그 결 건·①

심 감사 사 직 보고 ·

타에 여 다 다만 원 가 청 감사. , ,

사 경우에 그 결 재 원 상3 1

다 개. < 2000.2.16, 2011.5.19>

규 에 컴퓨1 , ·②

크 그 에 사 매체에 상태 산망에 상태

것 다 신. < 2002.3.7>

규 에 고 폐 에 원 가 에1③

원 단체 원 간사 여 다.

신< 2000.2.16>

원 원 포 다 에 같다 가 에( . ) 1④

에게 보고 여 다 개. < 2000.2.16>

에 간 경우 고1⑤

내에 보고 여 다 다만 특별 사 가10 . ,

에 원 에게 그 사 보고 고 그 간 연 다.

경우 원 원에게 그 사실 통보 다 신1 . <

1997.1.13>

보고 등에 여 타 차 다1 ·⑥

에 다 개. < 1997.1.13>

개[ 1994.6.28]

결산 심128 2( ) 결산에 심 결 개 지·

료 여 다.

개[ 2010.5.28]

감 참고129 ( · ) 본 원 그 결①

건 심 감사 사 여 감 참고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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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
원 가 에 에게 보고 여 다 개1 . <②

1994.6.28>

언 감 등에 차 다 에 다1 · .③

장 탄핵소추11

탄130 ( ) 탄 가 에 후 처①

개 본 에 보고 고 본 결 사 원 에 여 사,

게 다 개. < 2003.2.4>

본 가 에 여 사 원 에 결 지 니 에1②

본 에 보고 시간 후 시간 내에 탄 여24 72

결 다 간내에 결 지 니 에 그 탄 폐 것.

본다 개. < 2000.2.16>

탄 에 직 탄 사 거 타 사상· ·③

참고가 만 료 시 여 다.

탄 사건 사131 ( ) 사 원 가 130①

에 지체없 사보고 여 다 개· . < 1991.5.31>

사에 어 감사 사에 규 사1②

사상 주 규 용 다.

사132 ( ) 사 가 그 사 신 료시키 여

충 여 다.

탄 결133 ( ) 본 탄 결 직 탄·

사 시 결 라 다 여 다( " " ) .

결 달과 과134 ( ) 탄 결 에 지체①

없 결 본 사 원 원에게 그 등본 헌 재, ·

그 에게 달 다.

결 가 달 에 사 지 ,②

사직원 거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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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사직 퇴직 궐원과 자격심사12 · ·

사직135 ( ) 그 결 원 사직 허가 다 다만 폐 에. ,①

허가 다.

원 사직 고 에 본 사직 에게 여·②

다.

사직 허가여 지 니 고 결 다.③

퇴직136 ( ) 원 겸 없 직에 취 거 규 에29 2①

여 개시 후에 직 직 사 거 공직 거 규53「 」

에 여 사직원 여 공직 거후보 등 에 원 직에 퇴직

다 개. < 2003.2.4, 2011.5.19>

원 에 규 거 없게 에 퇴직 다.②

원에 여 거 없게 사 에 당 고 원2③

그 결 에 지체없 에 통지 여 다 신. < 1994.6.28>

원통지137 ( ) 원 원 에 내에 통 과 거 리15

원 에 통지 여 다.

격심사 청138 ( ) 원 다 원 격에 여 가 에

상 연 격심사 에게 청 다30 .

청 원 답변139 ( ) 청138①

리특별 원 에 고 그 본 심 원에게 달 여 여 답변

게 다 개. < 1991.5.31>

② 심 원 천재지변 질병 타 사고에 여 내에답변 지·

못 에 다시 여 답변 게 다.

답변 원 심사140 ( ) 답변 에 리특별①

원 에 다 개. < 1991.5.31>

리특별 원 청 답변 에 여 심사 다 개. < 1991.5.31>②

내에 답변 지 니 에 리특별 원 청 만 심③

사 다 개. < 1991.5.31>

당사 심 과 언141 ( ) 리특별 원 에 청 원과①

심 원 게 여 심 다 개. < 1991.5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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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 원과 심 원 원 허가 여 언 다 경우.②

심 원 다 원 여 여 언 게 다.

결142 ( ) 리특별 원 에 심사보고 에게 에①

본 에 여 다 개. < 1991.5.31>

심 원 본 에 변 거 다 원 여 변 게②

다.

본 심 원 격 결 결 그 격 없 것 결③

에 재 원 상 찬 어 다3 2 .

결 에 그 결과 청 원과 심 원에3④

게 다.

장 질 경13

경143 ( ) 질 지 여 에

경 다.

경 경찰144 ( ) 경 여 에 경 다.①

경 여 에 운 원 동 얻어②

간 여 에 여 가경찰공 원 견

다 개. < 2006.2.21>

경 견 가경찰공 원 지 경 건 에 ,③

가경찰공 원 건 에 경 다 개. < 2006.2.21>

질 지145 ( ) 원 본 원 에①

규 에 여 질 란 게 에 원

경고 지 다.

에 지 니 원 에 원 당1②

에 언 지 거 퇴 시킬 다.

원 란 여 질 지 곤란 다고③

에 지 거 산 포 다.

등 언 지146 ( ) 원 본 원 에 다 사람 거

다 사람 사생 에 언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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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 등 지147 ( ) 원 폭 사 거 언

란 여 다 사람 언 없다.

진 건 등 지148 ( ) 원 본 원

에 진 에 가 건 식 여 니 다.

개[ 2005.7.28]

에149 ( ) 채 보 여 본 원①

그 원 동 등 상 도 마

여 운용 여 다.

공 고 객 어 상업 목 사용 어1 , ·②

니 다.

운 원 에 본원 립 리 등 사1③

심 여 심 원 다, .

에 차 상 그 에 사 규 다1 , .④

개[ 2005.7.28]

계 허용 등149 2( ) 본 원 결 공개 지 니①

경우 고 원 본 청 에(

다 에 계 규 에 라 허용) · ·

다.

계 질 란 게1 · ·②

여 니 다.

본 신[ 2005.7.28]

체포150 ( ) 에 에 경 가경찰공

원 체포 후 지시 다 다만 원 에 어. ,

없 체포 없다 개. < 2006.2.21>

151 ( ) 에 원 리 원 원· ·

타 심 에 허가 에 없다.

청 허가152 ( ) 청 여 청 허가 다.①

질 지 여 에 청 다.②

청 지 신체검사153 ( ) 주 가 신에, ,①

상 타 동 상 다고 청 허가 지 니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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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경 가경찰공 원 여 청 신체②

검사 게 다 개. < 2006.2.21>

청 에 퇴154 ( ) 질 청①

퇴 에 가경찰 에 도 다 개. <

2006.2.21>

청 란 에 든 청 퇴 시킬 다.②

장 징 계14 개< 2010.5.28>

징계155 ( ) 원 다 각 어 에 당 에

리특별 원 심사 거쳐 그 결 징계 다.

민 헌1. 46 1 3「 」

2. 54 2 2

여 허가 언 질에 언 거3. 102

에 언시간 규 여 사진

여 게재 다 사람에게 열람 게 거4. 118 3

재 복사 게( )轉載

여 공 지 내용 공5. 118 4

에 당 질 란 거 에6. 145 1

원 에

여 본 원 에 다 사람 거 다 사람7. 146

사생 에 언

당 없 집 내에 본 원 에 지 니8. 7

거 원 후 내에 지 니5

탄 사건 사 에 어 감사 사에 에9. 「 」

사상 주

감사 사에 에 징계사 에 당10. 17「 」

공직 리 에 징계사 에 당11. 22「 」

원 리강 원 리실천규12. 「 」 「 」

개[ 2010.5.2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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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156 ( ) 각 어 에 당 징155①

계 상 원 징계 상 라 다 에 리특별 원 에( " " )

고 본 에 보고 다 개. < 2010.5.28>

원 원 에 징계 상 가 에 에게 보고 다.②

경우 리특별 원 에 고 본 에 보고 다 개. <

2010.5.28>

원 징계 상 에 징계 고 에 원 상 찬20③

그 사 재 에게 여 다 개. < 2010.5.28>

징계 상 에 여 당 원 징계 에 찬 원④

지 니 그 사 재 에게 다 개, . < 2010.5.28>

과 징계 가 에 리특별 원 에3 4⑤

고 본 에 보고 다 개. < 2010.5.28>

리특별 원 원 원 상 징계 상 에 징계5⑥

에 리특별 원 에게 보고 고 심사 다 신. <

1994.6.28, 2010.5.28>

삭 <2010.5.28>⑦

개[ 1991.5.31]

목개[ 2010.5.28]

징157 ( 계 시 등) 다 각 에 당①

폐 간 내에 리특별 원 에 징계 여 다3 .

경우 그 사 가 생 그 징계 상 가 것1. 156 1

게

경우 원 보고2. 156 2

경우 징계3. 156 5

에 원 징계 상 보고 같156 2 3 · 4 6②

에 징계 그 사 가 생 그 징계 상 가 것 게,

내에 여 다 다만 폐 간 에 그 징계 상 가 경우에10 . ,

차 집 내에 여 다( ) 3 .次回國

개[ 2010.5.28]

징계 사158 ( ) 징계에 공개 지 니 다 다만 본. ,

원 결 에 그러 지 니 다 개. < 1994.6.28, 2010.5.28>

개[ 1991.5.3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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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개[ 2010.5.28]

심159 ( ) 리특별 원 징계 상 계 원 게 여 심

다 개. < 2010.5.28>

본 신[ 1991.5.31]

변160 ( ) 원 징계 에 본 원 에 여 변

거 다 원 여 변 게 다 경우 원 변 후.

에 퇴 여 다 개. < 2010.5.28>

개[ 2005.7.28]

161 삭 <2010.5.28>

징계 결162 ( ) 리특별 원 징계에 심사보고

에 지체 없 본 에 여 결 여 다 다만 리. ,

특별 원 징계 지 니 결 다 심사보고 에

지체 없 본 에 보고 여 다.

개[ 2010.5.28]

징계 그 포163 ( ) 에 징계 다 과 같다155 .①

개< 1991.5.31, 2010.5.28>

공개 에 경고1.

공개 에 사과2.

내 지 경우 지 간에 당 원 당등에3. 30 .

규 에 당 동비특별 동비 그 감 다· 2 1 .

4.

경우에 리특별 원 에 그 여 보고1 1 2②

께 에게 여 다 개. < 1991.5.31>

결 지 니 에 본 다 징계 결 다.③

징계 결 에 공개 에 포 다.④

본 신[ 1991.5.31]

후보164 ( ) 규 에 징계 그163

여 원 원 보 거에 어 후보 가 없다 개. <

1991.5.31>

본 신[ 1991.5.3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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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보15

간 산165 ( ) 에 간 계산에 산 다.

본 신[ 1991.5.31]

규166 ( ) 헌 에 지 니 에 사①

내 규 에 규 다.

원 규 에 지 니 에 운1②

원 여 건심사 등에 원 운 규 다.

신< 2005.7.28>

본 신[ 1991.5.31]

< 10652 , 2011.5.19>

공포 시 다 다만 개 규 월. , 82 2 2012 5 30

시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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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재 법

[ 2012.2.5] [ 10991 , 2011.8.4, ]

장1

목1 ( ) 지 단체 재 계에 본원 지

재 건 고 운용과 보 목 다.

2 ( ) 에 사용 용어 뜻 다 과 같다.

지 재 란 지 단체 지 동과 지 단체 산 채1. " " ·

리 처 든 동 말 다· .

란 계연도 든 말 다2. " "( ) .歲入

란 계연도 든 지 말 다3. " "( ) .歲出

채 란 지 목 지 단체 리 말 다4. " " .

채 란 지 목 지 단체 말 다5. " " .

개[ 2011.8.4]

지 재 운용 본원3 ( ) 지 단체 주민 복리 진 여 그①

재 건 고 운용 여 가 책에 거 가,

다 지 단체 재 에 당 미 게 여 니 다.

지 단체 산 여 과 에게 미 과 평가 고 그 결과 지,②

단체 산에 여 여 다.

개[ 2011.8.4]

지 재 도 연 개 등4 ( · ) 목 달

여 다 각 사 연 개 여 시 여 다· .

지 재 도 지 도 간 운1.

리 산 편 리 지 재 운용 상2. · ·

지 재 건 보 지 채 리3.

지 재 운용 보 도 개4.

지 재 운용 산 보처리 개 보5. ·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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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실 지 재 지원6.

그 에 지 재 여 사7.

개[ 2011.8.4]

과 심 지 재 운용5 ( ) 지 단체 지 재 운용 지①

과 극 여 여 다.

과 심 지 재 운용 여 사 여②

지 단체 에게 통보 다.

개[ 2011.8.4]

계연도6 ( ) 지 단체 계연도 매 월 에 시 여 월1 1 12 31①

에 다.

과 계연도 통 다.②

개[ 2011.8.4]

계연도 독립 원7 ( ) 각 계연도 경비 당 연도 충당①

여 다.

당 계연도 경비 충당 에 다 연도②

당겨 충당사용 다 경우 당겨 충당사용 다 연도· . · ·

산에 편 여 다.

지 단체 에 라 다 연도 당겨 충당사용2 ·③

미리 지 결 얻어 다 연도 당겨 충당사용, ·

에 시 경우 특별시 역시 도지사 시도지사 라· · ( " · "

다 에게 특별시 역시도특별 도 시도 라 다 경우) , · · · ( " · " )

에게 시 보고 여 다.

개[ 2011.8.4]

납폐쇄8 ( ) 지 단체 납 계연도가 후 월 폐쇄 다2 .

개[ 2011.8.4]

계9 ( ) 지 단체 계 계 특별 계 다.①

특별 계 지 공 업 에 지 직 업 그 특 사업 운② 「 」

특 특 과 여 계처리· ·

가 에만 다.

개[ 2011.8.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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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체 등에 사 용10 ( · ) 에 과 체 에·

사 비 특별 계에 여 지 단체 시도지사" " " · "

감 과" " , " " " " , " " "

과 지 재 지 재 각각 본다" , " " " " .

개[ 2011.8.4]

지 채11 ( ) 지 단체 그 지 단체에①

거 재 복 등 가 에 지 채 다.

지 단체 에 라 지 채 재 상 채 규1②

등 고 여 통 지 채 도 에 지

결 얻어 다 다만 지 채 도 라도 채 경우에. ,

지 결 거 에 승 다.

지 단체 에도 고 당 지 단체 과 계2③

사업 경우 등 통 사 가 생 경우에

승 에 지 결 얻어 에 지 채2

도 과 여 지 채 다.

지 에 지 단체 라 다159 ( " " )④ 「 」

그 에 거 재 복 등 가 지

단체에 가 에 지 채 다 경우.

승 에 원 각 지 단체 지 결

얻어 다.

에 라 지 채에 여 과 그 원 지 단체가 그4⑤

상 과 지 에 여 연 책 진다.

개[ 2011.8.4]

지 채 차12 ( ) 에 지 채 원 상11 , ,①

지 에 사 차 사 취 통 다, .

에 지 채 에 지 채11 1 4 (②

지 채 라 다 에 여 상" " ) 479 , 484 , 485「 」

용 다 경우 상 규 사채 지 채 사채487 . " " " " , "「 」

지 채 채 보고 사채 지" " " , " " " " , 479 " " "

채 사채원 지 채 원 사 지 단체 본다" , " " " " , " " " " .

개[ 2011.8.4]

보 채 담13 ( ) 지 에 라 채 에124 3① 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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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단체 보 통 에 라 사업

내용과 보 채 주채 라 다 등 시 여 지( " " )

단체 에게 미리 채 보 신청 여 다.

에 채 보 신청 지 단체 지 단체가 그 주1②

채 보 가 다고 지 결 얻어 통

에 라 그 주채 지 단체가 보 다 뜻 신청 에게

다.

채 채 사업 내용 보 내용 변경 지 단체③

승 다 경우 지 단체 그 변경사 주채.

등 그 계 에 것 에 미리 지 결 얻어

다.

지 단체 보 채 리에 사 매 결산과·④

께 지 에 보고 여 다.

개[ 2011.8.4]

시차14 ( ) 지 단체 산에 계상 지( )計上①

여 시차 에 그 도 에 여 계연도마다 계별 미리

지 결 얻어 다.

시차 당 계연도 상 여 다.②

개[ 2011.8.4]

직 사용 지15 ( ) 지 단체 그 보,

그 지 단체 든 지 납 에 내 다,

에 달리 고 경우 고 직 사용 여 니 다.

개[ 2011.8.4]

체 경비 직 사용16 ( ) 용역 시 공 여 생 과①

경비 통 경비 체경비 라 다 에 어( " " )

지 단체 에도 고 그15 63

보 에 직 지 다 다만 산 과 거. ,

과 것 상 경우에 그 과 통 에 라 그

과 에 직 경비 에 경비에 과 지 다.

지 단체 에 체경비 별도 계처리 여1②

체 경비 납원 다.

개[ 2011.8.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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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연17 ( · ) 지 단체 개 단체에①

보 연 그 공 지 없다 다만 지 단체 에· · , . ,

사 여 다 각 어 에 당 경우 공공 에 지

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에 규 경우1.

고 보 재원 에 것 가가 지 경우2. ( )財源

용도 지 경우3.

보 지 지 니 사업 없 경우 지 단체가4.

사업 여 다고 경우

단 에 공공 란 당 지 단체 에 사1 " "②

여 지 단체가 사업 다 각 어 에 당

말 다.

그 목 과 립 그 지 단체 에 여진1.

지 단체 원 공2.

지 단체 에 라 보 지 고 경우에 보 사업1③

단 료 시 재산 처리 산과 사후평가 등 재 건 고,

운용 여 통 에 라 취 여 다.

개[ 2011.8.4]

18 ( ) 지 단체 에 라 도 여( )出資①

진 단체 지 공 업 에 지 공사지 공단 단체에 없, ·「 」

다 다만 지 단체가 지 공 업 에 사업 지 단체가. , 2「 」

닌 공동 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지 단체가 에 라 미리 당 지 결 얻어1②

다.

개[ 2011.8.4]

지 재 운용에19 ( ) 지 재 운용 업①

과 여 경우 별 다.

② 에 운 등에 사 통 다1 .

개[ 2011.8.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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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경 부담2

사 에 경비20 ( ) 지 단체 역 사 에 경비

그 지 단체가 담 다.

개[ 2011.8.4]

담 과21 ( ) 지 단체 그 에 라 처리 여①

사 가 지 단체 간에 계가 경우에 원 사 처리

여 가에 담 지 니 니 경비 가가 그

담 다.

가가 여 사 지 단체 그 에 여②

경우 그 경비 가가 그 지 단체에 여 다.

개[ 2011.8.4]

경비 담 비 등22 ( ) 에 라 가 지 단체가 담21 1①

경비 지 단체가 담 경비 목 담 비 에 여 통

다.

지 단체 에 지 비 담 다 사업보다 우 여 그1②

계연도 산에 계상 여 다.

개[ 2011.8.4]

보23 ( ) 가 책상 다고 지 단체①

재 사 상 특 다고 에 산 에 지 단체에 보

다.

시도 책상 다고 시 재 사 상 특· ·②

다고 에 산 에 시 에 보·

다.

③ 에 라 지 단체에 보 에 에1 2

경우 가 책상 득 경우 에 재원 담 지시 없다.

개[ 2011.8.4]

보 신청 등24 ( ) 지 단체 보 산 리에「

에 라 에게 보 산 계상 신청 에 그 내」

용 당 계연도 도 월 지 에게 보고 여 다5 3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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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 시 청 시도지사 거쳐 에게 보· ·

고 여 다.

개[ 2011.8.4]

지 단체 담25 ( ) 직 에2「 」

라 다 그 사 지 단체( " " )

경비 담 사 에 거 개 미리

견 들어 다.

개[ 2011.8.4]

지 단체 담 경비26 ( ) 그 에

고채 담 지 단체 담 사·

에 여 가재 에 같 에31 51 2「 」

재 에게 에 과 여 다.

개[ 2011.8.4]

지 단체 담 고 보27 ( ) 그 에

산 에 지 단체 재 담 보 등 지

단체에 결 통지 에 시 재 과·

에게 통지 여 다 다만 보 등 결 에 어 에 라. , 26

과 거 지 니 에 여 그 결 통지

에 미리 과 여 다.

개[ 2011.8.4]

지 재 담심 원27 2( ) 다 각 지 재 담에 사①

주 건 심 여 지 재 담심 원 (

원 라 다 다" " ) .

에 지 단체 담 주 경비에 사1. 26

고보 사업 가 지 단체 간 시도 시 간 재원 담 비2. , · · ·

에 사

지 단체 재원 담에 책 사3.

사

지 특 등 지 에 미 지 계4.

개 에 사 사·

그 에 지 단체 재원 담에 사 다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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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여 사

원 원 포 내 원 원15 ,②

차 고 원 다 각 사람 다.

리실차 재 차 통 계 차1. , ,

차 공 원

2. 시도지사 시 청 시도 시· · ·

에 천 각 1

그 에 지 재 에 식과 지식 사람 통3.

사람

그 에 원 과 운 에 사 통 다.③

본 신[ 2011.8.4]

고보 사업에 산편27 3( ) 고보 에 사업 지①

단체 재 담 경우 지 단체 산편 보26 「

산 리에 에 라 과7」

보 사업계 에 다.

에 보 사업계 당 계연도 도 월1 10②

지 각 처 지 단체 에게 통보 다15 .

본 신[ 2011.8.4]

시 도 사 에 경비 담28 ( · ) 시 도 시도지사가 시· · ·

시 청 에게 그 사 집 게 에 시도· · ·

그 사 집 에 드 경비 담 여 다.

개[ 2011.8.4]

지 감 등28 2( ) 통 당①

연도 지 징 결산 과지 비과 감 에 지 비과 감· ·

차지 비 통 비 가 도 여 다.

각 그 사 새 운 지 감 청 에②

그 감 보충 책 다 각 어 에 당 사

지 특 에 지 감 건 에 포 여97 1「 」

에게 여 다.

지 감 폐지1.

고보 사업 고 담비 상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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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단체 산지원 등 그 에 지 재 보 여 사3.

본 신[ 2011.8.4]

시 도가 시 에 재 보 등29 ( · · ) 시 도지사 특별시 다· ( .①

에 같다 다 각 트 만 상 시) 27 ( 50

가 닌 가 어 시 경우에 트 에 당 시 에47 ) ·

재 보 재원 보 여 다.

시 에 징 역시 도 원 에 지역 원시1. · · ( · ,

특 동산에 지역 원시 지 다)

당 시도 특별시 다 에 같다 지 비 도2. · ( . )

말 당 시도 에 도 말 시 곱· ·

시도지사 에 재 보 재원 징 실 지 비· 1 , (②

다 당 시 재 사 그 에 통 에 라 당), · ,

시 도 역 시 에 다· · .

시 도지사 원 에 각각 지역 원시· · 100 65③

에 당 지 본 에 징 경우에( 67 2「 」

그 뺀 말 다 원 가 시 에 각각) · ·

여 다.

개[ 2011.8.4]

30 (시 도가 시 목 그 건 사업에 시· , · 담)

시도가 시 목 그 건 사업 그 역 시 에· ·①

사업에 여 시도 그 건 사업 얻 도에 그 시· ·

에 여 건 사업에 드 경비 담시킬 다.

에 라 시 가 담 여 그 시 가1 · ·②

동 에 여 다.

시 가 시 목공사 그 건 공사 가 다 지· ,③

단체 공공단체에 탁 여 시 경우에 시 경비·

탁 에 내고 탁 공사 집 후 그 시·

에 산 여 돌 주어 다.

개[ 2011.8.4]

가 공공시 에 사용료31 ( ) 지 단체 그 지 단체①

리 가 공공시 지 단체가 그 리에 드 경비 담 공

공시 에 여 에 특별 규 경우 고 그 지 단체



898❚ 타 법.Ⅲ

지 단체 규 에 라 그 공공시 사용료

징 다.

에 라 징 사용료 그 지 단체 다1 .②

개[ 2011.8.4]

사 에 과태료 등 귀32 ( ) 지 단체가 가 다 지

단체 사 에 여 에 에 라 과태료 과징

과징 경우 그 사 지 단체 다 다만· . ,

다 에 특별 규 거 비 사건 차 에 에 라 과·「 」

징 과태료 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개[ 2011.8.4]

장 산3

지 재 계 립 등33 ( ) 지 단체 재 계 게①

운용 여 매 지 재 계 립 여 지 에 보고 고,

에게 여 다.

지 단체 지 재 계 립 에②

계 립 차 등에 라 그 지 재 계 계 에 가계

지역계 과 연계 도 여 다.

에 각 지 단체 지 재 계1③

계 과 여 매 지 재 계 립 고,

에 보고 여 다.

④ 지 재 계 변경 경우에 지 규 용 다1 3 .

지 재 계 립에 지 단체 에 도⑤

여 각 지 단체에 지 재 계 심 원 다.

에 지 재 계 심 원 운 등에 사 당5⑥

지 단체 다.

개[ 2011.8.4]

산 계주 원34 ( ) 계연도 든 고 든 지①

다.

과 산에 편 여 다.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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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단체가 경우 지 지142 1③ 「 」 「

단체 리 본 에 라 운용 경우 그 에 통」

사 보 가 가 경우에

에도 고 산 처리 다2 · .

개[ 2011.8.4]

재원35 ( ) 지 단체 지 채 그 재원 여

다 다만 득 경우에 에 지 채 충당 다. , 11 .

개[ 2011.8.4]

산 편36 ( ) 지 단체 에 리①

에 라 그 경비 산 여 산에 계상 여 다.

지 단체 든 료에 여 엄 게 그 재원 포착 고 경 실에②

맞도 그 산 여 산에 계상 여 다.

지 단체 산 편 에 에 지 재 계 과33③

에 재 사업에 심사 결과 여 다37 · .

개[ 2011.8.4]

지 산36 2( · ) 지 단체 산 여 과①

에게 미 미리 보고 지 산 라[ " "( )性認知 豫算書

다 여 다] .

지 에 산 에 지 산 가 첨 어 다127 .② 「 」

그 에 지 산 에 체 사 통 다.③

본 신[ 2011.3.8]

재 사업에 심사37 ( · ) 지 단체 재 사업에·

산 편 통 에 라 그 사업 과 사업계

타당 등에 심사 여 다.

개[ 2011.8.4]

지 단체 재 운용 업 편람 등38 ( ) 가 지 재①

운용 여건 지 재 도 개 등 지 단체 재 운용에 보,

계연도별 지 단체 재 운용 업 편람 여 지 단체에

보 다.

지 재 건 운용과 지 단체 간 재 운용 균 보 여②

계연도별 지 단체 산편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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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[ 2011.8.4]

지 산 편 과 주민 참여39 ( ) 지 단체 통①

에 라 지 산 편 과 에 주민 참여 차 마 여 시

여 다.

지 단체 에 라 산 편 과 에 참여 주민 견1②

여 그 견 지 에 산 에 첨 다.

개[ 2011.8.4]

산 내용40 ( ) 산 산 산 계 비 채 담, · , ,①

시 월비 다( ) .明示移越費

산 에 산 계 비 채 담 시 월비에· , ,②

규 과 지 채 시차 도 그 에 산 집 에 사,

여 다.

개[ 2011.8.4]

산 과목41 ( ) 지 단체 산 그 내용 질과①

고 여 다( )· ( )· ( ) .章 款 項

지 단체 산 그 내용 별사업별 질별 주 목·②

목 다 경우 주 목 책사업 고. · · ,

목 단 사업 사업목 다· · .

에 각 과목 과 등 지 단체 산 과목 운1 2③

용에 사 통 다.

개[ 2011.8.4]

계 비 등42 ( ) 지 단체 공사 그 사업 그,①

에 것 경비 과 연도별 에 여 지

결 얻어 계 비 여러 에 걸쳐 지 다.

에 라 계 비 지 연 그 계연도 내1 ( ) 5年限②

다 다만 다고 에 지 결 거쳐 다시 그 연. ,

연 다.

지 단체 지 여러 가 걸리 공사 다 각 어③

에 당 사업 산 가 계 비 편 도 여 다.

시 게 진 여 사업 재 리 본1. 3 1「 」

재 재 라 다 복 사업( " "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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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 없 여 사업2.

개[ 2011.8.4]

비비43 ( ) 지 단체 없 산 지 산 과 지

에 충당 여 비비 상당 다고 산에 계상 여

다 다만 특별 계 비특별 계 다 경우에 비비 계상 지. , ( )

니 다.

개[ 2011.8.4]

채 담44 ( ) 지 단체 다 각 어 에 당①

것 고 지 단체에 채 담 원 계 체결 그

에 미리 산 지 결 얻어 다 경우. 11

에 지 채 도 산 시에 채 담 에 채 가 포 어2

다.

에 것1.

산 시 월비 계 비 것2. ·

지 단체 에도 고 지 집 시간 여 가 없1②

에 재 복 여 시 진 가 사업 지 단

체 채 담 원 계 사업비가 억원 에10

계 지 결 거 지 니 고 체결 다.

지 단체 에 라 지 결 거 지 니 고 계2③

체결 에 시 지 에 보고 여 다.

지 규 에 라 채 담 에 상1 3④

계연도 산에 드시 계상 여 다.

지 규 에 채 담 경우에 당 계연도1 3⑤

다 계연도에 걸쳐 지 여 지 원 다.

개[ 2011.8.4]

가경 산 편 등45 ( ) 지 단체 미 립 산 변경

가 에 가경 산 편 다 다만 다 각( ) . ,追加更正豫算

경비 가경 산 립 에 사용 같 계연도 차,

가경 산에 계상 여 다.

시 도 경우 가 시 경우 가 시도 그 용1. · , · ·

도가 지 고 경비

시도 경우 가 시 경우 가 시도 재2. · , ·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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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 여 복 계 통보 경우 그 경비·

개[ 2011.8.4]

산 립 시 산 집46 ( ) 지 에 득 사 계연도가①

시 지 산 결 지 못 에 지 단체 지「

에 라 산 집 여 다131 .」

에 라 집 산 당 계연도 산 립 그 립 산1②

에 여 집 것 본다.

개[ 2011.8.4]

산 목 사용 지 산 체47 ( ) 지 단체 산에①

목 용도 경비 사용 거 산에 각 책사업 간에

용 없다 다만 산 집 에 여 미리 산 지. ,

결 얻었 에 용 다.

지 단체 직 원에 개 폐· ·②

지 여 계 사 에 직 그 사 변동 었 에 그

산 상 체 다( ) .移替

개[ 2011.8.4]

산 에 과 지 등48 ( ) 지 단체 산 집①

도 개 등 산 거 어 경우에

산 어 에 여 에게 과 지 거 다 사

업에 사용 다.

지 단체 에 과 지 거 다 사업에 사용1②

산 과 심사 원 심사 거쳐 다.

에 과 지 과 다 사업에 사용 에 산 과 심1 , 2③

사 원 운 등에 사 통 다.

개[ 2011.8.4]

산 지 낭비에 주민감시48 2( · · ) 지 단체 산①

집 재 지원 지 단체 리주, ,

체 에 라 리운 말 다 다만 가재( · . , 「 」

에 리주체 다 같다 계 그 거래8 . )

가 지 단체에 가 에

든지 집 에 책 지 단체 리주체에게 지 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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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 고 시 다.

지 단체 산 견 당 지②

단체 리주체에게 그 견 다.

에 라 시 지 단체1 2③

리주체 통 에 라 그 처리결과 에게

고 시 에게 통지 여 다.

지 단체 리주체 시 에 처리결과에1④

라 거 지 에 시 에게 에48

과 지 다.

본 신[ 2011.3.8]

산 용49 ( ) 지 단체 통 에 라 각①

책사업 내 산 에 각 단 사업 목 용 다( ) .轉用

에 라 용 경비 결산 에 시 고 그1 · ,②

어 다.

개[ 2011.8.4]

산 월50 ( ) 산 경비 질상 그 계연도에 그 지 마①

지 못 것 상 어 시 월비 산에 그 취지 게·

미리 지 결 얻 다 계연도에 월 여 사용 다.

산 다 각 어 에 당 경비 사고 월비(事故②

다 계연도에 월 여 사용 다) .移越費

계연도 내에 지 원 고 가 사 계연도 내에 지 지 못1.

경비 지 지 니 그 경비

지 원 여 찰공고 경비 찰공고 후 지 원2.

지 랜 간 걸리 경우 통 경비

공 공공 사업 시 에 실보상비 통 경비3. ·

경상 격 경비 통 경비4.

계 비 계연도별 경비 당 계연도에 지 지 못 그 계③

비 사업 연도 지 차 월 여 사용 다.

지 규 에 라 산 월 에 그 월 과목별1 3④

월 산 것 본다.

개[ 2011.8.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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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결 산4

산 계 결산51 ( ) 결산 산과 같 에 라· ·

다 각 사 여 다, .

1.

가 산.

징 결.

다 납.

라 납결. ( )不納缺損額

마 미 납. ( )未收納額

2.

가 산.

도 월.

다 비비 사용.

라 용 등 감.

마 단 에 과 지. 16 1

산. ( )豫算現額

사 지.

다 계연도 월.

용. ( )不用額

개[ 2011.8.4]

결산상 여 처리52 ( ) 지 단체 계연도마다 결산상 여·

에 다 각 어 에 당 뺀 여( )剩餘金

그 여 생 계연도 다 계연도 지 산에 계없 지 채 원

리 상 에 사용 다.

다 에1.

에 월2. 50

개[ 2011.8.4]

재 계 결산53 ( ) 지 단체 그 지 단체 재 상태 운①

용결과 여 생주 복식 계원리 여

계 에 라 거래 사실과 경 실질 여 계처리

고 재 보고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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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단체 지 에 검사 원에게 결산검134 1② 「 」

사에 에 에 재 보고 에 공 계사 에1 「 」

공 계사 검 견 첨 여 다.

에 재 보고 등에 사 통1 2③

다.

개[ 2011.8.4]

지 결산53 2( · ) 지 단체 여 과 동①

등 게 산 고 산 차별 개 집 었 지 평

가 보고 지 결산 라 다 여 다( " " ) .

② 지 에 결산 에 지결산 가첨 어 다134 1 .「 」

그 에 지 결산 에 체 사 통 다.③

본 신[ 2011.3.8]

장 재 분 공개5

재 운용에 보고 등54 ( ) 지 단체 통 에

라 재 보고 에게 여 다 경우 시. ·

시 도지사 거쳐 에게 여 다· .

개[ 2011.8.4]

재 재 진단 등55 ( ) 통 에①

라 에 재 보고 내용 여 다54 .

에 재 결과 재 건 과 등1②

어지 지 단체에 여 통 에 라 재 진단

실시 여 다.

에 재 진단 결과 당 지 단체에2③

재 건 계 립 고 거 재 건 여 사

지도 다.

에 재 재 진단 결과 공개1 2④

재 재 진단 결과 사 에 여 매 재 진단, ·

실시 후 개월 내에 상 원 에 보고 여 다3 .

개[ 2011.8.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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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단체 지55 2( ) 에55 1 2①

재 재 진단 결과 등 재 험 심각 다고 단

지 단체 재 단체 지 다.

재 단체 지 차 등 통 다.②

본 신[ 2011.3.8]

재 단체 등55 3( ) 재 단체 지 지 단체①

재 단체 라 다 에 재 건 계 립( " " ) 55 3

여 승 다 경우 시 청. ·

시 도지사 경 여 다· .

재 단체 에 재 건 계 에 여 지 결1②

얻어 다.

재 단체 산 편 에 에 재 건 계2③

여 다.

재 단체 재 건 계 상 지④

에게 보고 여 다 경우 시 청 시도지사 경. · ·

여 다.

재 단체 재 건 계 립 상 에 여⑤

사 고 거 지도 다.

재 단체 특별 사 가 없 고 지도에 라5⑥

다.

재 단체 재 건 계 상 매 상 주민에게 공2⑦

개 여 다.

본 신[ 2011.3.8]

재 단체 지 채 등55 4( ) 재 단체 11①

지 에도 고 승 과 지 결14 44

얻 재 건 계 에 지 니 고 지 채 채 보 시차, ,

채 담 없다, .

재 단체 에도 고 승 과 지37②

결 얻 재 건 계 에 지 니 고 통 규

상 재 사업에 산 편 없다· .

본 신[ 2011.3.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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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건 진 지 단체에 여55 5( ) ①

재 단체 재 건 계 립 결과가 진 다고

단 경우에 감 거 그 재 상 여 다.

목 달 여 경우에 계1②

시도지사에게 등 취 도 청 다· .

에 라 청 계 시도지사 특별2 ·③

사 가 없 여 다.

본 신[ 2011.3.8]

지 재 리 원 운56 ( ) 54 , 55①

지 규 에 지 재 리 등에 사55 2 55 5

심 여 지 재 에 가 등 지 재 리

원 운 다· .

에 지 재 리 원 운 등에 사 통1②

다.

개[ 2011.8.4]

지 재 진단 결과에 등57 ( ) 55 1

에 재 결과 건 과 등 우 지 단체 같

에 고 지도사 결과가 우 지 단체에 여 지3 「

에 특별 별도 다9 .」

개[ 2011.8.4]

지 재 에 특별지원 등58 ( ) 게 후 지역 개

각 재 여 특별 재 가 다고 단 지 단체

에 걸쳐 시 가시책사업과 계가 지 단체에

여 재 지원계 립 여 시 다 개. < 2008.2.29>

통 재 보 공59 ( ) 지 단체 계연도마다 계특별·①

계 등 포 그 지 단체 재 운용상 통

보 통 재 보 라 다 에게 여 다( " " ) .

에 통 재 보 에 등1②

지 단체 통 재 업 편람 여 지 단체에 통보 다.

개[ 2011.8.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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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운용상 공시 등60 ( ) 지 단체 계연도마다 상①

다 각 사 주민에게 공시 여 다.

산 집 상1. ·

생주 복식 에 재 보고2.

지 채 시차 등 채 재3. ·

채 리4.

운용5.

공 재산 감 재6.

에 재 건 계7. 55 3

에 통 재 보8. 59

그 에 통 재 운용에 사9.

에 재 운용상 공시 시 등에 여 사 통1 ,②

다.

개[ 2011.8.4]

장 입6

징 납61 ( ) 지 그 과 규 에

에 라 징 거 납 여 다.

개[ 2011.8.4]

징 과 징62 ( ) 지 그 징 지①

단체 공 원에게 여 징 게 다, .

지 단체 그 공 원 징 라 다 지( " " )②

그 징 에 징 원 과 징 사결 후 납·

에게 납 고지 여 다.

개[ 2011.8.4]

납63 ( ) 지 그 납 납공 원( "①

납원 라 다 니 납 없다 다만 지 단체에" ) . ,

고 비특별 계 고 포 다 같다 체신 에 납사 탁( . )

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납원 지 그 직 납 에 지체 없 그 납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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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 지 단체 고에 납 여 다.

개[ 2011.8.4]

징 과 납 리64 ( ) 징 납 직 겸 없다 다.

만 특별 사 가 경우에 통 다, .

개[ 2011.8.4]

지 계연도 과 지 납65 ( ) 납 결 계연도에

산 계연도 에 편 여 다 다만. ,

지 에 납폐쇄 지 지 니 에 각각8

지 당 과목에 납 다.

개[ 2011.8.4]

과 납66 ( ) 과 납 계연도 에 다.①

다만 과 납 계연도 납폐쇄 지 지 니 에 과, ( )過誤納

납 계연도 에 다.

에 라 과 납 여 경우에 통 에1②

라 지 여 다 다만 다 에 과 납 에 지 에. ,

여 특별 규 경우에 그 에 에 다.

개[ 2011.8.4]

장 지 출7

지 원67 ( ) 지 단체 지 원 계 그①

지 원 라 다 지 단체 공 원에게( " " ) ,

여 지 원 게 다.

지 단체 그 공 원 경리 라 다 지( " " )②

원 에 규 에 라 산·

에 여 다 다만 다 에 별도 규 경우에 그러 지 니. ,

다.

개[ 2011.8.4]

시 월비 다 계연도에 걸 지 원68 ( ) 경리 시 월비에

여 산 집 상 득 사 가 에 당 계연도 다 계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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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걸쳐 지 여 지 원 다.

개[ 2011.8.4]

지 차69 ( ) 경리 그 에 산에 여 지 원

에 지 단체 공 원 지 원 라 다 에게 지( " " )

원 계 보내 다.

개[ 2011.8.4]

지70 ( ) 지 원 지 원 에 여 지 에 지

갈 여 그 지 단체 고 에 여 지 여 다( ) .金庫

개[ 2011.8.4]

지71 ( ) 지 원 규 계 그 당, ,

사 그 지 단체에 여 채 가진 에게 지 목 에

지 없다 다만 납원 그 지 단체 고에 여. ,

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개[ 2011.8.4]

상경비 등 지72 ( ) 지 단체 운 에 드 경비①

상경비 상경비라 다 그 질상 납원 지 지( " " )

니 사 에 지 우 가 다고 경우에 상경비 납원

지 도 지 원 여 지 게 다.

지 단체 에 상경비에 여만 특 다고1②

경우에 계연도가 시 에 지 원 상경비 납원에게 그

지 게 다.

지 단체 지 채 원리 지 사 취 게 여③

지 원 여 그 지 단체 고에 지 게 다.

상경비 지 차 등 통 다.④

개[ 2011.8.4]

과 개산73 ( ) 지 원 운 용 료 여비 그 에 통, ( ), ( ),傭船料 旅費

경비 그 질상 개산 지( ) ( )先金給 槪算給

지 니 사 사업에 지 우 가 경우에 개산

지 다.

개[ 2011.8.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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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경비74 ( ) 지 원 동 그 에 특 경리· ·

경비 특 다고 것에 여 통

에 라 사 비 도 경비 지 다( ) .都給經費

개[ 2011.8.4]

지 과 납 리75 ( ) 경리 지 원 납 직 겸·

없다 다만 통 경우에 그러 지 니 다. , .

개[ 2011.8.4]

지 계연도 지76 ( ) 지 계연도에 채 지 지

니 경비 계연도 산에 지 그 지 그 경비가,

계연도 각 책사업 용 과 지 못 다 다만 경비. ,

질상 통 보충 용도에 것 그러 지 니 다.

개[ 2011.8.4]

장 과 가증권8

고77 ( ) 지 단체 에 여① 「 」

과 그 보 에 가 납 보 그 고 업,

취 게 여 고 지 여 다 다만 다 각 어 에. ,

당 통 에 경우에 특별 계

에 여 고 지 다.

업 동 신용사업1. 2 1「 」

산업 동 신용사업2. 2 4「 」

산림 신용사업3. 2 1「 」

새마 고 새마 고4. 2 1「 」

신용 동 신용 동5. 2 1「 」

에 라 고 지 거 지 고 변경 에 그 사실1②

공고 고 시도 경우 에게 시 경우 시도지사에게, · , · ·

시 보고 여 다.

고 지 등에 여 사 통 다.③

개[ 2011.8.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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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각 단[ : 2012.3.9] 77 1 77 1 1

지5

계 용78 ( ) 지 단체 계처리 계 ( )歲計現金

경우 같 계연도에 만 다 계 용 용,

그 계연도 변 여 다 경우 용 에 여( ) .辨濟

지 니 다.

개[ 2011.8.4]

고에 검사79 ( ) 지 단체 고가 취 지 단체

가 납보 에 여 검사 다· .

개[ 2011.8.4]

고 상책80 ( ) 고가 지 단체 여 취 가

납보 에 여 지 단체에 경우 고 상책 에·

여 민 상 용 다.「 」 「 」

개[ 2011.8.4]

공 취81 ( ) 지 단체 공 징 납 보 리, , ,

지 에 사 에 에 라 에게

취 게 없다.

개[ 2011.8.4]

장 시 효9

채 과 채 시82 ( ) 지 목 지 단체①

리 시 에 여 다 에 특별 규 경우 고 5

간 사 지 니 시 가 다.

지 목 지 단체에 리도 과 같다1 .②

개[ 2011.8.4]

시 단과 지83 ( ) 지 목 지 단체①

리에 여 다 에 특별 규 경우 고 민「 」

시 단과 지에 규 용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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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목 지 단체에 리도 과 같다1 .②

개[ 2011.8.4]

납 고지84 ( ) 에 라 지 단체가 납 고지

시 단 다.

개[ 2011.8.4]

장 채권과 채무10

채 채 리 그 사85 ( · ) 지 단체 통①

에 라 그 채 과 채 리 공 원에게 여,

리 게 다.

에 라 공 원 각각 채 리 채 리 라 다1 " " " " .②

채 리 납 직 겸 없 채 리 납 직,③

겸 없다 다만 원 지 게 어 동 그 직 겸 여. ,

득 사 가 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개[ 2011.8.4]

채 보86 ( ) 지 단체 에 지 니 고 채

거 그 지 단체에 리 게 변경 없다.

개[ 2011.8.4]

리 등87 ( ) 채 리에 사 채 생 원 채①

내용에 라 지 단체 에 가 도 처리 여 다.

지 단체 그 에 채 생겼 에 지체 없 채 ,②

채 그 에 든 사실 여 에 고 리, ,

철 여 다.

채 리에 여 용 다1 2 .③

리 상 채 채 채 보 그 에 채 리에· ,④

사 통 다.

개[ 2011.8.4]

채 리계87 2( ) 지 단체 매 다 각 사 포 채

리계 립 여 시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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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도 지 채 차 차 상 실1.

당 계연도 지 채 차 에2.

당 계연도 계연도 상 간에 지 채 계 차 계3. 5

과 그에 지 채 차 상 계

당 계연도 계연도 상 간에 채 감 망과 근거4. 5

리계

그 에 통 사5.

본 신[ 2011.3.8]

장 복 권11

복88 ( ) 지 단체 지 152「 」

에 여 복 복 에 라23 1「 」

복 지 단체별 비 고 승

같 에 복 원 에 통보 여 다13 .

개[ 2011.8.4]

장 회계 계공무원12

납원89 ( ) 납원 지 단체 그 공 원①

공 원 에 다.

납원 규 에 에 라 납보, ·②

여 다.

납원 체경비 납원 납원 상경비 납원, , ,③

납원 납원 등 다.

개[ 2011.8.4]

재 통 지90 ( ) 지 단체 재 사용①

여 별 산 지 통 여 운용 도 여 다.

지 단체 재 지 통 운용 여 통②

에 라 통 지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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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[ 2011.8.4]

계 계공 원91 ( ) 징 경리 재산 리 리 채· · · ·

리 채 리 지 원 납원과 그 리 등 계· · · ( ) ( "分任者

계공 원 라 다 지 단체 에" )

직 지 갈 다.

개[ 2011.8.4]

계 계공 원 리92 ( ) 지 단체 그 공

원 다고 에 계 계공 원 사 리 거 그

어 맡 공 원 거 다.

개[ 2011.8.4]

계 계공 원 특93 ( ) 지 단체 사 상①

경우 가 다 지 단체 공 원 그 동

계 계공 원 다.

에 계 계공 원에 여 용 계에1 ,②

당 사 취 에 규 용 다.

개[ 2011.8.4]

계 계공 원 책94 ( ) 계 계공 원 그 직 고①

과실 그 지 단체에 쳤 에 변상 책 진다.

납원과 그 납사 리 거 어 맡 사람 그 보 에②

어 리거 훼 경우 량 리 주 게 리 지 니

지 못 변상 책 진다.

개[ 2011.8.4]

계 계공 원 재 보95 ( ) 계 계공 원 계 계직원 등 책 에(① 「

목에 당 사람 포 다 재 보 없 그2 2 )」

직 담당 없다.

에 재 보 도 통 다1 .②

개[ 2011.8.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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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보13

비 보고 등96 ( ) 계 계공 원과 지 단체 고 통

에 라 갖 어 고 사 고 지 단체,

에게 사 에 여 보고 여 다.

개[ 2011.8.4]

< 10991 , 2011.8.4>

시1 ( ) 공포 후 개월 경과 시 다 다만6 . , 77 1

각 단 같 지 개 규 월1 5 2012 3 9

시 고 개 규 월 시 다, 29 1 3 2014 1 1 .ㆍ

재원 에 용2 ( ) 개 규 시 후29 3

에 여 과 징 지역 원시 용 다.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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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재 법 시행

[ 2012.2.5] [ 23573 , 2012.1.31, ]

장1

목1 ( ) 지 재 에 사 과 그시 에 사 규「 」

목 다.

2 ( 계연도 ) 계연도 다 각 에 다.

납 가 여 그 납 말 연도 다만 그 납1. . ,

계연도 내에 납 고지 지 니 에 그 납 고지

연도

시 납 고지 것 그 납 고지2.

연도 다만 시 본 에 그 본. ,

연도

시 납 고지 지 니 것 그 연3.

도 다만 지 채 차 담 보 상 그 에. , · · · · · ·

사 그 산 연도

시 계 에 여 납폐쇄 지 것4. 2 3

규 에 고 그 계 연도

3 ( 계연도 ) 계연도 다 각 에 다.

지 채 원리 지 연도1.

든 결 보 상 그 에 사 것 그 결2. · ·

연도

담 보 그 에 사 것 그 산 연도3. · · ·

실비보상 여여비 료 그 에 사 것 그 지 여 사실4. · · ·

생 연도

사용료보 료 료 그 에 사 것 그 지 원 사실5. · ·

간 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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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 비 건 비운 비 그 에 사 것 상 가6. · ·

료 후에 지 것 그 지 연도 다만 납폐쇄. ,

지 상 가 료 것 지 원 연도

내지 어 에 당 지 니 것 그 지7. 1 6

연도

납 리4 ( ) 지 원 매 계연도 경비 산 지 지

납 납원 매 계연도 납 지 지· 「

재 라 다 에 규 납폐쇄 내에 여 다 다만( " " ) 8 . ,」

납원 납 지 단체 고 고 라 다 에 납( " " )

납폐쇄 경과 후 지 다10 .

납사 결5 ( ) 계연도에 납에 사 계연·

도 료 후 월내에 결 여 다3 .

과 체 등에 사 용6 ( · ) 에 과 체 에·

사 비특별 계에 여 지 단체 시도지사" " " ·

시 청 감 과· " " " , " " "

과 본다 개" , " " " " . < 2008.2.29>

지 채7 ( ) 규 에 지 채 다 각11 1

같다.

지 채 지 단체가 에 여 차 지 채 말1. :

에 경우 포 다, .

차 지 단체가 에 여 차 지 채 말2. : , ·

등 차 차 포 다 도 경우 포 다( ) .

지 채 특8 ( ) 규 에 지 채 지7 1①

단체 채 에 갈 여 지 채 다.

지 단체가 에 지 채 거 내에 통 시②

지 채 고 경우에 거래 에 차에 라

험 리계 립 여 시 여 다, .

지 채 상9 ( ) 규 에 여 지 채11 1 4①

경우 다 각 같다.

공용공공용시1.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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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 사업 원리 상 가 사업2.

천재 지변 재 등 없 결 보3. ·

재 복 사업4.

지 채 차5.

그 에 주민 복지 진 등 여 특 다고 사업6.

규 에 여 승 얻어 지 채 도11 3②

과 여지 채 경우 다 각 같다 개. < 2008.2.29>

천재지변 재 등 없 결 보1. ·

재 복 사업2.

그 에 주민 복지 진 등 여 특 다고 경우3.

규 에 경우라도 사업비가 가목1 2 41 1 1③

가목 규 에 미만 에 지 채 없다 다만 청2 . ,

사 비 차 경우에 그러 지 니 다.

지 채 도 산 등10 ( ) 규 에 지 채11 2①

도 당 지 단체 연도 산 에 다100 10

각 사 고 여 다 개. < 2008.2.29>

규 에 여 지 채 다만 지 공 업1. 11 1 . , 「 」

규 에 지역개 여 지 채19

다.

규 에 보 채 담 채 산 등 여2. 13

지 단체가 채 책 지게

규 에 채 담3. 44

그 에 당 지 단체 채 규 채 상 등 재 상4. ,

에 고 경 역 지 운 에 특별1② 「

에 라 경 역 지 단체27 2 1 (」

에 다 원 사업 진 여 경우에 당 지 단체에) 1

에 라 지 채 도 에 지 채 가 도 다.

신< 2007.6.28, 2008.2.29, 2009.7.30>

지 단체 에게 지 채 도 산 등에③

료 다 경우 사실과 다 료 과도 게.

도 거 승 얻지 니 고 도 과 여 지 채 사실,

경우에 지 채 도 거 지 채·

다 개. < 2007.6.28, 2008.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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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채 차11 ( ) 매 월 지 다 연도 지7 15①

단체 지 채 도 통보 여 다 개. < 2008.2.29>

지 단체 지 단체 다 연도에 11 2②

단 규 에 여 승 얻어 지 채· 3 4

고 에 에 라 월 지 다 연8 31

도 지 채 계 에게 여 다 경우 시. ·

지 채 계 특별시 역시 도지사 시도지사 라 다· · ( " · " )

거쳐 여 다 개. < 2008.2.29>

규 에 지 채 계 계2③

과 여 월 지 승 여 결 통보 여 다 개10 31 · . < 2008.

2.29>

지 단체 지 단체 계연도 에 지 채④

도 과 여 지 채 고 에 규 에2 3

고 승 얻어 다 개. < 2008.2.29>

지 채 차12 ( ) 지 단체가 다 연도에 특별 계①

청사 비 등 차 고 경우에,

에 라 월 지 다 연도 지 채 계 에게8 31

여 다 경우 시 지 채 계 시도지사 거. · ·

쳐 여 다 개. < 2008.2.29>

규 에 지 채 계 계1②

지 단체 등과 여 월 지 결과10 31

통보 여 다 개. < 2008.2.29>

시 가 다 연도에 지 공 업 규 에 지· 19 2③ 「 」

역개 등 차 고 경우에

에 라 월 지 다 연도 지 채 계 시도지사에게7 31 ·

여 다 개. < 2008.2.29>

집 에 지 채13 ( ) 규 에 여 지12①

단체가 집 지 채 에 다 각 사

재 지 채 청 여 다.

지 단체1.

지 채2.

지 채 목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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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채4.

지 채 가 가5.

지 채6.

지 채 상 과 지7.

지 채 에 여 에 걸쳐 납 것 에 그 납 과8.

시

지 채 식 식 에 그 뜻9.

지 채 집 탁 사가 에 그 상 주10.

지 채 에 달 지 못 경우에 그 것11.

가 에 그 뜻

개 리 에 그 주 업12. ·

지 채 청13.

지 채 집에 고 지 채 청 에1②

지 채 주 재 고 여 다.

지 채 가 경우에 지 채 청 에③

가 재 여 다.

지 채 집 탁 사 그 탁 지 단체④

여 다1 .

경우 특14 ( ) 규 계 에 여 지 채13

가 에 용 지 니 다 지 채 집.

탁 사가 지 채 경우 그 에

여도 같다.

지 채 그 에 달 지 못 경우 특15 ( ) 지 채

지 채 청 에 재 지 채 에 달 지 못 경우에

도 당 지 채 립 게 것 지 채 청 에 재 에 그

당 지 채 다.

납16 ( ) 지 단체 지 채 집 료 에 지체 없①

에게 각 지 채 에 여 그 납 납 시1

다.

지 채 집 탁 사 그 탁 지 단체 여②

다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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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 ( ) 지 단체 지 채 에 납 료①

에 지체 없 여 다.

지 채 에 다 각 사 재 고 지 단체②

여 다.

지 채1.

2. 내지 에규 사13 1 1 4 · 6 · 7 · 9 · 10 12

지 채 연월3.

매 에 지 채18 ( ) 지 단체가 매 에

여 지 채 에 다 각 사 공고 여 다.

내지 에 규 사1. 13 1 1 4 · 6 · 7 · 9 12

지 채 매 간2.

지 채 매 가3.

지 채 매 탁 사가 에 그 상 주4.

지 채 매 그 에 달 지 못 경우 특19 ( ) 매 간 내에

매 지 채 규 에 여 공고 지 채 에18

달 지 못 경우에도 당 지 채 매 료 것 동 공고에 시

에 그 매 당 지 채 다.

식 식간20 ( · ) 지 채 식 식

경우 고 식 식 식,

식 것 당 지 단체에 다.

지 채 원21 ( ) 지 단체가 지 채 에 지 채①

원 비 여 다· .

식 경우 지 채 원 에 다 각 사 재②

여 다.

지 채1.

내지 에 규 사2. 13 1 2 10 12

각 지 채 납 과 납 연월3.

지 채 연월4.

각 지 채 취득연월5.

원리 지 에 사6.

지 채 경우에 과 주7.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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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 경우 지 채 원 에 내지 에2 1 6③

규 사 에 재 여 다.

지 단체 식 지 채 질 목 었 질④

통지 에 질 경우에 과 주 지 채( )

원 에 재 여 다.

지 채 첨상22 ( ) 지 단체 지 채 첨①

상 고 에 미리 그 상 상 첨 시· · ·

공고 여 다.

지 단체 규 에 첨에 당첨 지 채1②

마다 그 공고 여 다.

결 경우23 ( ) 지 채 상 경우에①

염 훼 등 결 에 그 결 에 상당

상 공 다.

지 언 든지 그 과 여 공 지 청1②

지 단체 그 청 에 여 다, .

지 채 특24 ( ) 에 통 시 지 채 ( "

지 채 라 다 지 채 식과 식간" ) , ,

지 채 에 지 채 첨상 에 결, ,

지 채 상 지 에 지 등에 여 규 에

고 채지 습에 다.

공고25 ( ) 지 채 에 공고 당 지 단체 공보 간신

에 게재 다.

보 채 승 과 리26 ( ) 규 에 여 채 에13 1①

지 단체 보 고 채 채 상 등,

재 채 보 신청 미리 지 단체 에게 여 다.

규 에 여 지 단체가 주채 보 다13 2②

뜻 담 에 지 단체가 담 주채 채 채 가·

사 재 여 다.

체경비27 ( ) 규 에 체경비 다 각16

어 에 당 경우에 경비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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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개. < 2008.2.29>

지 단체가 특별 역 시 공 고 그 공 그1.

비용 징 경우

에 경비 지 경우2.

실험 실습연 비에 어 그 비용 그 에3. · ·

지 경우

체경비 산 과지28 ( ) 지 단체 단16 1

규 에 여 산 과 여 체경비 지 고 에 그

여 다.

보 연29 ( · ) 삭 <2011.9.6>①

각 본 에 그 공 지 라17 1 " "②

규 에 당 지 단체 연 등 든 재 지18

말 다 개. < 2011.9.6>

에 지 단체가 사업 여 다고17 1 4 "③

경우 라 당 지 단체 에 사 과"

여 그 지 단체가 사업 보 지 지 니 그 사업

없 경우 말 다.

삭 <2011.9.6>④

규 에 지 단체 보 그 공 지17 1⑤

에 신청 결 사용 등에 여 사 당 지 단,

체 다.

목개[ 2011.9.6]

공30 ( ) 에 지 단체 원17 2 2 "

공 라 각 지 단체가 연 재원 여 재"

당 공 건 복 공공청사 비 그 공 재산 리 지·

단체 진 등 사업 진 여 가

립 말 다 개. < 2008.2.29, 2011.9.6>

보 사업 사후평가30 2( ) 지 단체 에 라 보17 3①

사업에 여 매 사후평가 실시 여 다.

에 사후평가에 당 사업 과 보 사업 지 등에1 ,②

평가가 포 어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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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단체 산 편 에 특별 사 가 없 에1③

평가 결과 여 다.

본 신[ 2011.9.6]

보 사업 상 검 등30 3( ) 보 사업 에 라 보( 17 1①

보 사업 말 다 같다 지 단체. )

에 라 보 사업 상 당 지 단체 에게 보고

여 다.

지 단체 보 사업 상 여 경우②

사 다.

지 단체 보 사업 가 보 결 내용 에,③

지 단체 처 에 라 보 사업 지 니 다고

에 그 보 사업 에게 보 사업 에 다.

본 신[ 2011.9.6]

보 사업 실 보고 산30 4( ) 보 사업 보 사업 료①

보 사업 단 계연도가 났 에 보 사업 실,

보 사업실 보고 여 당 지 단체 에게 여 다.

지 단체 에 라 보 사업 보 사업실 보고1②

그 보 사업 실 보 결 내용 에 지,

단체 처 에 것 지 심사 여 다 경우 다고.

사 여 다.

지 단체 에 심사 결과 보 사업 실 심사2 2③

에 다고 에 여 보 여 그 보

사업 에게 통지 여 미 보 그 과 경,

우에 그 과 도 여 다.

본 신[ 2011.9.6]

별 등31 ( ) 규 에19①

여 별 별 각각,

원 포 내 원 다 개1 10 . < 2008.2.29>

지 재 운용에 에 여 에 지②

재 책 지 재 책,

원 포 내 원 다 개1 20 . < 2008.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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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 에 별 규 에 지 재 책1 2③

에 지 재 건 여 심 에 다.

규 에 별 지 재 책1 2④

운 에 사 다 개· . < 2008.2.29>

장 경 부담2

경비지32 ( ) 지 단체 경비 지 에 어 당 지 단체

에 사 처리에 여 지 여 고 에 근거 없 가,

다 지 단체 사 사 처리 여 경비 지

없다.

지 단체가 담 경비 목 등33 ( ) 규 에 여22 1①

특별시 역시 도 시도 라 다 시 가 각각 담 여 경· ( " · " ) · ·

비 가 재 달 가 담 여(

다 목과 담비 사업 격 사업 과가 미 당 사업) ,

에 지 단체간 계 참 여 다 다만 다. ,

에 달리 여진 경우에 그러 지 니 다 개. < 2008.2.29>

시도지사 규 에 여 담비· 1 ( "②

담 라 다 에 고 시 재 편상 다고 에" ) · ·

담 에 가 담 다 개. < 2008.2.29>

보 신청34 ( ) 지 단체 규 에 여 고보24

산계상신청내용 에게 보고 에 보 산「

리에 규 에 여 재8 11」

에게 료 견 포 여 보고 여 다 개. < 2008.2.29,

2008.12.31>

지 재 담심 원35 ( ) 에 통27 2 2 1 "①

계 란 같 에 지 재 담심 원" 1

지 재 담심 원 라 다 상 건과( " " )

원 시마다 미리 지 말 다.

에 통 사람 란 공 원 공27 2 2 3 " " (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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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다 닌 사람 사람 말 다) .

원 다27 2 2 2 3 2 .③

개[ 2012.1.31]

지 재 담심 원 운35 2( ) 원 지 재 담심 원①

집 고 그 다, .

원 득 사 직 없 에 원 미리 지②

원 그 직 다.

지 재 담심 원 재 원 과 열고 원,③

과 찬 결 다.

각 사 과 여 지 단체27 2 1④

견 경우 다고 지 재 담심 원 심 에

다.

원 심 에 경우에 계 에 료 견 등⑤

청 거 계 공 원 민간 가 시 견 들 다.

⑥ 지 재 담심 원 에 결 사 에 각

지 단체에 시 통보 여 도 여 다.

에 규 사 에 지 재 담심 원 운 에 사·⑦

다.

본 신[ 2012.1.31]

지 감35 3( ) 에 라28 2 1①

당 연도 지 징 결산 과 지 비과 감 에 지 비·

과 감 차지 비 에 지 비과 감 라 다· ( " · " )

다 각 연도별 에 비 가 도 여 다 경우 비.

계산 천 미만 없 것 다1 1 .

지1. 2015 : 100 15

지 비과 감 에 천 비2. 2016 : 2015 · 1 5

3. 과 지 비과 감 평균에 천 비2017 : 2015 2016 · 1 5

후 당 연도 직 간 지 비과 감 평균에 천4. 2018 : 3 · 1 5

비

각 지 비과 감 계산 다 각 지1 ·②

비과 감 에 포 지 니 다· .

지 특 에 취득 감 감 결산1. 40 2 (2010 3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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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 억원 과 다4 775 )

2. 지 특 에 업 동 사업 개편지원57 3「 」

감 등 가 책 지원 가 여 시 생 비과 감·

본 신[ 2012.1.31]

재 보36 ( ) 규 에 재 보29①

시 운 에 재원 보 보 재 보· ( " "

라 다 과 시 지역개 사업 등 시책 진 지원 보 시) · ( "

책 진보 라 다 지 규 에 보통" ) 6 1「 」

가 지 니 시 에 여 그 재 결 보 여 지·

보 특별재 보 라 다 다( " " ) .

재 보 재원 재 보 에 당100 90②

고 시책 진보 재원 재 보 에 당, 100 10

특별재 보 재원 재 보 경 도, ,

경우에 재 보 에 당 고 역시 경100 25 ,

도 도 경우에 에 시도 가·

비 에 당 다 개. < 2008.2.29>

재 보 에 어 재 보 에 규 에2③

여 산 특별재 보 공 에 당 당100 50

시 에 라 고 에 당 당 시· , 100 40 ·

역시 도 징 실 에 라 에 당 재 지· , 100 10

지 에 라산 매 도 재 재(「 」

값 말 다 가 미만 시 상 에 당 시 재 지 뺀) 1 · 1 ·

값 고 특별재 보 당 시 재 결 에 비 여, ·

가 만 미만 시 재 결 트 우 여, 20 · 70

다 개. < 2006.11.23>

재 보 시책 진보 특별재 보 체 산· ·④

시 등에 여 시도 다· .

시 담경비 산37 ( · · ) 시 도 규 에· 30 1

여 시 목 그 건 사업에 어 시 가 담 경비 집· ·

후 에 당 시 에 산 여 다· · · .

담 에 견 시38 ( ) 지 단체 규 에33①

여 당 지 단체에 용 담 에 여 가 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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료 갖 어 에게 견 시 다 경우 시 에. · ·

어 시 도지사 견 첨 여 다 개· . < 2008.2.29>

규 에 여 시 견에 여 당 지1②

단체 다 지 단체 재 사 등 검 여 가 다고

에 담 여 다 개. < 2008.2.29>

장 산3

지 재 계 립39 ( ) 33 3

규 에 여 지 재 계 립 에 어 재 지원 등 가 경

우에 계 과 후 도 월 지 재 에5 31

게 청 여 다 개. < 2008.2.29, 2008.12.31>

산 처리 경비40 ( ) 에34 3 "①

통 사 라 다 각 어 에 당 사 말 다" .

공공시 실 담1.

계 보 찰보 차 보 보 보2. · ·

다 에3.

사 리상 에 여 지 단체가 시 보 경비4.

각 경비 리 다 에1 · ,②

달리 고 경우 고 직 사용 여 니 다.

지 산 내용 에 지40 2( ) 36 2①

산 지 산 라 다 에 다 각 내용 포[ " "( ) ]性認知 豫算書

어 다.

지 산 개 규1.

지 산 평등 과 과목 별2. ,

그 에 사3.

지 산 여 가 과 여②

식 등에 라 다.

본 신[ 2011.9.6]

재 사업에 심사41 ( · ) 지 단체 다 각 어①

에 당 사업에 여 규 에 심사· 37 ( 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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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 라 다 여 다 다만 재 복 등 원상복 목 사업과" ) . ,

사업 그러 지 니 다 개. < 2008.2.29, 2009.11.2,

2010.12.20, 2011.9.6>

시 도 다 각 목 어 에 당 사업1. · :

가 사업비 억원 상 신규 사업. 40 ·

사업비 억원 상 신규 사업 차 도 사업. 10 ·

사업과 다 시도 공동 사업· ·

다 사업비 억원 상 신규 사업 공연 등 사 사업과. 5 · ·

보 사업( )弘報館

시 다 각 목 어 에 당 사업2. · :

가 사업비 억원 상 신규 사업. 20 ·

사업비 억원 상 신규 사업 차 도 사업. 5 ·

사업과 다 시 공동 사업· ·

다 사업비 억원 상 신규 사업 공연 등 사 사업과. 3 · ·

보 사업

지 단체 신규 사업 그 사업비가 억원· 500②

경우에 규 에 여 심사 에 지 재 등1

에 타당 사 뢰 여 다 경우 건 비 사업비 지. (

매 비 계용역비 등 각 경비 것 말 다 가 억원 상) 100

청사시민 민 등 공용 공공용건 건 사업 경우에· ·

여 고시 에 타당 사 뢰 여 다 개. <

2009.5.21>

지 단체 에도 고 가재 에 비타2 38③ 「 」

당 사 거 신규 사업에 에 타당 사 생략· 2

다 신. < 2010.12.20>

시도지사 지 단체 심사 상 여·④

등 여 규 상 사, ·

업에 여 지 단체 뢰에 여 시도지사·

가 심사 고 그 견 시 다 개. < 2008.2.29>

지 단체 에 타당 사 비타당 사2 3⑤

사업에 여 규 에 여 심사 뢰 고 에· 4

에 라 실시 타당 사 비타당 사 결과2 3

여 지 니 경우 그 시 께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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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< 2010.12.20>

심사 그 에 심사에 여 사⑥

다 개. < 2008.2.29>

산 편42 ( ) 지 단체 산 에 다 규 없 38

규 에 지 단체 산편 산 과목2 41

에 라 편 여 다.

43 삭 <2008.10.20>

지 심사 원44 ( ) 에 심사41 1 · 2 4①

에 여 지 단체 에 여각 지 단체별 지

단체 에 심사 원 다 다만 심사 원 담당. ,

에 다 원 가 고 그 원 원 지 재 심사에

식 갖 경우에 지 단체 에 라 그 원

가 심사 원 신 다 개. < 2009.5.21, 2010.12.20>

심사 원 내 원 그 운 등에 여15 ,②

사 당 지 단체 다.

산 첨45 ( ) 지 에 산 에 다 각 첨

여 다 다만 산 가경 산 경우에 그 첨. ,

생략 다 개. < 2007.12.31, 2011.9.6>

규 에 지 단체 산편1. 38 2

산 사업2. ·

채 담3.

시 월비4.

도 결산 계 계 도 결산 계5. ·

계

지 채 차 에 도말에 어 상 실 도6. ,

말 당 연도말에 어 재 연차별 상 계 에,

공 재산 도말에 어 재 과 도말 당 연도말에 어7.

재 에

채 담 다 연도 후에 걸 것에 어 도말 지 지8.

지 과 당 연도 후 지 에

계 비에 도 지 지 지 당 연도 후 지9.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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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체 계 그 진 상 에,

직 별 원 도 원과 비10.

지 재 계11.

지 특 에 지 지 보고12. 5 1「 」

그 에 산 내용 에13.

지 산 편 과 에 주민참여 차46 ( ) 규 에 지39①

산 편 과 에 주민 참여 다 각 같다.

주 사업에 공청 간담1.

주 사업에 사2.

사업공3.

그 에 주민 견 에 다고 여4.

지 단체 규 에 여 주민 견 검 고 그 결1②

과 산편 시 다.

그 에 주민참여 산 주민 견 에 차운 등 체· ·③

사 지 단체 다.

산 과목47 ( ) 산 과목 원천 감 여 지 ·①

지 재 보 보 지 채 등· · · · ·

다.

산 과목 그 감 여 공공 공공질, , ,②

경보 사 복지 보건 림 산 등 다 개, , , , . <

2007.12.31>

산 산 과목 에 사 다.③

개< 2008.2.29>

비비 사용48 ( ) 업 진비보 재 책 보· (

다 에 여 규 에 비비 계상 없다) 43 .

채 담49 ( ) 규 에 채 담 사44

마다 그 고 그 연도 채 담 채, ,

상 연도 상 시 여 다.

지 건50 ( ) 에 산 경우48 1 " "①

지 라 다 라 통 여 원감 산 집( " " ) ,

도 개 등 업 과 그 상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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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비 게 사용 여 산 게 경우 말 다.

에 경우 라 다 라 특별48 1 " " ( " " )②

통 여 새 운 원 도개 등 경우

말 다.

산 과 지51 ( ) 규 에 지 에48 1①

산 과 다 각 에 지 에 여 에게 지 당, 1

천만원 과 없다2 .

원감 에 여 건비 경우에 감 원 건비1. 1

경상 경비 경우에 경비 트2. 50

주 사업비 경우에 경비 트 다만 건당 억원3. 10 . , 1

과 없다.

지 내용 사사업 다 보 보 에·②

용 지 과가 다고 규 에 산 과 심54

사 원 가 경우에 규 에 여 산 산 과1 30

트 에 가산 여 지 다 경우 당 지 천 만원. 1 2 6

과 없고 경우에 건당 억 천만원 과 없다, 1 3 1 3 .

에 산 과 에 여 에게 10③

트 에 지 당 천만원 과 없다, 1 2 .

지 단체 원감 에 여 건비 경우에 1 1④

에 산 과 에 감 원 건비에 당1

당 보 보 보 등· ( " "

라 다 원 사업 산에 다 개) . < 2008.2.29>

사후 산 등52 ( ) 지 단체 지 산 과 지①

경우에 지 생 계연도 다 계연도 산 다 다

계연도 산편 시에 당 경비에 감 등 여 다.

원감 에 건비 산 과 지 경우에 당 보②

등 감 직 원과 사 업 직 신 원

원 없다.

경상 경비 주 사업비 산 과 지 경우에 당 보③

등 산 사업과 사 사업 사업비 산

없다.

산 과 지 운용규53 ( · ) 에 규 것 에 산 과 지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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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용에 여 사 다 개. < 2008.2.29>

산 과 심사 원54 ( ) 규 에 산 과48 2①

지 심사 등 여 각 지 단체별 지 단체 에 산

과 심사 원 다.

규 에 산 과 심사 원 원 과 원 포1 1 1②

여 내 원 원 당 지 단체 단체10 ,

고 원 산담당 실 담당 원 당 지 단, · ,

체 공 원과 산 계 지 에 지식 에 당

지 단체 다.

산 과 심사 원 운 등에 여 사③

다 개. < 2008.2.29>

산 지 낭비에 주민감시54 2( · · ) 지 단체①

에 산 지 에 시 산48 2 1 2 · ,

등 처리 여 산낭비신고·

운 여 다· .

지 단체 에 시48 2 1 2②

건 충 지 못 다고 단 경우에 간 여 료 보

다.

에 통지 시 내48 2 3 30③

에 보 간 다 에 여 다 다만 간 내 처리가 곤란 다( 2 ) . ,

고 단 경우에 그 사 처리 간 등 시 에게

통지 여 다.

지 단체 에 시48 2 1 2④

동 없 다 사람에게 그 신 거 시 여 다.

지 단체 에 산 감 등1⑤

에게 에 산 과 지 다48 .

본 신[ 2011.9.6]

산 용55 ( ) 규 에 여 다 각 비용49 1①

산 각 책사업 내에 각 단 사업 목 다 비목에 용

다 개. < 2007.12.13, 2011.9.6>

건비 지 단체 원 등에 규 에 건1. (「 」

비 포 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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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비 비2.

상 다만 원 과 상 용 다3. . , .

계연도 경과 후에 산 용 없 업 진비에 충당 여,②

다 비목에 용 없다.

산 계56 ( ) 산 립 지 단체 계 비채· · ·①

담 시 월비 포 산 계 고 에 여 지,

사 보 에 산 월별· ·

별 여 다.

산 계 산월별징 계 산월별지 계1②

근거 여 다.

비비 지 결 에 산 여 다.③

계연도 개시 산57 ( ) 지 단체 산 립 경우에 다 각

사 에 여 계연도개시 라도 다 개. < 2007.12.31>

통 통신 편 지 에 지 경비1.

여비2.

에 지 경비3.

운 에 경비4.

지 단체 에 식 매 경비5.

업 진비6.

지역경 책상 집 공공사업비7.

재 복 사업에 경비8.

산 월58 ( ) 에 통 경비 라50 2 2 " "①

다 각 경비 말 다 개. < 2007.12.31>

지 단체 당사 계 에 시 에 찰1. 14「 」

참가 격 사 심사 집 공사에 경비

지 단체 당사 계 에 시2. 43 44「 」

규 에 여 상에 계 체결 집 경비

지 단체 당사 계 에 시 규3. 96 1「 」

에 여 공고 공사에 경비

재 복 사업에 경비4.

에 통 경비 라 다 각 경비50 2 3 " "②

말 다.



936❚ 타 법.Ⅲ

보상 상 지 건 등 사 감 평가가 료 어 보상 차에 착1. ·

거 보상 차가 진 경비

공사 료 후 어업 에 보상비 등 간 보상비 보상에2.

감 평가 용역계 체결 었거 감 평가가 진 경비

재 복 사업 보상에 경비3.

에 통 경비 라 각 시50 2 4 " "③

지 운 에 경비 지 단체 경비 말 다· .

경우 월 도 당 경비에 산 다100 5 .

장 결 산4

결산 등59 ( · ) 지 단체 계연도마다 51①

규 에 여 결산 에 지 규· 125 1「 」

에 검사 원 검사 견 첨 여 다 계연도 월말 지 지6

에 여 다.

지 에 결산 에 결산보고 계 비결산보· · ,②

고 지 단체 채 채 에 보고 규 에 재, · , 53 1

보고 첨 여 다.

규 에 계 비결산보고 그 계 비 연 후 지2③

연도 결산보고 께 여 다· .

지 단체 결산 에 여 그 다.④

개< 2008.2.29>

결산상 여 처리60 ( ) 지 단체 매 계연도 결산상 여

경우에 각 과 지 채 차 상 당52

공 후 다 연도 에 가 에 여 그 여,

재산 에 편 다.

계 여 결산61 ( ) 지 단체 매 계연도 결산상

여 에 도 납 채 과 각52

지 채 차 상 재원에 충당 후에 생 여 에 여

규 에 고 계연도가 개시 후 편상 득 경우에60

여 도 결산 라도 당 연도 에 다·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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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단체 계62 ( ) 규 에 지 단체53 1①

계 에 계처리 재 보고 공 보 도 다 각 내용

포 어 다.

산 채 산 식1. · ·

과 비용 식2.

산과 채 평가3.

재 보고4.

재 식5.

그 에 계처리 재 보고 여 사6.

재 보고 에 결산 평 재 주 포 다 보충1 4 , ( )②

보 포 여 다.

공 계사 검 견63 ( ) 규 에 공 계사 검53 2①

견에 검 상과 재 보고 여 등 포 어 다, .

그 에 검 견 에 사 다 개. <②

2008.2.29>

지 결산 내용63 2( ) 에 지 결산53 2①

지 결산 라 다 에 다 각 내용 포 어 다( " " ) .

지 결산 개1.

지 산 집 실2.

평등 과 평가3.

그 에 사4.

지 결산 여 가 과 여②

식 등에 라 다.

본 신[ 2011.9.6]

장 재 분 공개5

재 운용에 보고64 ( ) 규 에 여 지 단체54①

보고 여 재 보고 다 각 같다 개. < 2011.9.6>

지 산보고1. 133 2「 」

지 결산승 보고2. 134 2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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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채 보고3. 11

보 채 담 보고4. 13

보고5. 18

지 비 담보고6. 21 23

지 재 계 보고7. 33

규 에 재 사업계 에 심사결과보고8. 37 ·

채 담 보고9. 44

재 보고10. 53

규 에 채 리 보고11. 85

지 단체 리 본 규 에 운용계12. 8「 」

결산보고

그 에 지 재 에 책 립 그 운용 여 다고13.

사 에 보고

재 보고 식보고 그 에 보고에 사·②

에 다 개. < 2008.2.29>

재 재 진단 등65 ( ) 규 에 재55①

재 진단 재 진단 라 다 매 실시 여 재( " · " ) ,

진단 차 에 여 사 다 개· . <

2008.2.29>

재 보고 내용 결과 당 지 단체가 다②

각 에 당 경우 재 진단 실시 여 다 개. < 2008.2.29, 2011.9.6>

산 채 비 산 비 과 거1.

채 과다 경우

결산상 실 산 보다 감 거 다 연도 당 어2.

충당 사용 경우·

건비 등 경상비 격 산비 재 운용 건 어지3.

경우

그 에 재 보고 결과 재 건 등4. ·

게 어 재 진단 다고 경우

재 진단 객 과 보 여·③

에 탁 여 실시 다 개. < 2008.2.29>

규 에 재 진단 결과 다고 경2④

우에 당 지 단체 여 직개편 채 상 신규사업,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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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내용 지 재 건 계 립 것 고·

다 개. < 2008.2.29>

지 재 건 계 결과 평가 여 그 결과가 미⑤

다고 단 경우에 공개 거 재 건 여 사

지도 다 개. < 2008.2.29>

재 단체 지 차 등65 2( ) 55①

에 라 다 각 어 에 당 지 단체 재 험2

심각 다고 단 지 단체 재 단체 지 다.

통 재 지 비 과 경우1. 100 30

에 지 채 과 에 보 채 담 지2. 11 13

단체가 채 책 지게 에 채 담44

계 당 연도 산 과 경우100 40

당 연도 과거 과 미래 간 지 비 채 상 평균 같3. 4 4

간 재원 지 지 지( , , , ,

재 보 계 말 다 평균 과 경우) 100 17 .

경우 미래 간 재원 직 연도 재원 규 에 과거4 4

간 재원 평균 가 용 여 산 다.

별 지 징 과 납 실 징 말 다4. ( )

값 경우

당 연도 별 고 근 당 별 평균 고5. 3

미만 경우100 10

지 공 업 에 라 립 지 공사 채가 산 과6. 49 6「 」

경우

재 단체 지 경우에 에 지56②

재 리 원 심 거쳐 다.

에 라 지 재 단체 지 사 가 경우1③

에 에 지 재 리 원 심 거쳐 그 지56

다.

재 단체 지 경우④

사 등 다, .

본 신[ 2011.9.6]

재 건 계 시 등65 3( ) 에 라 재55 2 1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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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 지 지 단체 재 단체 라 다 재( " " )

단체 지 내에 에 재 건 계60 55 3 1 (

재 건 계 라 다 립 여 에게 여 다" " ) .

재 단체 에 라 승55 3 1②

재 건 계 지체 없 지 에 고 결 청 여 다.

재 단체 재 건 계 변경 경우에③

승 거쳐 지 결 다.

본 신[ 2011.9.6]

재 사업 산편65 4( · ) 에 통55 4 2 "

규 상 재 사업 란 다 각 에 재· " ·

사업 말 다.

시 도 경우 사업비 억원 상 신규 사업1. · : 40 ·

시 경우 사업비 억원 상 신규 사업2. · : 20 ·

본 신[ 2011.9.6]

지 재 리 원 운 등66 ( ) 에 지 재56①

리 원 지 재 리 원 라 다 원 포( " " ) 1 15

내 원 다 개. < 2011.9.6>

원 차 고 원 다 각 사람 에2 ,②

거 다 신. < 2011.9.6>

재 리실 등 계 고 공 원단에1. ,

공 원

지 재 계공 업 등에 여 식과 경험 사람2. · · ·

원 만 연 다 다만 원 사2 , . ,③

등 여 새 원 원 간 다.

개< 2011.9.6>

원 재 원 과 개 고 원 과 찬,④

결 다 개. < 2011.9.6>

지 재 리 원 다 각 사 심 다 개. < 2011.9.6>⑤

에 재 재 진단에 사1. 55

에 재 단체 지 에 사2. 55 2

에 재 단체 지 에 사3. 65 2 3

에 재 단체 재 건 계 승 에 사4. 55 3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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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재 건 계 립 결과가 진 지5. 55 5

단체에 여에 사

그 에 지 재 건 고 여 다6.

고 여 심 청 사

그 에 원 운 등에 여 사·⑥

다 개. < 2008.2.29, 2011.9.6>

목개[ 2011.9.6]

통 재 보 공67 ( ) 규 에 여 지59

단체 통 재 보 여 매 상 공· 1

다 개. < 2008.2.29>

재 운용상 공시68 ( ) 지 단체 규 에60①

여 재 운용상 공시 경우 재 운용상 에 공시 공통공( "

시 라 다 당 지 단체 특 재 운용상 에 공시 특 공" ) ( "

시 라 다 여 공시 여 다" ) .

공통공시 여 사 다 각 같다 개. < 2008.2.29, 2011.9.6>②

지 사1. 60 1 1 8

지 재 진단 결과2. ·

감사원 등 감사 감사 결과3.

그 에 재 운용상 주민에게 공시 가 다고 여4.

사

특 공시 여 사 규 에 지 재 공시심 원 가70③

다.

규 에 공시 당 지 단체 지 당 지1④

역 포지역 간지 등 통 여 여 다.

그 에 공시 식 등 사 다.⑤

개< 2008.2.29>

재 운용상 공시시69 ( ) 지 단체 규 에60 2①

공시 매 월에 여 다8 .

지 단체 결 여 실 산 운용 경우 다②

연도 당 어 충당사용 경우 등 새 운 생시 시 재 운용상·

공시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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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재 공시심 원 등70 ( ) 지 단체 60 2①

규 에 여 재 운용상 공시에 사 심 여 지 재 공

시심 원 에 공시심 원 라 다 여 다( " " ) .

공시심 원 원 포 여 계 가 등 심 내15②

원 다.

공시심 원 운 등에 사 지 단체 다· .③

재 운용상 보고71 ( ) 지 단체 재 운용상 공시 후 10

내에 에게 보고 여 다 경우 시 청. · ·

시 도지사 거쳐 보고 여 다 개· . < 2008.2.29>

공시에 등72 ( ) 규 에 여71①

재 운용상 공시결과 평가 여 지도 거 재 에·

다 개. < 2008.2.29>

규 에 평가결과 그 내용 미 여1 ·②

경우에 당지 단체에 다시 공시 도 고 고 공시 결과가,

미 거 공시 지 니 경우에 직 공시 다 개. <

2008.2.29>

장 입6

사결73 ( ) 징 규 에 여 지 그62 2①

징 결 고 에 당 에 여 연

도 과목 착 여 에 여 사 여 다.

징 납원 납 고지 에 지 니 고 것에②

여 그 보고 에 여 징 결 여 다.

규 에 여 징 징 결 에 당 납2③

원에게 징 결 통지 여 다.

납 고지74 ( ) 규 에 납 고지 납 에62 2

여 과목 납 간 재 여 다 다만, · . ,

납원에게 시 납 시키 경우에 말 다.

납원 납75 ( ) 납원 규 에 여 지63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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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납 에 납 에게 고 징 에게,

납보고 여 다.

납 납76 ( ) 규 에 납 납 고 재63 2

지에 납 경우에 그 다 지 그 경우에 내에 여 다, 5 .

고에 납77 ( ) 고에 납 거 납 에

납 에게 고 징 에게 보고 여 다, .

가 에78 ( ) 지 그 납 경우에①

에 갈 여 가 납 다.

경우에 에 갈 가 납 차 그1 ·②

사 당 지 단체 규 다.

지에79 ( ) 지 당 지①

단체 규 것에 여 지 다.

경우에 지 시 고 징 결 납1 ( )消印②

차 취 지 니 다.

징 과 납 겸 경우80 ( ) 직 원 3

내 에 단 규 에 여 징 납 직64

겸 게 다.

과목 지 납81 ( ) 단 규 에 여 지65

납 에 어 그 지 과실 여 못 지

경우에 당 과목에 납 지 니 고 변상 과목에 납 여 다.

지 납 차82 ( ) 지 원 단 규 에 여 지65

납 고 에 납 여 그 납 게 여 다.

고 지 납통지83 ( ) 고 규 에 여 지82

납 에 에 재 고 그 납내용 지 원에게 통지 여 다.

징 보고84 ( · ) 징 매월 징 보고 고 에,

참고 첨 여 다 달 지 당 지 단체 에게 여15

다.

과 납84 2( ) 본 에 다 각66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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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다 지 간에 본 시「 」

에 용 여 계산 다30 2 .

착 납 납 그 에 신청 등 납 가 못 었1. ,

어 경우 과 납 납 다만 그 납 상 여: . , 2

납 것 에 그 마지막 납 과 납 마지막에 납,

과 경우에 그 지 납 여 계산

각 납 다.

게 납 후 계 개 어 경우 당 시2. :

게 납 후 납 감 어 경우 그 감 결3. :

게 납 후 사업계 등 변경 납 에게 책 사 허4. ,

가 등 취 그 에 에 사 여 경우 당:

처 결

본 신[ 2011.9.6]

장 지 출7

산 재85 ( ) 지 단체 규 에 여 지 원67①

에 사 공 원 그 사 재 경우

산 에 재 경리 별 산재 계 고

에 라 산 재 여 다.

지 단체 산집 상 다고 에 규 에1②

여 산재 계 변경 다.

규 에 여 지 원 재 경리 지 원1③

에 재 산 과 여 니 다.

86 ( ) 지 단체 산 립 규 에 산56

계 에 라 월별 별 계 립 여 지 원

별 지 도 통보 여 다 다만 산 집 상 가. ,

거 운용상 가 다고 단 경우에 시 다.

지87 ( ) 지 원 규 에 지70

에 그 경비 지 산 과 지 도 과

없 지 여 연도 과목에 틀림 없 지 여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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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
지 에 지88 ( ) 규 에 지 에 지70①

당 계연도 납 폐쇄 지 여 다.

지 원 규 에 지 경과 지 지 상1②

청 에 그 상 여 결 여 상 에 여 다.

지 재사89 ( ) 지 에 채 그 리 (①

경우에 직 지 과목연도) · · · ·

재 여 다.

지 단체 계 상 간에 지 체 고 에 지1②

에 체 라고 시 여 지 여 다" " .

지 보처리 에 지 처리89 2( ) 지 원 납원 67①

지 규 에 라 지 경우 지76

보처리 그 업 다 개. < 2008.2.29>

본 신[ 2007.12.31]

지90 ( ) 지 통상지 지 집 지·①

다3 .

통상지 고에 직 채 에게 지 에 다.②

지 채 주 에 지 에 다.③

집 지 지 과목 동 것 채 에게 지 에④

다.

지90 2( ) 지 원 에 라 지 여 지70①

에 여비 등 지 가 경우 경우가

니 에 당지 단체 고 여 채 에77 103

라 지 단체 지 사 탁 여 처리 채 등 라 다( " " )

계 체 여 지 게 여 다 개. < 2008.2.29>

에 라 지 원 고 여 채 등 계 체 도1②

에 지 고에 여 다 경우 지 단체 고.

여 지 게 다.

본 신[ 2007.12.31]

상경비 등91 ( ) 규 에 여 상경비 납원에72 1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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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 경비 다 각 같다 개. < 2009.1.13>

여비1.

운 비2.

지 원 없 경비3.

가 지 니 사 경비4.

각 가 시 공사 림에 경비5. ·

다 에게 직 지 경비6.

에 지 경비7.

운 에 경비8.

지 채 차 원리 지9.

당 지 단체 역 에 지 경비 다만 도 경우에 도10. . ,

청 재지 역 에 운 경비 포 다.

공 원에게 지 여상여 그 직 보 당 당11. · · · ·

복리후생비

각 당사 업 진비12. ·

각 에 식 매 경비 공사시험검사에 재료13. · ·

비

규 에 여 가 다 지 단체 공 원 계14. 93

계공 원 경우 당 공 원에게 경비

민간 경비 보상 용역비 비15. , ,

각 경비 다 각 에 과 여 없1②

다 다만 경비. , 1 2 · 3 · 7 · 9 · 11 · 12 · 14 15

지 니 다 개. < 2009.1.13>

경우 각각 천만원1. 1 1 · 4 · 6 · 8 · 10 13 1

경우 천만원 다만 월 지2. 1 5 2 . , 2009 10 31

지 니 다.

통 규 에 여[ 21260 (2009.1.13) 2 1 15

월 지2009 10 31 ]

92 ( ) 규 에 다91

각 같다.

상경비에 여 매 월 내 여 여 다1. 1 .

다만 가 지 니 사 경비 에 지 경비 사,

에 라 월 내 다3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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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비용에 여 여 사 에 지 없 여2.

여 다.

계연도 개시93 ( ) 규 에 여 계연도 개72 2

시 에 상경비 납원에게 경비 각 에 열거57

것에 다.

상경비에 지 원94 ( ) 상경비 납원 지 원

그 목별 에 지 원 지 원 라( " "

다 다 다만 지 단체 비특별 계 그 에 특) . ,

다고 경우에 상경비 납원 여 그 상경비 지 에

당 지 단체 지 경리 지 원 거 도

다.

시 상경비 납원95 ( ) 상경비 납 여 경우에 시①

상경비 납원 다.

시 상경비 납원에 여 규 용 지 니 다94 100 .②

96 ( ) 규 에 여 지 경비73①

다 각 같다.

지 가 차료 용 료1.

운 사2.

공 포 다 같다 에 여 지 경비 가3. ( . )

지 단체 업 에 여 지 경비

담 보4. ·

지 단체가 매 거 용 지 그 지 에 건5. ·

보상 료

시험연 사 에 여 지 경비6. ·

보 그 간 가7.

에 직 계도 본 실험용 재료 가8. · ·

에 연 사에 사 에 여 지 경비9.

통 편 곳에 근 승 원에게 지 여10.

원 사업 내에 에게 공사 게11.

에 경비

지 에 거 가 에게 지 여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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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천만원 상 공사 천만원 상 용역 경우 지13. 3 · 1 「

단체 당사 계 에 시 마목 규25 7」

에 여 그 지역 주민 직 계 경우에 계

과 지 니100 70

지 단체가 청 에게 내에 지 경비14.

경우에 에 여 계 체결 후 계1 13②

상 청 내에 지 여 다 다만14 . ,

사 등 가 사 여 지 가 여 그 사

계 상 에게 통지 경우에 그러 지 니 다 개. < 2008.2.29>

개산97 ( ) 규 에 여 개산 지 경73

비 다 각 같다 개. < 2008.2.29>

여비업 진비특 동비 당경비1. · ·

비용2.

에 여 지 경비3.

담 보4. ·

그 에 경비5.

도 경비 지98 ( ) 규 에 여 도 경비 지74

다 각 같다 개. < 2006.6.30>

동1. · ·

지역2. 119 119

원 등 고등 에 각3. · · ·

도시철도 역과 도시철도 업사4.

5.

원지 리사6.

쓰 각 쓰 매립7.

말처리시 뇨처리시8.

지 단체 사9.

10. 119

그 에 원 내11. 3

도 경비 지99 ( ) 규 에 여 도 경비 지74

경비 다 각 같다 개. < 2008.2.29>

운 비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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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비2.

그 에 경비3.

지 과 납 겸 경우100 ( ) 단 규 에75

여 직 원 에 어 경리 과 상경비 납원1

겸 게 다.

보충 경비101 ( ) 단 규 에 보충 용도에 경비76

다 각 같다 개. < 2010.12.29>

공 원 보1.

공 원연 에 연 담2. 「 」

공 원 사망 여3.

공 원 공상 여4.

상 과 보상5.

든 결 보 상6. ·

7.

등 비용8.

규 에 여 지 에 쇄비9. ·

지 탁징10.

체납 처 비11.

감염병 검역비12.

비13.

보 료14.

공과15.

공 상에 동 차16.

보험료17.

장 과 가증권8

고업102 ( ) 지 단체 규 에 여77 1①

고 지 경우에 당 과 고업 에 여 ,

당 규 고 든 그·

사 신 에 라 실 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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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 에 고 지 과 차 고업77 3②

취 주민 용편 재 등 고 여,

다 개. < 2008.2.29>

고업103 ( ) 고업 취 지 단체①

승 얻어그 책 에 체신 새마 고, ,「 」 「 」

에 새마 고 신용 동 에 신용 동 상 에, ,「 」 「 」

상 여신 업 에 신용 드업 신용사업, 「 」

당 원 여 고업 취 게

다 개. < 2010.11.15>

지 단체 다고 경우에 고업 취②

에 여 당 지 단체 지 에 체신,「 」

새마 고 에 새마 고 신용 동 에 신용 동, , ,「 」 「 」

상 에 상 여신 업 에 신용 드업,「 」 「 」

신용사업 당 원 여 고업

취 게 도 다 개. < 2010.11.15>

통 납처리시 운103 2( ) 지 단체 지 그

납업 처리 고 주민 납 편 진 여 다

지 단체 께 다 각 어 에 당 체결 여

통 납처리시 운 다· .

당 지 단체 고 에 라 고업 취1. ( 103 1 2

포 다)

다 지 단체 고 에 라 고업 취2. ( 103 1 2

포 다)

거래 에 결 계시 운3. 2 6「 」

지에 규 에 지 그 납업 처4. 1 3

리 단체

본 신[ 2010.12.20]

등 고보104 ( ) 지 단체①

납원 그 별 여 고에 보 여 연,

도 그 과 지 연도에 다.

지 단체가 거 보 고 가 납사 규②

에 여 가 취 공 원 지 경우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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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원 취 고 규 에 여 고에 보 시 다 다만1 . ,

규 에 가 그러 지 니 다78 .

가 취 특105 ( ) 계 업 여 각 보 에 갈 여

가 에 여 규 에 고 고에 보 지 니104 2

다.

고에 검사106 ( ) 지 단체 규 에 여 연79 1

상 고 납상 과 검사 여 다.

장 채권과 채무9

채 리사107 ( ) 에 채 리에 사 라87 1 " "

지 단체 채 에 여 채 여 보 심내용 변경· ·

에 사 다 각 어 에 당 지 니 사 말 다.

규 에 여 징 사1. 62

규 에 여 체납처 집 가 사2.

채 에 사3.

보 에 사4.

채 리사108 ( ) 규 에 여 리 여 지87 3

단체 채 다 각 같다.

지 채1.

차2.

채 담3.

보 채 담4.

용109 ( ) 다 각 어 에 당 채 에 여 내110

지 규 용 지 니 다133 .

과태료 그 에 사 채1.

지 그 가산 체납처 에 채2.

채3.

지 단체 고에 에 채4.

상경비 납원 납원 탁 에 채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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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지 목 채6.

보 에 채7.

채 채8.

사공사 그 에 에 에 채9. ·

채 생 귀 보고110 ( ) 다 각 경우에 당 각 에 당

채 생 거 지 단체에 귀 었 지체 없 지 단체

에게 보고 여 다.

규 규 에 여 지 단체 채 생 거 채1. ·

지 단체에 귀 원 계 그 가 당

다만 채 생 귀 에 어 지 건 시 가 에. ,

건 취 거 도래 채 생 귀 말 다.

규 규 에 여 지 단체 여 지 원2. ·

가 당 지 원 결과 납 에 채 생 것

경우 에 규 규 에 여 지 단체3. 1 2 ·

여 계 가 당 계 에 여 채 생 거 지 단

체에 귀 것

내지 경우 에 납원 공 재산에 사4. 1 3

가 그 취 에 재산에 여 채 생 것

납 고지111 ( ) 지 단체 채 청 여 당①

채 지 납 고지 여 다15 .

규 에 납 고지 고 에 당 채1 ·②

그 내용 계 에 지 여 사 여 다.

규 신고납 에 채 에 여 용 지 니1 2③

다.

독112 ( ) 지 단체 채 에 여 그 가 111①

에 규 납 고지 지 납 고지 지 니 채 에(

여 말 다 경과 여도 지 니 경우에 독 여)

다 다만 규 에 여 연 경우 규. , 124 129

에 간 연 경우에 연 만료 후에 독 여

다.

규 에 독 납 경과 내에1 15②

고 독 에 납 독 라 다 독, ( " " ) 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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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여 다.

강 청113 ( ) 지 단체 경과 채 에 여 그

가 규 에 독 후 독 경과 여도112

지 니 경우에 다 각 에 라 당 여 다.

담보 채 보 보 채 포 다 같다 에 여 당1. ( . )

채 내용에 라 그 담보 처 경매 그 담보 사에 차,

보 에 청

집 원 채 에 여 강 집 청 차2.

에 당 지 니 채 에 여 차에3. 1 2

청

단114 ( ) 지 단체 채 에 여 단

사 가 생 에 지체 없 취 여 다 다만111 . ,

각 규 에 여 연 에 그러 지124 1

니 다.

채 신고115 ( ) 지 단체 채 에 여 다 각 사 가 생

것 경우에 규 규 에 여 지 단체가 채·

당 그 에 채 신고 에 시

여 다.

채 가 강 집1.

채 가 그 공과 에 여 체납처2.

채 재산에 여 경매 개시가3.

채 가 산 신고4.

채 재산에 여 담보 사에 차 개시가5.

채 산6.

채 에 여 상 개시가 경우에 상 승7.

내지 에 규 경우 에 채 재산에 청산 개시8. 4 7

그 보116 ( ) 지 단체 채 보 여①

에 규 계 에 라 채 에 여 담보 공· ·

보 보 가담보 공 보 변경 그,

여 다.

지 단체 채 보 여 에 가 가처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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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여 다.

지 단체 채 보 여 경우에 규·③

규 에 여 지 단체가 채 채 가 가지 리

에 채 에 갈 여 당 리 사에 여 다.

지 단체 채 에 여 채 가 당 지 단체④

것 경우 규 규 에 여 지 단체·

가 채 당 취 에 지체 없 그 취

원에 청 여 다.

지 단체 채 시 여 우 가 에 시⑤

단시키 여 재 상 청 등 여 다.

담보 보117 ( ) 지 단체 채 에 여 담보가 공 에 지

체 없 그 담보 에 여 등 등 그 에 에· 3

건 갖 어 다.

담보 거 건 등 보118 ( ) 지 단체 채 에 여 지

단체가 채 여 담보 채 에 리 여(

건 포 다 채 채 담보에 사 에)

그 건 량 리 주 비보 여 다· .

징 지119 ( ) 지 단체 독 여도 지 니①

채 지 징 지 체납처 에 여 징 채 다( )

다 각 어 에 당 고 시키 것 당 다고

에 담보 채 고 당 채 에 심에 사 ( 118

에 규 사 다 지 니 것 리 다) .

채 가 그 사업 단 여 래 그 사업 재개 가망 없고1.

재산 가 강 집 비용 과 지 니 것 경우

당 채 에 여 책 질 가 어 그 가 같( 3 2

사 에 지 니 경우 다)

채 재가 고 재산 가 강 집 비용2.

과 지 니 것 경우 사 경우

채 어 심에 비용에 미달 것 경우3.

지 단체 규 에 징 지 고 에1②

등에 뢰 여 당 채 재산 사 여 다 다만 그 채· . ,

만원 미만 경우에 그러 지 니 다10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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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단체 후 사 변경 등 여그1③

계 지 것 당 다고 경우에 그 지 여 다.

상계 등120 ( ) 지 단체 채 에 여 규 규·①

에 여 당 채 과 상계 거 에 충당 지 단체 채 가

것 에 시 당 채 취 지 원에 여 상계 충당

것 여 다.

지 원 그 지 에 채 에 여 그 에1②

규 규 에 여 당 채 상계 거 충당·

지 단체 채 것 에 지체 없 상계 충당 과 동시

에 지 단체 에게 보고 여 다.

에 보고121 ( ) 징 규 규 에 여 지 단, ·

체 여 채 각 어 에 당110

그 직 상 채 것 에 지체 없 지 단체

에게 보고 여 다.

채 것 보 리 경우122 ( ) 지 단체 에

재 채 다 각 어 에 당 경우에 당 채

가 것 보 리 고 에 그 사실 재 여 다.

당 채 에 여 시 가 경우1.

채 에 여 청산 차가 결 경우2.

채 가 사망 고 그 채 에 여 승 경우에 그 상 재산 가3.

강 집 비용 다 우 변 채 계 과 지 니

다고 경우

동 채 에 채 납 고지 납 에 비용4.

과 지 니 경우

123 ( ) 채 시 어 다.①

경우에 에 어 리 다고 에 다 에 특별1②

규 없 그 채 여 다.

연 특 등124 ( ) 지 단체 채 지 징 지(①

체납처 에 여 징 채 다 에 여 다 에 경)

우 에 다 각 어 에 당 에 여 그 연 특

처 연 특 라 다 다 경우 당 채( " " ) .



956❚ 타 법.Ⅲ

여 다.

채 가 에 가 운 상태에1.

채 가 당 채 시에 곤란 고 재 보 고2.

산 실 에 라 연 징 상 리 다고

채 가 재 그 사고 여 당 채 시에 곤란3.

여 연 득 다고

계 에 채 채 가 당 채 시에 곤란 고4.

진 내에 게 것 공 에 미 우 가 다고

상 당 득 에 채 채 가 당 채5.

시에 없 채 가 에 어 특 가 다고

지 단체 후에 어 도 규 에 연 특1②

다 다만 경우에 어 도 미 생 연체 지체에. , (

상 그 징 말 다 같다 에 채 징 여 다. ) .

지 단체 채 여 도 어 것에 여③

연 특 경우에 어 특 다고 에 당

후에 어 에 도 동시에 연 다.

채 가 내지 규 에 여 연 특 고1 3④

에 지 단체 에게 연 특 신청 여 다.

규 에 여 연 특 신청 지 단체4⑤

등에 뢰 여 당 채 재산 사 여 다 다만 그 채· . ,

만원 미만 경우에 그러 지 니 다10 .

연125 ( ) 지 단체 연 특 경우①

에 후에 연 특 경우에 당 연 특(

말 다 에 당 경우에 내) 5 ( 124 1 1 10 )

그 연 에 여 다 다만 다고 에. ,

연 특 다시 다.

규 에 여 연 특 다시 경우 연 에1②

에 당 경우에 과 없다10 ( 124 1 1 20 ) .

연 특 에126 ( ) 지 단체 채 에 여①

연 특 경우에 담보 공 게 고 여 다 다만. ,

에 당 경우에 담보 공 거 지124 1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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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 다.

규 에 여 연 특 채 에 연 특1②

재 규 에 시 다 개. <「 」

2010.11.15>

집 원 취득127 ( ) 지 단체 집 원 없 채 에 여①

규 에 여 연 특 에 다 각 어124

에 당 경우 고 집 원 취득 여 여

다.

당채 에 실 담보가 경우1.

채 가 집 원 취득 에 비용 담 없다고 경우2.

그 에 채 여 집 원 취득 사실상 실 없다고3.

경우

지 단체 규 에 집 원 취득 여1②

에 채 가 여 그 여 당 채 에게 통지 여

다.

연 특 에 건128 ( ) 지 단체 연 특

경우에 다 각 건 여 다.

당 채 보 상 에 채 보 에 여 그 업1.

산 상 에 여 질 거 그 건 사 거 보고·

료 게 것

다 각 목 어 에 당 에 당 채 에2.

여 그 연 단 게 것

가 채 가 지 단체에 게 그 재산에 여 닉 그 처. ·

거 그 우 가 다고

거짓 다 채 담.

다 당 채 여 연 경우에 채 가.

에 게 리

라 각 어 에 당 사 가 생. 115

마 채 가 건 그 에 당 연 특 건 지. 1

니

채 상태 그 사 변 그 연 에 것.

당 게 었다고



958❚ 타 법.Ⅲ

129 ( ) 지 단체 채 에 여 상 쟁 에 그

쟁 결 여 득 거 지 단체 당 채 징 상 리

다고 에 재 상 다.

130 ( ) 지 단체 채 가 거 에 가 운 상태에①

다 연 특 채 당 당 후(

에 연 특 경우에 연 특 경) 10

과 후에도 채 가 거 에 가 운 상태에 고 가망

없다고 경우에 당 채 과 에 연체

다.

지 단체 연 특 채 에 여 연납 ( 126②

규 에 말 다 같다 경우에 채 가 당 채. )

연납 다 에 상당 그 연 내에 납( )

에 연납 에 여 채 상태에 비 어 득 다고

경우에 여 그 에 상당 다.

채 가 규 에 여 채 고 에1 2③

지 단체 에게 채 신청 여 다.

규 에 여 채 신청 지 단체 등3④

에 뢰 여 당 채 재산 사 여 다 다만 그 채· . ,

만원 미만 경우에 그러 지 니 다10 .

연체 에 특131 ( ) 지 단체 내에 변 지 니①

채 채 다 에 연체 에 규 채(

다 만원 미만 에 연체 지 니 다) 1 .

다 각 채 에 여 원 에 상당 변 에 그②

지 연체 다.

지 단체가 시 에 징 업료 사 사용료1.

지 단체가 료시 에 징 든 비용2.

채 고 과실에 지 니 당 득3.

채 에 계 내용132 ( ) 규 규 에 여 지 단·

체 여 계 그 에 채 생에 여 계 담( "

당 라 다 당 채 내용 고 에 규" ) ·

사 고 채 감 연 에 사 에

여 니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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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 계133 ( ) 계 담당 채 생 원 계 에 어①

그 내용 고 경우에 계 생략 고

다 각 에 여 다.

채 가 지 채 지 니 에 연체1.

에 여 계산 지 단체에 납 게 것

여 게 어 채 채 가 에2.

게 리 에 당 채 에 여 단

게 것

담보 채 에 어 담보 가 감 거 보 당 게 사3.

생 에 채 지 단체 에 라 담보 가 공 보,

변경 담보 변경 것

당 채 보 상 가 에 채 보 에 여 그 업4.

산상 에 질 거 그 에 건 사 거 보고·

료 도 것

채 가 내지 에 규 사 에 지 니 에 당 채5. 1 4

에 여 단 게 것

용도가 특 채 에 어 각 에 다 각 에 여도1②

여 다.

채 가 내에 목 에 사용 지 니 경우 채1.

에 것

채 가 계 에 내용 실 게 지 니 경우 채2.

에 것

장 회계 계공무원10

재 통 지134 ( ) 규 에 통 지 지90 2①

단체 통 지 다 각 사 담당 다, .

규 에 재 보고1. 53 1

별 지 원 납원 지 뢰 에 통 계 체 그2.

통 리 운용에 사

지 단체 통 지 규 에 계공 원 어91②

에 당 공 원과 겸직 게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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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에 재 통 지 에 사 다 개. <③

2008.2.29>

지 단체 계 가공 원에 취135 ( ) 지 단체 당

지 단체 에 사 가공· ,

원 여 취 게 다.

결 보 지136 ( ) 지 원 상경비 납원 납원①

망실 당 연도 내에 가망 없·

에 지 단체 에게 결 보 여 다.

지 단체 경우 결 보 가 다고1②

에 지 원에게 결 보 지 게 여 다.

납원 망실보고137 ( ) 납원과 그 리 가 그 보 에

망실 거 훼 에 지체 없 지 원 리

거쳐 지 단체 에게 보고 여 다.

계 계공 원 재 보138 ( ) 규 에 계 계공95 2

원 재 보 공 가 도 천만원 상 에 계 직책1 ·

등 감 여 그 지 단체 다 개. < 2007.4.5>

납원 등 검사139 ( ) 지 단체 매 계연도말 납원

동 에 검사원 여 당 납원 보 용·

검사 게 여 다.

장 보11

징 등 비140 ( ) 규 에 여 징 경리 지 원96 ·①

징 지 원 지 각각 비 고 계사 여 다· , .

납원 납 납 비 고 납상,②

여 다.

고가 비141 ( ) 규 에 여 고 다 각96①

비 고 지 단체 여 취 납 가,

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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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에1. ·

지 납에2.

지 채 과 상 에3.

규 에 여 납에4. 72 3

가 에5.

고 고업 에 빙 계연도 경과 후 간 보 여5②

다.

계산142 ( ) 지 원 지 에 여 지 계산①

여 지 단체 에게 여 다.

상경비 납원 납원 납에 여 납계②

산 여 지 원 거쳐 지 단체 에게 여 다.

고 계 등143 ( ) 고 납에 계 월계 그 에·

보고 지 단체 에게 여 다.

재 계에 사144 ( ) 에 사 에 지①

단체 산결산 지 그 재 계에 여 그 통 운용· · ·

여 경우에 가 산 계 계 등 참 여 그

다 개. < 2007.6.28, 2008.2.29>

에 고 지 단체 업 진비 집 에 사1②

다 신. < 2007.6.28, 2008.2.29>

지 단체 규145 ( ) 에 재 계

에 사 내에 지 단체 규

다 개. < 2008.2.29>

본 신[ 2007.4.5]

< 23573 , 2012.1.31>

월 시 다2012 2 5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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